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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刊>](科01153 偶判 >A)(])

가 . 역사적 전개과정

( l )

o 1 345년 독일함복후 런 던 협 약( 
'

44 . I l )어] 따라 미 . 영 . 불 . 소
t

4 대 전승국 사령관으로 구성 된 독일,접 령 r 공동관리 위 윈최 J

( l(Ontrol l ra t )를 설치 하고 , 독일 영토를 분할점 령 동치 하되 ,

베를린은 공동관리 하에 둘것을 결정합 .

o r 관 위 윈최 J 의 且든 정 책 결정各 4 대국의 공동 합의 하에

이 루 어져 야 그 효 력'을 발하도록 되 어있었으나 , 서로 
'

상이한

정> 적 이 해를 갖고 있 던 소 련과 3개 서방연합국간의 의 견차이

및 이 에 따른 냉 전의 시 각으로 서로 상이 한 정치 . 경 제 . 사최

체제가 분할경계선을 중성으로 확립되 어 갔옴 .

o 1 328 년 2월 서독지 역 을 분합 컵 령하고 있 던 미 . 영 . 불 3국은

정치 적 · 경 제적 통합에 합의 하였으나 , 동년 3월 소 련 이 r 3국

관할지 역 통합J 에 반발 r 관리 위원최 J 에서 일 방적으로 달되하고 ,

4

베를린 봉 를 감행함으로써 연합국의 합의 에 의한 통일 독일

국가건설이 좌절되고 , 서독( 
'

43 . 5 . 23 ) , 동독 ( 
'

43 . 1 3 
.

7 ) 으로

분단됨 .

'

( 2 )

0 서독은 기 본법 전문에 명시 된 
" 

전독일 국민의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릍 통해 독일 의 동일 과 자유를 성 취 해 야 한다 
"

는 몽일 의무

조항과 뉴욕 서 방 3개국 외 상최 담( 
'

58 . 3 ) 겯 정사항에 따라

- 2F-



t

통일 시 까지 서독의 독일 전체 에 대한 유 일 대표권 ( y11einvertre-

tun gsanspruc h )을 주장함 .

o Adenauer 정 부는 독일 의 경 제부흥과 피 접 령 상태 에서의 주권

최복을 위 해 적극적 인 친 서방정 책 (West i n tegrat i on )울 펼친 바 ,

독일 조 약( 
'

52 . 5 )으로 서방 3개국으로 부터 주권을 최복하고 ,

파리 조 약( 
'

54 . I R )으로 NATO 및 WEU에 가입 합 .

t

o 친 서방정 책으로 안보분제를 해 결한후 서독은 대동구 
" 

힙 의 우위

정 책 
"

올 펼치 면서 管슈타인 원칙 에 의 거 동독의 외교적 고 립

정 책을 후진 하고 , 철저한 반공정 책읕 추진합 ( 
'

56 공산당 불법촤 )

o 통일 정 책 에 있 어서는 서독에 의한 동독병합 조 건으로 동독의

민족사 정통성을 부인 하변서 , 자유 . 비 밀 투표에 의한

" 

연합국과 유엔 강서 하의 전독 총선 거 
'

실 시 를 주장하였으나 ,

인구면 에서 동독보다 서독이 월등함을 감안할때 이 미 국가를

수唱 한 동독이 이 러한 안을 수락하지 않읕겆 이 자명 하고 또한

한국전·쟁 이 후 격촤되 기 시 작한 넹 전과 이 에 따른 군비 증강이

한챵이 던 당시 국제질 서룔 감안하여 보 면 , 양독간에 결코

현실 성 있는 합의 를 도 출해 낼수 없었읍 .

o 한면 동독은 소 련 접 령 기 간동안 소 련체제骨 모 델로 사최구조룔 전면

개 편한뒤 
"

사회 주의 건 설 
" 

을 위 해 총력읕 기 울이 는 한편 , 서독의

NATO 가입 ( 
'

55 )까지 서독의 서구편 입 과 재무강을 방지 하기 위 해

스 탑린의 통일 독 일 의 중립 촤 제 안을 지지 하며 외교적 공세-趾 펼침 .

그 러 나 이-때까지 동독은 내부적 인 사회주의 건설울 추진 하면서도

외 형 적으로는 사회주의 하의 독일 몽일 이 란 목표를 포기 하지 21고

- 2S-



"

전독일 인을 협상테이블로"(Deutsche an e i n en Ti sc h ) 라는 %7r호

� 

아래 인주세력의 통일 전선 형성을 통한 전독일 최의 개최를 주장함 .

o 양독이 각각 서로다른 군사동맹체에 가입 하고 ( 
'

5S 년 서독의

NATO 가입 , 동독의 바르샤바 군사동맹 가입 ) 냉전이 격화되자 ,

동독은 서독과의 정통성 경쟁을 의식 독일 내의 사회주의 건설의

업적 ( Errun en sc haft )읕 계속 홍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 서독과

소 련간의 외고판계가 재개된후( 
'

55 . 3 )에는 계급투쟁적 인 관정 에서

현상변경을 통한 통일 달성 목표를 싣 제적으로 포 기 하고 , 1 856년

공석 적으로 당분간 공존을 지 향하는 
"

국가연합안"(l(Onfo에era-

t ions p ] an %을 제안하게 튐 .

J

o
'

e8년 이 수 동독지 역 에로의 통행이 접 정 어 려워지 고 ,

'

52 년부터는

동독측 경계선 부근애 지뢰 및 통앵금지 설치물올 가설 하기

시작함에 따라 58년 대 초까지 안 해도 가능雙 던 개인 여 앵 , 스포츠 ,

문화분야에 서 접촉이 단절되기 시 작하자 , 52년 대 말부티 
' 

정치 적

자유와 경제적 인 생활향상을 꾀 하기 위한 동독주민의 대달출

소동(매 년 14 만-33만 )이 일 어나게 唱 .

0 이 에 대 처 
'

, 등독정부는 체제의 존속을 위 해 베르린 장벽을 설치

( 
'

E l .
8 )하고 동독의 국가적 안정읕 위 해 총력을 기울입 에 따라 ,

독일 의 분단온 이 제 장기 간 지 속唱 것 이 명확해械고 , 
. 서독

x

정부로서는 아데나워의 
" 

힘 에 의한 강경 책 
" 

만으로서는 디이 상

분단고통을 완화할 수 없옴읕 인식 하고 , 국가간 접촉읕 롱해

등독01] V고2는 주민A 고 통을 14%A] y] 는 항향으로 7일 t %을

수정 하게 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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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o
'

63 년 원자무기싣 업 금지 조 약이 서명뒵 에 따라 국제 적 긴장

완화 움직 임 이 감도는 가운데 , 서독온 경제력을 바탕으로

등독을 재외한 대동구 접근정 책읕 추진하게 뒵 ,

o 내독관계에서는 제한된 법위 이 지 만 
TI

작은겉음정 책 
14

( Pol i t i k

der kieinen Schri t t e )의 첫 곁실 로 서 동 . 서 베를린 간에

몽과사증협 겅 ( Passi er sc hei n a bkontmen 
,

w

63 . 1 2 )이 맺 어지 2 ,

신문의 교 환( 
'

64 )이 이 平어지 게 윕 .

o 한편 동독 사회통일 당(동독공산당 , SED)과 서독사민 당은 상호

강연자 교 환초청 ( Itedneraustaukch) 에 합의 蠻으나 , SED는 내부적

동요를 우 러하여 마지 막 단계에서 협상이 결 렬되는 등 판계

개선 에의 움긱 임온 있었으나 동독의 독자국가성 인 정요구와

서독의 철저한 붙인 정 정 책 이 상호 충돌되 어 내독관계는

급진 전을 기 대할 수는 없 었욤 .

( 4)

0 Brandt는 대연정기 간( 
'

66- 
'

BS ) 외상으로서 Egon Bahr의

"

접촉을 통한 변화"(Walldel durch Annaeherun 이 정 책을 통해

적극걱인 등방정 책을 추진 하여 , 대동구 판게개선과 평화공존을

모식하는 한편 , 국제 긴장완촤 추세에 어읏나는 무리 한 독일

재몽일 주장은 오히 려 독일 민족 자결권의 재량범위를 숙1시 킬

JP- 려가 있으므로 유 럽의 평화와 안전보장하에 독일분단이 극복

唱 수 있다는 인식 하에 ,

'+

1민족2국가온·1에 입 각 , 동 . 서독간 관게

정상화 및 자유왕래 . 공동번 영을 봉해 민족동질 성을 유지 해나감

으로써 봉일 국가를 이 윽-해 나가겠다는 단게적 통일 정 책 추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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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363 . ] P . 26 서독의 브란트 수상이 취 임 연 설을 통해 동독이

" 또하나의 국가"임을 인 정 하몄서 
"

등 · 서독간 폭력 앵사와

무력 포기 협정 
" 

체결을 비 롯한 제반협 력관계를 유도하기 위 해

"

동 · 서독 정부간 최 담"을 제의한데 대 해 63 . 1 2 
. 1 7 서독의

]J] bricht 국가평의회 의강이 서독의 하이 네만 대통령 에게

보 내는 서한올 동해 ,

"

국제법상의 일 반원칙 에 입 각한 선린 관계 
"

수립 읕 위 해 
"

동 · 서독 수삼최당"을 
' 

제의한 결과 
"

수상최 담 
" 

올

위 한 예비 최 담 
" 

개최 에 합의함 .

o 78 . 3 . 2- 3 . 1 2간 동독에서 열린 에비최담에서 공동성병욜 발표한

후 ,
Brandt

'

와 Sto p h 수상간에 2차례의 정상회 담이 옅리 게 윕 .

J 4

두차례의 정상최담이 
"

동독의 국제법상 승인 
"

문제로 곁렬되자 ,

r

시 각읕 동 · 서유럽의 촤해로 돌 려 ,

"

모스크바조약"( 7C 
. 8 . 1 2 ) ,

4-

‥

독 . 骨 정상촤조약‥(78. 1 2 . 7 ) 읗올 체 결하면서 주변 여 건을 조 성 ,

결국 72 년 등 · 서독간의 
" 

기 본조 악" 체 곁에 성공함 .

w 기 본조약 체 결 이 있기 까지 겅상최 담 2회 , 장차판최 담 78 여최 ,

실 국장회 담 286여회 등 2년간 무러 278 여최 최 담 개최

o 동방정 책의 등장배 경

- sa 년 대초 이 후 나타나기 시 작한 동서진 영간의 긴 장완화

추세와 다극촤 현삼 , 이 에 따른 소 련 및 동독의 대서독

인식 변촤

- 미 . 소등 주변 강대국들이 독일의 재통일 을 바라지 않으며

전7질 서 에 대한 현상유지 를 2수하 려 한다는 현실 적 판단

- 서유럽 제국과의 결속과 
" 

사최시장경 제 
"

로 인한 경 제성장을

배 경 으로 서독이 국력 면 에서 동독보다 월등하다는 자신 감

- 회-



- 독일의 재통일 이 가까운 장래에 불가능하더라도 양독간의
고

접촉부쟤는 오히 려 긴장을 촉진 하고 분단을 고 착촤시 킬

것 이므로 , 인도적 차인에서 양독봔계가 개선되 어 야 한다는

국민 여망 고조

0 동방정 책의 주요내용

- 독일 민 족 상호간의 엽 력관계 발전 도모

, . 동독에 대한 국 내 법 적 승인 및
'

국제법 상으로는 상호

민족 내부적 뜩수관계 수립

. 할슈타인월칙 의 완전 폐기

. 양독간의 경제 . 문화부문 상호협 력

· 상호 불가침 조 약 체 결 제의

- 유럽의 평 화공존과 연상유지 노 력 (유럽 평촤 - 통독 )

. 독일 에 대한 4 대국의 권리 및 의무 존중

. 소 련 및 폴란드와 무력 앵사 포기 협상 의사표명

· 핵 확산금지 조 약 서 명

. 폴란드와 Oder-Ne i s s e 국 경 뎔상 제의

. 헝가리 및 체코와의 관계 개선 의사 표 명

o 동방정 책의 겉과

-. 2최 에 걸친 양독 정 상회 담 ( 
'

7 2 . 3월 , 5월 )

- 독 . 소 붙가칩 조 약 체 결 ( 
'

7 2 . 8 )

- 昏란드( 
'

7 0 . 1 2 ) 및 체코 ( 
'

7 3 )와 관계정상촤조약 체 곁

- 동서독 기 본조약( 
'

7 2 
, 1 2 ) 및 교통조약( '

7 2 . 5 ) 체 결

- 유엔 동시 가업 ( 
'

73 . 3 ) 및 상주대표부 설치 ( 
'

74 
. 3 )

- 구주안보협 력회의 ( CSCE ) 과정 및 델싱 키 선 언 적극 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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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 · 서독 기본조약의 내용

- 성 격 : 내독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 

최소한의 원칙 
" 

만 규정

- 주요골자(전문 및 1 8개항 )

· 양국온 등등자격 윈칙 하에 정상적 인 우호선린봔계 밭전

· 모든 국가의 주省 , 독립 , 자주성 , 국경선 . 자결권등

유엔언장에 명시묀 목적과 원칙 인 정

· 분쟁의 평화적 해 걸과 무력 에 의한 위협 · 무력 앵사 포기

· 양국의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의 국제적 대표권엥사 붙가

· 구주제국간의 평촤적 관계증진과 안전 에 기 여

· 실질 적 · 인도적문제 , 즉 경제 , 학술 , 기술 , 교 통 , 우편 ,

T

통신 , 보 건 , 문촤 , 체육 , 환경 등의 제 반 추속 엿정 체 결

o 한편 동독온 이 러한 동방정 첵 추진 에 대해 기본조약 체 결읕 등독

국가승인의 중요한 게기 로 管용하여 외교적 인 공세를 취 하는 한편 ,

동독국가 존재의 이 데올로기 적 , 정치 적 정통성 획 득을 위해 기존

민족국가 개 념을 수정 하어 
'

7 ] 년 SED 8차 전당대회 이 후 부티는

서독의 브르조 아적 민족 (Suerpr1 iche Nat ion ) 개념과 구볕되는

사회주의 적 관점 에서 사회주의적 민족( So2 i a 1 i s t i sc he Nat ion )

개 녑을 세見 규정 하 까지 管 . 결국 )] 본是약온 민족개 애

대한 상이한 입강차이 가 존재하여 각 조 항에 대한 상이한 해석상의

여지 를 남긴 채 양측이 타협 하게 되 었옴 .

( 5 ) 부 0 고 
罷 星 지 2 金0 트 . 코 A ( 

'

74- 
'

訪 )

0 브 란트 이 후 Schmi dt 정부는 동방정 책읕 계숭하여 서방측 뿐만

아니 라 동구제국과의 고 류증진 에도 노 력 하는 한편 , 디 나아가

동 . 서 양진 영 화해의 조정자로서 고 량역할(9rueckenrolle)을

수앵하며 등독과는 각 분하에 겉쳐 기 본조약의 후속협 약을

체 결하게 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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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78년 대 말부터 국제정세는 소 련의 아프칸 칩 공 , 폴란드사태 ,

소 련의 21$세개 개입 및 무력중강 , 이 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 처 ,

NATO의 유렵 에 중거릭미사일 배치 결정 등으로 동 · 서간에

신 냄전이 시작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 유럽의 긴장완화와 평화

유지를 위한 서독의 외교노력과 몽 · 서독 정상회 담 ( 
'

8 1 . 1 2 ,

슈미 트 , 호내커 방문 )을 통해 양독국가는 외고적 인 영 역 에서

재량귄을 확보하고 교류협 력을 꾸준히 진 전시 킬 수 있었옴 .

o
'

82 슈미트을 이 어 수상이된 기 민 당의 콜온 아데나워의 친 서방

정 책과 그 간 사민당/자민 당 연점의 동구권 및 동독과의 교류협 력

정 쟬을 거1승 · 밭전시 키 는 한편 ,

"

85 . 3 소 련 에서 고르바쵸프가

등장하어 개방 · 개혁정 책울 추진합에 따라 管게된 동 · 서간

신 대망트 시 대를 최 대한 활용아여 경 제 력을 바탕으로 대동독

교류중진 및 개방유도를 위해 노 력한 결과 , 동독 국가훤수

호내 커가 국빈자격으로 서독을 방문 동 . 서독 정상회 답( 
'

37 . I l )을

개최하고 
'

8$ 에는 고르바쵸프가 서독을 방문하여 제 2차 세게대전의

종지부를 찍고 상호협 력하는데 등의하여 유럽 내 평촤의 정착과

더욱 진전된 양독간 관개개선 여건을 조성합 .

나 . 각 분야별 동 · 서독 고류엽 력 현황

( l )

o 정치 걱 인 변혁에도 불구 경 제분야에서는 꾸준히 관계가 지 속되 어

왔는바 . 이 미 
'

46 
. l .

8부터 소 련군정 청 명 령 5호로 서 방 3개국

점 령지 역과의 무역 이 허용되 었옴 . 시3 . l a 체 결퇸 지 역간 무역

협 정 (프랑크平르트 엽 정 ) 및 
'

5 1 . s 에 체 결되고 
'

6S , s 새로이 수정묀
갈

"

버1를린헙d ' 

이 양독무역의 법 적 근
i

거가 뫼고 있는데 기 본조약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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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의 추가의 정 서 에서도 양측이 이 베를린 협 정 에 기 초하 어 내독간

무역을 발전시 키는데 합의 하고 있옴 .

o 서독은 경 제성 소 속의 상공신 탁청 ( Treuhandstel l e fuer Industri e

un d Handel , TSl )의 대표자가 2주만에 한번씩 동독 국제무역성

(blin i s t er i um fuer Aussenhandel , MAH) 대표롤 만나 무역과 관련된

현 안을 논의 하고 , 추가협 정 을 체 결해오고 있음 .

o
'

03 부 는 불품의 구 과 반출
.

서 개별품목에 한 허가가
.

폐지 되고 , 몇가지 품목 ( Coco10- l i s t 에의한 대공산귄 수출 급지

품목 )을 제외 하고는 무역 이 자유촤되 어 있음 .

o 양독간 무역온 r 단일 경 제단위 원칙 J 하에 r 내부거 래 J 로 간주

무'환세등 특혜를 부 여하고 있으며 , 결제는 양독 중앙온앵간에

청산계정을 설정 하여 이 루어지고 있는데 , 그 청산단위 VE

( Verrechrlun s e i n hei ten )는 서독의 마르크화를 동독의 마르크촤와

청산시 에 한해서만 l : ]로 취급하는 득수한 단%] 입 . 내독무역은

· 주로 안정 적 인 서독 시장가격을 기 준하여 이 루어械으므로 서독

마르크촤가 가치 기 준이 되 었옴 .

o 년간 총 고 역 량은 
'

sa 년 대 평균 1 52억 V8 수준으로 서독온 동독의

. 소 련 다음가는 제 2의 무역상대국이 며 , 등독온 서독의 제 IS 위

무역상대북임 .

무 역 연 촹>

(단위 : 억 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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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득히 서독온 동독에 대한 간접 적 경 제지 원을 위 해 당좌대칠과

같온 무이자 무역신용( Swi n : 일 정한도내에서 상품의 외상

구입 )을 공여하고 있음 .

<최근 수년간 무역신용 한도액 >

( 단위 : 백만 VE )

o
·

83 . 6011는 서독의 온행 연합 ( Bankenkonsortiuln)과 동독의 국제
a

무역은(g(DABA)간에 상업 베 이 스 로 조 건 없 이 I P억 m/니 연금차관

제공에 합의 하2 , 서독정부는 은앵차판의 정부보증을 해주었으며

'

84 .
7얘는 9억 5천만 mI 을 추가 제공蠻옴 .

o 내독간 무역에 대한 양독의 입 장

- 서독의 입 장

. 내독간 무역온 통일 정 책의 수단으로서 정치 적 인 의미 를

내포하고 있 었음

. 특히 5 S년 대 냉 전 기 간동안 서방측은 금수조치 ( Embar o -

Pol i t i k) 를 통해 동구를 봉쇄하였는바 , 서독은 동독에

대한 네독간 무역을 특수관게하의 내부교역으로 간주

등독주민의 생촬향상과 양독 주민 骨갼의 접 촉선유지 라는

측면 에서 유지 하 여 왔옴 .

. 윽히 베를린 에의 자유로운 통로확보를 위 해 지 렛 대로 내독간

무역을 활용해 왔음 . 이 후 데땅트 시 기 에도 내독교역온

겅치 적 언 긴장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옴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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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T와 EC에 가입 할때도 득별규정울 신 설하여 내독간

부역 이 변동없이 지속되고 , 동독이 특수한 판게릍 인 정

받아 서독과 똑같온 권리 를 누럴 수 있도록 배 려하였옴 .

- 동독의 입장

· 동독은 내독간 무역을 순전히 경제적 펄요에 의 해 지 속시 켜

왔옴 . 동독온 서독에의 경제종속을 우 려 내독간 고 역을

중단하려 했 었으나 최 대 무

'

역상대국인 소 련 이 긴 급하

꼭 펄 요한 제풍을 제때 에 공급해주지 못함으로써 결국

내독간 교 역 에 의존하게 모 .

- 동 은 늘 내독간 교 역의 득수관계성을 부인 하고 서독의

동방정 책 에 대하 여 체제수호를 위 해 제한정 책 ( ltbgrenzungs-

po l i t i k)으로 맞섰지 만 , 사최주의 건설에 필 요한 경제적

충족의 욕구때문에 , 득수관계로부터 오는 혜 택을 마약과

같이 거절하지 못하고 늘 이 중적 태도를 견지 해 왔음 .

( 2 )

'

o 양독간에 이주자 및 여 행자가 늘 어남에 따라 비 상업목적으로

돈을 송금.하게 되는 사레가 발생 하였는바 . 이 에 따른 상호지 불을

위 해 양측온 
'

74 
. 4 상대 편 지 역 에 오직 제한된 목적으로만

구좌가 사용되는 폐쇄구좌( Sperr konto) 를 설정 하 여 . 미 성 년자
m

혹은 이흔자에게 생계비지급 , 손해배상지급 , 연금 및 사회보장

지 불거 래가 가능토록 규정하는 협정을 뱃게됨 .

o 양측의 신 청 인들은 폐쇄구좌로부티 지 불되는 수표를 받게되고 ,

양독정부는 각각 신 청 액과 지 불액을 상호정산하게 되는데 ,

'

7 9부 티 분기 볕 신 청한도액을 1인 당 6800M까지 허용하였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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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독의 친지 에게 선묠을 보 낼 경우는

- 직 접 소포수편 에 의한 방법

- 선불응역 대앵회사(Cenex)를 통하는 방법

- 동독주민 이 Intersho p ( 등득 외 국인 전용 면세상접 )에서

물건으로 바꿀수 있도록 수표(Foruln-Schek)릍 보 내늠 ·방법

( lit0rum-Scheck 는 오직 
'

S8 년 에 신 설핀 선骨용역최 사인

1riter-0eschenkdi e n s t 를 통해서만 발앵되고 지 불이 됨 )

등이 있음 .

o 등독 여행시 물품의 슈대는 등독정부가 체제의 혼란욜 F- 려

테이 프 , 출관물 , 약품등을 아주 업 격 하게 제한하여 오다가

호 네 커외 서독방문이 후 규 제가 완화되 었음 .

( 3 )

o 동독온 
'

43 서베를린 으 로 부터 다른동독지 역으로 직 접 연 결되는

최 선읕 모두 단정시 킴 으로해서 , 서 베릍린과 서독간 , 서독과

동독지 역과의 전화통촤는 프 랑크푸르트와 포츠답 및 라이프찌 히 에

있는 강거리 통신 전화교환소를 통해서만 가능蠻음 .

0 우편외 경우는 베를린 의 연합국 우편불 취급소릍 통해 가능

앴으나 ,

'

54 동독정 부가 서독과 서방세계와의 우편불 취급

규정을 강화하여 통제를 가함으로써 , 우편물이 반 려되 거Ci-

전달이 안되는 사례가 빈 번 하게 발생함 .

0 서독 체신 청 이 
'

67 부터 
'

73 까지 매 년 전화 및 우편사용료로

3 천만 0111씩 을 총액 ( Fauschal ) 지불하고 난다옴부티 양베룔린 간의

회선이 회복되고 , 우편과 전촤소통'이 용이 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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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기 간의 협 상이 난항을 거듭한 끝에 기 본조약 7조 에 따라

'

76 
.
7 우편과 전촤이 용 분야에서 협 력 에 관한 협 약이 맺 어지 게

되는데 , 이 협 약에 의 하면 요금산정시 외 국과의 통촤나 우편

요금으로 간주하지 않는것으로 되 어 있옴 .

o
'

S8 년올 기 준으로 서독에서 동독과 등베릍린 으로 3 천 3백 49만

통화가 이 루 어械는데 , 그 중 서 베를린 에서 동독으로 이 루 어진

통와중 2%, 기 타 서독지 역 에서 동독으로 이 루 어진 몽촤중 5%가

아직도 수동 교 촨방식으로 이 루 어械음 . 우편온 서독에서

동독으로 8천만통의 편지 와 2천 5백개의 소 포 가 전 달되고 ,

동독에 서 서독으로는 1억 1천 5 백만통의 편지 와 1천 1백만개의

소포 가 전달되 었음 .
.

0 호 네 커 방문이 후 동득정부는 규정위 반으로 반 려되 는 우 편의

건수릍 반으로 骨이 겠다고 약속앴으나 서독으로부티 동독지 역

으로의 처방전 이 없는 의 약폭과 반.입 규정 에 위 반되 는 인 쇄물의

송부에 여전히 제한조치 를 가해 반려 건수는 줄지 않았음 .

( 4 )

o 동독은 동 . 서독간의 각 롱과지 점읕 점차 폐쇄시 키 고 , 국경욜

강화雙으나 , 서독정부의 노 력으로 
'

7 1 시 작된 교 통 , 통앵문제에

관한 정부간 공식 협상을 거 쳐 
'

72 . l a 양독간 몽행협정 ( Verkehrsver-

tra g )이 체 결되자 제한조치 가 완촤되 기 시 작앴옴 .

o 양독은 이 분야에서 상호이 견을 조 정하기 위 T 동 엽 약에 따라

통앵위윈최 ( yerkehrskommi ss ion )와 통과여앵위원회 ( Transi t-

kcmmi ss i on )를 설치 , 매 년 3- 6최의 회의를 개최 하 여 양독간

도로 . 교 통 및 제 3국으로의 여 객 또는 물자 통과에 따른 제반

문제점읕 토 의 하고 이 견을 조 정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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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독간에 공식 허용핀 몽과지 접은 I S개의 도로 , 8개의 철도 ,

2개의 수상로 , a개의 항공로 등 23 개가 있음 .

0 서독온 동독의 검문소에서의 행정 절차와 도로상의 규제暑

완촤시 키고 , 통행의 자유를 조븜이 라도 확보하기 우1 해 매 년

막대한 돈을 지불하였는바 , 동독지 역 통과비 용으로 
'

72- 
'

83

사이 에 총78억 OWl을 지 불雙고 ,

'

83년 부티는 도로사용료骨

덧骨어 총 5억 매1을 지 불하였음 . 이 지 불금은 동독정부의

외환부족문제 해 결에 커다란 기 여骨 한것으로 나타나 있음 .

( 5 )

0 서독에서 동독요로 여 앵 · 방문

- 분管긱 후 동독지 역 에 친 척 이 있는경우 동독방문이 규정상

제한핀 법위 ( 1년 에 4주동안만 )에 서나마 가능앴으나 ,

' 52부터

실 제적으로 , 그 리 고 
'

6 1 베를린장벽 설치 이 후 부티는 상업

목적 이 외의 여 앵 및 방문이 불가능해械옴 .

- 동독겅부는 인 적왕래룔 규제하기 우]해 
' S4부터 의무적으로

어11자들에게 하루 5 m/니 돈을 교 란하 여 사용케 하고(계속

인상되 어 
'

8R 부터는 25 미1으 로 인상 ) ,

'

66 부티는 여권 빛

체류허가 취득의 의무룔 부과하게 묍 .

-

T 

鬪 동 . 서베를틴 간에 통과사증 협 약이 맺 어진 이 후 접 안의

급한 경조사에 한하 여 방문이 허용되고 ,

'

7 2 통 엽 정 이

릴 어진 이 후 방문의 규 제 가 현 저히 완화되 기 시 작하 여

친 척. 뿐만아니 라 친구를 방문할 수 있게 되 었고 , 1년 에

여 러번 45 일의 , 법위 내 에서 허용뫼고 , 체류허가도 전 동독

지 역에 유호하도록까지 되 었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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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앵의 경우는 
'

68 년 대는 특정지 역만 허용했으나 통앵엽 정

이수 동 · 서독의 여행사들이 제반 수속업무릍 대 앵하면서

여 사가 제공하는 여 앵코스 지 역 에 한하 여 체류허가를

받는 조 건으로 여 앵이 대폭 허용되 었음 .

- 방문 및 여행자 수는 
'

88년 대 후반에 단체 여앵 , 수학여*a

등으로 급격 히 늘어나 약 6- 7백만에 이르렀음 .

0 동독에 서 서독으로 여 앵 · 방문

-

'

46 년 이 후 여권소지를 의무촤하여 베릍린 을 제외한 다른

서독지 역으로 여 앵 · 방문을 엄 격하게 제한하 여 오다가

서 베릍省으로 이주자가 늘 어나기 시쟉하자 ,

'

57 이 후는

ti년 (2등%Tg ,
r11학Ag 

, w소M 연 ·d 조 직 $ )층d s w을
'

금지 시 키 고 베를린장벽 설치 이 후는 상업목적과 공무에

한하여 여 행을 허가합 .

-

t

삐 이 후부터 연로한 연금생활자 ,

'

7 2 통행협 정 이 후에 야
A

긴 급한 집 안 경조사가 앴는경우 친 척 방문을 접차 해당친 척

범위를 늘여가며 방문을 허용하였고 ,

' 84년 이T-에는 친구를
4

방문할 수 있게 되 었음 .

- 방문 및 여 행자 수는 
'

86 년 대 여 얠 객의 증가로 대폭늘어나

'

85 년 에 2백만-2백 5십 만에 닿하였옴 .

( 6 )

o 베롤린강벽 설처 이 후 서로 멀 어져 살게된 이 산가족들의 상봉은

인도적 인 견지 에서 꾸준히 서독정부의 노 력으로 추진 되 었는데 ,

'

62 . 7 처음 합법 이 주가 시 작된 이 래 매 년 평균 1만명 정도가

서독으로 허용되 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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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흑히 
'

72 기 븐조약에서 가족상봉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 력한다는

규정과 동독이 구주안보협 력회의의 省싱 키 선 언 에 서명한 이 후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의식 , 이주신 청자에 대해서

노골적 인 탄압욜 하지는 못하였음 .

- 최근 등득인 외 대서독 합법 이 주 현황을 보면
.

0 정치 범 인도

-

'

94년 78 명의 동독내 겅치 법 (주로 체제저항 세 력으로 중형을

밭고 있 던 사랍 )이 처음 서독으로 인도된 이 래 
'

88 년까지

약 a 만3천명의 정치 범 이 서독측에 인도되 었各 .

- 불온 서독측온 막대한 댓가률 지불蠻는데 직 접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 고 , 동독내 부족한 현骨(열대과일 등 )을 공여하는

형식 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옴 .

- 서독에서는 내독관게성의 차판(Staat se kretaer ) 이 이 업무를

전담였으며 동독의 변호사와 접촉창구를 만들어 , 인도자 명단을

서독측에서 제시 하면 동독측에서 인도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을

취 蠻음 .

- 양측이 이 러한 정치 범 인 도 에 합의한 등기 는 서독측으로서는

물질 적 인 대가를 지 불하고서라도 인도적인 견지 에서 분단으로

고통을 려고있는 인 간올 도와야 된 다는 입 장이 였고 , 등독측

으로서는 체제유지 에 부담이되는 인불들욜 추방합으로 체제를

디욱 공고히 管 수 있었고 또한 서독측이 지 불한 대가는 이 제까지

동독에서 고급인'력을 양성 하기 위해 (주로 정치 법들온 지식 인들이

많았음 ) 국가가 후자한 비 용에 대한 뎃가로서 당연히 보상받아얘

한다는 입 장을 취 蠻기 때문 이 였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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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브스 느프료

o 미 래 국가운영의 주역으로서 청소년의 교류는 분管의 고 착화릍

방지 하기 위 해 큰 의미를 갖는바 , 동독의 집 권층은 절온층의

사상오엽올 우 려 58 년 대 중반부티 접촉 제한조치 를 취 해般各 .

)

'

73 세게청소년 축제가 동버]를린 어]서 개최핀 이 래 서독의 청소년

단체 ( DBJR)21rn 동독q 
‥ )tI-유독일 s s b(FDJ)‥4 공A ·d촉을 갖

고류를 추진 해 왔옴.

o
'

b2 동서독간 청소년 단체간에 청소년 교류여 행 에 합의한 후 ,

수학여행 영식으로 고류가 증진되 었고 
'

S5 문화협 정 ( 1 1조 )을

통해 정부차윈에서 교류가 재정지원되면서 적극 추진 되.었음 .

호 네-커의 방문시 공동성 명 에서도 청소년 고 류증진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데 , 동 · 서독 도시 간 자매 결연을 몽해 지 역간

청소년 고류가 활밭해 졌음 .

z

o 동독으로부터 오는 청소년 여 앵은 그 비 용을 서독정부가 부담하고 ,

동독으로의 각종 수학여 앵과 방문어 앵은 저 렴한 가격으로 재정

지 윈읕 하고 각종 어 앵정보를 제공하였는바 ,

'

S9 에는 동독으로

부티 1 87개 그룹의 5 , ssa 명 이 서독을 다녀갔으며 , 서독의 학생 ,

청소년 , 대학생등 74 , sse 명 이 동독을 여 행 楚各 .

( 6 )

0 . 동독온 58년 대 이 후 동독에 대한 국제법 적 승인을 획 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 력의 일환으로 서방세계 및 제 3세계 국가들의 각 도시 와

동독의 도시 간의 자매 곁연을 뱃고 각 대표단 방문 , 문촤 · 에술앵사

개최 , 체육고류등을 추진 하였음 .



o 서독의 노 력 에도 불구 동독온 
'

6S 문화협 정의 체 결시 까지 서독내

도시들과의 자매 겹연 밋 상호교류를 꺼리 다가 
'

8S Saarl ous -

Ei sen huettemst멋t 간의 자매 결연을 시 발로 
'

S3 년까지 5 1개의

도시 간 자매결연이 이 우어補음 .

o 서독은 시 · 군등 지 방행정기판 단우] 에서 주민듈 상호간 당얘한

분야01서 접촉을 통해 상호 동질 성 회복과 상대방 체제의 이 해

제고에 홋접올 둔 반면 , 동독온 정치적 인 의미 에서 독자적 인

국가성 인정 에 의미 를 부여 앴음 .

( 3 ) 크보프료

0 동독의 문화겅 첵은 공산당( SED) 의 지 도 하에 
"

이 념과 문촤분야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실 연하고 , 노동자계급과 창조적 대중의 이 익 에

봉사하는 지식 인을 창출" 하는데 그 목적 이 있 었오므로 , 정치 적

의미 를 배제한 동 . 서독간의 문화교류는 최근까지 도 매우 미미 할

수 밖에 없었옵 .

o 기 본조약 7조 에 따라 문화분야에 협 력을 장려하기 위 해 수차의

접촉 및 협상읕 가졌으나 , 문촤개 념과 엽 력분야에 대한 상호

상이한 인식의 차이 로 인 해 
'

86 . 5에야 양독간 문화협 정 이 체 곁핑

수 었었各 .

o 양독간에 합의되 어 싱 시 된 주요사업온

- 양측에서 각각 도서 (문학 , 학숱서적등 )전시 회 개최

- 청소년 各악 공骨개최 , 상업 적 인 옴악공연 유치

- 연극 순회공연

- 학술회의 개최 , 학자교류 , 공동현구 
· 

추진

- 대학간 자매 겯 연 , 학생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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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촤 순회상영 , TV 프로그 림의 교 단상영

- 미 술전시 회 순최 개최

- 분산 소 장돼 있는 문화쟤 , 주요고문서 등의 고환 전시

- 전쟁으로 인 해 분실 됐 던 미 술작품의 반촨

( 1 3 ) 보호갼e노
4

o 동독의 언론인 들은 sa년'대부티 서독지 역 에서 외국주재 언론인들과

마찬가지 조 건하에 촬동할 수 있었 던 데 반해 , 서독측 언론인 들온

동독지 역 에서 
'

72 까지 정상적 인 활동을 할 수 없 어 , 서독언론들온

동독에서 일 어난일 에 대해 외국언론에 의존해야 앴 었음 .

o 양독정부는 기 본조약과 관련한 상호서신 고 촨을 통해 이 루 어진

'

73 실 무자 접촉후에야 비 로소 서독언론인 의 상주가 허용되고

활동조건 이 개선되 었는바 ,

' 88방 현재 2R 명의 일 간지 , 주간지 ,

TV , 라디 오 특파원이 취 재등록( a kkredi t i e r純 )음 하고있옴 .

본에는 8명의 동독 ADN 소 속 득파원이 활동하고 있음 .

o
'

78년 대 平반 동 · 서간 신 냉전 이 시 각되 면서 , 헬싱 키 선 언 이 %7-

유럽 내 에서 국제적으로 언론활동의 자유가 현 저 히 보강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정부는 동베를린 이외 지 역의 취재에는 취재 여얠

24 시 간 전 에 신고릍 해야하고 . 인 티뷰 질 문 내용에 대해서늠 허가릍

받아얘 하는등 언론활동 조 건을 악촤시 蠻음 . 특히 국가보위부

( Stasi ) 요원들의 언론인 감시 와 취 재촬동 방해에 대해 서독정부는

향의 하며 언른활동 조 건개선 에 노 력 해왔各 .

f l l ) i]Li교료

o sa 년 대초 동독이 국가체육의 장 려로 체육역 량을 배 양한푸 사최 주의

국가 우월성 과시의 수단으로 체육을 이 용하기 시 작한뒤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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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제육최 ( DS8)는 을립 픽 과 체육정신의 정치 적 오 염을 이 유로

동독과의 체육교류에 적극성을 띄지 않앴오나 , 곰 교 뉴가 재개되 어

'

5R 년대 말가지 동서간 체육교류는 활발히 이루어械읍 , ( 
' 

57년

한해만도 l , S38 회의 경 기 개최 )

o
'

56 ,

'

6R .

'

64년 세차례에 겉 겨 올립 픽 단일 선수단이 구성되 어

찹가한 이 후 , 동독선수들의 서독으로의 망명 이 잦자 , 등독측온

쿄류릍 회피 하기 시 각懷옴( 
·

65- 
·

7 8 등안 단 232 회 경 기 개최 )

o 그 러나 기본조약에 의 거 양측 채육회는 
'

74 . 5 매년 정기 적으로

체육경기를 갖기 骨 합의하고 , 경기 일 겅을 매넌 작성하고 , 운동

선수 뿐만아니 라 코 치 , 체육전문가 , 체육연구기판 종사자들도

교 환하기 로 합 .

0
' 86에는 155회 경 기 일 정 에 합의 했으나 1 41회가 개최되 었各 .

서독겅부는 체육교류의 범우]와 참가인원수骨 늘이 기 %위 해

재정적으로 서독체육회를 지 원하고 있는바 , 도시 간 자매 절 연이

촬발해지고 
'

86 문화협정 에서 스 포츠교류 분야에서 협 력을

명시 한 이후 교 류가 더욱 팔발해 破읍 .

( 1 2 )

0 기 본조약의 첫 후속 약으로서 양독정부는 
' "

보 건.협 정

( Ahkommen au f dem Cebi e t des Gesundhei tswesen ) 
"

을 맺고 ,

양독간 상호 인 적교류가 증대됨 에 따룐 양측 여행 빛 방문자들이

긴급한 발·병으로 인 한 치 료 · 입 원 펍 요시 상대 편 지 역 에서

平료로 제공해주기 료 합의 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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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의학연구와 현 대 주요짙 병 인 AIDS , 암 , 심 장병 등의

입 상분야에서 양독간 공동학술회의 개최 및 상호 정보고환등이

활발해械으며 ,

'

84 부터는 서독의 의 약품이 우편을 통한 선물

거 래 형식을 통해 동독으로의 반입 이 허용되 었읍 .

0 양촉의 보 건성장관은 보 건엽 정 이 규정한바에 따라 보 건분야

" 

전권위 임자(Beauftragte)"로서 매 년 2- 3회씩 협상을 갖고 ,

보 건분야 제반 협 력사항에 대 해 논의 하고 있음 .

o
'

78 년 이 후 시작묀 환경문제에 관한 협상온 간얼적으로 양독간

촨경문제 전문가들 사이의 의 견교환읕 가능하게 하였으나 주로

국경근방의 환경보호문제와 관련하여 국경위윈회 ( Cren
4
z komtri ss ion )

에서 다루어겼음 .

o
'

87 환경분야에서 양독관계 협장이 맺 어진 이 후 촨경문제는

국경읕 초월한다는 기본전제아래 수자윈보호 , 공기 정화 , 삼렴 보호 ,

V

폐수처리 등의 분야에서 환경오염읕 제거하기 위한 경험 , 기숱걱

방법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 견교돤과 香경보호를 위한 제반

공동협 력 방안이 논의되 었음 .

0
'

88 서독 환경성장판의 동독방분으로 협 력관계는 더욱 강화

되 었는데 , 당시 서독측은 동독지 역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환경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동독정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안懷으나.

동독측은 엽상의 타결을 여 러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하기 도

하였옴 . 서독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고조 된 관심 욜 반영하여 ,

국경을 넘 어 들어오는 동독지 역 액서 밭생하는 환경오엽을 막기으1해

서독정3-.는 동독정부와 계속 협상을 떨 여俊으나 워 낙 환경 정촤에는

막대한 자금이 평 요하므로 등독측은 소극적 인 자세로 일뵨해象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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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

0 등독측은 서독에 비 해 뒤 멀 어진 과학 · 기 술의 서독측으로부터

흡수를 RI해 이분야의 명 력 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 을 가械螢음 .

그 러나 이분야 협 력은 국가적 차원이 아닌 각 연구소와 대학간의

고류릍 통해 이루어저 오다가 ,

'

87 체곁퇸 과학 · 기 숱협 력 에 관한

헙정을 통해 본격적 협 력을 위한 토 대가 마련되 었各 .

o 당시 상호 합의된 프 로젝트는 27 건에 이 르 兎으며 , 협 력분야도

자연과학 . 공학 뿐만아니 라 인 문 · 사회과학 , 의학분아까지

결겨 있었음 .

'

08 말에는 서독 연구자뎔회와 동독의 과학아카데미

간에 과학 . 기술분야 협 력 에 관한 협정을 맺고 , 학문적 의 견

교 환과 공동연구장려 , 학숱회의 개최등이 적극 추진되 게 뒵 ,

다 . 관게개선 주요일지

) 969 
. I R . 2g BraIldt 서독수상 , 동독의 존재를 인 정 하고 등등한

지위 에서 독일문제에 관해 협상할 용의 선 언

I S69 . 1 2 . 1 7 111hricht 동독국가평의회 의장 , 양독간의 판계수립을

위한 조 약초안올 Hei n eman fl 서독대통령 에게 전당

1 378 . l - 2 Brandt 서독수상과 sto p h 동독수상간 양국수뇌회 담에

관한 서한 교환

1 378 . 3 . I S 양독수상 , Erfurt(동독 ) 에서 회합 , 양측의 기 본입 장을

설병 ( 제 1차 동 · 서독 수뇌회 담 )

1 87S . 5 . 양독수상 , l(assel (서독 )에서 회합 , 양독관계 수립 에

관한 조 약내용 및 토의원칙 에 관해 의 견 고환

t제 2차 수뇌회담 )

l
.

978 . a . 1 2 독 · 소 불가침 조 약 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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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7 S . I l . 27 서독 수상실 차관(figon Bahr )과 동독국무차관(11ichael

Kohl )간 양독관계에 관한 교 섭 개시

1 37S . 8 . 3 백립 의 지 위 에 관한 4 대국협 겅 (미 · 영 · 붙 · 소 ) 서명

1 87 1 . s . 38 양독간 베를린 통과협정 체결 ( 4대국협 정 에 기초 )

1 372 . 5 . 2 양독간 통앵협 정 체곁

1 3742 . 8 . s 서독정부 , 8ahr 차관에게 기본조약고섭위 입 , 고 섭 개시

1 372 . I l . 2 기 본조약 가서명 (Bonn)

1 372 . 1 2 . 21 기 본조약 서명 ( 동백림 )

서명자 : 서독 - ROIl Sahr 수상실 차관

동독 
- Michael Kohl 국무차관

1 97S . s .
2 1 기 본조약 발효

I S . 3 . l g 양독 , 유앤 동시 가입 (제 28 차 유엔총최 )

1 974 . e . 동 . 서독 상주대표부 설치 에 대한 의 정서 고 환

( 74 . 6 . 28 설치 )

1 578 . I l . 23 동 . 서독 국 경 에 관한 조 사 , 개 정 및 보완의 정 서 서병

1 373 . 1 8 . 3 1 동 . 서독 자유통행협졍 체 곁

1 388 . 1 8 . 1 3 동독측 인 적고류 제한조치

1 38 1 . 1 2 . I l - 1 3 제3차 동 · 서독 정상회당

(슈미 트 수상온 Honecker 서기 장에게 서독 방문 초 청 )

I S82 . ] l . 14 Kar tens 서독대통령 , 호 네 커 동독서기 장 회 당

(브 레즈네프 장례식 참석시 )

I S83 . 4 . 25 동독 , 호네 커서기 장의 서독 방문계획 취소 밭표

I S83 . 7 . 24 서독은행 , 등독에 1 6억마르크(4억불 상당 ) 차관 제공

1 983 . 7 . 24 strauss 기 사당 당수 동독 방문 , 호 네 커 서기 강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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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83 . s . 등독 , 인 적교류 제한조치 일부 완화

1 884 . 2 . 14 양득수뇌회닿(안드로포프 강례식 참석시 )

( l(Ohl 수상욘 호 네 커서기장에 서독방문 초청 )

1 984 . 7 
.
2S 서독 , 동독에 3억 5천만마르크(3.3억붙 상당 )의 차관 제공

1 984 . 8 . 4 동독 , 호 네커서기강의 서독방문 취 소 발표

1 884 . 3 . 1 2 양독수뇌회담(체르넨코 장례식 참석시 )

1 384 . 7 . 5 동 . 서독 경제염정 체결

1 3녀 . 8 . 14 등 . 서독 고 속도로 보수협정 체 결

I S35 . 8 . I S-2S 브란트 사민 당 당수 동독방분 , 호네 커서기장 면당

1 386 . 5 . 6 동 . 서독 문화협 정 체 결

1 386 . s . 7- I l 호 네커 동독서기 장 서독방분

(과학 . 기술협 력협 정 , 판겹보호엽정 , 방사능보호 및

윈자로 완전협 겅 등 3게협 정 체 결 )

1 986 . l . 14 동 . 서독간 전 력공급 협 약 체 결

, 利列 8;判 荊3街 Ill/(]% 偶利 01휜

가 . 독일 홍입 급진 전의 배 경

o 봉독과정욘 스 탈린주의 걱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과정 이 라고

말할 수 있는바 , 뵨단의 상징으로 여겨지 던 베르린장벽 붕괴로

이 끈 동독에서의 평화혁 멍 이 가능했딘 배 경온 크 게 외 적요인과

내적요인으로 나누어 블 수 있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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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4補 tx

- 구주안보엽 력최의체 ( CSCfi) 를 구심 접으로 한 유럽 내 동 . 서

진 영간의 평화공존체제 정착

· 체제간 정치 .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지 속적 노 력

( 미 · 소 정상회담 , CF5 성공 등으로 긴 장제 거 )

· 경제 및 기 술엽 력등 물적교류 적V극추진으로 상호 이 익구조 형성

· 방송 및 언론개방 , 문화고류 확대 , 상호 자유여 앵 허용등으로

동 · 서 진 영간 인 간적 접촉 증대

- 고르 바초프의 개혁 · 개방정 책

· 소 련의 경 체위기 극복과 인 간적 인 사최 주의 건 설을 위해
고 

결

공산주의 개혁시도

· 신 베오그라드 선 언 ( 
'

88 )으로 표 연된 
" 

신사고" 입 각한 동구권에

대한 패권전략 포기

· 고르바쵸프 , 동베를·린 방문( 
'

8S . l a 동독 건국 48 주년 기 념 사 )

하여 
" 

너무늦게 오는자는 역사의 벌을 받는다"라는 비유로 동독의

개방 촉구

- 폴란드와 형가리등 민 중주도에 의한 개 혁운동의 성공

· 호네커 체제가 자유화 · 개혁 · 개방물결에 반대할 명분 상실

· 동독주민 개혁의지 고 취

· 헝가리 국경 동독국민 에게 개방 : 동독주민의 탈출게기 마련

- 유럽공동체 (EC) 국가들의 경제 · 졍치 적' 통합을 위한 새로운 모석들이

%범유럽 통합의 긍정 적 비 젼 제시

. 진 영론적 사고에 의해 형 성묀 유럽 냉전구초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 장의 형성을 롱해 통합을 달성하려는 유럽 내의 경 제 · 사회적

역동성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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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등맹체의 정치 동맹체로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전유럽 안보

체제 구축 및 고르바쵸프의 
"

유럽공동의 집 
"

구상 등

o 표 프오트

- 사최주의 경제체제의 실 패로 대중의 불만 증대

· 서구세게로 부러의 정보유입 · 인 적왕래등올 동해 성된

동독대중의 기 대수준올 생산력 향상이 일 정한 한계 에 도 달할 수
島

밖에 없는 경직 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서는 충족시 키 지 못합 .

· 위 개적 . 중앙집 권적 경 제구조는 경 영을 위한 정 보의 획 득과

고 도의 노동생산성 달성 을 우1한 근로자들의 동기 유발에

실 패하어 , 고도로 산업 촤된 현 대 국민 경 제 운영 에 있 어서는

생산력의 저하로 나타날 수 밖에 없음 .

- 아래로부터의 체제개혁운동에 대한 동독공산당의 탄압과

동독주민 자각

. 지식 인을 중십 으로한 
" 

인 간의 얼굴욜 가진 사회주의 
" 

혹은

" 

민주적 사최주의 
'

건설을 요구하는 ill[1제개혁 운동세 력올

국가보안기 구( Stasi )를 동해 추방 · 투옥하는등 조직 적으로

탄압하여 체제스스로 약접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체제개혁의

기회 상실

. 소 수의 체제개혁운등이 교 최를 근 거로한 민주적 시 민권 회복운동

( Buer ger bew%urgen )으 로 접차 조직 촤 되 면서 일 반대중 수준으로.

왁산되기 시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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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권단체 대표들이 선 거감시 인으로 참가한 동독 지 역 선 거에서의

득표율 조작사건 ( 
'

83 . 5 )을 계기로 민권운동은 구체적 인 정치

투쟁의 성 격을 띄게됩 . 이 후 동독의 스탈린 주의 적 국가사최주의

체제를 비 판하는 작가 , 종고인 , 예술인등의 지 식 인 들이 공샨당의

" 

민 주적 집 중주의 ( Demokrat i sc her 2entral i smus ) 
TW 

원칙 ,

TT 

진긱

. 규정의 독접성 (Wahrhei tsmono po l )" ,
,

" 

절 대적 영도성 
TT 

원칙 에

위 배되는 Neues Forum
, Demokrat l e Aufbruch 

, Demokrat i e J e tzt

등의 정치 단체들읕 조긱

· 대도시 지 역 (득히 라이 프찌 히 시 )에서 이 들 정치 단체가 민중운등을

주도하고 동독시 민 들이 대 거참여하여 자유 . 민 주 . 인 권보장등 정치
譽

체제 개혁 및 서독과 비 교 되는 생촬수준 요구

· 서독으로의 대이 주사태 ( 
'

83 년만해도 약 34 만명 이 주 , 베릍린장벽

해체이후에도 하루 평균 약 2 , sa·a명 이 주 >에서 보듯 , 등독주민 은

의사표현의 자유게한 , 여앵자유제한 , 정치 적 억 압 , 국가에 의한

감시 조 종 등읕 더 이 상 거부혔고 ; 미 래 에 대해 희 망을 갖기를

갈구懷음 .

- 서독체제의 강한 흡인 력

· 동독체제개혁 . 민주화운동이 애초 동독의 비 판적 지 식 인들이
w

생각앴 던 것처럼 진 정한 의미의 사최주의 국가건설 이 라는 목표

추구로 나타나지 않고 , 서독으로의 대 이 주 사태와 더불어

서독에의 읍수라는 형식 의 통일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겆은 ,

동독국빈 에 대한 서독체제의 매 력 에 있음 .

· 의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에 바탕올 둔 정치 적 안정 , 사회 적

시 장경제(Soziale Marktwi r tschaft :

'

독접올 배제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보장 ) 제도의 정착을 통한 막강한 경제력 ,

철저한 사최 보장등이 매 력 의 원 인 이 라고 할 수 있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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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독의 접진 적인 대동독 교 류 . 혐 력 정 첵과 민 족의 롱질 성 유지 노 력

· 서독은 
" 

현삼을 변 경시 키 기 위 해서는 현상을 인 정 해 야 한다"는

Egon Bahr 의 명 제에 따라 다룐체게를 가진 상대방의 존재를

인 정하면서 통일읕 일 최 적 앵위가 아년 하나의 긴 과정요로

꽈4하여 끈짙 긴 접촉과 류릍 통해 질 적전환 과 命 는

"

접촉을 동한 변화 (Wandel durch Annaeherung ) 
" 

정 책 추진 하여 ,

궁극적으로 동독이 스스로 변촤하도록 유도管 .

· 동독 지 도부를 자극하지 않으며 분단으로 고 통받는 동독주민 을

돕기위해 경제적 지 원을 다양한 형 태로 제공하 어 동독의 개혁 ·

개방 유도

· 서독은 동득에 대해 그 국가의 존재를 인 정하면서도 늘 외국이

아닌 민족내부의 흑수판계 ( 법적으로 )임을 강조하고 독일 인

상호간의 빈족 동질 성 이 유지 되도록 노 력하여 동독의 이 주민 이

밀 어 Iq-쳤을때 부작용이 크 지 않게 포용할 수 있었옴 .

a

나 . 몽독 진 앵과정

( l )

o
" 2씨"(양독 및 미 · 영 · 소 · 붙 ) 외상회답올 통한 실 질 적 통독문제

해 곁 교 섭

- 독일의 롱일 온 그 정치 . 경제걱 비 중으로
'

볼때 유 럽의 안보

및 굉화문제와 불가분의 함수관게릍 갖고있 어 롱독후 군사

동맹체 잔류문제 , 국제정치 적 위상문제 , CSCE문제 , 유럽 통합등

향후 유럽짇 서의 액심 적 인 부분에 대한 논의 및 위상설정 이

독일 통일 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이었음.
눔

u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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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회담온 동 · 서독과 전승4개국이 전푸 독일 문제를

종곁짓는 수단으로서 , 독일과 전승 4개국간의 평화조약이

체 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 택된 득수한 방식 임 .

- 전승4개국중 서방3개국과는 
"

독 品 약"을 통해/베를린울

제외하고 주권국가 국가로서 서독의 권리 를 인 정 받았으i]-

냉전 구조로 인 해 소 련은 독일 전지 역 에 게속 접 령 귄올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 통독을 위 해서는 소 련으로 부터

· 완전주唱 ( Vol l e Souveraeni taet )을 최복하는겆이 국제법상

필수불가결 雙各 .

- 1차회담 개최 ( 
'

3R . 5 . 5 , 본 )

· 독일 민족의 자결권에 입 각한 독일통일의 조속실현에 합의

· 서방측온 기 존 NATO 전략의 수정과 NATO의 정치 기능

강촤를 조 건으로 통독와 NATO 가입 을 제 안 , 연 MAT0의

흘안에서 동독문제해곁 및 유럽 안보유지 입 장고수
'

. 소 련
'

측은 통독의 NATO 가입 을 반대 하며 , 독일 이

.

양 동맹체로 부티 탈퇴 하여 중립의 지 위릍 가져야

한다는 입 장 표 명 .

· 또한 통독이 ]VAT0에 잔류하지 않는 조 건으로 동독주둔

소 련군의 완전철수 입 장을 표명 하며 , 통독의 외 적 인측면

해 결과 양독간의 내적 몽일 진 앵과정의 분리 추진 제안

- 제 2차회담( 
' 

sg. 6 . 22
, 동베T르린 ),

· 유럽의 신 평화질 서 구축을 위 해 구주안보협 력회의 ( CSC8)

체제를 제도촤 할 것과 , 이 체제의 테두리 속에서 롱독의

정치 · 군사적 지 위 에 관한 문제해 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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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서방측은 동독후 독일 국가주권의 완전회 복과 통일 독일의

NATO 과입 입장 재확인

· 소 련측온 4대연합국 베를린 철수 , 통독후 5 년의 과도기 간을 .

설정 하 여 통일독일 에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 구의 동시 최원국

지 위 부여 , 통일독일 의 군사력 상한선 2R만- 25만으로 제의

- 재3차회 담( 
'

88 . 7 . 1 7 , 파리 )

,

. 독 · 소 정상회답(코카서스 )에서 ' 

통일의 외 적측면에 관해

완전히 실 질 적 인 합의 (합의 내용 후술 )에 이 름으로서 전후

독일 문제 에 종결을 짓 는 조 약문의 초 안을 작성할 것을 합의

. Oder-Nei s 肺 국 경 선 확겅문제로 폴란드 외상이 참석한 가운데
4

폴란드는 통득의 주권최복을 규정하는 새로운 독일 조 약 체 결

이 천 에 국경 선 승인 선 언을 국제법 적으로 확겅 하는 국 경조약

(Grenzvertrag)을 체 결할 것옹 제 안앴으나 , 통독후 완전

주권을 가진 통독정부와 폴란드 정부간에 오 데로 - 나이세

국경 선의 불가침 을 국제법 적으로 확정시 키 기 로 합의

- 제4차회당( 
'

98 . s . 1 2 , 모스크바 )

. 6국온 유엔헌장에 따룐 제 민족의 자唯권앵사의 원칙읕

존중하고 , 동독의 외 적 인측면 논의 에서 이 루어전 국경

문제의 타겹 이 유럽 의 평화와 안정 에 기 여합을 확인 하며 ,

동일 달성과 동시 에 독일 전 역 에 대한 전승4개국의 권력 와

의무가 상실 되고 독일 의 완전주권 회복에 합의

. 최종합의문 내용은 대부분 독 . 소 정상회 답에서 합의퇸

네용들로

借 통독국경규정 밋 독일 의 평화선 언
t

像 독일의 科생방무기 제조 . 오유 · 사용포기 선 언 및

통독 군사력 3 7만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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像 몽독후 독일군대중 NATO 소 속군대릍 포함한 어 떤국가의

군대도 소 련군 철수시 까지 등독지 역 주둔금지 및 군사

훈련 금지

m 통일독일의 등맹가입권리 보장 등임 .

· 최종헙 약온 구주안보엽 력회의 ( CSCE)에 상정 . 전 구주국 갓의

추인읕 받을 예정 입 .

]

고

o 독 . 소 간 정상회담 및 외상회담에서 몽독문제 에 대한 소 련의

합의유도

- 독 · 소 정상회당( 
'

3S .
7 . 1 4- 1 7 )

· 고르 바쵸프는 EAT0가 전략을 수정하는 조 건하에 적정규모의

군사력을 가진
'

비 액국가 독일 이 NATO 회윈국이 되는것이

소 련의 안보이 해관계를 손상시 키 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독일 과 대타협
,

. 소 련으로서는 내부의 정치 . 경 제개역을 촉진 하기 위 해

록일로부티 자본 . 고급기 술설비 . 생필 품 . 경제전문가 .

미

상품시장화등에 대한 l[now-how 등의 경 제원조 제공과

소 련군 철수비 용을 독일 정부가 부담할 것을 약속받고

중부유럽지 역의 비군사화를 추진함과 동시 에 동서간

경 제협 력체제 영 성 에 양측 합의합 .

. 정상회 당이 후 骨수상은 통일독일의 완전주권최복과 NATO

가업 올 사실 상 수락하는 내용의. 역사정 인 독 · 소간 합의

8개조항욜 발표蠻는바 , 주요내용은

m 독일 통일 대상지 역

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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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 소 련의 전숭국으모서의 권리 폐기 , 통일 독일 주권회복

a 통일 독일의 주권행사를 통한 등맹국 곁정 , NATO 가입

입장 선언

卷 동독주둔 소 련군 3- 4년이 내 철수 및 양자조약 체곁

譽 소 련군 등독주둔동안 NATO군 동독주둔 금지

卷 등독지 역 소 련군 주둔동안 베를틴 에 3대연합군 과도적

주둔

m CFE 형상에서 3- 4년내에 통독군대 37 만으로 감축

春 화 · 생 · 방무기 생산 · 보유 · 반입 금지 등임

- 독 · 소 외상회 담( 6 . I l , 6 , 1 8 , 8 . 1 7 등3차례 )

. 양국 겅상회담후 후속협 약 빛 실무협의 , 통독일 정 재확인

· 모스크바 
"

2{4" 회답에 앞서 열린 외상회답에서는 소 련군의

철수비 용(결국은 통일비 용의 일부 )에 관한 구체적 협의

: 서독이 재겅으로 부담하는 비용온 1 28핸 1 미1( 철수군의

주택 건설 , 소 련군 
'

84 까지 주둔비용 , 소 련군 철수운송

비 용 , 소 련군 긱 업 전환교육비 용 ) 이외 에도 38 억 미Ii을

5년 거치 무이 자 상환조건으로 차관제공하며 그 이자

1 8억 mIl을 서독정부가 부담키 로 합 .

· 독 · 소간 선린 우호관게와 형 력 에 관한 조 약 체결

: 서독이 완전주권성올 회복하고 최초로 맺 어진 조 약으로

소 련과 독일 간의 판게를 앞으로 전분아에 겉쳐 확대 ·

管전시키고 양국이 
w' 

결크 어떤 상황하에서도ww 셔로 무력을

사용하여 전쟁을 치 루지 않기 로 규정함 ,

w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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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각종 국제적 인 정상회담 , 엽 력회의 개최로 국제촤해 밋 통독분위기

조성

- SC 정상최담( 
'

98 . 6 . 25 , 더블린 )

· 소 련의 개혁추진 성공적 지 원을 위 해 8C에서 단기차관과

경제원조를 하기로 원칙 걱 인 합의

· 구주안보협 력회의 에 보다 큰 역할 부여를 위 해 , 동회의
A

정상회의 및 외상회의 빈 번한 개최 촉구.

- NATO 정상회담( 
'

93 . 7 . 5- 6 , 런던 )

· 유럽분단의 종식 을 의미 하는 등 · 서독 통일과정 이 진 앵뫼고

바르샤바조약기 구로 부티 군사적 위 업 이 소 멸되 어가고 있다는
驛

국제정세 인샥 하에 , 얠무기 선제사용과 건진 방어개념에
T

입 각해 있는 NATO의 방위전략(유연방%위전략 )올 수정 하고

핵무기 사용이 
" 

최후의 선 택 (I)I t ima r 리io)"이 되도록 합의
{

. 통일독일 보유 군사력의 상한선 규정 및 유럽 제국의 군사력

대폭 강축올 걸정 하고 , 비 엔나 CFE 협상에서 조속히 마무리 
.

지 을 것을 촉구

. 구주안보뎔 력최의 ( CSCE)를 주축으로한 유럽공등안보체제

구축방안의 얕환으로 전 회원국의 정기 적 인 겅상회담 ,

외상회담 , 국방상회담 개최와 상설 사무국의 설치 합의

.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 구간에 불가침 선언올 맬고 양동맹체를

적 대관게로 부터 동반자관계로 건환하고 . 소 련을 조속한
로

시 일 내 에 서방의 개방체제로 편 입 시 릴 것을 겯의

- 선진국 경제 정상회담( 
'

38 . 7 . s- I l , 휴스턴 )

. 탈 넹전 , 사회주의권 붕 이 후 국제정치 및 경제 에 대한

새로운질 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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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걱으로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 카 정 책을 지 원해야

한다는 의 견에는 합의 蠻으나 , 독 . 불이 공동제의한 대규모

대소 경제원조 계획 에는 이 견

· 서독욘 58억 m 니 대소원조 규모를 밝히 며 서방세계의 동참

촉구

- CSCE 외상회담( 
'

sa . 1 8 . 1- 2 , 욕 )

· 4대전승국 독 일의 완전주毛 회복욜 승인 하는 공동선 언 채 틱
t

· 겐셔외상은 연설읕 롱해 독일 인들온 앞으로도 계속 인권존중 ,

민주화와 법치 국가적질 서 , 사회적 정의실 현 , 평화와 선린우호

판게 유지 라는 기본원칙 에 따라 % 임 있는 국제사회 일 원이

것임올 강조

· 유럽통합을 위한 CSCE 상설기구 설립 의 첫단계로서 
"

유럽 안보

험 력위원회 
"

본부몰 베를린 에 유치 할 것을 제 안(분쟁방지 와

분쟁조정 중재 중심 지 로 서 ) ,

- CSCE 정상회담( 
'

8B . I l . 1 8-2 1 , 파리 )

·

" 

새로운 구라파릍 위한 파리헌장"을 채 텍

· 독일 의 통일 지지

( 2 )

0 베를린장벽 개방 ( 
'

8S . I l . 3 )과 동독주민 대규모 이 주사태

- 호네커 실 각후 정권을 이 양받온 크 렌스는 여 앵자유화 ,

자유선 거 , 경제사회개역 등올 요구하는 동톡주민들의

대규모 시 위로 베를린장벽을 개방懷으나 동독주민 들온

자유선거와 공산당의 독정지 배 종식욜 요구하는 시 위를

계속함에 따라 허진 하게 되고 , 개혁온.건과인 모드로 수상이

취 임 하어 경 제 . 사회 개혁을 %위해 새로운 연립 정 부 구성과

세로운 선거법 제정읕 약속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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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장벽 해체이후에도 동독이주민 이 서독으로 끊입 없이

유입 됨 .

· 동독管출자 연황을 보면 소 련점 령기 간동안( 
'

45- 
'

48 )

약 73 만 , 베릍린장벽 설치시 까지 ( 
'

43- 
'

61 ) 약 276 만 ,

동독에서의 대변혁 이 있기 전까지 ( 
'

6 1- 
'

88 ) 약 5 1만 ,

베를린장벽 붕괴전까지 ( 
'

89 . l- 1 2 ) 약 34 만이 달출 . 이 주
'

하였음 .

· 베릍린 장벽 해체 이 平에도 하루평균 약 2 천명 , 만약 이 주

사태를 방치할 경우 
'

S8년 1년동안 약 58 만명의 이주민 이

에상되 었었음 .

- 동독 이 주민의 대부분은 동독에서 미 래 에 희 망올 가질 수

없었기 때문(기 술자 , 의사등의 고급 인 력 이 많았음 ) 이 기 도

하지 만 , 상당수는 서독정부가 현 행법상 제공하게 되 어있는

사회보장헤택에 매 력을 느 끼 고 이 주하였음 .

· 연금읕 신 청할 수 있는 권리 :
'

68 에 제정된 였금법 에

.

의해 동독읕 포합한 동구권으로 부터 정치 적으로 망명한

모든자에게 연금기 여급을 서독에서 내지 않았디라도

탈출국에서 일한만큼 연금올 계산해주도록 되 어 있었음 .

· 긴급의료보·험 헤 택 :
'

7 4 동서간의 보 건엽 정 에 의 거

동서독간 인 적왕래시 밭생한 긴급한 짙 병애 대한 무료치료
된

혜택 이 부여되는바 , 많온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이주 긴급

의료보험 신 청

· 실 업수당 제공 : 서독정부는 동독이 주민 실 업자에 대해

서독주민과 등등하게 실 업 수당 지 급 , 당시 동.· 서독간

실질 화폐고판율을 감안하면 상당한 해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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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서독정부는 등독이 주민 문제가 등서독판게 및 동독의 안겅 에

위 협 이 唱 뿐 아니 라 서독정부에게도 막대한 재정부담오로

작용하여 , 동독의 경제안정슬 %7]한 원조조치 및 동독에 후자가

유치 되도록 방안 강구

o 용수상의 1 8개항 통일 방안 발표( 
'

83 . I l . 28 )

- 동독의 모드 로 수상이 제안한 조 약공동체 ( Vertr%sgemeinschaft )

구상을 唯아들여 , 통일 을 위한 과도기 적 형 태'로서 동서독간에

"

국가언합적구조(Oie l(Onfoederat ive struktur) 
"

를 거쳐 ,

최종적으로 연방형 태의 통일국가 형성을 추구

· 조약공등체는 구체적 시 한설정 에 의 거 추진뫼는 정치 적

프로그 6이 아니 라 , 각분야(우선적으로 경제 . 교 롱 .

환경 · 과학기숱 · 보 건 · 문화분야 )에서 협 력사업의 중점 대상을

선정하고 , 이 를 새로운 조 약체 결과 공동협의 기 구 창성을

통해 추진 해가눈 통합과정 임 ,

- 동독이1 대혀서는 인 도적 분야와 의료분얘에서 구체적 이 고

죽각적인 원조릍 제공하며 , 등독겅부가 헌법개정 및 자유 · 비 밀

선 거를 보장하는 선 거법 개정등 걔혁조치를 단행하면 , 동 · 서독
된

국민 모두에게 이 익 이 되도록 대동독 지 원 . 협 력 확대 약속

- 동 · 서독 관게밭전 및 독일 의 재통일 은 전유럽의 문제로

EC와의 협 력강화와 유 몽합의 흘속에서 진 행되는데 ,

독일 인들의 자결권 행사률 몽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도록 합 .

- 구주안보협 력회의 (CSCE)는 전유럽 설계의 액심 으로 게속 받전

시 키 며 , 양 군사동맹체간의 군축읕 계속 추진함 .

o 이 에대해 야당인 사 당은 먼 
' 

장래 봉일 이 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정부측과 입장을 감이 하면서도 , 동 · 서 군사돈멩체의 존재骨

전제로 국가언([14단기1에 더 전략적가치를 부여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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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적 인 민 족주의적 단독통일 정 부 수립 보다 , 등 · 서독의

주권국가적 실존을 전제로한 느슨한 형 태의 몽합과정 추진 주장

- 통일 과정과 양독체제의 사최개혁 과정을 연계시 켜 사최 정의

및 복지 , 촨경보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시 장경 제제도 도 입 을

통해 양체제 접근 시 도

d

o 동독 과로정부의 민 주개 혁 . 주민 생촬수준향상 . 통일노력

- 동독 공산당 (후에 민사당으로 걔칭 )은 
'

83 . 1 2 채 택한

새강령 에서 스 탈린식 국가사회주의로 부터 탈피 하여 당의

지 도 적후위 포기 . , 당운영 에 있 어 비 민 주적원칙 포 기 , 시 장

경제제도의도입 등 
" 

제13의 길 
" 

을 새로운 노 선으로 제시 雙으나 ,

어디 까지 나 현재의 내독관계와 사최주의 체제를 유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동독내 반정부 소요가 격촤되자 , 재야대표'와 
" 

원탁최의 
"

를

개최 하고 
.

재 야의 의 견을 반영 조기총선을 실시 하기 로 합의

하였으나 , 즉각적 인 통독을 통해 생팔수준의 향상을 바라는
된

동독주민들의 욕구 충족에는 미 틉하였음 .

- 모드로수상 4단계 롱독방안 발표( 
'

38 . 2 . l )

. 양독이 통일 연방국가 건설을 위해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로

부터 달퇴 , 군사적 중립 유지

. 양독이 경제 . 통촤 . 교 통 및 법률제도 통합을 등한 계약

공동체 구성

. 중앙, 및 지 방의최와 정부기 구등올 묶는 공동정 책기 구

설치 · 운영

. 공동정 책기 구 에 양독의 주권올 이 양하여 통독 실 현

- 모드 로 . 콜 정상회답을 통해 경제 . 등화등맹 창설과 서독의 .

등독에 대한 재정지 원등 논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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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骨수삼온 모드로수상이 사최주의 믈속에서 민주주의 개혁올

추진하려던 크 렌츠와는 달리 동독주민 의 롱일 의지 를 수용 ,

통독읕 목표로하고 있는데 대하여 환영 의 뜻을 나타냈으나 ,

독일의 지 겅학적 위 치 와 유 럽통합 과정 속의 독일 통일 이 란

대명제하에 모드로 수상이 제 안한 중립 화 몽일 방안은 거부

o 3 
. l g 동독총선

- 동독의회는 
'

3R . l . 2S 동독국민 들의 얼망을 반영 하 여 조 기 총선

( 3 . I S )을 결의함으로써 히 틀 러가 정권을 잡은이 래 동독지 역 에서

는 처음으로 민 주주의 확립 을 위한 
" 

자유선 거 
" 

가 실 시되게 뒵 .

- 서독 자매당들의 지 원속에 무 려 24개의 군소정당이 난립 하여

치룬 선 거에서 , 예상외로 동독기 민 당을 중심 으로한 독일 연 맹 이

43%i를 획 득(사민 당 22%, 민사당 I S%, 기 타 군소정 당 1 4%) ,

승리함으로써 기 본법 23조 에 의한 조속한 통일 추진 에의

기들이 마련뒵 .

- a . l g 총선시 주요정 꽈의 주장 및 공약온 악래와 같읍 .

r

l 구 분 l 독 일 연 맹 l 사최 민 주당 l 민 주사회당 l 자유빈주연할 l
l l ( SPD) ( PDS) ( LDP, 11rnPD)

l---l

l 치 걱 j q 兄 의 且수 1 사회 민 주주의 1 공산주의 . 달 중兄파 l
l 입 정 l 가치 관으로의 l 유럽 사회주의 l 주의와 결벌하고 l (자민당 ) l
l ( 서독의 l 회 귀 도모 l 운동의 전통계승 l 민 주적 사회 주의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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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맬" 
判 '

l l 쓰-肩,.l 
']

l

o 촤폐 · 경제 · 사회통합

- 동독의 드 메지 에르 신 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 실 현 하의 독일

통일을 최우선 과제로 , 양독 정상회 담 ( 4 . 24 )에서 통 旬의

전단계로서 양독간의 내적롱일을 지향하는 통촤 · 경제 · 사최

통합을 추전할 것 에 합의합 .

- 서독 연방은행 한스 디 트막이 어와 동독 수상실 정무차관

귄티 크 라우제간의 실무협상을 거 양독의 재무장관은
昏

다음과 갈온 양측의 합의하에 6장 38조 본문 , 각서 , 부록으로

되 어있는 제 1차 양독간 국가조약(Staatsvertr녕)을 체 결함 .

- 조 약 전문내용

·

'

8S 동독시 민의 평 촤적 · 민 주적 혁 명 이 독일 몽잉에 결정 적

계기 였음 .

. 유럽 의 평화질서 속에서 독일의. 통일을 계속추진

: 서독 기 본법 23조 에 입 각한 동독의 서독연방가입 으로

통일 달성

. 경 제사회 밭전의 기 초로서 
" 

사최 적 시 장경 제 
"

를 동독에

도 입 하여 주민들의 삽과 근로조건올 향상시 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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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일 달성후에도 유럽공동체(SC)법외 적용을 게속

보장함

· 사회주의 국가 및 사최의 기 반을 형 성 해온 동독언법 요소

적용 배제

· 조 약의 적용에 관해 이 견 이 생길 경 우 중재위원최를 구성하여

합의 처리합 .

· 뵨조얄온 7 . 1부터 발효키로 함 .

- 촤폐통합의 내용

· 서독마르크를 공동몽촤로 합 .

· 서독연방은행 (Bundesbank)이 유일 한 중앙은행 이 되 고 독일

전 체의 통화공급과 여신 수준올 관장

· 사경제 원최 에 따른 시장경 제적 금융제도(자유 경갱 원칙 에

입 각한 은행영 업 시 스 템 , 자유로운 자본 · 금융시 장 ) 수렵

· 동독의 연금과 여신온 조 약발효후 서독마르크로 교 환

m 교 환율 1 : 1 걱용대상 : 임 급 . 장학금 . 집 세 · 임 차료

연금 및 후생복지 비 , 온앵구좌저축분( l 4세 이 하는 2천DWl,
4

15- 1 9세는 1 천 DNI, EB세이삼은 6천 mIl까지 )

春 교 환율 l : 2 적용대상 : 기 타 채권과 채무

卷 화폐교완은 동독에 거주하거나 본부를 둔 주민 들과

기 관들에만 적용되 며 은행계좌를 롱해 실 시

聚 통합이 전 동 · 서독 공식 환율은 l : 3이 었으나 , 암시장

에서는 l : 1 8 수준이 었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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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롱합의 내용

· 경제정 책의 기 조 : 동독의 경제 . 재정정 책 이 사회적 시장

경 제가 조촤되도록 여 건올 조 성합 . 개인 소 유권 및 생산품

수량 , 루자 , 노 사관게 , 가격 , 이윤사용에 관한 기 업의 자유

로운 보강 , 자본 · 상품및 용역의 자유로운 거 래 보장 .

·

.
양독무역 :

" 

베릍린협정 
"

( 
'

5 1 · 3 합의 ]읕 통촤 · 제통합에

맞도록 조정 . 동 협 정 에 규정된 결제 거 래가 폐지되고

차관의 결산잔고 조 겅 . 양독 국경 선 에서 통관과 판련한

통제가 완전히 철폐되도록 노 력함 .

. 대외 경제 : CATT에서 제시 된바 있는 무 역名칙 존중 .

w

동독의 대외 경 제관게 흑치 COMBCON 국가에 대한 연존

조 약상의 채무이 앵은 신 뢰보호를 받음 . 대외 경 제관계는

EC의 관할권을 준수하면서 양독이 긴 밑 하게 협조

· 기 업의 구조 조 정 : 사최적 시장경제구조에 맞도록

국영 기 업을 민 영촤하 여 기 업의 생산성올 강촤하고 , 틜 수

있으면 많은 중소기 업을 가진 연 대적 경제구조로 구조조정

'

. 농업 경제 : 농업부문에 대한 EC 규정의 적용 .

동독온 EC 시 장경제질 서에 부응해 가격보조제도와

대외보호제도 도 입

- 사회통합내용

. 서독의 중요한 노 동법 제도가 등독에 적용뒵 .

: 노동단결권 . 노동쟁의권을 포 합한 단체협 약 자치 의

'

원칙 , 경 영조직 법 , 기 업공동결정제도 , 해고제한제도 ,

질 병시 임금계속 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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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독의 사최보험 조 직 구조 쇄신 , 서독의 사최 보 헙 제도와

같온 구조로 조정 : 연금 및 산업 재해보상보범 , 의료보염 ,

실 업보험 빛 고 용촉진 제도(직 업 훈련 , 단축근로수당 , 이 주민

동화수당 폐지 ) , 사회 부조

- 경제 · 사최 · 촤폐통합 의의와 문제점

· 동독국민 에게는 미 래를 보장하여 동독으로부더의 이 주민을

막고 양독경 제 통합올 통해 통일 의 기 반을 구축하고 동독
騰

국민 들의 통일 옅 망에 부옹하기 위 해 취 해진 이 조 치 는

야당에서는 성급하다는 비 판과 탕분간 사회주의 적 구조와

독자성 유지 라는 측면 에 서 너무 일 방적 이 라는 비 판이

있 었지 만 , 동독의 모 든 기 존체제가 무 너져 내 리 고 있었음을

갑안하면 오히 려 롱합을 늦추늠 것 이 필 연적오로 발생할

과도기 적 문제릍 디욱 악촤시 킨 다는 인 식 하에 취 해진

역사적 결정 이 었옴 .

· 이 로 써 동독온 사회주의 명 령지 배 체제로부터 자유민주

질 서로 이 쌘하기 위한 토 대가 구축되 었고 , 서독판계 법 의

동독적용과 연방정 부기 관 관할권의 확대릍 통해 기 본법

23조 에 의한 동독의 편 입 의 기 초 정지 작업 이 완료되 었읍 .

· 또한 경 제적 인 측면 에서 보 면 동독지 역의 시 장잠재 력을

감안 이 미 성장한계 에 도 달한 서독의 기 업 이 동독에로의

루자기회의 확대로 상아 진 출할 경우 동독의 수요증대 에

힘 입 어 년간 추가성장도 기 대할 수 있고 , 동독기 업온

서구자본의 유치 로 기 업 이 활성화되 면 동독노동자들의

입 금 이 상승하고(물론 임 금 이 서독수준에 도 달하기 까지

서독의 사회보장체게로 생管수준의 동짙 촤에 힘 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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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리 가 창출되 어 몽합된 동서독 경 제가 일 정과도기

( 5년정도 )를 지 나면 계속 성장 . 밭전해 나갈 수 있다는

서독 경제력 에 대한 확센 에 근거하고 있옴 .

o 독일 통일 기 금 ( Fonds Deutsche Ei n hei t ) 조성

- 통독과정 에서 발생하는 재정 적자보전과 동독경 제 재 건 에

필효한 ‥ 

통독비용‥을 연방정부의 재정 압박을 가능한한

줄이 고 , 세금의 추가인상 없 이 조 달하기 위 해 l , 1 56 억 m( 의

통일 기 금을 조 성 키 로 함 .

- 재원조달

· 연방에산 절감액 ( 288 억 DEl) : 분단종식 과 더불어 절감이

가능한 국방비 , 베를린시 및 국경지 역 지 원곰 , 동독이 주인

겅착지원금 충당
I

· 각 주와 군 · 읍의 동독지 역 내의 통촤쌩창과 동독국가 재정

적자로 인 해 발셍할 인플레 이 션을 줄이 기 위 해 향후 4년반에
t

걸쳐 분할지원( 
'

38 : 228 억 OM ,
'

3 1 : 353 억 m(,

.

'

S2 : 288 억 매1, 
'

33 : 2C a억 DM, 
'

S4 : I S 8억 DM)

0 재산권 처리 에 관한 합의 ( 
'

3S . 6 . 15 )

- 소 련군 점령 ( 
'

45- 
'

49 )하에서 토지 개역 에 의 해 이루어진

몰수재산온 반촨되지 않는것을 원칙 으로 합 .

· 소 련과 동독정부는 당시 취 해진 조 치를 철최 하지 않기 룔

바랄 .

· 서독정부는 통독의 원만한 외 적 인측면 처리 를 위 해 동독
k

의회 에서 국가보상 차원에서 고 려하도록 결 정 유보

-

'

4 3년 이 후 몰수된 아래해당 재산에 관해서는 신 고 릍 받아

반香 또는 배상여부릍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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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디상 청구권

· 압수 또는 신 탁관리된 망명자의 재산

· IS45. S . 8부티 1 953 . 6 . 1 1까지의 기 간등안 현 동독지 역에

상주한적 이 없 거나 적 법하게 동독으로부터 출국한 자로서

상기 기 간내에 이 미 서독국민 이 된 자의 소속재산이 기

때문에 임 시 로 국가의 관리 하에 있는 재산

. 국가의 판리 하에 있는 외국재산

· 전 소유권자가 취득자 , 국가기관 또는 제3자의 불법한

행위로 인 하여 상실한 재산

. 고 익의 임차료 및 이 로 인 하여 발생한 채무의 중하로 인하여

압류 , 소유권포기 , 증 여 ( 부상양도 포 함 ) 또는 상속권 포 기骨

롱하여 공유재산으로 연 텍지

· tS52 . 3 . 28 파산된 농가에 판한법 령 (GSL NO . 38 , 226 페이 지 )에

의하여 1 953 . 2 . IS 이 전애 소 유권자의 근로무능력 또는

지1정난으로 인 하여 신 탁관리 하에 있게된 농가의 청구권

- 이 전 소유자들은 동독에서 마지 막 상았던 곳의 지 방앵정
u

기관이 나 , 거주지 가 없던 소유자들은 그 재산이 %위치한 곳의

지 방3정기관에 재산의 내용을 자세히 기 재하고 , 등기 부

사븐이 나 증거사진을 첨부하여 신고를 해야합 .

- 추후 채 겯핀 봉합조약 41조에 의하면 이 러한 재산이 다

반환되는 것은 아니 고 , 동독지 역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률로 규정되는 대지 나 건물의 경우 국민 경 제적

차원미1서 필요불가걸아다고 판단唱 경우 연 매상가격으록

보상되는 것으로 되 어 었용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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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몽독 총선을 위한 동 . 서독간 선 거협 약(Wah1vertrag) 체 결

-

'

sa . 8 . 3 동서독 양측정부애 의해 협상이 끝나고 , 논란끝에

s . 22 등독의회 에서 , 8 ·

' 

23 서독의최에서 각각 비 준된 선 거

협 약은 서독선 거법을 모체로 일부 주요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되 어 있음 .

- 양측은 전체유권자의 w 미 만 득표한 정 당은 의 최 에 진출하지
4

못하되 , 동독평촤혁 명읕 주도 앴고 다른 대중정 당과 연합하어

공천명 단 작성후 5% 이상을 득표하면 의 회진 출이 가능하도록

합의합 .

- 동 협 약에 의하면 328 개 선거구에서 555 명의 의윈이 선 출되도록

되 어있各(기존 서독은 $S9개 선거구에서 5 1 8명 이 선출되 었음 )
T

- 헌법 재판소 동 · 서독 총선을 위한 선 거협 약 위 헌판곁 ( 3 . 2S )

· 녹색당 , 공촤당 , 좌파연합/PDS 제소에 대 해 재판부는 5%
4

l[lausel의 전체독일 적 용이 창설한지 1년'도 안된 동독의

소수정 당에게 의 최진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으로 기 회 균등의
x

원착 에 어긋난다고 보고 위 언 판결

· 판겯문에서 판사들온 동 · 서독을 각각 두지 역으로 나누어

5t[b l(l au s 이 을 따로 걱용 득표수를 징 계 하는 방법제안

- 동 · 서독 통합후 처음'옅린 국최 에서 새로운 선 거 법 통과

o 동독의 회 , 서독에의 동독편입 결의 ( 8 . 23 )

- 연정 내 에서도 오 랜 논란끝에 동독기 민 당(CD[l) , 독일 사최 연합

( DSl] ) , 사민 당(SPD) , 자민 당(FDP) , 공동으로 발의 된 기본법

23조 에 의한 I S . 3 서독에의 동독 편입 결정 제 안을 3분의 2의

찬성 ( 234 : 62 )으로 가결됩 으로써 41년간 지 속되 어온 동독( 
' 

샘 .

1 8 . 7 국가수립 )온 소멸되게 둬 .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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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 a 일 로 편 입 일 겅 이 확정 된 배 경 에는 기 민 당이 등독 조 기

편입 을 통한 국가몽합으로 동독 경 제 · 사회 를 안정 촤시 켜 아

한다는 연정파트너인 사민 당과 독일 사최 연합 주장올 수용

하면서 , 1 8 
. 1 4 실 시 될 동독 주의회 선 거로 지 방정 부가 구성필

때까지의 동독내 앵정공백상태 기 간을 최 대한 줄이 고 , 특히

동독의 외적 인 측면의 원만한 국제 적 인 정을 위 매 3 . 1 2의

"

2-lu4"회 담의 곁과가 I R . l- 2 양일 간 얼리 는 구주안보뎔 력최의의

35 개국 외상최 담에서 추인 되 기 롤 바라는 서독정부의 의 견 이

반 영 되 어 동 최 의 가 끝나는 바로 다음낱로 낱짜가 정 해졌合 .

- 동독의회의 통독결의 에 대 해 서독수상 졸온 43 여 년만에 헌법

정신 인 독일 통일과 자유가 실 연되는 모든 독일 인 을 위한

" 

촨희의 낱(Tag der Freude ) 
" 

이 도 래 앴옴을 자축하여 , 조국

분단으로 인 해 毛 었 던 아픔들을 되 새기 며 돝이 켜보고 , 헝 가리

국경 개방 선 언으로 부터 동독내 민 주적 . 평화혁 명올 거 쳐

통독이 결겅 이 있기 까지 엽 력 해준 동 · 서 방의 우방들에 감사함 .

- 사민 당의 수상후보 라퐁톈은 동독면 입 선 언과 관련

이 제까지 조 기 통합을 주장한 사민 당의 입 장이 반영되 었옴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 면서 , 이 러한 국가통일 이 진 정한 통일

- 즉 , 양독 국민 들의 생활의 짙 과 수준에 차이 가 없 어지 는

싱·태 - 의 전제조건 이 되 기 를 희 망한다고 언급 .

- 동 내 정 당중 동독공산당의 후신 인 PDS 와 연합 3 2/ 녹색당 등

좌파들은 이 편 입 곁의 에 반대표를 던지 고 비 난하였는바 PDS

당수인 기 지 는 동독의 최 가 
"

동독의 종말"을 결 정한 것 뿐이 라고

논평 하며 동 . 서독 의 진 정한 동합이 아닌 단순한 합병 형식 으로

전락된 이 와같은 통합방식 을 M

'

] 난앴음 . 연합 9a/ 녹색당측은

편 입 선 언을 
"

무조 건 항복 
"

·

"

백지 수표 위 입 
"

등,의 용어를 쓰 면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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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난雙는데 동독정 부가 독자성을 유지 하지 못하고 협상욜

이 끌어가고 있옴을 강력하게 항의 하였옴 .

o 통합조약(8ini un gsver tr g ) 형상 체 곁

- 8 . 3 1 서독엽상대표인 쇼 이 볼레 내무장관과 동독 수샹실

정무차판인 크 라우제는 2개월이 넘는 협상끝에 통합조약에 서명

管으로써 . 각 분야에 걸친 양독관계 몽합에 따룐
.

마지 막
고

법 적 구체화 작업을 마무리 짖 고 , 독일 통일 을 향한 역사적 인

결 정 에 합의함 .

- 통합조약은. 전분 , 3장 45조의 본문 , 부속의정서 , 부속관계

법 령등으로 구성되 어 있옴 .

T

- 조 약안 주요내용 .

. 동독 편 입으료 새로운 주

'

구성 , 수도는 베르린

· 기 본법 관련 : 새로운 기 본법 발효지 역 . 편 입 과 관련된

기 본볍 개정 · 폐지 · 삽입 부분 , 장래 헌법 개정 , 등독지 역에서

거둬들인 재정수입의 연방 정부와 주 · 시 · 군에 대한 할당 ,

.

전독일 에서 거둬들이 는 세금의 동 · 서독 지 역 에의 분管 ,

통독기 금의 배당

. 법 령의 조 정 : 동독지 역 에 동조약상 별도규정 이 없는한

연방법 적용 . 연 방법 및 해당 eo법 에 어긋나지 않는

주 관할에 속하는 동독법 령온 계속 유지 합 .
EC 에 관한

제규정 편 입 과 동시 적용

. 국제법 상 조 약 및 합의사항 2 서독측의 국제법상 조 약 및

합의사항 계속 유효 . 동독측의 국제법상 조 약들은 당사자들과

.

논의를 거 쳐서 결정 ( 다만 신뢰보호 , 관련국들의 이 익 , 서독측의

계 약상의무 , 자유 . 민주 . 법치국가적 기 본원칙 에 따라 작업

진 행 ) . 8C의 관할권과 간련된 부분온 EC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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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댕정과 법骨집 행 : 현존 동득지 역의 공공기 관들은

주정부의 관할이 휩 . 기본법 에 명시 된 관할권에 따라

업무를 담당했던 기관은 연방정부 판할이 윕 . 주지사 선출

( 18 
. 1 4 ) 까지 전권위 입 자가 대리 쟬정 . 법치국가적 원칙 에

어긋나지 않는한 동독지 역 에 서 이미 곁정된 사법심 판 및

공공행겅기판 결정사항 효 력 지속

· 공공재산과 부채 : 등독의 재산은 기 본법 에선 주겅부
暑

재산으로 규정 하지 않는한 연방정부 재산이 됨 .

stasi 업무수앵에 사용하던 재산온 신 탁청 에 귀속 .

행겅재산이 외의 국가재정 재산은 연방정부의 신 탁관릭 하에 骨 .

부체는 특별재산에 의해 인수되는데 이 특혈재산은 연방

재무장관 판할이 뒵 . 이 특별재산은 
'

S3 管 애체되 며 ,

그 이 후는 신 탁청 이 총 부채를 인수하며 , 각 주등이 나누 어

부담하게 . 신 탁청은 연 방정부 공법기관으로서 그 임무릍

게속 수행 . 동독의 국유재산은 등독지 역 에 제반조치들을

위 해서만 사용 . 신 탁청 에 부 어된 신용대부 창설 한도익을

1 7 8역 DM에서 258억 DIt으로 인상 . 동독 국영 철도와 동독

체신온 흑볍재산으로 설겅되 어 관리 핌 . 동독지 역의

경제성을 높일수 있도록 사회 간접자본 시 설을 확충하는

경제적 장러조치름 강구하머 , 중산층에 대한 각별한 고 려하에

균영있는 제구品 창출을 위 해 합 . 대회A제관계중

특히 Comecon 국가에 대한 현 조 약상의 의무는 신뢰보호를

받음 .

· 노동 · 사회보장 · 가족 · 부녀 · 보 건 · 환경보호 :

등판>il법의 통독후 통일화작업 추진 , 동복.지 역 근로자는

57 세부터 준노년 연금을 지급하고 또한 동독 연금법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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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지 역 에만 과도기 적으로 적용하는데 이 는 이 지 역의

입금 · 봉급 · 연금 수준을 서독의 주들과 균동하게 하는

것을 복표로 합 . 통독후 입 법 기 관은 남녀권리의 균등화릍

위한 입 법제도를 계속 발전시 조1 . 자율적 인 청소년단체

육성 · 밭전 , 동독지 역의 제반 의료수준이 꾸준히 개선되도록

노 력 , 환경문제는 예방의윈% , 원인 야기자 부닿의원척 ,

협 력의원칙 에 의 거 동독의 생 태학적, 수준을 서독수준으로
고

향상시 조1 .

· 문촤 · 교 육 · 과학 · 체육 : 통일 독일의 세게속의 위상은

문촤국가로서 비 중에 좌우뒵 . 동독지 역 주정부들 문화 ·

夢

예술의 보호와 진응.임 무를 수행해야함 . 방송온 국가로부터

독깁핀 공법 인 에 의 해 운영되 며 방송대리 인과 방송자문

위원회 가 구성 뒵 . 방송기관온. 연방국가적 성 격 에 따라

각 주정부로 분산 · 이 양苟 . 동독에서 취득된 교 육관련

각종 자격 , 학위 등온 동독내 지.역 에서 계속 유효하며 ,

기 타 서독지 역 내 에서는 동등인 정 에 관한 해당관청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자격의 동등여부 겉정뒵 . 동독지 역의 학문과

연구분야 개 혁문제는 학숱심의회의의 감정 서 ( 
'

3 1 . 1 2 . 3 1

보고서 제출 )를 근거로 결정함 . 동독 과학아카데미 는 순수한

학회로서 계속 존속 . 제반 체육기 구는 자치 체 제로 개 편 .

동독의 우수경기종목온 장래성 이 입 증되 었을 경우에만 육성 .

함

재산권 처리 에 관한 규정 
·

'

38 . 6 . 1 5 재산권 처리 에 관한

양독정부 공동성명서 내옹이 근간읕 이룸 . 득별법 이 겅하는

바에 따라 득정재산이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고 용을 퍅보하고

창출하는데 필 요불가결하다고 짠단되는 투자목걱 에 사용될

때는 반환이 이 루 어지 지 않고 보상만 이 루 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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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파견 : 통독선거가 치루 어지 기 전까지 동독온

144 명의 의윈울 선출하여 연방의회 파견

. 조 약曾효 : 발효에 따른 양독간 필수전제사항들이 성취
.

.

되었다고 양정부가 롱지 하는 날로부터 발효 . 편 입 완료후는

연방법규에 해당하는 법 률로 게속 존속 .

o 동일 통일의 날( I R . 3 )

l

- 베릍린 에서 공식 · 비 공식 행사 개최

다 . 롱일과정 주요일지

< 1 583년>

l - 4월 : 동배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 동독을 曾출하러는

등독민 23 여명 이 몰 려들기 시 작하면서 헝 가릭 , 체코등

제a국으로 불 려등 .

s . 2일 c 헝가릭 - 오스트리 아 국경 장애뭍 철 거 , 개방튄 국 경을

. 탈출구로 착안 , 오스트 리 아를 거 쳐 서독으로 달출 시 작

5 . 7일 : 동독 지 방자치 선 거 부정 규탄시 우1 발생 ( 라이 프치 히 )

5 . 23 일 c 서독 건국 4S 주 년 기 념 일

6 .
6일 r 서독정부 , 동독피 난민과 동구정착민 대상 정착안정급·

지불 결정

6 . 1 2일 : 쏘 련 고르바초,프 서독 방문 , 독 · 쏘 공동성 명 발표 및

t I 개 협 정 체 결

7 . 1 6일 c 약. 38 여명의 동독민 이 부다페스트 서독대사관으로 퍼 신

' 

8 . 1일 : 헝가리 - 오스 투리 아 국 경봉쇄 철폐선 언 , 동독피 난민 급증

8 . 1 9일 c
.

등서독 장벽 설치 이 후 최 대규모(약93명 )의 피 난만이

엉가리 - 오스트리 아 국경을 몽과 , 서독으로 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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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1 6일 : 헝가리 , 동독간에 체 결틘 제 3국 출국제한조약( 1 96S년 )의

효 력 정지 . 동독내 민주개혁과 사회주의 개역을 주장하는

신 광장(Netles Forum) 이 창립

I R . 4일 : 체코 , 득별열차편으로 동독민 l , 5 3 8 여 명의 서독으로의

출국 허용 . 동독 , 체코로의 자유 여 앵 제한조치

(8. 7일 : 동독 정권수립 4S 주년 , 쏘 련
,

고르바쵸프 동독 방문

I R . 1 8일 : 동독 , 호네 커 서기 장 사입 , 크 렌스 신 임 서기 장으로 선출

.

1 6 . 1 3일 : 서독 , 동독에게 경제원조제공 용의표명

l g.23얼 r 등독 , 라이프치 히 시위 ( 38 만명 )

1 8 . 25일 C 동독 , 드 레스덴 시 위 ( 1 8만명 )

1 3 . 26 일 c 콜-크렌츠 통화., 서독정부가 동독시 빈권을 인 정할 것을

요구

1 8 . 27 일 : 동독 · 난민과 평화적 시y자들에 대해 사면조치

I C . 2S 일 : 동베를린 , 2 , 888여명 이 장벽사망자 추모모임 , 최초

장벽 철거 요구 시위 
-

1 9 . 3S 일 : 동독 , 전 역의 대도시 에서 대규모 시 위

· 

동독노조 , 노조운등의 전판율 공표

1 8 . 3 1일 2 크 롄츠 서기장 쏘 련 방문푸 개역 약속

I l . 3 일 : 프 라하주재 서독대사관 , 등독민 4 , aaa 여명 육박

1 1 . 4일 : 동 베를린 , 약 1 8R 만명 이 동독의 개역을 주장하는 최 대

규모 시위 발섕 . 동독 대고시 대규모 시 위 독산

I l . 5일 : 서독정 당 , 동 · 서독 국경 개방 요구

I l . 5일 : 등독 . 국외 여 앵법 안 밭표

- 제 안없는 여 앵 , 자유선거 , 언론 · 출판 . 접 회의 자유 ,

야당의 허용 , 국가 · 경 제 · 사최개혁 등올 요구하는

대규모 시 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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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 7일 : 동독 , 정부 총사되 , 중앙위윈회 개편 및 크 린으 피 선

I l . s 잉 c 동독 , 베릍린장벽 (국경 ) 개방

- 자유선 거 , 공산당의 정치권력독접 종식 등 추가개혁

요구시위 계속

- 서독 수상실장판 및 각정당 대표 , 성명발표

- 쏘 련 , 동독의 개혁을 환영

- 서독 , 최초로 동독난민 정지 동이 일 기 시작

I l , I R일 : 등독공산당 , 광법한 개혁 안 공포

서독 暑수상 , 昏랜드 방문 중단 , 서베를린 환영 대회 참석

I l . 1 3일 : 동독개각 , 개혁 파 한스 모드로수상 지 명

]니 . 1 6일 : 등베를린주재 서득상주대표부 업무재개

서독여당 , 동독정부가 사회주의 개획 겅 제를 버리고 사회

시장경재도입 을 경제원조 조 건으로 주장

I l . 1 7일 : 동독 , 내각기1 편 , 서독정부와 긴 밀한 협 력 강조

동 · 서독 국경 , 1 86만명의 동독어행자로 혼잡

I l . 1 3일 : 서독 기 업 인 , 대 대적 인 동독지 원 촉구

I l . 1 3일 : 서독 및 서베를린방문 동독인 258만명 돝파

I l . 28 일 : 서독 수상실장관 , 등베를린 방분 , 서득의 대등독 원조 엽의

- 서독여앵을 %원하는 동독민 비자신 청 l , 82a 만명 육박

- 동독 고 위층 호화생활이 공개

- 라이프치 히 I C만명 시 위 , 자유선 거 初 공산당 독접권

배제 요구

- 서독 , 합리 적 고 환조건과 합께 여행기금 설정게획

l l .
2 l 일 : 동독' , 경 제자유화 정 킥 밭표

I l . 22일 : 서독 공산당 , 인탁회의 제 안 및 선 거법 도달

I l . 24 일 : 등 · 서독 국경 개방이 후 동독 이주빈수 45 , aaa 여며에 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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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 27 일 : 라이프치 히 읠요시위 2S 만명

서독 연방하원의장 , 동 · 서독 의회간 공식 관재 수립올

동독 선 거후 주장

I l . 28일 : 골수상 , 국가연합형 태의 동서독 통일 방안 밭표( 1 8개항 )

1 2 
. 1일 : 동독헌법에서 공산당의 정치 주도권 조 항삭제

1 2 
. 3일 : 동독공산당 , 중앙위윈회 및 정치국 총사퇴

4

크 련츠 , 당서기장 및 국가평의최 의장직 사입

1 2 . 1 1일 : 베를린분할 4개국 최 담 개최 (서 베릍린 )

1 2. 1 3일 : 동서독 정상회담 , 양독 
"

조 약공동체 
"

구성 공동선 언
J

1 2 . 22 일 : 동독 , 동서독 분단의 상징 인 브란 부르크 문을 28 년 만에

개방
J

< l 3s8 년 >

l . 5일 : 라이프치 히 ( 1 5만명 ) 등지 에서' 양독 통일주장 대규모

시 위 계속

l . 28일 : 동독 
" 

원탁회의 
"

, 3월 I S일 의'회선 거 3 . 1 8 일로 곁정

. l . 38 앝 : 모드로수상 , 모스크 바 방문 , 고르바쵸프가 동독에

' 

이 의 없음을 확인

2 . 1일 : 모드로수상 ,

"

독일동일 에의 길 
" 

성 명 발표 , 연방제에

업 각한 계 약공동체 성 립 이 라는 4단계 통독안 제의

2 . 3일 ) 콜-모드로수상 , 비 공식 회담(파리 )

2 . 1 8일 : 콜수상 , 쏘 련 방문 , 고르바쵸프와 회당

2 . 1 1일 : NATO- 바르샤바 회 답(오타와 ) , 양독의 자결권 인 정
w

6개국 외무장관 회의 , 6개국( 
"

2{4" ) 몽독기구 설치

2 . IS 일 : 모드로수상 , 서독 방문 , 콜수상과 회 담

- 몽일통합 준비위원회 구셩 에 관한 합의

,

- 서독 , 동독지윈위해 57 억 마르크 예산 증액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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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2 일 : 동독 , 군룡합 회 답 제의

2 . 24 일 c 서독 콜수상 , 미국 방문 , 부시 대옹령과 회 담

3 . 1 8일 C 동독 총선 실시 , 우파연합 압승

4 . 5일 c 서독의회 , 동서독 화패 . 경 제 . 사회 통합 방안 마련

4 . 7일 : 동독의회 , 기 민당의 드 메지 에르 수상 선출

4 . 23 일 r 골수상 , 양득화페 교 환비율 1 네 원칙 곁 정

4 · Z7일 : 양독간 국방장관 · 최초회답 , 옹 독일의 NATO 가입 논의
4

5 . 5 일 r 동서독과 4 대 전승국간의 제 1차 
"

2{4 회 답" 개최 (뵨 )

- 독일 민족자결권을 인 정

5. 6일 c 등독 , 최초의 지 방자치 단체 선 거에서 동독 기 민 당

게 1당으로 압승

5 . 1 6일 2 서독 , l , 15S 마르크 
" 

통일기금" 조 성 착수

5 . 1 8일 : 동서독 , 제 1차 
" 

화페 . 경 제 . 사회 통합에 관한 국가조약Wl

조 인

6 
. 1 9일 : 동독의회 , 당사최주의 헌법 개정 의 결

6 . I S일 2 서독 , 대소 58 억 마르크 경제차관 제봉계휙 발표
눔

서쪽 국경 불가변성 인 겅 곁의 안 채 택

6 
.

22 일 C 제 2차 
" 2*4회담" 개최 (동베를린 )

쏘 련 , 통독후 연합군 단계 걱 철수 제 안

E 
.

25 일 r 유럽공동체 (EC) 1 2개 회 원국 정상회 담 개최 ( 더블린 )

쏘 련 개혁추진 지 원을 위한 차관 , 경제훤조 합의 ( 약 15 억붙 )

e . 27 일 r 동독 . 국경 검문소 폐지 , 완전 자유왕래 실 연

7 . 1일 :
'

통화 · 경제 . 사회 통합 국가조약ww 밭효 및 동서독 국경

완전폐채 밭효

7 . 5일 : 11AT0 정상회답'(턴 던 ) , 바르샤바.조약 기구간 냉 전 종결 논의

7 . 6일 r
" 

통합조약"(저1 2차 동서독 국가조약 ) 체 결을 위한 형상개시

(동베를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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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 3일 7 선진 7개국(07) 겅상회담 개최 ( 퓨스턴 )

7 . 1 4일 : 콜총리 , 쏘 련 방문 , 고르 바쵸프와 회 담

- 통독의 NATO 잔류 수용 . 동독주둔 쏘군 철수

3- 4년으로 유예

7 . 1 7일 : 제3차 
" 2%4회담" 개최 (파리 )

- 폴란드 외무장관 잠석

- 평촤조약 체 결의 불펼요성 , 몽독군의 11AT0 간류

결정 . Oder-Nei ss e 국경 선 에 관한 최종적 인 겯정
4

7 . 22일 : 등득의회 주편성 ( 5개주 )에 관한 법률 통과
T

8 . I R일 : 통독총선을 위한 선 거협 약 협상 타결

8 . I l- 1 2 : 동 · 서독 자민단 통합

g . 1 7일 : 동 . 쏘 외상최당(모스크바 )

- 양국 겅상회 담 이 후 후속협 약 협의 ( 철군비 용 논의 )
A

-

"

2+4" (모스크바 ) 회 담 준비

8 . 22 일 : 통독 총선읕 위한 선 거협 약 동독의 최 비 준

8 . 23 일 : 등독의회 기 본법 23조 에 의한 서독편 입 결의

서독의회 선 거협 약 비 준

8 . 3 1일 : 통합조약 협상 최종타경 , 서명

3 . 1 2일 : 제 4차 
"

2{4 최담"(모스크바 )

- 통독문제에 관한 최종합의서 채 택

3 . 13 일 : 독 . 쏘 간 선린 우호와 협 력 에 香한 조 약 체곁

3 . 14 일 : 등 . 서독 노조통합

3 . l g'일 r 등 . 서 베릍린 사민 당 몽합

3 . 1 8일 : 독 . 붙 뮌헨 정상최 담

- 프 랑스 주둔군 2년만에 절반으로 강축

- 양국이 유럽 통합의 중십 이 필 것 임 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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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6 일 : 동 . 서독 의회 통합조약 가곁

9 . 2 1일 : 서독 상원(Bundesrat> 통합조약 가곁

3 . 24일 : 바르샤바조약기 구로 부터 동독군 탈퇴 서명

9 . 25 일 : 동 . 서哥 카톨릭 교 회 통합

3 . 1 6- 28 C 동 - 서독 사민당 통합을 %위한 전당대최 개최

3 . 23일 : 연방 헌법재판소 통哥총선을 위한 선 거협 약 위 언 관결

s . 29 일 : 동독의회 연방의회 파견될 144 명의 의 원 확정
i

1 2 
. l- 2 c 동 - 서독 기 민 당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1 8 
,

l- z c 구주안보협 력회의 ( CSCE ) 외상회의 개최

I R . 3일 : 독일 통일의 날 공식 행사 개최

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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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科谷 2 0멱 列荊

( l ) 기 업 및 경제구조 재편을 통한 동독의 재 건

가 . 시장경제 체제로의 재편에
.

따른 동독지 역 경제붕괴

o 4C 년간에 걸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실 패로 전분야 겉 쳐 서방
A

기 업과 경 쟁 력 있는 업종 거의 전무
)

o COUSCON 국가들의 수주 격 감

- 과거 등독기 업의 대외무역중 7 88(a차지

(그 중 48%는 대소무역 )

w

0 서방기 업의 루자 장애요소

- 생산수단인 토지 와 건물에 대한 법 적 인 소유관계 미 확정

- 각종 인 . 허가 및 증명 서를 발'급해 줄 행정 체계 미 구축 득히

등기 업무 분야 전문인 력 부족

- 투자 입 지조건으로서 사회 간접자본시 설 미비

- 

o 구동독 국유기 업의 사유화 장애 요소

- 대부분
,

기 업의 배각조건이 종지 못합 .

. 노후한 환경정화시 섣 대처]비용 소요

. 과거 기 업재산의 과대 평 가로 막대한 구채무 존재

. 기 존 고 용계약관게 인수에 따른 부담

. 자본주의 적 회게제도 도 입 에 따른 개시 대차대조표

작성 지 연

- 매각이 안된 기 업온 정비 하여 매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4

해 야하나 막대한 경비와 경 영 인 력 소요

o 기 업구조 재 편과정 에서 생산성 향상을 능가하는 임 금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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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경 제구조 재 편 및 재 건 변황

0 통독이후 동 · 서독 경제규모 비 교 ( 
'

9 1년말 현재 )

w 3 . 1 8온 S2 년 3월말 현재

출처 : 언방겅제성 밭앵 
" 

신 설 연 방주 상황에 대한 주 요 경 제지 표 
"

( Ausgewaehl te Wirtschaftsdatefl zur La ge i n

'

detl n e uen

'

Bundesl aen derfl ) P. 3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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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업분야

-

' 

31 . 7 
.

7 농업구조 조 정 법 ( Landwirtschaftsanpassullgsgesetz)

올 통과시 켜 셍산수단의 소유권 확정 및 농업 생산 엽등조합(LPC)

구조개 편 추진

.
LPC 는 

'

외 . 1 2 . 3 1까지 해산되 어 엽동조합 , 가족농 형 태의
i

핼

개 인 자영농 , 회사농 등으로 다시 등록함 .

t

. LFG 骨 달되 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에게 공유자산이 던

농기 구와 재고농산불에 대한 겅당한 권리 보장

. LF0 의 구조전촨을 가속촤시 키 기 위 해 구조조정상 과도한

잉 여 인 력d 해고권을 LPC 이 사최 에 부여합 .

p

다

. 미 해 결 재산권의 소유권 확정 및 반촨과 관련하 여 LPC

이 사최 입 원들이 부채를 포합한 모든 책 임 올 嶺 .

-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 건

. 과도한 은폐산업 감소 (구서독과 비 교할때 2배정도 과도
4

인 력 존재 )

. 우수한 농기 게 , 질 좋온 제초제 , 비 료 사용 , 축사의 재 건 등

자본확층

. 개 선 능률 에 상응하는 급見지 급

. 재산평 가를 롱한 재산현황 파악 및 구채무 경 감
교

. 기 업의 규모와 가축수를 경 제·적 . 환'경보호적 펄 요 성 에

맞게 조 절

. 향토농산물에 대한 소 비자 신 뢰 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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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 원대 책

. 신 설농가 육셩을 위한 호조 건의 융자지 원

. 기 업농 구조조정 을 위한 기 업 청산 및 적옹보조븜 지 원 .

. 농지 정 리 지 원 및 농작물의 가 격 경 쟁 증대 책 마련

o 상공업 분약

-

, 국유기 업의 사유촤 지 속 추진

. 신 탁청 관리 I l , 555 개 기 업 중 6 , 44S 개 매 각 ( 
'

32 
.

3칠말 연재 )

. 사유화를 통해 1 35 만명의 일자리 가 확보되고 l , 28 8엌 DM의

루자가 보 장뒵 .

. 건설업 , 수공업 , 상업 분야의 사유촤 활발

- 기 업의 투자활동 촉진
.

. 구동독지 역 투자에 한하여 기 한부 平자보조금 , 특볕감가

상각을 허용하여 개 인루자 유치

.

' 

S1에 225 억 m(, 
' 92에는 435 억 매1 사기 업 분야 투자 에상

( Ifo 연구소 추정 )

. 투자촉진 을 g위 해 판련 입 법 제정 · 정비 ;
" 

기 업사유촤에

있 어서 장애제 거와 루자촉진 에 관한 법 
"

제정으로 미 해 결

재산 원소유자에게 반환원칙 의 예외 인 정

- 사회간접자본시 설 구축 촉진

. 교 통 , 우편 . 통신 , 도시 건설 , 환경보호 분야릍 중심 으로 한
4

낙후된 사최 간접자본시 설 현 대촤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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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롱분야 388 역 DIl( 
'

S2- 
'

85 ) , 우편 . 통신분야 sse % DEl

(.' 8 1 -
'

S7 )후자

. 사최간접자본시 설 조 기확충올 위 해 건설에 따른 기존의

앵정 인 . 허가 절차들 간소촤하는 특례법 마련중 .

- 기 업신설 현황
'

.

·

38년 이후 44만건의 영업신규 등록 
.

. 기 업신 설의 장애 : 영 업공간의 협소 ( 임 대료 상숭 ) , 유동

자금 먹 확보(소유권 관계 미확정으로 담보 제공 능력 미昏 ) ,

"

수주량 부족(구동독인들 서방제품 선호 ) 등

( 2 ) 사회적 통합 분야

o 동독이 후 구동독지 역 공식 걱인 실 업 및 . 온폐된 형 태의 실 업 현황
t

(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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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등 · 서독간 실 업 . 단축조업 추세 비 교

l i 독 % l 동독 % l

. . , .. ,

l....,..,

o 동독지 역 에서 서독지 역오로 유경헙자 . 전문인 력 이 주 지 속

- 입 금 격차 , 자녀고육 , 문촤셩활 향유 가능성 고 려

- 화폐 . 겅제 . 사회몽합 발효 이 후 1년동안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36 만명 이 주 ( 생管근거지룔 완전히 옮긴 사람 )

. 매년 1 7만명 증가 에상

- 집 온 동독에 있으면서 , 서독으로 출퇴근하는 사랍 35 만 ( 
w

3 1 년 )

o 동 . 서독지 역 간 생활수준 격차

- 실 업 노 동자

. 구동독 평균실 업수당 : l , S38- l , 1 28 DM ( 
'

SS 년 구동독

노동자 평군임 금 l , 647 01/니· 63- 68t}h 수준 )

. 구서독지 역 노 동자 1인 당 평균입 금 : 3 , 587 mI ( 
T

3 1년 )

- 공공기 관 종사자

. 2鬪 만 구동독지 역 공공기 관 종사자중 새로운 앵정 기 판에 인수

되지 못한 자들은 6개월 ( 5R 세 이하 ) - 8개웡 ( 5B세 이 상 )동안

.

최종봉급의 78t+骨 받는 대기 경과기 간올 거친후 자동실직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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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 4 8만에 이 르는 잔류 공공기 관 종사자들은 서독지 역 7謀

( 
'

32 . 5 . 1부티 )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고 있음 .

- 연금생활자

. 구동독지 역의 6R만명의 연금대상자들은 최소한 
'

S l . 1부터 545 mI

( 
'

S l .
7월부터는 인상되 어 688 mI)의 연금혜 택을 받各 .

구서독지 역은 l , 75 1 OM의 연금을 받고 있옴 .

- o 통독전에 비 해 구동독지 역 실질 임금은 삼승 ( I fo 연구소 ,

'

31 . 8월 조 사 )

-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독지 역으로부티 막대한 사회보장 이 전

지 출과 명목 입 금 상4에 기 인합 .

- 2명의 취 업자가 있는 4 인 가촉의 평균임 금은 3 , 68 1 DM으로 
' 83뎐에

비 해 실 질 임 금 28tA 상승

- l 명의 취 업자에 l 명 이 싣 업수당올 발는 4인 가족의 평균임 금은

3 , 436 mt으로 
'

89 년에 비 해 실질 입 긍 1 3 . l% 상승

o 정부의 적극적 인 실 업 및 사최보장 대 첵 마련
진

- 정부의 재정지윈을 동한 서독의 각종 사회보장체계 확대

. 대등한 의료 . 보건혜 택 부어를 위 해 의료보험기관에 국가보조

. 연금액 인상을 통한 연금생활자 격차히소

. 최저 생게수준에 미 달되는 빈곤게층에 사회부조금 지 급

. 무주택자에거] 주텍임 대 보조금 지급

.

'

3 1년 서독지 역으로 부티 동독지 역으로 재정 이 전 지출된

l , 5'3a 억 DNi ( IW 경제연구소 추정 )중 38th인 58B 억 이 후자부분에

활용되고 , S2% 인 95S 억 DM은 사회보장경비 (서독 수준으로의

실 업 수당 , 자너수당 , 주택보조금 등 ) 지 출에 사용되 었各 .

- 요s-



- 걱극걱 실 업 대 착 마련

. 각 기 업 쳬와 협 력 하여 고 용창출 조치 ( ABa) 확대

. 산업구조 개 편 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직 능을 개발하기 우1 해

전직 · 자질향상 훈련 실 시

u

( 3 ) 몽독과 관련한 재정문제

가 . 구동독지 역 주정부 · 지 방자치 단체 재정자립 도 취 약

o 세입 격팡의 원인

- 구동독지 역 기 업의 도 산으로 법 인세 부문 세수부진

- 구서독지 역 에 비 해 소득수준이 Q아 개인소득세 세수부진

- 국유재산의 사유화 부건 으로 재산세 부문 세수부진

- 세무얠겅체계외 미확립 으로 세원포착 미릅

o 조세수입 연촹 ( DIW 연구소 추정 )

-

'

인 년 구동독지 역 각주는 구서독지 역의 1/3 , 지 방자치 단체는
a

l/IS 수준

-

'

95년까지 구동독지 역 경제재건으로 그 격차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 나 l/2 수준 유지 추정

- 주삔 1인 당 조세수입 연황
(단위. : 미i) .

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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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동독지 역 재 건 에 밀요한 재정지 출수요 증가

( 단위 : m()

l . .. .. . . . .... . . .. l L溫, l
l - 偶·4 判 判.. 競 判 l , , ,,, . j
l - 利 . 判 .Il 

, 利軻.. 判 判, . l , , ,,, . j
l 채권 ' 채무 차 及 l i
i - 干동 . 복 及상 l 1 5· l
l . 沖崇 紂 , , w , 貌 ·M, .. , , ,,. j l
l - . 發 討卷 l ,,, . l
l . 科利 脅何 . .. . . j L燈, l
l (과거 서독지 역의 못사는 주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 ) i 

' 

j
l l l

i - 환경정촤시 설 루자 l 2 , 886 억 l

l - .列 利 l , , ,,, . l
l . . ,,,% , .. ,,, . , .. ,, . , .. , , . l l
i - . .. .M .. . .. i , , ,,, . i
l ,

- .... .. .. l ,,, . l
l -

'

.. . .... . . .. l ,,, . l
l - .... .. . .. , . .. l ,,, . j
l - …… l ‥‥ i
i - 농 平恐 한 骨 l 7C l
i . ...判. . ... , .... , .... .... l l
l 각 기 금에서 각출骨 요율 旻정으及 지 원 l j
l . 骨 ( … 骨 ) 骨 산 을 昏 l 오 l

으로 향상시 키 기 위한 자본 연 대촤 또는 신규투자 l l
l l l
l -

'

3 1년 曾 연재 구동독지 역 생산성온 서독지 역의 28 . 7% l i

총 게 i 약 2星 l
* 대사관 추정치 ( 각종자료 참고 자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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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기 추정 에 의 하면 매 년 2 , aaa억 DM 이 상 소요

- 이 중 구서독지 역 에 서 구동독지 역으로 공공부분의 이 전 지 출액

( 연 방경제성 제공 )

(단위 : I E억 DM)

l 6 · 

怨.淫 相 j I R6 l 1 25 l
l , . .. ... . l ,, l ,, l

( ' 見 ' ) 출

l 
8 · 

混끈 判 巷 判 l 退 l 里 l

주 : ( l ) 각 부처 통독관련 부문 세출에산 총액과 총 이 전 지출액이 다른

이 유는 각 부처 에산에는 대동독 직 접 이 전 액 이 외 에 구서독 
'

지 역을 포 합한 국가전체와 관련된 에산이 포함되 었기 때문임 .

( 2 ) 동 보고서 
' 

다 
' 

에서 제시 한 
"

독일 롱일 기금" 연도별 지 원 액과
다룐 이 유는 

"

독일 동일 기 금 
"

중 일 부는 연방혀1산에서 지 불하기
때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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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는 사기 업 분야의 투자에 의존

·

'

3 1년 255 억 DM, 
'

82 년 에는 435 억 미( 루자 예정

다 . 통독비 용 확보룔 우]한 각종 재원조달 수단

o
"

독일통일 기骨'에 의한 지 원 :
'

S4 년 에는 완전 소진

- 연도별 지윈액
(단위 : 십 억 mI)

- 주민 수에 비 례하여 각주 · 지 방자치 단체에 재정 지 名

0 세금인샹조치 롱한 재윈 마련

-

'

3 1 . 7 . 1부티 2년간 한시 적으로 인상

- 인상내용

. 개인 및 법 인 소득에 대한 7
'

. 5t 추과과세 : 223 억 mI

( 
'

8 1 · 7부티 1년간 한시 적 인작)
. 석유세 , 담배세 , 보업세 : 매 년 1 66 억 mI 추정

.

- 국민의 추가부담액
( 단위 2 DIl )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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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개인소득이1 대한 담세율 변촤 추이
(단 : %)

o 적자재정 운용

- 지 속걱 걱자재정 운용은 공공부문의 자본시 장 차입 을 증가

시 키고 , 결국 이 자율 상승으로 인한 루자저해로 동독

지 역의 재 건을 어 렵 게 할 수 있옴 .

- 방만한 팽창에산 운용온 경화로서 마르크화의 신뢰문제와도

관련되 어 샹당한 비 판이 대두되고 있음 .

- 공공부문 적자 누계역 (연 방정부 , 주정부 , 신 탁청 , 각 특볕

회계 , 연 방철도 , 연방우편 걱자 포 함 )

( 단위 : l a 억 ONl)

o 각종 흑별부과금 도 입 검토

- 동독지 역 고용촉진을 Al한 십 업수당 기 어급 증액 :

미1년 249 억 OM

된

- 환경겅화시 설 개수를 목적으로한 환경득볕부화금

o 통독으로 경 제적 이 득을 누린 계층으로부터 일 정 액의 연 대

기 어금을 징 수하여 부담올 조정 ( Lastef1aus g I e ich)하는 안

논의중

.

- 이 전 몰수재산을 반환할는 사랍요로부터 일 정 엑 징 수



- 이 전 몰수재산에 대해 보상을 받는 사람으로부티 일 정 익

징수

- 부동산 , 주식 , 저축 , 보험 등의 분야에서 수익 읕 올리는

장사는 사람에 대해 일 정 부답액 징 수

* 전후 서독에서는 1 952 년 부담조정 법 ( Lastenau % l e ich) 을

입 법화하여 전쟬에도 붙구하고
'

자기 재산을 유지 할 수

있 었 던 사랑들로부터 일 정 액읕 징 수하여 소 련정 령지 역으로

부 티 재산을 잃고 쫓겨난 실향민 이 서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바 있옴 . (부담조정 기 금에서 
'

SS 년말까지

총 l , 938 억 DM 지 붙 )

( 4 ) 소유 · 재산권 문제

가 . 공귄력 에 의 해 몰수된 이 전재산권의 반환 및 보상

0
'

4S- 
'

48 (소 련정 령 하 ) 토지 개혁 에 의한 몰수재산은 미 반환

- 약 32a만 ha로서 구동독지 역 토지의 l/3 에 해당

-

"

W" 회 담액서 소 련측에 양해사항으로 홍합조약에서 미 반촨에

동 · 세독 합의합 .

- 이 전 소유권자들은 상기 통합조약의 규정들이 기 본법 (헌법 )

제 3조 ( 평등권 ) , 제 14조 (재산권 ) , 제 7S조 (기 본법 . 걔정 불가

사유 )에 위 배된 다고 언법재판소에· 제소蠻으나 재판부는 합헌

판겯을 내 림 .

. 통합조약 4조 Sr, 5에 의해 기본법 1 40조 2항에 삽입 된

상기 볼수재산의 미 반환 방침온 , 73조 기본법 개정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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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서독의 국가권력 이 사실상 그리 고 법률적으로 동독

지 역 에 미 치 고 있지 않았던 접을 감안하면 , 마치 외국의

국가권력작용에 의한 제音조치 에 대해 그 어 떤 책 임 을

질수 없둣이 당시 소 련점 령군이 핸한 몰수조치 에 대해서도

책 입 올 질 수 없으므로" 기본법 제 14조 (재산권 )에 위 배 .

되는 겆온 아니 라고 판시 합 .

. 다만 기 본법 제 3조 ( 평 등권 )에 의 거 입 법권자는 사후
s

보상에 관한 적 절한 규정올 마련할 것을 판시합 .

- 이 빤결에 의 거 재무성온 연 재 과거 불수재산 보상에 관한

입 법 추진 중임 .

. 보상온 당시 의 시 가를 기준으로 하되 , 그 간의 시 간경과에

따룐 이 자를 게상하 여 주는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으나 ,

막대한 재원이 소요뒵 것으로 보임 .

o
w

43 . 1 3 . 7이 후에 반법치 국가적 방법으로 몰수된 재산권은 재산법

( Vermoe gensgese tz)에 의 하 어 이 전 소유자가 반환신 청올 할 경우

반환을 윈칙 으로 합 .

- 담당부서 인 Amt zur Ite ge l un g o ffener Vermoe gens fra gen 에서

이를 심 사 . 처리 하고 있으나 막대한 행정 인 력 소요

. 빼1년 말 연재 1 15만명 이 264 만건의 재산에 대해 신 청 앴으나

8만 5천 건 ( 처리 율 3 . 2%> 해결

- 다만 재산법 제3조에 의 해 공공단체 ( 에를 들 어 지 방행정기 관 )나

신 탁청 이 관리 하고 있는 재산일 경우 아래와 같은 조 건하에 서는

구동독지 역 平자骨 촉진 하기 위 해 반환신 청 에도 불구하고 반환

되지 않고 신 탁청 이 나 지 방자치 단체에 의 해 직 접 임 대되 거 나

매각튈 수 있옵 .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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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지 나 건물의 경우

. . 고 용을 창출하거나 유지 하기 위해

. . 주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할때

. . 긴요한 사회간접자본시 설의 조성 에 필요할때

. 기 업의 경우

. . 고 용을 창출 , 유지 하거나 , 경쟬력올 제고시 킬 때

. . 이 전 소유자가 기 업을 더 이 삼 운영한다는 보장이

없을 때

- 이 러한 개인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침 해로 간주되는 득별에외

규정온 
'

S2 . 1 2까지 한시 적으로만 적용뒵 .

디

경우도 무자법 ( Invest 1 t ion%esetz )에 의 해 반환신 청 에도

불구하고 제3의 투자자에게 매각 또는 임 대될 수 있음 .

. 이 경우에는 투자자가 루자증명 서 ( Inv純 i t i on s -

b*믹h*i n i un )를 시 · 군 지 방행정기 관으로부티 발급

받아야 하는 바 , 발급조건은 상기 재산법 에서 정한 기준과

등일 함 .

- 재사유화 과정 이 진 형되는 동안 이 전 소유자가 기 업을 운영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 소유권 관계가 법 정으로 확정

되지 않온 경우라하더라도 입 시 적으로 소 유권리 를 지 정

( 8i nwe i sun g ) 받아 기 업올 자기 첵 임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 이 러한 입시 적 인 권리 지 졍올 받기 위 해서는 이 전 소유자가

재산법을 당당하는 해당 주정부기관에 신 청 서를 제출하여
고

아래의 사항에 대 하 여 십 사룔 받아야 합 .

. 신 청권자가 기 업올 원래의 목적 대로 운영 하며 , 다른

불법 적 인 옥적으로 사응해 서는 안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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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청권자는 기 업 이 정비 해 야 할 골 요 성 이 인 정 되는

경수 이 에 상응하는 기 업운영 방안을 제출헤 야 함 .

. 원소유자(A1feigentuemer)와 현재의 관리 자 ( Verfueguns-

herecht igten , 보통 신 탁청 )의 법률적 판계는 권리 자가

매매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임 대계 약 ( Pacht-

ver tra言)의 제규정 에 따라 이 루 어짐 .

. . 이 때 입 대료나 매매대금 지 불은 완전히 소유관계의

확정으로 권리 자에게 기 업의 이 전 이 확정될 때까지

유얘 (gestundet ) ,

. 해당관청 이) 의한 이 러한 임 시 적 권리 지 정 이 외 에도

원소유자와 해당관리자는 언제라도 기 업의 잡정 적 인

이용에 합의할 수 있으며 , 이 러한 합의는 해당관청 에

통보되 어야 합 .

나 , 원소유자의 권리신 청 이 없는 국유재산의 경우

o 구동독의 지 방행정 기 판 관리 하의 국유재산온 통합조약 2 1조와

22조 에 따라 행정 재산 ( Verwa1 tun sv emlo %en )과 재 정 재산

( Fi n anzvermoegen )으로 분류되는데 , 신 탁법 (Treuhan%esetz)과

지 방재산법 tI(ommunal ev e rmo e gensgese tz)의 규정 에 따라 신 설

5개주 지 방향정기 판의 신 청 으로 신 탁청 이 나 주국세 청 ( Obe r finanz-

di re ktirm 의

� 

결정 에 의 거 각 지 방자치 단체 에 이 양핑 .

- 통합조약 21조 에 규정 된 대로 
'

83 . I R . 1부터 
'

98 . I R . 3 (롱독 )

길 때까.지 직 접 지 방행정 기 관의 업무수앵 에 소용되 었 먼 앵진

재산 (Verwa1tutl gsvermoe5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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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탁청 이 이 관곁정을 하는 재산 :

시 내고통운수최사 , 청소회사 , 쓰 러]기수집 밋 운반회사 ,

이 른을 가르치 는 직 업학교 , 도제들의 기 숙사 , 공강소속

유치원 , 공강소속 스포츠센타 , 공장소속 종합병원 , 공장

소속 문화센타

. 주국세 청 이 이 관곁정을 하는 재산 :

학교 (고 등 ) , 전문대 , 유치 원 (유아원 ) , 스포츠센타 ,

시 립 수영장 , 도로 , 주차장 , 가로등 , 공동묘지 , 시 립 공윈 ,

시 립 도 서관 , 시 립 극장 , 박불관 , 유적지 , 시 청 , 행정기판
T

건물 , 시 립 망명자 숙소 , 소방서 , 쓰 레기 처 리 장 , 기 초
t

정기진 단을 위한 병원 , 종합병윈 ; 양노원 , 재활윈 , 장애자

복지윈 , 문화회판 , 청소년骨럽 , 재향.군인 회클럽 , 관개

시 설 , 시 립 근교 휴양지

- 신 탁청 제 )조 에 의한 주식최사의 재정재산 ( Finanzvermoe gen l

: 신 탁청 이 이 관 결정

. 상 · 하수도 사업소 , 난방공급회사 , 도축장 , 항구 및 항만

시 설 , 전기회사 , 가스회사

- 몽합조약 22조 4항에 의한 주택조합 재 정 재산 : 주국세청 이

이 관 결정

. 주택 건물 , 쓰 레기 처리 장 , 주차장 , 어린 이 놀이 티 , 녹지 ,

난방용 기 구 및 건물 , 관리 사무소 , 관리 인 주거지
함

- 통합조약 부속문서 D . Kap n , Sach e A , Abschim m d에

의한 구동독 겅당 및 대중외곽단체 재산 2 신 탁청 이 이관 곁 정

. 휴양시 설 , 주택건물 , 관리 사무소 , 관리 인 주거지 , 인쇄소 ,

고 육시 설 , 여가선용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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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si가 소 유하고 있던 앵겅 또 는 재정 재산 : 주 국세 컹 이

이관경겅

- 인빈공유 (국유 ) 동산 , 산림 회사 : 신 닥청 이 이 판 결정

( 5 ) 주택문제

가 . 주택분야 소유권의 확정

o 통합조약 22조 4항과 의 정 서 주석 1 3항에 의하면 구동독 인 민

공유 (국유 )재산중 국유기 업 에 속애 있으변서 주택용으로 사용

되고 있는 재산과 주택 협동조합(Wohnungsgenossenschaft)에

의 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온 지 방자치 단제에

일 단 소 유권을 이 양하기 로 되 어 있음 .

- 각 지 방행정기관 ( Cemei n de , Staedte , Landkre i s e )온 해당

재산에 대해 직 접 처분권이 있는 바 , 해당 재산을 시 장경제에

기초한 주턱 경제구조에 적응하도록 완전 사유화

( pr i v a t i s i er en )시 키 던 가 , 지 방앵정 기 관이 지 분을 가지 면서

회사형 태로 전환 ( Ue herfuehrun g )시 킴 .

- 다만 재산법 에 의 해 이 전 몰수재산에 대한 반환신 청권이

있는 이 애관계인 의 해당재산은 상기 조치 와 관계 없 이 반환

되 거나 , 보상조치 뒵 .

o 각 지 방앵정기관은 시 장경 제 에 기 초한 주택 건설 업 의 管성화를

몽해 주 택의 현 대화와 보수유지 를 하기 위 해 해당재산올 시쟝

경 제구조에 맞도목 사유화할 첵 임 이 있고 각 주정부는 이 를

감독하도록 되 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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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유화 형 태는 다옴과 같이 에상입 .

. 지 방앵정기 관이 자본지분을 갖는 개 인 회사 형 태 (유한최사 ,

주샥 회사 )

. 주택조합의 소유로 대지 와 건물 이 관

. 제 3자 ( 개인 또는 기 업 )에게 매각

. 주택소유귄법 (Wohnungseintumsgeseta)에 의 해 공동주텍에

거주하는 개인별 주택재산 영성자에게 매각

- 그 러 나 해 당재산의 제3자에게 완전 매각온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을 받옴 .

. 그 대지 가 사최복지 주텍 ( Sozi a l e Wohnun e )의 목적으로
l

사용묄 경우

. 주택조합이 나 개 인의 주택재산 영 성의 목적 에 사용되 어

주민들의 주택사정 해소에 이 용되는 경우

o 반환신 청권이 있는 이 해관계 인의 이 전 몰수재산은 원칙 적으로

원소유자에게 반환되 나 , 다음의 경 우에는 보상만 이 루 어짐 .

- 재산법 제 5조 에 따라 해당재산이 봉등주택 ( Com p l exe

Wohnun ss ban )이 나 단지 ( Sl e d1un gs bau) 조성 에 사용필 경우

- 통합조약 22조 4항 2절에 의 해 해당재산이 주텍부양을

위 해 구체적으로 건축 시 앵계획 하에 포합된 경우

( 
'

SR . 1 8 . a 이 후 )

- 재산법 5조 1항에 따라 해당재산이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 우 (에를 들 어 학고 , 유치 원 , 병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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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구동독지 역 임 대료 인상문제

0 홍합조약에서는 동독지 역 에 한하여 일 정기 간동안 낮은 주택

임 대료가 칙겅되도륵 배 려하고 있는데 , 주민 들의 소 득수준

상승에 따라 인상이 고 러묄 수 있다고 규정되 어 있음 .

o 구동독지 역의 주틱환경은 너무도 열 악함오로 주택 경 기 가 활성 촤

되고 집주인들이 주택개량과 현 대화를 위한 루자의욕을 갖게

하고 , 주9시장은 시장경제 구조에 맞도록 조 정 하기 위해서는

임 대료 인상 불가피

-

' 

91 . 8 . 1부터 평 방m당 30N니 임 대료를 인상함 .

. 구동독지 역의 입 대료 : 평균 평 방m당 i- 20XI에서 4- 5이1

으로 인상唱 .

- 소득수준이 잃 정 익 미 만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 택

보조금을 지급캅 .

x

( 6 ) 환경오엽게거 문제
u

o 게획 경 세 실 패 유산으로서 그 체제가 안고 있딘 여 러가지

구조적 요인 때문에 구동독지 역 환경오엄 찬재 심 각

-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사람등이 자율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무슨

일을 하려하지 않았음으로 득히 사회 적 비 용으로 간주되는

환경오엉문저1에 대해서 각 개인믈이 첵 입의식을 느 끼 지

않았옵 .

. 반면 서독엑.서는 각 개 인 듈이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적

겅신을 가지고 주%위의 것부터 해 결하 려는 노 력 이 있 었음 .

t쓰21기 분리수거 , 세제 안쓰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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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경제체제는 단기 적으로 성장위주 할당량 채우기 만 강요해 ,

생산수단 루자에 있 어 환경보호적 장치마련과 촨경보호적 인

산업구조적 조 정을 어렵게 만듬 .

- 수급을 조 절하는 시 장가격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 너지

분야의 자원같이 경우 억 제작용이 없 이 마구 비 효율걱으로

사용되 어 환경오엄 가중

- 국제적으로 폐쇄적 인 자력 갱생적 경 제체제로 환 경 보호 기 술과

경 험의 교 환이 이 루 어지 지 못하고 , 환경보호분야의 국제적 인

노동분업 에도 참여를 하지 못하게 힙 .

. 디구나 자립 경 제체제는 촨경오염을 일 으 키 디라도 사용

가능한 자국의 자원만 마구 쓰 게 묍 으로 , 著 경오염올

가중시 조1 .

- 농업 분야에서 생산기 숱이 옅 악하고 , 촨 경 보호적 이 아닌 촤학

비 료 · 농약을 마구 사용 대지 오 염 가중

o 구동독 국유기 업의 환경오염 잔재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 업 인 수룔

꺼리 고 있논데 , 이 로 인 해 경 제활성촤와 촨경문제 해 결 이 안되고

있음 .

- 영 업 상 또는 경 제骨동 목적으로 후자를 하기 위 해 과거 동독

기 업 이 나 대지 를 인수하려는 자는 
'

38 . 7 . l (촤폐 , 경제 ,

사최통합 발호싯 점 이자 동독지 역 에 서독의 법 에 준하는 환경

보호 법 도 입 싯 접 입 ) 이 전 에 윈인 제공으로 발생된 촨경오엽

부분에 대해서는 비 용부담의 책 임 을 연제管 .

. 이 러한 촨경오염과 관련된 구채무 ( Al t l 납 t ) 면제신 청온

주정부 해당봔청 에 늦 어도 
'

3 1 . 1 2 . 3 1까지 제출되 어 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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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러한 조치 로 구동독 공유기 업 매각의 최 대 장애요인으로

꼽이고 있는 환경오엽잔재 문제 ( 과거 서독의 법률적 기 준

으로 각종 환경정화와 시 설을 마련하는데 막대한 재원 소요 )는

매입平자자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온 이 상 , 그 의무룔 부답

하지 않고 신탁청 이 인수하게 됨 .

o 2 , aaa 년까지 서독수준으로 동독지 역의 환경 정촤에 소요되는

비용 2 , 888' 억 ONS로 추정 ( I fo 경 제 연구소 )

- 폐수처리 시 설 : l , 25S 억 DNi

- 공기 겅화 시 설 : 236억 DM

- 쓰 레기 처리 시 설 : 346 억 DNl

-

· 오 엽지 대정 화 : 1 1 R억 DNl

- 식 수문제 해 궐 : 1 7 8억 애

o 정부의 구동독지 역 환경재 건 프로그 램

- 심 각한 환경오엄 부담지 역 어1 즉갹 대옹책을 마련 , 환경

정 화와 아울 러 실 업 감소 도모

. 이미 조사된 1 2 , 258 에 달하는 구오엽잔재 부답지 역중

십 각한 1 36개 지 역 에 우선 정촤 실시

. 25만 ha 에 이르는 구동독과 쏘 련분 주둔지 에 대한 환경

오염조사

. 강유역 에 27 개 겅수시 설 긴 급 건 설

- 환경겅화 사회 간접자본시 섣의 확충

. 환경 정화 국제전시 회 개최 , 초연 대적 환경 정화기 술 도.입

. 흑수 폐기 물 적치 장 건립

x

- l&4-



- 루자재원 마련

. 페기물 득별부과骨 , 탄산가스 특볕부과금 징 수 에정 
'

. 사기 업 루자유치 를 위 해 정화회사 설립시 세제상 혜 텍

부여

- 구동독의 환경정화인 력 자질 향상

. 촨경전문가들 파견 자분 . 교육운련

. ( 7 ) 연구 · 과학 · 기 숱분야 재 편

0 현재 연방 연구 . 과학 . 기 술성 ( BMFT ) , 각주의 과학 . 기 술당당부처 ,

각 주 대표로 구성된 청산 및 조 절실무위윈회 내Al )는 학술섬 의회

(Wissenschaftrat )의 권고에 따라 구동독 과학아카데미 ( Akademi e

der Wi ss e11 SC haft )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체계 개 편을 위 해 노 력

하고 있음 .

-

'

3 1 . 1 2 . 3 1까지 연구종사자믈의 고 용관게는 신 설주정부가

인 수하며 새로운 주법 에 의 해 장래가 곁정뒵 .

. 기 존대학 연구소에 이 관되는 방법

. 새로운 주정부. 산하 연구기 판으로 존속하는 방법

. 기 본법 3 1조 b에 따라 연방-주정부간 공동재정 부담

비 율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 Max-Pl an k-Cesel l c haft

( 연방과 모든 주정 부간의 재정부담 비 율合 58 t 5S )가

되 견나, Fraunhof*r-Ce**1 1 sc haft ( 연방과 모든 주정 부간

부당비율 38 : 1 8 )이 거나 , Crossforschungsei n r ichtun g

( 연 방과 연구기 관 소 재지 주간의 부담비 을은 sa : 1 8 )

이 거나 
"

Bl au 開 Li s te" (각 연구기 관별 부담비율온

다롬 )에 따른 새로운 연구기 관이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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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경제 주체 에게 매 각을 통해 이 관되는 방법

- 이 러한 기존연구의 존폐문제는 학술심의회의 전문감정 서 에

의한 귄고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됩 ,

. 학술심의회는 구동독 과학아카데미 연구기 판을 조 사하기

위해 구동 · 서독지 역 및 EC의 과학자로 구성퇸 7개의

전문가 그룹(Arbeitpruppe)을 결셩 蠻으며 , 건축 아카데미

(Bauakademie)와 농업 아카데미 (Akademi e der
錮

Landwdrtschaftswi s sen sc haft )릍 위 해 각각 1개씩 전문가

그룹을 따로 결성합 .

- 학숱심의회는 현재가지 조사릍 근거로 하여 구동독 과학

아카데미 소속 연구자 2만 4천명중 9천 - 만명 정도가 인수

되 어 , 서1로운 연구활동을 하게 필 것으로 추정 雙는데 , 연방

연구 · 과학 · 기숱성은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옴 .

. 이중 2천멍온 각 주정부 목히 대학연구소에 흡수된 것임 .

. 이중 7천 - 7천 588 명을 연방 - 주정부 재정 공동부답의

연구기 관으로 昏수할 계획 입 .

0 과거 국유기 업 에 종사하던 산업 체 기 술연구원 ( g만 6천명 )의

장래가 骨平멍한바 이중 이 미 2/3 가 서독으로 이 주하였 거나

실 업 에 긱면힐거나 조 기 정 년되직 을 하였음 .

- 일부는 사유화된 기 업올 따라 과거 국유기 업으로부터 분리

되 어 . 독자적으로 연구용역기숱회사 (Forschuogs-OmbH)가

되 있음.

- 그 러나 디부분 읜 산업 체 연구기 관은 생존가망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 어 , 연재도 신 탁청 ( Treuhandanstal t )의 관리 하에 있옴 .

o 청산 및 조겅실 무위윈회 (l[Al : l(oordi n i erun gs- un d Abwickl un gs-

s tel lel 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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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는 구동독지 역 신 설 5개주와 베를린의 동의를 업 어 각주

에서 꽈견묀 인원을 중심으로 
'

외 . 1 2 . 31 까지 구동독 과학

아카데미 산하 연.구기 관 청산올 위 해 설치 된 업무 . 品 정

협의 기 구로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옴 .

o 기 존였구기 관 고 위직 연구원들 쇄신

- 모든 연구기 관의 소 장 ( Di re ktor) 
, 실 장 ( Abtsi l un gs l e i ter) ,

과학아카데미 간부들에 대해서는 , 파거 9t a i 등과 연루된

과거 전 력 이 없는지 를 전 면 섬 사합 .

- 현재 구등독 연구기 콴 소장급중 정반이 해고되 었옴 .

o 연방정부는 구동독 연구기 관중 디 이 상 과학 . 기 술 . 연구기 관

으로 존속하지 않게 되 는 기 관들온 사경 제 주체 에게 사유촤

매각할 예정 임 .

- 이 매각 자급온 과학기 급재단 나rI s s en sc haftst l ftufl 이올

만듣어 , 신 설 5개주 과학 진통에 사용할 이)경 임 .

( il) 동 . 서독간 십 리 적 인 이 질 성 극븍 문게

o 국가적 · 제도적 인 통일온 맹겅 걱 - 법 적 인 절차를 통해 이 미 1년

전 에 완료되 었지 만 , 많은 구등독 주민 들은 아직 도 새로운 질 서에

적옹하지 못한채 심 리 적 인 격차 상존

- 구동독 공산정권의 고 조주의 적 이 고 전체주의 적 이 교육에

의 해 양성된 인 간들의 의식 과 생촬양식 이 구서독인 들의

그 겆과 편차릍 보 이 지 않고 양독지 역 국민들이 공통와

정 체 성 ( eme i n s ame Ident i taet )骨 갖는데는 약 1세 대

정도가 걸릴 것 이 라고 많은 사랍들은 생 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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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러한 구동 · 서독간 상이 한 정치 적 · 사최 적 · 경 제적 다른

조 건에 기 인 아는 경헙 및 인식 체계를 등등촤시 켜 양지 역

주삔들간의 정신 적 · 섬 리 적 몽일을 달성 하기 위 제 서는 정치

x교 육이Tol i t i sc he B1 1 duo g )의 핍요성 이 대두되고 있옴 .

. 그 러나 이 미 독개체 제를 57년동안 ( 히 들 러 독재로부티

통독이 될 때 까지 ) 경 험한 등독지 역 주민들에 게는 로

부터의 행정 적 인 지 시 에 의한 일 방적 인· 강요영식 의

교 육은 , 새로운 질 서 에 붙안감을 갖고 있는 이 들 에게는

또 다론 독재라는 인식 올 심 어출 수 있음 .

o 연 재 동독주민들온 익 숙한 것들이 모두 폐기 되고 새로운 질 서와

규범이 도 입 唱 어] 따론 
" 

대변혁 의 쇼크 
" 

에 서 아직 벗 어 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싱 리 적 불안의 원 인들은 다음과 랑음 .

- 인 간의 존재는 인 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 라 일 반직 인 사최

제도와 구조속에서 규정 되 어 지 는 바 , 새로운 제도굘 익 히 는데

동독지 역 7민 들은 Ld무 많은 시 간과 신 경을 써 아 합 .

. 마치 자본주의 국가에서 샅던 사람이 사최주의 국가에 서

살아야 雙을때 느 끼 는 답답함과 똑같이 , 통합조약에는

통독이 후 양독간에 법률의 동화가 완료되 어 대부분의

서독의 법률이 동독에 이 입 되는 것으로 되 어 있으나

동독주빈온 실셍활에서 너무도 커다란 부답을. 느 끼.고

있음 .

- 싣 업으로 인 하여 물질 적 인 생활기 반과 자아실 현의 토 대를

상실하였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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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독에서는 실 업 이 라는 개 념자체가 존재 하지 않았고

국가의 후견에 의 해 완전교육과 직 장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몽독후 경 쟁사회 에 던저져서 생계릍 걱정해야

하는 것온 구서독인들에 비 해 엄 청 난 심 걱 부당입 .

. 디구나 물적 인 생활기 반으로서 뿐만 아니 라 평생 자아

실 연의 장으로서 자기 직장을 잃게 립 으로써 자기 과거의

노 동이 전혀 가치 없는 곳에 투입 이 되 었다는 자기 비 하와

합께 생의 의미 를 재확인 해봐야 하는 업 청난 고 뇌 룔

겪고 있음 .
鄭

- 미 해 곁 재산권 문제가 많은 동독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

. 국유(인 민공유 ) 재산읕 집 단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각 지 방 자치 단체 등 공공목적으로 내 어놓을

경우는 덜한데 , 연 재 자기 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언제

서독지 역으로부터 반환신 청 이 닥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불안해 하고 있各 .

- 동독이 후 과거 가해자들에 대한 과거 청산문제가 제기 될 때

구동독주민들에게는 체제전환에 따른 심 적 고 통이 존재합 .

. e a년간의 사회 주의는 각 개인 에게는 기 억속에 살아 있는

역사인 데 , 이 러한 역사를 완전히 법최로서 단죄 해야 하는

시 점 에서 공벙자 (14i ttaeter)로서의 감정욜 갖지 않을

수 없옴 .

. 자기 가 직 접 연루가 안됐다 하디'라도 자기 가 삳고 있는

' 

체제와의 단절은 자기 역사와의 단절읕 의 미 할 수도 있고 ,

그 것은 각 개인 에게나 집 단에게나 고 통스러운 불안을

수반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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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thl o n ,
스 피 도 스 케 이 팅 경 기 , 여지·송구, 레·숨링 , 설 매 겅 기 , 볼슬 레 이

경 기 등에 서는 동. 서독간의 체육선수는 훌륭한 통합 이 이 룩되 어 서독인 들과피

접촉공포와. 동독인 들간의 
"

강제 결온" 에 따르는 공포증이 사라지 고 지 금까지 의

적 이 한립 으로 용해되 었음.

- 유명선수가 프로진출로 시 장촤 (Heike Drechs ler, Ear l tl l<rabI]e 등) 되 었으나,

서독식 체육장 려 등으로 과거 처 럽 서독의 돈줄을 향하는 선수유출은 감소되 었음.

-

'

91 년 초 봄까지 교 체묄 것 이 라는 위 혐 이 도 사리 고 있 었으나, 이 미 트 레 이 닝 과

경 기 에 있 어 기본인식 의 차이 절 이 사라지 고 
,

트 레 이 Ld의 숨겨진 과거가 더 이 상

장애물이 안되고 있음.

- 대부분 구동독 체육인들은 어마 어마한 변촤에 직 면 하 여 과거의 전체주의라는 환경

으로부터 책 임 감이 충만한 자유체제 에 적응하고 있음.

동. 서독 체육통일 의 심 리 적 잔재는 체육계 자체가 길 어져 야 합. 과거 독일 내 체육

단체가 언제나 국경을 무시 해 버리 면서, 동. 서간의 분단을 극복하 려고 노 력 懷듯이 ,

오늘날 독일 체육인은 독일의 거 대화에 대한 외 국의 공포심 을 완화시 켜 주면서 어 려운

과제 인 통일 독 일 의 정 체성 (Identihy) 모 색을 위 한 긍정 걱 기 여를 해 아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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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현재 정치고옥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기 관은 다음과 같옴 .

- 연 방 수준에서는 연방내무성과 연방정치2육센타 ( 8undes-
된

z en r tal e fuer Pol i t i sc he Bi ] dun e )가 맡2 있옴 .

- 각 주정부 산하에 정치 고육센타가 있음 .

. 현재 구동독지 역 신 설 5개주에는 주정부의 앵정체계가

완전 히 확립 이 안되 어 있기 때문에 정치 교 육센 타가 설립 이

안된 곳도 있 어 , 자매릍 맺고 있는 구서독지 역 주정치고육

센 타가 많은 지 원과 직 접 고육을 답당하고 있음 .

- 각 정 당의 학술재단이 중요한 정치 교 육기 능읕 맡고 있음 .

- 각 대학의 연구기관과 종교 . 사회 단체등도 자체세미 나 프로

그 램올 마련하여 연 방정치교육센타로부터 예산을 지 원받아

. 구서독지 역 · 구동독 기 香중에는 교 최 가 가장 구동독 주민

들로부터 신 뢰를 받고 있으며 , 그 에 따른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있음 .

- 각 지 방 자치 단체는 기 존의 자매 결연을 이 용하여 등 · 서독

지 역 간 친 밑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남의 광강 · 문촤

앵사를 개최 하고 있으며 , 구동독지 역 에 결핍 되 어 있는

분촤적 인 사회 간접자본 ( l(Ul turel l e Infrastruktur )릍 확충

하는데 많은 행정 지 원을 하고 있옴 .

- 또한 각종 협회 · 단체 등 자밭적 인 이 익 단체와 동호인 클럽

들도 구동독지 역 에 지부를 설치 하고 최원이 가입 올 두고

있 는 바 , 이 들 또한 동 · 서독인들간의 이 질 감 해소에 커다란

역 할을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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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 앵정체계 확립

가 . 앵겅조직 재 편

o 구동독 극공기관 종사자 인 력 갑축

- 몽합조약에 따른 구동독지 역 공공기 관 종사자 갑축 기준

. stasi 등 국가보위기 구에 종사한 자
%

. 구등독 공산당( SED)와 대중 외곽기 구에 서 체제수호를

위 해 적 극적으로 봉사한 자

. 시 민 적 , 정치 적 제권리 에 관한 국제업 약 ( 
'

S6 . I C . I S )에

보장된 인권과 인권에 관한 일 반선 언 ( 
'

세 . 1 2 , 1 3 )에 규정

묀 기본원칙 에 위 배된 앵정 냉위를 하였던 자

. 전문적 지식 의 결펍 이 나 개인 적성의 부적합으로 엽무

요청 에 부옹하지 못한자

. 디 이 상 통독후에는 앵정수요가 존재 하지 않아 업무管당을

받지 못한 자

- 상기 요 건 에 해당하는 공공기판 종사자들 과도기 적 경과기 간

( 58세 이 하는 6개월 , 58 세 이삼은 9개월 )동안 과거 급 여의

7St-趾 받으며 전직 준비 , 그 이 후는 자동실 직

. 헌법재판소에 이 러한 조치의 %위 헌 어부를 제소앴으나 패소

. 과거 2R6만의 구동독 공무원중 1 4P만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추계

- 잔等공무원중 앞으로 몇명 이 정식 공무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

으로 게속 근무하게 펼 지는 갹 연방부처 , 주정부 , 지 방자치

단체의 앵정수요와 에산운용의 가능 법위 내 에서 겉정될 것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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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근무가 확정되는 자들은 공무윈 법 에 의한 제자격

요 건이 충족되 어약 하며 , 일 정한 유애기 간을 갖고 ,

구체제와 관련된 과거경 력 이 없는지 , 전문지식읕 소지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管음 .

o 공무원 법 (Beamter1recht ) 등 관계법 령 마련

- 몽합조약(Eini un gsver tra g )에 따라· 우선 연방 공무윈법 이

신 설 5개주에도 도 입唱 . 각 신 설 5개주는 
'

S2 . 1 2 . 3 1까지

주공무윈법 ( Landesbeamtenrecht)읕 제정해야하며 , 제정시

까지 과도기 간 동안 연방공무윈법의 규정과 통합조약에서

합의틘 벌됴 규정이 적용꿔 .

-

'

9 1 . l . 3 . 언방내무성'에 의해 제정된 
'

구등독 공무원중' 혜고

되지 않고 인수되는 자들에 요구되는 유이1기 간에 관한 규정 
"

( Verordnung tIeber dI e Bewaehrt111gsfor deru%en fuer die

5instel 1un g von Sewerben aus der oe ffent 1 ichen Verwa1 tun g

im Sei tri tt ge bl e t i n e i n Bundesbeatntenverhael tnf s )이

.

신설 52;주에도 대息 적용됨 .

. 규정 에 의 하면 세息이 공무원 見 명되 자 하는

자들은 등급에 따라 유애기 간(Bewaehrungszeit)을 갖기로

되 어 있는바 , 고 위직 ( hoehere Di ens t )은 4년 , 고급직

( ge hobene Dienst )온 3년 
, 중급직 (mi ttere Oienst )는 2년 ,

단순직 ( e infache Dienst)는 1년 임 .

'

o 잔류 구등독 공공기 관 종사자들의 법 적 인 고 용관계

-

1 

외 . l . l . 을 기 해 주요한 고 용봔게 제 법규는 거의 그 대로

신설 5개주에도 도 입 하여 , 과거 서독지 역 공공기 관 종사자

들에 적용되 던 제권리 와 의무를 규정한 고용게 약 관계가

형셩 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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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능력 에 상용하는 보수체기1 꽉립 을 위 해 
'

31 . 3 . 5 , 입 금

엽상을 통해 구동독지 역 .

보수수준은 구서독지 역의 6瞞 선

합의 
'

. 단게적 인 봉급인상 에정 :
'

32( 78%) ,

'

9'3( SRI) 수준

나 . 십섭 5개주 공무윈듣에 대한 재고육 , 직 업교육

고

o 능률적인 행정채제 구축읕 위혀서는 
' 

해고되지 않고 연방 , 주 , 각

지 방자체 단체에 인수되는 과거 등독지 역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평수적입 .

- 특히 , 새로운 제제에 적응하기 위한 각종 전문지식 뿐만

아니 라 , 법치국가적 짙 서에 대안 신 닙고취등 정신교육도

중요합 .

. 앵겅법 , 언법 , 재정학 , 얠정학(인사 , 재무관리 )등이

주요 과목

o 연재 쟤고옥 현황온 
'

38말까지 15 , aaa 명 ,

'

9 1맡까지 38 , aaa 명에

.

대해 실시

- 이와 별도로 35 , aaa 명의 체신 공무원 , l , 368 명의 세무공무윈에

대한 교육이 실시뷩 .

- 특히 각주 세무 공무원에 대한 교육온 그 시 급성을 갑안하여

연방 재무성 에서 긱 접 23개 교육 프로그 램은 작성 , 실시함.

o 연밤 정부는 신 설 5개주에 대해 공무윈 교 육과 관련하여 다읍과

갈온 지 원조치 를 함 .

.

- 각 주의 공공앵겅 전문학見와 연방앵정 청 (Sundesverwa1 tun p-

am t )어1 디 많·온 공무원 에비자를 양성 토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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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중앙공무윈교육윈(0undesakademle fuer 0effent 1 iche

Verwa1 tun )의 교육 계획 에 신설 5개주 공무원 고 육 반영

. 특별반 운영 ( 민 주법치국가 질 서와 전문 지 식 제고를 위함 )

다 . 구 서독지 역 공무원 신설 s개주로 파견 . 전보 장려 조치

0 봉급 지 불상의 혜 택

- 만약 과견되는 공무원이 신 설 5개중에서 현재의 직급보다

훨쎈 높온 행정 업무릍 수앵 하게 되는 경우 이 에 상응하는

보 조금 ( Zu1 a ge )을 지 급합 ,

- 또한 
'

9 1 . 4 . 3 . 연방 내각 결의로 구 동독에서 행정체계 구축에

참여한 구서독 공무윈'들온 그 근무기 간이 지 속적으로 1년

이 상일 경우에 한하 여 연금 산정시 각 근무기 간애 대해 y배의

근무 기 간 산정 을 허용 받옴 .

o 이 전 에 따르는 생촬 비 용 보상 (Aufw pn dsen t sc haedi eung )

- 구 서독지 역으로 부티 생활근거지 이 전 에 따라 발생하는

管 비 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

3 1 . 3 . 28 연방하원의 경의

( 내무성 건의 )에 따라 각 직 급에 마라 매월 ] , 5WS - 2 , 588매1

을 지 급함 .

0 여 얠경비 , 별 거 수당 지 변

- 파견 일 경우 기혼자는 한달 2번 , 미 혼.자는 한달에 1번의

귀향에 따른 여 행 경비 와 별거수당이 지 불립 .

o 승진 에 있 어서 해 텍 부여

-

'

3 1 
. 4월말 연방 인사위원회 (Eundespersona1 au ssc huss )는

구동독지 역 과견공무원에게 경 력 평 정 에 있 어서 예외릍 인 정

하도록 결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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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년말까지 파견되는 공무원으로서 최소한 구 동독지 역

얘서 3 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자는 경 력 평 정시 유리한

접수를 받도록 합 .

- 또한 유경험자를 확보하기 위 해 이미 소 지 하고 있는 경 력상

더이 상 승진합 기 회가 없는 구 서독 공무원의 경우 승진 에

필 요한 선발십 사 , 교 육 , 경 력 에 밀 요한 자격 확정등 인 사상의

절차률 간소촤하 여 구 동독지 역 에 전
,

보 조 치 합 .

o 퇴직 한 공무원 파견

- 이미 퇴직 하여 연금읕 수 령 하고 있는 공무원도 
'

92 년말까지

한시 적으로 구등독 지 역 형정제게 재 건 에 찹여도복 함 .

. 이 경우 과거 퇴직 시 상옹합 직 급에서 입 금 계 약에 따라

일 겅 엑울 받으며 근무하거1 되는대 연급 신 청권은 계속

보장 받各 .

. 아울러 구 등독지 역 에서 근무한만큼 연骨년도 산정 에

가산합 . ( 최고 75% 까지 )

o 구서독에서 구동독지 역으로 공무원 전보 . 파견 현황

( 
' 92년 4월현제 )

(단위 : 명 )

- 116-



라 . 지 방자치 앵정체계 구축

o 통독과 디불어 구동독지 역 에늠 비 로 서 1 358 년 대 없 어械던 신 설

5개주가 부활되고 구서독지 역의 지 방자치 형 태 ( Staedte ,

Cemei n de , %rei se )에 따라 새로운 지 방행정 체 제가 구축되 어야

앴음 .

- 연 방내무성과 구서독의 주정부 및 지 방자치 단체는 인 력 · 물자

지 윈 , 재정지 원 등읕 통해 구서독의 지 방행정체계 구축을

지 원하고 있음 .

- 탄편 구서독의 각 지 방앵정기관의 연합회는 앵정의 연방

주의 에 의 거 각지 방 행정기구의 최고 의사곁정기 관으로서 ,

구동독에 신 설된 각 staedte ( 중 . 대도시 에 해당 ) ,
Nmeinde

(소도시 · 읍에 해당 ) , Landkrei se (군에 해당 )의 회윈가입을

추진 하고 있으며 , 일 선 에서 서독으로부티의 앵정지 원을 총괄

하고 있옴.

o 롱독이 되 기 전 
' 9R년초부터 구서독측은 구동독지 역의 지 방앵정

체계 구축을 위해 각종 형 태의 앵정지 원올 제공해 왔옴 .

- 이 미 동 . 서독간 고 류협 력 기 간중 및 어械 도시 간 자매 곁 연

( Staedte par tnerschaft ) 롱로를 통해 주로 초기 에는 물가

지 원을 제공앴읍 .

. 통신수단. (전화 , 펙시 밑 리 ) , 각종 정보유인물 제공

-

t

sa 년 대 중반부터는 섀로이 자분 , 세미 나 강사파견 , 앵겅

인 력 파견 등 인 적지 원이 증가하였고 , 건축자재 자동차 ,

사무옹집 기 등의 지 원도 행해집 .



- 통독이후에는 봉합조약 제 1 5조 ( 
"

언방정부와 구서독의

주정부는 신 설 5개주 했정 체개 확립 에 엥 정지 원함 
"

)에 따라

체걔적 인 앵정지원이 이 루어집 .

.

t霧정자문단의 조직 . 파견

. 상주전문인 력 파견 : 연방내무성은 
" 

인 력 과견 에 따른

보조기 금 
"

옹 
'

8 1 .
'

S2 각각

1억 DM씩 게$함.

. 구동독지 역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 , 직 업교육 지 원

- 상기 앵정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앵하기 위 하여

연普내무성 , 각주네무성 , 각지 방앵정기 관 연합회측온 긴 밑 히

협조하고 있음 .

.

'

38 . 7 . 23 서독에 각주 내무장관 회의 에서는 기존의

동 · 서독간 도시자매 결 연 형 태로는 구동독의 중 · 소도시 가

망라되 어 있지 않아 (구동독의 5만 이 상 도서 는 거의

서독과 자매 결연을 맺고 앴었옴 . ) 서독측으로부터 숭분한

w정지원옹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 또 서로의 중복을
a

피 하기 우1 해 섀로이 어 떤 서독의 주가 구동독의 어느

지 역을 판할하여 행정지 원할 것 인 가를 곁겅함 .

( 1 8 ) 사법 체게 확립

가, 사법조직의 게펀

0 주언법재판쇠의 신 설

- 구동독에서는 사법 에 의한 헌법 적 규제통제기 능이 존재치

않았으머 , 국가권력 기 관인 국가평의회 초는 인 민의회 에서

법 령의 헌법%위 반 여부를 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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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독 기존의 각주는 연방의 모 옐에 따라 각주의 헌법규법을

척도로 자유빈주적 기본질 서와 법치국가이 녑의 보장기능읕

답당하는 헌법 재판소를 설치 , 운용

- 언법규법의 정치 적 통제는 디 이 상 법치 주의 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등독 신 설 5개주에서의 헌법 재판소 섣치 는 각주,의

연방주의 에 의한 언 법 적 책무임 .

o 최고재판소와 대 검찰청의 폐지

-

'

SS 
. l a . 3올 기 하여 동독의 언법 기 관이 었 던 최고재판소와

대검찰청은 각기 폐지되고 그 청산작업은 연방법무부와 연방

쟤판소 ·또는 연방검찰청 이 분담하여 수앵

- 최고재판소에 상고 또는 항소종십 으로 계속중어 던 사건은

연방의 최고재판소들로 이 송되 며 , 제 1심으로 계속중이

사건은 주정 부 소 재 지 구 재판소의 특별부에서 심 리 계속

- 대 겁찰청 애서 담당하던 사건온 연방검찰청 또는 각주의

검찰컹 에서 인수

0 동독 법무성의 해체

- 동독법무성온 해체되 어 각주정부 산하의 주법 무성로 변용

- 연방법무성온 동베릍린의 구법무성 청사에 외 청을 과도적

으로 설치 하고 법 무부해체 , 각 주법무부 창설 , 몽일 적 인

입 법작업 등읕 롱팔

0 재판소 및 검찰청의 관할과 조 직 개 편

- 신 설 각주에 서독과 같은 섬 급의 법원조걱 (구재판소 -

주재판소 - 주고등재짠소 )이 정비 필 때까지 기 존의 지 구 및

군재판소에서 재판권 앵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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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도 서독과 갭은 조직 (주겁찰청 - 주고등검찰청 )이 정비

횔 때까지 지 구 겁찰청 에서 검상권 앵사하되 군 검찰청 은 폐지

- 소 위 일 반적 적법 성감독의 권한 , 민사 · 가사 · 노 동사견 소 송

절차에 대한 광범위한 봔여권 등 종전 겁찰의 막강한 권한온

폐지되고 그 직무상 감독도 과거의 대 겁찰청 대신 각

주법무부에서 행사

o 앵정 . 재 정 . 노 동 . 사회 재판소 등 득별법훤외 설치

- 동독에는 앵정 . 재정 · 노동 . 사회사건 등을 독자 관할하는

재판소는 존재치 않았으며 득히 앵정사건 , 사회사건에 대한

사법 걱 통제의 관념도 없었음.

- 사회 복지 국가와 겅치 국가를 지향하는 통일 이 념상 서독의

모 맹 에 따라 각 특볍법원올 설치 하여아 한다는 것온 신 설

각주의 당연한 과제

- 각 흑별법원이 설치필 때까지는 기존의 지구 · 군재판소에서

혀당사건별로 재판권 행사

o 변호 , 공증기 능의 한시 적 존속

- 서독의 연 방변호사법 , 연방공증인법 이 연방단일 법으로 겅비

될 때까지 과도적으로 동독의 변호사와 공증인 에 대한 관계

법 령을 일부 수정 아어 적용 개속

- 변호사 , 공증잎온 서독의 변호사 , 공증인과 동등한' 지 위

내지 권한을 부여하되 , 동독인 가 변호사의 서독지 역으로의

인가변 경 은 원칙 적으로 불허

- 종전의 법무부에서 앵 하였 던 직무갑독권은 각주의 법무부로

이관되고 , 징 겨1재판 등의 최종십은 연방재판소에서 관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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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구동독 판 · 겁사 심사 및 재 입 용

o 등독의 사최주의 체제수호를 위혀 붙법 정권 유지 릍 위한 하수언

역할읕 하였 던 만 · 검사들을 사법으로부티 배제하여 야 한다는

겆은 자유법치국가 수립을 위한 롱일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로 대두

o 각 신 설 5개주와 베를린주는 구동독에서 
'

38 . 7 . 22 공포한 법관

선출위원회법 에 의 거 6명의 의원 (주정부 및 지 방의최 의원 )과

4명의 판사(또는 검사 )로 구성된 법판선출위원회와 검사입용위원최

설치 하여 
' 

적 격자 심 사 선발중

- 심 사기 준 ( 각주마다 조금씩 다름 )

. 구체제의 과거전 력과 판련한 정치 적 · 도 덕 적 하자유무 ,

법骨전문지 식 소 지 유무 , 객관적 · 독립 적 판결능력 유무 ,

재고육에 대한 준비 자세

- 법관선출위원회릍 통과한 법관들도 S-5년의 시 보기 간을 거친

후 종신 법관으로 입 명

- 통합조약에서는 
'

91 . 4 . 15까지 각주별 선曾문제昏 완료할

에정 이 었으나 선방에 애로

. 선발우]원들 자체가 과거 전력 이 있는 사람이 많음 .

.

. 십사에 펄요한 증거자료 확보 곤란 .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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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구동독지 역 법조인 력 부족과 연방정부 지 원 조치

o 법조인 력 소요연황
(단위 : 명 )

총 i 밭 平동독 [추 1
l 법 관 l 5

, aaa l saa - 7 S8 ( l , 288 ) l 4 , 8W8 이 상 l

사 l l , 286 l 4PR - 458 ( SSB ) l 728 상 l

o 연방겅부 지 원 조치

-

'

98에 13W명의 판 · 겁사를 파견하고 , 이와 관련된 비용의

sax 연 방겅부 부담 .

- 구서독 주겅부에서 실 시 한 판 . 검사 재교육에 sat 연방정부

부담 .

-

'

3 1 . 2 . 27 연방각의 에서 1억 2천만 Dg 상당의 지 원계획 밭표

. 온퇴한 판 . 겁사 · 법률집 행인 등독지 역 파견 : 연금 ( 75%) ,

사례금 ( 35tA 이 상 ) 지 급 , 이 전비 용 , 여앵 경비 보전

. 13R 명의 빱사 · 검사 파견 ( 5祿 연방정부 부담 )

. 586 명의 법률집 앵인 꽈견

. 기 금조성 : 구서독지 역 에서 동독지 역 사법 기 관에 재용올

신 청한 법조인들에게 서독지 역 에· 준하는 봉급

지 불을 우1한 기 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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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 군사통합 문제

0
'

99 . 1 8 . 3 통독과 더불 어 연 방국방성은 구동독 인 민군의 지 퀴권과

병 력 , 강비 등 모든 것을 인수하기 위해 등부사령부 ( Das

Bunde와tehrkommando Ost )를 설치 하여 
'

8 1 . 6 . 3W까지 3개월동안

롱독에 따른 군사통합 문제를 판장케 하였으며 ,

'

S l .
7 . 1부로

J

등부사령부는 해체도고 해고되지 않고 잔류하게 뫼 는 병 력은

각군 에하에 소 속시 킴 .

o 구동독 인 민군의 독일 연방군 통합에 따른 가장 큼 문제점은

인원선밭과 감축(해고 )에 따른 문제 임 .

- 연재 몽독에 따 국제적 인 제조약에 따라 독일 연방군은

65만 (구동독인 만군 포합 )에서 
'

S4파지 37 만으로 갑축하기로

되 어 있음 .

'

. 감군온 퇴직 에 따른 사회복지 , 재정분제 뿐만 아니 라

퇴직 후의 사회 적 적옹 , 새로운 직 업 선 택의 문제를 안고

있음 .

- 구동독 인 민군중 우수한 인 력을 흡수하기 위한 인 력심 사 ·

선管문제는 아주 단기 간어1 이루어械으나 2년동안의 시보기 간

( Probezei t )을 설정 , 일 단 선별된 자들을 시 탄부군인

( So l dat *u f Zel t )으로 근무케 한뒤 , 최종걱으로 겻식

군 인으로 채용할 게苟 입 .

. 구동독 인민군 총 3만명충 5만명음 일 단 인수앴는데

그 중 IS , aaa- 1 7 , aaa 명 이 장교와 하사판입 .

. 구등독 인민군의 득징온 장교는 많온데 유능한 하사판이

부족하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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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거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 던 분단상태의 의식 슬 극복하고 통합

연방군으로서 공등체의식 各 갖도록 하는 분제도 있옵 ,

- 구동독 인 민군중 5R 세 이 상과 대 령 이 상의 현 역 들온 모두

전 역시 켰기 때분에 구체제와 판련된 주요 권력기 반온 제 거

되 었다고 볼수 있읍 .

- 2 , 5Sa 여명의 서복군 장교들이 동독지 역 에 팍견되 어 구동독

인 민 군을 큰 문제 없 이 지 퓌 하고 있으나 , 근무촨경 . 보수 .

I

생꽐방식 등에서 차이 가 상존하고 있 어 강등이 엾는 것 이

아님 .

- 잔류 구동득 인 민군들중 5천명의 강교와 3천 명의 하사관블에

대해 서늠 새로운 체게하의 민주군대 에 적용하도록 2주에

걸친 교 윽과겅읕 이 미 이 수케 하었음 .

- 그 러나 봉급체계가 다旦 , 구등독지 역의 근무환 경 이 열 악
,

하어 등 · 서독군간에 같등이 존재합 .

. 군인 도 공직 자와 마찬가지 로 서독수준의 sa% 에 해당

하는 봉급 ( 접차 생산성 의 향상에 따라 격차를 줄어같

계획 이 지 만 )을 받고 있는 바 , 직 업분인 이 아닌 의무병 에

대해서논 올해 안으로 격차를 해소할 방침 입 .

. 최븐 ( 
'

3 1 . l- 5간 ) 동부지 역 사령부에 정수퇸 l , 68a 건의

소 원수리 ( Ei n ga be )중 I R8 건 이 봉굽차볕에 대해 고 충을

토로하고 있고 , 8P 건이 인 간적 인 차별 대-위를 호소 하고 있음 .

. 국방성 이 산정한 바에 따르면 동 . 서독 군시 설 (특히

내무반 ,
h수]생시 설 · 취 사장 등 )의 격차릍 줄이 는 데 최 소한

1 68 억 mI 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懷는데 , 현재 통독이 후

에산중 국방비 는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격차해소에는

상당한 시 일 이 소요횔 것 같음 .

- 124-



에정 인 데 이 에 상당한 비 용이 소요틜 것 입 .

- CfT 협 정 에 의 거 전차 · 전후기 , 대포 , 합정 , 미 사일 등 5 대

무기 체계 에 대해서 NATO 1 6개국이 각자 얼마만큼의 무기 를

줄일 겆인가가 결겅되 었는 바 구동독 인 민군의 장비 는

MIG-23 기 ( 성능겁사에서 우수한 비 행기 로 평 가 , 등독인 민군이

상당한 부속骨 재고량을 갖고 있 어 l a- 1 5 년 사용 결정 )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강비를 폐기 또는 판매할 게획 임 .

- 장비 (탄약 포합 ) 처리 시 제 3국에 판매문제는 현존 조 약상

명 시 된 제한규정온 없으나 , 가능한한 NATO 회원국에 판매할

에정 이 며 , 연방안보이사회에서 매건볕로 가부릍 결정할 예정 임 .

J

- 구동독 인 민군이 보유하고 있 던 탄약 38 만톤의 처릭 가 가장

많온 비 용과 기 간이 소요될 것으루 예상되는데 , 탄약폐기 에

1 8- 1 5년 이 소요틜 겆으로 전문가들은 추정 하고 있으며

그 비 용은 산정조차 못하고 있음 .

- 탱크 1대를 폐기 하는데 평균 1 0만 DM의 비 용이 들며 , 약
미

2 , 8SC 대를 폐기 랭 야 하므로 그 비용만 2억 8천만 메1에 이 를

것으로 추정합.

o 구동독 주둔 쏘 련군은 
'

S4 말까지 점진 적으로 철수할 계획 임 .

- 통독당시 쏘 련 인온 군인 34만영과 민 간인 2 1만 등 총 55만명

이 있으며 , 쏘 련군이 접 령 하고 있·던 병
'

영 . 훈련장 등의 부동산

가치는 l , aaa 억 mt으로 추정되고 있음 .

-

'

34 가지 매 년 4- 5개 사단이 철수할 계획 이 며 약 4 , aaa기 에

달하는 각종 무기 도 이 에 포 管되 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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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 쏘 련군의 탈영문제가 십 각하게 제기 되고 있는 바 , 쏘 련

군.대의 기 강 해이 와 독일의 경 제 . 사회 적 매 력 때문에 귀향을

거부하고 연재도 268만명의 쏘 련군이 정치 적 망명을 요 청

하고 있음 .

o 몽독과 더붙어 동독인 민군이 보유하고 있던 군사기 밑 서류 2만

6천 건 이 독일 연방군에 의 해 인수되 었는데 다수의 바로샤바 조 약

기구 , 군사활동에 관한 서류가 포 합되 어 있음 .

( 1 2 ) 고 육동합문제

가 . 보통교육 (초 . 중 . 고 )

o 학제의 변 경문제

- 구등독지 역에 단선형 학제 대신 , 구서독의 다원적 인 학제가

도입 될 .

. 1 8년 공통과정 에 2넌의 아비우어 과정 뿐이 었으나 , 초등

과정 (국민학교 , l - ( 4 )6학년 ) , 중등과정 (종합학교 ,

김 나지움 , 실 업학교 ( 5 )7-I S학년 ) , 고 등과정 ( 종합학교 ,

김 나지 움 I l - 1 8학년 )으로 분화뒵 .

. 학제의 변 경은 단시 간에 이 루어질 수 없으므로 
' 84년까지

과도기 간동안 기 존학재의 졸업증 및 자격증이 그 대로 인 정됨 .

- 고 육은 주정부 소관임 으로 신 설 5개주 (구등독지 역 )가 별도의

계획 을 가지고 있으나 , 기본방향은 구서독올 기 준으로 정비

되 어 질 것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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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 존 고 사의 해고 및 재고육 문제

- 각주볕 공몽적인 고 사의 해고기준

. Sfi 의

� 

대중외곽 청소년 조 직 이 었 던 동독 자유청 년 연 맹

( FDJ )의 간부 , seo 각 지 부 지 도우]원 , 국가보위부 ( Stasi )

및 동독인 민군 ( NV」A) 및 국가기 관의 근무경 력 이 있는

직윈 , 낮온 수준이 었으므로 ( 예 : 유아 , 초등고육의 수준

차이 가 큼 . 학업 이 후 준비 과정 인 예비 교 육기 관 2년이

구동독에는 없옴 . ) 구서독의 모 형을 따를 졌 임 .

. 사최과목과 영 어과목 고 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시 급합 .

.

(

83 후반기 모드로 정권하에서 해당전공지 식 이 없 이 도

고 직 을' 받은자 .

. 국가보위부 ( Stasi )에 비 공식 적으로 협 력 雙던 자

. 다른 전공없 이 국가 및 사회 강좌 ( Staatsbuer er kunde )를

강의한 고 사

. 러시 아어 고 사

. 동독 어린 이 단체 인 
"

Pioni er Cru ppe
" 

의 지 도고사
4

- 각주볕로 상기 기 준에 의한 고 사선발은 
'

S l . 5월까지 서면

질 의를 통해 마쳤으며 현재는 각 주정부와 고 용계 약올 맺고

수업읕 계속하고 었는 바 공무원으로서 최종 채용여부는

제반자격조건 (헌법 정신 에 충싣 , 해당자격 소 지 )이 충족

되 어 야 결정궈 .

. 각주볕로 곁정 된 stasi 문서 보관소 ( Canck-Behoe e )에

잔류2사들이 과거 전 력 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중입 .

. 가장 빠르게 학고체계릍 확립 한 Brande6buw주는

34 , 58 8명의 고 사중 6 , 588명을 해고앴으며 , 이중 l , 뻬8 명 이

정치 적 인 이 유로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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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독지 역 교 사들욘 구서독지 역 에 비 해 현재 665h의

봉급욜 받고 있으나 , 수업시 간 단축으로 인 해 실 질 적

으로는 88% 정도의 실질 입 금을 받고 있음 .

- 잔류교사의 재2육문제는 2 사2육법 ( l e hrerbi l dun gsgese tz )을

입 안중임 .

, 구동독의 교 사의 자질 온 구서독에 비 해 연저하게 멀 어집 ,

'

o 교 과서 베급 ·

- 통독이 전에도 3 천 3백 만 마르크의 에산으로 구 서독이

구등독이1 교 재 공급

. 에산상 독일 어 , 역 사 , 지 리 학 , 영 어 등의 과목을 중심 으로

8- 1 2학년 학생에 제한하여 고 재를 공급앴었옴 .

- 구서독에는 학고교재 출판사 ( Vol kkundwi s s en Verl a g )가

단 1개 밖에 없었으나 통독이 후 이 출판사도 구서독 출판사에

병합되 였옴 . 구동독 6 , aaa 개의 학교에서는 68 8종의 교 재중

학교별 선호하는 고 재를 고 를 수 있게 됨 .

. 신학기 를 맞아 ] , E3P만권의 교 과서가 단시 일 내 에 구동독

지 역 에 보굽 어 야 하나 , 연 재 출판사 사정으로 인 해

교과서 부족현상 극심

- Curriculum Reformskommi s s ioll 이 결성리 어 연재 2과내용

논의중 .

o 학교시 섭 확충

- 연방정부는 
"

구동독 경 기 부양 공동대응첵 
" 

( Aufschwu 呵

Ost )骨 만들어 구통독 경 제재 건을 꾀 하고 있는 바 , 이 중에

58 억 0111이 지 방자치 단체를 봉해 학교 , 병린. , 사회보호시 설

( Sozi e l e PfI e gee i nr ichturl g ) 신 . 개숙 비 용으e 주민 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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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례하여 지급되고 있음 . 그 안에 학고시 설비로 지 급되는 겆온

지 방자치 단체의 재량으로 발주하고 있옴 .

- 각주벌로 세금에 따라 할당되는 예산이 다르므로 주별 경제

능력 에 따昏 .

- 구동독지 역의 학고는 대부분 규모가 작으므로 학고건물로

계속 쓰 이 는 경우앤 장기 적인 증축게획 펼요

나 . 대학교육 ( 대학교 이상 )

o 구동독대학 잔재 청산

- 몽합조약 1 3조 에 의 거 신 설 5개주와 베를린 주정 부는
w

'

9 1 . l . 1부티 6개칠 내지 s개윌간의 경과기 간읕 설정하여

구체제와 관련된 학과와 연구기 관을 철폐키 로 하고 , 해당

연구종사자는 이 기 간동안 기본봉급의 7隆 骨 밭으며 전직

또는 퇴긱 시 키 기 로 결겅함.

. 동 조 약 1 3조 에 의 하면 기존동독의 학숱 · 연구기 관을

포함한 공공 정기관에 대해서 주정부는 주정부 업무

관할에 속하는 그 존속여부와 철폐 에 관한 곁정을 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옴 .

. 관련학과는 이 념문제와 관련된 인문 · 사회과학 학과로

해당자는 약 4 . see 여명 에 이 를 것으로 曾려집 .

·

- 주요 철 폐학과

.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관련된 법학 , 경제학 , 역사학 ,

철학 , 고 육학 , 심 리 학 , 경 영학

. 마르크스 · 레닌주의 관련 연구소

- 또한 SED 정권 붕괴 이 후 대학내부적으로 구체제와 관련한

잔재 정화작업 이 자율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았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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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독이후 등독지 역 대학에도 서독지 역과 마찬가지 로 대학

- 

자치권이 도 입되고 대학고육기뵨법 에 의·해 주요정 색 결정

위원회 (Besch1uspremien )의 교수들에게 자율권이 보장

되 었는 바 , 과거 구체제와 관련 있는 교수듭이 나 무능력한

학자들이 이블 악용하고 과거의 연고를 활용 , 동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자리 를 유지 하려고 하였음 ,

. 기 껏해야 학과의 이 롭을 
" 

마르크스레닌주의 
" 

에서 
" 

사회
t

이톤"으로 
" 

과학적 공산주의 
"

릍 
"

과학적 정치사회학"으로

바꾸는 정도에 그 쳤읍 .

- 한편 이 데올로기 적으로 문재가 되는 대학 학과외 에도 특수한

연구기 관과 같욘 경$위는 주겅 부의 현재 재정보조능력이 없 어

철폐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음 .

0 구동독 대학교육 래신 을 위한 연방정부 및 신 설 5개주 전문가

회의 결과 .

-

'

S5 넌까지 고육내용 및 시 청 서독수준으로 개혁 . 연 대촤

- 총 소요익 17e % DM은 연방정부에서 75IA, 각 주정부 2St[h 부답 .

( 13 ) 과거청산 문제

가 . 구동독 정권하의 퍼 해자에 대한 복권 · 보상문제

o 롱합조약 17조 에 의 하면 과거 동독 공산정권의 반볍치국가적

행위의 회생자에 대히1 서는 통독이 후 입 법권자가 적 절한 법 걱인

규정을 마련하도옥 되 어 있옴 .

- 통합조약에 외하면 복린 . 보상 (Itehabi 1 i ti erun g )과 거거

영사처법 무효화 판결 (l[assation)의 2중접차를 통해 퍼 해자

들을 구제하기로 되 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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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1 8만으로 추정되는 과거 구체제 퍼 해자인 등독주민들이

각각 법 원에 복권 빛 보상을 요구하는 신 청서를 제출하였음.

- 연방법무성은 
'

3 1 . 7웡 관계법률안인 
"

구체 제 불법 앵위

청산법 
w 

(Ilnrechtbereinigunesgesetz)를 제출하였는데 국회

계류중임 .

o 법무성 이 마련한 법 안내용은 다음과 같음 .

- 가장 논란이 되7 있는 부문온 보상액 문제 인 데 구금자들의

구금일 을 기 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하기 로 방침 을 정 했으나 ,

구휴일 당 보상액 결정문제와 관련 , 정부의 재정 영 편 이 분제가

되 었었음 .

. 현재 법 무성 안은 구금기 간 1당읕 기 준으로 모든 피 해자 가

38C DM을 기 본적으로 보상받되 서독으로 이 주하지 않고

동독에 잔류앴 뎐 사람온 주가로 1 5C mI 읕 디 받아 458 DM을

지 급 하기로 앴고 , 또한 피 해자중 노 약자 , 병자 , 생계가

곤란한 사람온 
"

구속자 지 원 기금" ( St i ftu 呵 fuer

e hemal iger Haeft 1 i n ge )에서 추가로 1 58 DM을 디 받아

62S mI 읕 지급하기로 되 어 있음 .

- 다만 이 제까지 베를린 장벽 이 전 에 동독을 曾출하거나 이 주

해 버린 사랑들에 대한 보상은 전혀 고 려 하지 않았는데 , 입 법

청문회 과정 에서 피 해자와 아당의 의 견을 받아들여 보상액을

구금한달 기준 458 DM이 아닌 3as m(을 책 정 해 놓고 있음 .

- 현재 추진중인 법 안에는 피 해자 보상의 법위를 우선 재정

형 편을 고 려하여 단지 형사상 처벌을 받은자와 정신병원

등에 강제 입원조치 묀 사람 , 불법 적 인 앵정 앵위로 국 경근방에

살 사람중 강제이 주조치 를 당하여 재산상 손해릍 입 는

사랍에 한정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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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해자들은 그 러나 체제에 저항하다가 받은 많욘 직 업상

차볍 (강등 ,
i%11고 , 직 업고육 방해 , 승진 기 최 박탈 ) ,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 루어저 아 한다고 맡합 .

. 이 러한 찌 해는 법 骨적으로 병확하게 입증하기 곤란한 접 이

있으나 , 괴 해자의 고 통이 라는 측면 에서 보면 구금과 같은

정도의 피 해라고 많온 피 해자들온 주장하고 있읍 .

. 따라서 구동독에 서 서독으로 이 주한 사락에게 제공하는

사회 걱 생계보조 영식의 지 원올 규정 한 구속자 지 원법

(Haeft 1 i n gs hi l fegesetz )읕 보완하여 입 법을 추진 하고

있으나 , 좀디 보상피 해의 범위들 넓 게 고 려하기 위 해서는

나키 만행 에 대해 꾀 해보상을 규정한 연 방피 해보상법

t aundesetltschaedigungsgesetz )에 준하는 법骨이 제겅

되 어야 할 것이 라고 야당인 SPO와 괴 해자 대표들은 주장

하고 있各 ,

* 연방피 해보상법 에 의 하면 
" 

정치 적 , 종교적 , 세계판적 ,

인종적 인 차별로 육체와 건강 , 자유 , 재산 등의 피 해를

입 었거나 직 업 적 , 경 제적 성장의 가능성을 박탈당한 것 
" 

얘

대해서 보상이 이 루어지 도록 규정 하고 있옴 .

. 현재 직 업 상 차별 및 불법 행위로 인한 퍼 해보상온 법무성

내에 전 담과을 설치 하여 작업을 추진중인 데 , 피 해의

법위 가 팡법위 하역 재정형 편을 고 려 , 그 기 준을 정하는데

상당한 시 일 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 반면 이 게까지 의 구속자 지 원법 에는 과거 동독의 체제에

"

폭력을 사용히-어 
'w 

( ewa 1 tsam) 저항한 경우 (흑히 '

53 , 6 , 1 7

민중봉기 시 )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 어 있 었는데 , 새로운 법무성

보상법 안은 이 를 전부 퍼 애자의 범위 에 포합시 키 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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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 련점 령통치 하에서 접 령군에 의해 불법 적으로 괴 해를

입온 경우도 이 번 피 히자의 보상법위 에 포 합시 키 고 있음 .

o 이 러한 입 법조치 흩 몽해 보상이 이 루 어진 다하 여도 너무 늦게

보상이 이 루어질 경우 , 실 제 보샹의 헤 택을 많이 못받을 겆으로

괴 해자 대표들은 안타까와 하고 있음 .

- 실 제 피 해자 단체들이 조 사한 바에 따르면. 정치 적 인 구금자

들의 7謀 정도가 나이 가 이미 55세 이 상으로 연로하며 , 또

많은 구금에 따른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합 .

- 반면 구등독지 역 신 설주의 사법체계가 제 대로 확립 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복권 · 보상 신 청 서류가 쌓 여 있 어 이를

심 사 확정하는데 상당한 시 일 이 소요될 것 이 라고 함 .

. 에를 들 어 Erfurt 시 같은 경우는 3명의 판사가 3 , aaa여 건의

서류를 심 사해야 하는데 , 그 처리 늘 발라야 2년 이 걸렬

겆으로 예상되 기 도 합 .

- 이 번 법무성 법 안은 이 러한 복권 · 보상 및 형사상 재심 절차를

간소화하여 퍼 해자들을 발리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 .

0 많은 피 해 대표들은 또한 뭍질 적 보상에 앞서 우선 자신 이 죄가

없 었고 단지 정치 적 동기로 피 해를 입 었다는 영 예회복에 관한 선 언 이

연방하원과 같온 국민의 대표기판에 의해 이 루어질 것을 희망함 .

나 . 구체제 청산읕 위한 가해자들 처벌 관련

o 구체제하에서 반법치국가적으로 행해진 정치 적 폭앵사례에

대해서는 신 설주들의 사법 체계가 확립 되고 ,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형사소추할 방침 일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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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존 서베릍린 검창이 주축이 되 어 동베를린 겅 찰올 흡수 ,

가장 빻리 사법해게를 확립 한 베를린 검찰온 
" 

정권적 범죄

행위 
tw 

(Regi erun gs krimi o a l i t a e t )를 전담하는 입시 조직 을

편성 하어 과거 체제수호를 위 해 법치국가적 질 서 에 어긋나게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치 국원 , 국가안보위원회 , 국경수비 문제를

담당雙 던 국방성 , Stasi 등을 집 중 수사하고 있옴 .

- 호 네커가 지 난 3월 쏘 련 으 로 달출한 이 후 베
,

를린주 검찰은

4명의 구동독 당과 정부 고 위급 인사를 베를린 강벽 에서

국경달출자에 대한 
" 

살인교사" 협의로 체포한 바 있옴 .

. 이들 4명온 
'

7{ 
.

5 
.

3 당시 HorIecker가 의강으로 있 던

국가안보위원회 ( 8명요로 구성 , 주요국가 안보사항을

다骨 )의 일원으로서 동 회의 에 참가하여 베를린 장벽을

사수하기 위 해 국경管會자에 대해서 사격 명 령 ( Schi e ss 
-

befehl )을 내리 는 결정에 동의한 인불들임 .

- 테 러조직 인 적군파 (lUlF)에 대한 방조 · 지원 혐의로 전

stasi 부장과 관련자들이 구속되 어 있음 ,

- 현지1 5 . aaa 명으로 추정 되는 과거 동독 스 파이 들의 처벌

문제는 헌법 재판소에 서 법걱인 입 장이 최 종적으로 확정필 입장임 .

. 처벌을 주장하는 측온 형식 적으로는 같은 스 파이 한동

이 었지 만 통일퇸 독일 연방공화국어 과거 서독의 정체성

( Identitaet )을 그 대모 승계하고 있는 점을 갑안하여

서독의 스 파이 들온 서독정부의 비 호하에 이 러한 管등을

한 반면 , 동톡의 스 파이 들은 당시 서독에 대해 서독읜

내걱 · 외 적 인 안보를 해할 목적으모 구체적 인 위 해 행%위骨

저질 兎으므로 
" 

공격적 인 
" 

( O ffensiv ) 동독스파이 활동과 .

'

방어걱 인 
" 

( defensiv ) 서독 스 꽈이 (
,

6ND) 管등온 구분

되 어저야 한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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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 언론체제의 쟤편

가 . 방송체제

o 구동독 방송 해체와 신규방송사 설립

- 통일 독입 정부는 구동 에서 낭과 국가의 시 녀노롯을 하뎐

방송의 해체작업올 위 해서 동독방송해세 전권%위원

(blluenfellZl )을 입 명 하였으며 , 동인 주도하에 연재 동독국영

Tv 사에 근무하던 7
, 5ga 명의 인 원중 3 , l aa 병을 해직 시 켰는데 ,

금 년말 해체작업 이 끝날때 에는 4 , aas 명 만이 남게 빌 겆 이 라고 합 .

- 구동독방송의 해체작업과 함께 신규방송사 설립 을 위한 작업 이

한창 진 앵중인 바 , 신 규 5개주의 방송사 설립 현촹온 아래와 같各 .

- 신 규 5개平의 남부지 역의 방송사 설 립 연쵱·

. 독일 신규주 (구동독 )의 납쪽에 위치 한 삭센 ( 5schseo ) ,

삭센 - 안할트 ( Sachsen-Anhal t ) , 튜링 唱 ( Thuor i n serl ) 등

3걔주는 
"

중부 독일 방송 (6li t te1 deutscher Rundfurlk : MOR) 
"

을 설 립 하였으머 , 입 시 사장에 Ddo Ite i ter 를 입 명 하였各 .

. 중부독일 방송 ( MDR)의 사장적 은 드 레스덴 ( Dresden ) ,

에르平르트(Erfurt ) , 마 데부르크(Mwdebury 에

� 

소 재

하게 될 주 방송국의 장이 교 대로 하게 필 것이 며 ,

본사의 소 재지는 라이 프키 히 ( Lei pz i g )가 될 것이 라 함 .

. 중부 독일 밥송온 3 1 . 8월 AltO의 가맹사가 되 기 위한

신 청을 이 미 마쳤음 .

- 신규 5개주 북쪽지 역의 방송사 설 립 현촹

. 북부지 역 에 속한 동베를련 ( Ost-Berl i n )과 브 란데부로크

( Brandenbur g ) , 맥클 롄부르크-포포머룐(Aleck1enburg-

' 

yor pommtm ) 등 2개주 관할의 공영 방송의 장래는 납부
d

지 역 에 비 해 확실 치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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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동독일 방송 ( Nordostdeutscher Rundfurlk ) 
" 

란 명칭으로

위 2개주가 하나의 방송사를 설립 하려는 움직 입 이

있었으나 , 벡骨 렌부르크 - 포포 머른 주정 부와 주의회의

대립으로 실 현을 보지 못하고 있옴 .

o 통일 독일 수의 방송체제 개 편을 위한 제반조치

- 1 SS I 년 y월말 1 6개주의 수상들은 기 존 구서독 1 1개주들이

체 졀한 
" 

방송구조 재 편 에 관한 엽 정 ( 1 387 . 4월 ) 
"

을 통일 후의

위상에 맞는 새로운 협 겅으로 대 처하려는 최의릍 개최한 바

있음 .

- 

동 최의 2DF 의 방송협의최와 운영위원회 에서의 정 당간

구성비 문제와 각 
' 

방송공사의 유럽 메디 아와의 협 력'관계에

있 어 일 부 주간에 이 견읕 보 임으로써 성과없이 끝났으며 ,

9 1 . 8 . 3 1일 재차 최의 가 개최될 에정 임 .

- 특히 분단상황하에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서독의 국익

통보를 해왔던 라디오방송 , 즉 Deutsche Wel l e , Deut sc h1 an d-

funk , Iti as 방송 등 세가지 방송의 잭 편도 논의되고 있음 .

. 이 세방송을 위 해 독일 연방정부는 년 간 약 6억 마르크

. Deutsche Wel l e ( 독일 해외 라디오방송 )늠 해외공보방송

이 라는 성 격상 게속 존속되 어 야 한다는데 의 견 이 일치

되고 있옴 .

. Deutsche Wel l e는 이 를 계 기 로 Deutsch1 an dfunk ( 동독인

대상 라디오방송 )의 외 국 어 프로그 램을. 인수하 려고 하고

있으며 , Detltschl an dfurlk 는 이 에 대 해 전독일지 역올 카바

하는 독립 된 하나의 방송사로 변모하려고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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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tsch1 an dfunk 와 Ri as 방송개 편과 관련 정 당간의

이 견도 만만치 않은데 , 기 민 당과 신 규 5개주의 주수상

들은 라디 오방송이 없는 독일 제 2TV 방송공사 ( ZDF )가

두 방송울 인수하는 것울 지 지 하고 있는 반면 , 사민 당온

이 두방송을 독일 전역·울 카바하는 두개의 방송 (문화 ,

정보 )으로 개 편 , 각각 AR0 와 ZDF 의 산하에 높이 게 하는

안을 지 지 하고 있읍 .

a

나 . 구동독 신문 · 잡지 개 편

o 구서독의 전국에서 판매되는 유력 일 간지 등이 독자확보를 위 해

노 력 하고 있요나 그 성과는 미 미 합 .

- 동독주민 생管수준에 비 해 신분의 값이 너무 비 싸고 ,

신 문량이 많아 섀로운 독서습관에 등독인들이 익 숙해 있지

않기 때문입 .

- 홍미 위주의 잘막한 기 사와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가판

신문들의 인 기 가 늘고 있읍 . ( 빌 트지 , 슈퍼짜이퉁 등 )

o 구서독의 대형 신문 . 잡지 사들이 구동독의 신분사릍 대부분

구업 하고 있음 .

- 신 탁청온 1명 의 서방신 청자에게 한개의 지 방신분을 매각

하기 로 합 .

- 정치 적 색채가 강한 구동독 정당신문은 존재하고 있으나

독자는 격 감되 었옴 .

o 잡지의 경-위는 청소년충을 겨냥하는 잡지 , 서독의 여성지 ,

I

TV 등 방송프로그램 잡지 가 인 기 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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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구동독의 대외관계 처리

가 . 동독이 외국과 체 결한 조 약 또는 협 정 처리

o 과거 등독이 외국과 i s곁한 조 약 · 협 정은 다자간이 688 건 ,

양자간 2 , 48S 건으로 총 3
, 888 여 건 에 이 릅

- 과거 등독정부는 서독과의 외고경쟁에서 독자적인 국가적

'

. 승인을 최 대의 외교복표로 설정 하였기 때문에 외국과

著 수 있으면 많은 조 약 · 협정을 체 결하 려 하었음 .

- 정치 · 군사 , 경 제 · 무역 , 판경 , 문화 . 과학 , 보 건 , 영사 ,

노동 · 사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 업 ) 분야 등에 이 르는

협정중 서방제국과는 다자간 협 정을 주로 맷고 있 어 
' 

별

문제가 없으나 , 이 전 동구권 및 제3세계 국가와의 양자간

협 정 처리 가 많은 문제점이 있,홉 .

0 동독이 통독전 에 맷은 국제법상 조 약 및 합의사항의 처리 에

대해서는 통합조약 제 1 2조 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 어 있各 .

- 양자간 조 약 · 협 정의 경우는 통일 정부가 조 약체 결 당사자들과

협의 (l(Onsul tat ion )를 거쳐 계속 유효(FortgeItung) · 조정

(Anpaslun ) 또는 효 력상실 (fir1oeschen ) 여부를 곁정합 .

- 이 작업은 5가지 기준에 의 해 진 앵묑 .

. 신 뢰보호

. 관련당사국들의 이 해

. 서독측의 계약상 의무
I

. 자유 · 민주 · 법치국가적 기 본윈척 에 따라

. SC 의 관할권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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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독은 가입 되 어 있지 않고 동독만 가입 되 어 있는 국제기구

나 다자간 조약에 롱일 독일 이 가입 하려고 할때 모든 당사국

또는 fi 와

� 

엽의를 함 .

o 그 러나 통합조약 내용은 단지 외국의 조 약체 결 당사자들과

앞으로 협상을 거쳐 처리할때 기 준만온 언급하고 있읕 뿐 ,

i

s a . 1 8 .
a 통독시 접까지 동독이 맺온 조 약과 엽 정 으로 확정묀

기존관리는 과거 서독어 맺온 조 약과 관련하여 어느 것이 디

우선권읕 갖는지 이1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음 .

- 여기 얘는 동합조약 8조와 3조 에 규정뫼 어 있는 법 률의 동촤

( 1techtsangleichung) 방식 이 적용핑 31으로 봄 .

. 즉 기본적으로 서독이 맺은 조 약과 상이 우선하 여 동독

지 셜1 에까지 확정 적용뒵 .

. 다만 동독이 뱃은 조 약 . 협상 내용의 계속 유효성 어부는

통합조약 제 9조의 계속 적용되는 동독의 법 령 규정욜 준용

하여 서독의 법 령 에 의 해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만 유효한

것으로 불수 있으나 이 러한 경우에도 물론 ·통일된 독일과

V
Al로운 조 정핀 형 태의 엽 정을 체 결해아 합 .

o 연재 연방외무성은 상기 원척 에 의 거 각국과 협 의를 진 앵중이 며 ,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각 주무부처와 구체적 인 협 약내용을 확정할

계획 임 .

- 국경분제와 판련퇸 구동독의 조 약들온 통독후 새로운 독 · 소 간

독 . 폴간 우호 . 엽 력 조 약을 롱해 그 q용이 계속 유·효함 .

- 대외 경제판게와 판련된 조 약 . 협 정 등은 
'

32 . 1 4 .
3올 기 준

으로 수지 결산 잔액 ( . l do)을 확정 하여 새로운 의무이 앵과

권리 t 21사에 관한 내용을 조 정 하여 새로운 조 약 · 협 정읕
J

체 경管 에정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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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및 그 산하기구 , CSC8등 동 · 서독이 동시 에 회윈국으로

되 어 있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협정의 경우는 몽일독일 이

단독대표권을 행사한다는 통지를 하였음 .

- 동독온 가입되 어 있었으나 서독은 가입되 어 있지 않으면서

통일 독일 이 더 이 상 가입 할 의사가 없는 국제기 구나 다자간

조 약의 경우는 관련 당사국 또는 EC와 협의할 의무가 없 어 ,

통독과 더붙어 구동독의 최원자격은 자동효력상싣 된 겆으로 봄 .

- 양자간 조 약 · 협 정의 경우 베트남 , 라오소와는 이 미 엽의
T

( l(Onsu1 tat ion )을 끝냈으며 , 쏘 련과 협의릍 진 앵중이 나 쏘 련

사태로 진 전 이 안되고 있옴 .

나 . 동독의 대외 채무 밋 채권처리
고

0
'

38 . 7 . l (화폐 . 경제 . 사회롱합 밭효/] )까지 서독 및 제3국에

대해 동독이 지 니고 있던 채권과 채무는 동독시 까지 계속

유효한 경우 연방재무장관의 지 시와 감독하에 청산딥 .

.

- 우선 화폐통합에 따라 기 존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m(으로

환산하 여 야 하는 바 , 환산비 율온 2 r I 입 .

- 통독이 후 체결필 각 당사자국과의 채무 및 채권이 전 협 정

처] 결시 에는 상기 5절에서 언급한 통합조약 1 2조의 기본

원척 이 적용毛 .

- DM 환산비율이 2: 1로 책정되 어 채권과 채무가 현저하게
권

a

차이 가 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 을 들 어

재무성은 기 금을 조 성 하여 그 차액을 보상해 줄 방침 임 .

- 헤당 채권온 그 가치 를 평 가할 수 있는 한 재무성의 지시로

신 탁청 에 의 해 신 탁관리 되 거나 연방재산으로 이 양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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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동독이 회원국으로 있 던 국제기 구나 다자간 조 약기구 특히 과거

C아1rnco 이�1 대해서 지 고 았 던 채권과 채무는 통'독이 후 득볕관리

대상이 唱 .

- 구 COTIECOX 국가들과의 대외 경제관계는 참가국들의 시장

경 제적 질 서로 개혁과정과 해당국가들의 이 해관계를 고 려

sc 와 긴밀 히 협의 하여 게속 밭전시 켜 나감 .

( 1 6 > 체육통합 문제

o
'

sa . ] Z . 1 5 신 설 5개주의 주립 체육협회가 독일 체육연 맹 (DSB)에

가입 합으로써 45년 이 래 분단되 었 던 독일 체육계는 드 디 어 통일 이

되 었음 .

·
- 최 대의 회원을 자랑하는 체육분야 최고기 관인 독일 체육연뱅은

구등독의 신 입 회원 2R8 만과 디骨어 회원수가 2
,
356 만명 이

되 였으머 , 총쟤에 Haus hansen 이 재선쉽 .

- 내무성이 연방의회 얘 재출한 제 7차 언방체육 보고서에 의하면

3 1년도 체육예산을 2억 4 , 8R8만 mIl으로 첵정되 었는 바 , 그 중

1억 3 , 588 만 미11이 신 설 5개주를 위히 사용될 것 이 라고 언급합 .

- 동 . 서독 스포츠의 기 구적 통합은 일 단 거의 완료되 었으니

도밍 을 무昏쓰고서라도 스포츠를 이 데올로기의 교 련장으로

보 던 SED 의 독재정권의 잔재에 심 하거] 시 달리 고 있기 때문에

유기 적 공동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기 간이 소요뒬 것입 .

- 유지되 어 야 할 가치 가 있다고 보는 구등독 스포스의 
" 

업 적 
"

으로 지 칭 되는 초 정상급 선수의 능력잡재 력을 계속적으로

게발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 옹을 필 요로 하며 , 35 , aae개의

구동독 체육시 설으 확장과 개축에 밀요'한 돈은 g억 마11인

것으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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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졍상급 스포츠는 연방정부의 국가지 원으로 안정되 어가고 있옴 .

- 스포츠의학 , 트 레이 넝 진 단법 , 교 육학적 . 싱 리학적 상당 등올

포함한 완벽 할 서비스릍 갖춘 1 5개의 올림 픽 지 윈 기지 에

구동독의 5대 스포츠 클럽 이 합류하 여 정상급 스포츠 인

육성의 중심 지 가 뒵 .

- 통합에는 인 력 감축이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 나 동 · 서베를린의

스포츠 통합으로 Serl in이 독일의 최 대 올림픽 지 원 기 지 화

하였으며 , 포츠담 소재 구동독군 스포츠骨럽은 독일 연방군

체육학고의 분고가 됩 .

미

- 구동독의 스포츠 엘리 트를 육성하딘 24개의 구동독 청소년

스포츠학고는 통독후에도 계속 유지 존속되고 체육장려

깁 나지움이 나 실습학고의 귀 감이 되도록합 .

- 구등독에서 국가적으로 지 원을 밭넌 6 , 2sa 명의 정상급 운동

선수들중 l
,
5SS 명만이 독일체육 보조기금으로부티

2 , a aa 만 mI 받으며 선수생황을 계속하고 있옴 .

o 구동독에서 주업으로 종사하던 5 , aas 명의 트 레 이 너의 진로

문제가 심 각함 .

- 그 중 26B 병은
.

계속해서 주임 트 레이 너로 근무할 수 있으며 ,

388 명은 명 얘 트 레이 너로 근무하고 있음 .

- 이 들의 인 수 빛 채용에는 아무런 문제접 이 없으나 ,

· 

구서독

트 레 이 너의 능력과 비 고 할때 구서독 트 레 이 너의 직 장의

우1 협 이 되고 있음 .

- 구동독 체육협회 (DTSE)의 유병 트 레 이 너들온 한국 , 오스트리 아 ,

뉴질 랜드 등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기 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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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어야 하나 인사 및 물질 적 , 재정적으로 공고한 기 반온

아직도 조성되지 않아 생존문제가 매우 심 각함 .

- 지 금까지 Lotto-Totto (복권 ) 법규가 없으므로 구서독식

모 텔에 따른 주립 체육협 회의 수입 이 조 성될 수 없으며 ,

서독지 역의 Lotto 수입 에 의한 지원의 가능성 조차 현재

많은 기 관들이 신 탁청의 관리 하에 있 어 연 대의식 적 재 건

지 원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음 .

o 소홀하게 방치된 체육시 설의 정비 역시 전반적으로 재정부답에

시 달리는 지 자단체에게 과중한 부담거리 임 .

w

- 구동독정권의 체육도시 라는. 간빤이 붙었 던 Lei pz ig의 경우

중앙구장의 연 대화에만 5억 ma이 필요하나 3 1년도 보수

유지 비 에 겨우 4 , as8만 DM이 책정되 어 있읍 .

w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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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곤H 0>幼妄]科7前>o]j"

- 함부르코 출신으로서 옥스포드 대학에서 찰동하고 있는 학자 랄프 다렌도르프

경은 독일을 밖에서 볼때 존겅심은' 사라지고 약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불쾌갑이

증대되고 있다고 독일인들에게 겅고하고 있다. -

D)e Zeit 臼2. 5. 15

o 독일이라는 국가에서는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 불길함을 예고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노 동자들이 봉기하며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불펑불만을 노 출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갈은 불안의 원언에 관해서는 의걘이 엇걀리고 있다.

O 독일정부는 지첬고. 새로운 문화를 그 리고 1전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정은 어느

성도 들림없다. 그러나 유럽의 그 어느국가의 정부가 과언 지치지 않고 새로운 문

화와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작년 12월 Haastricht에서 개최되었던 유럽

펑의 에서 25멍의 수뇌들(EC 12기]국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 12명, 12개국 외무장

관, EC 집행위원장7은 네닐란드 여왕과 기넘할엉을 했.다. 마스트리트 정상회담에

참석햇.던 수뇌들중 그 1주 기넘일에 절반이상이 그 권iqw를 상실하게 푄다고 해서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서유럽은 한 시대의 종말에 처해
.

있다. 과언 그 누가 새

롭고 힘차고 희망에 가득찬 시대를 제시해 줄 지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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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미 얼거안 것처 이와 같은 것은 비 득일의 문제점만은 아니다. 렇지

- 독일은 무엇보다도 자체적으로 커다란 문저1접에 봉착하고 있다. 불길한 주장의 주

요근거는 독일통일인뎨, 독얼은 통일후의 고통속어) 신음하고 있다. 동일이라는 모

헙의 비용은 너무나 비싸고 동일비용은 너무 엄청나 산정하기 힘들어 누구도 멍황

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뭇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언대의식은 나약N지고 구서독지억

과 구동독지억, 노 동조합과 그 용주, 언 방정부와 주정부는 체를 위해서가 아니
多

라 자기자신반을 위해 서로 옥신갹신하고 있다. 세계속에 비신 독일의 모습은 심갹

하다. 과언 독일이 소유럽에서, 대유 에서 나아가 대서양어)서 천세계적인 문제점

과 을바로 대처t]-게 될지, 대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그 아무도 모르고 있

다. 걸국 등일은 거대한 실수였나

o 독일통일이 거대란 실수가 아니었음은 들힙없고 더구나 독일불안의 원언을 등일
驛

에 돌리는 사람들의 판만은 너무 근시안 적이다. 동독지억에 샅고 있는 독일인들
걸

은 서독인들이 마구 동독땅을 유린하는 것을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

실은 이해할만 하다. 그들은 간혹 서독의 침투에 q하여 보복으로 대처하는가 하먼
'

서독신문 구독을 거부하기 조차 한다. 도 한 들은 자/)들의 유한 특성을 갖
된

었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노 멘클라투라가 득점적 귄럭을 향유하던 정권이 열망한뒤

블가피하게 두]따를 수 밖어] 없었던 고동과 눈물의 골짜기.를 그 래도 동유럽의 그 어

느 국가의 골팍기보다 월씬 깊지 않고 수월하게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은 다헹이었

다.

o 서독사람들은 인샹이란 결코 궁극적으로 마지막 승리를 가져주는 긍경적 사건들

로 만 구성되지 않음을 처음으르 체험하그 입다. 이와 같은 사실이 많은 사할들을

불 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불안은 처음에는 일단 고응주 갈은 강럭한 사람들에게

항9%다가 그 다음부터는 외부로부터 정주민. 이주민 등 힘이 악한 새로운 주인들에

게 향%다가 결국 신연방주(구동독지억)에 있는 자국민을 항i t게 된다. 합부르코를

비롯한 여러됴시가 통독과 할게 부유하게 되었으며, 실직상태에 처했었거나 승 의

기최가 악힉버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새로운 기&-]를 갖게 되었는지 아는 사랍

들이 그리 많지 않다. 독일 체가 동독으로 덕을 보고 있다. 동일독일은 국제겅기

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이나 이와 무관하게 발전을 계속없다. 세계 도 처

에서는 기본적인 겅제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동안 독일은 늘 있어戒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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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수반하는 분배롤 둘러싼 논쟁을계속하고 있다.

o 독일통일이 곧 헌재 재난의 원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둣 싶다. 독일

통일이 재난을 촉발했을 수도. 또는 좋은 구실이 될 수도 있으나 엄청난 불안의 원

인 은 다른곳에 있다. 독일은 - 일본과 비숫하면서도 다른데- 세계겅제로부터 오는

거센 돌풍을 수넌간 쟐 잠고 건뎌왔다. 독일은 높은 겅상수지의 흑자를 보여왔고

안정된 내적풍요를 보장하언서도 갱쟁자에게 실질걱으로는 문호를 개방하지 않은

상태하에서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니-라이다. 독일은 자기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훌듕

안 스 웨덴이 되었다.

o 그 턴뎨 이꽈 같은 게임이 잘 풀려가지 않는 순간이 깁'자기 도래하었다. 세계경

제는 독얼겅제에 약엉항을 끼치기 시작앴.으며 이러한 엉향을 방지헤주던 보호먁이

갑자기 흔들거리기 시작했다. 이제 더이샹 안락한 셍찰을 엉위하기 힘들게 되었다

는 섬을 처음에는 2문가들이, 그 리고 뒤따래 시민들이 알아차리게 되었다. 띠·라서

오 늘냘에는 도 전이라는 것이 십갹하고 뮈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되었다.

O 그렇다얜 독일이 유럽의 일본 Lt지 유럽의 스웨넨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뜻한단

말인가 세계에 걸처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

독일 그 곳은 들어걀 수

없는 곳이지"라는 알을 자주 骨게 된다. 왜L-%하먼 정부외. T 명은병과 대기업간의

조직적인 조체저] 때문에 2 저히 暴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한

어느 한 부분이 무]임에 마지거1 되면 다른 부분이 돕는다는 것이며. 만일 어뻔 국외

자가 독일에 발붙이려구 하천 일런의 독일인들이 그룔 아 버린다는 것이다. 80닌

대에 걸쳐 독일은 다른기업을 인수하는 사례도 적었.을 뿐더러 다른 선진산업국들보

다 필 적은 기업이 도산했다늠 사실 억시 독일적 특징이다. 동독01후 구동독에서

비로소 주번국의 대기업이 큰 어러움 없이 시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있

다. 그 러나 구동독지억에는 공기업이나 사기업율 먁른하고 아직도 시정'을 제한시키

는 독정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 실례중의 하나가 언방체신(BLrndespost 이다�.

독일에서는그 어느곳보다 더 시장겅제가 많이 거른되고 있으.나 유럽의 여타 국가보

다 원씬 시장화 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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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물른 
" 

사회복지적" 시장겅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 러나 사실상 겅제적 조합주의

(%'irtschaft1icher %or poratismus)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적인 안성을 보장하

있음은 틀림없다. 300만영의 실업자가 거른되고 있지만 망멍신성자들은 국가로

부터 툴륭한 대접란 받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근로자들보다 잘 샬고 있다.

그 리고 정신컥으로 잘 훈련된 막강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구가 있기도 하다.

o 스 웨덴에서는 10넌 전까지 국가공무원 비율이 20%를 상최兎으며 거의 30%나 되

는 사람들이 재정이전 소득(Transferetnkommen)의 수령자들어었다. 독일의 겅우 이

와 갈이 숫자가 그 리 높지는 않은듯 하다. 그 러나 공직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중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에 준해 보상을 받고 있음은 괄목할만한 사실이다. 본에 있는

경제 로 비스트들이 장관급 봉급정도를 받고 있다고 해서 놀랄일은 아니다.

O 이와 같은 모든 것은 그 겅제적 능럭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sot 이상을 차기

하는 국가의 부담율(Staat guot )은 자유의 착보에 위험을 초래한다. 자유 억시 무

상이 아니라 유가로 사들여지기를 원하는뎨 그 이유는
,

다른Lf라나 마싼가지로 (독

일갈은) 수출의존 국가는 국제겅기에 보조를 맞추지 않'으먼 안되기 때문이다. 그 련

뎨 최근 년간 국제경기는 더이상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얄.다. 더구나 갑자기 이와

같은 사실은 득일에서도 반대호과과로: 나타나고 있다. 창래가 더이상안정스럽지 않

다고 느 끼는 사람들읍 물가를 정확하게 물어보기 마런이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사실

이 그들이 더이상 (갔비 ) 독일상품을 구입하지 않음을 受하는 것은 아니다. 구동

독지역 독열인들이야 어쨋 이와 같은 구매형태가 구서독 사람에는 못미치고 오 히

려 저럼한 일본제 승용차의 진뢰갑이 독일제라는 권위를 앞지르고 있다. 신언방주

돠 (동유텁 및 걸프毛윽로 인한 미국에 대한) 재정이건은 국가의 재정부담율을 높

이고 재정조달 능럭을 약화시껐음은 재른의 여지가 없다.

o 이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우려가 뒤따른다. 즉 공휴일과 휴가일수가 가장 많으

며 노 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과 같은 니i라가 근로자를 위한 최고액의 사회복지 소

득과 최대의 직장안정을 보장해야 하는 곤겅에 처해있다는 사실이다. 언젠가는 한

파국이 도 래할 첫인데 그 것도 늦어지먼 늦어질수륵 사태는 더더욱 어렵게 될 첫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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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프랑스는 19M부터 겅제구조를 런솬시켜 왔는데 앙득간 화폐몽압에 관안 즈 악의

체제수럼기준뎌onvergerckr1terien)을 충즉시키 2 있융음 걸코 우언한 일이 아니

다. 반대로 독일의 겅우는 인플레가 상승하고 o l자율은 너무 높으며 축가부채는 억

제알 수 없을 경드르 겅제 악순완에 처해있다. 따라서 먼저 과거의 안경을 깨드리

고 난후 새르운 구조적응을 해0>하는 어려은 과정을 걸게 힌다. 왜냐하먼, 독일의

공공서비스는 더이상 이 련 상태로 비대해져서는 안되며 독일의 사쇠복지 억시 더

이상 겅 제럭이 강당찰 수 틸기 때문이다. 그 대신 노 동시장에서는 일2투쟁 대신 칠

신 유동서 (flexibil itht>이 않아져야 필 것이며 가망이 없는 기업의 도산은 칠씬

더 늪아지게 틸 것 이다. 이러한 필수불가걸한 구조천겅에는 미1우 큰 진릉이 뒤때

를 것이며 , 이미 그 조 짐이 나타나고 있다.

o 전7의 독일은 다행 련 시기었다. 새르운 민주주의 체제가 청착듸었고 겅제전

체가 점검 흐전되어가는 시기었다(스페언은 60년대에 이와 비슷한 행운올 누렸으나

동유럽의 새로운 민주주의늠 이와 닫은 행운을 누리지 믓했.다). 따라서 수많은 사

랗들의 의식속에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겅제적 층요가 블가분의 관계르 걸속퇴어 있

는 것으로 인식듸었다.

o Harold James 는 득일인의 ·정체성에 간한 그 의 유엉한 저서에서 바르 이와 같은

것이 독일인주주의의 쇠대약정이라는 주장을 꾀고 았다. 왜L%하천 많은 사랄들이

보기에는 정치적 성공과 겅 제걱 성긍이 매우 긴일하게 연겔퇴어 있어서, 겅제적 실

패는 착상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M.기 때문이다. 엉국이나 미국에서는 겅제위기개

'

귿 민주주의의 위기르 나타나지는 않았던 
'반런 

독일의 겅우 (유럽의 다른국가에서

처 럼) 겅 제위기는 최소한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었고, 바이마르공叫국의 믈략도

간겁적으르는 이 겅제의 위기에 기인한다.

o 그렇다그 으늘날 독일의 사회복지적 겅 제가 흔들리는 징후르 해석해서는 안된

다. 주천여건은 물론 L·11걱구조 많은 헌화를 겪었다. 독일은 기민당에시 )s>민당으

로 사민당에서 기인당으르 
"

2증·적 정권교체라는 실범"(Test des doppe1ten

s Achtuechsel )에 성공51다. 국가적 위
,

기드 었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 인주주의에

대한 뚜럿한 위험드 없었다. 그 러나 다른 국가兮드 잘 인식하고 있둣이 억작옹 얜
'

상이 나타나 있다. 실질土툭의 하학, 첨증일르의 불만족 상태 등은 사회반항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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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십리를 조장하여 먕명신청자에 대한 증오 및 극우 공촤파에 대한 지지투포와 같은

연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공동체(E이에 대한 비관론에도 충분한 근거는 있는뎨

만일 유럽 비관른이 결합省다먼 위험천만이 아닐 수 없다.

o 이와 같은 위업이라는 관점에서 피할 수 없는 사실은 독일은 더이상 사치를 항

유하지 못할 것이며, 풍요와 거리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생존문제와 동뻘어진 정

치를 그 만됫아 할 것이다. 섕즌문제란 오로지 谷겅보호주의자들만의 주장이라는 헌 
'

실과 동 떨어진 변명은 오 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는 멍확하게 토론되어야 할

것이다.

o 명료성이라는 것은 비단 철저한 진실만을 거른하자는 것이 아니다. 언간으로 하

여금 불안과 공포에 바져들게 한다는 것은 책임있는 조언이 아니다. 또한 이와 같

은 것은 실실소득과 사회복지적 소득이 아무헌 대가없이 유지된다는 절을 지적하려

는 것은 걸코 아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연 없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갈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흘러는 담은 천금같은 가치가 았다. 그

렇지만 이와 같은 방법이 지난 수닌간, 니-아가 지난 수십년간 그 랬둣이 항상 펀안

한 방법으로 달성될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어 정치걱 프로그램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1992넌도의 독일의 불안정을 국외자로서 발치에서 새로이 조멍해

보고 자 한다. 독일의 가까운 미래나 머(1번 미래를 결경해 줄 펼가지 테마에 대해

니-름대로 의건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o 첫째, 독일은 1932넌도에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걸코 변헉을 체험하지 않았다.

그 대신 독일은 정당졍책적 기교와 조 합주의적인 요소 가 엉킨 가운뎨 국가나 대규모

사회건체보다 개인의 이니셔티브와 팔동이 조금 더 두드러졌을 뿐이다. 전술한 재

정이毛 급부라는 관접으로 볼때 매우 억설적이지 않을 수 없겠으나 일탄 소득세율

이 대대적으로 인하된 다음에야 비로소 번혁은 일어나게 될 이다. 이와 갈은 것

은 비단 그 의미 자체만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국인겅제로 하여금 유동성이 있게
i

하고 적응럭이 있도록 해주는 목표이다.

o 둘째, 독일식 사회복지국가의 펑가에 대한 과감하고 새로운 관점이 절대적으로

묄오불가걸하다. 노조 측은 그들이 주장하는 소 득증가요구로 인하여 겅제발전에 이
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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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한 사회복지삭감이 해가 된다고 비난얗. 것이니- 국기-의 사회복지계왹은 이보다 칠

씬 겅제에 악엉항을 끼.실 위 성이 i다. 노 인에 대 장기간 간벙은 . 공동과제입에

는 흘림없다. 만일 노 인들에 대한 장기간병이 우선시 되려언 질벙시 
og긍계속 지불

은 수일에나 적옹되어야 할 것·J을 근로자들이 인정하여야 한다. 증가하는 실질임

금이 항상 고엑의 사회복지 급부제공과 벙행해야 다는 주장이 아무런 근거었이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o 세째, 이제부터 다가올 독일겅제의 구조변겅은 대대적인 사최븍지적 과제를 안

고 있다. 무엇보다도 목且지양적 교 육정책에 대한 과제가 중요하다. 만일 국가의 독
4

정권이 폐기된다먼, 만일 시장이 서서-히 개방하먼서 동일한 품질의 상품이 낮은 가

걱 르 독 일상품을 밀어부치게 괸다런, 일 도처에 걸쳐 관대하게 눈감아것번 초

록 지왼해야 안다. 그렇게 뒨다런 서독언중에는 오 늘날 동독언과 갑은 상태가 될

사람들이 많은 것이며, c )-마도 동독지억으로부터도 배울절도 많게 될지 모르 威다.
럴

와

O 녜째, 독일 외교정책의 기븐노선걸정에 있어 진실하고 새로운 사상을 담아야한

다. 지%까지 독일은 유럽과 국제기구로부터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주위에서

의심을 하먼 항삶 돈을 불할 수 있었.고 그 러먼 뒹화가 보장되었다. 그 런데 이제

부터 이와 2은 밤식은 더이상 등하지 않게 되었다'.

o 우리는 사희복지걱인 언재 상태를 건드릴 수·가 없다. 스트라이크도 계속컬 것01

며, 블안과 소요도 있을 겻이여, 극우정 댕에 대한 동조도 있을' 것o]다. 많은 사람

들이 이 런 사실들이 실연되기를 뭔한다 할지라도 롼설듸도곡 내버려 두지는 않아야

한다. 이와 은 헌상들은 모두 얼마간 이해할만하고 부분적으르는 응은 것이다,

그 러나 처을에는 슬금슬름 다가오던 위기가 V점 더 굽걱하게 전개되는 상솽으르 치

달아서는 안된다. 지금은 반신반의 하먼서 해걸될 문제를 방구석에 숨겨두고안 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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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牛島 統-을 위한 統獨敎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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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서문%ls

o 독 일 과 한 뱐도의 분단은 후 양극제제하에서 더 욱 공고화 됨 .

o 이 녑 컥 장 벅 과 양극체제가 와해팁 으 로서 독 일 과 한 반도 통 일 에 대 한 외 적

장애가 사 라지 게 됨 .

- 그 러 나 통 일된 독 일 과는 달리 한 반도는 씽 방간의 화해 웁 직 입 이 있 긴 하나

여 전 지 정 지 적 , 이 녑 적 으 로 대 립 필 두 개 의 국가로 분단되 어 았음

o 본 논 문의 목적 은 통독의 선 례가 한 뱐도의 평 화 적 통 일 가능성 을 어 떻 게

높여 줄 수 있는가를 언 구하는데 있음.

- 한 반도 몽 일 은 두 가지 주요 번 수 , 즉 지 속 적 인 (단계 벌 ) 옹*J 접 근과

쌍 방간의 이 넙 적 관용에 달려 있음 .

- 이 러 한 선 걸 조 건 은 개 방적 사회 ·를 지 향함으로써 만 달성 될 수 있음 .

고

( 흣)

o 전 후 독 일 과 한 반도의 분단은 보 다 평 화로운 신 세 계 질서 에 로의 현 판을

촉 진 시 키 기 위 한 잡 정 적 인 조지 있읍 .

- 전 후 양-A 국제 질서 가 장 정 적 분단을 지 속 적 인 민 족분단으로

장기 화시 킹 .

o 그 르 바쵸프의 
"

신 사그"와 소 연 방의 해제로 독 일 과 한 반도내 에서 의

민 족내부간 고 계도 변 화하기 시 작압 .

- 마 심 내 독 일 은 롱 일 을 이 룩했지 반 , 한 반도는 납북괌게의 상 징 적

진 에 도 불구하고 민 족내부갼 역 학은 기 본 적 오 로 번 화가 업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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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폭력 . 분 쟁 이 민 족 적 합의 형 성 에 미 친 영 향

0 . 한국의 %자들과 정치 가들은 한국이 독 일 보다 유리 한 통 일 여 건 을

갖고 있다그 주 장해 왔음.

- 한국은 7세기 통 일 신 라시 대 이 래로 통 일국가 옜던 반면 ,

독 일 은 1871 년 비 스마르크의 꽁 일 이 후로 통 일 역사가 哲음.

- 독 일의 분단은 전 승국에 의 한 패 전 국 처 벌의 걸 과 인 반면 .

핸반도 분단은 세 럭 겅 졍(Fo%%·er s truggle)의 무그한 희 새물 임 .

- 동.서 독에는 40만 
'

AT0군과 36만 바르샤바 조 약군이 주둔한 반면

한 반도에는 미 군 4 만명 이 남한에 10여 멍 의 군사그문단이 북한에

있을 뿐 임 .

o 이 러 한 이 유들은 동서 독이 직 접 적 군사대걸을 피 할수 있 었던 반먼 ,

남북한이 3 년 간의 내 전 을 겪 었다는 중요한 자이 를 간과하고 있음.

- 내독관계는 남북관계가 갖그 있는 상호적 대 갑, 증오 , 불신 , 이 넘 고육

등의 과 정 은 거지 지 않 았음.

0 남북한 상호 적 대 적 접근은 심 리 적 긷 장을 조성 , 실 질 적 화해를

저 해

- 5. 16헉 명 , 한 일국교정상화. 10월 유신 , 광주사태 등의 한국내 소요와

폭 럭사태는 북한이 선 전 용으로 이 용 , 한국을 비 난함으로서 민 족

내부간 합의 헝 성 에 약 영향을 미 침 .

- 남한 언 론도 비 록 용어 선 택이 덜 자극적 이 지 만, 남 침 용 땅굴과

북한주민 귀 순 등을 선 전 함으로서 북한의 체제 전 복기 도 에 대한

한국정 부의 우려 를 대 번 함.

0 남북협 상이 고 착상테에 바지 는 주요원 인 은 남북한 의 옹 얼 접근

방법 샹의 자이 가 아니 라, 이 념 적 차이 와 전 젱과 관계될 깊은 십 리 적

장벅 때문 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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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호간 갈등을 조 쟝아는 이 런 증오가 없 었던 독 일 의 경 우 국내 정치 에서

이 녕 적 , 지 정학 적 쟝애가 제 거 되 자 말자 홍 일을 위 한 희.망 찬 협 상을

시 작할 수 있 었음 .

- 따 라서 펑 화롱 일 을 달성 하기 위 해서 납북한은 우선 상호적 대 감을

해 소합으로써 갑 정 헙 정 (modus v ivendi)에 도 달아여 설 적 이 그

타헙 적 인 대화가 이 루 어 질 수 있는 여 건 을 형 성 해 야 합 .

나. 사회 적 개 방과 플일 억 학 2 걍제와 동의 영 억 간의 상호 작용

0 동서 독과 남북한간의 억 학관계의 가 장 두트 러 진 자이 는 공산독재 정 권 의

안 정 성 여 부 임 w

0 동독과 북한은 갹갹 Stasi와 사회 안 전 국 에 의 한 사회 심 루을 꽁해

주빈 들을 홍제 . 헙 박함으로써 정 권 을 유지 하고자 했음.

0 또 한 이 들 국가는 메 스콥과 교 육제 도 를 장 약아여 , 지 배 계급의 집 권 을

정 당화하는 이 넙 을 주 시 키 눈 도 구 로 이 용함.

o 이 러 한 유사안 강제 력 에도 骨구아고 , 양국은 정 권 반대세 럭 이 지 배 적

동의 를 획 득하지 못하도록 방해 아는 능 력 에 상당한 차이 를 보 임 .

- 북한은 피 부료부터 의 영 *4을 봉제하여 주 민 들에 대한 정 보 소 스 를

정 부검 얼 메스콥에 만 국한시 키 는데 성 공함으로써 동독보다 시 민 사화에

대 한 몽제 (말살)력 이 월 등할.

- 한편 , 동독주민 들은 수십 언 갼 외 국 정 보 블 접 할 수 있 었으며 , 특히

서 독 텔레 비 젼 을 시 청 합 .

0 동독과 북한간의 사회 에 대 한 정 코 지 배 력 의 자이 는 다음 7 가지 번 에서

민 족내부간 역학이 엉 향을 미 집 .

(1) 겅제 적 경 박성 에 대한 인 식 의 자이

- 독재 정 권 의 안정 성 을 경 정 아는 가쟝 중요안 번 수는 겅제 적 실 적 이

아니 라 사회 주의 제제 이 외 의 다은 경제제 도가 얼마나 효4 4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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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타 공산국가들이 국가 홍제 경제제제의 단접 을 어 떻 게 제기 하그

있는가에 대한 정 보와 이 에 따른 경제 개헉 필 요성 에 대한 주민들의

인 식 입 .

- 서독 메 스콤(TV, 신 문 , 잡지 ), 서 독 관광객 방문, (제한적 이 지 만)

경 화에 의 한 소 비 재 구 입 등은 동독주 민 들로 하여 금 서 구 이 웃쿡가들과

동독간의 엄 정 난 경제 적 격자를 개 管게 하는 강럭한 영 향요소 였음.

오 렛동 안 소 비재 에 굼주린 동독주멘 들에게 풍요 > 서 독사회 가 제공한

물질 적 인 센티 브는 현 동독정 권 에 대한 강한 불만을 초 래함. 성 공 적 인

대 안에 대한 주 민 들의 인 식 이 정제된 게획 경제 에 데한 불만을

가중시 킴 .

- 비 록 경제상황이 동독보다 훨씬 나쁘지 만, 현 경 제 정 책 에 데한

주 민 들의 거 부가 북한에서 는 잦아볼 수 없음. 이 는 북한 주 민 들은

그들의 경제상황을 납한과 여 타 선 진 국과 비 고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전 혀 없기 때문 임 .

(2) 정권 정 통성 에 데한 주민 인 식 의 조 정 과 사회 번 화 필요성 에 대한

태 도의 통제
i

-

'

반사회 주 의 적 
'

가치 가 동독주민의 의 식 속에 심 平함으로서 동독

지 배 집 단은 계급이 해에 대 한 주 민들의 동의 를 확보하는데 실패함.

- 외 국 정 보소스는 서 구생촬을 현 실 적 으 로 설 명 해 주 었그. 동구의 독재

정 권 들은 아이 러 니 칼하게도 자유자본주의 의 사회 적 . 정지 적 취 약성을

부갹시 키 려 노 럭 하지 않았음.

- 상 업 광그를 비 롯한 서 독 텔레 비 젼 프로는 보통 동독 얻 들이 억제할 수

없는 소 비 자 천 국에 대한 상을 불러 일으킴 .

- 록 , 비 트 , 평 크음 약, 카프카와 프로스트의 소설 , 실존주의 .

전위 주의 . 초구조주의 문학전롱 등의 자본주의 요소가 
'

70 - 80년대에

동독샤회 에 침 주하여 , 동독공산주의 이 돈의 정 수 , 륵히 유불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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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 적 . 과학적 . 판且 적 계 획 을 통한 해 방이 온에 대한 회 의 를 불러

일 으 켐 .

- 이 러 한 비 정지 적 영 향요소들이 SED 정 권 정 꽁성 의 근윈 인 이 념 적

토대를 무너 뜨 리 고 , 지 배 집 단의 사최 에 대한 패고 적 꽁제를 약화시 킴

으 로써 정 코 안 정 에 중대한 약 엉 향을 미 심 .

- 그 결 과 동독주민 들은 공산주의 이 론 에 반하는 자본주의 세 계 관을

정 롱성 있고 도 덕 적 인 것 으 로 받아들이 게 되 고 . 통지 자와 주인 들 의

게 리 가 게속 커 져서 , 외 부로부터 강요묀 
'

지 정 학 적 규제 가 사라지 자

민 중불만이 강도높게 표출 , 아래로부터 의 압 럭 에 지 배 집 단이 굴복합.

- 제제 적 정 보 유 입 의 강 력 한 봉제와 더 불어 극도로 야만 적 인 탄 압

기 구 를 롱해 봉지 자와 피 통지 자간의 비 고 적 강한 유기 적 통 일 을
處

인 위 적 으로 지 탱하그 있는 북안에서 는 이 러 한 독재 통치 에 대한

주 민 骨의 도 전 이 불가능
l

- 강제 엉 역 (정지 적 사회 )이 동의 엉 역 (시 민사회 )을 실 질 적 으로

말살해 버 림 으 로써 김 일 성 독재 정 권 은 아래로부터의 얍 럭 의 대두을

자단해 옴 .

Ilt 덮 탄 얍 적 인 데 안에 대한 정 보의 걸 여 로 저 *J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사 전 에 봉쇄되 어 경 쟁 적 이 데올로기 와 정 보의 대두를 물리 럭 을

사용하지 않그서 도 방지 할 수 있음 .

* 그 러 나 동독에서 와 갈이 주 민 들이 대 안을 인 식 하게 되 면 ,

어 떠 한 폭 럭 과 걍제 로서 도 정 권 의 통제틀 유지 할 수 없게 될 것 임 .

0 한국의 꽁 일 정 댁은 북한의 전제주의 적 공산주의 정.고 을 수용하지 않으면

쌍 방간 정치 . 문화. 경제 고유의 점 진 적 획'대 , 고차승 인 , 유 엔동시 가 압 등흘

추구하는 이 른바 
"

단게 적 통합 접 군노 력 과 이 녑 적 관용의 거 부"를 윽 징 으 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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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경제 제도의 우위 와 이 데올로기 에 대한 국제 적 지 지 에 확신 을 갖그

. 한국은 단계 적 통합 접 근 전 략으로 북한 정 코 의 시 민사회 먈샬정 책

(통제 , 강제)을 약화시 키 려 그 노 럭

D 북한은 이 접근을 거 부하먼서 적 어도 공식 적 으로나마 
"

이 넘 적 판용"을

강조하고 있음.

- 이 를 통해 1 국가내에 두개의 상이 한 정치 . 이 넘체제가 공존하는 연 방제

롱 일을 추 진

o 북한의 통치 집 단이 국내 정 보제 계를 독 점 적 으로 통제하는 한. 비 록 북한의

헌 제제가 비 합리 적 이 그 비 생산 적 이 라 하더 라도 인 민 대중에 의 해 비 판 받게

되 지 는 않을 것 임 .

o 그 러 나 장기 적 으로 볼 아 이 러 한 전 략이 지 텡될 수 없을 것 임 .

- 마 에 이 른 겅제 , 국내시 장과 새 샨성 의 한계를 감 안하먼 , 평 양정 권 은

자력 갱세 겅제 정 책을 그수할 수 없을 것 임 .

- 이 념 에 대한 대외 적 지 지 와 겅제원 조 의 부 때문에 북한은 문호를 게 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무 억 관계룰 시 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입 .

- 특히 ,

'

납북 기 본 합의 서1가 실 천 에 옵겨 질 겅 우 , 인 적 왕래 , 우편 . 제신

고류 , 철도 .

T도 
로 연 결 등의 고 류촉진 은 북한 정 고 의 샤회 에 대한 강제 영 익 을

위 축시 키 그 시 민사회 내부에 지 배를 위 한 저 항을 불러 일 으켜 , 결 국

전제주의 적 롱지 에 대한 묵시 적 지지 를 유지 시 킬 능 럭 을 약화시 키 게

될 것 임 .

o 이 러 한 사태 발전 을 가정 할 때 적 어 도 투가지 위헙 요소가 존재함.

- 하나는 북한(또는 남한) 정 귄 의 갑작스런 
.

붕괴 는 두게 주권 정 권 간의

정지 적 통 일 이 아니 라 독 일의 경 우와 같이 일 방에 의 한 타방의

흡수통 일을 가져 올 것 임 .

- 둘째 , 남북한간의 지 속적 이 그 깊은 적 대심 을 그 려 할 때 이 녑 적 관용이

걸 여 된 개 적 꽁합접 근 전 략은 불안정 과 폭럭 의 위 헙 을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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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적 통합접 근"을 
. 벙 해시 키 는 몽 일 노 력 을 겅 주해 얘 압 .

가. 폭 럭 , 단계 적 롱합 접 근 , 롱 일 억 학

o 반제제 이 녑 이 지 배 아게 필 때 , 즉 그 것 이 주민 대 다수에 의 해 도 덕 적 ,

합 법 적 이 라그 간주될 때 , 사회 번 화가 불가피 하다는 
"

그 람시 
"

의 논 리 는

점 진 적 퐁합 접 근과 직 접 적 갇 련 성 이 있윰.

- 기 능주
,

의 . 신 기 능주의 , (Karl Deutsch의 )고류주의 등의 퐁합이 혼은

이 론 적 자이 에 도 불구하그 주 민 들간에 보다 밀 안 관게와 통 일 된

습괌을 촉 진 시 키 는 단게 적 홍합 접 -C에 괌한 이 온들 입 .

- 고 억 , 주 민 간 비 공식 적 접 촉 등 하부 접 촉은 정 치 지 도자간의 동화와
a

헙 럭 , 정 부간의 합의 형 성 을 촉 진 시 킵 .

0 수십 넌 동 안의 비 고 적 긴 빌하그 빈 번 한 양독간 하부 접 촉은 개 인 간의

상호이 념 적 동질 의 식 을 헝 성시 켜 , 동독 정 권 의 붕괴 후 평화적 몽 일 읍

달성 하는 전제 조 견 을 충족시 킴 .

- 한 반도에 이 러 한 단계 적 통합 접 근이 결 여 필 겅 우 . 깊 은 적 대 감이

게 속되 그 . 침 략가능성 이 위 헙 요소 로 상존하며 , 지 도자간의 성 공 적

헙 력 을 위 한 정지 적 카드는 제 한 적 일 수 밖에 없을 것 임 .

o 납북총리 회 담. -A 동시 가 입 , 불가 침 선 언 재 택 (냠북기 본합의 서 ), 등 이

중요한 상 징 적 사견 이 긴 아지 만 , 민 족 간 억 학을 실 질 적 으로

변 화시 키 지 는 못 했음 .

'

0 과거 30 년 간 (1960-90) 동독과 북한의 빈 족 적/국제 적 정 지 , 사회 , 겅제 적

롱*J상촹을 겅 헙 적 으로 비 고 해 보 면 , 사회 적 봉합(정 보이 용 가능성 ,

인 적 교류 , 민 족문화 발 전 )과 시 민 사회 의 엉 역 에서 현저 한 자이 를

보 임 .

- 소 근까지 북한주 빈 들과 그 들의 사그와 분화는 남한과 단 절 되 어

景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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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갈은 시 기 의 서 독과 남한의 민 족적/극제 적 정지 , 사회 , 경제 적 통합

.

사례를 비 고해 보 면 . 국제 적 제제 변 화와 서 독의 높은 수준의 민 족적 .

국제 적 통합 성 과에 헙 입 어 베를린 장벅의 갑 쟉스런 붕괴 에도 불구하그

과거 와 단절 얹이 강럭 하그 꾸준한 과정의 자 연 스 러 운 진 형으로

통 일 이 달성 되 었음.

- 한국은 급속한 샨 업 화와 국제사회 와의 껸 입 과는 대조적 으로

(적 어 도 수 넌 전까지 ) 민 족관계 에서 는 단절 을 보 여泉음.

민 족 적 옹합 접 근 이 걸 여 펼 겅 우 , 동독의 비 폭 럭 적 해제와 같은

샹황을 북한에 대 해서 기 대하기 어 려 움.

- 또한 납북한 엘리 트간의 정 치 적 합의 헝 성 이 볜 번 한 하부접 촉에 의 해

뒷 管 짐 되 지 않는 한 실 질 적 진 전은 어 려 출 것 임 .

0 남북한간의 화해 에 단계 적 통합 접 븐이 적 용되 기 위해서 극복해 야 할'

장애는

- 다 방면 의 고류를 위'한 하부구조, 뜩히 통싣 . 철 도제 계 의 언 결 ,

동 일 민 족간 대규모 접 촉에 데 한 현 존 법 률 적 장 벽 의 제거 임 .

- 보다 실 질 적 인 장애는 단계 적 통합 접 근 에 대한 북한지 도층의

강한 거 부감·인 바, 북한 정 코 의 우러 를 왐화시 키 기 위 해서 우선 ,

어 느 정 도 의 이 념 적 용조지 를 취 하그 단계 적 통합과정 을

추 진 해 야할 것 임 .

Nt 냠북 시 민사회 간의 단계 적 통합접 근으로부터 형 성 되 는 대중적

합의 는 현재 북한의 이 념 적 세 게안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이 루 어 질

가능성 은 희 뱍

나. 이 넘 적 관용, 안정 , 홍 일 역 학

0 동독과 북한은 정지 적 , 민 족 적 (이 념 적) 관용 정 도가 매우 낮았음

- 그 러나 정치 적 사회 (정 깁 )가 시 민사회 와 상호작용하는 헌 법제게 인 구조적

간용에 관한한 동독과 북한이 현 저 하게 차이 가 있는 바. 서 민사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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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반하는 이 해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정 지 적 기 회 또는 여지 가

북한에서 는 거의 잦아볼 수 없음 .

- 동독의 경 우 . 이 러 한 구조 적 불괌용이 70 년 대 말부터 무너지 기 시 작합

o 서 독과 안국은 민 족 적 관용(특히 상데 방의 이 념 을 목표로 차는 정 잭과

실제)이 낮은 수준이 었음 .

- 동 방 정 책 표 방이 후부터 서 독에서 의 이 념 적 적 대 감은 한반도보다

낮 았음.

0 빈 하그 
' 

깊은 단계 적 봉합 접 / 에 도 불구하그 동 . 서 독 정 권 은 상대 방을

수용하거 나 자신 의 근본 적 이 M 을 타헙 할 용의 가 없 었음 .

- 이 러 한 이 념 적 적 대 감을 고 려 할 때 두 개 의 동등한 주코 국가갼의

샹호합의 를 동한 독 일통 일은 불가능하그, 다만 어 느 일 방의

안 전 한 이 넘 적 . 정치 적 붕괴 에 따른 타 방에 의 한 지 배 힝 식 으 로

롱 일 이 가능할 뿐이 었음 .

0 통 일 과 정 을 서 독이 왐전 히 지 배 합으로써 . 상대 방에 대한 거 부감과 냉

절 정 기 보다 더 십 한 빈 족간 적 대 감을 불러 일으키 는 종속관게가

형 성 되 었음.

- 롱독후 2 - 3 게월 만에 동독사회 반은 주체성 과 문화적 전 통을

엉 원 히 臧 어 버 립 .

o 이 러한 급 걱 한 사회 적 번 화는 십 한 경제 적 불 안 정 읍 가져 景음 .

- 장기 적 전 망은 낙괌 적 이 나 , 롱 일 의 단기 적 엉 향은 에상보다 필씬

더 불 안정 적 이 그 파괴 쩍 입 .

- 동독 민 들의 기 대와 달리 공산당 선 언 포기 와 시 장경제 도 입 이

즉갹적 인 부와 생찰수준의 상승을 가져 오지 못함 .

o 롱독비 용 또한 ai상보다 몇 배 높아서 콜 수상은 선 거 공 약과 달리

세 금을 인 상하지 않을 수 엾 옜그, 10 년 만에 저.음으로 무 억 적자를

기 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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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결국 사회-경제 적 분단이 과거(昏일 전)의 정지 적-이 님 적 쁜단을
J

대제하그 있음.

- 구동서독지 역 간의 입 금, 생촬수준, 부의 자이 로 인한 심 한 긴 장이

사회 적 안정 에 영 향을 미 침
4

- 구동독지 역 의 사회 적 불안정 가중

* 파 업 . 사기 , 부동산.외 화 후기 , 은형강도,

신 파시 스트/대머 리 접 은 겡 , 백섹지 상주의 단제 . 외 국인 기 미 증 ,

메춘, 마 약, 자살, 고통사그 등이 현저 히 증가

0 전혀 다른 법률. 헹 정 , 고육제도를 가진 두개 국가의 홍합은 독 일

정지지 도자들의 예상보다 월씬 어 려 운 일 입 .

0 한반도 홍 일은 성급한 독 일흡수결과로 생 긴 이 러 탄 문제들의 일부를

방지 할 수 있을 것 입 .

- 보다 균형 적 인 옹 일 방법 은 쌍 방으로 하여금 불가피 하게 대두될

사회 적 . 겅제 적 문제 접 에 데한 해 결 책을 합게 강구할 시 강을

제공하그, 가치 판, 행동, 기 대의 근온적 인 번 화가 가져 올 섬 리 적 엉향을

완화시 켜 줄 것 임 .

0 이 러 한 점 진 적 홍 일 방안은 신 닝 전 적 이 넘 적 분 얼 이 지 니1하는 민 족네부
)

관계 에서는 추진 이 불가능함.

- 상호관용과 융昏성 에 기 초한 합왱 헝 셩 과 정 만이 어느 엘 방의

붕괴 와 그 에 따른 촌란과 폭럭사태의 가능성을 방지 히1 줄 수 있읍.
]

0 그 러나 투개의 적 데 적 이 고A 배타적 인 이 녑 간에 합의 텅성을 위한 거 리 가 어 느

정 도 인지 분멍 하지 않은 문제와 베를린 장벅 붕괴 이 후와 같은 대규모

이 주사태를 어 떻 게 대처 할 것 인 가하는 문제를 비 롯한 떨가지 잡재 적

문제 접 에 대한 해 답을 구하기 가 쉽 지 않음.

0 다만 남북정코 이 단게 적 홍합접 근과 이 님 적 용을 갹자의 홍 일 노 력 에

반 영시 핀 다면 안정되 그 평 화적 인 해걸가능성 이 가쟝 높을 것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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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次 r n dtdto ph 雨獨 項上含談Trfrtrt)

1 . 項上會談 開催 提謹

o 兩獨間의 첫 項上會談은 3randt 首相이 136B. 1 0 . 28

載任 施政演視에서 雨獨閨의 관계를 特殊關係토 規定

하고 東獨側에 協商을 提謹한 이 래 , 먼 저 東獨測의 구

체적 인 會談開催 提案에 의 해 이 루 어짐 .

-

'

BE . 12 . 17 東獨 國家首班인 Walter Ull]r icht 는 西獨

大統領 Oustav Heinemann 에게 보 낸 書信을 통해 東 ·

西獨間 동등한 關係樹立을 骨子로 한 國家悔約案 協

商을 위 해 項소會談을 提淑하고 , 協商代表로 Wi lly

Sto p h 東獨首相과 otto Winzer 쑈相을 지 명함 ,

(

- 이 에 대해 Heine1Drfnn 大統은은 U1bricht 에 게 
'

63. 12 ,

1 B 協商提案을 歡迎하며 西獨聰邦政府가 이 문제를

實任지 고 處埋할 것 이 라고 回信함 ,

-

'

70 , I . 22 西獨 Era,nrft 首은은 東獨首相 sto ph 에게

書信을 보 내고 
"

두 國家閣에 存在하고 있는 모든

문제 , 그 중에서도 同等한 關係의 設定問題에 관해

意見 交換을 할 수 있는 機會" 를 갖고 ,

"

實貿問題

에 관한 協商을 통해 住民들의 分斷普痛 緩+D를 위한

制度的 裝'置 마련을 위 해 
"

雨獨間 項上會談 (首相間 )
I

을 受諾한다고 밝힘 ,

아울 러 會談의 事首準偏-와 進行 등 技術的인 問題를

討謹하기 위한 實務接觸代表로 西獨側에 서 %on Fra-

n ke Ps獨關係省 長官을 指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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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獨首相 s-to p h는 
y

70 , 2 . 1 1자 答信에 서 東獨의 國際

法的 認定問題에 대한 東獨測의 立場을 再閑明하면 서 ,

44

東獨側에 서는 雨獨間의 최 동에 Wil)2er 끼,相 이 합께

參席하게 될 것" 이 라고 밝히 며 ,

'

70 . 2 , iS 또는 2 , 26

에 東獨의 東베를런 에 서 開催할 것을 提案함 ,

- 西獨首相 5randt는 
1

70 , 2 , I B자 答信에 서 會談 0 程

延期와 아 러 , 實務接觸을 재차 提案합 ,

- 

. - 

Cl 以彼 11r , HorsL Eh10ke 西獨 首相室 長官과 81ichael

Kohl 東獨 Pt] 閣事務處長間-의 電文交換을 통해 ,

'

70 ,

2 . 20 雨側은 
1

70 . a , 일 첫 會談準側 實務接觸을 갖기

로 함 ,

. 實務接觸代表로 西獨側-욘 首相室 次官補인 11r ,

U1r ich Sahm 을 , 東獨側은 PkI 閣事務處 副處長인

11r . Oer'harcl Schuess1er름 각갹 任命함 ,

. 이 實務+引獨은 東獨 P
l 閣磨숨에 서 

'

70 , 2월 3 , 5 , 3 ,

12 일 에 갹각 開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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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實務接觸

o 實務接觸 過程에서는 識題問題보다 會談場所問題가

더 爭點이 -되 었음 .

- 束獨測은 
'

70 . 0 , 3 兩獨 項노會談 準備 實務接觸에 대

한 立場을 表明하고 , Brandt 西獨首相이 西베를런 을
4

거 쳐 東베를런을 訪問하는 겆에 反對立場을 명확히 함 .

· 東獨側의 立場에 의 하면 西베骨런은 西獨에 속하지

않는 地域으로 득별한 地位를 갖는 政治單位懼이 며 ,

雨獨間에 同等한 關係樹立을 위 協商을 시 작하2
-자 하는 시 점 에 서 西베를런을 먼 저 訪問하여 東獨側

에 게 政治的 示威를 하는 것은 主權尊重의 原則에

어긋난다고 抗議함 ,

;

- 西獨側은 Tuebingen의 Wicker-Institut 가 實施한 輿
4

論調査 결과 , 西獨住民의 B6% 가 會談場所로 베를런

이 외의 地域을 拒否하고 있음을 상기 시 키 며 立場을

굽히 지 않았음 .

- 결국 東獨測은 西베를런 問題.로 提起된 難罷을 fl開하

기 위 핵 제 3의 場所로 Srfur-t 를 提案했고 , 西獨側도

이 를 受諾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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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雨恨1] 代表3 相面 밀 橋成

o Erandt 首相 일 엥은 特別께車괸으로 
'

70 , 3 , 13 , 7 : 45

國境에 됴 착雙요며 , 東獨 f%1閣事務處 處長인 Or , r」Ilic -

ha,e l Kohl 과 까務省 儀典長인 Horst Hain 의 영 접을 받

음 ,

o 特別쩨車는 
v

70 , 3 , 1 3, 3 : 30 Erf'ur·t 中央驛에 도착했으

며 , 마중나온 東獨首相 Wi l l y Sto p h는 
"

나는 당신 l

東獨땅을 밟게 된 것올 촨영한디- . 또한 1-]-의 招請을

受諾하 여 
-준데 대 해 惑謝하다" 라 짤먁한 인사말을

건 네고 雨測은 各 會談代表를 紹-介합 ,

o 雨測5 會談代表는 首相이 외 에 각 5명씩 이 었음 ,

- 西獨側 :

. Egon Frrfnke 내독판계 성 장관

. Wolf+ra,rn llom 내무성 -의회 담당 차판

. Conrad Ahlers 공보 처장 (당시 는 차관급 )

. 01r ich Sahln 수상실 차판보

. Juergen We ichert 내독관계 성 차판보

- 東獨測 :

. otto Winzer s ) 무성 장관

. Ii1ichael l(Ohl 내 갹사무처 처장 (차관 )

. Ouen-ter l(Ohr't 외.무성 차판
. Cerharcl Schussler 내각사무처 부처장 (차판보 )

. hans Voss 외 무성 차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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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項上會談의 PA]容

o
'

70 , 3 , 1 3 Erfurt 첫 項소會談에 서 , 雨側은 基調演視을

통해 다음과 같은 協商을 위한 基本原則을 提示함 ,

가 . 雨測이 提示한 協商基本原則

0 束獨側 ( 7개항 )

1) 國際法의 基礎위 에서 모든 差別을 없 애고 東獨과

西獨間에 同等한 
· 

표常的인 關係의 樹立 , 어 떤 形態

로든지 西獨政府에 의한 單獨代表라는 越權·의 
'

擔棄

卷 다른 國家의 對까關係에의 不뚜'涉 , 할슈타인原 il의

窮極的이 고도 멍 백한 逸棄

卷 유엔촘章 擎러繼4項에 따라 제한없는 國際法上 主懼

의 相互承請 , 領土保숲과 기 본 國境線 7r可侵性의

相互承認1에 東 · 西獨間의 武力擔棄

卷 東獨과 西獨의 유엔機橋에-의 加A, 申禮

卷 核武器 所有의 擔棄 또는 어 떠.한 형 태로든 核武器

處分權의 逸棄 , 生化學武器-의 生産 , 使用 및 貯藏

·의 逸棄 , 單費支出-의 50 % 滅縮



卷 第2次 曾.弄大戰의 모든 殘'淨의 除去와 關係되그( 있

는 問題들의 찬謹

(흉) 東獨에 대한 西獨% 모든 負債3 渚算21 西獨에 의

한 誥價規程 마련

o 西獨側 ( 6개항 )
t

TJ 雨 國家는 獨逸民族의 單-+1을 守護할 義務를 짐 . ,

兩 國家는 서로 Fl%,國이 아님 ,

卷 - 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의 原則들 , 득히 모든

差別의 排除 , 領土保소의 尊重 , 2든 紛爭問題3

구-10的 解決義務 및 雨測 境.弄3 尊호義務 履6

(亥) 條約 파 트 너의 領域안에 있는 :杜會橋遺·를 暴力으見

蠻化시 키 려5[t 試圓하지 않아야 람 ,

&) 雨政府는 善園關係的 11力 , 득히 政府間 合意에 의

해 서 相互便利骨 도모할 수 있는 專門的인 技術1皇

力 의 制度化를 위 해 努力함 ,

% 전 체로서 의 獨逸과 베를턴 에 관한 願大國의 現存하

j( 있는 權+11와 實任들은 尊重되 어 야 합 .

% 베를린 0- 리 고 베를련 읕 에워 싼 地域의 려(善에 판

해 合意하려는 强大國의 努力을 支持해 야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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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兩測의 擴謁內容

o 東獨測은 Sto p h의 壤說을 통해 이 날 會談에서 束獨이
독자걱 인 主權國家로서 西獨側요로부터 制眼悔件없 이
國際法的인 認定을 받기 를 원한다는 立場을 분명 히
했음 .

- 

酉獨이 이 미 파리 -條約을 
통해 스A見 까,國요見 宣츰

했 기 때문에 兩國家閨의 關係는 P8獨間의 關係가 될
수 없 다고 主張했음 ,

- sto p h는 雨獨은 서로 상이 한 杜會懼制骨 갖2 
.

있으
며 , 서로 그 어 떤 干涉이 나 懼制間의 잘못된 妥協도
있을 수 없다는 8randt 의 見解에 동조하면서도 , 東
獨 共産黨 ( SED)은 民主主義와 $會主義-의 기 초위 에

차후에 統-을 可能하게 할 수도. 있는 西獨內 71會
소義의 勝利에 대 해서는 관심 을 갖고 있다고 맣함 .

- 또한 西獨이 무+D를 이 야기 하면 서도 西獨 國防省이
東獨과 杜會主義. 陣營에 대한 攻擊計劃을 세우고 있

다고 非難함 .

- 原 il問題 7項에서 提起한 誥償은 , 1361 , 3 , i3 베를린
陣壁 橋築以首에 國境이 開放되 어 있을 때 西獨側에
의 해 저질 러진 

"

經濟聰爭" (Wirtschaf%,skrieg)으Y

인한 ) Q
, j]의 塊出 (東獨으로부터 西獨으로 說出한

高級 /,力 )에 대한 낫 가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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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西獨測은 雨獨閣의 판계는 差別禁1L , 同等+t의 原則

에 依據해 야 하 며 , 한편 이 다른 한펀읗 
' 

對까的으로

代表할 수 없 다는 立場을 밝혔음 ,

- . . Hranclt는 Stoph·의 西獨 國[物省에 대한 非難을 반뱍

하j( , 상호 差別禁1L는 상대 방에 대한 勝請의 포 기

吾 의 미 한다고 함 ,

- Erandt는 자신의 
'

63, 1 0 , 23 자 西獨謹會에 서-의 施政
l

浪說-을 상기 시 키 며 東獨의 국제관계 에 ·관한 西獨과

a 友邦3 태도는 전 적.으로 東獨側의 態度에 달 려

있 다고 합 .

- 아울 러 firanrf는는 獨逸民族의 自 決權은 3 어 떤 備約

을 통히1 ·서2 變更시 킬 수 없 다고 확인함 ,

. - 마지 막으로 第2次 項上會談을 위 해 
'

70 , 5일쵸에

st.o p h骨 西獨으로 招請하고 , 實務1泉議를 위 해 特別

소權委任者나 共1司委展읗 任命하자2 提案했음 ,

다 , 雨側 項上間-의 單獨面談

O
5

70 , 3 , 1 3 오후에 續開된 
- 

會談은 1)rapn[tt 와 S<oP디蜀의

單獨面談으로 이 ·름 어 졌는데 , sto 미1는 13rant11의 特別

숯權委任者나 푯1司姜興·P 任命提案읗 東獨의 大使交

換 提議를 >且1E하기 위한 것으M로 간주하 여 거부하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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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ff 는

� 

原則問題 7항에서 東獨側이 提案한 배상요

구를 
ti

양측이 각기 도 업 한 杜會秩序의 結果로 발생

한 일 에 대해 서는 댓 가를 지 불할 수 없다" 고 거부함 ,

라 , 其他 H程

o
·

70 , 3 , 1 3 오후에 3rantrt首은은 Winzer 東獨 까相의

안내로 이 전 나찌 수용소기 념관이 있 던 tuchenv/a.Id를

방문하여 獻在함 .

- 이 곳 訪問時 데모대들이 
"

西獨국민-의 自 由와 ) Q
, 權

을 f果障하라IT ,

44

單國主義와 新나찌 主義에 대촹하

여 싸우는 西獨의 勞動者와 擧生들의 民主的인 罷

權께를 保陣하라" 등의 구호를 -외침 
.

o
·

70 . 3 . 1 3 저 녁 雨測은 짤막한 푯同聲明을 記者들 앞

에서 壹表함 1

- 雨側은 
5

70 . 5 , 21 Kasse1 에서 第2次 頂上會談을 갖기

로 合意항 .

- 雨國의 會談代表中 東獨 까相과 西獨 內獨關係省 長

官은 각각 
"

長官" (Sinister )으로 만 호칭 됨 ,

o 東獨政府는 Erfurxt 頂上會談에 서 51 개국 616 명의 츰

SA에 게 寂材骨 許容합 ,

- 이 중에는 136 명의 西獨 츰論)%,과 , 15명의 西베를런

言論)%,이 包含되 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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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ran dt- toph 雨 談 3assel>
('92. 1)

l , 2 次 頂上會讀의 進0 H 程

o 1370년 5필 21 일 雨獨國家는 Erf'ur't 에서 合意한대로

雨獨間의 關係樹立을 위한 第 2 26 首相間 項上會談을

가첫음 .

o 雨測의 會談代表는 Erf'urt 項上會談時와 똑같았으며. ,

長官級으로는 억시 東獨側에 서 Ct-Lo Winzer 까,務省

長官이 , 西獨測에 서는 E on Franke Ps獨關係省 長官이

각각 險唐합 .

-

-會讀場所는 Kasse1의 Wiehe lmshoehe 城이 었음 ,

o 쑤首에는 雨測의 基調演'說 (西獨測 먼 저 )이 각각 있었

는 바 , 東獨測의 Sto p h 首-相은 基調演說에 앞서 西獨

聰邦法의 國際法上 建法+t에 대 해 西獨側을 非難循음 ,

- 쑤4首 基調瀆說彼에는 Era11(It 와 stoph간에 單獨會談이

있 었음 ,

o 쑤彼에는 雨測이 상호간의 立場을 갹갹 說明循으며 , /J-

ty에는는 또 다시 13rancI-t - . Sto p h 간외 單獨會談읗 가짐 ,

o Erfurt에서와는 닿리 會談後 다음번 會談續開를 言及

하는 共同聲明을 登表하지 않았음 ,

o 東獨으로 떠나기 앞서 東獨恨1]은 브 란트 首相의 案內.로

나치 즘 樂姓者 위 령 탑을 訪問하고 獻72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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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西獨 極左 . 極右團懼들의 動態

o 會談이 進行되는 동안 會談場 밖에서는 極古圍懼와

西獨푯産휴. (01(P) 이 主導하는 極左團懼閣의 충돌이

일 어났음 .

o 極右%團懼의 育年 3名은 會談場의 東獨國旗를 끌 어 내 려
찢 어 버 렬으며 , 東獨會談代表들에 게 後石을 하 , 나치

骨 懼姓者 위 령 탑에 獻%하는 것을 妨害하 려2 試圓함 .

o 한편 西獨共産黨 (01(P)은 1 36S 년 西獨政府5부터 創黨

이 許容毛 이 래 , 이 번· 東獨首相의 訪問을 自身의 勢力
을 과시 하는 主要 契機로 삼고 , 대 대적 인 )v,j]動展을

計劃하고 西獨政府에게는 東獨政府와 妥協을 하도록
壓力을 가하려 함 ,

- 西獨푯産黨은 애초 勞組 , 杜民휴P 左派와 自民흐P

의 進步的인 탈j]을 綱羅하여 십 만이 상의 示威隊를
Kas弱 1료 動展할 計劃이 었으나 , 西獨푯産黨展과 1수

의 다른 左派그룹 등 3 , 000 명을 動展 하는데 ] 침 ,

- 

그 러나 많은 數의 절은층을 動展하 여 이 를 契機로 西

獨內에 서 西獨푯産黨의 渚在的 支持階屬을 確認할 수

있 게 됨 ,

- 西獨푯産黨의 示威計劃의 目 標는 , 東獨共産黨인 杜會

초義 統-黨 (88D) 이 東獨住民에 게 그 러 雙듯이 , 西獨
共産黨은 西獨·注民에 게 Kasse 1에 서-의 協商失敗가 西

獨 政府에 전 적으로 實任이 있다는 겆을 부각시 키 려
雙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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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雨獨의 同等團係 規定위한 西獨側 提示 비國項

o 
Q브 란트首相은 雨獨間의 1司等한 開·係를 規定하기 위한

原비과 條約의 主要p(]容VI- 關驕하 여 2 비圍項을 提示합 ,

1 , 自 身의 憲'法에서 民族의 統 - . - (單·-性 )을 目 標로 하고

있는 西獨과 東獨은 무+D와 保陣 , 未來와 民族의 結

合을 염두에 平·됴( 獨逸안에 있는 兩國家閨-의 關係畓

規定하고 , 住民과 雨國家間의 結束關係를 改善하며 ,

相互 分斷으로 인 한 不께益들을 除去함에 寄與할 悔

約에 合意함 .

2 , 그 悔約은 i法에 明示되 어 있는 形態로 雨測의 立法

機關들의 同意를 받아야 합 ,

3 , 雨測은 國際法의 - 般原則요로서의 A權 , 同等權 ,

무)n的 푯同繁榮 및 差別禁1의 基盤위 에 서 園係骨

겠 다는 意凰를 公表함 ,

4 , 兩測은 相互鬪 暴j] 의 使用 또 는 使用하겠다는 威찹

을 中1L하고 , 그-들간에 關係되는 모든 問題들을 뚜+D

的인 手段으로 解決할 義務를 쟬 . 이 것 에는 領土. 保
소과 旣存 境-%線 尊重義務도 包含됨 ,

5 , 雨測은 그 들의 內的인 銃治權에 該-當하는 事項에

있 어 雨國家의 獨立+t과 自 主111을 尊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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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雨測의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를 代身하여 行動하거나

다른 나라를 代表할 수 없음 ,

7 . 兩側은 다시 는 獨逸땅에서 戰爭이 시 쟉-되 어 서는 안된

다고 言明함 ,

a, 雨側은 禮民族의 무+[1的 푯同繁榮을 言害하는 모든

行爲를 中1L시 킬 義務를 짐 .

3. 雨側은 歡州安保를 强化시 킴 에 寄與하는 單縮과 單偏

統制를 위한 모든 男力을 支持한다는 自身의 意志를

確魏함 .

·

1 0 . 이 J[鶴約은 두개-의 國家안에 서 살고 있지 만 한 민족-의

橋成屬 이 라는 獨逸과 獨逸)%,의 特殊狀授,과 제 2차 骨

界大戰의 結果로부터 出壹해 야 함 ,

I I , 베를린과 전 제로서·의 獨逸에 관한 이 들 强大國의

特殊한 權利와 습意에 立脚하는 불란서 , 英國 , 典國

및 蘇聰에 대한 모든 義務들은 불변임 .

t2 , 베를린과 獨逸에 관한 4大强國 숍意들은 尊重딜 .

西베를린과 西獨間에 成立毛 規程.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임 , 雨側은 베를린 地位의 正常化를 위한

4大强國의 努力을 支持할 義務를 짐 ,

13 , 雨測은 어 떤 分勝에서 雨國家의 立法指置들이 相互

抵觸이 되 는지 를 檢討해 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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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 러 雨國-의 國民들에게 T께益을 주지 않기 위 해

서 이 러한 相互 抵觸性이 除去되 어 아 함 ,

또한 雨國은 兩測의 國家高權이 각기 自 國의 領1안

에 眼定된 다는 전 제로부터 촐발항 ,

14, 이 條約은 相互間의 旅37往來骨 擴大시 키 2Lt 또한 自

由往來의 目 的을 追求하는 指置에 관한 Ps容을 담아

야 함 .

15 , 離散家族으로 생 긴 問題들이 解決되 어 아 함 ,

1 6. 雨獨間 境·하線에 접한 郡과 面들이 그곳에 現存하고

있는 問題들을 이 웃끼 리 解決함읗 패能케 해 야 함 ,

1 7 , 雨側은 특히 交通 , 通信 , 情報交換 , 與學 , 敎'育 , <

化 , 環境問題들 및 
'

스프.E 
'

分勝에 걸 쳐 相프間의

꿰益이 라는 觀点에 서 tii司을 强化하고 , 擴大합은 骨

론 具懼的 惜'置에 판한 1皇'商을 開始하 려는 姿勢骨 녈

여 야 함 .

1 6, 兩獨間% 經濟交境骨 7 해 앞으로도 旣存의 t皇定 , 樂

任 (:事項 )과 合意들이 效j]을 가짐 , 通商關係는 계속

維持 ·
·發展도] 어 야 합 ,

I S , 雨測3 政府들은 ·長'處'級의 企權代表者를 任,6하고

소權代表者의 常驗 受任者를 7한 事務所를 設置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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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權代表者-와 그의 受任者의 과업은 상세히 確定되 며 ,

그들에 게는 각기 政府應숨가 있는 곳에서 業務를 建

行할 수 있도록 하며 , 또한 그 에 펄 요한 業務免除와

特權이 保障됨 ,

20 . 西獨과 束獨은 그들간에 合意할 수 있는 f繼約을 基盤

으로 하 여 國際悔約에의 加A과 協j]을 規定하는데

펄 요한 錯置를 霜究할 것 임 .

4 . 基調壤說에 앞선 東擊測의 抗謹

A

o 東獨測 sto p h 首相은 基調演說에 앞서 西獨測의 東獨

에 대한 差別的인 立法錯置에 대 해 서 抗識함 ,

- 그는 
"

여전히 西獨에는 西獨의 政府機關들과 裁早[j所
w

가 國際法을 위 반하 여 西獨의 國境線을 넘 어 東獨과

東5T[1民들에 
' 

대한 權利와 管輔權을 侵害하고 있는

法律 , 判扶 , 國家的 行爲의 企 懼系가 存在하고 있는

바 , 이 는 일 반적으로 認定毛 國際法에 대한 중대한

建反이 다" 라고 主張함 ,

-

. 아울러 Erandt 首相에게는 
"

西獨의 法律과 法令 ,

f]決文 , 西獨 國家機關의 決定 및 行爲들이 그 旣存

國境안에 있는 西獨과 그의 布民에 대 해 서만 效7]을

가질 수 있고 , 東獨과 그의 I[1民들에까지 그際法을

建反하 여 擴大함은 無效라는 事實에 同意할 것 
"

을 要求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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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東獨測 抗議에 대한 西獨測 反騷

이 에 대해 뵤한트 首相은 聯邦公報處에서 i)p成한 東 · 西

獨 立法錯-證에 관한 文書를 전 달하고 東獨側의 1張을

反騷하였는 비- , 그 要旨는 다음과 같음 .

가 , 西獨立法에 있 어 서 提超된 束獨側의 抗謹 1犬1容

"

東獨은 西獨 立法에 있 어 
'

p/Al 國 
'

이 라는 槪念이 13'

37, 12 . 31-의 境界線안의 帝國領域으로 알고 이 에 대해

批早1]하고 있음 . . , . , 東獨의 見解에 의 하면 西獨은 이

로 써 다른 國家와 그 國家의 住民들에 관한 고 유한 主

權을 侵害하고 있으며 ,

'

國際法 建反的인 單獨代表라

는 越權 
'

이 問題되고 있]L , 새로운 東'方政策과 歌州

平和秩序昏 위 해 西獨政府가 
'努力 

하고 있는 배후에는

侵略的인 意圓가 숨 어 있 다고 하고 , 이 는 
'

法的인 侵

略 
'

또는 
'

計劃된 合傍3 法律的인 先制錯置 
'

라고 主

張하고 있음 , . . . . ,

나 ,
f 法律的 侵略11 問題

o , , , 西獨政府는 東獨을 差別힐 意圖骨 가지 고 있 지 않

요 며 , 西獨政府는 東獨에 대 해 
'

法律的있 憐略策'V
을 마련 하고 있지 도 않음 , , , , , 오히 려 일 련 의 우리

法律들은 東獨1i民에 게 명 백 히 利益읗 주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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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 그 리 하 여 東獨에 게 相當한 財政的인 利益을 만

들 어 주고 있는 1351년 6월 21 일 자의 關稅法은 뭏론 ,

歌州經濟푯同懼PM에서 西獨의 努j] 에 의 하 여 獨逸p[9

의 雨國家-의 貿易과 默州經濟푯同懼의 푯通的인 貿易

政策의 規制들을 歌州經濟푯同懼의 備約에 서 除外시

키 고 , 그 리 하 여 東獨에 매 년마다 1억 
'

마르크 
'

이 상

規模의 +il찼을 提侯해 주고 있는 規定을 관철시

1 357년 3월 25일 자의 雨獨閨 通商에 관한 
'

謹定書 
'

를 首及할 수 있음 .

다 .
T主權侵害 立法 1 問題.

o , . . 西獨政府의 獨逸政策은 獨逸 땅위 에 었는 獨逸民

族은 1370 년 에 現存하는 事實上의 境界안에 두개의

國家로 나누어져 있다는 廳識요로부1터 出登하고 있음

이 러한 魏識의 基盤위 에서 西獨은 그 의 立法 실 제 에

있 어 基本法-의 憲法秩序가 基本法의 效7] 圈에 대 해 서

만 立法權眼을 부여하고 있다는 確信에 의 해 主導-되

고 있음 .

東獨이 異謹를 提超하고 있는 西獨의 法律들이 그의
昏

形式的인 效]]을 1 337 년 12월 31 일 자의 境界안에 있

었 던 옛 날에 獨逸帝國의 領域에 까지 미 친 다고 선포하

고 있는 경우에도 이 러한 法律들은 그 의 實際的인 적

용을 基本法의 效力 圈에 局眼-시 키 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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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 래서 例를 들면 國內的으로 形式上 
'

1827 년 1 질
3 1일 자의 境·界에 있 던 獨逸帝國의 領域 

'

에 까지 요구

하고 있는 1 367 넌 5필 23 일 자의 資上稅法3 적용은

關稅官應 管輔權에 판한 規定들에 의 해 1직 獨逸聰

邦共和國의 領域에서 企業을 經營하고 있는 企業家에

局眼·시 키 고 있음 ,

o , , , 1345 넌 이 후 獨逸 占領地帶들간에는 완전한 法의

무等이 있으나 年次的으로 東獨과 西獨.에 法律懼系가

각기 別途로 慢展했고 1343 년 이 후 東獨에 서는 東獨

法을 새로운 立法에 의 해 부분적으로 修표하거 나 완

전 히 廢棄하 려는 傾向 이 멍 백히 나타나기 시 쟉雙음 .

東獨의 政治秩序와 杜會秩序骨 지 향하는 이 러한 . -새로

운 立法은 어 떤 경·7- 빈 번 히 그 의 효 력읗 西獨에도

미 치 는 것을 포 기 하지 않았음 . 그 에 대한 좋은 예는

섰위 1350 넌 t2 월 15 일 자의 平+11保護法이 바로 2 > 임 ,

라 .
T 國籍規定 1 問題

o , , , 西獨의 國籍規定에 관한 基本法 제 itS)는 東獨에

서 샬고있는 獨逸<에 대한 西獨國家 權力 行使權을

規定하 있는 것 이 아님 ,

T

基本法 제 11 8조는 그 -의 실 제 적 인 運營에 있;어 基本法

3 效力 圈안에 61- ti所 1는 시 적 >y'奮地吾 
.

가

지 고 있는 사랍에 게 만 해 당하거 나 자신 이 西獨3 閨家
機關에 要求하는 사람들에 게 만 해

,

당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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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東獨의 刑法 제 2장 제 EO조를 근거로 하 여 
'

다른

國家의 布民들 밀 다른 사람들 
'

은 그들이 東獨의 主

權에 대한 犯罪를 또는 東獨에 대한 犯罪를 벙한 경우 ,

東獨밖에서 범한 범 행때문에 貴任을 묻게될 수 았음 .

1 350 년 12칠 15 일 자-의 平和係獲法 제 3장 제 t o조는
'

獨逸國家 布民-의 行爲가 東獨의 領域안에 서 벙 해지

지 않는 경우 , 비 록 그 行爲者가 東獨의 領域안에 여

하한 1[i所나 通常的인 濯奮地를 가지 고 있지 않다 하

더 라도 
'

東獨의 最高裁字]所가 管輔한다고 閨明하고

었음 .

, , , 1365 년 12월 12일 자 東獨親族法 施行令 제 1장 제

15조 . 제 2항을 根據로 東獨布民과 다른 國家의 Th民間

의 結婦은 
'

비 록 그 結婦이 東獨밖에 서 이 루 어진 다

해도 戶籍制度 問題를 관여하고 있는 國家機關의 허

가 
'

를 펄 요로. 함 , 이 겻은 西獨聰邦地域안에서 東

獨의 f主民과 結婦하고자 하는 모든 엣낳-의 東獨 避難

民들은 물론 그 의 후손들도 東獨의 管輔官應·의 許可를

펄 요로 한다는 겆을 意味함 . 이 러한 規制로써 東獨

은 상당한 정도로 그 의 立法과 管輔權-의 영 역을 西獨

市民에 게까지 擴大시 키 고 있으며 , 東獨이 西獨을 비

난하고 있는 정을 자신 이 스스로 범 하고 있는 겆 임 ,



6 , 東獨測% 壤說內容 [ 要 旨 )

o 브- 란트 首相이 提示한 2 비國項은 東獨을 國際法的오로

認定하는 問題와 關驕하 여 Y 면 분멍 히 拒否의 으場을

h 보 이 있 다5:( 합 ,

o 束獨側으로서는 東獨의 國際法的 廳定없 이 는 51 어 떤

規定을 통해서도 雨獨關係의 制度化는 不可能함 ,

o 東獨測은 파리 條約 7$ 의 效力 에 대 해 결反 同意할 수

없음 ,

o 獨逸民族의 統-은 이 미 不可能함 ,

o 東獨에서는 이미 포쵸담協定의 基本糖韓이 實現되 었

기 때문에 4대 占領國의 獨逸에 대한 實任은 단지 西

獨과 관련된 問題임 ,

o 西 베를런은 걸고 西獨에 속하지 않으며 , 東獨 領소phI
에 存在하는 敗治的으로 獨立된 軍/立懼임 ,

o 雨獨 國家가 UN에 1리쌔 )Il]A해 야 함 ,

o 西獨測이 東獨의 國際法的 請定問題에 판하 여 現實的

인 態度를 Y 일 때 에 야 協商을 재 개할 수 있슴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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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llrt·紅誦簡1 項上含談 관련 聯邦首相室
關係者 衝談要旨

店심 活일,컴 /
邪 罰도' 교 君

1 . 會禮準偏 實務接觸

o 事首 實務接觸에는 西獨測에서 西獨.側 首相室 次官補

llr . Sah111의 에 實務的인 謹般 慷次를 協謹하기 위 해 公

報處 (公報 ) , IA務省(警禮), 內獨關係省 , 首相室 , Pl%,務

省 (儀% ) 擔當者 등 5명 이 參與함 .

o 事首 實務接觸에서는 雨側의 旣存立場 (西獨側은 實貿

關係改善에 , 東獨側은 國際法的 廳定問題에 注力함 )이
' 

전 혀 相反되 었기 때문에 事首 議題討謹는 없 었으며 ,

會談場所 決定問題.로 대부분 論難을 헐 임 ,

- 會談場所가 Erfurt로 決定毛 育景은 國境에서 가장 큰

都布로서 會談을 치룰 만한 便宜施毁을 갖추고 있었기
· 

때문이 며 , 第 2 次 會談場所의 Kassel 決定도 마찬가

지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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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한 사전 픔務接觸에 서 많이 論議피 었 던 事項은 國旗

의 揚揚 , 設置問題였음 ,

- 東獨側은 國旗問題를 西獨의 東獨에 대한 國家+t 請

定問題로 看傲하여 중요시 여 겼으며 , 西獨測이 질국

이 를 방아들었음 .

- 實際 記錄1펄 昏에 -의 하면 Erf'urt( 東獨 )에서는 거리 에

東獨國旗와 赤旗骨 , 代表團이 머무르는 효 텔 앞 國旗

揚揚豊에는 爾國 國旗를 , 會談場內 테이 블 위 에 는 雨

獨國旗를 , 兩獨首相이 同乘한 車幅에는 兩國의 國旗

를 갹각 揚揚하었음 ,

-

M그 러 나 l(asse1( 西獨 )에 서는' 거리 에 國旗를 揚揚하지

않았2 , 회 담장 테이 骨에도 國旗가 없 었으며 , 車輕에

는 雨國 國旗骨 달았고 , 代表團 호 텔 앞에서도 雨國

國旗를 揚揚합 ,

o 兩測代表團 輪遇手段은 기 차를 께用냈으며 , 보통 國境

i隱過時의 慣例에 따라 國境에 서 기 판차만 해 당국의 실

으로 交替하고 , 客室은 出.登地것을 그 대로 維持합 ,

o 兩 項上'會談中에% 모든 主要)<1의 國家禮訪과 마찬
I

가지 로 獻巷가 있 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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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던 부헨발트 나찌 集團收容所 기 념관을 推薦했2 ,

西獨測은 이 收容所가 2차대전후 蘇驕單에 의 해 나찌
전 범 收容所였 뎐 이 중적 인 fl格을 갖2 있 던 場所였
기 때문에 즉각 이 를 받아들임 .

2 , firfurt 第 1 次 頂소會談

o 會談은 對話 (Dial wue )形式이 아니 었고 , 雨測이 자신

의 1張이 담긴 聲明書만 - 方的으5 읽혀 내 려 가는
獨白 (1ilonolo ue >形式이 었음 .

o 會談代表 6온 (名單은 旣報告 ) 이 외 에 1 1名의 會談進行
實務園係者 , 명의 速記 , 警禮 , 儀典關係者가 會談에
參庸함 .

o 會談場 Ps에는 公式會談代表· 이 외 에 6명의 實務關係者

가 뭣 얼 에 階席했음 .

- 西獨側 ( 6온 ) : 首相室 Stern 廳長 ,. 公報處 Dr . AlueIIer

局長 , 首相 偏)t秘書였 外務省 1등

서 기 관 Dr . Ritze l , P8獨關係省 Shhnke

謁長 , P 獨關係省 Schierbaum 飜長 ,

聰邦授査局 Dr , Fritsch 濯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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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獨側 ( Q% ) : 까務省 局長 Lorf , 까務省 局長

11r , Wuensche , 首相 個)%,秘書 Hoeth1 in g ,

外務省 局長 Dr , Suess , 까務省 副局長

Se ide l , 까務省 謁長 Hauln gaer tel

o 브 탄트首相이 기 차로 東獨國境에 들 어 서자 많은 시 골

동네 住民들이 손읗 흔들었으며 ; 심 지 어 지 붕에 서 수

건을 은들었음 ,

또한 Srfurt 의 兮앙역 팡장에는 安企要展들의 制11L에

도 불구하고 代表圍이 遺過管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운집 雙음 ,

- 東獨]i民들은 
"

빌 리 빌 리 
'

·

'

(공교롭게됴 雨獨首相의 ,

이 름이 똑같이 빌 티 였으q- 여 기 서는 Brandt의 이 름

임 이 骨림 없있음 , )를 외 쳤으며 , tra,nd-t 가 효틸에 骨

어 간 平에及 , 한참동안이 나 群衆들이 환호하여 Bra-

n rf 가

� 

창문에 서 이 들에게 應答雙으나 , Hrand-t는 群衆

들을 흥분시 키 지 않기 위 해 努力함 .

- 이 처 럼 6randt 에 대 해 歡呼한 群衆은 2시 간후에 곧

東獨國家保衛部 要展들에 피 해 反對勢力 데모대로 교

체되 었고 , 이 들은 
" ·7-리 는 東獨의 廳定을 要求한다"

라는 구호를 외침



a

- 이 考듯 - 般 東獨住民들은 東獨의 指導部가 아무리

民族을 갛라놓으며 杜會主義國家로서 東獨의 독자성

읗' 確保하 려고 努7] 했지 만 , 自 由往來 保障과 A的

接觸 등 j,道的인 實貿關係 改善읗 강하게 希望했다

는 事實을 證明하는 것이 었음 .

o 東獨이 提超한 原則問題 7]莫의 묫懼的인 誥價額에 대

해 sto p h首相은 1 , 000 억마르크를 提示雙다고 함

- 이 問題를. 提起한 育景은 經濟的인 測而예서는 西獨

側으로부터 이 를 구실 로 經濟協力을 더욱 얻 어 낼 속

셈 이 었고 , 政治的으로는 西獨測이 提超하는 實質問題

改善 , )i,的 自 오ti來問題에 대해 東獨懼制에 대한 副

{)g用을 想起시 키 며 미 리 쐐기 를 박기 위한 것으로 評

價됨 .

o 會談은 非公贈로 進行되 었으나 , 會談內容은 열도의 記

者會見을 통해 밝힘 .

- 西獨에서 代表團의 기 차에 同乘한 記者散는 24名이 었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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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Kasse1 第 2 次 項소會談

o 東獨首相이 西獨共産1t(El(P) 黨首와 만난 것은 束獨測
의 요구에 의한 것 이 었음 ,

·뭏론 
西獨側 行事骨 進行

하는 關係官들은 닿가운 일 이 아니 었으나 이 미 共産黨
이 습法化%1 었 별로 影響力 이 없는 黨이 엎기 때문에
이 를 받아들였음 ,

o 極右團懼 育年骨에 의한 東獨國旗 毁損事件에도 불구
하고 會談이 계속 進5毛 背景은 이 미 csce 會談이 進
5되고 있는 가운데 蘇驕測의 의 도 가 fIb用한 것으로
分析됨 .

o 雨測은 다음 會談 H 程을 提案하지 않2 共同記者.합보
도 없 이 會讀을 마킹 .

豪 추후 西獨과 蘇聯 . 폴랜드간의 東方悔約 綿結1A,彼
西獨 首相室 -艮官이 었 던 E gon ba'hr 와 束獨 Ply閣$
務處長이 었 던 Sichael 

'

Koht 이 兩獨關係 改善에 관

한 實務會談을 계속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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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雨 會談의 成果

o 形式的요로는 전 혀 合意點이 없었기 때문에 成果가 없

는 것 처 럼 보 였지 만 , 內容上으로는 서로-의 立場을 相

對側에 충분히 전 닿하였으며 , 나중에 基本條約 協商時

雨側이 主張한 Ps容이 折哀式오로 포함됨 .

- 특히 brandt 픔相이 IC크sse1 에서 提示한 2-너國項은 추후

西獨政府의 獨逸政策노 基本方針이 되 었음 .

o 당시 東獨이 會談에 입 한 背景은 美 . 蘇閣 繁張緩7D

추세속에서 당시 蘇聰은 東 . 西獨 관계가 解決되지

않으면 東獨이 영원히 國際關係에서 孤立될 것 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 東獨 수뇌부도 西獨에게 認定을

받지 못하면 결고 다른 세계로부더도 國家로 廳定을

받지 못한다는 
' 

생각을 맬기 때문임 .

- 또한 東獨 i民들에 게는 西獨과 協商을 가짐 으로써

무엇 인 가 關係改善을 하 려고 한다는 것을 誇示할 수

있 었기 때문이 며 , 실 제로 東獨住民들에 게 旅行 自 由化

등 分斷普痛을 續+[1시 켜 주 려는 의도에서 이 會談읗

試圓한 것은 아니 었음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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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midt 首相의 束獨訪問 細部 程
習 w

(19BI. 12. 11 - 13)

1 , 隱<‥y 員
('92. 기

植

內.獨 關係 言 易 官 에곤 프 랑케

經 濟 省 臭 官 오트 , 그 랍 旨스도르프박사

首 栢 室 國務 易官 군터 후옹커

束獨 粧 在 常 粧代 表 部

部易 兼 隨務 吹 官 를라우스 뵐 링

만1' 獨 政 府 公 報處臭

兼 國 務 吹官 쿠어트 베커 박사

經 濟 ·言 隨務吹官 디 터폰 뷔 어 첸박사 ,

IT] 獨 關係 言 簿 1局 長 에드가 히 어트

1Al 獨 關係 智 第 2局 툐. 귄 터 마의1스L-j

燒기幣室 獨 逸 政 策

實務 園 艮 헤어 만 프 라이헤어 폰 리흐트호펜

外 務 省 局臭 한스 오토 브로이 티 감박사

e難虛 ]園)

3相室 勵當 官 에어스트 귄 터 슈테른

束獨粧 在 酉 獨常難

代 表 部 吹臭 한스페터 헬벡박사

首相室 課易. 빌헬름 회 잉크박사

經 濟 省 1獨貿墨課臭 프 란츠 뢰쉬 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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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棺室 事務易 베어 q 브룬스박사

西 獨政府 公報處

擔雷課具 쿠어트 플뤽 박사

軍醫官 大領 暑프강 푀펠박사

經濟省 代辯/, 디트리히 포 留박·사

儀典鐵雷官 안프렌트 귄 틔

酉 獨政府 公 報 處

當 直部易 외 억 메어 켈박사

常粧代表部 代辯)l, 크 리스치 안 슈미트라인

首栢 女秘書 리 셀로테 슈마아소

酉獨政府 公報處

速記士 게옥 폴레스

使節圍 事務室臭 헤어 만 웅거

儀典爐雷官 에곤 몬츠카

言相室 女 秘書 習가 되어L-l

言相室 女秘 書 카린 비히 만

酉獨政府 公 報處

寫眞師 習種베어트 라이 네커

fJ}% 貨物 違當官 귄 터 수1츠
fJN-貨物 爐當官 빌 리 뮐 러

.

聯邦 爾境守備隊 한스 뮐 러
" 

롤프 하아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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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邦 國 境守備 隊 알폰스 디暑
" 

헤어 베어트 타머
" 

에언스트 귄 터 플로쉬 티스
" 

하쏘 길 렌

圍뼈圈

鐵道廳 課 료 프 리드리히 위 리스 등

團行員 12名

認鹽鹽圖謂 
'

局 易 에리 히 디 번

刑 事 課易 위 어 겐 비트네벤

警 112 페터 아만
" 

볼프강 아우어
"

요아힘 뷘스터
" 

하인 리 히 노 이세
" 

권 터 바안홀츠

警 監 페터 바인우어 터

警衛 에버하아트 블랑크
" 

빌헬름 드 라이 어 
'

" 

미샤엘 카일
" 

발터 베버

警査 볼프강 精겔
" 

콘라트 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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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

束獨外務省 툐 官 오스카 피셔

束獨外務言 儀典長 프 란츠 야놉스키

騷

13 : o0 聯邦軍 特 l機 (보 잉 70 7)로 쾰른 , 본空港 (軍用 部 )

出 發 , 觀 內 에서 午螢

15 : 00 소1 너1펠트空'港 (特 窮區域 ) 到着

獨 逸 社會主羲統-黨 中 央 委員 會 寄記료兼 釋逸艮主
共和 隨 隨家評議.會 議易인 에리히 호테커의 迎接

- 歡迎)(,숫 : -

獨 逸社會 초 羲統- 黨 ( SED) 政治局 員 兼 71 央 委書記兼

國家評議 會 委 툐 권 터 미 탁博1b , srn 中 央委 委員

兼 束獨
,

外務智臭官 오스카 피셔 , 束獨隨家評議 會

議長 室具 國務 吹官 프 랑크 요아힘 헤어 만 , 財外貿

易 智 隨務次官 알렉산더 살크 골로드콥스키 博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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束獨끼k務省吹 官 쿠어트니 어 , 西 獨 粧在 束獨 常粧

代 表 部 部星. 에발트 吾트 , 束獨 外 務 會 公 報練局易

볼프강 마이 어 , 束獨外 務 
' 

言 酉 獨部 部長 카알 자

에델 大使 , 儀 典艮 프 란츠 야놉스키 , 束獨 粧 在
'酉 

獨 常 i 代 表 部 郞易 를라우스 懷 링 , 束獨 粧 在

酌' 獨 常粧 代 表 部 職 員

15 : I O 호 네커 書 記 艮과 함께 
"

野 翟 官 후베어平스슈톡"

으로 車幅移動

1 6: 15 同 %구觀宮에 到着

1 8: 30 호 네커 書記易과 +lg IA事

1 8 : 45 國 家評議會' 迎寶 第 
"

하우스 암 될른제" 로

車 額移 動

I S : 00 슈미트 旨栢과 호 네커 書 記臭관 非 公式 會陵 및

晩覺

동시 에 迎賓館 會 談에 參席 치 않은 圍行 員들은 
"

野獲

官 후베어루스슈톡" 의 본관 엽사지하실 에서

저 녁 식사

이 어서 
"

野翟 宮 후버1어平스슈톡" 으로 車額移 瞬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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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野
긷

O B: 05 爾家評議 會 
· 迎寶雷 

"

하우스 암 될른제" 로 車

幅夢動 , 束獨 外務 省 易 官 오스카 피셔 隱行

1 0 : 00 호 네커 촙記료 및 使 節園員과 會 談

13 : 00 獨逸聯邦共和 國 헬무트 슈미트 首相을 위 한 獨逸

if會 초 羲 統- 黨 中 끄 委員 會 寄記 易兼 獨逸民主

共梅-園 國家評議會 議易 에리히 호 네커 招待

午 覺 , 國家評議會 迎 寶館 
"

하우스 암 될른제"
Al 다

1

이 어서 
"

하우스 旨 될른제" 에서 休·-息 및
"

17翟 宮 후베어平스슈톡" 으로 車編移 動 , 休息

6: 15 
"

하우스 암 될른제" 로 章編移動 .

텬

이와 3 ) 14 : 30 프 랑케툐官 작센하우센으로 車額移動

동시 에 儀典室 吹易 하우슈타인 隨行

15 : 0 0 프 랑케易官 , 酉 獨 首棺 대신 獻7E (追慕所 )

f5 : 30 歸還

1 6 : 0 0 후베어투스슈톡에 漂11着

b ) 14 : 30 후옹커 國務易官 할베로 車編移動

儀典室 次易 바이 어女史 隨行

16 : 0 0 후옹커툐官 , 酉獨首栢 대신 獻7E (追慕所 )

1 6 : 3 o 후베어平스슈톡으로 歸還

1 8 : 0 0경 彭1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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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

1 6: 30 슈이트 首棺 , 호 네커 -爵 記 易과 
"

하우스 압 될
4

른제" 에서 소규모 會 談

동시 에 프 랑케果官 , 후베어투스슈톡에서 會談

旨스도르프易官 , 留른제에서 會 談

이 어서 
"

野觀宮 후베어平스슈톡" 으로 車幅移 動

20 : 00 獨 逸趾.會 主 羲統-· 黨 申 央 委 員 會 書記臭兼 獨逸

民 主共+fl 國 腰家카議會 議易 에리히 호네커를

우1 한 奮무트 슈미트 酉 獨 首相 招待晩螢
- 검 정 색 양복 

-

l

趾/

0 7: 55 호 네커 書記易 ,

"

i':y觀 宮 후베어平스슈톡" 에 到着

0 8: 00 슈미트 首栢과 호 네커 曹 記具 , 首栢專用 수01트에

서 朝 覺

o a ; 40 酉 獨 首 柏과 書 妃 長이 
"

하우스 암 될른제" 隨家

評 議 會 영 빈관으로 함께 車欄移 動

0 3: 00 슈미트 5相 , 호 네커 書 記艮 및 使 節園 일행과

會 談

구1스트로 H 程 에 參 席 하지 않을 隨行員과 fE %Il

A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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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 45 酉獨 首相 ,

"

빌헬름 피크 育少年大學 
"

記省室로

車額夢 動 (보겐제의 비 센탈 所在 )

1 0 : 15 酉獨首棺 記省會見

f l : 00 酉獨 言栢 TV 인 듸뷰

f l : 15 간이 식사

1 1 : 25 
"

野翟宮 후베어平스슈톡" 으로 車驕移動

12 : 00 호네커 書記료 
"

野翟宮 후베어平스슈톡" 에

添11着

酉獨 首棺과 書記長이 함께 귀스트로로 車額夢動

동시 에 13 : 00 特肩께車 밀 머스도르프역으로부터 귀스트

로로 運行 (到着 15 : 3o )

권

14: 20 구1스트로 회着 (에언스트 발락 紀倉館 하이트 베

엑 아暑리 에 )地域代表 迎接 , 동 아틀리 에 防閨

15 : 1 0 마르크트 플라츠 (車場廣場 )로 車額移動

15 : 20 車場 參觀 및 聖보으로 徒步移動

15 : 50 뽀堂參觀

1 6 : 4o 驛으로 車幅夢動 , If봉11)L事

1"6: 45 特811列車 發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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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具 體的인 行事 進行

[ 園

束獨 儀典易 야놉스키 大8[i와 東獨 粧在 酉獨常粧代表部果

뵐 링 爾務 吹官이 特 %11 觀 11] 에 들어가 西 獨 言棺과 그 儒近

에게 A 事를 함 .

'西 
獨 旨 栢 이 航空機로부터 내림 , 뒤 0 1 어 야놉스키 儀典臭 ,

懷 링 常 i f-t 表部 郞長 , 公 式 隨0'員 , 專門家 順으로 L [1링 ,

其他 隱行員들은 後 門을 利 用 하여 LH린후 儀典擔當官들의

案 J 를 받으 연서 즉시 乘 用 車로 감 ,

a

호 네커 콤記果 , 酉獨 首棺이 보도에 내리자 酉 獨首栢과

隨行員들에게 人事言 ,

호네커 書記易 , 西 獨 首棺에게 迎接차 나와 붉은 양한자에

도 열한 A 
- t들을 紹 介 함 ,

갑

뵐 링 國務吹官이 酉 獨 首{H과 호 네커 書 記료에게 迎接차

나온 常 粧代 表 部 職員吾을 紹 介 言 ,

호 네거 書 記長이 酉 獨 首+fl과 함께 영 빈관인 
"

野觀 官 후

베어平스슈톡" 으.로 톼고갈 乘 用 車로 案 (A] 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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帶

후베어투스슈톡 境 內 A D 에 2열의 儀仗隊가 敬禮 ,

乘用 車는 西獨首栢의 宿所인 本館 건물앞에 停1L함 .

/
%

, D 맞은편에 T V 記管와 가메라가 자디1 함 ,

西獨 $ 棺은 A D 에서 영 관 管燈. 所臭 힐페어트女史로부터

A 電 바 으
/ N w m t

호 네커 寄記료과 酉獨 言栢이 홀을 지 나 면서 (富眞揚影技師麗

地 上 眉의 살롱으로 들어가 소'파에서 寫眞操影함 .

음료수가 提供됨 ,

t

이어서 書記臭이 西獨 言棺을 宿所인 수이트까지 案1% 한 후

fE肩)L事함 ,

酉 獨 首 栢은 害所로부터 留른제에 있는 國家評議會 영빈관

까지. 車懷夢動하는 中 儀典臭 야놉스.키 大使가 隨行함 .

迎賓館 경 내 진 입로에서 2멍의 경 비 병이 敬禮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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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네커 書 記 具이 영 빈吾 입구에서 酉 獨 6' 栢에게 A 事 한 後

관내로 案 ] 함 , 영 빈岳에는 會談室暑 비롯하여 酉獨 首 栢

을 위 한 1동의 아파트와 秘 書室0 있으며 12月 1 B 에

랍스도르프艮官과 會談 할 2개의 客室이 더 있음 ,

소규모 單位의 第 1 吹 會 談 時· 좌석은 다음 會談때 罷行員

들이 參 /l[{하는 규모로 讚大留 수 있도록 배치됨 ,

齒 露

호 네커 書 記 長은 騰 行 員 規 模의 第 1 吹 會鼓이 끝난 後 .

西 獨 首 栢과 그 儒近들울 옆에 붙은 식 당으로 午覺에

招 持 함 ,

다른 實務 陣들은 영 빈관내에서 식사함 ,

t p 覺辭는 석사전에 거.習되 어 記省들이 完企히 R>냐1할 수

있으며 取材後 나감 ,

'

四' 獨 首 相은 
"

하우스 암 될른제" 에 있는 客室이 나 
"

野

翟 宮 후베어平스슈톡 野觀 宮 
"

에서 午覺後 休 息을 추1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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誦驅

호 네커 寄記易의 罷行員들이 13 : 50 까지 西獨言棺에게 인

사하며 살롱으로 입 장營 .

酉獨 首 栢이 宿所)% L[ 에서 호네커 書記具을 迎接함 .

홀에서 富償振影

간단히 乾杯後 식사시 작 , 모든 미 디 어에게 완전 取材開放

식 탁위 에는 모카커피

西獨首栢이 宿所1 D 에서 來寶들에게 作淸/%,事

[ 驅 議

來賓들은 인 奮제의 하이트베억에 있는 에언스트발락

記念館앞에서 SEC ·슈i%1린 지구당 제 t 서기 장 하인츠 지그

너 , 슈베린地域議會 議易 빌프리트 슈버트 , SED 구1스

트로 郡 黨 爾書記具 루디 플렉 , 귀스트로車 車易 만프

렌트 키 어쉬로부터 인사받음 ,

마티 아스 에버트 博物雷易은 에언스트 발락이 1338 년

死亡하기 전까지 fE品活動을 했던 아틀리 에를 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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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상주대 표 부 무 억 정 친% 실 지 소 로서 변 겅 ·됨 에 흐[ 의 아 었 다 . 이 에 동독은 일

서 독 정 부가 이 에 부응아는 규 정 과 더 불어 신 성 서 를 제출할 겅 우 동의 할 용의 가

있음을 선 언 하 었 다 . 제5 의 정 서 각서 는 까 견 국의 대 표 부용 대지 구 입 및 기 타 공용

대지 구 입 시 세 A 과 기 타공과금을 먼 제 할 것 을 규 정 하그 있다 .

o 제 6 의 정 서 각서 는 서 Berl in 꼬 할 에 연' 한 규 정 이 설 정 되 어 있 다 . 이 규 정 에 따 라

서 독 상주데 표 부는 
" '

7 1 . 9 . 3자 4대 전 숑국 헙 정 에 따라 서 BeIrin의 이 권 을

대 번 하도록 되 었탁. 그 러 나 동독 정 부 외 시 BeIrin 시 정 부 와 *J의 사항은 이 에

무괌하 었다 . 이 의 정서 갹서 는 그 내 용상 
'

72 . 12 . 21자 기 본조 약 서 벙 을 기 해

있 었 서 Berl in에 관한 양측의 선 언 과 일 지 b'(는 것 이 기 도 하 었다 .

o 서 독 정 부는 의 정 석 의 법 뷸 적 성 걱 에 관 하 어 의 정 서 가 기 본 조 약 제a조에 대 한 후 속

헙 정 (FoIgeabkommen)이 아니 라 시 해 *Jk의 (0urchfuehrungsverelnbarung)
나

하 먼 서 
"

시 합의 는 동 . 서 독 간 의 정 지 적 관 게 가 이 미 기 본조 약 에 규 정 되 어 있기

때 %·에 입 법 기 괌의 동의 를 쩔 요 로 하지 않는다"그 하 었다.

o 이 에 반해 참그문헌 상에 는 부 속 의 정 서 가 기 본조 약 제B조에 의 한 후속 합의

(FoIgevereinbarung)라는 견 해 가 있다 , 부속의 정 서 는 서 독힌 법 재 판소의 기 본

조 약에 판 한 확 정 짠 걸 에 구속 되 므 로 당시 까지 기 ·본조 약 해 석 에 관 한 모 든 사항 이

의 미 상 제7조에 따은 7가의 정서 의 제 걸 도 의 미 상으로 적 용되 는 것 이 다 . 따라서

의 정 서 는 기 본조 약의 수해 에 고 려 필 수 있는 동독과의 후속조 약 (FoIgevertpag) 및

후속 합의 (foIgevereinbaruns)로 용된 다 . 또 한 의 겅서 가 일 종 의 불왐 젼 한 해 정

헙 정 (Verwa1tungsabkommen)으로서 기 본 법 제84조 제 2링 및 제65조 제 2항과 언 게

하· 여 볼때 제59조 제2항 제2먼 의 제 규 정 으 로 인 아여 입 법 기 판의 동의 를 필 요 로

하는가라는 문제 가 대 두 되 었 던 바 , 당시 야 당이 다수 었 딘 서 독 상원 이 의 정서 의 
.

시 해 을 자 단시 킬 가능성 도 앴 었댜 . 그 러 나 그 와 같은 문제 점 은 의 정 서 에 관한

의 최 거 리 과 정 중 실제 적 으 로 대 두일 바 없 었 다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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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g뵤 軾軒名 $區('( 
- 

f' 晝11

[ 禮 園蠶

야놉스키 大 使

슈테른 局 툐

' 

聽

西獨 首棺

호 네커 書 記 툐

( 단 쇠 네奮트空港으로부터 후베어平스슈톡까지 , 후베어

투스슈톡으로부터 留른까지 : 12월 13 일 08 : 40 ) ,

후베어투스슈톡으로부터 구1스트로까지의 運行琴에만 ,

12월 12 일 08 : 40 후베어투스슈톡으로부터 될른까지는

피셔 外 務 易 官 이 西獨 首 栢을 隨行하고 其 他 運營 時에는

儀典 具 야놉스키 大使가 隨 行함 , )

h

브룬스博士

單醫官 大領 懷奮博-+I

프 랑케具官

피셔 外 務 果 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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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그 랍 랍스도르프具官

政 治局 員 D i 탁博1

謁

후昏커 爾務 具 官

몰트

뵐 링 國務次官

헤어 만 隨務 吹 官

11

國 務 吹官 베커博 2

마이 어 大使

[ 戀 觀國 ]

隨務 吹 官 폰 뷔 어 첸 f專'I

國 務 吹 官 살크 골도드콥스키 f尋 [t
4

T

[ ) i 8圖

히 어트局 具

니 어 %,務具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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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익스그局具

자이 델大使
)

局 具 폰 리히트호펜博士

局 具 브로ol 티 감博士

團 , ]

브룬스博-II

호잉크博t

國 認 .

局具 奮벡博1

슈테른局具

廳 1認認圖

爾局 具 뢰수1 博 
-f

爾局 具 포 留博+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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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귀스트로 行 事 車額運行

爾

藥 ·

호 테커 書 記 具

케 果

피셔 外 務 료 官

휘커 腰

吾트 常 粧 f-t 表 郞具

國 務 % 官 폰 부1 어 첸博-lk

官 y 숫

마이 어 大使

曾

局 果 폰 a! 히트호펜博士

. [ 局

局 具 브로 이 티 감博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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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f[iIi'"s.'號 1" 브룬스博 1

軍 醫官 大 領 懷월f專1

슈마소 女 秘 콤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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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8 : 0 () 經'濟界 . ft表들과 
' 

倉1司

1 U : 45 노 로트 라인 - 1케,w스·r툐

� 

V( 련] 州知享와 
' 

M談

1 : 0 JL ·르 트 라인 - 1게 스 ·트팔 
'3 

s·h))D事 招待 午養

14 : 50 프 리 드 리 히 % 긷][스 生家 訪問

1 6 : 45 經濟界 · 學'術.까 ·

' 

文·fh-界 /,-1'들과 
' 

會지

20 : 1 5 빌 라 최.양스에 서 소 규모 晩髮

卽崗

0 8 : 0 0 라인 
'란트 

- 

팔2 州);·o事와 
' 

솔談

1 0 : 3 0 2問 j-晝11 ·

- 

포 오 타 니 2 라
- 카앓 마로d-스 生家
- ·Y렵 f스物館

12 : 0 0 라인 란[ 
- 팔> 州知事 招待 午養

t5 : 5 자앓란E 州知事와 
- 

倉談

1 6 : 20 ·7·툐빅 소 ·<2 ·최 方問

- [ 8 : 3 0 -c 인 키 르 . 시 3] 訪問 , 芳名錄에 署名

20 : J O -사{날2·r )·h);·u享 1百<·1 1漁裂

+ 0 : 05 비-이 에른 自 由州 )·!·It-fl享와 
- 

會談

- t -[ : 35 
' 

닥하우 나치 收容PA 訪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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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 0 일 부 일 행 古蹟地 訪問

13 : 15 바이 에른 自 由州 州知事 招待 쑤%養
w

16 : 0 () 컨 링 空渚 出-陵

j

2 , 隨5禍

가 , 東獨償1j

7 터 미 탁1專1 獨逸杜會主義統-黨 政治局祠 兼

中央柔肩-會 書記 兼 獨)急民主푯1;D國

國家評謹會 副議長

오쇼 카 
'

피 4셔 獨逸民主共2;D國 外務省 長官

게 어 하아트 獨逸民主共)D國 對까貿·易省 長官

바일 博1

프 랑3 요 약험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倉

헤 어 만 謹-長室長 兼 國務次官

쿠 어툐 니 어 獨逸民主共1D國. 까務省 次官

에 발且 -몰트 獨逸民主共1D國 西獨!·敗在 常驗代表部
·ft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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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其 他

군더 레트 너 獨逸杜會主義統-黨 中央樂肩會 國際

政策 밉 經濟部長

옐 리 름 ( 여 )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

個)[k秘書

진 러 볼프 少將

骨루우스 귄더 미 탁 獨逸民主共浮[1國 國家評議會

크 핑 케 교수 副識長 偏<秘書

자

에 언스트 大使 , 까務省 쇼劃局長

크 라바치

볼프강 마이 어 大使 , 까務省 公報總局長

프 란츠 아농 大使 , 儀典長

만포 렌트 大使 , 까務省 長官 秘書室長

니 크 라스

카알 자이 델 大使 , 外務省 西獨擔當局長

볼프강 슈테지 對까貿易省 總務局長 兼 事務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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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더 파울 對外貿易省 總務局長

랄프 데보 싸務省 春享官

빈 리 히 外務省 公報局長

로 렌샤이 트

페 b-1 7 어 外務省 儀典局 課長

이 레 네 쿠쉘 女秘書

에리 카 베 서 
"

.

폴란트 메 니 閣家評謹會 儀典局 
'

프 랑크 라우에 
"

라이 니 지 몬 
"

가 비 트브로툐 女醫師

女敦授 ·

하널로레 女醫師

비-나사크博-1

만프레토 醫師

지 머트博1

J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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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t -(카스 獨逸民1共]+n國 常散·(-c:'炎部 [等 書記官

지 2 ·X 리 툐 )屋1's局][< 등 ( )遺·(3A報與 451 대동 )

호 니 히

·-V-돌프 警護團-IA

d 라·1;)-트 대 
'링

군 더 ‥>미 트 警'護副團-艮 (警護展 i5 명 대동 )

디- , 西獨[則

한·스 .
St도 國務次'座' , 獨逸聯邦共和國 束獨驗:在

닉 로 이 트 ·갑 l'專1- 常4%i"d·-&部 ·ft表

·計라·- 
- ·스 어 d 聰邦首相室 獨)'倫政策局-長

T 이 /c 베 %f專'1

·t ·醜典/

에 어 너 </E밥 폰 大f史 , 儀典局-艮

A 부 억

다·트.마 d ·

v
로 이 셀 뱍사

미 샤엘 괼 니 
'課-R級

·2 醫師/

볼3.강 헤 이 데 d 單醫'a' 大領

‥:[[ ·f史省'i團 
事務室 (김 니 히 

'座 
)['1‥

리 디 아 몬3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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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開7 月鋼그르

IO : 0 0 에 리 히 ·호 네 커 인 더骨르크航空 特別航空機 利用 ,

쾰 른 · 본空渚 到着

民間區間 特別席

儀-典墻列

聯邦首相室 볼·프강 쇼 이 骨레長官 迎接

< 歡-迎客>

西獨側 : .

한쇼 오토 브로 이 트 감 常敎·(-t表部 ·<-t表

루트비 히 레 링 거 聰邦內獨혈f系省 國務次官 
'

베 어 너 그 랍 폰 데 어 술렌부억 大使兼 儀典長

骨라우스 위 어 겐 두이 쇼 베 억 驕邦首相室 獨逸

政策局長

東獨側 :

에 발트 몰트 常驗代表部 代表

常驗代表部 職展

1 0 : 0 0 聯邦首相室 볼프강 쇼 이 블레長·'座" 隨行 聯邦首相室

로 th·發 - 차당 제 i 진

된

t o : 05 隨5貝 일 부 聯邦首:相室로 出-陵 - 차량 제 2진

I O ; 2 0 其他 隨-行興 깅 니 히 宮으로 出發 - 차랑 제 3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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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to : JO %l]着

獨)'急聰邦共+D國 首相 헬무토 콜의 歡迎 , 儀()디獄

사일

·t 歡迎式 春席·者')

마아틴 방게 만1흐1 驕邦經濟省 長'自'

도로 테 빌 름스-博1 (女 ) 聰邦l<l獨關係省 長官

볼프강 쇼 이 불레'博-1 驕邦首'相室 長官

한스 오도 므로 이 티 감 國務次官 , 西獨常驗
'

' 

l'專1 ·fC表吉6 ·fC 哉

프 리 툐 헬름 오쇼·f. 國務次'自' , 聯邦政府

公報處長

니 버 폰 뷔 어 宅 聰邦經濟省 國務次官
·V-%트비 히 레 링 거 . 聰邦內獨關係省 國務次官
·計'라-SL스 어 d 聰邦首相室 獨逸政策局長

투 이 ·스 1체 억1專-1

에 언스트 더 ‥1 베 언 局長 , 驕邦首'相室 業務

團長
1붇더 뇨-이 어-博'1 局-I , %邦fl(고(f1習達[ 事矛舟-艮

디 버 카스%트·굽1專1 局長'級 , 쌔務省 課長

부억 하아토 ·보비 예 博-1· 聯邦rjQl獨圍係省 局長

롤·F 홉슈태터1專1 1등 書'記'座' , 外稿省 
'謁長

0- 리 스 骨 폰 플라· - 대 림 聰邦國1;Ii省' 儀7團長

이 어 서 %게-실 로 이 동

사진팔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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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0 聰邦首相과 會談 , 사절 단 일 행 參席

12 : 00 聰邦大'統領의 執務室·로 車朝 移動 - 차량 제 4a진

동시 에 聯邦首相室에 서 使節團 歡談

J

12 : 10 도착

4

이 어 서 獨)急聯邦共和國 리 하·르트 폰 바이 체 커大統領과

會談

t3 : 00 使節圍中 - 部 聯邦大統領 執務室로 車朝 移動
- 차량 4b 진

t

13 : t O 到着

13 : t5 聰邦大統領 招待 午養 , 소 규모

동시 에 사절 단중 일 부 聯邦首相室에 서 午養 
-

이 어 서 헬 기 離着陸場·으로 닥i輕 이 동 , 본 라인 아7에

공항 - 차량 5진

15 : 00겅 聰邦國境守偏隊 헬 기 로 김 니 히 宮으로 향발
- 헬 기 1진

1 6 : 20 到着

이 어 서 聰邦首相3·9- 
-倉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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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記 兼 獨逸民主共2;n國 國家評議'會 副議長

/ 더 미 탁 博1와 
·獨)'論民主푯2;n國 劉'끼·貿易省

長'自' 게 어 하아트 바임 博1·와 1卿邦'經濟省 長'鹿'

마아틴 W게 만-IA L'의 
' 

會談

동.시 에 獨逸民초共)+D國 쌔務省-k'自' · .
A스 카 피 ·셔 와

聯邦PF·l獨關係省-艮'a' 도 료 테 빌 름(j1等i의 會談

1 8 : i5 헬 기 이 착·국장으로 車輕 移動 , 본 라이 안우에

공9· - 차혀 5신

1 S :
' 

20 驕邦國境守偏隊 헬 기 로 김 니 히 宮 향발 - 省 기

i 진

- C 8 : 40 到着
된

1 8 : 30 t絲邦國境 
{ 側隊 기 ·료 바%艮 그1뎨Al-苟·르d로

향발 ·- 헬 기 1 헬 기 이 착‥장 리 갇세 비 세

1 3 : 50 il]着

t8 : 55 레·두트%로 향발 - 차당 5진

20 : 0 0 ·

')·腸)急杜-會1義統 
- 黨 中央委辰會 書記-j'% 兼'

獨逸民主共·10國 國家評議-會 議-l 에 리 히

M
호 네 커骨 위 한 聯邦首相 招待 晩養

( 검 정 % 양복 , 짧은 양장 )
4

22 : 0 0경 김 니 히 
'座으M로 

車幅 移勤 - 차렁 5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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淫그죄)W 르J

0 8 : 30 聯邦國境守側隊 힐 기 로 본으로 향발 , 라인 아우에
- 헬 기 2진

08 : 50 面11 旨

이 어 서 獨逸聰邦謹會 謹長執務室로 車輕 移動 - 차량 6진

동시 에 獨逸民主푯和國 끼b務省長'自' 오스 카 il 셔를 위한

特%[] H 程 - 차량 7b진

03 : 55 到着

03 : 0 0 獨逸聰邦謹-倉 謹長 펄 립 예 닝 거1尊1와 會談

0 3 : 40 聯邦首相室로 車朝 移動 
- 차당 5진

OE : 45 到着
된

이 어서 聯邦首相-과 會談

to : t o 獨逸杜-倉主義統-黨 政治局肩 겸 中央柔展會

訓 7 亞4 , 猛,
長官 게 어하아트 비-일 

-博1와 
建行肩 일 부가

聰후[i首相室로 車輕 移動 - 차량 7b진

1 0 ; 50 到着



1 1 : 0 0경 使慷團과 最終 會談

I I : 50 팔레 샤·움부르크로 도.k모 이 동 , 2 엘 린 자앓

12 : 0 0 - lik射龍 保'護·分野의 情報交換 밋 經驗交換에

관한 t>%定
- 環境保護-分野의 關係改善에 관한 協定

- . 學·術7]d 技術分野의 
' 

協力 에 판한 協定

호 네 커 書記-1<.과 驕邦首相이 參席한 가운에

關係-R'自'을이 署名

I : 20 ·腦)&, H 程 - 차량 4b진
%

동시 에 使2i[i團中 일 부 본의 라인 아. . 에 헬 기 이 착·吟장

으로 車幅 移動 - 차랑 8진

12 : 25 面1]着

t2 : 30 聯邦國墻守·餓隊 헴 기 a로 깁 니 히 宮으로 향발

힐 기 0진

t2 : 50 到着

13 : t O 聰邦國境守偏隊 헬 기 %로 비-트 , V 대스베르2i 리 갈

세 1·Il 세 11[登

깅 니 히 宮으로 향발 - 헬 기 4진

13 : 30 到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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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 ·서 ·f固/,的 午養

15 : 15 杜民호 黨首 兼 杜民黨 驕邦議會 院內 交涉團 識長

聰邦議'倉謹 祠 한스 욕헨 포 겔博1와 會談

i S: 0 0 基民黨 基杜黨 驕邦識倉 1塊[j 交涉團 議長

聯邦謹會謹肩. 알프레토 드 레 거-博1와 驕邦識會Ph

기 사당 院[/ 代表 聯邦識會識興 테오도 어 바이 겔博1

와 
-倉談

i 5 :
,

45 自 民黨 驕邦謹-倉 院[/%l交涉圍 ·ft表

聯邦體會議屛. 볼프m강 미 ·-Eq 과 
- 

會談

17 : 30 녹섹당 聯邦謹-會 院[)19交涉團 代表

聯邦謹-會體濁 발-트라우트 쇼 페 (女 ) ,

聯邦'議-會謹肩 카리 타스 헨 셀 (女 ) , 레 기 니- 미 살렉
(女 )과 會談

]

1 8 : 15 바덴 - 7-르 베료크州 로 타 ( 페트州知事와 會談

1 3 : 15 隨行貝 中 일 부 驕邦國境守偏隊 기 로 라인 아우에

헬 기 이 착 · 장 향발 - 기 5전

i S : 0 到着

이 어 서 리 스骨1호텔로 車,朝 移動 - 차량 Sa.진

t3 : 45 ti]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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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 45 聯邦國境守·謂隊 헬 기 . b
로 라인 아·-7-에 헴 기 이 착·륙

장으로 향발 - 헴 기 6진

20 : 0 0 到著

2U : 0 聯邦首相을 위 한 獨)'%:·E-會1羲統-·黨 中央委禍
' 

倉 書記-艮 兼 獨逸民主共2;D國 國家評識'會 議長

에 리 히 호 네 招待 晩養

( % 정 섹 양복 , 짧은 양%l- )

22 :
W

OO) 驕邦首相이 ffT]A事

이 어 서 使節團中 일 부 깁 니 히 
'座으로 

車輕 移動 
- 차량

Sc 진

씹 : 15 < 到著

23 : 00 경 김 니 히 
'直을 

車幅 移動 - 차햐 9cI진

4

20 : 40 겅 y]찹

년57無.....w.. TAEJ ] EH..<

OS : 0 0 
'驕邦國境守側隊 

헴 기 로 펄 른 빙 상겅 기 장 헬 기

이 착%상 향발 - 기 7진

0 8 : t5 到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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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 서 商1會議所로 車朝 移動 ,

·필 른 운더 작 센 하우센
- 차량 1 1-진

08 : 00 푼j]着

獨逸商工'會 
-會長 

인 토 볼프 폰 아메롱겐의 迎接
J

08 : 35 經濟.하 ‥(-t表와 최 동

03 : 45 벙 상경 기 장 헬 기 이 착륙장으로 車輕 移動
- 차량 i l 진

0 8 : 55 面1] 旨

이 어 서 聯邦國境守li 隊 기 로 뒤-쎌도르프 향발 , 라인

크 니 브 뤼 케 기 이 착 장 - 헬 기 7진

1 0 : 15 到着

노르트 라인 - 베스트팔 렌州 副知事 디'IL(] 포 써博1

迎接

1 0 : 25 부지 사의 案1A]T에 노 르트 라인 - 베스·트팔츠 州知

事公館4으로 車輕 移動 - 차량 t t 진

1 0 : 3 0 到着

노료트 라인 - ))]]스트팔唱州知事 요 하네쇼 라·Y 迎接

I 0 : 45 요 하네스 라우 州知事와 
-倉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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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 서 擴大會談

t I : 5 0 리-트'處으·료 j'i):輕 移勤 - 차량 t t 진

12 : 
- [ 0 tI]着

紹-介

-[2 : 00 獨逸杜-倉主義'統-·黨 中央委局-會 書記長 兼
·獨-逸民초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 
에리 히 호 네 커

를 위 한 노 로 트 라인 - 1·)]] /. 트 팔 께1知事 요한네

·스 라·AL 名譽-t專1' 招(-1· 午養

( 김 정 % 양복 ,

-當은 양<分 )

14 : 3 0 驕邦國境守·餓隊 헬 기 료 부회 달 향발 , 州知事

隨行 - 헬 기 8진

14 : 45 到着

부퍼 탈布 [女布-艮 ·

b
그 라·3L[헌5 엉 접

이 어 서 프 리 드 리 히 어] 毛 스 生家%로 車輕 移動 .

- 차당 12 진

14 : 5 0 %l]著

管理所-艮의 迎接

이 어 서 生家 觀覽

15 : 20 헬 기 이 착 하으로 車輕 移動 - 차량 f2 진

- 22S-



15 : 30 驕邦國境守偏隊 엘 기 로 에 의 빌 라 취 겔로 향

발 - 헬 기 8진
t

15 : 45 到着

베 어톨툐 바이 츠 名알f흐i 迎接

이 어 서 ·{圍 A, H 程 - 차량 i3 전

1 6 : 45 經濟界 , 學術界 , 文·6界 /,+와 會同

IS : 0 0 驕邦國境守偏隊 헬 기 로 뒤설도르프공항 향발
- 헬기 8진 특럴 착骨쟝 , f[·[知事 隨行

13 : i5 到놓

IS : 20 요하네스 라우 州知事-와 fd[j/,事

IB : 30 驕邦空單 特別機 6707로 자로뵤뤼 켄 향발
- 航空機 待機

13 : 1 0 자료뵤뤼 켄 空渚 到着 , 特別着陸場

자알란트 州知事 오스 카 라폰넨 迎接

I S; 0 驕邦國境守偏隊 헬 기 로 엉'빈관 딜 링 거 취 테로

향발 - 헬 기 3진

州知事 隨行

1 8 : 30 到着 , 간단한 음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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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에 隨0民 일 平 1·}-]스로 호 Ic% ( 구사제관 Y마레 )로

+ 動

20 : 20 州-t-11事 隨行 曾 퍼 l-d으로 車]懼 移動
- 

차% 14 진

O : 0 빌 라 최-양스에 서 소 규모 晩養

이 어 서 딜 령 거 허 채 엉 벤 -판으로 1)1輕 歸還 - 차량 14진

2 w 휘]iL 3

0 8 : 15 隨0民 일 부 버스Q로 ·Y마레로부버 딜 링 거 휘 베
구

엉 빈 ·관 이 동

0 8 : 00 到着

0 8 : 50 聯邦國境守儒隊 헬 기 로 ·트 리 어 향발 ·-· 기 t o진

카이 저 테 어 멘 헬 기 이 작·-팩 쟝

0 3 : 15 到着

라이 란툐 - 管% 州)[0事 ]·}]] 2 하아툐 M포 펠1專1 迎接

이 어 서 選帝候宮으로 車朝 移動 - 차량 - [ 진

O : 0 0 도착

연최실 에서 富風損影

- 220-



이 어 서 1- 어 하아트 포 겔 州知事-와 
- 

倉談

10 : 30 車稻까지 徒步 移動

콘스탄틴 교 최 당 조 망

이 어 서 포르 타 니 5 리-로 車輕 移動 , 州知事 隨行
- 차량 i2 진

上記 建遺物 觀覽

이 어 서 카알 마로크스 生家로 IE輕 移動 - 차량 12진

6

I t : t O 夢] 旨

管理所1A 迎接

生家 案PF%l

11 : 45 ·주립 박물·관요로 車輕 移動 - 차량 12진

12 : 0 0 到着

이 어서 獨)急:·11-會1義A虎-黨 中央委貝-會 書 d長 兼

獨逸民초共/D國 國家評識-倉 議長 에 리 히 ·호 네 커

를 위한 라인 란及 - 팔츠 州知事 1케 언 하아且 포

1'專-i 招待 午鋼 ( 일 상 양복 , 짧은 양장 )
.

to : 45 헬 기 이 :착 장 카이 저 테 어 으로 ·徒步 移動

車輕 移動 -
'

차량 12 진

5 겔 州知事와 作別/,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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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00 聰邦國]堯%·臟隊 헬 기 로 딜 링 거 휘 덱 엉 관1.로

향발 - 헬기 10진

14 : 20 ti]着 , 간단한 음v로

14 ; 40 자아且宅 겐으로 車輕 移'動 - 차량 15진

15 : 1 5 州知.事公館 到着

자앓란툐 州矢0事 오< 카 라폰벤 迎接

- [5 : 5 閣家'會議室에 서 隨行詞 
- 

會談

1 6 : 0 0 ·오<카 라폰 州知事와 會談

1 6 : 0 Y트빅 쇼 교 최 로 됴보 이 동

·교최 관랑

16 : 35 비 1-淫스키 르 헨으로 車輕 移動 
·

- · 차당 · 16진

동-시 에 獨-)急杜會主義統-黨 政治局局 兼 獨逸民主푯/D國

國家評議-會 副識·-艮 C'3 더 미 학1等 L-·외. 對까 있易省
-艮官 게 어 하아토. 비-일 

' 

博-1를 71 한 特別 B 程
- 차량 7a 진

동시 에 東獨 外務省 -長'自' 오스 카 지 셔를 위합 特別 5 程
- 차량 711진

1 6 : 50 ·體)Q H%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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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 30 노 인 키 르 헨市 市應 到着 , 페 더 노 이 버 布長 迎接

이 어 서 동시 芳名錢에 署名

13 : 20 덜 링 거 7 테 영 빈관으로 車幅 移動 - 차량 id 진
르

20 : 0 0 彈1j놓

20 : 00 獨逸7<h會主義統-흐 中央柔展'倉 書記長 兼

獨逸民主푯和國 國家評謹-會 謹長을 위한

자'알란트 州知事 오스 카 라폰덴 招待 晩養

( 검 정 섹 양복 , 짧은 양장 )

0 8 : 1 0 隨行肩 일 부 T·s쇼로 부마레로부터 딜 링 거 휘 테

엉 빈·판요로 이 동

OS : 30 聰邦國境守偏隊 헬 기 로 자아'브허 켄 향발 , 오스카

라폰텐 州知事 隨行 - 헬기 3진

08 : 45 到着

오스카 라폰덴 州知事와 作別 /<,事

03 : 0 0 驕邦窓單 特別機 B707로 컨헨 향발 - 항공기 대

0 3 : 45 뮌 링 空港 到놓

바이 에른 자유주 프란츠 요 셉 슈툐라우스 온할f후

i ii 接

- 233-



+

이 어 서 바이 에른 州知享 A館,으로 車朝 移勤 - 차%2 I7 진

州知事 隨行

t o : 05 %l]着

4트라우스 州知事와 
' 

倉談

이 어 서 영국공 내 일 기 이 작v-징-요로 車朝 移動
- 차'량 1 7진

州副知享 카얗 힐 
'러마이 

어1專士 隨5

11
,

: 0 到着

it : 25 縣邦國境守儒隊 기 로 닥하우 향발 - 기 1 t 진

I I : 05 面1]s皆

닥하% ]ff長 로 렌츠 라이 트 마이 어博-1 迎接

이 어 서 i-1치 强制收容所로 徒步 移動

1 1 : 40 나치 St生‥省- 7 렁 탑에 獻)b

t : 0 0 헬 기 이 착A장으로 도Y 이 동

I : 05 聯邦國境守偏隊 헬 기 료 펀 향발 - 기 I t진

엉 국공친네 헬 기 이 칙-L국장

1 : 15 到着



12 : 30 鄧1]着

왕궁중 일 부 觀覽 , 州知事 遂行

이 어서 王國 室內庭園으로 徒步 移動 .

12 : 15 바이 에른 州知事가 귀 빈 紹-介

이 어 서 獨.逸71會主義統-黨 中央委局·會 書記長 兼

獨逸民主푯和國 國家評謹-會 議長을 위한 바이 에

른 自 由州 · 州知事 프 란츠 요 셉 +트라우소 名響

f專士 招特 午養 ( 검 정 섹 양복 , 짧은 양장 )

iS : 00 뮌 림 공항으로 車輕 移動 , 州知事 隨智
- 차량 17진

15 : 45 到着

슈트라우스 州知事와 fE別/,事 
.

16 : 0 0 인 더풀루툐 航空 特別機로 베를린 쇠 네펠트
비-

- o

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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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J寺 T] H %堅

u

i · i ·t+竝龍- 競邪 籍 l
l 議-會 副議長 귄터 탁博1와 對까貿易 l
l 省 長官 게 하아·5 바% 

- 

障1를 위한 l
l 特別 5 程 l
L隆 羅

.

夢 物

f 7坐甲외L느w므b효BJ

16 : 35 자알단토 상공·최2 소로 車幅 移動 - 차랑 7a진

1 6 : 45 到着

자알란트 商工'倉艮 요 스 표 프 렴 1專1 및 자알단트

手1業+i'會長 兼 州議會 謹禍' 반프리 且 프 랑크

迎接

이 어 서 經濟界 代表骨과 최동

1 7 : 45 노 인 키 르 헨1B로 車幅 移動 - 차량 7a신

i B : 15 ·시 청 到着

이 어 서 본 H 程에 습境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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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50 西獨 까務省으로 車輕 移動 - 차량 73진

0 8 : 55 到着

西獨 짜,務省 長官 한소 디 트 리 히 겐 셔 迎接 .

이 어서 西獨 까務省 長'度과 會談

IO : 4d 겅 聯邦首相室로 車輕 移動 - 차량 7b젼

10 : 50 面11 野

이 어 서 本 B 程에 슴塊

16 : 35 州首都인 자아브뤼 켄 시 청으로 車輕 移動
- 차량 7]]진

16 : 45 到着

시 장 한스 위 에 겐 콕닉 迎接

이 어 서 동시 代表들과 會談

17 : 45 노 인 키 료 헨16로 車輕 移動 - 차량 7]]진

13 : 15 동 시 청 到놓

이 어 서 本 B 程. 에 
-습境

- 22P-



退去 束·西獨問 項上含談 事例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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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罰 시 , 照則 시 . 

한‥‥ 비
l l 과장 l l (비공식 설무진) l · 볼프 소장 l

l l 
' 

刻'島巷히 l : 栢2核好 .. j 
' 

測*判*'Ii I
l l 즉엇 科'f'

l l 엎認 肩君.,.l 
' 

聘'Id 
刊 利

1
l l · 그외 9명의 속기 , l l · 플뤽 공보처 과장 l · 마이어 외무성 공보 l
l l 경호, 의전관계자 l l · 푀펠 주치의 l 국장 l
l l l l · 포겔 경제성 공보과장 i · 야농 외무성 의전장 l
l l - 동독측 ! l · 귄터 의전담당 참사관 ! · 니크라스 외무성 장관 l
l l (공 식) l 좌 동 l · 2명의 기자담당자 l 비서실장 i
l l · 빈쩌 외무성 장관 l l (공보처, 상주대표부) l · 자이델 외무성 서독 i
l l · 콜 내각사무처 처 1 l · 3명의 수상실 여비서 l 담당 국장 l
l l 장· l l · 1명의 공보처 속기사 l · 슈테지 대외무역성 l
l l · 코르트 외무성 차 l l · 1명의 상황실 요원 l 차관보 l

l l 극%. .... l l : 副制私制, 앎괴韓 訓1
l l 철 寫.巷 1 l : 詞뇨君염. i 

' 

%1'-桐키
l [ ,., . ..., l l 고製'肩,,.. i :썹AAH判*히

/



i 사례 / 행사 f 에어푸르트( 
'

70> l 카셀('70) l 동베를린 근교( 
'

80> ! 본( 
'

81> l

! . ... ... !-... l :副韓...,.
l ( . 議.,.. ! ! : 而펄햅 ,,. l . 劣 .... l
l l 성 과장 l ! l · 17명의 경호-요원 )

j ( i i l-... l

律密 i ·習 ,. .. l . . ! 숨, 끈*'l l 
緖后 刊苦

기

l 1 烈佳,韶·! l 
'" ""

i l



l l · 각 공식 수행원 l · 각 공석 수헝원 l 평의회 의장 l · 브로이트감 상주대표부

i l 
刻

l 
' 

! 
' 

競입끈 비 . 前...... . l
i l l · 피셔 외무성 장관 l 관 l

l l ( l 
' 

寫칼器핵* l 
"]"]% 判

지
i l l l · 니어 외무성 차관 l · 슐毛 부억 외무성 의전 1
l l l l · 몰트 상주대표부 부장 l 장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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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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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 l (동독의 의전관례) l (서독의 의전관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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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S·}- j %IP푸且且( ·

70> l %-셀( 
·

70) i 동61]를8 근-I( 
·

80) i P-( 
·

81) i

j l 騎옐苟症11 龍빙 취 
' 

浦制링譯휴 ] 
' 

渚41期易l
i l j渚히 隱 l 淫& 혈 ]' 檢 譜

l
l 철폐하라" )를 들고 ! l, ], l

l ) 
嶺 -利

) ] ]·, i
l'核 i 發 헐 i 桂킹 l 誠협 潁 ]'. 司島 펄알
! i 집단수용소 기념관 i 위령탑에 헌화 l 센하우$을, 후온커수상실 

'

헌화 )
l l 방문 헌화 l · 브란트수상 안내 ! 국무상이 할버]를 각각 방 ] · 다하우시장 안q l
l l · 빈쩌 동독호[무상 ! l 문하여 나찌집단수용소 ] · 동독측이 다하우를 택 1

l 안내 ! i 기념관어1 대신 헌화 l 한 것은 호녜커 자신이 1
l 

1

1 ( ! · 외무성 부의전장c] 각각
l

! 개인적으로 나찌의 l
l l i l 안내 l 박해자였기 때문에 이 )
l l l l · 서독측에서는 국가예방적 ) 를 부각시키려 하였고, l
l l l l 인 성격을 강조하지 않 l 본 근교에는 

"

전쟁과 l
l l l l 으려고 하여 슈미트수상 폭력지배 희생자" 묘 역 1
l ! ! l 이 직접하지 않음 l 이 있으나, 서독어]서는 l
l l l l ) 폭력지배 희생자의 범 l

l l. l l 젭< 雲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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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l l . 看/]種兵,.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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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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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고x,,,,..l ...... .. l ,,Z,,,,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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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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肩영'野 
·
'지 ' 

謂'[, 官· 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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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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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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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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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郭'1弦拏히 i l l

l…… )-霜섰…! · · i- 湖,制習 1-訪肩劉뇨1
i l 

' 

伊'잡히 l · 

1·L% %… l ·習 
g tv i

l l l l · 갹 행사별로 공보, 경호, l · 각 행사별로 공보, 경 l

i.....A,., .... .... l .... .... )고묘 . .. 1고 , L
i 

* 711 ' 

l ) i 私雪...... l · ... ,,. l
l l l l 관련없이 항상 비용을 다 1 의 수행원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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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k un d Zeit gesc hichite 
'

91. 3. 8

1 . 양극화한 독일 인

40년간이 나 두개의 국가로 분단되 었다가 통일된 독일은 아직 도 두쪽으로 같라져 있 어

경 제와 노 동시장으로부터 환경 에 이르기 까지 , 사회복지 적 안정으로부터 보 건분야를

롯하여 도 시 주 거의 짙 이 나 생활의 질 로 부터 지 자단체와 각주의 재정자립 도 에 이 르기

가지 , 사회 적 분위 기 와 소비 형 태, 그 리 고 종전의 문화생활애서 보 여주던 자주적 인

의식 으로부터 오늘낳의 능률본위사회의 일 원으로서 취 해 야 할 자아의식 에 이 르 기 까지

공동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 쳐 질 성 이 상존하 있다는 진 단 내 려지 있다.

그 러나 독일 인은 40년간이 나 분단되 었 었지 만 구서독지 역 에서 싣시묀 여론조사에서

자주 반영되 었듯이 독일 인 이 라는 공속성 (푯屬惟 : Zusamme輔&oeri ke it)은
t

곁코 사라긴 적 이 없었고 디군다나 구동독지 역 에 생생하게 살아남아 89년 가읕

혁명 이 일 어나자 
"

우러는 국민 이 다" (SIr s ind das Volk) 라는 구호로부터 
"

우리 는

한국민 이 다" (Sir s irld e in Volk) 라는 구호로 변하여 
"

변혁속의 변혁 
"

(Wende in der

Sende)를 추진 하는 강한 원동력 이 되 었 던 것도 사실 이 다.

전후 두개의 독일 이 라는 국가가 각각 독자적인 길 읕 걸으면서, 공동유산에도 불구하고

2세 대애 겉친 분단, 상반된 정치 체제 내 에서의 정치 적 사회화, 상이 한 경제체제 에의

편입 과 그 얘 따른 직 업적 적응 등.으로 한쪽에서늠 각 개인 이 정치 적 결정과정에 참여

하였음에 반해 다른 쪽에서는 정치 적 후견읕 통해 탄압이 계속되 어 독일 인의 개성은

판이 하게 되 어 버 렸다.

Adorno는 독일 인 의 권위주의 적 성 격 에 관한 연구에서 독일 의 파쇼주의 및 히 믈러의

부상을 독 일 인 의 국민 성과 연판시 키 고 있다. (Theodor W. Adorno, e t a l. , The

Authori an Personal i ty, New York - London 1950). 죽, 권위주의 적 성 격은 정신·사회

학적으로 짙 서의식 , 청 결 성, 의무감, 복종성과 같은 딕목으로 부각되 어 있고 그

정치 적 차원에서는 권위주의 에 대한 맹신 , 편 엽 심 과 호전 성, 폭 력 주의 로부터 군국주의

에 이 르는가 하면 나아가 자포자기 및 이 상주의 적 무분별과 같은 것 이 라 할 수 있다는

3/이 다.
- 291-



제3제국 (히 骨 러 제국) 이 항복하고 종전되자 서 방측 동 맹국·은 그 접 령 지 역 에서 권위주의

의식 으로 접 철뫼 어 있던 서독인들에 게 민 주주의 적 의식 전횐·계획 <Umerziehurlgsprogranlrn)

을 시 행 하였음에 반해. 소 련 영향하에 있 던 독 일 공산낭 정 권은 연 민 민 주주의 방식 에

의한 건 국과 합께 반파쇼주의 저항문촤 애iderstandsku1tur) 의 실 현을 늘 의무로서 받아

骨었 다.

60년 대초, 미 국인 정치락자 Almond와 Verba는 인 텔리 겐챠에 관한 비 교 연구를 통해

서독인 등 이 일 단 민 주주의 제도를 인 -정 하는 민 주주의식 교 훈을 배7기 는 蠻지 만

삔주주의 의 기 뵨가체 01 대해서는 열 정 적 판계를 발전시 키 지 못해 민 주주의 문촤에

판한한 빈 굔한 일 상싱활읕 영위 하고 있다는 곁 론에 도 달하였다. (Gabriel A. Almond/

S i dney Verba, The CIvic Ct1 1 ture : Po l i t i c a l Att i tudes a.n d Democracy i fl Five

Natious, Pri nce ton 
- Ilez York 1963) . 바로 이 시 점 에 독일공산당 지 도 층은 동쪽

오로부터 서쪽으로 향하는 이 주민 骨겁을 막으 려고 쌍은 Eerl i n 장벽 을 반파쇼平의

보루라고 지 칭 하였는되1 동독의 인 텔리 게급 역시 대 체적으로 이 와 같은 견헤 에 동조

하고 있 었 다.

그 수년 이 지 난후 또다시 미 국인 학자에 의탄 연구를 통해 Bonn정부의 민 주주의 에

대한 판단은 대학셍 소요와 그 에 따른 개 역 정 첵 추진으로 수정되 었다. (David P.

Conradt, Changi n g GermaIl Pol itical Cu lture. i n : Gal]riel A. Almond/Sidney

Ver]la (Hrsg. ), The CivSc Cu lture l{ev is ited, Boston 1980). 그 때부터 서독은

광범한 중도적 동의로 지지 되는 안정된 서방식 민주주의의 모 델로서 통하게 되 었는 바,

점증하는 국민들의 정치 적 챰어의식 으로 새로운 후기 骨질 주의적 가치판과 CD0/CSU,

SPD, FDP라는 대중 겅당 카르틸을 형 성시 켰을 뿐만아니 라 새로운 정 당인 녹섹당 (Die

Gruenen) 을 탄생시 키므로써 전반적으로 다양한 사최운동의 요구사항을 정치 적 공동

결정 에 반영 하여, 일종의 루쟁의 가치 가 있는 저 항문화 <Protestkultur) 를 통해 민 주

주의 를 풍요스럽 게 만들었다

이 에 반하 여 동독의 정치 적 야당은 모 든 겆을 지 배 하는 국가기 관 에 반 대되 는

메가폰격 인 대변기 구를 찾아내지 못하 여 인 텔 리 차와 예술게의 엘 리 트 들은 자의 든

타의 든 동독읕 떠나 밖에서 동독의 정 치 적 국 내상촹을 보 도 하였 다. 동독 에서는

폴 랜드와 체코슬로바키 아 등지 에 서 처 럼 반체 제운동과 같은 연상은 일 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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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지 만 교 희와 같은 자유스런 공간읕 통해 평화운동, 인권운동, 시 민 운동과 같은

것은 발전모고 있었으니, 바로 이와 같은 운동이 89 년 가읕 혁 명의 정신적 주도

세 력을 잠시 나마 맡아 그 때까지 만 해도 둔감하던 대중을 혁 명 과정속으로 영 입

하였턴 것 이 다.

즉, 동. 서독은 각갹 그 사회 에서 통용되 던 가치 관과 규범으로 시 민 들을 정치 적으로
보

사회화하 여 집 단적 경 험과 학습 체험 이 곧 개별적 정치 에 대한 이 해도를 결정 하고

능력을 부 여하였는데 분단으로 인한 상이 한 심 리 적 인 흔적 읕 깊 이 남겨 높아 통일

독일 에 관한한 대체적으로 상이한 정 당환경 및 그 하부문화와는 무관한 두개의 정치

문화가 생성되 었다는 것 이 본 보고서의 주장이 다.

최초의 전독의회 총선과 더불어 국가적 통일 (Staat11che Binheit) 이 성취된 이 후

정치 적 통합 (Politische Vere inigung) 역시 수행되 었으므로 볕다른 의 미 가 없는듯이

보 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외관상으로는 서독의 정 당제도가 동독으로 수출되었고 서독의

선거제도가 확립 되는 과정 에서 형 성된 패 러미 티의 지 배릍 받게 됩 으로서 동독이

기본법 에 따라 가입 蠻듯이 마치 서독의 선거민주주의 에로 가입 했다고 보 이 기 때문이 다.

그 러나 실 제적으로 대다수의 선거분석 에는 이 와 상반되는 진 단이 내 려지 고 있는 바,

동독 최초의 인 민의회. 지 자단체 및 주의회의 자유선거로부티 최초의 전독의회

총선 에 걸친 동독특유의 루표활동에는 무시못할 연속성 이 나타나고 있다. (Dieter

11oth, Gie Wah]en zur Volkskamme r in der 讚. Cer Versuch e iner BrkIaerung,

in : Pol itische Vierte니ahresschrift, 31 (1990) 3, s. 369-393>.

특히 다음과 같은 접에 있 억서 동독은 서독과 구볕된다.

o : 동독유권자의 1/'5만이 일 개의 정 당에 결속되 어 있다고

느 끼 는 반면, 서독에서는 교 최 나 노 조 와 같은 정치 적 전위조직 에 연계되 어 거의

2/3나 되는 유권자가 일 개 정 당에 곁속되 어 앴다고 느 끼 고 있다. 즉 구동독의

루표형 태는 서독보다 더 
"

직 접 적 
"

이 고 딜 
"

사회 적으로" (sozial) 곁정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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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포T의春스L므접 즈w : 서독과는 반 대로 CI)0와 FDP는 구동독에서 산업노동자의

대 다수를 동원하 여 그들의 본집 과는 동 멸 어진 환경 으로부 터 지 지 표 를 흡수할수

있 었는 데, SPD는 특정 한 사회 복지 적 주 않점도 없 이 과거로부터 노 동운동이 나 노조

운동의 전통을 갖지 當는 게급이 없 던 동독 에 서 그 기 반을 구축하지 못 蠻다.

젊은이 들과 지 식 층의 저항정 당인 서독의 ]li e 0rue.nen은 동독지 역 에서 어느정도

- 정 지 지 도 骨 유지 할 수 있 었 다.

O 소르르 : 서독에서는 S]PE와 약촤된 Gruene 만이 중도좌파 지 지 
'

유권자의 스 펙트'렴으로부 터 지 지 를 받은 반면 , 동독 에서는 SPD. Pl)S, Gruene 및

90 동 맹 (Buendl]is VO) 괴- 신광장 (Neues Forum) 과 같은 시 민 운동 단체듣이 중%도좌파

유권자의 잡재 력 울 획 득하기 위 하 여 경합하였는 바, SEl)의 후계정 당인 PDS는 였립

내각 구성 에 기 찌 정 당입 은 명 백한 사실 이 나 당분간 좌파세 력의 두번 째 정 당으로 남게

될 것 이 다.

o c 동. 서독지 역으로 분리 하 여 실 시 되 었 던 5% 의회진會차단조항

의 적용 8분에 PDS와 Buendnis 90/Gruene만이 유일 한 군소야당으로서 독일 연 방

의회 에 진출할 수 있 었 다. 이로써 서독정 당이 아닌, 동독의 두개 정당이 동독외

아이 덴티 티 를 강조하면서 독일 연방의회 내에서 새로우면서 저항문화를 개진할

기 회 를 얻게 되 었는 바, 서독측 좌파연합은 저조한 선 거 결과로 인 하여 PDS 및

좌파의 언합공천 명단 출신의 원 내그骨보다 발언권이 약화될 수 밖에 없게 되 었다.

이 와 같이 복잡다단한 모순성 에 省하여 Konrad Schacht는 
"

독일 통일 온 40 년간이 나

적 대적으로 발전 해 온 두개의 사회를 서로 걸합시 臧다. 그 러나 동독이 행정 기숱상의

제규정 이 나 정 당구조릍 공식 적으로 인수하였 다고 할지 라도 
'

동화작용 
'

(Akku1turation)

은 아직 도 달성 되 지 못하고 있다". (Itonrad Schact, Droht e i n e Pol ar i s i e ru n g der

deutschen Gese I lschaft , i n : Di e Tagesze itung vom 7. dan. 1991, S. 1

하고 있 다.

본 · 분석은 여하한 조 건하에 독일 인 들 이 동화쟉용을 달성 할 것 인 가 2 라는 문제접 을
u

x

집 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소 개되 는 모든 자료는 90년 9월부티 11월간, 구서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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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지 역 에서 1, 000 여명의 유귄자릍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었는 바,

따라서 자료의 완성 에는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엾다. 그 러 나 이와 같은 공공연한

결함은 이 자료가 곧 독일 통일 의 시 점 에 현황을 기 술하고 있다는 기 여로써 상쇄묄 수

었읕 겆 이 다. 민 주주의 에 대한 이 해심 과 정치 에 대한 이 해심 의 주안점으로서는

1) 사회 적 가치관 2) 기 구 에 대한 신 뢰도 3) 정치 적 참 여 및 공동결정 에 판한 관점

t

요인분석을 근거로 하여 설문 대상 기 구 에 대한 반응의 공통점읕 연구합과 동시 에

이 질 성을 열거하였으며 민 주주의의 스 할라에 관한한 동. 서독의 정치 적 전 영 에

관하여서도 확대 관찰해 보 았다.

n . 가 치 관

Inglehart (Ronald Inglehart, The Si l e n t Bevotution, Changing Values an d
審

Pol 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 i c s , Princeton 1977)의 산업사회의 가치 변 천 에

관한 논의 에 따르면 소득, 사회복지 적 원호, 내외적 안보와 갈은 물짙 적 관십 은 그

비 중이 잃 어져 감에 반하 여 물질 이후적 욕구인 참여, 자아실 현. 공동결정, 여성 해방과

같은 것 이 점접 디 비중읕 차지 하게 된 다. 이와 같은 이 론에 근거하어 응용사회학

연구소 (infas)는 스칼라를 연구하였는 바, 이 는 어떤 것이 미 래의 사회릍 지 배할

것인 가를 질문하는 것이 다.

a

이와 같은 가치관의 스칼라중 중요한 것으로는

0 권위 적 (의무감, 윤리 도 딕)

o 보수적 (질 서, 안보)

o 사회 복지 적 (연 대의식 , 사회 적 평등, 사회 적 정의)

o 경 제적 (풍요, 성장, 능률)

o 사회 이 상주의적 (민주주의, 이 견자에 대한 자유, 근본적 인 사회 개혁)

o 개체적 (여가, 자아실 현)

상기 15가지 문항어1 대하 여 동독과 서독에는 공통성보다 이 질 성 이 더 많이 나타났다.

(도해 1 舜조). 다만 동독인 들은 질 서. 안보, 경 제성장, 여가선용에 대하여 서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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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디욱 병료한 반응을 보 였으며 기 타분야에 있 어서는 서독인들이 동독인들보다

칠씬 분명한 표 현 즉, 단호하고 의식 적 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촨경보호문제는

동. 서독 공히 최고의 가치 판단기 준을 도달하였으며 동독인 들 에게는 질 서 안보, 경 제

성장, 사회 적 정의가 환경보호문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 지 도 (40%이 상)를 획 득

하였다. 그 다음부터 가치 기 준의 곡선은 30% 졍도로 하락하고 있으며 20M 미 만인

가치 기 준은 윤리 도 덕, 능률, 자아실 현과 같은 것 이 었으며 근본적 인 사회 개혁은 단지

9% 정도였다.

m . 기 구에 한 신 뢰도

기 본법, 행정조직, 국민 대표의 선출, 시장경제의 도 입 과 같은 규범적 기구의 언수와

함께 구동독지 역의 주민은 구서독지 역 이1서 일 상생활화묀 정치 기구와도 친교를 맺게

되 었다. if1fas는 동. 서독 지 역에서 문항을 설정 (도해 2 참조). 득히 입 법, 앵정,

사법, 미 디 어, 대규모 사회 단체와 같은 분야에서 선정된 15개의 기 구에 대하여 그

정치 적 영향력을 포함한 신뢰도를 연구하였다.

동. 서독 지 역의 기 관에 대한 신뢰도는 현격한 차이를 보 이 고 있는데 역 미 커브의

진 앵과정 만 보 아도 중요한 결론을 알 수 있다. 구서독지 역 의 응답자중 50%이 상이

문항에 나타난 기 구에 대하 여 신뢰를 보이고 일 부만이 무응답상태 임 에 비 해 구동독

지 역 에서는 불신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로 점 철되 어 있다. 단지 수년간에

걸쳐 서방새계에의 창문이 었 던 TV만은 70% 이상의 신뢰도를 획 득할 수 있었다.

연방정부와 경찰 및 신문에 대한 측정치 는 50% 정도이 며 대학, 연방의회, 연방헌법

재판소에 대한 측정치는 50M 미 만이 었다. 구서독지 역 에서는 경찰, 연 방헌법재판소,

시. 동 행정 기관, 연방의회, 법조계 및 연방군과 같은 기 구들이 80& 이 상에 닿하는

최고의 신 뢰를 누리 고 있으며 연방정부자체마져 그 임 무의 정치 촤로 말미 암아

사회 적 양극화가 극심 하지 만 75%라는 신뢰도를 얻고 있다.

체제 에 대한 광범한 신뢰 에 있 어서도 구서독지 역은 구동독지 역의 단면도와는 연 격한

차이 를 보 이 는 데 구서독지 역 에서는 전통적 대중조직 (노조, 고 회, 정 당)의 헌 법 기 구에

대한 민 주적 결속과정 이 사실 상 완료되 였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 적 긴장과 정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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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장은 기 구화된 갈등으로서 마치 하수장치 처 럽 겉 러지 고 그 에 부응하는 규범 적 기 구

로 서 가공되지 만 특정한 사회집 단이 이 와 같은 컨 센서스에 겹속되 어 있지 않다고

느 낄 때 에는 항상 정 당성의 위 기 가 발생한다.

지 금까지 구동독지 역 에서는 광범 하게 토착촤되 고 민 주화퇸 기 구적 겹속이 없 었 다.

이 에 대해 Papyi (Franz UrbaLD Fappi , Von der s t i l l e n l<evol u t ion Z UIIl ku 1 ture 1 1en

Umbruch : Nimmt die Dramatik des Wertewande l s z tl 2, i n : Soz i o l o g i s c he lievue,

14 (1991) 1, S. 21 - 26) 는 SE0정권 붕괴 도
"

개 별적 차원의 인 식 력 동원" 에 의 해

붕괴되 었 다고 주장 한다. P.ppi 에 따르면 시 민 의 주의 력 이 점차적으로 엘리 트로부더

벚 어나고 자-7스런 인식 력 에 의 해 결 정된 다는 것 이 다. 이 에는 교육에의 넓은 문호

개방읕 비 롯하여 틸 레비 젼과 갑은 것 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데 동유럽 이 웃나라가

모 범 이 되 었을 수도 있다. 즉, 그 와 같은 통제되지 않은 정보가 점접 더 많이

미 디 어 (득히 최고의 신뢰도를 만꺽 하는 텔 레비 젼)릍 통해 전 달되 었고 교육을 통한

정신 적 해방잤의 증 대는 인 식 적 동윈을 촉진시 켜 드 디 어 구지 도층은 모 순의 다양화로

인 하 여 대중조직 을 통한 주민 에 대한 통제 력을 상실 하고 曾았다는 겆 이 다.

IV 
. 민주주의 이 해도

서독인 들은 제2차 세겨1대전 이 후 민 주주의적 의식 전환교육과 더불어 민주적 기 구룰

영식 적으로만 수용할 것이 아니 라 사회 내부로 깊 숙히 자리 잡도록 배웠요며, 분화적

변화와 합께 독일 의 녜적 심 성 (innere Verfassung Deutsch1ands)을 민 주화 하도록

배웠다. 또한 Bonn의 독일 연 방공화국이 광범한 민주적 컨 센서스로서만 지지 릴 것 이

아니 라 어떠한 민주주의로 발전되 어 야 管 겆 인 가라는 것 이 늘 토론의 대상이 었 다.

차기 세 대가 학생운동읕 통하 여 새로운 민 주주의 의 집 을 향상시 키 기 위 해 노 력 懷 던

구서독과 마찬가지 로 1989 넌 가을의 동독역 명 역시 정치 적 후견상태로부 터 자체릅

해 방한 후 평화적 인 방법으로 민 주적 인 역 량을 실 증해 주었 다. 그 러나 동. 서독 어느

곳에 서도 전7 정 당 (」Avantgarde) 이 대중이 갖고 있 는 민 주주의 이 해도를 대 변 하지 는 
'

못 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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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문항으로 된 스 킬-라와 함께 - 그 중 일 부는 국제적으로 응용되 었으며 - 동. 서독

간의 정치 적 찹여의 원최 에 관한 동의 외 정도가 조사되 었 다. 문항은 정치 적 판심 을

대의원을 봉하는 모 맬인 기 초 민주주의 적 민 주주의 사상과 (계몽되 어 실 력 이 있는)

엡리 트를 롱해 (무지 한) 대중을 정치 걱으로 지 배 하는 원칙 의 모 델로 몬합되 었다.

주민 들에게 광법한 고육에의 기회균등이 허용되 어 사회적 평등 사상이 나 보통선 거의

원칙 과 같은 것 이 관철되기 전까지 만 해도 엘리 트 모 넬이 정 치 과정 의 조직 화를 위한

모 법 이 었다. 그 래서 구서독의 기 본법 은 We imar 공화국의 경 험으로 부터 벗 어나

정치 적 이 해판계의 대표임척 을 의무촤하고 있으 며 의회 선 거시 에만 광법한 국민 적 찹여
V

(Volksbeteil igung) 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 다. Gruenen들은 직 접 민 주주의 운동 관접

에서 정 치 적 공동겹정에의 잡 여방해를 처음부터 비 판해 왔다.

동. 서독지 역 에 나타난 반응표본을 일 별 해 보 면 (도해 3 참조) 서로 완전 하게 다른

것은 아니 지 만 그 렇 다고 일 치 하는 겆도 아니 다. 즉 국민 투표의 지 지 도 가 대의 원

원칙 (Delegationsprit1Zip)과 비 슷하게 많은 동의를 받았고 민주적 공동결정의 제한은

자료의 복합성이 나 정보의 결폅 에 근 거할지 라도 가장 심 한 거부반응을 보 였으며

동. 서독간의 커다란 차이접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문항애 나타났다. 구동독지 역 주민

들은 (아마도 그들 자신01 소수집 단이 라고 이 해 하므로) 骨 자주

t% 섣하면서도 정보결핍으로 르 을 많이 주쟝하고 오히 려 틔 旻혔[

/dC르포 읕 선호하고 있다. 그 러나 구서독지 역 독일 인 들은 책임 갑있게 인 격 이 나

외모와는 상관없는 
"

OtIe mall 
- One V0난C 의 원칙을 디욱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 다.

동. 서독지 역으로 분리 하어 커브의 진 행과정으로 산출한 인 자분석과 합께 동. 서독간의

민주주의 이 해도 분석은 동. 서독간에는 일 치 점도 많기 는 하지 만 근본적 인 불일 치 접 이 있 다는

있AA 사실 을 입 증해 주는 것이 다.

구서독의 민주주의 에 대한 인 식 (Demokratievorste1 1 u ng ) 은 지 배 (Fuel1rung), 대의

(Delegation), 참 여 (Partizipation)와 같은 상이 한 3가지 정치 적 공동생촬의 원칙 에

기 인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 자모델 (FaktorenlOOdel l) 은 - 한단게의 다른단계 에

대한 분명한 
.

제한과 함께 - 엘리 트 (계급이 나 신 분) 를 통한 후견, 대리 인 을 통안 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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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변, 민 주적 공동 결정과 같은 맨 주平의 발 전의 전분야를 망라한다. 한가지 민 주주의
t

5

모 델 에 귀 의한자는 다른 모 델을 거부하 며 또 그 반 대연상이 일 어 남으로써 구 서독인의

입 장은 명확하게 개 방적 이 다.

지 배원칙 , 대의 원척 . 기 층민 의 공동 결 정 이 라는 역사적으로 상이 한 3 대 모 넬 이 구서독

에서 묘사되고 있음에 반해. 구동독에서는 지 배와 대의 의 차원이 유일 한 인 자가 되 어

버 려 2가지 모 델 리-에 나타나지 않는다. 즉 지 배와 대의 의 원칙 은 혼합되 어 얘 한다는

겆 이 소 망사항이 었음 이 공공연 하다. 그 러나 기 초 민 주적 공동결정은 동, 서독 정치 문화

의 독자적 인자로서 해당되는 것 이 나 분단독일 의 두부분의 정치 적 집 단이 수 현한다는

증죄·인 데 동독 에서 민 주적 자곁을 요구 앴 던 그 연실 적 실 례 에서도 나타났다.

상이 한 민 주주의 방안은 실 제적으로 정 당소속성 에 대한 분셕 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정치 적 상촹에 따라 상이 한 지 지 를 받고 있다. 이 때 매 설문대상자는 각 인자와 어느

정도 동의 하고 있는지 산출하였다. 엘리 트 를 통한 지 배는 구서독지 역 에서 Gruenen

으로부터 가장 지 속적 인 거부반응을 보 였다. (도표 1 찹조). 양대 국민 정 당에

있 어서는 진부한 민주주의 에 대한 인식 의 지 지 도와 신중성 이 절반정도입 에 반애

FDP 추종자들은 중위적 인 입 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모델로서 0DU/CSU,

SPD, Grt1erlen 지 지 자들은 광벙한 컨 센서스를 즐거9 하고 있으나 ITP 동조자들에 대한

&위상은 매우 산만합을 曾 수 있다.

적용毛 대표모텔과 연격한 차이를 두는 유일한 것으로서는 정당정치 적 겹속성 이 없는

유권자들인 데 이 들은 기존세 력 에 대하여 현저한 회의 적 반응을 노 골화하고 있다.

정치 적 현실 이 이 들의 결속력 약화에 공동책 임 이 있는지 , 정 당에 대한 붙신 때문에

이 권 대의 가 무의미 하다고 봄으로써 거부하고 있는지 에 대 해서는 해 명묀 바 없다.

걸 국 국 민 루표 (PIe111szIt) 나 자체 대표 (Se1bs tve r Lretutlg) 에 대한 요구는 일 자적 으 로

Grueoen 추종자들의 관심 사이 지 기 타 정 당의 진 영 에서는 지 지 도 와 신 중성 이 오히 려

평 영을 유지 하고 있다.

구동독지 역 (도 표 2 참조) 에 있 어서도 민 주주의 모 델은 정치 적 진 영 에 따라 결합되 어

있는 데 엘 리 트 와 대의원읕 통한 지 배원·칙 이 CD0/DSU 주장자들의 이 권과 함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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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 를 받고 있음애 비 해 점차적으로 구동독지 역 의 순수야당이 라고 이 해되고 있는

PDS 및 Buendn i s
'

90 / Gruene와 같은 군소정 당 추종자들에 게는 거의 회의 적으로

탄죄되고 있다. SPD나 ITP 추종자들은 중간에 높 여 있으며 기 초 민 주주의 원칙 에

대한 지 지 도는 그 반대이 다. 즉 CD0/DS0를 비 롯하여 FDP의 추종자 대 다수는 이 와

갑은 형 태의 민주적 공동결정 을 거부하고 있 다. 그 반 대로 먼 주적 공동결정은

시 민운동정 당 및 Pl)S骨 비 롯하여 수많은 정 치 적 무소속 집 단으로부터 강력한 공명읕

일 으 키 고 있다. 동독 Gruene와 SPD 추종자들은 비 슷한 지 지 율과 함께 반응하고

있으나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그 추세상 정치 의 기 초 민 주적 실 연 에 더욱 거부하는

입 장읕 공표라고 있다.

구서독에서 나 구동독애서나 마찬가지 로 보 다 큰 찹 여에의 중압 (Partizipations-

druck) 은 군소야당의 추종자들에게 더 많이 드 러 나고 있는데 이 들 군소정당

추종자들은 전 허 상이 한 민 주주의 에 대한 기 대감 <Demokratieeu」vartung)으로 x-차

있는 동. 서독의 CD0, cstL DSU, FDP, SPD 추종자들보다 창 여 에의 중압이 라는 공통

분모로 인 하여 더욱 쉽사리 규합필 수 있기 때문이 리 라.

V . 동. 서독 비 교

동.. 서독지 역 에서 병 옅적으로 실시 된 3 대 문항읕 통해 결론을 도출해 보 면 공통접

보 다는 차이 접이 디 많음을 曾 수 있다. 이 와 같은 것은 구서독인 이 연 대화 진 전 에

앞섰으며 위 기 대 처능력 (]frisenfertigkeit) 이 더 크 다는 사실 을 명시 적으로 알 려주는

것 이 다. 사회 적 가치 관에 있 어서는 후기 뭍짙 주의 (Postmaterialismus) 에로의 문촤적

변 천 이 구서독에서 훤쎈 발전되 어 있으며 기 관에 대한 관계 에 있 어서는 구동독시 민 의

대 다수에 게 민 주 적 적응의 선 결 요 건 인 신 뢰 가 걸 여되 억 있는데 이 미 서독 에 서는

대체적으로 완료된 상태 이 다. 민 주적 공동 결 정 의 봔점 하에 구서독의 정치 적 대체사고

(Pol i t i ka] ternat ive) 는 장기 간 에 걸친 민 주 적 논 리 체계의 결실 로 서 명확한 윤팍을

드 러 내고 있 는 반면, 구동독 에서는· 민 주주의 에 관한 현 대 적 사고방식 이 아직 도

정치 적 지 배에 관한 전동적으$ 를에 박힌 사2방식 의 믈 (Denkschemata) A 톤합되 d I

경합하고 있는 상 태이 다. 이 와 같은 사고방식 의 흘은 더 많은 기 초 민 주주의 적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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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언에 대한 요구와 대치 되 어 있으며, 이는 특히 지 난 혁 명 의 주체자들이 나 변선한

PDS로부티 제기 되 었다. 따라서 구동독에서는 중간적 지 위나 중재하는 층이 없으므로

주민간의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

독일 통일 로 안정 되 어 있는 거의 완벽한 서독의 민주주의 가 경 제적으로 생 태학적으로

사회복지 적으로 실 패해버린 무력한 사회적 정치실 엄 대상 (동독)과 만나고 있다.

구동독주민은 닉-오자 (underdog) 라는 갑정으로 점 철되 어 있으며 구서독인의 1/3은

구동독시 민 이 상당기 간 2등시 민으로 쳐져 있을 것이 라는 견 해 에 동의 하고 있다.

더우기 구동독의 75&나 되는 사管들이 이 와 같은 문항이 옳다고 보고 있다. 20가지 중

16가지 득성 에 있 어서 구서독인骨이 더욱 훌륭한 독일 인 일 고 평가되고 (Werner

f[arenberg, Mere int un d ve rs c hie
'

derI, in : SpIege l Spezi a l , (1991) 1, s. 12, 16 함조>

구서독인의 91%는 구동독인 들이 서독인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거나 (38%), 최소한

약간은 (53%) 배워 야 한다고 확신 하고 있다. 그 러나 구동독인 자신은 그와 반대로

9h만이 구서독인들로 부터 배울 것 이 많다고 믿 거나, 어느 정도 (55%) 배울 겆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infas, Repraesentat1verhebung im Bundesgebiet, Novemh

1990 참조). 최근에 있 어서 PBS 전 당대회 보고서 에 따르면 PDS/좌파의 연합전선

자체내에서도 극복할 수 없는 문화적 장애 때문에 이질 감, 불신감을 느 고 있다고

한다. (Carl Christian l(aiser, Tiefe 11isse am llande. in : Die Ze it, l」ir. 6

vom 1. Feb, 1991. s. 13 참조). PDS의 Gregor Gys l 당수는 이 와 같은 개 념을

구서독인의 정령군적 거동 (Sesatzer-Al lueren) 이 라고 표 연 하고 있다. 인 티뷰에 응한
T

한 여 인 은 
"

너희들은 아직 도 많이 배우지 않으면 안돼"라는 끊임 없는 서독인의 맡이

지 긋지 긋하다고 털 어놓았다.

오늘낱 동. 서독을 갈라놓으며 쟁 배한 위 기 감이 감돝게 하고 있는 커다란 사고방식 의

차이 로 인 하여 민주적 공동생촬이 위 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은 재론의 여지 가 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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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론 조 사 대상자 )

o 겅제계, 정치계, 앵정게에 걸친 송 (500멍의 정상급 지도자 대상

- 구서독지역 r 500멍

- 구동독지익 : 100청

O 겅제계

- 구서독 기업주 127멍 ( 종업원 1 , 000멍 이상)

" 25멍 (종업원 5-20, W)0멍 이샹)

"

25명 (종업원 20, 000멍 이상)

- 구동독 기업주 66멍 (종업웜 l , 000명 이하 및

"

1 , 000명 이상 갹갹 반반)

O 정치계

- 구서독 14엉 (주지사 및 장관)

51엉 ( 차관)

10멍 (주의회 의쟝 필 부의장>

%엉 (원내교섭 단체장)

17멍 t원L-11분괴.위원장)

- 구동독 3엉 < 쟝관)

7영 (차관)

4엉 (주의회의장)

6엉 (원내교섭 단체장>

O 행정계

- 구서독 3S엉 (언방기관쟝)

3S엉 (주립기관쟝)

30엉 ( 언방 부서 국장)

3엉 (주정부 부서 국쟝)

- 구동독 2명 (주립기관장)'

. 14명 (주정부 부서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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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 조사 결과 >

구동독지억 겅제 기적 발현 가능성 .

질문 2 향후 3넌 만에 구동독지역에 겅제 기적이 일어냘 것으로 보십니까

(%) ll........,.,..,

l l 구서독지억 1 구동독지엌 1구서독지억1 구동독지억 1

구동독지억 겅제의 대서독 예속성

질문 z 수 많은 사람들이 구동독지억은 장기간에 걸쳐 구서독지억의 부속

공쟝, 즉 경 엉은 구서독지역으로부터 조종되고 구동독지역에서는

지 생산만 하게 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걱정이

옳다고 보십니까

(%)
野 토w근 란 

隆 m

w 쓰

) l ] · 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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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 지억의 기合과 인프라스트럭처 게선 가-b·성
w

길문7 혈넌만 지나떤 -7-동독지억에서·는 구서독보다 드<수한 기술과 인프라-

스2럭쳐가 조 성엎 것이리-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옴다고

보십니까

(%)

구동독지역 근로자의 근로의욕

질문 2 구동-%지역 -C,로 를 구서- 지 억 근로자와 비교할 때 ·능력발위태세나

근-F의욕이 우 td치고 있다고 보)d니끼·

(X)
고

l h - 平兮 l
l 구동독지억 근로자들의 1직접 경험이 있던 사립'들에 대한 질문 l
l 근무의욕7 l--.---l-----l
l l 1991 낸 1월 ·증 l 1991넌 1 1월 중 l

- ---L- --l----l

l 刺· 封 l ‥ l ‥ l
p/<뒤 

欄

l-- --L-----l

l - - 히 줄어 들었다 l 34 l 20 l
-- - · - 

-

-- - - -------l

[그-
a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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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지익 투자여건

질문 2 구동독지역의 투자여건이 유러하다고 보십니까

(X)
羅

l [ 見兮 1
l

신탁청에 대한 펑가

질문 2 신탁청은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관점하에 난제를 우선적으로 처리.걸정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구동독지역 직장조성대책에- 관한 핑가

질문 : 구동독지억에는 직장조성대책이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직쟝조성

대책이 과연 노동시장정섈적으로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건전한 발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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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지역에 대한 서독 마르쿄의 도h]에 관한 평가
習 管 

團

團 

권 

團 野 w w 錮 w

질문 2 1991넌 7윌 1일자 경제-盲-힘' 및 r]H폐통합은 바론 핀·단이%.다고

보십니까7

(%)
w

霧 團 

고

a 管 

團

l 1 ‥ i 判‥1 l

경기 전앙

실문 : 다가 올 6 개필 이내에 독일의 경기가 호z·j될 것으1 보입니까

약화틸 것으로 보 입니끼·

(%)
m w

蟲

管 蟲

[ l ‥-]-뉘姉 ]

l l - . 1 兮 .兮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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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독일정부에 대안 신뢰도

질문 2 헌 득일정부가 강럭한 성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악세정부이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까

(%)

l l 巷 姉 胡 [ 科 1

구동독지억 겅기부앙 재절조달에 관한 평가

질문 2 구동독지억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에는 먁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정조달이 건전하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재정조탈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엄도가 크 다고 보십니까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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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지 역 겅기 최약 시점
미 團 團 고

질문 1 신언방주 겅제개펀에 띠-르는 경기 최악 시점은 이미 지나갔다고

보십 니까 아니면 7으로 다가 울 것으로 보A]니까

(X)

경제발전에 관한 구동독주민들의 관점
野

團

·질문 : 향후 6개월간의 독일겅제 빌'건상태가 호전되리라고 보/J니끼·

약화되리라고 보십니까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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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지억 주민의 정서에 관한 잘못唱 판단

질문 : 앞으로 12 월간에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넌 걱정平성01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구동독지억주민의 헌재의 정서가 낙관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언 비관적이고 패배감에 꽉 차 있다고 보 십니가

(X)

l l 兮 平 l 兮 牛 平 1
l i 자싣의 정서에 관한 해 l 타인의 정서에 관한 견해 l

l 얼어 l 58 l ‥ l

구동독주민의 통독 만족도

질문 t 독일 동일이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 걱정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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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독주민의 몽독안족도

(%)

구서독지억주민의 롱독과정에 대한 -3·지
野 霧

團

찔문 : 통독과정에 관하여 구서독지억주민 무 사람이 다음과 曾이 환담하고

있다고 칩시다. 어느 사람의 생2-1에 동조하십니까

주먼 1 t
"

우리 독일인들은 지금까지 달성해 논 통독과정에 관하여

긍지를 가질만하다.

촤폐통압도 성공척이었고 신언방주를 위해 갹종 지원대책이 수행

되고 있으며 모.든 것이 밸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지 않은가1"

주민 2 2
"

구동독지역에서 발셍뒨 문제들에 u ]추어 볼 때 긍지를 느길만한

일이 못된다고 생긱'한다. 실패된 것도 많고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창한 성과라고 먈할 수는 없다."

-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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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지억의 기능발후]현황

질문 : 어느 분야가 문제점이 없이 훌튱한 기능을 발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l l 兄층 l 계 l
l 분야

l l 독 l 동독 1구 독 l 동독 l

구동독지역의 문제점

질문 2 구동독지억 재건에 따르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G

[ l 韓 胡 ]
문제헙

l l 구서독지억 l 구동독지억 l

1聖 雲…… l ‥ l ‥ l

l 자리 부족, 동 장 문제 l 11 l 13 l

l 구찬재, 완 문제 l 10 3 l

l 과 산, 구체제 언루관계 l 4 l 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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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지억의 먼주주의와 시장겅제의 왹·립울 위한 홍보활동
뷰 고

질-t : 구동독지억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립울 위한 홍보활동의 빌요셩에

대하여서는 싼반이 엇갈려 있습니다. 구동독주인들 게 민주주의외. 시장

겅제의 제뭔칙을 숙지시키기 기하여 총보팔동이 매우 긴요하다고 보는

사람듣이 있는가 하면 사회주의적 계획겅제의 붕괴와 c-]불어 33주주의와

시장겅제의 우편성이 1색입하에 증1경되%.으묘로 흥보찰동이 펄요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홍보할동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구동독지억의 민주주의와 시장겅제의 팍립을 위안 흥보찰동의 딤w당자
w 團 團 .

w 野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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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대동구 진출방향 설정에 관한 판단

질문 : 동구권의 번화는 독일의 정치와 경제에 관한 전처]적 조 건에 영향을

끼칩니다. 중. 장기적으로 볼 때 독일은 천서구정책을 걍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가 대동구권진출에 진력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서방측과의 분쟁가능성 타친

질문 2 유럽에는 대동구 개방에 관한 방법과 동구권71의 신속한 겅제교류를 둘러

싸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러한 문제접을 둘러 싸고 독일과 기타 서구

제국과 분졍이 얼어 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 .... [ ... ..

l l 50세 이하 l 50세 이샹 l

l 가능·B 않다 l 66 65 l 6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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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래의 겅제발건 가능성 진탄
野

w

질문 r 장기적으로 各 앞으로 동구권과 서-7권 중 어노 지억이 경 제 발전의

가능성이 크 다고 셍-갹하섭니까

( 7.)

동구권의 생산공쟝 설립에의 적합성
團 댜



동구권 제국가의 겅제발전 가능성

질문 2 동구권 제국가중 어느 나라가 가장 신속하게 겅제발전을 이룩할 겻으로

보십니까

(X)

직업수행상 동구권과의 접촉겅험

(t)

[ [ 兮 1 兮 1



束 獨 의 滅 亡 原 因
蟲 團 野 디

l .. .. .. .. . . . .. . . . l

, 
.

A,., , ,.., ..,,., ,

l ..... ,..,, ,.. ,,,-., , ,., . , , .rn,., , l
l , , , ,, . , ,. ,, , ,.f,, . Vrn,. , ,,,,, .,.,., , ,. , , l
l ,, , ,., , , , , . .. ,..,.,,,, ,, u h, ,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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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科 列·浴 4 7q抑 l

J(] h

이 와 같은 대 대적 인 전환은 1 344 년 }(arl Pol an y i 가 지 은 
"

The Gre.at Transfor-

ma t l on
"

이 라는 유명한 저서 에서 인 상깊 게 기 술한 겆보다 디욱 심 각하고 많은

갈등을 내포한채 진 행될지 도 모 른다 . Pol an y i 는 국가적 차원에서 스스로-

통제되는 자본주의 적 시 장이 전세계적 체제로 확산 . 이 행되 어 가는 제과정과

형 태를 연구하였다 . 이 런 연구결과는 1 3세기 유럽문명 이 종맣을 고 하고 ,

전통적 인 유럽사회의 구조가 파괴되고 , 나아가 최종적으로 인 간의 노 동력과

환경 이 파괴 될 수도 있다는 진 단이 자 예 언 이 었다 .

o 그 후 45 년 이 지 나 동독 , 불가리 아 , 루마니 아 , 체코슬로바키 아 , 폴란드 ,

헝 가리 의 권위주의 적 정권이 무 L-1지 거나 심 각한 변 혁 이 시 작되 기 바로 이 전 에

Luc i an Pye 는 세계 경 제의 급 격한 국제화라는 또 다른 괌접을 제기 하고 있는데

Pol an y i 는 F e가 지 적한 바를 못보았거나 볼 수 없 었 던 겆 같다 . 각 부분의

활동이 자체적으로 조 정되 어가는 시 장메카니 즘은 각 국가간 또는 경 제적 개 볕

주체간의 활동을 활성촤시 켜 주었으며 , 기 술적 . 정 보 적 역신을 가능케 했다 .

이 와 같은 현상을 통해 비 단 서구사회의 문촤적 동질 성 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 라

권위 주의 적 정권으로 하여금 그 경 제와 사최를 개방할 것과 정치 체제 에 있 어서의

통치 의 위 상을 재정 립 하고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긍정 적 , 발전적 인

효과도 꽈급시 켰다 . 만일 권위주의 적 정권의 지 도층 엘리 툐들 이 경 제적 . 정치 적

현 대촤에의 역사발전 원척 을 거부앴 었 거나 
"

뒤늦게 대응" 했 었 디라면 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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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 상 공공연한 압제수단으로써는 y파구가 마련될 수 없 었을 것 이 므 모 권위

주의 적 통치 구조의 철저한 권한뱍달과 ·W-괴 라는 결과와 더분 어 시·7 
"

처 벌 
"

을

Y 면할 수 없 었을 겆이 다 . 만잎 그 들 이 자유촤에의 시 도骨 허용하였 거나+

섭 저 어 스 스 로 자유화라는 시 도 를 발의 懷 었 1거라면 이 는 다름아닌 권3 주의 적

치 의 종t칼이 시 작됨 을 뜻하는 것 이 었 다 ,

O 권위 주의 적 정-권의 붕괴 라는 연세 연 상을 사실 상의 새 y 운 
"

대 대 적 변 영 
"

과정
4

이 라고 파악해 보자면 1 9 4/5 넌 읕 21 시 작이 라고 볼 수 있 다 , 1 974 년과 1 375 년

중에 포 프 투 갇 , 도'L리 스 , 스 페 인 에 서 독재봉치 가 종식 을 고 蠻 다 ( Pl' i dham 1 384 ,

O 
'

Donn e l l/Schmi tter/Wh i tehead 1 9 8 6 , araus I S32 , Merke l 1 3 92 등 침'조 ) ,

그 리 고 이 와 같은 독재통치의 종식 은 자본시 장과 샹품시 장의 국제촤에도

불구하고 졍 권교체릍 위한 촉매 제 ( EC 가입 희 1강 )이 자 그 이 후에 뒤 따른 민 주촤

과정 을 공고촤시 키 는 파급%v(-趾 불 러 일 으 꼈다 . 82년 대 전 반기 님'아메 리 카에 ·서

제 2차 빈 주촤 선풍이 일 어났다 . 군부 에 의한 권위 주의 적 정권은 무 너지 고

( 아르엔 티 나 ) 빈 주화 시 도 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 거 나 심 지 어 민 주촤를 소스로

시 도 하지 앞을 수 似었다 , U. 와 같은 사 례는 에午아도르 ( l s7 8/9 ) , 페루 ,

아르 唱 티 Lr 
, 且 라질 . 우르과이 ,

-趾리 비 아에 서 일 어 났으 며 , 비 록 시 간적으로

뒤 늦게 나1가 칠 레 에 서도 일 어났다 ( Nohl e n 1 9 8 6 , 0 
'

Donoe1 1/Schmi t t er 기WIli tehead

l Ss 6 등 챰조 ) , 이와 같은 정 권들욘 6 8년 대 니· 7 a 년 대 초 기 까지 만 해도 좌익

세 력으로부 티 조국을 구제한다는 명 분하에 
"

국가적 안보" 유지 및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적 · 자본주의 적 현 대촤를 위 한 권위 주의 적 정 치 체 제 유지 라는

독트린읕 통해 서만 안정을 유지 힐' 수 있 었다 . C그 러나 8 E년 대 초부터 이 와 같은

정 -권들은 (브라질 과 칠 레의 경 우 부분적 제외 ) 바로 경 제적 현 대화라는 4표의

실 현 에서 실 패 했음이 분명 해 凍다 ,

o
"

지 역적 도 미 노 효과" 에 따라 8 6년 대 말에 동유 럽 에 서 제 3차의 거 대한 민 주촤

선풍이 일 어 났다(von Beyme 1 392 )., 경 제와 사최의 심 층적 변화는 한편으로는

정치 제도에 있 어 서의 정권의 변촤를 예고하는 신 호 였으며 (헝 가리 ) , 민 주촤

과정의 곁과로서 비로소 일 어났거나 일 어나고 있는 중입 을 알 려주는 것 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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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독 , 체코슬로바키 아 ) . 그 반대로 불가리 아 , 루마니 아 , 소 련의 변화는

그 전 앵과정 이 나 결과에 있 어서 이 렇다할 민주촤 과정 이 나 심 지 어 자본주의 적

변 형과정을 거론하기 에는 미 흡한 , 불안하고 우발적 이 면 서 미 해 결 인 상태 이 다 .

o 이와 같은 정치 와 경 제의 
"

대 대적 변 형 
"

은 동독의 경우 , 민주촤운동이 시 작되고

SED 정권이 지 리 멸 렬 하게 붕괴 하자 그 속도가 급속해지 기 시 작했는데 이 와 같은
{

급속한 속도를 엽두에 둘때 Pol an y i의 예 언의 배 경과 일 치 하며 , Luc i an Pye 가

제기 하는 현 대촤 이 론의 논점으로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설명 이 가능하다 .

왜냐하면 비 록 동독경 제가 CONlECON 내 에서는 가장 우수하다고 입 증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졍권변화는 그 어느곳보다도 가장 신 속하게 진 행되 었으며 ,

민주화운동은 가장 짧은 기 간내 에 단호하게 친 자본주의 적 운동 , 나아가 서독과의

"

재통일 
"

운동으로 변촤되 었다 . 이 미 1 33E 년초의 
" 

자유선 거 
"

실 시 이 후 동독
a

주민 의 대 다수가 서독석 자본주의 모 델과 민주주의 체제의 즉각적 인 수용을

지 지 하고 있음이 분명 해械다 . 따라서 등독내 에서 생성중인 민 주촤와 경 제형 태의

변촤는 동유럽 에서 생성 일 로 에 있 던 그 어느 다른국가의 정권변촤보다 월씬 빠른

시 점 에 일 어났던 것 이 다 .

l , 어 荊聘 刊 5아 利

o
"

평화혁명 
"

이 라고 표 현'되는 정권교체의 득수성 에 관하 여 단순한 서술을

넘 어 어 멓게 체계적으로 , 이 론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까 이 를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연구방향이 제시 될 수 있을 것 이 다 .

' 

l . 경 헙 적 혁 명 연구

2 . 동독연구

3 . 근 대촤 이 론

4 . 민 주촤 연구 및 
"

변촤"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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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경헙적 혁 영 연구

o 겅치 가나 여론에서 언급하듯 동독의 정 권고체를 과언 
"

( 평촤 > 혁 명 
"

이 라고 말할 수 있)T는가 7 만일 동독의 정권교체가 진 정 한 평촤혁 명

이 라고 맣할 수 있다면 변혁과정의 분석 있 어서 이 론적 곁른이

도출될 수 있 據는가7

o 역 명 이 라는 현상을 미 국의 사최심 리 학적 혁 명 연구에 근 거 하 여 단순한 집 단

권력의 붕괴로 볼 것 인 가 7 또는 제 3세계의 혁 명 에 관한 연구처 럽 엘리 툐들이

선도하는 측면을 불가피한 것으로서 강조할 것 인 가 7( l(rutllWi e de 1 995 : 874면 )

혁 명 이 란 사최 적 변혁과 정치 적 변 혁의 특수형 태라고 정의 할 수 있다 .

즉 혁명 이 란 정치 현상과 사회 현상의 급 격 하고 심 층적 인 변촤룔 뜻한다 .

국가 통치 자로서의 위치 로부더 언 제 나 칠 저 하게 배제되 었 던 사최의 제집 단에게

일 방적 인 통치 소유권의 재분배를 통해 통치 자로서의 위치 에 진 입 할 수 있는

새로운 효율적 규정 이 제시 된 다면 혁 명 이 라고 거론될 수 있다 ( Ri t tber er

1 373 : 4 ]/2 ) . 그 것지 만 Ri ttber ger 자신 도 통치 권의 재분배 에 관하여

"

일 방적 인 
"

측면을 주장하면 서 혁 명 에 관한 정의의 폭을 제한하고 있 다 ,

만일 민 주주의를 규정 하는 불가피 한 요소로서 자유민 주주의 적 이 론에 관한

최소합의 접 이 있 다면 그 것은 곧 다음과 같은 것 이 다 . 즉 정 치 적 찹여와

정치 적 통치 기 능에의 진 입 은 공식 적으로 모든 시 빈 들에 게 동등한 방법으로

개 방되 어 있지 않으면 안연 다 . Robert Dah l 은 이 와 같은 민 주주의의

필 수적 인 차원을 
"

i nc l u s i v en e 開
"

( Dahl 1 37 1 : 7 ) 라고 표현 하고 있다 ,

O Iti t tbel Ter 의 추상걱 개 념 정의 이 외 에 다음과 같은 4가지 기 본요소를

고 려한다면 동독의 변 혁은 대체 적으로 평 촤혁 명 , 민 주혁 명 , 나아'가

"

뒤늦온" 혁명 (Habemlas)이 라고 일 컬을 수 있 다 .

- 새로운 국가의 통치 자로서 진 출은 일 방적으로 새롭게 결정되는 것 이

아니 라 , 그 반대로 보 편적 인 공개성 을 통해 보장되는 겻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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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혁은 비 단 정치 제도와 관련틘 것만이 아니 고 경 제적 차원과 사최 적

차윈과도 관게되는 겆 이 다 .

- 비 폭력 적 변혁 이 라 할지 라도 혁 명 이 라고 일 컬 어져 야 한다 .

- 혁 명을 항상 미 래의 사최 발전을 위한 혁신 적 원칙 만을 실 현 하는 겆으로서

볼 겆 이 아니 라 , 혁 명은 뒤늦게 실 현되는 성 격 ( Habermas 1 893 참조 )을

갖고 있는 겆으로서도 보 아아 한다 .

o 이 와 같은 4가지 요소 는 동독에서 정권교체가 전 행되 던 중 그 리 고 정 권

고 체의 결과에서 명 백 하게 나타나고 있다 . 정치 제도에 있 어 서 통치 자로서의

위치 에 대한 새로운 진 입 은 1 338 년 3월 에 실 시 묀 최 초 의 자유 , 평 등 , 비 밀

선 거와 디불어 자유민 주적 다원주의 방식 에 의한 가장 보 편 적 인 원칙 에 따라

결 정되 었으며 , SSD 라는 국가정 당의 단독대표권을 위 시 한 독점 적 권한 ,

권위 주의 적 영도적 권한은 박曾되 었다 .

o 이 에 병 행하 여 시 장경 제체제의 자유주의 적 원칙 에 다라 경 제분야에 있 어 서의

권력 배분 , 영향력 배분 , 자원 배분 역시 새롭게 규정되 었 다 . 이 와 같은

것들은 기 초생산 및 분배규법을 대체하였다 . 기 존의 규 범 에서는 이 론적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 적 관리 라는 사최주의 적 원칙 이 명시되 어 있는 겆 이 기 는

하였으나 , 실 제 적으로는 국가관료적 기 판을 통해 시 장경 제 에서 생산수단과

자원 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사유재산제도보다 쇤씬 불평등하게 모든 기 능이

수 앵되고 있 었다 . 여 하간 동독의 경제관게의 변혁과 이 와 더불 어 일 어난

사회의 제관계의 변 혁은 철저한 근본적 변화를 뜻하는 겆 인 데 , 이 와 같은

. 변 혁은 이 미 정치 분야에 있 어서 일 어났던 것 이 다 . 만일 동독의 
"

뒤늦은

혁 명 
"

이 
"

혁신 적 아이 디 어와 미 래지 향적 이 이 디 어 가 거의 전 적으로 결 역 
"

되 어 있는 ( Habermas 1 3 38 : 1 8 1면 ) 득징을 가졌다 할지 라도 
"

사최 주의 
"

라는

겆 이 어느정도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사회 형 태 입 을 입 증하는 겆 이 었으므로

혁 명 이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이 유는 정치 , 경 제 , 사최 전 반에 걸 쳐

엘리 트의 위치 와 자원의 배분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결 정되 었기 때문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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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 험 주의 적 혁 명 연구는 혁 명 적 변 혁 을 싯 받침 해주는 정 치 , 경 제 , 사최 ,

사최 심 리 분 야에 걸천 원 인 을 연2규하는 것 이 기 는 하다 . 그 러 나 경 엽주의 적

역 명 연 구는 혁 명 후의 발전 에 편· 하 여 서는 거 의 논거를 제시 하지 못하고 -진위

주·익 적 정권이 민 주적 정 치 제도로 번 하는 여 명 적 변 역 이 라는 ·특수힌. 경 우 에

대하 여 서도 별로 언급이 없 다 . 즉 역 명 후의 민 주촤 과정 과 같은 것은 겅 헙

주의 적 인 식 의 관심 사항이 아니 다 , 이 와 같은 근 거로 볼때 경 %'d 주의 적 역 명

연구와 Ri t tber el·의 개 념 정 의 는 전 반적 으 로 동독의 정 치 적 변 혁 에 대한

하니-의 접 근 방법으로서 파악필 수 있 다 . 그 렇지 만 이 는 동독 에 서의 정 권

교 체 를 연 7- 하고 체계 적으로 파약하기 위 한 이 론 , 방 안 , 5형 으 로서는

불충분하다 .

2 , 동독 연구

O 만 일 서독의 동독연구로부터 SED 정 권붕괴 를 설 명 하기 위한 이 론적 방 을

모 색한다먼 기 대할 겆 이 별$ 없 다 . 헌존 사최주의 체제 하의 권s위 주의 적

정 권의 민 주촤 과정을 분석 하기 위한 체계 적 인 접 근 방h]을 모 섹한다는 것도

실 괘를 면치 %-할 겆 이 다 , I S 8 8년 과 1 9 8 9년 까지 만 헤도 Gel나 Foach im

G I a e s s n er를 중심 으로 하는 공동저자들은 동독의 정치 , 문촤 , 사최 에 관한

2가지 첵을 발간한 바 있는데 , 이 잭들은 일 반적으로 비 록 동독체 제 가

검함平성 이 기 는 하나 그 래도 안정 퇸 
"

제 2" 의 독일 공촤국이 라는 인 상을

암시 하였 다 ( O l a e 訪0 er 1 38 8 : 3 8 3면 ) , G I a e s s n e r는 구동독 정 구} 이 붕괴되 기

바로 1년 전 에 
'

호네 커 시 대의 兮독 
'

( Di e DDR i n der Ara Hon [l ec ker ) 라는

색의 서두에 다읍과 같이 거 술하고 있 다 ,

"

동독은 1 5년 간 에 걸친 호 네 커

시 데를 통해 국제 적 비 중을 높 였 고 q 져 . t정 은 획 득 했다" ( e, I R e s s n e r 1 9 8 8 :

1 1면 ) , 그 리 고 G Iaes訂1er는 
"

동독의 제위 기 의 원인 오1- 책 임 
"

에 관한

억 명 이 -휴의 분석 에서조차 동독의 일 간지 와 주간지 릍 비 롯하 어 당시 까지

국가를 징-악하고 있 던 SE0와 그 제 %P-정 g의 공식 성 명 분석 이 라는 운고학적

이 론'의 전 통을 강하게 고 집 하고 있 었 다 , 이 와 같은 현 상은 비 단 GI a e s s n er가

일 한 경우만은 아니 다 . 그 반 대로 동독 연구에 서 일 반적 으로 범 해 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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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다 . 동독연구는 사회 과학적 현지 연구가 불가능했으므로 손쉽 게 구할 수

있는 공식 문서 나 협 약따위의 분석 에 만 만족할때가 많았다 , 따라서 동독

연구가 우선 동독의 경 제 , 사최 , 정치 제도의 안정 성 을 강조했고 주민들간의

정권에 대한 수용태세가 변촤되고 있읍을 간과하였 다는 겆은 숨길 수 없다 .

"

이 와 같은 체제 내 재적 이 며 무비 판적 인 연구방법 
"

( S l e e k 1 392 : 1 3면 )은

주민들읕 객체로서 만 인 석 했지 정권교체를 위한 가능성 있는 주체로서 볼 수

없 었다 . 왕왕 동독 연구는 반공주의 적 방향임 을 강조하면 서도 이 데올로기 에

충만되 어 있 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통치 조 직 의 불안정 성 같은 겆을 정확하게

연구하 려 하지 않았다 . 이 경우에도 레닌주의 에 얍 갹한 공산주의 혁 명수출

이 라는 팽창욕과 침 투욕에 대한 의 례적 인 경고정도가 대부분이 었 다 . 그 러나

Chri s t i an Feter Lutz 가 주장한 이 래 진 지 하게 통하고 있 던 
"

체 제 내 재적

방법론" 마저도 가치 판단의 유보(Werturtei l s fre i he i t )와 미 래진 단에 대한

조·심 성 ( Fro no s t i sc he Enthal t s am kei t ) 때문에 현존사최주의의 진 전과정 에

관한 현실 적 인 판단 가능성을 축소시 켜 버 렸다 .

o 단 몇 명의 예외중의 한사람이 Di e trich Stari tz 이 다 , St ar i tz 는 1 388 년 ,

호 네 커 시 대 에 괌한 앞의 공동저서 에 서 동독의 구조적 현 대화 문제를

진 단한 바 있는데 펄은세 대 에게 두드 러지 게 나타나고 있는 가치 관의

변촤를 조 명 해보면 서 재 래식 종속관게 에 기 초한 사최 적 통합방법 에 의한

사최통합의 제도가 느 츤해지고 있음읕 암시 하였다 ( Stari t2 1 3 88 : 238 면

함조 ) . 그는 이 와 같은 주장을 최근에 발표묀 논문 에 서 다시 한번 다루고

있다( Stari tz 1 332 ) . Stari tz 는 과거릍 최상하면 서 4 8년 간 이 나 동독

체제를 존속시 켜온 다음과 같은 주요요인을 다시 한번 제시 해 보고자

시 도 하고 있 다 . 즉 ( l ) 정치 적 권 력수단과 물질 적 자원에 관한 사용권의

독접 , ( 2 ) 보잘것 없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앴지 만 대다수 동독인들의

사최복지 적 협 약( Soz i a 1 v er tra g : St r i tz 1 332 : 23 면 )을 비 롯하 여 현존

사회 주의 상태 에 대해 부분적 인 동의 내지 찹 여 . ( 9 ) 사회 심 리 적으로 볼때

잘 훈련되 어 순응하는 경향(전게서 1 3면 ) , ( 4 ) 반체제 인사의 에 방조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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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 ( 5 > 동독이 라는 독자적 국가성 에 대한 소 련과 사회 주의 진 영의 보장

등이 다 . 그 러나 동독을 떠받들어 주고 있 던 이 와 같은 기 둥들이 무 너지 거나

썩 어들 어감으로 권위 주의 적 정권은 궁지 에 몰리 게 되 었으며 정권 엘리 트 에

의한 위 기 극복 능력은 급속하게 제한될 수 밖에 없 었 다 , St ar i tz 에 따르면

"

( 저자를 비 롯하여 ) 거의 대부분 동독연구자들이 동독을 판측합에 있 어서

당과 국가의 탄력성을 너무 과 대 평 가하는 경향이 있 었 다" 는 것 이 다 ( 전 게 서 ) ,

비 록 stari tz 가 장기 적 인 체제위 기 원 인 ( 체 제의 근 대촤 능력 및 새로운 것읕

배움읕 통해 받아들이 는 능 력 결 여 )과 단기 적 인 체제위 기 원인 ( 헝 가리 국 경

개방 )을 구별 하고 있기 는 하지 만 , 또 한 현존사최 주의 체제의 궁극적 실 패 에

관한 외교겅 첵상의 근 거와 문화사회학적 근 거를 제시 하고 접은세 대 에 의한

"

사최 복지 걱 협 약' 의 해 약 이 유 에 판한 신 뢰할만한 사최화 이 론에 따른

근 거를 제시 하고는 있지 만 , 그 의 분석 에는 아직 도 체 계 적 연구의 플이

결 여되 어 있다 . 또한 St a r i tz 는 
"

서구식 
"

권위 주의 체제 에 관한 민 주촤

연 구 및 변화언구에 따르는 이 론 , 개 념 , 곁과를 고 려 하지 않고 있 다 .

아무튼 지 금 까지의 동독연구는 제공된 졍 보 를 설 명함을 넘 어 서서 동독의

정 2전교체를 설명 하는 겆을 소흘히 해 버 蠻 다 , 즉 동독연구의 기 존 접근방법

때문에 그 와 같F 설명 이 도 저히 불가능 하였 다 .

3 , 근 대화 이론

O 6 8년 대 근 대촤 이론의 석학중의 한명 인 Luc i an W . Pye 자신 도 ( fye 1 366

참조 ) 동유럽의 권위주의 적 사최주의 정권의 붕괴 및 
"

강요퇸 
"

개 역속에 서

근 대촤 이 론 ( Pye 1 533 : 7 ff )의 헥 심 적 인 가설의 정 당성 을 뒤 늦게 찾고

있을 뿐이 다 . 그는 이 에 대 헤 다음과 갑은 주장을 전 개하고 있 다 .

즉 경 제성 장 , 학문과 기 合의 가속적 전 파 , 교 육분아의 착충 , 국가간의

국 경 을 초월하는 다양한 커뮤니 케 이 선 체제와 같은 것 이 동유럽 권우1주의 
.

체 제의 정 통성 이 침 해 당하도록 기 여 懷음은 의문의 어지 가 31다는 것 이 다 .

무엇보다도 텔레비 젼 , 인 공위 성 , 마이 크 로 칩 쇼의 분촤적 발전을 외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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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었기 에 동독정권의 통치 는 점 접 더 어 려워지 고 있 었 다 ,

"

매 일 저 녁

동독인들의 거실 에 찾아오는 서독 TV라는 형 태의 계급의 적 
"

( v on B액·rne

1 338 : 1 73 면 ) 때분에 서독 소비 분촤의 가치 관과 생산품은 단 하루도

빠깁 없 이 체헙되 면 서 동독인들의 욕구속에 뿌리 깊 게 박혀 버 림 으로 써 동독

이 라는 자체체제로는 온갖 이 상적 인 진보적 , 발전 적 이 데올로기 에도

불구하고 이 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 킬 능력 이 없 었 다 . 이 와 같이 동독으로

유입 핀 자본주의 적 근 대촤의 우월성은 물질 적 발전을 의무로 삼던 현존

사최주의 체 제의 이 데올로기 와 득히 평준촤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 를 충족

시 키지 못하는 체제의 정 통성은 접점 첨 해당할 수 밖에 없 었다 . 이 러한

정통성 문제는 사최의 하부구조가 고르게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심 각해項다 . 비 단 고 육제드는 점 점 더 많은 사랑들이 훌륭한 직 업 훈련교육을

받고 배출되도록 하였지 만 경 제의 하부체 제는 이 와 같이 울륭한 직 업훈련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 게 적정한 적 강에서 일 거 러 와 승진 가능성을 제공할 수
4

없었다 . 이 에 딧붙여 물질 적 이 거나 비 물질 적 인 재촤와 기 최 에 대한 정치 적

독접화는 국가의 권위 에 따라 개 인의 적 능그룹이 나 능력그룹간에 엄 청 난

소득 격차 (Wi e l o hs/Schul z 1 332 : 23 면 )를 초 래하였다 , 이 와 같이 경 제적으로 ,

정치 적으로 차단된 직 업 승진 기 최의 자기 계발 기 최는 - 2병 의 동독 사회학자의

주장에 따르자면 - 바로 훌륭한 직 업훈련교육을 받은 주민그骨으로 학 여금

불만이 커지 도록 하였다 
'

.

o 그 렇지 만 동 · 서독이 라는 한민 족이 갖고 있던 2개의 상이 한 사최 처1제가

동 일 한 상태로 근 대화가 진 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을 근 대촤 이 론으로만

설 명할 수 없다 . 왜냐하면 동구권 국가들을 비 교함에 있 어서 유일 무이 한

형 태 인 동독의 정권고체과정은 논란의 여지 가 없올 정 도로 참고가 되는

모 범적 사최 (Referen e s e (1schaft)로서 서독이 존재하고 있 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 동독주민들이 서독이 라는 이 웃나라의 사회 가 갖고 있 던 자유의

영 역과 소 비 의 기 준 에 점 점 더 자신 의 목표를 맞추게 되 었다는 사실 은 SED

정권에게는 부단한 도 전 이 었다 . 그 러나 동독정권은 그들이 당면 했 던 이 와

같은 2가지 도전 에 단 하루도 승리 하지 못하고 패 배하 여 버 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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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1 러 나 필 자처 럼 근 대 촤 이 론을 단순 히 민 주촤 과정 읕 위 매 필 수불가결한

경 제 적부분을 설 명 하는 이 谷만이 아니 라고 해·셕한다 합지 라도 , 2 대촤

이 론X 사최 발전 에 대한 결 정 론적 해 석 과 배치 되 능 7조적 . 기 능적 펀 견 에

사로잡히 지 21을 수 21 다 , 더구0 3 대 > T-C 경 제 발전 이 리·는 1선수뇬

민 주최. 과정 에 미 치 는 파3i과에 있 어 서 기 능적 으 로 보 면 이 중적 이 다 ,

경 제와 사최 의 근 대촤가 성 공히·게 %] 더 라도 ( 스 페 인 처 럼 ) 권위주의

-A) 권의 불인·정 역시 초 례필 수 있으며 , 경 제 적 실 패 는 ( 아르 엔 티 나처 럽 )

CI 빈-대 현상을 t 래할 수도 있 다 , 이 와 같은 판접 하에서는 닙'아메리 카에

핀·한 Di e ter Nohl e 11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 일 반적 으로 동용필 수 있다 ,

"

따라서 
'

경 제 말전 
'

이 라는 변수는 그 극 단적 븍징 상 동일 한 곁론 ,

% 권위주의 통치 의 불안정 울 -R-발할 수 있 다" ( Nohl e n 1 986 : 1 3 ) ,

권위 주의 정 권 이 민 주화되는 과 겅 에 관한 전근 대 척 해 석 방t-d 의 제 한성 을

피 하기 위 하 여 서는 형 태론적 고 려 및 정치 적 변수를 이 용한 근 대촤 이 론적

가정 을 보완하거 나 가능하다면 수 겅 하지 M-으면 안퇸 다 . 이 와 같은 곁합을

극복하 러 면 무엇보다도 행 동주체와 판련되 거나 7직 과 관 련된 민 주촤의

받상이 라는 가설 이 가장 적합한겆 같은 데 이 와 같욘 가설온 최 근의 변촤

과정 연 구 ( Tran s i t i o D S forsr,llun이에 서 平드 러지 게 나다나고 있 다 ,

4 . 민주화 연구 일 
"

변화" 이 론

O D. A , Rustow 는 1 9 7 2년 
"

민 주주의 에 친 숙한" 사최 경제적 인 발전 인자들의

누 적 이 결코 빈 주촤를 위 한 역 사적 )$ 연 성 으로 서 귀 결되 지 는 않는다는

이 론으로부 티 빈 주화롤 위 한 역 사적 . 유전 적 발상을 지 배 적 인 기 능주의

패 러 다입 에 대 한 답변으로서 제시 하 였 다 ( Rustow 1 37 6 ) , Rusf이V 는 스웨 넨

( 1 89 2 - I S 28 )과 터 키 ( 1 945 년 이 수 )를 우 연 하지 만 입 의 로 신 정 한 사례와

디불어 다음과 같이 민 주화를 위 힌· 4단계 모 델을 만들었 다 , ( l ) 불가분리의

전 제조건으로서의 6) 족/g-가동일 , ( 2 ) 경 제와 겅·치 의 핵십 적 문제를 둘 러싼
4

계-好과 그 骨간의 갈등 , ( 3 ) 정치 지 도 자들에 의한 민 주적 행동규법의 의식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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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 Rustow 1 372 : 355 면 ) , ( 4 ) 정치 엘리 트 와 선 거주민 에 의 한 민주적

행동규범의 연습 및 행동화 제단계의 변촤가 새로운 문제상촹을 제기 하며

따라서 새로운 행동주체로 하 여금 새로운 계획 을 세우게 한다는 Rustow 의

탁월한 지 적은 동독사례 에 있 어서도 나중에 증명되 었지 만 적용할 수 있다 .

그 렇지 만 민주촤 과정 의 이 상적 순간을 일 반촤할 수는 없다 . 민 주촤 과정의

이 상적 순간은 동독의 정권교체시 그 실 제 진 행과정 에서 명확하게 부인

되 었을 뿐만 아니 라 그 반대현상이 일 어났다 . Rustow 가 주장하는 민족통일

이 라는 제 1단계가 동독의 민주화를 위한 붙가곁한 출발조건 이 아니 었고

그 반대로 제 1단계가 곧 민주화 과도과정의 결론인 최 종단계 이 기 때문이 다 .

디구나 서유럽 에 여 러 민주국가가 있다는 
"

의 적 변수" 와 민주주의 서독이

존립 하고 있 다는 사실 을 비 롯하여 비 교 적 근 대촤된 동독사회 라는 
"

내 적

변수" 와 같은 겆은 동독의 민주화 절차의 조직 촤 , 기 구화 , 앵동촤를 빠른

속도로 진 행하도록 하였음에 비 해 23 세기 를 전후로 민 주촤에 돌입 한 여 러

국가의 민 주적 제도촤와 절차의 실 현과 연습에는 ( Rustow 가 스 웨 덴의 실 례와

더불어 지 적 하는 겆 처 럼 ) 수삽 년이 필 요 懷 다 .

o 지 나치 게 추상적 이 고 기 능주의 적 발상에 따르는 결합을 극복합과 동시 에

일 원촤 추세를 보 이 는 역사적 . 유전적 접근방법 에 따르는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탁월한 이 론적 지 적 및 명확한 발상점은 o 
'

Donnel l , Schmi t ter ,

Whi tehead 의 공동 주도하에 
"

Transi ti on s from Authori tari an Rul e
"

이 라논 대규모 국제 연구 프로젝트에 의 해 연구 개발되 었다(O'Oonnel l/

Schmi tter/Whi tehead 1 386 ) . 특히 Frzeworski는 이 프로 젝트에 기 2 한

논문에서 거시 적 분석차원과 미 시 적 분석차원을 서로 결속시 키 는 겆 이

절 대 적으로 필 요하다고 지 적하였다(Przeworski 1 3 86 : 47 ff ) . Frzeworski 의

주장에 따르면 거시 적 분석차원에서 일 방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경 제[적 이 고

사최 적 인 
"

객관적 
"

조 건은 오로지 정치 활동의 기 최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보 아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리 고 정 치 활동에는 득졍한 인 식 하에 개 인 과

집 단의 권익 읕 추적하고 전략을 개발하고 실 현 하는 행동주체가 필 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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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렇지 만 그 와 같은 전 략은 결% 앵위지.의 이 해판계로부디만 펄 연적 으 見

도 骨되 어 서는 안된 다 . 그 반 대 로 그 와 갑은 전 략욘 명 확한 쌩꽁주체의

상촹과 이 에 따라 개방되 는 진락직 선 낵 가능싱 으모부티 나오는 어 러가지

헨동 가능성으로부더 선 1거 되 어진 다 , 하니.의 권 이주의 정 -전 이 민 추주의로

고 체됨 에 니-다나는 헹동주체 가 누구 이 며 , 도1.둘이 어떠한 수단으i표 무징·되 억

있으머 , 어 떠한 전략과 어 떠한 걸론과 디불 어 어떠한 목표·활 추적 하는지 을

설 명 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合 정 Cd)교체의 진 행과정 에 관한 제단계롤

소 게할 수 있 다 .

도 표 l : 이 상걱 형 테의 제 단개로본 정Cd교체

o 필 자는 이 제부티 권위 주의 SED 정 권의 붕괴 과정 및 번 촤단계만을 집 중적 으 로

다루고자 한다 . 이 에 각 단계마다 ·중요한 ( 경 제 , 사최 . 정 치 적 문제상쵱· ,

국 내 정 책 적 행위주체와 내외 정 책 적 위 주체 , 권 럭의 근원 , 앵동기·능성 /

행동전 략 , 정치 곁과와 2t ) 정고{교체의 변수률 열 거 해 뵨다 , 민 자는

Schv/i t ter 의 단순촤핀 단게 모 넬.와 이 용하 어 2장에 필 처 다·읍과 깁'이 분석 해

보 고 자 한다 .

l ,
SED 정 권살괴의 원 있

2 
, 민 주최. 과도기 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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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科 列빈國) 선 Ad 荊

l .

"

서 방식 
"

3위주의 정권과 
"

동구식 
"

권위주의 정권의 차이 접

o 1 345 년 이 후에 출현한 
"

서방식 권위 주의 정 은 오로지 과도정권으로서만

그 통치 의 정 당성을 갖고 있 었 다(O'Donnel l/Schmi t ter 1 3 86 , Fart IV : 1 5
7

참조 ) , 그 반대로 동구권의 공산당은 그들의 정치 적 지 배짙 서와 사최주의 적

사최 형 태를 , 그 와 같은 단계 이 푸에 
"

시 민 적 ( buer ger 1 1ch )' 민주주의 가

확립 될 수 있는 과도기 적 단게로 이 해하지 않았다 . 동구귄의 공산당은 그들의

사최 롤 목표지 향적 인 역사컬학으로 무장한 후 인류사의 최고의 발전 단계 이 자

마지 막 단계인 게급이 없는 공산주의사최의 전단계로서 이 해 하었다 , 따라서

현존하는 사최주의 내 권위주의 정권은 이 와 같은 역사관과 사최 의식 에

근거하 여 그 질 서법칙 을 따랐으므로 
"

서방식 
"

독재와는 분명 히 구별되 었다 .

o SED 통치 붕괴 방식 을 설 명 하는 2가지 중요 착안점은 다음과 같이 요 약해

볼 수 있다 . 첫째 , 동독경 제는 다소간 시 장경제적으로 구성되 었 딘 남아메리 카와

낳유럽 독재정권의 경 제와는 달리 국가에 의 해 계획 이 수립 된 후 중앙으로부터

통제되 었 다 . 둘째 , SEO 정권 치 하에서는 시 쟝경 제의 존립 과 자동적으로

밀 접 하게 연계되 어 있는 사최의 제세 력 에 대한 
"

제한적 이 나마 다원주의 
'

( Juan L i n z ) 적 질 서보장은 교 최 , 예숱 , 문학 분야에 한하 여 매우 제한적으로

변 형된 형 태로 형 성되 었으며 , 따라서 이 제세 력들이 국가 후견의 한계를

넘 어 설 수 없 었다 . 기 업 체 , 기 업 연 맹 , 노조 와 같은 것은 예외 없 이 국가의

통제릍 받고 있 었으므로 아예 존재하지 않았거 나 오로지 정권의 이 익 에

봉사하며 충실 히 기 능을 수행 하기 위한 
"

동력 전 달용 축" 으로서의 임 무를

수 행할 뿐이 었다 .

o 정권의 엘리 트들과 공산주의 연구가들에게는 중앙집 권적 명 령 경 제 및 풍앙

집 권적 정 치 통제 구조가 왐전히 
'

일 치 되 어 서로 모순셩 이 없 었으므로 자유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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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주최 에의 여지 가 전 연 없는 것 처 럽 보 였 다 , 이 와 같은 저 발전 상태의

문 명 사최 에 서는 정7을 반 q] 하고 민 주촤를 위 해 兮원될 수 있는 집 단적

행동주체나 자원 이 거의 없는 것 처 럼 보 였 다 . 그 러 나 sa년 대 ·
IF-반기 에

"

c i v i l so c i e t y
"

가 조 심 소 럽 게 영 성되 -e 조 집 이 문촤분야와 신교도 중

일 부 밋 새-1로게 형 성 된 민 권 단체 에 서 나타나기 시 작 있 다 ( C l e s s n e r 1 98 6h :

5 2 8변 과 Knabe 1 83W 침'조 ) ,

O 나치 소 독재와 현존사회 주의 가 동독 에 서 5 7넌 동 안 이 나 지 속되 는 동 안

권 위 주의 정 권으로 하 여급 제도적으로 자유촤를 위 한 개 방이 라는데 관%J 을

갖게할 만한 자유주의 적 , 민 주 주의 적 요 소 기· 거의 남아 있지 않 았다 ,

비 록 동독 헌 법 제 48조 에 인 민 의 최 가 
"

국가의 최 고 권 력 기 구 
"

라고

표 현되 어 있기 는 하지 만 단지 - L7- 것도 가능셩 이 부 여뇌 어 있을 경우에만

입 법 절차상 무조 건 동조하는 정 도로 참 어 하었을 뿐이 었 다 . SED의 영도적

역 할이 라는 핵심 적 헌 법 명 제를 통해 제휴정 당과 대중단체 에 대 해 완벽 한

제도촤된 통제를 하였으므로 동·윽의 인 민 > 최 는 
"

SE0의 인 민 데표" 가

되 어 버 렸 다 ( Sor1theimer·'B l e e k 1 3 7 5 : I E6먼 ) .

o 사최 에 대 한 국가의 전 반 적 인 간섭 에도 붙구하고 통독을 일 종의 전 체주의

정 권 이 라고 말라기 에는 설득 력 이 부족하다 . 그 와 같은 이 유 중의 하나는

동독은 히 骨 러 나 스 탈린 에 의한 대 량학삽체제와 동일 한 형 태의 체제 로

보 기 에는 그 의 미 가 제한적 으로만 타당다기 때문이 다 , 필 자는 또 다른

이 유로써 Fri e drich 및 Brzez i n s k i 와는 딜'리 전 체주의 정린을 일 종의 독특한

영 태 로 간주하지 않고 , 부분적 으 로 자유촤s 고 제한적 인 다원주의 적 특성을

지 닌 정 권을 거 여 전 체주의 적 으 로 조 직 된 사최 에 이 르 는 q권위 주의 정 치 체 제의
구

종착접 이 라고 보고 싶 다 . 나아가 Fri e dri c h와 Brze2 i n s k i 에 의 한 전 체주의 적

독 재 에 관한 6가지 판단기 준

( 1 ) 이 데올로기

( 2 ) 단 한명 에 의 해 영도되 는 유일 정 당의 존재

( 3 > 테 러 기 구나 다름없는 경 찰 7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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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통신수단의 독점

( 5 ) 무기 의 독점

( 6 ) 중앙집 권적으로 통제되는 경 제

은 현존체제를 단순촤된 이상적 형 태로 분류하고 있 어 세분화가 요구된 다 ,

중앙접 권적 통제 경 제라는 판단기 준 한 가지 만 본다하 디라도 이 기 준에

의 하면 1 34 1년 이 전의 파시 스트적 이 달리 아나 나치 스 적 독 일 을 전 체주의

체제라고 말할 수 없게 되 며 . 그 반대로 등독과 고 르 바쵸프 이 전 의 소 련은

전 체주의 체 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 게 된 다 ,

o Juan Li n z는 권위주의 ( au t r i t a er e ) 정권과 전 체 주의 ( tot a l i t e r e ) 정권의

구분에 따르는 문제 접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 그 혁 유는 그 가 소 련과

동유 럽의 스 탈런 이 후 체제를 
"

주기 전체주의 적 권위주의 정권 
"

이 라는

혼합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다( L inz 1 386 : 64 면 ) . 그 러 나

필 자에게는 동독의 경우 이 와 같은 개 념 이 완전히 들 어 맞지 는 않는 것

같다 . 비 록 5 8년 대의 발터 울브리 히 트 치 하의 동독정권이 후기 호 네 커

시 대의 동독정 권보다 칠쎈 테 러리 소트 적 정권이 었음이 틀림 없지 만 , 농업

분야를 비 롯하여 무 역과 생산분야에 걸 쳐 개 인 경 제 적 인 분야가 이 미

출현 하였 었다 . 또 8 8년 대 에도 동독의 경 제와 사최 에 대한 통제는 극심 하 여

"

매우 전 체주의 적 
"

이 었 던 겆은 사설 이 었으므로 동독의 역사발전 에 있 어서
w

전 체주의 체제로부터 후기 전체주의 체제에로의 과도기 를 논한다는 것은

적 절치 않다고 하겠다 .

o 이 와 같은 역사적 부정확성을 피 하고 자본주의적 ( 
" 

서방식 
"

) 권위주의

독재와 현존 사최주의 적 ( 
"

동구식 
"

) 권위주의 독재를 보다 훌륭하게

구분하기 위 하 여서는 
"

권위주의 적 국가 사최주의 
"

( 
"

'

au tori t aer -

s tadssozi a l i s t i sc h" ) 체제라는 겆 이 동독에게는 가장 적 절한 개 념 이 라고

보 인 다 . 전 체주의 에 관한 연구의 어마어마한 오판 투성 이 의 진 단 역시

수정되지 않으면 안 틜 겆 이 다 . Fri e drich 와 Brzezi n s ki 는 전 체주의 정권이

내적으로 폭발하여 붕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읕 단정 적으로 부정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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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은 
"

전체주의 에 관한 우리 의 모 연구분석 에 따르자면 그 와 같은

혁 명 이 깁'임되 기 는 커 녕 성 공가능성 이 21음을 시 사한다" ( Fri e dri c h/

Brzezi n s ki 1 365 : E2안 건 )고 주장하고 있 다 . 국제 적으로 전 체주의 연구가로

유명한 Eri e drich 와 Bre罰2i u s ki 의 이 와 같은 견 해는 아이 러니 칼 하게도

1 3 2 3년 도 동 베를린 , 5 라하 , 부카레스트에 서 정 권 이 무 너질 때 당황앴 던

전 체주의 체제 수령들의 견 해와 일 치 했음이 드 러 났다 .

2 , 구동독 공산당( SED) 정권의 급속한 붕괴 원인

fr'zev/0rski 는 권위 주의 정권 이 자유촤되 거 나 붕괴되도록 하는 4가지 의 근본적 인

이 유를 다음과 같이 옅 거 하고 있 다 ( Pr2eworski 1 9S6 : 52ff ) .

o 권위주의 정군1은 자신 이 입 법 촤하 어 제 시 한 목표를 실 현 하 여 소 스로 자신을

더 이 상 필 요 없게 만든다 ,

0 통치 불럭 내 에서 일 어 나는 갈등은 일 분파로 하여금 불 럭 외 에서 새로운

지 지 세 력 내지 동 맹관계를 모 v 하도록 만든다 .

,

O 권위주의 정 권은 그
"

정통성 
"

을 상실 하었으며 붕괴 된 다 .

외교정 책적 압력 이 민 주촤개 혁을 재촉한다 ,

가 . 목1표의 달성

마르크스 · 레 닌주의 역사철학 이 제시 하는 목표릍 지 향하는 겆을 의 무로

삼았던 동구권의 현존 사최주의 정권돝은 마르크스 , 레 닌 주의 이 론에

따르자면 궁극적 인 목표의 달성 은 오로지 게급이 없는 사회 , 즉 공산주의

사최 에 서 나 가능하다 . 프 롤레타리 아 독재 및 연존 사최 주의 국가의 독제는

헤 겉 이 주장하는 식으로 그 와 같은 독재체제 속에서 지 양 ( Aufheben )되도록

되 어 있 다 . 그 러나 이 와 같온 목표는 8 2년 대 동독에서 마르크스의 
"

독일

이 데올로기 
"

에서 제시 하는 비 유적 정의 에 따라서나 SED의 마르크스 ,

레 닌 주의 골수분자들의 해석 에 의할지 라도 달성되지 못했 다 ( Grosser 
, G .

/

Ee i s s i g , R./A'o1 ter , C 
. 1 986 : 262 ff 참조 ) , 오히 려 s 그 반대 였다 . 마로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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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론에서 헛되 이 주장되 던 
"

국가통치 구조의 사멸 
"

이 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 . 자유스런 사최구조나 연 대적 인 조직 의 곁사와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았음은 물론 조장되지 도 않았다 . 그 반대로 전능한 괴뭍이 생겨 자유스런

개체가 자유스런 결사를 조쟉 하여 국가가 구성되도록 하는 것을 방해 앴다 .

고

특히 현 존 사최주의는 이 와같은 관접 하에서 보면 이 데올로기 적으로 자체가

입 법촤한 목표 달성 기 능을 완수하지 못했다 , 이와 더불어 동독정권의 붕괴를

설 명 하는 Frze%·orski 의 제시 이 유 중 첫번째 이 유는 완전 히 배제된 다 .

나 , 지 배집 단내의 갈등

.

이 겆은 Frzeworski가 주장하는 정권교체의 원인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o 
t

Donnel l 과 Schmi t ter 가 남아메리 카와 제한적 이 나마 남부 유럽 에서 확인한

사실 이 다 , o 
'

DoDnel l 과 Schmi t ter는 정권엘리 트를 온 건 파( SO ft- l·i n e r s )와

강경파(hard-1iners)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 다 . 그 렇지 만 지 배집 단에 관한

이 같은 구분은 권위주의 지 배의 모든 과정 에 걸 쳐 관철된 다고 볼 수는

결e 없다 . 이Donnel l 에 따르면 권위주의 정권이 정권을 유지 하는데 성공한

시 기 가 있 었는데 지 배 엘리 트들은 이 와같은 성공 단계 에 서 그들의 권익 읕

어 떻 게 하면 미 래 에 가강 잘 보 전할 수 있을 겆 인 가라는 문제제기와 관련 하여

지 배 엘리 트의 유형 이 분류된 다 ( O 
'

Donnel l I S86 , Part IV: 1 5ff)고 한다 .

"

온건 파" 들은 이 와같은 상황하에서 장기 적으로 볼 때 제한적 인 자유촤 및

민 주촤를 위한 일 정한 정 도의 개혁 이 불가퍼 하다고 판단할 때가 많다 . 그 리 고

그들은 일 정한 정도의 개 혁 이 이 미 불가피 하다고 볼 때 사이 비 야당 단체와

연 대하고 권위주의 체 제를 조심 스 럽 게 감시 하에 개방하면서 권좌에 머무르기 를

희 망한다 . 이 와 같은 그들의 고 려는 권위주의 체제가 위 기 에 처 했을 때 에도

생 각할 수 있다 . 그 럴 경 우 
"

온건 파" 가 다른 단체와 생존을 위한 결속체릍

구성 하는 동기는 명 백 히 정권의 한계를 넙 어설 때도 있다 . 그 렇지 만 위 기

상황에 있 어서는 엄 격히 통제된 개혁 에의 가능성과 정毛엘리 트중 특정 파벌의

권좌 유지 가능성은 첫 번 째 경우보다 훨씬 적 어젼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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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에 서는 SEO 지 도 층 일 부의 반 대 에 따라 권위 주의 정 권의 게 방이 허용되지

않았다 . 1 389년 3월 까지 도 정 치 국 내 에 서는 아적 도 
"

온 건 파" 가 등장하지

Mr았다 �. 1 983 년 1 8월 1 2일 정 치 국원의 대 다수가 에 리 히 호 네 커의 퇴 진 을

강요한후 에-F 크 롄츠를 만장일 치 로 그 7입 자로 곁 정 하자 SSD 수뇌부들간에는

사 태파악과 그 들의 정 치 적 존전 략이 라는 관점 하에 처음으로 의 견상 차이 접 이

나다났다 .

정 예 
"

강 경 파" 들이 접차적으로 정 치 국으로부티 제 거되 다가 %그 후에 당으로

부 터 축출되 었 다 . l l 월 l 7일 에 한스 보 도로 가 총리 로 선출되 었 다 , 모드로 는

1 389년 가을의 극적사태가 있 기 전 까지 사실 상 
"

온 건 파" 라고 볼 수 있지 반

지 베접 단 내의 분열 이 라는 관접요로서 만 SED 정권의 兮괴를 설 명할 수가

거의 없 다 . 크 唱츠 , 사봅스키 , 로 렌E 같은 정치 국원들은 1 383년 1 2월 3 일

정치 국원 전원이 사퇴 할 때 까지 정 이 외의 집 단과는 전 언 협 력 한 바 없 다 .

모 드 i 정 부가 주민 들의 대규모 이 주 연 상과 대규모 시 위 에 못이 겨 
"

원탁

최의 
"

( 1 339년 1 2월 7일 >를 통해 민 주촤를 위 한 적극적 인 조 치 를 모 색하는

단계 에 접 어들자 , 처음으로 제 2선상으1 졍 권엘리 트와 정권 반대파간의 공조

체 제 가 성 립 이 되 었 다 .

다 , 정 통성 상실

구 동독 권위 주의 겅 권의 정 통성 상실 의 원 인 읕 설 명 할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있다 . 실 제 적으로 정치 . 경 제 . 법 치 국가 · 복지 국가 . 도 덕 및 문촤 ·

민 족국가 등 에 걸친 모 돈 분야에서 증명되 었다 .

( 경 제 적 정 통성 )

중앙접 권적 경 제의 기 능을 시 장경 제의 거시 경 제 적 판단기 준으로 무조건

평 가해 버렬 수 없다 . 국가에 의 한 대외무역 독점 , %q쵠·관리 독접 , 가격

곁 정독접 등에 서 볼 수 있는 겆
'

처 럼 국제수지 와 불가상승율이 결 졍되는

이 면 에든 시 장경 제와는 다른 경 제 적 과정과 기 능 이 존재 히.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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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렇지 만 
"

실 업율" 이 라든가 
"

경 제성장율" 과 같은 판단기 준은 정통성

문제름 설 명 하는데 충분히 논리 적 근 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 비 록

동독의 통계치 가 부정확하다고 비 난을 받기 는 
' 

했지 만 동독의 실 업율은 거의

무시 할 정도로 경 미 했음을 대다수의 연구인 들은 동의 하고 있다(Come1sen

1 338 : 35 면 참조 ) . 또한 경 제성장 에서 역시 8 2년 대 에 들 어 이 렇 다하게

부진 하지 는 않았다 . 즉 1 382-82 에는 2 . 6% ; 1 382- 84 에는 5 . 5% : 1 3 84-S6 에는

4 . 3% ; 1 386- 88 에는 2 , 6%를 기 록雙다 (DDR-Almanach 1 383 : 6 6 ) . 1 3Z 2억 DM의

국가부채와 서 방측 은앵 에 대한 1 388 년도의 2E2 억 달라에 달하는 순수 대외

부채 역시 서방측 기 준으로보나 동구권 기 준으로 보 더 라도 그 렇 게 심 각하다고

볼 수 없 다-.

여하간 이 와 같은 판단기 준으로는 8R년 대 에 경 제적 측면 에 서 정 통성 이 급 격 히

상실 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없 다 . 그 렇지 만 이와 같은 판단기 준은 등독 경 제가

안고 있 던 구조적 비 효율성과 혁신능력 제한성 문제를 설 명 하지 못한다는

사실 이 다 , 경제적 자급자족이 라는 맹신 (·Autarki ewa hn >은 국제적 분업을 통해

가격읕 인 하시 키 면 서 효 율성을 증가시 켜 주는 상대적 인 가격의 장점 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였다 . 자급자족이 라는 맹신은 자원을 고 갇시 키 는 생산방식 으로

유도되 어 동독 금속가공산업 이 국제시 장에 내 어 놓은 59% 의 생산품이 모두

높은 단가로 셍산되는 사태릍 초 래 앴다 . 자급자족이 라는 독트린 에 따른

비 용은 83 년 대 에 다시 한 급증해 버 렸다 . 중앙통제 경 제계획 에 따라 7 6년 대

말부티 마이 크로 전자산업의 발전 에 최우선 순위 가 부여되 었다 . 자원은

소 비 재 분야로부터는 물론 , 투자재 분야 대부분으로부터 전자산업 발전을

위 해 전용되 었다 . 이 러한 자원동원으로 인 하여 여타 산업분야에 나쁜 영향을

미 쳤음은 뭍론이 고 메가칩 스 가 연구개발되 기 는 하였지 만 국제시 장의 전자

제품과 벌 인 경 쟁에서는 허 망하게 실 패해 버리고 맡았다 . 코메콘 시 장내에서

조차 동독제 컴퓨터는 제한된 상태의 수출품일 뿐이 었다 . 마이 크로 전자산업

발전 에 들 어간 막대한 연구개 발 비 용은 높은 판매가격 이 라는 결과를 초 래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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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 기 계공업과 같은 기 간산업은 침 체 에 빠져 돌 었고 고 통과 통신 체제는

한심 할 정도로 낙후앴으며 도시 의 주거환경온 황폐해가고 궤도에 접 어들지

못한 생산시 설의 합리화는 단지 월남과 아프리 카대신 
"

초 빙 노동자" 에 의한

값싼 노 동력 에 의 해 그 생산성 향상이 업 폐될 t이 었 다 . 이 와 같은 의미 로

볼때 동독의 현실 사최주의는 
"

근 4B 여 년 동않에 걸 쳐 분단이 전 독인 자본주의 적

시 민 사최 가 이 루 어 놓은 산업잠재 력의 본질 을 番아먹으며 
"

연 명 하였 다고 볼 수

있 다 ( F i c hter 1 33R 1 56 면 ) .

동독 경 제 내 에서는 국내경제 적 경 쟁 이 적 었다는 점 ,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이

아니 었 다는 접 , 가격제도가 부조리 앴 다는 점 등으로 인 하 여 부분적으로

주빈 의 욕구에 어긋나는 활동이 이 루 어械 다 . 국가에 의 한 보조금 지 불이 켰기

때문에 기 초 적 인 재화공급이 저 렴한 가격으로 가능하기 는 하였다 , 그 러나

동독 주민 들은 서방측01 의 해 새로운 소비 에의 옅망이 일 깨워 械기 때분에

생산은 중단되지 않아야 習으면 서도 ·생산품의 질 , 샹품의 다양성 , 생산기 술의

혁신 , 모 드 , 하 이 텍과 같은 겆 은 결코 제공필 수 없 었다(CorI]elserl 1 390 :

3 6면 찹조 ) . 이 와 같은 문제접骨은 sa년 대 에 접 어 들 어 겅 치 적 인 정통성

제고를 위 해 의욕걱으로 추진 되 었 딘 平자재 산업으로부터 소비 재 산업의

자원전용을 통해 서도 해결되지 않았다 . 이 로 인 하여 투자재 분야와 같은

기 간산업 분 야에 서 낙후된 자뵨축척 만 이 급속하게 일 어났을 뿐 , 서방측

수준에 상응하는 질 좋은 소비 재 상산은 달성되지 못했 다 . 의나하면 언 제나

코 메콘 역 내의 수준에 경제적 발전 수준을 맞추면 서 주도적 역할을 추구했 던

SED 지 도층과는 달리 주민들의 소비 욕구는 서방 텔 레비 젼 시 청으로 인 해

서방 상품의 수준에 맞추어져 있 었기 때문이 다 . 생산문제를 자체능 력으로

해 곁시 킬 수 있 다고 완고하게 믿 었 던 동독정권에 대 하 여 이 와같은 진 전상촹은

주 민 들로부터 정 통성 상실 이 라는 곁과를 초 래하지 않을 수 없 었다 .

이 에 병 앵하 여 동독주민들이 소 련의 경 제 적 · 사최 적 변화이 후 자국에 대헤

관심 을 갖기 시 작하자 . 지 금까지 동독 헌 법 에 명시 ·되 어 있듯이 
"

불가분리 의

동맹관계 
"

에 있 던 소 련 t st ar i tz 1 39R : 28 면 )의 변촤에 대하여 
"

우리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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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금까지 우수하다고 입 증된 노 선을 부단히 유지 해야 한다" 라고 SSD

지 도층은 상투적 인 선전을 해 댔다 . 이 러한 당 지 도부의 자세는 변촤하는 세

계속에서 개혁의지 가 없다고 주민들로 부티 판단되 었으며 , 오 래전부티 있 어

왔던 욕구와 현실 , 자본주의 서방측과 사회주의 동구권간의 괴리는 정권兮괴의

추가적 인 폭발력으로 작용되 었다(Come1sen 1 338 : 36 면 ) .

< 정치 적 정통성 >

1 3 68년 동독 에서 새 로운 
"

사회주의 헌 법 
"

이 제정 되자 사회 - 민주주적 헌 법과

후기스탈린주의 헌 법의 실 제성 간에 있 던 커다란 간격은 제 거되 었다 . 공식

집 계 에 따르자편 이 헌 법은 34 . es% 의 주민들로부티 동의를 받기 는 하였지 만

가식 적으로 민주주의 정 통성 이 인 정되 었을 뿐이 었다 ( Lohmann 1 988 : 468/s 면 ) .

이 로써 
"

노동자 계급과 노 동자 계급을 중'심 으로한 마르크스 . 레닌주의 정 당"

에게는 헌법 에 입 각한 정통성 이 부 여되 었 다 . 그 렇지 만 언 법 에 대한 가식 적 인

동의만으로는 주민들이 체제를 진 정으로 지 지 하거나 정 통성을 신 강시 켜주는

호과는 일 어나지 않았던 바 , 그 이 유는 다른 대 안들이 제시 되지 않은 가운데

권위 적 인 상촹하에 서의 직 접 민주주의 앵사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없 었기 때문이 다 . SED의 주도적 역할은 마르크스 . 레닌주의 적 국가 독트린읕

배 경으로 하 여 애당초부터 변합이 없 었다 . 왜냐하면 노 동자계급이 양적으로

하 여금 서구적 인 노조 ( trade un ion ) 의식 이 물들지 못하도록 막고 있 었 던

당의 역할 등을 통해 역사발전의 관점 이 
"

과학적 세계관" 에 머무를 수 밖에

없 었기 때문이 었다 .

된

4 대 
"

친 선 겅 당" ( Hcnnecker 지 칭 )이 었 턴 동독기 민 당 ( CD0 ) , 동독자민 당(LOFO) ,

독 일 민족민주당(NOPD) , 독일 민주농먼 당 ( DSD) 읕 위시 하여 동독노총(FDO9)와 같은

대중단체는 민 주주의 블럭으로 규합된 후 국가정 당인 SED 의 지 도 와 같독하에

있 던 민족전 선 ( Nat iona l Front )의 예 하에 놓였 다 . 제휴정 당들에 게는 오로지

"

자문역할" ( Lohmann 1 3 8 3 : 47 1면 )만이 인 정되 었으며 , 동독노종은 당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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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력 전 닿용 축이 라는 종속적 인 역 할로부 티 해 방될 수 없 었다 ( St a r i tz 1 98 9 :

32 l ff 참조 ) . 이 미 사전 에 3정 핀 기 능분 답과 -3 력 분 담이 라는 이 와 같은

배 경 하에 서 선 거라는 겆욘 선 거 결과와 판계 없 이 하 의 요식 행위로서 정 통성의

내용을 충等시 킬 수 없 었 다 . 정 확하게 배 정 된 비 율 Hd 위 내 에 서의 -F 보자

선 정 만 이 작으나마 시 민 들 애 게 부 어된 유 일 한 결 정의 기 최 였 다 , 사최 가 이 처 럼

국 가최 된 상 태 에서 비 록 통제퇸 잡 어 에의 길 이 열 려 있 기 는 하었지 만 정 치 적 인

다론대 안의 선 텍 가능성 과 같은 것은 전 61 없 었 다 , 독재 적 이 고 배 타적 으로

사최 의 모 / 익 이 전 적 요로 C-d-가에 의 해 정의되 면 서 감독되 고 보 상을 빈·는 한 ,

한 국 가를 위한 민 주주의 적 정 송성 ·완 생 성 딜 수 없 었 다 , 중앙 에 의 한 무 책 임 한

결 정 , 의 례 적 인 잡 여 형 태는 이 와 깁·은 정 ·봉성 의 결핍 을 보완시 킬 수 없 었 다 ,

동독의 사최 구조 역 시 거의 전 적 으 로 낭국의 지 시 명 령 에 의한 정 치 적 권 력

행사에 따라 경 정되 었다 . 생산수단의 국유촤와 중앙집 권적 게획 경 제 , 즉 시 장의

폐 기 를 통.해 경 제는 사최 구조 영 성 능 력 을 거의 상실 해 버 렸 다 , 정치 권 력 이

그 자리 를 대신 하게 된 다 . 이 와 같은 이 유y 인 하 여 동독사최 는 마르크스

주의 적 계급이 론에 의한 판단기 준 ( 생산수단에 대한 소 유 또는 비 소 유 )으 로 나

사 학에 서 흔히 쏘 이 는 계층을 구분하는 기 준 ( 소득 , 재산 , 51 육 , 직 엽 )으로도

그 구조-翟- 설명할 수 없 게 된 다 . 동독-計신 사최학자 Artur Me i e r는 동독사최

구 성 우1 리 ( Me i e r 1 332 : I S ) 에 관하 여 
"

신 분 에 의 해 곁 정 된 통치 영 태 에

상응하는 권 력 의 분배와 이 에 근 거 하는 ·특수한 형 테외 재촤의 취득과 재촤의

소비 가 있으므로 . . . 사회 주의 내 사최 의 게층구조를 사최 학적 접근방Sd으로

분-秒 해 볼 수 있다" 라고 설 뼝 하고 있 다 . H] 격 하게 -게급적 으 로 분류된 신 분

피 라미 드 에는 겅 상부분에 전지 전능한 
"

노 맨骨 라平라 계兮" 이 있고 , <그 예하에

갹종 기 구 ( 당 기 구 , 국가 기 구 , 경 제기 구 , 학술기 구 , 이 데올로기 기,구 )에 서

일 하는 중간 및 하급지 도 자로 구성 뢴 
"

관료게층" 이 있 다 , 전 문직 중산층

또 는 소시 빈 적 중류층으로 전 락한 
"

제 3의 게층" 이 있 었 다 . 피 라미 드 의

제 일 밑 바닥은 명목상의 지 배계급인 노 동자 , 농민 , 말단 사무원으로 구성

되 었 던 바 , 이 를 Mei er는 신 분에 알맞는 용 어로·써 
"

서 민 ( das 
"

g·effIei u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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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k )" 라 비 及 았다 . 각 
"

신 분계층" 내 에서 후진 양성 과 결원을 충원하기

위 한 보결선 거와 같은 것이 통례 였지 만 수직 적 인 상하이 등은 예외 일 뿐

이 었 다 . 그 러나 정치 적으로 이 미 사전 에 규정된 통치 형 태를 반복할 뿐인

폐쇄된 사최는 내적으로 제한된 혁신 능 력 만을 갖게 핀 다 . 이 와같은 형 태로

구성된 사최 에서는 외 적 인 윈인 으로 유발된 변촤에의 강요가 있 더라도 쉽 게

이 릍 받아 들이 려 하지 않는다 . 그 러나 만 일 국가가 이 와 같은 변촤어]의

외 적 인 강요를 정치 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이 상 버 텨 나갇 수 없을 경우

신 분에 따라 구분된 사최 로 서 다원화가 되지 않은 사회 그 자체는 결국 정치 적

권 력의 현상유지 에 커다란 장애가 된 다고 한다 . Artur Me i e r는 
"

그 순간이 곰

사회 혁 명의 시 대가 펼 겆 이 다" 략고 이 야기 하고 있 다 .

<법치 국가적 정통성 >

동독이 라는 국가에사는 중요한 부분에서 법치 국가적 정통성의 근 거가 매우

희 박했다 . 한 국가의 법치 국가로서의 득징 은 그 국가의 입 법 , 행 정 ,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되 어 칠 수 있다 . 동독의 경우 법 률규정 중 대다수는 의 최 에서

통과되는 겆 이 아니 라 각료최의의 시 행 령으로 공포되 었 다('4'olf 1 333 : 252 면

참조 ) . 헌법상 명 기 되 어 있는 인 민의 최의 입 법권은 있으나마나 였으며 , 공포된

법 률의 합헌성 따위는 전 연 문제시 되지 않았다 , 법 치 국가로서의 중요한 기 본

원칙 을 감시 하는 헌법 재 소도 없 었다 .

법 치 국가라 함은 법률규법 이 충분히 제정되 어 있 어 약할 뿐만 아니 라 국가

촬동에 대한 강독가능성 이 존재 해 야 하는데 법률 규정의 규범 에 병 행하여

불편부당한 법원 이 존재 하고 았 어 아 한다 . 시 민과 국'가를 연 결시 켜주는

중대한 고 리 는 행 정 법과 행정 법 원 제도이 다 . 시 민 에 대한 동독의 행정은

거의 무제한적 재량 을 갖고 있 었다 . 일 개 시 민 에게는 국가의 행 정 행위 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법 적 가능성 이 부 여되 어 있지 않았다 .

사최 주의 적 행 정 법을 둘 러 싸고 자주 벌 어 졌 던 토 론은 SED 지 도증에 의 해 서

사최주의 국가와 그 시 민 의 권익 은 동일 하다는 주장하에 끊임 없 이 중단되 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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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모든 형사사건 중 
"

대다수" 대Vo l f ) 9 9 B : 257 )를 비 롯하어 민 법 ,

가정 법 , 노동법의 각종 사건 이 비 록 31 률에 따라 판곁되 었지 만 , 형 법은

정치 적으로 압제수단에 骨과蠻고 행 정 법원 제도가 없 었기 때문에 법 적
x

정통성은 취 약앴다 . 또한 동독의 법처 국가로서의 성 격 에 관한 문제가 비 록

사법분야에 걸 쳐 전 적오로 부정될 수는 없다고 할지 라도 위 에 옅거한 약점

( 입 법 절차 , 정치 적 압제수단으로서의 영 법 , 앵정 법원제도의 부재 ) 떼문에

기 능 수 행상의 법치 국가적 제요소는 단지 정통성 이 취 약한 정권에 대한

충성십 을 강요하는데 도움이 될 뿐 이 었 다 .

< 복지 국가적 겅통성 >

l( l au s von Be yme 는 어 떤 관정 에서 보 디라도 복지 국가적 졍통성 이 동독

내 에 서는 
"

가장 叫실 한(정통성의 ) 일 부" 라고 주장하고 있다 . 사회복지 적

측면 에서 개 인 에 대한 셍존상의 위 협 과 같은 것은 동독이 라는 권위주외 적 이 고

국가사최주의 적 인 체제 에서도 거의 없 었 다 , 이 와 갈은 것은 한편으로는 양독

국가가 체제간의 경쟁읕 해왔다는 접 에서 역사적으로 설 명해 볼 수 있고 ,

다른 한 편으로는 마르크스 · 레넌 주의 의 평등원칙 에 입 각한 이 데各로기 때분

이 라고 이 야기 할 수도 있다 . 실 제로 동독은 코 메 최원국 중에서 가장

-7-수한 복지 사회국가로서 안겅 되 어 있 었 다 , 또 한 이 에 무관하게 동독주민 들은

동 · 서독을 비 교 함에 있 어서도 보 건 제V , 유치 원 , 노동할 권리 분아에 서는

동독의 사)q 복지 정 책 적 업 적으 로 여기 며 , 서독%뵈다 칠썬 발전되 었다고 인식 하고

있 었 다 . 특히 SED는 베를린 장벽 구축 이 후 일 종의 
"

사회 복지 협 약" 을 실 헹

하었는데 사최 복지 엽 약과 디불 어 사최복지 적 오E정 , 적 업 상 승진 가능성 , 잡고

견 딜 만%1 겅 h도 의 C뇨 비 수준괴- 김'은 것 이 제공피 어 있 었 디 ( St a r i (2 1 9 9 2 : 23/4 ) .

% 일 적 인 공권력 만능국가의 여 러가지 변 영중 나치 스 와 스 탈린주의식 체제를

체험한 수 사최 에 적응하면 서 전 후의 결펍 상테와 전牛재 건 의 고 난을 겪 었 던

노 년층에게는 이 와 같은 
"

협 약" 이 昏 어느 정도 용인 되 었으니+ , 풍요스럽 게

성 장한 접,은세 대는 프로 이 센식 , 나치 스식 0 리 고 스 달린 식 공권 만능국가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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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에 순응하려는 경 향" 과 같은 겆은 퇴 색해 버 렸 다 (위의 책 : 1 3면 ) .

"

사최복지 협 약" 은 젊은세 대 대 다수에 대 해 그 구속력을 상실 해 버 렸다 .

그 곁과 동기 유발면 에서 위 헙 이 초 래되 었으며 , 정권 에 대한 수동적 인 충성심

이 라는 거부현상과 같은 것 이 나타났다 .

뷰

< 이 데올로기 및 도 딕 적 정통성 >

마르크스 · 레닌주의는 - 언제나 그 랫듯이 - 공개토론 범위 내 에 한계를

설정 하여 놓았는데 연존 사최주의 정권엘리 트들은 이 범위 내 에서 
"

그 들의

신 민 
"

( Lukes 1 332 : 44R ) 에 대한 정 책의 정통성을 강요하였다 . 정치 적

도 덕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 내지 레닌주의 )는 미 래지 향적 이 다 . 마르크스

주의는 계급지 배로부티의 해방 , 사유재산제도로부터의 해방 , 시 장이 라는.

비 합리 성으로부터의 해방 , 인 간이 인 간을 소외 하거나 약탈하는 샹태로부터의

해방 등을 약속한다 . 그 리 고 마르크스 주의는 결핍 이 없고 비 합리 성 이 없는

사최를 약속한다 . 그 리 고 마르크스주의는 속뱍 받지 않는 생샨자들이 곁합하여

수요에 알맞게 재촤를 생산하고 분배하도록 약속한다 . 이 렇게 되 면 인 간은

처음으로 자신의 역사를 인식 한 k후 집 단적으로 헹동하게 되 며 그 종국에는

자유의 왕국이 오게된 다 . Steven Lukes는 이 와 같은 객관적 전망이 개체로

하 여금 일 원론적 인 도 딕을 가질 겆을 강요하게 되고 , 개체의 다양한 권익 과

동기 는 묵살되 고 객관적 이 고 집 단적 인 관점을 받아 들이 도록 한다 (위의 책 :

437 면 )고 주장한다 . 자유의 왕국으로 향하는 도중 ,

"

비 합리 적 인 
"

자본주의

.

사회와 비 할때 눈에 띌 만한 물질 적 성과가 似으면 마르五스 . 레닌주의

윤리 는 철두철미 하게 남만을 위 하는 이 타주의 에 빠져 버릴 위 험 이 있다 . 그 렇게

되 면 개 인 에 대한 직 접 적 보상은 고 귀한 도 딕을 갖고 있으며 역사적 진 리 를

믿고 따르고 았다는 의식 내 에서만 존재하게 된 다 . 이 와 같은 것을 의무로

삽는 사최 나 특혀 정치 엘리 트는 자유에의 왕국으로 향하는 
"

올바른" 길 을

가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성과를 주민 들 에게 보 여 주 어 야 한다 . 그 러나 현존

사최주의 체제는 바로 이 와 같은 상태를 도 덕적 차원에서도 보 여줄 수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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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동독 에서는 초 기 국가재 건의 과졍 이 지 난 다음 정 권을 떠 받치 고 있는

도 덕의 이 중성 이 겁 점 디 드 러 났디. , SED 가 의 례져 으 로 주장하던 밭전 , 펑 叫 ,

사최 정 의 , 생활수준의 평 준촤 딜'성 등 이 공식 적으로 발표되 었다 , 그 러나

현 실 적으로는 정 권의 븍권층민·이 서 방%이 란 게급의 적 이 만든 각종 생산품을

구 입 하는 별개의 소비 시 <장 (Wand] i t2 에 있 던 - 3층읕 위 한 상접 , It1tershop ,

정 상품 판매소 )을 이 용 懷으 며 , 근로자라는" ·지 도 지 
"

게급·C 사최주의 적

싱산방식 에 의한 저질 상품을 구 입 하기 위 해 줄을 서 서 기 다 러 야만 앴 다 . SED

정 25 이 t%]조계와 g-가보위 부릍 동원하 여 앵 하9 갑독과 억 압을 봉해 /Inc i e n

Re g itoe 에 의 한 겅통성 손실 은 억지 로 보 상%-] 도 ·룩 되 어 있 었으 며 , 최소한

주민 의 수동적 충성십 이 강제로 확보되 었 다 . 따라서 동독에서는 억 압으로

인 해 상충되는 파급효과가 나다나고 있 었다 . 한편으로는 체 제 반대자에 대해

지 속걱 언 억 압조치 가 불가피 해 項으며 , 7 한 예 방조치 로 써 국외추)-A이 늘 어

갔고 , 또한 다 한편으로는 정치 체 제 에 대한 k
도 덕 적 정 昏성 이 게속 약촤되 어

갔다 .

비 록 이 타주의 적 윤 리 라는 고 귀 한 도 려 이 시 장사최 적 인 공리 주의 유흑으로부 디

잘 버 터왔다는 사실 역 시 의 문스 럽 기 도 하지 만 , 도 덕 적 또는 이 데올로기 적으로

구 정 권 이 민 주촤 과정 에 서 봉기 하는 시 민 들 에 게 대 처하 여 제시 할만한 
'

엽 상의

재 료 
"

로 써 정통성의 근원온 거의 1 진 되 어 있 었 다 . 겅 권붕거의 신 속성 , 그 리 고

베를린 장벽 이 무 너진 다음 주 민 대 다수가 사최 주의 적 사상일 체를 전적 으로

거부했 점을 감안할때 사최 주의 적 이 넘은 이 미 주민 들로부더 철저하게

유리 되 어 있 었음을 曾 수 있 다 ,

< 민 족국기·적 정 통성 >

민 족국 가적 정동성 에는 그 초 기 부니 업 청 난 문제접 이 있 었다 . 동독의 국가

지 도 층은 민 족국가( Vo l ksnat i o n ) , 문%국가(l(Ultumation) , 국가 시 민국가
J

( Staatshuergemation )과 같은 고 전 적 인 J-4· 가개 념 에 흐1 해 서는 납득할만한

국가설립 의 근 거를 찾아네지 못 蠻 다( Le ps i s 1 9 8 2 : 2 1/2 찹7 ) . 이 와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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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성 문제를 해 곁하기 위한 시 도의 일 촨으로 58년 대 에 한민 족내 에 제 2의

국가라는 독트린 이 개발되 었다 . 그 러나 빌 리 브란트의 동방정 책 수행 추진을

통해 
"

2개의 독일 이 라는 국가간의 정치 관계가 동독체제 유지 에 위 협 적으로

강화 발전되자" (Meuschel 1 388 : 7 3면 ) SED 정권은 서독과 구분지 을 필요성 이

크 게 대두되 었다 . 그 래서 울브리 히 트는 집 권 맣기 에 동독을 사회주의 적 독일

민족국가 ( S.z i a 1 i s t i sc her deutscher Nat i on a l s t a a t ) 라고 표 현 하기 에 이 르 였다.

SFD 지 도 층은 민 족국가 , 문촤국가 , 국가시 민 국가라는 기 존의 국가개 념 에

의존하지 않고" 계급상 평등이 라는 管단기 준" 을 통해 계급적 관점 에서

집 단적 인 국가관이 형 성되도록 시 도하였다 . 사최주의 적 정통성 이 민족국가 ,

문촤국가라는 정통성을 휠씬 능가하는 
" 

계급국가 ( }이 a s s en n a t ion )" 가

곧 동독을 대외 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정당성을 위 한 판단기 준일 것 입은

물론 , 동독의 내적질 서 유지 의 판단기 준으로서 구속력 이 있도록 하였다

( Le ps i u s 1 382 : 22 ) . 비 록 공산당의 이 데올로기 신 봉자들이 
"

민 족자체

( Nat ion an s ich )" 가 곧 
"

민 족을 위 하는 것 ( Nat i on fuer s ich)" 이 락고

공산촤 과정을 정 열적으로 옹호하였지 만 이와 같은 SB0의 국가관은 상기 한

겆과 같은 취 약한 겅동성을 인 식 하고 있는 동독주민 들로부터 충분한 행동

지 침 으로서 받아들 여지 지 않았다 .

라 . 외교정 책적 압력

자유민 주적 사고방식 으 로 볼때 그 체제 에 정통성을 부여할 원 천을 전 연 갖고

있지 않은 권위주의 정권은 일 단 같은 권위주의 체제를 갖고 있 던 우방국가가

가시 적으로 개혁을 시 도 하게될 경우 , 전술한 취 약한 정통성 때문에 특히

불안정 해 진 다 . 즉 헝 가리 , 폴란드 , 소 련의 개혁으로 인 하 여 사회주의 진 영의

정치 적 인 동질 적 발전 이 라는 촨상은 일 단 끌나 버 壹다 . 이 와 같은 특이 한 발전

상태는 1 9 87 년부터 1 383 년 까지 단계적으로 이 루 어전 
"

사최주의 적 국제주의 
"

라는 원척 의 포 기 와 브 레즈네프 독트린 의 궁븍적 포 기 와 디불 어 가능하게

되 었 다 ( Hacker 1 99Sa : 35/6 면 참조 ) . 바르샤바조약기 구의 개 입 이 라는 위 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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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후에 야 비 로소 동구권과 동독의 개 역과 정권2체가 가능할 수 I TO .

동독주민들은 늦 어兄 1 98 9넌 1 2월 6 2 且 바쵸프가 동독건국 49 주 넌 기 념식 에 서

연 설合 한 이 후부티 3g 만명의 동독주둔 소 련군이 만 일 동독주민 들이 정 권 에

반 대 하Y 봉기 할 경우 개 입 하지 않을 겆 을 SED 지 도층이 감안하 있음을 알게

되 었다 ( Hacker 1 338b 7 g면 참조 ) .

이 와 동시 에 소 련의 페레스트로이 카 , 폴란드의 자유5L조의 성공 , 엉 가4 3

시 장경 제적 개 과 같은것은 동독주민 들에게는 마치 일 종의 전 엽 병 이 나

다름없는 효과를 7었다 . 이 와 깁·은 상 태 에 서 SED 지 도층은 어 전 히 개역을

추진 할 의 사를 전 혀 표 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 호 네 커의 맡대旦 
‥

우리 는

지 속적으로 우리 의 성공적 노 선을 견 지 할 겆 입 
1Z

- 잡재 적 인 정통성 부족

상 태는 급성 적으로 악화되 었다 . 동독은 이 와 같은 과정 에서 바i 지 2층의

정 치 적응의 위 기 라는 전 적 사레 에 해당되 었 던 겆 다 , 사 례는 공 권

주의 정7위 기 의 원 인 을 전 문 적 으 로 연 구한 Scf,Il]i tter 등 이 계산앴 던

사례 이 기 도 하다 .



4

T , 菩% J(닐> 卷)]

o 그 렴 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의 결펍과 그 부식상태로 인 하 여 정권이 자동적으로

붕괴되 어 버린 곁과가 초 래되 었던 겆은 아니 다 . 그 렇다면 어 떻게 동독이

4W년 간이 나 존속할 수 있 었는가라는 사실 이 해명되 어 야 할 것 이 다 . 정통성

문제는 항상 있 었 던 것으로서 득히 나 베를린장벽 이 구축퇸 다음 , 건국초기 의

반파쇼주의 라는 전통과 신 촤가 퇴 색되 어 버린 다음부터 더욱 섬 각雙다 . 체제의

정통성 결핍 , 이 주민 사태 논리 적 해명 그 리 고 모순성을 모두 종합하 여 설명해

볼 필 요 가 있다 . 한 체제의 정통성 위기 는 집 단행동에 대한 근본적 동기 와

함께 설 명 해 볼 수는 있지 만 집 단행동 자체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 이 왁

같은 것은 체제 이 론적 설명을 행동주체적 행동논리 와 합께 상황에 적합하게
4

걸합시 킨 후에 야 가능하게 毛 다 . 정치 체제의 존속능력 이 나 존속위 협 에 관해

결정 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시 민들로 하여금 정권에 대한 적극적 충성섬 이 나

소극적 충성심 을 철최 하도록 하는 실질 걱 이 고 , 예상 가능하며 , 적극 선호하는

신 뢰할만한 다른 대 안 ( Al ternat iv ) 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 . 그 래서 Frseworski 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

What ma t ters for the s t a b i l i t y o f an y r e g ime i s

n o t the l e g i t imacy o f thi s par t i c u l ar s ys tem o f domi fI a t i on but t he prec

or a bsence o f pre ferab l e a l ternat i v e s
"

( Prezeworski 1 386 : 52 면 )

o 그 런 데 이 와 같은 다른 대 안의 선 텍 가능성은 1 383 년 가을에 접 어들자 활짝

열릭 게 되 었다 , 동년 9월 헝 가리 가 동독과 합께 보조릍 함께 하던 
"

국 경보호

공동체 
"

를 폐기 하자 1 36 1년 이 래 처음으로 시 민 들에게 탈출가능성 이 부여

되 었으며 , 시 민들은 이 기 회를 대 대적으로 이 용하·기 에 
'

이 르 렀다 . 호 네 커를

중심 으로 하는 지 도층이 갖고 있 던 개혁의지 부재상태로 인 하여 증가해 버린

동독주민 들의 불만과 서독측에 의 해 은연중에 제시 된 재통일 이6는 명 제로

인 하여 일 기 시 작한 통일 열기 는 절은 동독 시 민들의 대 대적 인 탈출을 야기 시 켰다 .

호 네 커의 질 병 , 그 리 고 그 후계자가 결정되지 않자 일 어난 통치 위 기 로 점 철된

SED의 지 도부들은 헝 가리 , 바르샤바 , 프 라하 , 베를린장벽 철 거와 같은 대규모

이주상태를 막을 수 았는 힘 이 없음을 드 러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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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q] 규모 
"

이 주 { Exi t ) 
"

상 태 에 대한 정 권의 대 처분능 상 태는 동. 내 내 재 적

체 제 반대자로 하여급· 그 들의 
"

밭언/ ( yo i c e )" 이 커지 도 록 앴 다 ( H i r sc hmaun

l 9 7 a ) , 이 와 동시 에 지 난 수A) 넌 간 정치 적 으 로 무김'갹한 상태 에 吟져 있 던

주민 들에 의한 대규모 항의 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 그 런 데 이 와 같은 집 단적

정 치 행동에 관하 여서는 설 명 이 필 요 하다 . 신 교 라는 한 지 붕아 래 결접 퇸 소 규모

반체 제 단체 ( 평촤그롭 , 쵠· 경보호그룹 , V [춰그롭 ) 가 비 록 조 직 적 인 지 도자는

없 었지 만 
"

새로운 사최 운동 
"

요로 서 매와 같은 骨 대한 역할을 懷 다 . 한때

31 지 전능 앴 딘 국가가 대규모 이 주사 태를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 라 일 기

시 작하는 항의 를 족압적 으로 저지 할 수도 없게 되 었음이 분명 해지 자 대57-모

항의시 위 가 점 점 커져 만 갔다 , 향의 시 위의 증가와 더불 어 지 금 까지 있 었 던

항의 군중의 개 인 적 행동의 위 험 성 이 줄 어 들 었다 . 대중심 리 적오로 볼때 많온

사랍이 동원되 었다는 심 리 적 안정 감은 시 위 군중 일 개 인 적 입 쟝에서 볼때 위 섬을

무릅쓰게 반들기 도 한다 . 이 로 써 yJ 단적 항의苟·동의 증가현상에 대한 합리 적

행동논리 를 설명할 수 있 다 , 영 법 에 따라 처 벌 대상이 었 던 공화국도주자에 대한

위 %j 성 과 대 대적 인 내적 향의 가 집 단촤하기 에 이 르자 중앙집 권적으로 조직 되 었 딘

정치 체 제릍 비 롯하여 이 에 행 정 적으로 예속되 여 있 던 중요한 사최의 하부체제

( 경 -제 
, 법 률 , 학술 등등 )의 불안정 성 과 급소가 드 러 났다 . 이 와 같은 하부체제가

서로 너부나 긴 밑 하게 연 결도1 어 있 었 다는 사실 이 - 이 는 과거 대 다수 공산주의

연 구가骨 에게는 안 정 성 의 보 장장치 로 써 보 였 음 - 위 기 가 급 격 촤하자 통치 체제

전 체의 ·몽괴 
를 가속촤시 키 는 요 언 오로 작옹앴옴이 드 러 났다 .

0 22 렇지 만 혁 명의 역사적 주 체 가 추상적 인 체 제 이 론적 논의의 이 면 으로 사라저

버 리 는 것은 결코 아니 다 ,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맡해 보자면 동독오로부터

서독으로 가 버리는 이 주민 들과 동독 네 에 서 항의 하는 군중들에 의 해 정권은

무 너지 게 되 었다 .

"

Exi t 
"

와 
"

Vo i c e
"

가 합해 정 권유지 에 절 대'적으로 필 요한

"

충성심 ( lo ya l t y )" 을 단숨에 사라지 게 해 버 렸 다 . 구 정권을 떠 받. 骨고 있 던

기 둥들이 마치 슬로우 비 데오에 서 보는 것 처 렴 부 너저 버 렸다 . 죽 호 네 커 가

강요에 의 해 사입 하자 베를린 장벽 이 무 너 凍오며 , 1 389 년 1 2월 3 일 에는 SPl]

정치 국 전원 이 퇴진 하였고 , 그 국가정 첵 수앵상의 공권 력 이 무력 해 졌 다 .

늦 어V도 이 시 점 부터 대 대 적 인 변 촤과정 이 시 쟉되 었 다고 볼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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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 동독의 권위주의 국가사최주의 체제의 붕괴

1 잠 불 원 l i 붐 ]
l l - . . . ... .. 1 1 - . .... ... l
l l l l 페기 에 따른 외고정 책 적 l

l l 인"" 
'"

리 
"

l
l i l l 

- 동구권 개혁의 전 염성 l

l l 
利 利 判 *

시 1 冀'] 巷 ' 判

피
i l - 법치 국가적 정통성 상실 l l l
l l i l 

- 서독의 재통일 명 제 l
l l 

- 도 덕 적 · 이 데올로기 적 l i ( 및 재통일 기 회 제공 )에 1
l l 펑 통성 상실 l l 따른 외교정 책 적 압력 l

l l - . .... . .. .. 히 l
l

l 
NI
N
%, 

. /
4

정권 엘리 트 의 반응 l 정치 걱응에의 무능력 1
( 적응 위 기 ) i 지 도 력 약촤 l

l

l <
%, l /

( 적극적 , 소극적 ) 
"

l oya l ty" 의 거부

( 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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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d : t 로부51 /가> )([A

O
"

권위주의 통치 의 정권고체 가 여1싱·치 않'- / 가운데 급속하게 일 어나면 일 어 닐·수·북

대중봉기 의 가능성과 변 화과정 에 미 치 는 51 잔재적 영 향은 칠씬 크 다" 는

0 
'

Donne l 과 Schmi tter 의 가설 ( 1 5 2 6 : 54/5 )은 동독의 빈 주최->1정의 경수 ,

단지 1 332 년 3칠 인 민 의최 선 거가 있기 끼-지 의 짧은기 간 동안에 만 적용될 수

있 다 , 그 이 수부터 다른 앵동주체자들이 아당의 전위 대로서 , 그리 고 동원핀

대중으로서 전 면으로 부상하였으 며 , 새로운 규졍과 여 타의 근윈 이 사테의

진 전과정읕 좌우앴다.

o 이 와 갈은 音은 기 간동안 6 대 행동주체가 등장하였는데 , 이 들은 상이 한 이 익

대표하고 , 상이 한 
id

전략" 을 추구하면 서 , 상이 한 영향력을 행사압다 . 필 자는

이 에 관한한 매 우 광의의 댄동주체 개 녑을 사용하고자 한다 , 다음 옅 거하는

"

행꽁平체" (Akteure) 모두가 그 구성상 충분허 동질 적 인 것도 아니 고 명확히

정의되고 수긍할만한 걸 정규정 에 따라 수립 핀 공동목표룔 접 단적 전 략 ( 예 컨 대

이 주자 , 제휴정당 )으로 서 실 연시 킬 역 량이 있는 지 도자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 었 다 . 0 렇지 탄 잉동주체 개 념 을 정 당촤시 키 는 것온 상호간에 구 별되 는

집 난적 영 향력 앵사를 비롯하여 이 피. 같·P- 집 딘·과 게체들이 사 태 진 전과정 에

- 사수적으로 관측呵 볼때 - 모 였 던 앵동과 같은 것 管이 다 .

O 6대 깬동주체는 단음과 갇다 .

- 신 91 을 잃지 않았던 불과 몇명 정"도의 구접권의 엠리트 : 모도로 정부와

그 레고 기지 를 중심으로 한 SElL 의 신 지 도 자

. 새y운 지 Y자와 합께 상호간에 순차적 으로 거리 갑을 유지 하면서 SBD의

과거 파且 너들과 거리 감을 유지 앴 던 구 제휴정 당

- 원탁최의 초기 에 협 력 했던 반체제 (신 광장 , 연합표}i파 , 빈 주주의 당장 ) ,

녹 색당 , 먼주吾진당 , 동독사민 당

- 항의 . 군중( 데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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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독탈출 군중 ( 이 주민 )

- 서독 : 정부와 제정 당

항의군중과 이 주민 , 그 리 고 사회 정 책적으로 볼때 이 주민 현상이 일 어날 수

있도록 했고 재통일 병 제와 합께 재통일 기 회 제공을 했 던 연 방정부와 같은

3가지 행동주체는 현실 적으로 문제성과 시 간과 같은 촉박같을 불 러 일 으 켰는데

이 와 같은 촉뱍감과 합께 앵동주체는 동독정부 , 제휴정 당 , 아당으로 하여금

정치 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 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 이 와 같은 조 건 하에

단기 간에 걸 쳐 조 건부적 협 력 이 일 어났던 바 , 이 로부터 
"

타협 적 변촤" 가

일 어났다 . 이와 같은 때 에 모드 로 정부는 민주적 정통성 의 부족을 각계의

그 대가로 정부정 책 에 대한 영향력 쌩사블 확보했다 . SED 가 계속 참 여하면서

권 력읕 유지 할 수 있을 것 이 라는 겆은 엇된 시 도 에 지 나지 않았는데 , 그 렇지 만

SED의 잡정 적 파트너들에게는 단지 선 거시 점까지 만 협 력상태가 가능하고 , 그 후

(후일 PDS )는 일 단 장외로 사라지 게 될 것 입 에 분명 해項 다 .

도표 3 :
"

원탁최의 
"

참 여단체

< 신 설정 당 및 기구> < 기 성정 당 및 기구>

이 니 셔 티 브 
"

연합좌파" 사최주의 독일 통일 당 ( 즉 동독공산당 )

SED ( 8S . 1 2 . 1 6 이 후 SEO/FOS

SOP ( 38 . l , 14 이 후 SPD) 38 . 2 
. 4 이 후 PDS )

시 민운동단체 
"

민 주주의 당장" 자민 당 LDPO ( 3R . 2 
. 1 LOF)

시 민운동단체 
"

신광장" 독일 민 족민주당 ( NDFD)
w

t

녹색당 독일 민주농민 당 ( DBD)

평촤와 인권을 위한 이 니 셔티브 농민 상호협 력회

농촌여성 협최 농민 연합최

"

민주돌진 
"

당 자유독일 노 총

"

원탁회의 
"

본최의 에는 Sorberl 소수먼 족 대표 1명 도 참 여 .

옵서 버 찹여 : 독일 민주여 성 연 맹 , 소비 조합 및 환경보호당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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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독정 부와 원탁최의의 정 치 적 결 정 사항은 단지 한시 적 으 로 반 중요한 것으모서

판명되 었 다 , 원 탁회의와 Y드로 정 부에 의 힌- 
"

이 兮통치 
"

상태는 정 권 이 남겨

;-은 잔재 에 대한 - 7산관리 및 구 악의 부분적 제 거 에 지 나지 않아 동 . 서독

통합에 대한 초 안준비 , 헌 법 초 안 결의 , 인 민 으]최 선 거준비 길·은 사항읕 다루었 다 ,

사 태가 접 접 조 기 선 거 실 시 ·쪽으· 
, 치 t/자 정부와 원탁최 의 는 영 향 력 과 권 력을

2점 점 잃 게 되 었다 .

"

우리 는 국민 이 다" 라는 V%1 주적 할 여 에의 요구가 
"

우리 는

한 국민 이 다" 라는 재동일 여 당·으로 중첩되자 이 때부 더 반체제 운동단체 및

군소정 당에 의한 영향력은 사 라졌는 데 , 그 정도는 서독의 앵동주체들이 직 접 적으로

개 입 하 여 사태진 전을 ·우발 楚 던 비·와 동일 한 겻 이 었 다 , 동독주민 대 다수가 결합하여

요구한요로써 단지 조 건 부적으로 민 주주의 이 론상 정통셩 이 있을 뿐이 었 던 정치

정 당骨 ( 예외 : 녹색당 )과 서독졍 부는 동독에 대 대 적 인 영 향력을 앵사히 기 시 작

하였 다 , 이 와 같은 과정 에 있 어 서 원탁최의 와 모드로 정 부 , 그 리 고 무 엇보다도

구 제-7정 당과 야당단체 간의 엽 조 는 접 접 더 어 려워지 고 있 었 다 .

· 독 기 민 당과

자민 낭에 데 하 어 이 와 같은 상태논 민 平최. 과정 에 있 어서 신 속하2 배신 자

같은 방향전환을 하여 체 제 얘당으로 전 변 하는 것 이 절 대적 인 전 략샹의 이 접 이

있음을 뜻 하뇬 겆 이 었다 , 兮 · 서독 국 경 을 초 월 하는 새로운 정 당간 연 립 상 태 가

구성 되 었는데 이 로 써 정 치 무 대 에는 중대한 변촤기. 일 어 났다 ,

O 기] %g 3동주체의 권력 배분 상 태는 리 정 치 32의 전 이 를 통해 일 어 났다 ,

어마 어마한 정 당재 산을 동원하고 당 기 7·를 착대 적용힌·다 할지 라도 sED 에 게는

1健 도舍이 되 지 않았다 . SED는 축소일 로 의 연존사최주의 에 대한 주 책 입 자로서

동독주민들의 지 지 가 이 토 -吟 박탈되 고 있 다는 사실 은 전 연 이 할 수 없는

노 릇 이 었는네 , 이 와 같은 것은 부정 부패 사 건 이 백 일 하에 드 러 나고 서독

미 디 어와 동 · 서 정치 세 력의 단호한 자세가 이 미 인 민 의 최 선 거 실 시 이 전 에

권 력상실 을 가속화 시 켰 기 때분 이 다 , 초 기 까지 만 해도 구 제휴정 당이 비 록

구정 권의 적극적 지 원을 대 대 적 인 권 력상실 로 데 처하던지 심 지 어 그 패 망에
시

대한 책일을 져 약 하는듯이 보 었 다 , 구 제휴졍 딩'들은 그 들의
.

과거를 정치 적으로

청 산하지 도 않고 단지 극소수의 정상급만 교 쳬한후 , 민 주정 당입 을 표 방하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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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상치 않은 기 민 당의 압승이 일 어나도록 하였는데 , 이 는 1 338 년 3읠 최초의

자유스런 의최 선 거 에서 잘 반영된 바와 같다 . 제휴정 당의 숙명은 3월 선 거

실 시 2개월 전 에 서독정 당에 의한 막강한 영향력 행사로 다시 한번 좌우되 었다 .

서독정 당의 자매정당으로서 선 거실 시 전 에 민주적 정통성을 획 득 , 수용한 후

대 대적 인 정치 적 , 물칠 적 지 원을 확보할 수 있 던 동독의 구 정 권 야당만이

"

생존" 할 수 있 었 다 , 동독자민 당 ( LOPD , 3S 
. 2 . 1부터 LOF, 그 후 fOP 가 둬 )과

특히 동독기 민 당은 ( 인 민 의 최 선 거 이 전 에 ) 서독의 자매정 당과 서독정부의

막대한 지 원과 더불 어 동독내 지 배 적 정치세 력으로 부상하였다 . 독일 민 족민주당

( NDFD) 과 독일 민 주농민 당(DBD)은 서독의 정 당제도 내 에서 이 렇다할 자매정 당을

발견할 수 없 어 그 의 미 를 상실 雙다 .

o SOP(후 일 SPD)와 독일 사최동맹 ( DSO) 이 라는 2개의 신 당 구성 은 정권익 과거

청산의 일 환으로 타협된 결과는 아니 다 . 이 들 두 정 당이 각각 서독의 자대정 당언

사민 당( SPD) 과 기 사당(CSU)의 대 대적 인 지 원을 받았다 . 극우보수정 당인 DSO 가

동독의 민 주화과정 초기 에 볕의미 없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 었음에 비 해

SOF/SFO 는 윈탁최의 에서 막강한 정치 세 력 중의 일 익 을 수 행 앴다 . SDP/SPO 가

동독 CD0 에 비 고 하 여 갖고 있 던 전 략적 단접은 서독의 자매정 당인 SFO 가 아당

이 었다는 점 이 었는데 서독 SPD 는 동 · 서독간의 급속한 국가통일 에 반대하였다 .

동 . 서독 사민 당은 서독 다르크와 통일 읕 열망하는 동독주민 들의 욕구를

외 면하 여 선 거 에서 패 배하였다 .

o SED 정권에 반기 를 들고 아당으로 구성묀후 평화혁명 이 성공펼 수 있도록

커다란 기 여를 했 여 러단체와 정 당들의 급속한 세력 약화는 비 록 사전 에

계획된 바는 아니 라 할지 라도 이 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다 .

"

신광장" ( Neues

Forum) ,

"

민 주주의 당장" ( Demokrat ie Jetze ) , 평촤와 인 관을 위한 이 니 셔터 브

등이 통합하여 구성된 38 동맹 ( 8uendni s 3 8 )은 최초의 대규모 대중시 위 가

동원될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 훗날 원탁최의 에서도 중대한 역할을 수행

하였다 .
92 동맹은 사양일 로의 국가사회주의 체제와 더 러운 거 래를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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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를 叫보하면 서 SED 정 권에 반기 를 든 용기 있는 반체 제단체로서 동독사최

내 에서는 새로운 정치 문화 영 성 의 중대한 일 익 을 담당하게 되 었 다 . 9 8 동멩외

권 력 정치 적 단첩 이 란 서독내 에 막강한 파토 너를 모 섹하지 못했다는 접 이 었고

그 전 략적 
"

오류" 는 시 장경 제의 극복이 란 관접 하에서 자본주의와 국가사최

주의 를 초월 하는 
"

·제 3의 길 
"

읕 계속 믿 었 던 
"

고 집 
"

이 었 다 . 동독이 라는

국가의 독자성을 그 나마 장기 간에 걸친 과도기 간 만이 라도 유지 시 켜 보 려 던

S g 동맹의 미 래 에 대한 전 망은 동독주민 대 다수로부 디 외 면당懷 다 , 대중들이

위 기 의 순간에는 침 묵을 지 키 다가 거 리 에서 
"

통일 된 조국 독일 
"

( Deut sc h} a n d

e i o i Vater1 an d )을 구가하기 시 작하자 , 많온 사람들에게는 그 때부티 평촤혁 명의

결과는 전 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 다는 겆 이 분명 해 졌다(원문에 서는 
"

평 화

역 명 이 그 자식 을 잡아먹 었 다" 고 표 현되 고 있음 ) . 93 동 맹은 최 초의 자유선 거로

부티 출벙 하 여 자유선 거 실 시 가 가능하도록 그 어느단체보다 필씬 기 여 앴지 만

선 거 에 서는 패 배하고 맣았다 .

O 동독 에 서 최초 민주선 거는 민 주체 제로의 변촤연구에 있 어서 하나의 중대한

시 접으로 평 가되고 있는데 민 주선 거와 더불 어 민 주적 과도기 는 점 접 더 민 주적

안정상태로 이 행되 었 다 . 최 초의 민 주선 거는 졸속적으로 영 성된 민 주주의 앵동

규법 이 안정된 구조로 정 착되 어 같 수 있는 전 제조건을 구성한다 . 최초의 자유

선 :거는 이 와 같은 선 도 적 인 기 능 ( l u i t i t i v funkt i c· n ) 때문에 
"

f間1]di n

e l e c t i on s
"

라Y 표 연된 다 ( 0 
'

Donnel l/SchIlli t t e r 1 36 6 : 57 ff 찹조 ) ,

CI 렇지 만 동독) 3월 선 거는 그 결과로 볼때 
"

foul]di n g a n d di s so l v i n g

e l ec t i o rl S
"

이 라는 이 중적 성 격을 띄 2 있 다 .

"

foundi n g e l ec t ions" 로 서의

3월 선 거는 민 주주의 제 기 구와 제 절차가 안정 될 수 있도록 그 기 초 를 마련 앴으며 ,

"

d i s so l v i n g e l e c t i on s
"

로 서의 3칭 선 거는 동독 이 라는 국가자체가 해산되 도 록

하는 출발접 이 었 다 . 이 로 써 마침 내 서독정부는 동독에서 민 주적 인 
"

변촤" 와

민 주적 안정 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향후 양독간 통일 과정 에서 도 도 적 인

앵동주체가 피 었 다 .

- 55S-



o 이 로 써 
"

우리 는 국민 이 다" 라는 슬로건이 
"

우리 는 한 국민 이 다11 라는

슬로건으로 상징 촤되 면서 시 작된 변촤로 접 철된 (동독의 변촤 ) 락는 한 과정은

잠졍 적 이 나마 결론에 이 르 렀다 . 단 몇주일 만에 동독주민 의 다수는 민 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선호하는 쪽으로 관심 의 변촤가 일 어났다 . 과거의 권위주의 적 이 고

국가사최 주의 에 의한 파괴 에도 불구하고 그 이 후 민 주혁 명 으로 생 성된 문명

사최는 아무런 결실 을 못맺는 것 처 럽 보 였다 .

"

인 민 민 주주의 
"

라는 획 일 촤로

부티 곁별 하는 
"

c i v i l soc i e ty" 는 그 러나 1Cudol f Bahro 가 주쟝하듯 억 압적

현존사최주의
.

국가가 만들 어 놓은 종속적 인 산물들을 ( 8ahro 1 877 ) 완전히

제 거하지 못했다 . 이 에 관해 0ubi e l/Frankenber g/}Coedel은 
" 

이 제 막 공백 이

되 어 버린 권력 이 라는 자리 를 메꾸T어준 
"

민족" 이 라는 동질 적 상정 화를 통해

형 성된 문명 사최는 그 얼 부 구성원 때문에 새로운 십 한 마찰이 일 어날 위 험 이

도사리 고 있다" ( Frankfurter Rundschau 1 938 . l . 2 1 1면 )2 기 술하2 있다 .

또한 이 와 같은 심 한 마찰이 비 록 민족국가적 동기 보 다 경 제적 동기 에 그 원 인 이

있다손 치 더라도(Habermas :
"

독일 마르旦 민족주의 
"

: D-Mark-Nat ional i smus )

사최 자체의 문제점을 대변하는 대다수는 다른 국가라는 권력의 수중 , 즉 서독의

수중에 있게된 온 확실 하다 . 비 록 서독이 라는 국가의 권력 이 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있음에 의심 의 여지 가 없지 만 , 서독의 동독지 역 에 대한 민 주적 정통성은

단지 가속촤된 정 권교체를 온통 긍정 적으로 판단해 보 더 라도 동독주민 의

대다수는 자기 책 임 하애 자기 체제의 사회변혁을 추구할 자세가 되 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骨림 없다 . 하나의 사회모델읕 무조건 받아들임 으로 써 그 사회를

극복하는 겆보다 더 성공적 이 고 자유소럽 게 문제점 이 즉각 해 결된듯이 보 이지 반

그 러나 그 곁과는 장래 에 누구도 정확허 에측할 수는 없 다 .

'



全쁘 總選에 크受./色步貴科.
('90. 12)

11h 踐糖議會 縣))l >Y 副,!1 g 軻罷 ( 0,l],/,)

O 90. 1 2 
. 2 結獨꾸 시초의 全獨 t,選을 -위 한 選擧法 改走에 따든 新規走

- 87. 1 .
5 제 1 1 대 선거모 엉성온) )

()거 Md의 )L빈째 설시 임과 동시 에 통%이후 동법

의 츠 초 실 시 임

- 통독이 전까지 구서독에는 248 개 選擧區(h'al)Ikr is ) 가 있었음.
- 90. 6 . 1 1 서 베들린 의%] % 명의 의 2지·걱 -Y<전부여에 따라

서베틀린이 8 개 선거구로 분리 되어 256 개 선거구로 증가 ( 248{8·)

-. 90. 10. 3 동독으로 구동독이 72 개 선거구로 분리 툉 에 띠·라 총 33 개 선거구가 됨

( 256추7%>

( 7 개 선거구는 구서독의 매·선거구 켱-F-주인수가 225390 명임을 고 려 , * - 25 %

의 된차骨 감안하었으뗘 이 로써 매 선거구 평균주민수는 25529 멍이 펑 )

O 구동 · 서톡 지 억 벌 議會進出速斷條項의 적용 ( 5 y. E1ause I )

- 90. 9. 29 언 방언법제판소는 h % 제한조힝'의 선-吟에 대한 적용미 기 본법에 위 배 틸뿐

만 아니 라 구동독의 사정을 2 려할때 혀겅샹 불압리힘'을 감얀하어 여러 대 안을 제

시하었고 각정 당간의 논란이 분분하자

- 90. 10. 8 언 방의회는 5 % 제안조항을 구동서독지 역에 분리하여 실시하기로 걸정하

여 구 SED 정진에 반기를 들어 %일억 엉을 兮해 독일통얼에 지 대한 공언을 안바있

는 구통독지 역의 군소정딩'에게도 연 뱅의최 전출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언합공천도

할수 있게 됨 .

- 따라서 일 성당의 연 1광의회 -'신술- 
구동서-%지 역에서 - 7진자의 유효투표중 5 % o ]

샹의 지 지를 받던가 선거구 투표骨 봉해 3 1껑의 
의원을 선출시키 션 되고 구동독지

억에게는 언합공천으로 7가적인 의피 신출가능성ol 부여됨 .

- 5 % 제한&항은 독일 언 방건국시 제헌의피부터 도R ]되 어 57 에 단게적으로 강와되

었는데 이 로 써 수않은 군소정당에게-L· 의 진출의 기회 가 박탈도]거니4 정당의 수명
J

을 난%시 켜 거의 평등뭔칙의 관점에서 때 헌 법샹 논란의 여지가 當음.

. 掘逸聯邦憲法裁判所는 
" 1시 례대표 거 방식 < 군소정당이 나 유/자단체의 등쟝에

-f리히-다. 이로써 피선 국언의 대표의 엉동의 자유가 진지
,

하게 엉향을 밤을

수 있게 된 다. 섣거 란 단순히 - iF곡3자가 갖고 있는 정 치 적 의 사플 반영하는 국민

의 대표를 선술함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직 능이 가능%1 기 관도 셍 성해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BVerfGE 51 , %2/136f) 라 고 정당분얼 방지의 근거하에 법骨해

석의 3] 쟁合 취하고 있응.

O 選擧參與 il%當 및 團體

-

- 독이 전까지 州쓰薦名單(Land s l ist n% orse h] S ge ) 을 설정한 정당만이 선거에 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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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었으며, 피선거권이 있는 일개인이 나 정당으로 인정되 지 않은 기타 정

치 단체는 選擧區公薦(Wrei화Th131,·or c hI旬 ) 으로 제한되 업.으므로 선거구를 롱한

적 선만이 가능했음.

- 90. 10. 8 동 · 서독갼 전독총선 준비 및 시행에 관한 헙 약 및 선거 법 개정으로

90. 3. 1 8 구동독 인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90.2. 0 제 정 ) 이 의 미 하는 정치 단체도

독일 연 방 정당법 제 2 조 제 1 항이 의미하는 정당으로 동등자걱을 획득하게 됨 .

- 이 로 써 정당이 아니 면서 구통독의 정치 번 쳔에 기 여한 시 민운동단체가 배려 됨 으로

써 구동독의 사정이 고 려될 .

'

- 전독총선에는 총 40 개 정당 및 정치단체 ( 그 중 21 개는 연 방의최 , 주의 회 , 구동

독 인민의최 에 진출한바 있어 연방션거관리위원최로부터 자동적으로 인정되었으며

19 개는 새로 인정될 ) 가 후보자를 세우고 있으며 구동독에는 3 개 연합공천이 있

음.

o 구동독 제정당의 聯습쓰薦(Listenvereintgungen)
- 통독후 처음 실시되는 연합공천은 선거 법상 정당공천과 동일한 의미가 있음.
- 90. 10. 3 이 전 구동독에 소재지를 둔 정당 및 정치 단체가 공동으로 션거공천을

좌

제출하연 되며 각 정당은 한주에만 언합공천을 탈수 있으며 한주에서 독자적인

엉단 또는 삼여정당과 기 타 정치단체와 함께 독자적인 선거구공천을 할수 없음.

- 연압공천은 최소한 참여정당이나 기 타 정치단체의 절뱐이 인민의회나 주의회에

의원을 피선시 컸을 겅우 선거 법 제 20 조 제 2 향 및 제 7 조 제 I 항에 준한

추천인 명단제출의 의무로부터 면제등.

o 期間短縮 및 공식 적 補提條件의 變更

- 통독이후 초로 실시되는 전독총선에 구동독의 정댕과 정치 단체들에게 독자적인

선거공천에 의한 참여의 기회들 부여하기 위하여서는 선거 법상에 명기 毛 기간의

변겅이 불가피하였음.
- 개정이전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선거구공천이 나 주공천멍단으로 최종 연방의회

나 일개 주의되 선거시 자체 선거공천을 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5 명의 의원을

선출시켰거나 선거구내에서 200 멍 또 는 최종 언 방의회선거시 주내 유권자의

1/1000 % ( 최대 2000 멍)로부터 직 접 지지믈 받거나 서멍을 받아야 됨 .

- 이 번 전독총선에는 언방의회의 정당이나 정치단체 또는 구동독의 인민의회 및 주

의회에 계속적으로 의원을 선출시켰으면 족하며 이'로러 구 선거 법이 얼거한 지지

자 서명은 먼·제되고 단지 I 명의 의원만 선출시컸으면 충분함.

o 87 聯邦議會선거시부터 적용된 선거법상의 개 정사항
- 외 국체류 독일인의 선거권 부여



O L' lemeyer 식 議席 酉6分方法 ( 85 .
3. 8 연 방선거 법 개정으로 2그 입 틸 방3] )

- 마아부억 대학의 니 마이 어 CI수가 개 발안 정 당 벌 의 석총수와 갹 주공2 엉 단에의

배<방법 .

- 우신 각정 당의 주공천 명단에 투%틴 지 지 고 를 합산. 단

1 > 제 l 선거구로부터 제 256 선거구( 구서독 및 서베을린 )
, 제 257 선거구로부터

제 328 선거구(구동독 및 동베를린)에서 유효투표중 쇠 소 3 %의 지 지 플 척 득한

정당이거나

) 히 소 3 개 선거구에서 직 선의 원을 소]출시 컨 쩡 당이 어야 암.

- 656 명의 의 웜은 각정당이 흑 득안 제 2 투표련의 - 지 지 자수를 제 투표권 유권자

총수로 곱한다응 배분국3o] 새 건 정당송수로 나눙.

- 이 때 -갹-정당은 정수에 도 달하는 수만큼의 의석을 배- 받음. 아직 냠아있는 배분

가능 의 석수는 계산상의 최 대 잔여치 ( 소수점 이 하)에 t다라 배분하그 <0어 치 가 동

수일때어1는 연 방선거괌리위친쟝이 추첨하어 걸정함.

- 83. 3 에 실시 된 제 10 대 연 방의회 선거 시까지 적용되 던 d' Hondt 의 최고치 배분

방법보다 Niemeyer 방법은 의 석수 배분에 있어 유효투표율의 정확안 배분이 달성

틸 수 있으며 d' Hondt 방법은 유효牛표수의
.

비 율에 중점을 두어 대규모정 당에게

윰리하며 일개정당의 상대 적 다수칙득으로도 의 우수의 실대다수가 가능앴었던 점

에 비할때 Niemeyer 방법은 군소정당에게 던져진 루표가 실씬 유리하게 계산되 어

공정성이 있응.

o Afy+,L. IEE (h 飽1] ( Das persona l isierte VerhSInisu‥ah1system)

- 유권자가 행사하는 제 1 추표코과 제 2 투표권은 고 리 단순하지는 않.아 유권자의

1/'3 이 상이 이 제도를 정솩하게 프<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낭. ( · 헌거언구단의

조 사에 따르면 유3자의 34 % 는 제 1 투표권으로 일개정당의 의석배분이 절대적

으로 걸정된다고 잘못 알고 있응이 조 사됨 . )

O 投票方法
- 선거 일시) 1990. 12. 2 ( 일요일 ) os 시부터 18 시 까지

- 유권자논 제 1 투표권으로 루표용지의 좌식에 있는 선거구 주보자중 자선이 지지

하는 선거구 한 직선후보骨 ·후표하며 이로써 후보자중 최 다득표자가 당선되며 ,

제 2 투표권으로 우 에 있는 5 r펑의 대표출u)-자가 기 재되어있는 주공전명단에 자

신이 지지 하는 한 정당을 투표하는데 제 1 두표코가 제 2 투표권이 A 동일정당일

필요는 없음

-

- 표 중 
1실 18 시 이주, 개 표나 집계에 방해가 되 지 않는한 누구나 출입 이 가능암.

-7-표쟝의 질서는 平표위원장이 책 임 심 .

- 투표자2- 투표장 입 쟝과 함께 투표용지 외- - 쥐牛믈 교 부받는데 투표용지 배부자는

선거兮보서 제시들 IL구할 수 있응.



고

- 투표용지의 기표와 봉함은 기표실내에서만 행한다음 투표위i 오쟝에게 선거통보서를

체출하논뎨 선분증명서t-]- 여헹증명서를 지 챰할 것을 권쟝하고 있음.

- 선거기록계원이 선거인명부에/·-] 유권자의 기 재사항을 각인하언 투표위 쿠장은 두표

항을 유젼자가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도록 함.

- 투표용치가 잘못 기 재되 었거나 투표용지나 봉투가 사응이 불가능하게 쇤 경무 대 체

될 수 V.음.

- 갹 유권자는 제 l 투표권과 제 2 투표권의 두가기 투표권을 갖그 잊으L.t 그 중 51

가지들 포기할 수도 있으며 이로써 그 의 선거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 만 결

국 선거권의 절 뱐밖에 행사하지 앓은것으로 됨 .

t 統i 본 擧 照

o 有權者 및 投票章
- 87 송선2 투표구 약 60000 개소 / 유권자 4533 만명 / 투표율 84, 3 X

- 83 총선1 유권쟈 4409 만명 / 루표율 S9, 1 %

- 49 총선: 투표율 7S, 5 X (최 저 )

o 第 1 投票權

- 제 1 투표권의 최 대득표자가 선거구 의원(.직선의왼)으로 피 선됨 .

- ( 표 1 ) 정당별 직선의원 닿성통계

1 언도 直選區散 SPD CDU csu fDP Grdne 기타 참고 l
149(제 1 대) 242 96 91 24 12 - 19 制憲議會
153(제 2 대 ) 242 4h 130 42 14 - 1 1 아데나우어총리 재 임시 l

l묘(재 3 대) 247 46 147 47 1 - 6 
"

l

161(제 4 대 ) 247 91 1 14 42 - - -

"

l

165(제 5 대) 248 94 118 36 . 
- - -

"

l

169(제 6 대 ) 248 127 - 87 34 - - - 大聯政 시 쟉 l

172(제 7 대) 248 152 65 31 - - - 슈미트총리 취 임후 l

l76(제 8 대 ) 2얼 1 14 S4 40 - - - l

187( 제 1 1 대) 248 79 124 45 - - - l
19이제 12대 } 328 제 l 차 소獨鍊.選 l

구서독 248 l

l 구동독 72 l

i ( 구동벨린 되 l

l 구서 벨 린 8 l

- 87 총선2 SPD 의 79 직선의원중 30 석이 절대다수 득

최고득표 Essen 1 1 6-3. 9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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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저 - b표 l-iamburg-Elmsbi]tte l 41 , 5 %

Bad n- h'Orttemb w 에서는 딘' 1 석 r단 
승리 / 8ayern 에서는 전무

CDC 는 직 선-'규중 절 반인 1 24 ) ·) 승리 / L<-'A- C I 적 <j구에서 절대다수

최 고 득표 L' lopper1burg-X ee Bta 70, O W,

쇠저득표 SCut t-gar·t 디 40, 9 y,

CSU 는 45 직 선 의 원1'c· 36 /
·
'] 
이 절 다.'는 딕 - V

20 개 )
[-] 거.'/-에서는 co %, o l 

'J' )J·I

- 61 년 7선 o ] 례 fOP · 는 직 ) J익 우) 을 ·<']출치 
- j[·하고 V.음.

- 37 제 1 1 대 총선부터 술마탄 Cr<ine 는 이·직 까·지 직 T섬의연을 ·언令지 못함.
- 일 부 /

<-]거구에서는 COL·, si)l), cso 익 득X->y이 매 무 인-성되 어 있어 경u) 안 늑표자

Y 당)L']필 무기· 있-3-:

. 87 총선시 7 개 선거구에서 SPD 는 CDC 나 C U 보 다 - A3i율 2 % 치·로 승리 %1.

.
87 총선시 1 2 개 선거구에서 coo 와 CSU 는 SPl] T다 2 % 미 만의 차 i 승리 함.

O 第 2 投票權과 議席配分
- 유 자는 제 1 투표권으로 직선의딘을 선출하나 의 연총수와 의 회 내 한 정당의

규모는 제 2 투표 으로 결정펌 .

- 87, 83 년도의 갹 정당벌 제 2 투]L진 득표율은 다음과 같음.

정당 87 - 표수 A표률 83 -A표수 - A-표율
SPD 14 025 763 37 

.
0 % 14 856 807 438 . 2 y,

CDC 13 045 745 34. 5 y. 14 8묘 680 38. 2 %

CSC 으 1 5 827 9. 3 % 4 140 865 10. 6 %

fUll 3 440 91 1 9. 1 % 2 706 942 7 
.
O X

Gr[ine 3 1프6 크36 3. 3 % 2 167 431 5. 6 y.

기 f l· 512 817 1 . 4 % 201 962 O. 5 %

O 第 1 投票懼과 第 2 投票權의 結合 ( fA:淚權 分割>
- 일개 정 당의 한 지지자가 제 2 - 7-Ae]y-jv 자선의 지지 성당을 y표임'파 옹시에 제

1 투표뽀으로 선거구의 다정 당 직 )J-7-보에게 7표권을 던진다 하더라도 언 방의 회

네 자신의 지 지 정당 외석배-본에는 아무런 엉향이 없음.

- 제 2 투표권으로 A 당을 저지하는 데다수의 - [f·V자가 인물과 당선기피가 큰 B 당

의 직 선후보에게 투표알 겅7 A 당의 직 <j의 A3수에는 영향이 있울 수 있으L-]- A 당

의 전체 의 원수에는 엉향이 없는데 C 이 유는 A 당은 주공전171난에 지 
'시율이 

더 많.

기 때-5에 의 석수는 늘수도 있-s-.
- 러 L·l-i 이 다길'은 투표-'현 분'일-을 시 도*lg는 - 0- 3 자는 그 리 %-지 1.음.

. 87 총)J시 제 2 투표-'3의 유효-7·표중 85 , 7 t 가 제 1 牛표권과 제 2 투표권을 옹

열정당에5테 투且히-었.2L며 다만 13. 7 % 민'이 
'세 

1 투표-견으로 · 선거5'/-의 E l·정낭 OJ

J돈보에게 표플 던 짐 .

. 연도벌 투표권 분할z 61 ( 4 . 3. 7 ) , 65( 6 . 5 % ) , 69( 7. 3 A ) , 72( 8. 8 % ) , 76( 6
,

. O % >



3이 10. 1 %) . 83( 10. 9 t> 
, 8(( 13. 7 % )

- 제 1 투표>과 제 2 투표권의 강력한 결합은 선거구에 서 직 선후보를 당선시 킬 가

능성이 있는 정당에게만 그 여건이 주어 져 잇.음.

. COU( 95. 4 %)
, CSU( 94. 9 %)

, SPD( 92. 7 %)

. 83 총선과 87 총선에 대비한 투표권 분할로 언한 감소율

COL l O. 5 %
, c용L'c 1 .

4 %, SPD2 2. 5 %
,

- 87 총선시 EDP 가 가장 투표권 분할에 직 면했음: 즉 PDP 를 지 지 한 제 2 투且구]의

헝·tx]-중 38. 7 % ( 83 총<3·]는 29. 1 % ) 만·) $g x II 1 투표+을 - 션y]구 선후

보자에게 언지 고 43 % 이 상이 CDU 나 CSL: 의 직 선 보에게 투표했으며 13. 1 7. 는

SPD 출신 직선후보에게 표 를 던짐 .

o 政愈된1 · ·]쉬別 議席配分

- 일개 정 당의 언 방의최 내 의석수는 제 2 투표권의 획 득수에 따라 걸정되 며 일개 정

당의 주공천명단은 연 뱅선거법 제 7 조에 근거참.

- 87 총선시까지 다음의 두개조견 t 의회 진출차단조향)을 만족시 켜야만 일개 정당의

연 방의회진출이 가능했음.

1 ) 선거구 전체에 걸쳐 유효 제 2 투표권의 최 소 5 % 를 획득했거나

2) 최소한 3 명의 직선의원을 선출시켰을것.

. 따라서 87 총선걸과 COL), ryu, SPD 는 조건 1) 2) 를 모두,

fOP 와 Grd配 는 조건 1 ) 을 만족시 켰기 대문에 언방의최 진출이 가능했음.

- 87 총선걸과 주공천엉단에 따른 갹 정당별 의석배분 (서 벨린 제외 )

1정당1총의석수1제2투표궜 l 총 제2투표권수1 整散 · 刺餘 ) 잉여에 의 한 (의 석수 l

l l 1획득수 i l l 1의석수 l l

ISPD l 14 025 763 186. 236 186 l

lEDP l 3 440 91 1 45. 669 * I 46 l
IGrOne 3 126 256 41 . 51 1 * 1 42 l

l l -
-

- - l

l i 37 354 502 494 * 2 496 l

- 각정당이 일개 주에서 딕득한 선거구의석 ( 직선의원 ) 을 주할당 의석수에·%-] 제한다

응 남은 의 석은 직선으로 피선된 복수추보를.제외하고 - 주공천명단순으로 채웅.

- 이와같은 방법으로 일개주의 할당의석수보다 더많은 적선의원이 당선될 경우 모두

의회 에 친출알 수 었으며 그 걸과 의 원수는 예정수보다 증가하게 됨 ( 초과당선자).

. 3Y 총선시 CDU 는 B.d.,-}%·d,tt.,b., g 주에서 주할당 의 석1는 35 석이 었으나

36 명의 직 선의원이 당선되어 계산상의 당선자 173 멍 + 1 엉의 초과당선자와 더

불어 총 174 명이 되 었으며 연 방의회 의석수는 496 멍에서 497 멍으로 증가핌 .

. 서 베를린 -會신 의원 22 멍을 합-치 면 언 방의 회 는 재 적의 원 총 519 엉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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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1992넌 말까지 건축방법을 대대적으로 단순하하V다. 1990년 하반기중 이미 칙

수된 건설조치 및 즉갹조치의 계속 7진위해 1 억 4,370만 o]-르크가 지출되었다. 금

년중 지출엑은 4억 2,000 만 마르크에 달할 것이다. 인프라 스트럭쳐의 정비를 위 
'

해 W 160억 마르크라는 거액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공규식 난방시설에 문제점이 있었다. 구 동독인민군의 중앙공급식 난방시

설·믄 거의 대부분 공해를 유발하는 유왕V·유 길'탄으로 운옹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시설은 에외없이 불랑한 상태었으며 겅제성이 없으므로 탄경보호적인 언료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연겅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언방군은 구 동독인민군 보유 난방시설 1 , 400 개 중 약 240 개를 인수하없다.

그 중 이미 172 개가 정비계왹에 들어 ·갔다. 1991넌 먈까지 50개의 새로운 보일

러 시설이 운옹될 것이며 1993넌 말에는 새로운 보일러 시설에 관한 프로그램이

완료될 것이다. 난방용 배관과 건·물내 시설은 1999 년 까지 정bI]하도록 되어 있다.

난방시설의 정비에 대한 필요한 금액만 10억 마르크가 소요 된다.

인프리·스트럭처 분야의 멀 가지 언함파 자료를 들어보 다음과 갑다. 총 2, 250

개의 부동산 중 이미 53
.
000 ha 에 달하는 대지 1 , 400 개가 매갹할 수 있도록 되

었다. 독일연방군 재산성은 연재 552 개의 부동산읗 일반 부동삽으로 인수한 후 기 .

티- 공공행정기구나 기업제에게 인수알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주정부와 지방자

치단체 및 기타 사외북지단체가 원하는 부동산 구입은 부분적으로는 잠정 사용계

약을 통하는 등 수 많은 사례에 걸친 급부 억시 매우 다앙하다. 1990던 10 월 3 일을

기해 구 동독인인군의 모든 위생시설울 우선 잡정적으로 인수한 후 계속 운용하옜

는뎨 그 중에는 17개의 중앙위생시설 (예: 군인벙원, 요 양원, 종압벙원)이 있다.

현재 그 중 대부분은 해체되었으며 부동산은 독일언방군 제신·청으로 이관되었다.

도처에 걸처 지자단체와 같은 민간기구에 의한 부동산인수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악 2, 100 만 매르코에 달하는 위셍(상비가 인계되었다. 베를린과 라입치히에 있는
u

군인벙원은 독일언뱅군 종합병원으로 계속 운용되고 있으며 고 타, 위커륀뎨, 노 이

스 타트 글레베에 있는 군인벙원은 독일언방군 전문의료센터로 계속 운옹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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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 문

o 1990 년 10웡 3 일 독일 연 방공화국 (이 하 편의 상 서독) 과 독일 민 주공촤국 (이 하 편의

상 동독) 이 통일 된 이 래, 장장 40 년 간이 나 지 속되 던 두개 독일 국가의 병 존상 태가

끝나고 서독이 다시 금 통일 독 일 의 주체자로서 국제정 치 에서는 물론, 처음으로 국제

연합 (이 하 편의상 UN) 어] 서 단독으로 대표하고 있 다.

O 그 때까지 UN에서 독일 은 - 서독과 동독이 라는 이 중주체자가 찹 여 하는 형식 으로

- 국제정치 의 주체로서 세월 이 흐름에 따라 변화되 는 역할을 수행 앴다. 양독국가

의 UN어]서 특수성 은 1973 년 9월 18일 동. 서독의 UN 동시 가입 과 함께 일 단 끝나버린

것 처 립 보 인 다. 국새정 치 의 객체로서의 독일 은 이 미 0111의 창딥 당시 부터 매우

불명 예스런 역할을 수행 懷기 때문에 양독의 UN가입 의 의미 는 크 다. 왜냐하면

Woodrow Wi lson 미 국대통령의 국제 연 맹구성의 착상이 독일 제국의 헤게모니 젱취 에

'반 
대합과 등시 에 제1차 세계 대전의 추축국들에게 대항합에 그 배 경 이 있 었 던 것과

마찬가지 로 파시 스트 에게 대항하던 였합국이 1943년 이 래 전세게를 망라하여 평화를

보장하기 위 하어 Frankl i n D. Booseve l t 미 국대통령의 제 안으로 
"

Un i ted Nations"骨

추진 할 것을 강 대국들이 전후 복표로서 선 언 하였기 때문이 다. 1 3 년 2월 Jalta

회 담에서 lioseve lt, Churchi l l , Stal i n 이 UN헌장의 기 뵨원칙 에 합의 한 후 드 디 어

1 5 년 6월 26일 San liranc i s c o 에서 개최된 UN 창립 총회 에 서 이 헌 장이 수용되 었 던

것 이 다.

O 1945 넌 으로부디 1990 년 에 이 르 는 45 넌간, UN내 독일 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분석합에

있 어 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첩 을 7 어 다루 어 보고자 한다.

(1) UN의 정 치 적 대상으로서의 독 일 에 대한 논의

(2) 1949 - 73 년간 Ulli 관 계 에 있 어서의 동. 서독이 라는 2개의 독 일 의 병존에' 의한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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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c]1한 정 착분야에 있 어서 동. 서독 Ull정 책의 비 교 분석

(4) UN내 동. 서독 양국가 참여管동에 관한 종합적 평 가. 이 로 부티 지 금까지

서독에 의 해 주도되 던 앵동규범의 문제점 내지 미 래의 통일 독 일 의 us정 책을

위한 동. 서독 정 책의 통합가능성 에 대한 해답 모색

2. us내 논의 대상으로서의 독일

0 1945년 5월 8일 
"

제3제국"의 무조건 항복과 연합국에 의한 주권의 인수와 더불어

독일 은 우선 국제정치 에 있 어서 앵위불능상태 에 빠졌다. 또한 UN헌장의 소위

"

적국조항" (Feindstaatenk1auseIn : 제53조. 제107조>의 규정 에 따라 독일 은

격 리 취급될 것 이 확정 되 었다. 
"

적국조항"은 전승국에게 미(언장 제107조에 따라

과거의 적 대국에 대한 조치 시 tIl(헌장상의 의무수행에 구속될 필요가 없음을

허용하였다. 그 러나 독일 문제, 특히 독일 통일 이 라는 과제가 도 대체 Ul[의 권한에

속한것인가 라는 쟬점은 곰 이 어 논란의 대상이 되 었다. Ul(이 창립 된후 수년간에

겉 쳐 나치스 독쟤의 법최 에 대한 단최가 끊임 없이 논의되기는 하였지 만 독일 에

대해 이와 관련 어떤 대 책을 강구하지 는 않았다. 다만 전후 인도적 인 분야에서

기 아, 강제노역, 피 난민 에 대한 지 원대첵이 독일 에서도 필요합이 강조되 었다.

o 그 러나 Ul(은 독일 문제와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볼때 아주 미 미 한 영향력만을 행사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후에 곧이 어 나타난 냉전의 경과 유렵의 질 서유지 에 대한

미 국과 소 련의 상이 한 정 책적 고 러 때문이 었다. 미. 소간의 갈등, 곧 
"

동서간의

' 

분쟁 
"

을 UN내에서가 아니 라 us의 장외 에서 해 결하려는 강대국의 의도 때문에 동. 서

냉전의 주전장이 있 뎐 -s 일 은 UN에서 단지 논외의 대상으로 전락되 었기 때문이 다.

o 독일 과 유럽 의 분단경과 파생된 문제접으로서는 두개의 독일 이 라는 국가의 섕성,

Ser l i n 문제, Berl iu과 독일 전체 에 판한 4대 전승국의 권한과 책 임 의 존속과 같은

것 이 었다. 독일 문제의 일부가 011의 권능으로 처리 되도록 하려는 시 도는 다음과

같은 사항과 연계되 어 단 두번밖에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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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51/52년 전독 자유선거의 준비

그 러나 일 반적으로 고 찰해 볼때 UN총회 에서의 독일문제 해결을 둘러싼 시 도 에는

아무런 성 과도 없 었다.

2. 1 
'

48 -

'

49 Ser] in 위 기

o
'

48. 6. 24일 소 련점 령군은 연합국 공동위원회로부티 탈퇴한 후 서Serlin 왕복

육로 및 수로를 봉쇄하는 조치 를 취 蠻다. 소 련은 그 와 갈은 조치 에 대하여

'

48. s. 23일 서방접 령국에 의 해 실시 된 화폐개혁읕 이 유로 骨었다. 이 에 
'

48년

6월 29일 대Berl in 시 의 회는 UN에게 중재를 요 청 懷다. 아웅러 서방측 3대

점 령국온 
'

48. 9. 29일 3개의 등일 한 내용의 봉첩을 Uli 사무총장에게 전달앴다. 
.

소 련의 봉쇄조치 는 UN헌장 제2조에 위 배하머 UN언장 제TI장에 따은 세계평화를

위 협 하는 상태가 유방된 다는 것을 Ull 사무총장에게 주지 시 켰다. 소 련은 그와

강은 서방 3 대국의 앵동에 대하여 안보이 사최 에 제소하여 맞섰는데, 미 국의

목표는 Berl in 우1기 를 국제 여론의 팡쟝으로 끌 어들인후 소 련이 침 략세 력 임 을

단죄 하려함에 있 었다. 
'

48. 10. 4일 에 개최된 UN 안%요이사회 에서 Berl in문제는

소 런의 반대에도 骨구하고 의사일 정으로서 채 택되기 는 하였으나, 이는 오직

절차상의 문제에 국한되 있다.

o 소 런 은 이 문제를 UN헌장 제107조에 입 각, UN의 판할권이 없움을 근 거로 들었다.

그 와 반대로 서방 3대국은 Serl i n 봉쇄가 독일 국민 이 나 독일읍 겨냥한 것이

아니 라 서방 3대국을 향한 것 이 라는 압 장을 주장蠻다. 
'

4S. 10. 4 - 25일 까지

안보이 사회 는 소 런 이 불창한 가운 데 3회 에 걸 쳐 Berl i n 문제를 토 의 하었으나,

원칙 적 인 합의 점 에 도 달할 수 없 었다. 봉쇄의 즉각 중지 , 독일 에 관한 4대 전승국

최 담 개죄,. 대Serlin에 동독막르크의 도 입 을 전제로 하는 중립 국화에 대한 결의 안

채 택은 
'

43. 10. 25일 안보이사회 에서 소 린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 고 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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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권능에 입 각한 기 타 중제시도 역시 실 패하고 맡았다. 결국 Berl in 봉쇄는

'

49. 5. 4일 Ull의 장외 에서 성사된 4대전승국의 합의와 합께 종겯뫼 었는 바,

UN은 이 와 같은 분쟁해결에 있 어 단한번의 진정한 회 담의 광장조차 제공하지

못앴 던 것이 다.

2. 2 
'

51 -
'

52 전독 총선문제

o
'

51 년 UN은 두번째 독일 과 관련묀 문제를 다루었다. 서독정부는 
'

51. 9. 27일

헌법 제정을 위한 독일 의 국민의회 구성을 전제로 하는 전 체독일 자유선 거 실 시

건의 안을 공표하였다. 서독의 하원인 Bundestag 역시 지 지 앴던 이 건의 안은

'

51. 11. 5일 미 국, 영국, 프랑스에 의해 각각 동일한 내용의 통첩으로 UN사무총장

에게 건달되었다. 그 내용은 선 거의 준비 와 시 앵은 국제적 보호와 감시 하에 실시

되도록 하머, 
"

014 감시 하의 중렵 적 인 국제위원회 
"

로 하여금 양독간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느정도 자유선 거가 가능할지를 겸토하도록 하는 것이 었다. 이 와 같은

서방측 공세의 배 경은 
'

51. 9. 15일 동독 인민의회의 전독총선실시 제의 에 있 었는데,

동독은 전독 총선제 안과 합께 서독의 친 서방 경속에 제동읕 걸 려는 의도가 있 었다.

o 서방 3대국은 독일문제 해 결읕 위 해 노 력을 하고 있다는 인상읕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서독의 서방결속을 게속 추진할 수 있도록 0111위윈회의 파견과 같은

전술적 대 책에 착수하였다. 그 러나 서방측안은 이 의 실 현을 진 정으로 의도하지

않은, 서방측의 절 대직 인 동의 가 없 었으므로 애당초부터 실 현가능성 이 없었다.

o ON현장 제107조에 근거한 소 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방측의 요구는 총회의 의사

일 정 에 수용된 후 spec i a l Pol itical Committee 에서 처리 될 겆 이 겉정되 었 다. 이

위원회는 전 체독일 의 자유선 거 및 비 밀 선 거 에 필 요한 조 건 이 갖추어져 있는지 릍

조사하는 입 무를 띈 U
,

N 조사위 원회 가 구성. 파견될 것을 권고하였 다. 
'

51. 12. 20일

UN총회 에 서 동 위 원회 의 권고는 찬성 45. 반 대 6. 기 권 8로 가겯되 었다. 서독측은

'

52. 2. 11 일 동 위원최 의 활등에 혀 력할 겆에 동의 하였지 만 동 위원회 의 동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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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Berlin 입 국은 수차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절되고 맙았다. 동독측과

긴 요한 합의 접 모 식에 실 패 하자 동 위원회는 그 전 권을 수앵합수 없음을 판단,

'

52. 7. 31 일 에 다시 회 동하기 로 하였 다.

0 결국 UN조사위 원회는 문제접 해 결 에 아무런 기 여를 할수 없 었다. 독일 분단 내지

재통일 과 관 런된 제문제접은 동. 서간 분쟁 에 관련된 국가들이 일 차적으로 자국의

이 해관철을 위 해 - 물론 서로 상반됩 - UN을 도 구화蠻 기 때분에 해 결되지 못 懷딘

겆 이 다. 비 록 UN의 공식 적 인 의 제로 채 %되 지 못 앴 던 다음과 같은 사안이 있기 는

하 다, 그 중 일 레로서 소 련측은 
'

58. 1 1, 27 일 서Berl i rl 을 
"

국제도시 
"

로 만들자고

건 의 하였는데, 그와 같은 상태를 UN의 참 여 하에 보쟝되도록 하자는 것 이 었다.

그 리 고 
'

64. 12. 1일, 제 19차 UN총최 의장 Al e xan der Quaison-Sackey는 독일

문 제를 검토하기 위한 UN 전 문1위 원회 ) 구성 을 공식 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o 독 일 통일 문제는 50년 대 말에 이 르 기 까지 장기 간에 걸친 UN총회시 원칙 문제 토 론때

마다 대두되 었 던 중s이한 테마였 다. 
'

El 년 Ber l i tl 장벽 구축과 더불 어 UN대표단의

주의 가 환기 되 면서 독일 문제는 UN의 t귀平논쟁의 쟁접으로서 다시 금 부각되 있 다,

그 러나 그 이 후 독일 문제는 UN에서 정 점 관십 이 사라지 기 시 작懷다. UN총회시

독 일 문· 제의 주쟁점은 
'

66 년 이 -7-, 통독문제로부디 서독의 단독대표권 행사의 문 제접

및 동독의 국가적 인 정 에 관한 요 구로 전 이 되 었다.

o 이 상과 갈은 UN은 단지 두번 에 겉 쳐 독일 문제의 일 부분을 공식 적으로 다룬적 이

있 었 다. 그 러나 이 와 같은 두번의 경우에 있 어서도 UN을 통한 해 결 방안은 모 섹

되 지 못하였다. 즉, 독일 문제는 동. 서관계의 기 타문제와 같이 별 다른 구별 없 이

취 급핍 으 로 써 UN·은 분쟁 해 결의 기 구로서 권능이 십 증횔 수 없 었 다. U%이 라는

대촤의 광장에서 Berl i rl 위 기 밭생 초 기 , 위 기 상 태 관리 에 효 과가 
'

있 기 는 하였 다

할지 라도 총체적으로 보 아 UN은 단지 동. 서간 갈등의 당사국이 그 들의 상반된

입 장과 이 권읕 UN이 라는 기 구를 통해 공개적 으 로 선 전 하는 효과적 인 장으로,서

역할밖에 
.

못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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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독의 미(내 단독대표권 영사 ('49 -
'

73)

o
'

73년까지 동. 서독의 UN정 책은 양국간에 상존하던 상호인 정 에 관한 갈등

(Anerkennungskonflikt)읕 반영 하고 있다. 서독은 스스로 
"

제3제국"의 유일 한

민족적, 법적승계자임 을 표방하였으므로 동. 서독이 합께 UN 회원국이 된 다는 사실

을 동독에 대한 자동적 인 국가 인 정으로 보 아 이 릍 배제하였다. 이 와 동시 에

소 련은 안보이 사회 에서 서독의 단독가입 읕 거부권을 통해 방해하였다. 그 러나

UN산하 흑볕 기 구 에서는 총회와는 달리 회원국의 다수곁 에 의 해 서독의 단독대표권

앵사가 인 정되 었다. - 동독과 비 교할때 막강한 경 제 력을 가지 고 있 었음. -

탈식 민지화 과정 에 있 던 많은 신생국들에게 미 해 결과제 해 곁을 지 원하는 약속과

함께 UN회윈국의 대다수로부터 인 정 받게 된 것 이 다. 과거의 적국이 었 던 서방측

으로서도 이 제 서苟·은 동. 서 같등의 와중에서 그들의 
"

입 지 
"

릍 강화시 켜주든

주요한 동맹국이 었으머, 
1

50년 한국동란의 반발이 후 UN산하 기 구 내 에서 팥목할만한

업 적읕 남겼다.

0 서독은 
'

50년, 건국묀지 1 년만에 PA0의 회윈국이 되 었다. 
'

51 년 에는 IL0와 WHO와

UltESC0에 가입 하였다. 
'

52년 서독은 New York의 014본부 상입 업 저 버국이 되 었으며

BCE, ONCTAD, o%DP, UItHOR과 같은 UN 기 구에도 가업 하였다. 
'

55년까지 서독은

모든 UN산하 득볕기 구의 회원국이 되 었으며 그 이 후 신 설된 IFC, lASO, [MC0,

UNID0에는 자동적으로 회 원국이 되 었다. 따라서 
'

50 -
'

73년까지 서독을 ON에서

적극적 역할을 한 
"

비 최 원국"이 라고 맏할수 있 겠다. 물뿌리 는 조루처 렴 작지 만

골고루 분배되 었 던 서독의 제3세계 지 원과 비 슷하게
.

이 와같은 광범한 UN활동은

주로 독일 (통일 )정 책적 동기 에 근 거하였 던 바. 서독은 UN에 의무적 인 기 여 이 외 에도

적극적 인 활동을 통해 득히 동독에 대한 국제 적 인 정을 저지 하고자 진 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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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국외자로서의 동독 ('49 -
'

73)

o 동독온 국제적 인 정획 득을 위해 부단하게 노 력함에 있 어 UN가입 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였지 만 
'

72년까지 단 한번도 공식 업서 버국 지 위조차 획 득하지 못懷다.

50 년 대 에 소 련 에 의 해 등독의 UN가입 방의 가 있 었으머, 드 디 어 
'

66. 2. 28일 동독은

스스로 UN가입 신 청을 공식 적으로 제출蠻다. 그 러나 이 와 갑온 돌발적 인 앵동은

UN 회원국으로서 갖추어 아 할 근본적 기 준인 동독이 라는 국가성 이 부인뒵으로써

사절된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동독의 UN정 책은 동맹국을 통한 동독의 입 장

표 현 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때까지 성공적이 던 서독의 차단정 책으로

망미 압아 동독은 UN에서 
"

견해표명 정도의 협 력 
"

이 상을 벗 어날 수 없 었다.

이 와 같은 동독에 대한 Ull 가입 저지 는 
'

72 년 동. 서독간 기 뵨조약이 체걸묀 이후

동독이 UNESCO 가입 이 가능하게 된 다음 비 로서 철폐되 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 의 국제적 관심 은 등. 서화해 분위 기 속에 현상유지 릍 기초로하는 독일문제의

정 체화에 솟접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분에 동독에 대한 OIl으로부터의 계속적 차단은

기 본조약이 없었다고 할지 라도 끝났을 것 이 다.

5. 동. 서독 UN정 책의 조 명 ('73 -

'

90)

o us정 착의 빔주화 및 국제기구의 기 능과 관련하 여 다음과 잡은 두가지 방법 론적

고 장방법을 도 입 해 보자.

(l) 우선 
"

안보", 
"

겅 제 
"

,

"

통치 
"

와 갈은 겅 책분야로 나누어 동. 서독 ON정 책을

검토해 뵨다.

a) 저술한 3 대 정 책분아에 있 어서 자료상에 나타나 동. 서독의 UN정 잭의 차이 접

은 무엇 인 가 7

b) UN의 
"

m a i ns tream
"

(늘어난 제3세계국가가 주도) 과 관 련 하 여 다룐 한편으로는

동맹파트 너와 관 련 하 여 동. 서독의 부표앵 태는 어떠 앴나 7

c ) 동. 서독 U11정 첵은 어 멓 게 벙주화하 2 평 가합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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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기구의 기능을 분류하기 위한 도식 으로서 Cl Ive Archer의 국제기 구의

기 능형 태 에 관한 유형학 (Archer, Cl ive C International Organisations,

Boston 1983 참조) 이 참조되 었다. 국제기 구는 곧 정치 단위의 활동무대

라는 착상에 따른다면 다음과 같은 정치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다.

a ) 국제기 구의 도구화 : 전체적 합의도달이 불가능하면서도 단일 국가의 이 해를

관철시 키 기 위한 긍정적 인 겆이 던, 
"

다수걸의 
"

로서 인식 되는 걸의 안이 나

절차를 방지 하기 위한 부정적 인 것익 던, 국제기 구내에서는 형식 상 내지

사싣 상의 강데국에 의한 (Vetomacht) 거부권 행사가 고 려틘 다.

b) 대화의 장 : 국제기 구는 문제 처리의 가능성읕 모섹하기 위 한 회 담으로 유도

하는 목적 이 던, 특정사건이 나 과정을 - 논쟁적 일 지 라도 - 펑 가하기 위한

것이 든 세계적 인 분제접 에 관한 커뮤니 케이 션 통로로서 이 용된다.
4

c ) 상호의존 C 국제기 구는 회윈국의 상대적 자치 권의 증가를 동해 국제관게 에

었 어서 주체자로서의 독자성을 강화하고 복잡하고 광범위 한 문제릍 떠맡아

접 단적 결정과 대 첵을 통헤 상호의존적으로 책 입 지 고 문제를 해 결 하도록

하게 한다.

5. 1 동. 서독 UN정 책의 전개 -

o 동. 서독의 UN가입 은 4대 전승국의 선 인과 합께 가능하게 되 었 던 바, 4대 전승국은

동. 서독의 Ult가입 을 통해 동. 서 에게 부여되는 권리 와 의무가 Berl in 및 전 체로서

의 독 일 에 해 당퇸 다고 확인 하였으머, 
'

738 결의 안 ('73. 6. 22일 ON안보리 곁의 안

335 (1973) 및 
'

73. 9. 18일 UN총리 곁의 안 3050 ()O(VI I I ) 의 내용에 일 치 하는

선 언을 하였는 바, 이 로 써 국제정치 에 있 어서의 독일 의 득수한 지 위 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되 었다.

o 서독은 UN 정회원국이 되 면서 UN체 제 내 광법한 참여 에의 길 이 얼 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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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독은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 로 총회 의 회원국 및 가입 이 개방되 어 있는

기 구의 모든 정회원국이 되 었읍 뿐만 아니 라 시 차에 따라 제한걱오로 가입 이

허용되는 일 련의 기 구의 (경 제. 사회 이 사회, 인권위원회, 군축위 원회) 의 회 원국

으로서 정 규걱으로 선출되었다.

b) 서독은 모 든 득별기 구의 회원국 이 되 었다. 또한 서독은 원칙 적으로 임 의 에

따른 각종 기 여를 하며 [Ill 산하기 구의 왈동에 적 극적으로 참 여 蠻다.

예 : UNEP, WFF, UllfICR 등에 정 규적으로 의 석읕 확보하고 平 표{을 앵사했다.
h

크

c ) 서독은 UN체제내이1 있t 개도국을 위 한 모 든 다국적 원조프로그 랩의 가장

강력한 자본공 여국중의 하나이 다. 서독은 UN 정규예산 기 여국중 4번 째 최비

지 출국이 머, 이 얘 입 의 기 여금을 가산하면 세번째 국가가 된 다. 이 와 같은 지위는

미 국와 일 본에 다음가는 서방측의 세번 째 경제세 력 인 서독의 지 위를 반영 하는

것이 다.

o 그 반대로 동독은 외고적 장애가 제 거된 이 후에도 UN체제에서 선 텍적 찹여 에만

국한하고 있었는 바.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재정 적 한계 성 에 근 거 하기 도 하지 만

체 제의 속성 에 기 인하는 측면도 있 었다.

a) 동독역시 서독처럼 다수의 ON 대표기 구에서 정규적으로 제한적 회원국의 위치를

누 렸다. 그 러 나 서독과는 달리 동 은 다른 국가군, 즉 동구권을 위한 교 체

원칙 (Rotationsprinzip) 에 따라 의 석을 비 워주지 않으면 안되 는 경우가

많았다.

b) 동독은 이 데울로기로 점 절된 동독지 도 층의 세게판에 따라 
"

자본주의 적 세 게

경 제 체 제 
"

를 대변한다는 Bretton-Woods 기 구 (IMF와 Wor ld Sauk) 및 GATl에

대한 협 력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 라 자말적 인 기 여능 력으로 참 여 하는 각종

산하기 구 에 있 어서도 미 온적 인 쵤·동만을 법 여景다. 그 래서 동독은 p」to,

ICAO, 
'

1FAD의 회원국이 되지 않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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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UN 체제 내에 있는 걔도국을 위한 주요 다국적 원조그림에 대하여도 동독즉온

미 미한 기 여밖에 수앵하지 않았다.

5. 2 
"

안보" (군축, 군비 통제, UN 평화운동) 겅 칙분야에 있 어서의 활동

0 UN의 군축활등 및 군비 통제활동은 일 차적으로 국제적으로 광범위 하게 적용되는

협 약이므로 가능한한 많은 국가가 서명하도록 되 어 있다. 011은 한연으로는 득정

지 역의 군사화의 절 대제한 및 득수한 익지 대화의 제한 (예 : 남극조약, 우주조약.

라 아메리 카와 남태 평 양의 비 핵지 대화)를 비 롯하여 다른 한편으론 득정 무기 종류

(예 : 생물학 무기 금지 협 정, 화학무기회답)의 금지 에 있 어서 직 . 간접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o 서독은 UN 군축외교에의 찹여릍 통해 무력사용骨지 정 책 (Gewaltverzichtspolitik)을

공고화하기 릍 원蠻는데, 이는 서독이 체결한 모든 조 약 (얘 : 동방조약) 에도 명시

되 어 있다. 서독이 제안한 모든 국제적 신뢰구축대책과 분쟁에방첵 역시 이로부텨

연유함다. 서독은 또한 재래식 무기 통쟤 및 전쟁방지문제를 거론하였는데, 이 와

같은 것들은 윈래 Uli내 에서 논의 대상은 아니 었다. 대체적으로 서독의 활동은

다만 서독과 NATO정 첵 이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그 한계성 이 있 었다. 따라서

서독은 f[AT0의 군사적 독트런과 대치 되는 결의 안에 대하여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 엑무기 의 선제사용 금지문제와 판련하여서도 NATO와 공동보조를 취 蠻다.

0
"

안보"정 책분야에 있 어서 서독의 Of[정 책중 최근의 관심 분야는 UN의 평화유지 활동

(Peace Keepi ng Operations : PEOs>의 일환인 지 역분쟁해결에의 적극적 참여를

들 수 있다. 그 러나 PEOs가 011헌장속에 합법 적 기본원칙 으로서 포함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리 고 각 개별사례마다 011임무의 조 건이 모든 당사국의 동의로 처리

되 어 야 하기 때문에 서독에서는 합헌 여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즉 독일 연 방군

의 여 하한 부대도 NATO의 쟉전지 역 이 외 에 루입 펼 수 없 다. (Irak와 l(UWal t 분쟁과

연계된 국내정치 적 토론과정은 UN헌장 제VI장애 의한 독 일 부대의 참 여라 할지 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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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 을 롱한 허가가 우선 적으로 밀 요한 방향으로 진 앵되고 있다. ) 마(OS외 일 반적인

재정 적 지원 및 수송적 지 원읕 넘 어서는 독일 의 최초의 참여가 
'

89 년 Namibi a 선 거

과정을 강시 하기 위 하여 파견묀 독일 언방국경수비 대 였다. 그 리 고 서독은 외교적

차원에서 EO와 공동입 장을 표 망하면 서 기 타지 역의 분쟁 (아프과니 스 탄, 캄보디 아,

근동, 중앙아메리 카) 에 대하여도 찹 여하였다.

o 동독은 ON내 그들의 군축활동을 평 촤공존 원척 의 실 연으로서 이 해하였다. 그 래서

동독은 이 와 같은 문제분약에 있 어서 특히 집 중적 인 활동을 전 개하였다. 그 와같은

촬동으로서 동독은 매 년마다 UN총회 제1분과위원회 에 액무기 갑축과 헥전 쟁 방지

("rIO f i rs t u s e
"

선언 등)i 겨냥한 다수의 걸의 안을 제출하였다. 0 리 고 원자력

군비 경 쟁 감축선 언 에 적극 찹 여 하였 다. 이 와 같은 이 니 셔티 브의 목표는 핵무기

군비 경쟁 에 대한 첵 입 을 서방측에 게 전가하는 데 있 었다.

o 득히 
"

안보"정 책분야에 있 어서 근 년 에 동. 서독의 활 에는 일 련의 일 치 접 이 있 었다.

그 와 같은 것으로서는 
'

SO/81년의 동. 서독의 UN안보이 사회 동시 회원국, 
'

89년

Nami]]ia 션 거강시 단 (UNTA이 및 
'

89/'90년 Nicaragua 선 거감시 단 (0NOVEN) 에의

회원국 피 선과 같은 깃을 대표적으로 듈 수 있다. 그 이 외 에 FaIrn 위㎰회 의

� 

보고 서를 몽해 전게된 동. 서간의 
"

공동안보" (0enleinsame Sicherhe i t, Common

Security) 에 관한 개 념은 동. 서독에서 공히 크 나큰 공명 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러나

이 와 갈은 개 념 정부겅 착의 기 본원칙 으모 채 텍되지 못懷다.

5. 3 
"

경 제" (개도국 지 원과 경 제질 서) 정 책 분야에 었 어서의 활동

o ON 개도국 지 원촬동 및 세 계 경 제짙 서의 변 촤에 관한 국제적 회 담애 데한 동. 서독의

기 본적 입 장은 각각 동. 서독의 개 발원조정 ·첵 (Entwicklutlgshi l fepo l i 
-t 

ik) 의 일 반적

목표설정 에 일 치 하었다.

o 서독은 EC - 파트 너와 연 합한후 UN체 제 내 다국적 개밭기 금의 막대한 재정지 원과

함께 제3세계의 국제시 장 적응이 라는 목표를 확보하는 데 중징을 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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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렇지 만 그 와 동시 에 세겨]시장 적응얘 부적합하거나, 직 접 시장에 주도적으로

개 입 하는 형식 의 넙 적 인 여 건마련 얘 대하여서든 한사코 반대하였다. 이 로써

서독은 - 농산불에 대한 국가보조의 축소에 판한 현 재의 GATT회 담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 한편으론 국제시장의 원칙 에 다른나라 국민 경 제가 적응할 것을 주장하고

구것을 장려하면서도 다른 한펀으론 서독이 나 20시장에 개 압 하는 것을 방해함

으로써 불신상태에 빠져들기 도 하였다.

o ON의 경제분야에서 차지 하고 있는 서독의 의미 는 서독이 
'

74년 UN총회 이 래 계속

UN 경 제. 사회 이사회 회윈국으로 선출되고 있다는 사실 로서 가장 분명 해진 다.

서독은 경 제적으로
.

얼악한 국가들과 비교할때 풍요스런 산업국이 라는 책 임 을

떠맡아 정기 적으로 후진 국의 채무차환 및 채무탕감대책에 참여해 왔다. 연재

서독은 전세계적 인 환경 문제의 해결에 있 어서 기금을 통해 해결 방안을 주장마는

국가군중의 한 국가이 다. 기 금해 결방안은 걔도국으로 하여금 현 대적 기 술에의

접근읕 가능토록 해주머, 환경 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생산방식 으로 기 술개발과정

을 단축시 켜준다. 그 렇지 만 이 역시 지금까지 수앵묀 재정적 기 여 면 에서는 물론

자국내에서 환경오엄을 방지할 근본적 대착과 관련된 태세면 에서 볼때 선 언적

정 책과 실 제정 칙 수행간에는 커다란 차이 가 발견되고 있다. 실 례로 고도의

에 너지소비 및 그 와 언계된 유해물질 방출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 겠다. 그 헝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960만 EM이 라는 보잘것 없는 기 여금을 내고 있지 만 UN환경

프로그 렘 Of[EF의 가장 괄 할만한 선도국중의 하나이 다.

o 이 와같은 정 책분 에 있 어서의 동독의 정 책은 서방측에 대한 (신 ) 석 민지 주의 비판

으로 접 철되 었 뎐 바, 
"

신 국제경 제절 서" 0[WWO) 에 의 한
.

제3세계의요구에 대해 선 언적

지 원을 하였으며, 또한 동독의 정 책은 근본적 인 다국적 개발국지 원 에 대한 반 대

로 서 득징지 워전 다. 이 분야에서 활동을 기 피한 원인 은 (이 데올로기 및 외환결핍

으로 인한) 동독경 제의 세겨]시 장으로부티 전반적인 이 달에 있 었다. 이와 같은 입 장

때문에 동독은 
"

남. 북문제 
"

해 결 에 있 어서 새계시장을 주도하는 서 방산업국에 대항

하는 후진국들과 투표의 보조를 맞추는 한편, 제3세계 발전문제 에 대해 ON업무내

에서의 공동책 임 읕 지 는 것을 거절 하었다. 동독의 개도국 지 원은 주로 Ang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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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opia, Nosambik갑온 사회주의 개도국 내지 
"

사회주의 적 성향이 있는" 개도꾹

에게 집중되 었다.

환경 정 책이 라는 명칭 역시 겨우 의 미 부 여적 인 방빕으로 있기 는 앴지 만, 통독은

폐 기 붙 처리 를 1위한 광범한 시 스 팀 이 구축되 어 있 었음을 제외 하면, 경 제적 인 능 력

한계 때문예 환경정 첵은 수앵되지 도 않았다. 그 에 따라 이 와 같은 문제분아가

동독의 UN활동의 디상이 필 수 없 었 다.

5. 4 
"

통치 
"

(인 권문제)정 책 분야에 있 어서의 왈동

o UN은 나치 스 통치 의 참상의 경 험 에 의 거 일 찌 기 인권의 법 전화에 착수하 여 한편

으론 인권목록읕 확쟝한 후, 구속력을 확보하도복 노 력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통제 및 제재체계를 강화합에 진 력 하였다. 국제법 적으로 가장 광범하게 구속력 이

있는 인 권법%vjs 
'

66년 에 제정된 두가지 인권혐 아에서 찾아불 수 있다. 그 러나

이 와 병 앵하여 (민족살해 급지 협 정을 비 롯하 여 최 근의 고 금지 협정 및 어린 이

보 ii 협 정 에 이르는} 각종 단일 협 정 과 開 특벌 기 구 (예 : ILO)의 인 권목록도 있다.

인 권분야에 있 어서의 국가적 현실 에 관한 검見방법은 원칙 적으보 서명국의 보고

의무, (때때로 자의걱 이 고 중대사례 에 대한) 이 의 제 기 , 일부사례 에 있 어서의

별보고서 쟉성자에 의한 현지 확인 으로 되 어 있다.

o UN내 서독의 인 권정 책은 대체적으로 기 본법 에 의한 인 권보장과 일 치 하고 있다.

서독은 개 인 의 인 권보호 엉 역 이 확장될 깆과 함께 이 외· 같은 분야에 대한 국제적

감독이 강화됨 것을 주장했다. 특 히 서독은 고문금지 엽 정의 촉진 및 전세 게적 인

사형 폐지 운동 에 있 어서 자발적 인 건의 안을 제 출懷다. 서독으로부'터 UNHCR은 흑수

재정지 원 혜 택읕 누蠻는 데, 이 는 유 럽으로 몰리 는 피 난민 물결을 방지 하기 위 한

Bonn의 외고정 책중의 일 촨 이 기 도 앴다. 서독은 한편 반 대로 사회 주의국가들의

발의 에 힘 입 어 제3세계가 떨치 고 있는 (평촤에의 권리 , 발전 에의 권리 와 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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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 단권리 인 
"

제3세대의 인권" (Menschenrechte der Dritten Generation)의 법 전화

에 반대하였다. 서독은 UNCSCO에서 자유스런 정보유통을 규정 하기 위한 
"

신 세계

정보 및 의 견고환체게 
"

ou띠K이의 구축과 같은 시 도 에 반대하였다. 그 러나 서독은

NWWO의 경우와 비 슷하게 시 장의 법칙 성 이 유지 되는 한 제3세계 에 대한 쟤정지 원

.
(실 례 : 자체 통신사 구축)은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0 서독은 - 독일 겅 책이 라는 관점하에서 - 각 민족의 자결권을 지 원하기는 하였지 만,

상기 한 무력사용금지 정 책 에 부응하여 목표달성읕 위 해 각 민 족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하였다. 또한 서독은 남아프리 카와 같은 경 제재제를 통한 한국가에 대한

국제사회 에서의 꽈문과 같은 조 치 에 호응하지 않았다. 부단한 경 제협 력을 통해

평화적 인 개혁 가능성읕 무력으로 봉쇠하는 것은 관용하는 이 러한 서독의 태도는

결국 불법정권에게 사실 상 유리 한 과급효과로 나타나버 러 서독은 ON어]서 정기 적

으로 비 난외 표적 이 되 었다. 이 와 같은 비 난은 동맹정 책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밀 접한 판련이 있는 국가 Chi l e 와 Israel의 경우에 있 어서 대두되 었다.

0 동독은 국제적 있권협 력 분吟를 주로 
"

이 데名 로 기 적 계급루쟁"의 장 (최근에 야

"

인도적 협 력 
"

이 커다란 인 정을 받고 있음)으로서 판단, 시 민사회의 
"

형식 적 인 
"

기 본권을 비판하고 동독의 집 단적. 사회적, 경제적 기 본권을 강조하며 언권옹호국

으로 자신을 정 당화하 려 했다. 동독은 그 나 (특히 동독의 국경 안전읕 위 한 총격

사용문제 등) 자체의 인권현촹·에 대한 비 난과 사회주의 제국가에 대한 조 사절차 및

기 존감시 체계의 강화를 
"

국내 제에 대한 간섭 
"

이 라고 처음부터 거부하였다.

오 히 러 동독은 제3세계와 합께 빈 번 하게 IL0와 같은 비 교 적 강력한 갑시 처1계릍

무력 화시 키 려 기 도하였 다. 동독은 각 민 족의 자결권과 해방운동읕 위한 결의 안을

지 지 하고 묵히 , 남아프리 카의 인 종차별 반 대운동에 적극 참여 했 다. 이 와 같은

적 극적 인 찹 여는 근 25년간에 걸쳔 동독에 대한 국제적 인 인 정을 쟁취 하 러는

투쟁과 함께 성숙되 었다. 罰'If0에 따른 제3세계의 요구 처 렴 罷180를 동한 자유

스 런 정보교류에 관한 규정화 역시 동독은 선 언직 인 지 원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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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동. 서독의 UN%-Il 루표3盲1

0 ON종회시 동. 서독 루표t霧21의 상이 성 은 논란에 가득찬 우표의 통계적 분석 에 잘

나타난다. 이 와 활온 현상은 
'

89년 가흖 통독직 전 마지 막 제44차 ON총회시 에서

조 차 관찰되 었다. 동독은 상정된 결의 안에 대한 기 명부표시 거의 대부분 찬성

하였으며, 겹의 안중 I/A이상에 곁코 반대한적 이 械 었 다. ('S7년도에는 단 한건도

반대 하지 않음. ) 管편 서독의 겁의 안 가걸 에 대한 반 내율은 거의 2/3나 되 었는바,

그 중 절반겅도는 기권의 방법이 거나 단호한 
"

no
"

의 표 연 양식 을 취 雙다.

0 서독의 잦은 기 권은 Ull이서 
"

Serman vo te 
"

라고 야뮤되 기 도 하였는 데, 이 는 서독이

모든 측의 이 해를 fi ll리蠻과과 동시 에 대화와 다엽 에의 용의 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해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서독은 서 방산입국으로서 국제적 인 지 배 및

경 제질 서에 속해있었고 또 SATO 회원%국·으로서 액무기 문제에 있 어서 
"

구조적 인 소수

집 단"의 위치 에 처해있었으므로 부득불 기 권이 라는 방법으로 자신 을 업폐할 수

밖에 없었다. 다른 한편 서독의 대서방결속으로 인한 부표의 같등현상이 유발

되 기 도 했다. 서독은 전반적으로 안보정 책적 문제 에 있 어서 미 국과 공동보조를

취 앴고, 이는 서독이 다른 어느 서방국가보다 동맹국에 대한 충성 이 강함을 증병

하는 것 이 었다. 그 러나 수주에서 군비 경 쟁 
"

에 관한 표결에서 처 헙 견 해 에 차이 가

있을 경우, 서독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 해 주로 기 권이 라는 방법읕 취 懷다.

또 한 미국과 친 근한 Chi le나 Israe l 이 미 국을 비 난합때 에도 서독은 유사한 방법

으로 자제하였다. 디외 무역정 책문제에 대 하 여서는 주로 EO 회원국이 라는 사실 이 
'

早표행위 에 결정 적 인 영향을 끼 쳤으나, 서독은 자令스런 세계시 장의 침 해 (신세계

경 졔칠 서에 판한 회담, UII 제3차 해상법 회 담) 에 반 대 하 여 타협 적 태세를 취 하는

EC최원국보다는 오히 리 
"

hi1섯l iner" 국가인 미 국과 영국.에게 동의
'

하였다.

o 동 은 서독과는 반대로 7표시 구$적 으로 UN에서 
"

ma i n s treanl" 을 타고 있 었다.

동독의 선 언 적 반약주의. 반식 민 지 주의 , 반자본주의 는 제3세계 다수국가군의 안보.

4

경 제정 첵 적 이 해와 통제된 걔별인권보장에 대 한 거부겅 향과 일 치 하는 것 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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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루표자세는 전적으로 그 등맹국과 일치 하였다. 소 련을 반대하는 표 결은

거의 미미 한 얘외 일 뿐이 었으머, 동독의 발의조차 특열한 동독의 이 해관계 에서

연유하기 보다는 동유럽 동맹체제의 업무분담이i 지 나지 않았다.

驗

4

5. 6 동. 서독의 UN정 책 : 결론적 분석

0 구서독의 UN정 첵은 단일 하게 특정지 울 수는 없고, 그 대신 3가지 정 첵분야전 체 에

결 쳐서 증명되듯이 부정 적 인 도구화의 요소뿐만 아니 라 상존의존화와 같은 요소

역시 내포하고 있다. 미 국과 서방국가들은 50년 대까지 유지되 던 Ull(에서 절 대

다수 (예 : 한국동란)를 근거로 UN에서 긍정적 인 도구화의 능력이 있게 되 었으며,

탈식 민지화 과정의 종결에 따른 님-. 북문제에 
' 

판한 표 결은 정기 적으로 서방측

다수파의 승킥 로 귀 결되 었 었다.

o UN에서 제3국세계 국가군이 들어난 이후에도 안보이사회의 ve to 사용국이 자 세계

경 제에 있 어서의 주도적 지 위를 갖고 재정적 지윈능력 이 강한 미 국읕 의식 하여

서방측은 선 언적 차원을 초월하는. 미 국의 이 해와 밀 접한 판계에 있는 남. 북문제

해결에 있 어 방향수정 에 반대할 수 없었다. 그 렇지 만 서독은 미 국처 렴 국제조적 의

정 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 원금 지불중지 또는 기 구管퇴 (ILO, UltESC이마져

서슴치 않았던 부정적 인 UN의 ·도구화 정 책을· 추진 하지 는 않았다.

o 한편 서독은 안보정 첵적 내지 체제정 칙직 원칙문제에 있 어서, 자체의 이 해가

부정 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한 ON기 구의 권능강화 및 재정 적 자립 을 위 하는 모든

정 책 에 대해 찬성의 준비 태세를 선 연 蠻다. 특히 
"

안보" 정 책분야에 있 어서의

서독의 이 니 샤티브는 확고했으며, 확싣 한 대 책으로 UN 군축외고의 효율성 제고와

지 역분쟁 해 결방안 모섹 에 기 여하고자 하였고 
"

경제 
"

정 첵분야에 있 어서는 다수의

기 금에 대하 여 고 엑을 지 불하였으머. 
"

통치 
"

정 킥분야에서는 국제적 인 인권규제의

강화에 많은 기 여를 했 다. 그 렴 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개도국에 대한 확정퇸

프로 젝트의 지 윈과 쟤정조닫 방식 은 남. 북 문제해 결 에서 근본적 인 변혁읕 거부하는

한국가의 변 명읕 위한 앝리 바이 정 책으로 이 해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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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독의 UN정 책온 일 반걱오로 선전을 위한 광장지 향적 이 었다. 동독은 UN기 구블

"

반제국주의 프로 파간다"매체로서 이 용, 그 동맹 과트 너국가들과 제3세계와 협 력

아면서 선 언분의 롱과에 주력하었는 바, 이 와같꾄. 선 언문과 함께 서방세게의

군사적 인 핵전략. 세계 경 제질 서의 고수, Par i a h 국가들 (Israel, Suedafrika,

Chi le 등) 에 대한 지원읕 탄익하고자 노 력 하였다. 또한 UN이 라는 대화의 광장은

동독으로 하 여금 전세계 에 정 처 서독과는 판이 한 동독이 라는 국가 독자성을 표 현

하는 기 회률 부여해 주었다. 아무튼 동독은 
"

인류"의 고 귀한 관심 을 
"

안보"

정 책분야에서 표 방하기 는 하였지 만, 이 분아의 활동역시 불질 적 수단의 동원

없 이 는 불가능하였다.

o 동독은 다른사회주의 s-가들과 마찬가지로 다수국가 진 영 에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국가 목적 이 나 서방국가들에 게 반대하기 위 해 UN을 도구화하는데는 대체적으로

무력 하였다. 동독은 또 한 정확한 프로그 램과 대 책의 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국재기 구의 권한강화 등 에 판한한 이 니 셔티 브 를 취 하지 못蠻다. 이 와 갈은

자세는 지 불능력 결唱으로 있 하여 014의 결의로 결정된 
"

대骨청구가 따르는" 의무

수행 에 침'여 하지 못하는 고 민 이 기 도 懷다. 사회주의 국가자신 이 피 고 인 입 장

(예 : UN총회 에 있 어서의 Afgan i s tau, IL0에서의 Pol an d)으로 전 락하게 되 면,

UN의 결정사항에 승복하 려는 준비 자세가 서방측 국가들보다 덜 되 어 있 었으며,

그 와 같은 걸정사항의 정 당성 에 대한 의문이 제기 또한 매우 약蠻 다.

6. 향후 독일 UN정 책의 기 본원칙

o 미 래의 공통된 2일 의 UN정 책 에 관한 분 석 에 는 하나의 척도가 필 요한 바. 와갑은

척도는 오로지 ON회원국으로서의 극적 인 상호의존성 에 대한 지 향이 라고 하凍다.

전세계름 망라하는 인 정퇸 대촤의 광장이 라할 UN은 전세계적 인 개도국문제, 촨경

문제, 안보문제에 관한 접 점 긴 급·해지 기 만 하는 문제제 기 를 위 하 여 민 족국가적,

분과주의 적 편 엽 한 이 해 에 대항하는 전 인 류의 관십 사항이 해 결 관 철되도록 해 야

한다. 이 와 동시 동일 일 의 UN정 책 에 있 어 서도 비 록 충분한 이 타주의는 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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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수 없다 할지 언정, 최소한 가장 진보적인 문제에 관심 을 가지 며, 연재 통용

되고 있는 의사결정 자세에 
"

Shadow o f the future" 을 내포한 접 단걱 인 생존문제에

대한 고 러를 가미 혜야 한다. 해 곁해야 할 문제첩의 차원으로 불때 집 단적 인

대책이 긴급히 요망되 머, UN의 재정위기 극복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과제

로 서 맥두되 고 있는 바, 이 와 갈은 재정위 기 의 극복은 통일 독일 과 갇은 막걍한
魯

영향력을 앵사할 수 있는 회원국이 오늘날 UN의 관할권을 그 임 무설정과 합께

새로이 규정 하여 일종의 
"

욜륭한 모법적 인 정치 
"

(1990. 9. 26일 제45차 011총최

에서 행한 독일 연방 Hans-Dietrich Genscher 외무장판의 연설)를 추진하는 것 이

가장 최적 달성방법 일 것이다.

o 014에 관한 과거 동독정 책을 요약하여 관찰해볼때 전체 독일의 UN정 책으로서 고 려될

수 있 거나, 고 려하여야만 할 요소가 도출되는가 y 아니 면 이 분야에 있 어서도 좋든

싫든간에 일 종의 동독의 서독에의 
"

병합" (Ausch1uss) 현상이 일 어나야 하는가 7

아무튼 위 에서 인용한 CerISCher의 연설문에서도 동독의 경험을 어 떤 영 태로든

인정한다는 문구는 전 연 찾아볼 수 없다. 독일 UN협회의 기관지 Vereinte Nationen

90. 8월호에서 동독출신 2명의 저자가 통독의 후속조치 로서 
"

독일 01t정 책의 새로운

출발"읕 역설하고 있다. 새로운 방향을 위한 반론은 있을 수 없다 할지 라도

새로운 향방을 위한 조 건요인은 짚고 넘 어가야 할 것 인 바, 다음과 같은 점읕 확인

해 보아야 할 것 이 다.

(1) (구)서독은 이미 새로운 요구 (환경졍 첵, 지 역간 갈등, 국제적 인 마약문제) 에

대하여 반응읕 취하고 있는가 7

('2) 통일을 가능케 했 던 소 련의 외교정 책의 번 친을 통해 가능하게 된, 서방측

이 절호의 기회로서 포 착한 국제정새의 변화가 과연 UN정 책을 위한 새로운

전망으로서 ON내 에서는 뭍론 독일 의 UN정 첵 에 있 어서도 반영되 었는가

(3> 구동독과 비고할때 (구)서독은 ON내에서 문제해 결시 월씬 상호의존 지 향성 이

강했는데, 이 제부티 유럽 정치 협 력기구 (EPZ)의 범위 내에서 접증일로에 있는 EC

회원국의 UN정 책협 력 이 라는 새로운 조 건 하에서 계속 밭전되 어 야 할 것 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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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서독정 첵의 핵심 적 인 겁징변수는 곧 서독의 여AT0와 EC에 대한) 2중적 서방겁속

및 세겨1경제 시 스 팀에 대한 서독의 먁강한 지 위로부터 파싱되는 것 이 기 때문에

통독과정 에도 불구, 전 연 논란의 여지 조차 없 이 계속 존속되 어 아 할 것이 다. 비 록

구동독의 ON정 책이 1990년 10윌 3 일 을 기 해 더 이 상 존재하지 앉기 는 하나 다만

한시 적으로 구동독의 제3세계에 대한 의무수행사항으로서 언방정부가 인수한 것은

예외 가 될 수 있을 것 이 다.

다른 말로 표현 해 보자먼 수십 년간에 결 쳐 UN이 떠嶺 어진 동. 서 갈등이 라는

전세계적 문제의 해 경과제는 일 의 관접으로 볼때 동. 서독의 경 험을 통일시 킨 다고

할지 라도 디 이 상 진 전시 킬 수 없다. 더구나 동독의 과거는 80 년 대의 안보정 책적

사고에 있 어서의 체제간 수 렴 현상에 관계 없 이 특벌한 혁신 적 인 문제해 결방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겆이 다.

o 서독의 교 만성을 경고하고, 서독의 UN겅 책에 있 어서의 미 온성과 이 기싱 을 다시 금

환기 시 켜볼 계기 가 전 연 없는바도 아니 다. 그 렇지 만 과거 서독의 Ull(정 책에 대한

이 와 같은 비판을 통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어마어마한 이 데올로기로 일 관되 었 던

구동독 UN정 책 이 망각의 외 骨 벗고 다시 살아나서는 안된 다. 전독 ON정 책은

한편으로 과거 동. 서독의 UN정 책 에 대한 2중적 자아비 판이 과연 어느정도 허용되고,

다 한편으로 Ul[의 역할에 관한 상호의존지 향적 이 해도가 전세계적 인 도전 이 라는

맥 락속에 근간읕 이平어 야 한다는 <M오로 볼때 새k로운 출발로서 평 가되 어질 것 이 다.

통 례 적 으로 UN에 친<한 Q-일 리교정 책의 현 싣 을 -R-럽 정 첵 이 라는 액 락을 초월 하는

문 제 성과 언 게시 켜 볼때 
"

O 11t O f ar e It

"

에 대한 관섭 과 의 무라는 평촤적 있 인 식

01{정 백의 미 래가 있다고- ·차1다. UN내지 ill]1산하기 구의 국가였합적 게속曾전의

기-X 성 이 깊 죽 히 뿌리 내 릴 수 있%-록 해주는 독 입 의 지 ·원 태세 가 정 싣 히 요구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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束·西獨 協商과 2+4含談
('S2. 5)

1 . 서 독의 홍 일 정 책

o 독 일 의 쟤 롱 일 은 서 독 (독 일 언 방공화국) 정 부 출 범시 부터 공석 적 목 표 었 음 .

- 기 본 법 컨 문과 제 23 조 , 148조 에 멍시

- 구주공동제 (EO) 회 원 국 등 서 독 의 우 방국들도 이 겆 을 인 정 합 .

. 로마협 정 4 개 부속문서 (독 일 내부고 역 및 판 런 문제 에 괌한 의 정서 ,

버] 를 런 문제 에 관한 콩동선 언 ,

"

독 일 민 족 
"

의 정 의 에 관한 서 독 정 부

선 언 , 베 를 린 에 대 한 헙 정 적 용에 괌한 서 독 정 부 선 언 )는 독 일 분 단은

쟘 정 적 이 며 독 일은 아나로 갼주되 어 야 함을 확 인

o 1980 넌 대 말까지 서 독의 외 고 정 쟬 기 조 는 동독애 대 불 인 정 , 즉 
"

할슈타 인

원 칙 
"

이 었음 .

- 1950 년 대 초부터 롱 일 이 단시 일 내 에 는 실헌 이 어 럽 다그 인 식 하기 시 작 함 .

- 서 독의 주요 정 당들은 장기 적 목표로서 의 꽁 일 을 수사 적 으 로 곡 인 하는

한쩐 . 롱 일 갸능성 에 대 해 전 실 적 으 로 껑가하먼서 우선 서 방과의 유대

강화에 주 럭

o i960 넌 대 후 반 , 사 민 당(SFD) 정 부가 동 방 정 쟬의 핵 심 으로서 두 개 의 독 일 이

존재 합을 콩식 적 으 로 인 정 할 .

- r 스 트 랴우스 J 에서 r 브 란트 J 까지 서 독 지 도자들은 말과 혀 동으로

호 네 커 
- 

정 궜 이 유 럽 안 정 을 위 한 불가피 한 파트너 임 을 거 듭 확 인

o 따라서 동독정 코 의 붕괴 는 누구보다도 서 독지 도자들에 게. 더 놀라운 일 이 었음.

- 89 년 중 반 동독 인 들의 대 탈출이 시 쟉된 후 수개 윌 동 안 이 들은 거시 적

계 획 을 제시 하지 못하 었고, 입 기 응변 으로 만 대처 함.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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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동독의 붕괴
m 團

란

o 내부소요와 대 탈출 , 두 개 의 난제 에 굴복 , 동독 정 고 은 무 너 짐 .

- 89 닌 9월 헝 가리 정 부 와 오 스 트 리 아 국 경 게 방으로 50 , 000 동독 인 들이

서 독 으 로 탈출 , 동독 정 부의 탈술어 용 으 로 60 , 000 헝 이 체 코 를 봉해

동독 탈출

- 9월 부터 동독 주 요 도시 어1서 거 의 매 일 밤 시 위 가 계 속되 고 , 종고 인 및

"

비 정치 적 
"

인 물들 이 지 도자 로 부 상

- 텔레 비 전 이 시 위 확 신'을 가속 화

0 10 월 13 일 호네 커 의 당 서 기 장 및 국가원 수 직 사 입 에 이 어 , 1 1월 7 일

전 내 각이 사 임 .

- 공산당원 이 국 정 요 적 에 납 아 있 었 으나 , 당은 이 미 몽지 농 럭 과 의 욕을 처 음 .

- 이 는 1 1월 9 일 30 여 넌 간 위 용과 단 절 의 삶 징 이 자 수단이 었 던 베 를 린

장 벅 의 붕괴 로 기 정 사실 화됨 .

3 , 서 독 의 대 응 및 동 . 서 독 협 상
W

w

그

o 서 독 과 서 방 진 영 은 동독의 붕괴 가 킨 해 되 는 동 안 주 억 이 아 닌 관겐1으로

머 -趾 러 있 었 음

- 롱 일 이 다시 서 독 정 지 무 데 의 중심 에 복귀 했으나 , 그 것 을 달성 하는 방 법 은

아 직 구재화 되 지 못 압 .

- 1 1월 중순까지 도 내 독 정 첵 에 관 한한 분 얼 되 어 았 었그 , 사민 당토 예외 는

아니 었음.

o 1 1격 28 일 콜 수상의 10대 홍독 프 로그 램 발표로 초기 의 우유부 단안

상태가 끝 날 .

- 동독주민 의 Ct 이 주에 따른 사회 적 , 겅 제 적 해 걸 친1 및 동 . 서 독간 봉

' 

정 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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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독간 겅제 , 과학 . 문화헙 럭 가속촤

- 동독 정 지 . 경 제 재제 변 럭 을 위 한 서 독의 지 원

- r 모 드 로 J 동독수상이 제 않안 조 약공동제 (yertragsgeeeinschaft) 발 전 을

위 한 동독 당국의 적 극 적 인 협 럭 유도

- 동독지 역 에서 의 먼 주 적 선 거 이 후 동 . 서 독 간 
"

국가 언 합구조" 헝 성

- 유 럽 전 제 로서 의 안 컹 된 정지 구 조 설 립 과 독 일 통 일 간의 언 계

. EO와 구 주 안보헙 럭 회 의 (CSCE) 강화로 C808 제 도 화 및 색 로 운 군측조지

o 콜 수 상의 구제 걱 중 . 장기 정 책 목 표 들도 동독의 겅제 . 정 치 체 제 의 왐 전 한

해재와 최 초의 자유선 거 에서 동독 인 들의 얍토 적 인 꽁독지 지 등 2대 사견 에

의 해 압도됩 .

- 3 월 동독선 거 전 부터 콜 수상은 모 드 로 수상에 게 사회 적 시 쟝 경 제 원 칙 에

입 각한 경제 . 화폐 통합을 제 의 한 바 있음.

- 모드 로 정 부는 두 개 주권 국갼의 연 방제를 고수하 서 도 콜 수상의 제 의 를

'

검 토 키 로 동의 . 전 문가 공동위 회 가 즉시 협 상을 시 작합.

- 그 러 나 3 . 18 선 거 로 언 방제도 겅제 . 화폐 홍*굽도 충분지 못하게 됨 :

동독 주 민 들은 서 독 기 본 법 이 그 들의 귄 리 라그 주 장하그 았는 것 , 즉

서 독 에 로의 편 입 을 결 정

o 그 후 3 개 의 주 요 이 정 표 갸 마 런 됨 .

m 5. 18, 국가조 약 채 걸 로 90 년 7월 1 일 을 기 해 홍독 겅제 . 화폐 . 사회 롱힙- *닮의

樣 8. 2 , 90 년 12월 독 일 건 억 총선 개 최 *J의

倦 8. 3 1 , 홍 일조 약 서 명 으로 10.3 홍 일의 길을 열게 됨 .

o 겅 제 . 화돼 홍*uw은 원 래 중기 적 목표로 설 정 되 어 시 택 적 의 미 애 있어서 보다

장) 1 적 인 목표 인 정치 적 홍 과는 구.별 되 었음.

- 연 방은혀 (Bundesbank)은 겅제 . 화폐 봉합으로 초 래될 수 있는 분제 점 들을

십 각하게 지 적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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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달리 서 독 정 부 는 성 급하그 관대 한 경 제 . 화해 몽합으로 어 떠 얀

컹 제 적 불 안이 야기 되 더 라도 , 이 는 정 지 적 필 요 성 때 문에 불가미 하다는

입 장이 W읍 .

- 컬 국 언 방은앵이 원 칙 과 세 부사향에서 양보할 수 밖 에 없 었읍.

o 국 가조 약으로 구 동독 이 정 식 으 로 소 벌 되 그 정지 봉 합을 제 외 한 모든 의 미 에서

완 전 한 옹'합이 달성 된 .

- 따 라서 정 지 롱*J-을 더 이 상 미 를 수 없 게 되 었그 , 국가조 약의 체 걸 로

봉*Jr조 약

� 

초 안이 앞 당겨 정 .

- 대 외 적 제 약요 인 이 이 러 안 과 정 을 방해 할 수 없 었 음 . 오히 려 이 런 과 정 이

대 외 적 쟝애 해소를 촉 진 시 킴 .

o
'

90 . 7 . 6 봉*J조 약 업 상이 시 작되 었 고 , 7 . 22 동베를 린 의 회 는 10칠 일자로

5 개 동독 주 를 제 구성 하는 법 률을 재 택 함 . 2주 일 쭈 양독 정 부 는 원 래 서 독

총선 일 정 에 맞추어 12월 2 일 에 전 독 일 총선 을 개 최 하기 로 힙-의 합 .

- 이 당시 12월 총선 일 정 은 협 샹중 인 롱압조 약의 발효시 점 으로 적 절 하다그

판단퇴 었 음 .

- 그 러 나 8월 23 일 동독의 최 가 1 0월 3 일사로 동독의 서 독 편 입 을 의 걸

힘'으 로써 이 러 한 계 샨은 빗 나 갑 , 따 리-서 롱*J조 약 게 걸 이 급 뱍하게

되 그 , 회 국과의 헙 상 일 정 도 수 겅 하지 않을 수 없 게 돕 .

- 절 국 8펼 3 1 일 몽 일 조 약 이 공식 적 으 로 서 명 되 어 10월 3 일 발효하 게 됨 .

4 .

"

2+4" 회 담
管

가 . 의 의

0 2+4 회 담은 동.서 독에 관안 전 승국의 잔여 고 리 포 기 라는 공식 적 의 미 을

지 닙 . 또 한 이 는 동 . 서 독이 그 들 자신 의 야 망과 내 부 적 필 요 성 을. 유 럽

· 

컨제의 이 盲1와 조 화시 킬 필 요 성 을 뱐 엉 하는 것 이 기 도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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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일독 일 에 한 주 변 국과 우 방국들의 우 려 때믄에 이 회 답은 통독

과 정 의 핵심 적 인 부분으로서 , 몽 일은 새로운 평 화 적 인 유 럽 을

장출하기 위 한 과 정 으 로 이 해 됨 으 로써 달성 될 수 있 었음 .

o 서 방 민 주국가들과 동구 에서 는 몽 일 독 일 이 가져 올 위 헙 과 기 회 해 관한

논 젱 이 벌 어 집 .

나 . 4 대 국의 입 장

o 4대국중 소 , 국 , 프 량수는 독 통 에 로 신 속한 에 대 해

반대 는 아니 었지 만 신 중한 입 장을 취 혔음.

- 소 련 은 동독이 전 락 적 우 방이 자 바르샤 바조 약기'구 회 원 국 입 을

중시 하면서 . 전 후 질서 를 토대 로 두 개 의 주권 국 이 자 UN 회 오 국이

존재 함을 인 정 해 야 유 럽 의 안 정 이 보 장될 수 있다는 업 쟝이 었음 .

- 영 국과 프 랑스는 유 보 적 테 도 를 취 荒으나 대저 수상은 봉독 에 대 한

우 려 를 공공 연 히 표 벙 했으며 . 미 테 랑 프 랑스 데 통 렁 도 독 일통 일 의

진 전 을 위 협 으 로 간주함 .

고

o 그 러 나 서 독 정 부 로서 는 부시 해 정 부와 SC가 저 음부터 중요한 통독

후원 자 있음.

- 부시 대 통 렁 과 -워 싱 턴 . 본의 보좌 들의 강 럭 한 지 지 표 멍 은 미 국의

국가이 익 계 산에서 나온 최 종 결 단이 었음.

- 1939 년 11월 겅 콜 정 부와 부시 행 정부의 멀월 관계 는 확그했으며 ,

양 정 부칸의 수 많은 회 담과 더 많은 컨 화대화를 롱해 더 욱 공고해 玆음.

- 미 국으로서 는 탈 넹 전 신세 게 질서 구축에 있어서 세 계 지 도자 적 역 할

당당을 위 한 주요 동 반자로 80 최 강국 인 독 일을 필 요

- 클 수상과 코셔 외 무 장관의 찰 발한 외 고는 이 러 한 미 국의 인식 을

더 욱 강화시 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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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89 닌 10월 - 12쉴 Delors EO 집 해 위 원 장 및 위 쉈 들 , 구주 이 사회 (European

Counci l)의 봉독지 지 는 그 후 에 개 최 린 2넉 그 위 정 지 헙 샹에 직 접 적

앙 항을 끼 징 .

- 집 해 위 원 회 는 Delors 위 원 장과 서 독지 도자 간의 긴 밀 한 관계 에 힙 입 어

중부유 럽 의 사태 진 전 을 우 호 적 이 그 견 설 적 으 로 펑 가 . 지 지

- 그 러 나 B9 년 말의 진 정 안 승리 자는 구 주 이 사회 (EO 회 원 국 정 상회 답)

었 음 .

. 이 사회 는 1 1 - 1 2 월 4 주 만에 2자 례 회 동하 여 종 전 엉 . 프 의 입 장을

갑 안할때 놀 랄 만한 결 론 에 도 달

i 프 랑스 3trashourg 정 상회 담은 독 일통 일 은 유 럽 兮힙P을 촉 진 시 키 는

기 회 를 제 공하고 유 럽 의 평 화를 위 협 하지 않는다그 걸 론

- 프 랑스가 그 당시 EO 의 장국이 었 다는 사실 이 2+4 회 담에서 EO의

중요성 을 증대시 킴 .

聚 5 랑스 지 도 층은 좋든 싫 든 독 을 지 원 하는 뱅향으로 떠 밀 려 감 .

- 대저 엉 국 수상은 유 럽 骨합을 독 일 통 일 과 마 찬가지 로 부 정 적 으 로

새 각샜기 때 문 에 영 국 의 입 장은 애 매 했음 . 그 러 나 4대 강국과의

헙 상 전 야에 미 국과 프 랑스를 등 에 업 은 콜 수샹으로서 는 1 1월 말

10 개 조 항 통 일 방 안 발표 직 후 보 다 월 쎈 강안 협 상 럭 을 갖게 됩 .

o 1990 년 초 서 독 정 부 의 최 우선 과제 는 헙 상을 제 도 화하여 소 전 을 서 독의

입 장에 동의 하도록 유 도 해 내 는 것 이 었 음 .

- 90 년 2윌 , 미 국 이 독 일 의 헙 상 참어 여 부와 방 법 에 관한 견 해자를

일 소 아는데 걸 정 적 역 할을 힝- .

- 동시 에 콜 수상과 갠셔 외 상은 소 면 이 독 일 통 일 을 반대 하지 않으며 ,

이 를 위 한 헙 상에 동의 하登다는 그르 바쵸프의 확신 을 발아네는데

성 공

- 이 로써 r 2+4 J 모 델을 토 대 로 독 일몽 일의 외 적 문제 를 헙 상한다는

NATO와 바르샤바조 약기 구 회 상회 담(2. 13 , 오 타와) 합의 의 돌파구가

마 런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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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14 회 담 정 과

o 공식 회 담 개시 2 90 넌 5월 , 본

o 의 지 : 국경 문제 , 베 를 린 의 지 위 , 독 알 주권 의 최 종 적 . 법 적 해 철 ,

새 로은 유 럽 질서 구축과 관 련 된 정지 . 군샤 적 문제 . CSCE(구주 안보협 럭

회 의 )의 장래 . 홍 일 독 일 과 동 맹 제제

o 헙 상성 과

- 쫄 란드-독 일 국정 문제 는 양독의 회 의 6 . 21 길 의 로 순 탄하게 해 걸 됩 .

- 가 장 큰 쟁 점 은 봉 일 독 일 의 나토 쟌류문제 었음 . 입 장을 여 러 번

바리 온 소 런 은 7 월초까지 통 일 독 일 의 양 동때재제 (나토, 바르샤바)

잠정 잔류와 25만명 으로 의 독 일 병 력 감소를 그 수貸으며 , 서 방측은 이 를

거 부

- 구주 안보를 위 안 동맹재제의 역 할과 바르샤바조 약과의 새 로운 관 계

정 럽 을 의 제 로 한 런 던 나토 정 상회 담(7쉴 5 일- 6 일)과 콜-그르비

정 상회 담(소런 . 7윌 충순)이 최 종합의 를 촉 진 시 킵 .

* 그 르 비 는 롱 일독 일 의 나토 잔류와 94 년 말가지 소 련 근 철수를,

콜은 동 기 간중 37 반멍 으로 독 일 군 감군에 동의

o 2+4 조 약 서 명

- 9월 12 일 모 스 크 바에서 4 국의 롱독수락과 배 를 린 과 독 일 전 역 에 댐 한

전 승국 권 리 와 첵 임 의 조기 를 주요 골자로 하는 r 독 일 에 관한 죄 증

헤 결 조 약 J 에 서 멍

- 주요 5개 조항 2 T 영 토문제 暢 홍 일독 일의 불가칩 약속 o 통 일

독 일의 힉 . 섀 . 화학 무기 의 제 조 . 보유 . 홍제 금지 暢 동독주둔 소 렀 군

절수를 위한 독 . 소 양자조 약 卷 구동독군 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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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

o 독 일 언 방정 부 (이 하 쁜의 상 
"

서 독 정 부")는 항상 내독관계 의 븍수한 성 걱 을 강조하여

泉기 때문에 동.서독 상호간의 대 표부 설 립 및 멍 칭 부여 에 괌한 헙 상에 있어서 도 내독

관계의 특수성 을 분명 히 하려 그 하 었다.

o w. BrarIdt수상은 
'

70. 5 . 21 Kasse1에서 독 일 민 주공화국 (이 하 편 의 상 동독) 갹료

이 사회 의 장 w. Stoph와 만났을 때 제시 했던 
"

동.서 독갼 대 등한 괌 계 를 규 정 하기

위 한 기 본원 칙 및 조 약구성 내 용" (Grundsaetze un d Vertragse1ernente fuer die

R맷elun leichberechtRter Eezlehun맥n zw 1schen der 5undes

Deutsch1and un d der Deutschen DemokratischeD Republik. : 소위 카쎌 20개 조

Kasseler 20 Punkte)중 제 19 조항에 이 미 양국정 부가 
"

장관급 륵 떵 권 위 임 자"

(8evollmaechtiae im MInisterrang)를 임 명 할 것 과 합께 
"

전 권 위 입 자흘 위 한 상주
4

근무저"를 설치 하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 었다 .

o
'

72. 12. 21 기 본조 약 헙 상시 동 . 서 독 양측은 기 본조 약 제8조에서 양국 정부 소재지 에

각갹 
"

상주대표부"(Staendi e Vertretun )를 설지 할 것 에 합의 하 었다. 그 이 래 동 . 서 독

이 랴는 양국갇게의 법 적 성 걱 과 상주대표부의 법 적 성 격 사이 에 존재하는 연 성 은

늘 공개 적 으 로 정 지 토론의 대 상이 되 어 왔닥.

o 서 독 헌 법재 판소는 
'

73 . 7. 3 1자 기 본조 약에 관한 판결 에서 기 본조 약 제8조의

"

양국은 정 부소재지 에 갹각 
' 

대사가 아니 라 상주대 표흘 고 판한다"라는 규 정을

양독간에 
"

법 적 인 입 쟝에서 특수한 성 걱 을 인 정 하는 의 견 접 근으로" 보 았다. 서 독

정부는 기 본조 약 제8조 제2항에 따른 헙 상에 있어서 대 표 부 설지 와 언 계현 실 질 적

문제 접 저 리 시 이 와 같은 판결 을 근거 로 하려 그 시,도하 었다 .

o 상주대 표부 설지 에 팔한 의 정서 및 부속의 정서 는 
'

. 3 . 서 명 되 었는 바,

이 는 
'

73 . 1 1 . 16 동독 상주대 표 부에 대 한 편 의 , 윽권 , 면제 보 장에 관한 법 률

제 정을 통해 내독같 전 제 조 건 이 조성됨 으로써 가능하었던 것 이 다 .

'

74 . 4 . 24 동독

상주대표부에 대한 편 의 , 특고 , 면 제 보 장애 관한 시 헤 렁 제 정 으 로 
'

73 . 11 . 1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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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 정 된 법 률이 더 욱 구제 촤 되 어 동 독 상주대 표 부 -E무요힌 에 대 힌' 흑-d 번 제 기·능성 의
디

법 위 가 확 정 되 었다.

I . 양국 간 고 류의 븍수헝 태

o
'

6 1 . 4 . IS 제 걸 핀 외 고 간계 에 간한 비 엔나 헙 약 제 14조 에 명시 될 공관 쟝의 대사 , 공사 ,

대 리 공사와 같은 3가지 구분은 예 외 가 없는 것 이 아니 다 . 양국 고 류 에 있 어서 는

공관 장어1 대 한 또다흔 명 칭 부 여 도 가능하 며 외 고 대 표 부의 다튼 헝 태 도 있다.

("Special MIssi에IS" in : MHlTHIAN , Oi es t o f Interndtlongl Law , 1970 .

33 ff. 챰조)

o 서 독 은 
"

상주대 표 부" 내 지 
"

상주 대 표" 라는 벙 칭 을 양국간 교 류 찬 게 에 있어서 도

사용 아 고 있다 . 즉 ,

"

UN 주재 서 독상주대 표 부", 
"

UN 주재 서 독상주대 표" ,

"

UN
T

사무실 및 제 네 바 소재 기 타 국제 기 구 주 재 서 독 상주대 표 부", 제 네 비· 소재 A 엔

구 주사무소 및 기 타 국제 기 구 주재 서 독 상주대 표 부"와 갈은 실 례 를 들 수 있다.

그 이 외 에 UNESCO (Paris) , IAEA 애1ileu) , European Counci l (Strasburg).

(Paris), NATO (Bruessel), EC (Bruessel)에도 
"

상주대 표 부"가 있다.

o 국가간의 관해에 앴어서 양국간 고 류 괌 계 의 기· 장 두 트 러 진 븍수형 태 는 엉 국의

엉 언 방 (Commenwealtl] o f Nations)에서 헝 성 되 었댜 . 국제 법 적 으 로 볼때 호주 ,

카나다 , % 질 랜 드 ,

Id아프리 카 , 인 도 , 파키 스 린' , 스 리 랑카와 갈은 국가들이 주고

국가 임 에 는 -普 립 없으나 이 와 같은 국 가들은 서 로 
"

외 국" (aus1aendische Staaten)

으 로서 보 지 않 고 있다 .

'

49 년 Y 인 도 린 법 제 11 부와 언 계 하여 공포된 Indian

Consti tu tional Order No. 2 , 1950에)rn· 는

� 

"

that ev ery coun try w ithi

Commonweal th Is hereby declared n o t to be d foreign s tate for t

o f the Consti tution*'라그 규 정 하그 있다 .

o 또 틴 Commonwea lth 회 코 국은 싱'호 간에 대 사를 고 환하지 않그 
"

fligh Commissioner"

를 고 판하그 있다 . 엉 국 어 왕을 국가원 수 로 인 정 하는 Commonwealth 국가들와 High

Commissioner들은 롱상 신 입 쟝을 제 정 하지 21을 뿐 만 아니 라 주재 국내 관 계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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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촉시 주재국의 외 무부를 거 지 지 않고 총리 및 기 타 장관과 적 접 접 촉

한다. Commonwealth 국가들은 원 칙 적으로 영사교류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재국내 자국민 에 대 한 보호는 주재국 괌계기 관의 소 관사항이 다 .

o Foreign Office와 Commonweal01 Relations Office가 통합되 기 까지 High

Commissioner와 그 대 표부의 직 원 들은 Commonweath Itelations Office에 소속되 었다 .

원 래 Sigh Commissioner의 법 적지 위 는 관습 법 의 저 촉을 받 았다. 
'

52년 도 의 외 고

특권 법 (05plomatic Immunities Act)과 함께 Commonwealth 국가들의 High

Comnlissioner와 아 일 랜드 공화국의 데표에 괌한 고 한의 공식 적 기 본원 칙 이 조성

되 었는 바. 이 에 따라 HIgh Commissioner들은 다른 나라의 대사와 동 일 하게

"

재 판 절자로부터 의 편제 . 공관 , 게 인 주 택 및 문서 의 불가집 성" (from the su it an d

legal process , an d ttle l ike InvIolab) l ity o f ResIdence, o fficIal

o fficial arc hives)와 같은 면 책특코 을 누 린 다.

이 와 같은 것 은 대 표부의 직 원 . 직 원의 가족 . 직 원 의 가사종사자에 게 도 준용편 다 .

이 들은 흑수한 입 법 이 나 해 정 합의 에 따라 세금의 혜 택을 받는다.

o
"

외 고흑코 법"은 
'

S4 넌 도 에 그 중 일부가 폐지 되 었다. 그 이 래 로

Htrh CommIssioner는 기 타 외 고 7들과 마 찬가지 로 
"

외 고 7 계 에 7한

비 엔나 헙 약" 제규정 의 적 용을 받거1 되 었다 .

"

London Diplozatic List"의 서 열

목록에 따르면 공7장에는 대사(Atrbassadors), High Cowm&ssioners, Charges

d'Affairs (ad interim),. Actin High Commissoner와 같은 4가지 범 주가 있다.

o 비 록 United Kin dom내 아 일 랜드 공화국의 외 고대 표가 
"

대사"라는 멍 칭 을 사용하고

앴다 할지 라도 조 약으로 규 정 된 양국간의 흑수관계 로 인 하여 특수한 지 위 을 갖그

있다 .

'

49. 4 . 18 아 일 랜드 공화국이 Commonweal[th로부터 탈퇴 하자 
'

49. 6 . 22+

Ir1and Act 제2조 제 1항은 다음과 같이 규 정 하고 있다.

"

that, no twithstanding thet the Republ ic o f Ireland is no t Part o f His

14a]esty's dominions, the Republic o f Ireland is no t a foreign coun try for

the purposes o f any law in force in any par t o f the United l(ingdom or in

any co lony. pro tectorate or United KIngdom trust territory, w hether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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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rtue o f a ru le o f law or o f an Act o f Parl iament or any o ther enac

o f Instruaent %Ivhatsoever, w hether passe d or ma de before or a fther the
'

pass in o f this Act. an d re ferences in a uy Act o f Parl ialUent. o th

or instrunlent whatsoever, whe(her passe d or ma de before o f a fter

o f thi s Act, to foreigners , a l iens , foreign coun tries . an d for

coun tries . an d foreIgn or foreign-bui lt s hips or a ircraft s hal

a cc or dingly. 
"

o
"

DIplomatic Immuni ties Act 1952"에 따라 Uni ted )tingdom내 아 일 핸트 공화국의

대사는 Conlrnonweal th 회 현 국의 high Comolissioner와 동등한 자적 이 부여 되 었다.

아 일 랜 트 공화국의 국 민 (대사포함)이 Commonwea lth가 아 닌 제3의 주고 국가의

내 국 인 인 가 외 국 인 인 가 아니 면 정 한 제3자 (tertium qu id)인 가라는 문제 에
T

7히·여 
'

49 . 5. 1 1 AttIee 총리 는 하원 에서 다음과 같이 夏 현 했다 .

"

1 do no t pretend that the s o lution a t w hich we arr ived is comp letel

logical-very fe%%· things in the re lationship between these islands

comp letely logical - but 1 believe they are prac tical an d 1 believe

are to our mu tual benefit. 1 am aware , o f cours e , that hitherto there has

been this division in international law - it has come down. from the pa

in w hich one has recognized peop le a s e i ther belongin or foreign , but

international la%i is nIa de ror ID en , n o t tnen for internotlonal law.

mov ing int,o a time %l%·hen var ious o ther re latiouships ere being c

Therefore It·e thou g ht this was the mos t prac tIcal s o 1tItion. 
"

ComInonwealth 회 원 국의 대 부분은 아 일 렌 드 공화국이 회 원 국이 아 님 에도 불구아

회 국 으 로 취 급하지 않그 있다 .

戱

o 과거 의 아프리 키· 식 민 지 를 
"

프 량소 공동제" (Coamungutm Francaise, UAM/0CAM)로

묶 어 점 증하는 독 립 문동으로부 터 먁 아보 려 던 
'

50 넌 대 프 랭스의 시 도와 3 락을 항께

아번서 
'

6 1 . s . 12 Tananarive에서 개최 핀 회 의 로 
"

아프리 카 마다가스카르 연 합"
4

(UAM)이 성 립 되 었던 바 . 이 연 합의 회 원 국들은 외 고 대표를 
"

상주대 표we (Staend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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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reter)라는 븍수한 멍 칭 을 부여 한 후 상호 고판 하그 븍수한 집 단으로서 구분할

것 에 합의 하 였다.

o 19세기 중 , 그 리 그 20세기 초까지 독 일 에는 내독 간 공사파전 고 (Innerdeutsches

Gesandtschaftsrecht)제도가 있 었다. 베스트팔 렌 평 화조 약 (1648년 )과 더볼어

독 일내 개 벌국가들은 사실 상 완 전 한 독 립 을 획 득하그 완 전 히 국제 법 적 헤위 능 럭 이
a

인 정 됩 으 로서 독 일 개 별국가들 (약 1 , 300개의 영 주국)이 상호갼 내지 외 국과 마지

그물저 럼 조 밀 안 외 고관계클 수 립 하는 토대가 마 런 되 었다 . 즉 독 일 전제를 대외 적

으로 대 표 하는 단 일 대 표제 도 가 없 었다. 이 와 같은 상태 는 1815 년 독 일 연 방

(Deutscher eund : 1815-66)의 성 립 에 도 불구하그 번 함 이 없 었다 . 1867 닌 북부

독 일 연 방 (Norddeutscher Bund 2 1866-70)의 헌 법 수용과 합계 언 방(8undesstaat)

성 립 되 기 까지 그 리 그 1871 넌 독 일 통 일 이 달성 되 기 까지 개 벌국가들의 공사코 은 존속

되 면서 그 기 능을 게속 수해하었다.

o 대 다수의 주코 이 새 로 성 립 딛 연 방으로 이 전 됨 에 따라 그때 까지 거 의 신 성 불.가 짐

상태 었던 개 벌 국가의 정지 적 독 립 성 에 는 업 정 난 제 약이 뒤 따 랐으며 흑 히 이 와

같은 제 한은 외 고분야에서 두드 러 겄다 . 제국중 양 정 부 에 외 국 에 대 한 제 국의 국제

단독 대표 (1872 넌 제국헌 법 제 1 1조)을 비 롯하여 엉사제도 (제 국현 법 제56조)에

찬한 감독권 이 부여 되 었다 . 그 러 나 이 와 동시 에 독 일 의 개 벌 국가들은 1871 . 4 . 16자

제국현 법 과 더 불어 제국으로 이 양되지 않은 일제의 주권 을 계속 보유할 수 있 었던

바 , 그 중에는 공사쟨 도 포 함되 었 었다 .

o 따 라서 독 일 의 개 벌 국가들은 종 전 과 다름 없 이 상호간 , 그 리 고 제 국 렁 외 국

(}Ceichsaus1and)과 외 고 괌계를 유지 하 었다 . 그 러 나 개 벌 국가의 공사권 은 제 국

헌 법 에 규 정 된 범 위 및 한계내에서 샹대국과 더 불어 파견 국의 특수사항을 협상찰

수 있 었다. 반면 개 벌 국가의 해외 대 표 부의 대 부분은 해 체 되 었 던 바 , 1872넌 도 에는

20개 , 1910 년 도 에는 단지 8게가 있 었을 뿐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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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독 일 언 국가의 대 표부 억 시 상 호 간 2 성 격 이 변 1] 되 었다 . Deutscher Bund 당시

대 표 부는 외 국의 대 표 부 로서 ·름하 면서 도 국가군네 에서 동등한 자걱 과 깜께 독 립 적

으 로 존속 아 었 다 . 이 와 갈은 대 표 부 는 주7 국가의 모 든 사 안 관 까 여 외 고 적

회 닫 과 헙 상을 행파떤서 일체 의 외 고 귐 계 규 정 과 사 안을 원 용할 자걱 이 있 있으나

Deutscher Bundessteat의 성 립 과 동시 에 더 이 상 그 구 성 원 이 아니 라 전 체 의 일 부

로서 반 존속하 었다 .

o 그 럼 에도 불-7하그 DeLltscher Bund 시 대 의 공사의 법 적 지 위 에 관한 규 정 은 그

효 럭 이 지 속되 었다. 20세 기 에 와서 도 신 tr 장

� 

제 정 , 외 고괌 고환 , 외 교서 신 왕 래와

갈은 헝 석 의 외 고 적 관 해 이 정 y-하 게 E수되 면서 유지 되 었다 . 주재국은 독 일 의

개 별 국각가 따 견 한 공 인 린 공사 에 게 입 제 의 외 고 적 특 권 을 보 장지· 었다 . 그 唱지 만

내 독공사관은 제국의 재 판권 과 제 국 법 으 로 확 컹 신 조 세 고 으 로 부터 에외 가 인 정 되 지

않 앴다 . 1671 년 도 제국헌 법 제4조에 따 라 과거 에 독 일 의 개 벌국가들이 수헹아던

兮 대 한 외 고 선 앤과 외 교 헙 상 및 국기·긴' 조 약문제 를 제 국이 장 약한 -F 
, 그 감독까에

입 법 을 허 용하게 되 자 Norddeutscher Bund외. 독 일 제 국 초 챵기 에 내독공사관의 수는

헌저 아게 감소되 었다 . 1887 년까지 Y 두 1 1 개 의 공사관과 7개 의 독 립 데 표부가 페지

되 었는데 그 중 6게 는 1887/68넌 도 에 폐지 되 었으 며 1673 넌까지 7게 의 공사괌이

추가 적 으로 폐지 되 었다 .

o 개 벌국가들의 공사괌에 게 는 주 로 다음과 갈은 3가지 찰동분야만이 남아 앴을

뿐이 었다 . 그 중 철재는 187 1 넌 독 일 통 일 이 후. 게 벌 국가에 게 허 용린 분얘로서 개 벌

A-가의 외 교 대 표 의 활동 엉 역 도 포 항되 어 있 었다 . 이 에 일 제 의 문 화 정 책과 고 회

정 책 , 개 벌국가의 국내 질 서 , 세 금 과 판세 , 복 제 Y , 군사제도 , 우 편 제 도 , 일 정 한

권 한 , 경 제 분아 , 국 겅 폰제 와 국 겅 설 칭 , v 도 와 도 로 및 2 량의 갠 설 과 유지 등이

추가되 었다 . 공사관 활 동의 중 요 힌 우 번 캐 분 야는 A 일 내 개 벌 국가간의 선 린 T계

A지 었다 . 새 번 재 로 는 제 국 전 제 문제 와 괸 런 편 찰동이 주 요부문을 자지 했는데

그 이 유는 전제국가 적 의 사걸 정 시 개 국가의 잠여 가 연 방국가제도의 원 칙 이 었기

때 문이 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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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o 그 러 나 독 일 내 의 개 벌 국가 간 고 류 라는 내독공사제 도를 동한 외 고 헝 태를 국제 법 적

교류 (Voe1kerrecht1icher% Verkehr)로서 各 것 인 가에 관한 문제는 논 란의 대상이

되 어 왔다 .

"

국제 법 컥 고 류로서 보 이 는 것 이 라 할지 라도 모 든 것 이 국제 법 적 법 주

에 속한다그 속 단해서 는 안된 다 . 그 실 례 로서 비 록 독 일제국의 개 벌 국가들이 공사

릅 고 환하 였다고 할지 라도 그 것 은 국제 법 컥 사 안이 아 닌 일 종의 순수한 연 방간의

고류 (foederale Kommun ikation)에 불과한 것 이 다 .

"

(Erueger, in 2 Gesamtver-

fassung Deutsch1ands, 1962. 21)라는 견 해 도 있다.

라

o 공사제도는 1919 . 8. 1 1자 제 국헌 법 (Reichsverfassuo )하에서 도 계 속 존속되 었다.

공사제도가 존속하게딛 이 유 는 갹 개 벌 국가 (Laender)가 그 들의 이 익 을 제국으로

부터 보호하면 서 제 국 업 무 에 대 한 엉 향 럭 을 해사합으로서 그 존 립 을 확보할 수

밖에 없 었던 불가피 한 상황 때 문 이 였다 . 또 다른 이 유중 에는 일 부 Laender - 그중

특히 Bayem국 - 가 멍 벌 해가는 국가성 을 대 외 적 으 로 과시 하려 그 이 의 켸속적 인

존속을 주 장했는데 , 이 에 바로 공사제도가 국가적 주 궜 의 표 현 에 가 장 적 합하기

때문이 었다.

o 이 와 갈은 외 고 적 찰동은 외 국에 대 해 . 다른 독 일 Laender에 대 해 중 앙 정 부 인 제 국

에 대 해 3가지 측면 에서 그 존쟤 의 의 를 갖그 있 었다 . Laender는 Lend내 입 법

(Landesgeset%ebung)에 관한 사 안에 있어 서 외 국과 조 약을 제 걸 할 수 있 었으며

(제7S조 제2항), 또 한 고황 정 에 대한 외 교 관계도 유지 했다. 그 래서 Bayem은

'

34 . 1 . 30까지 고 할정 에 자지 적 으 로 공사관을 유지 하 었는가 하면 Preussen은

'

34 . 5 . 3 1가지 고 광 정 에 독 일제국의 대사를 파 건 하 었었다 . 그 리 그 교 광청 대사는

뮌 렌과 베를 린 에도 상주하 였다. 
'

20 . 7 . 16부터 
'

34 . 6 . 30까지 Byern과 쯔 량스간

에 외 고 괌 게가 없 었음에도 불구하그 코 헨에는 프 랑스 . 공사판이 있 었다. Laer1der는

1918년 이 후에도 공사관과 엉사관을 통해 상호간 빈 번 한 고 류를 벌 여 景 었다.

o 내 독 간 공사는 국제외 고 무대 에서 와 돔 일 한 입 무를 띠 고 업 무를 수행하 었다. 또한

주재 국에 신 임 장 제 정 , 칭 호부여 , 제 적 이 나마 치 외 법 권 (Exterritoria1itaet)에

속하는 외 고 업 무 도 수해 하 었다 - 20 년 말 약화 일 로의 겅제 상태 와 더 불어 일 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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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공사관은 떼 쇄 되 그 발 았다 .

'

3 ) . 5 . 2 1 Preuss en 은 Huenchen 주재 쇠 후의 공사괌

을 폐쇄 아 었 으 며 Bayem은 3 1 . 6 . 27 Freussen 7재 공샤관을 제 쇄 히· 었다 . 독 일 의

다른 Lanede
'

r 도 
'

32 . 3 . 3 1 이 후 공사73· 페 쇄 조 지 를 단해 아 었는 바, Bayem. Baden,

f1essen, Sachsen , Wuerttemberg에 신 입 장을 제 컹 하그 있던 내독공사관은 
'

32 당

내지 
'

33 넌 중 에 페쇄 되 었다 . 그 러 나 이 와 길 은 샹태 에셔 도 개 벌 국가의 제국주제

대 표 부는 ( 속 하 玆다 .

o
'

45이 7 당시 미 군 접 렁 지 하의 Lacnder는 내 독 공사제 토 를 부활시 커 보 려 고 시 도

하 었다 . 즉 , 독 일 제 국 주제 8ayern 대 표 부는 T복이 후 에 도 Berl in에 게속 존속

아 었다 .

'

45 . 12 8ayern 겅 제 성 Berl in 대 표부가 개 설 되 었 는 바 , Berl in과

소 런 군 점 렁치 하의 Laeuder와 고 冬를 유지 T에 J 목 적 이 앴 었다 . 이 대 표부는

'

47 넌 도 에 
"

주8erl in Bayem 언 J사 무 소" 로 개 편 된 후 다음과 갈은 기 능읕 수 행

貸다 : 8ayern 정 부와 독 일 중 앙행 정 기 갇 및 당시 소 군 점 령치 하의 Laender,

정 부 , 그 리 그 Berl in시 갼의 교 류 ; Bayem 관 런 사 법 공 조 소 정 에 대 란 행 정 않내

및 저 리 ; Berl in 주재 구 8ayern 대 표 부의 폐 쇄 문제 . Bayem 연 략사무소는

'

50 . 12 . 3 1 폐 쇄 되 있 다 .

o
'

45부터 
'

49간 에 존속했던 [lessen 대 포· 부는 주 로 Berl in과의 겅 제 고류 에 기 어

아 었다. 이 에 반 아어 Wuer했.ellIberg 대 표 부 는 
'

45 년 이 전 의 대표부의 외 헝 에 주 럭

하 었다 . 1111uerttemberg-Boden의 국무 성 은 
'

46 년 < 에 Berl in의 
"

중 앙 정 부"

(1entralr낵iertln )로 1 덩 의 겅 제 대 꾜 를 피· 전 하 었는데 ,

'

4 6 , 4 접 렁 군은 중 양 정 부

로 
'아어 

금 수술문세 전 ( 직 과 암께 보 좌토록 하 었다 .

'

47 . a Wuerttemberg 주수샹

은 Berl in시 시 장에 게 다음과 갑은 내 용을 통보하 였다 . 즉 Wuer'ttemberg주 (Land)

는 
"

북부독 일 에 대한 Wuerttemberg주 의 이 익 을 보 존아기 위 하여 
'

45 넌 도 에 폐 쇄 했던

대 표 부-趾 재 개 라는 바 , Berl iu에 상존 하그 있는 illuerttembcrg주 의 이 익 을 종 전 
'

龜

저 럼 Berl in주재 전 권 위 입 자의 찰동을 헤 촉 진 시 켜 야 랄 필 요성 이 있다는

것 이 그 내 용이 었다 . 그 러 나 이 대 표 부는 엉 사 업 무나 정치 적 임 무는

수 해 하지 않 았 으 며 
'

48. 8에 폐 쇄 되 었 다 . 미 군 섬 렁지 역 각주의 
"

A부독 일 에 
' 

대 한

이 익 
"

을 보 전 아기 위 한 내 독 간 각주의 고 %재 개 는 국제 법 적 인 사 안이 아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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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이 와 같은 것은 단순한 국내 간 고 류 (innerstaat1iche Beziehungen)가 아니 라

국가간 고 류 (zwischenstaat11cher Verkehr)의 븍수헝 태 이 기 도 하 었다.

Il . 동독 상주대표부에 대한 편 의 . 특권 . 면제 보 장에 관한 법 큘

0
'

73 . 6 . 14 언 방하원 (8undestag : 이 아 편 의 상 서 독하원 )는 동독상주대표부에 대 한

편의 , 뜩고 , 먼제의 보 쟝에 관한 법 률 (Gesetz ue her die Gewaehrung von 8rIetch-

terung , Vorrechten un d Befreiun en an die s Caendige Vertretung der Deu

Demokratischen Republik)을 걸 의 하 었다 . 이 에 언 방 평 의 회 (Bundesrat 2 이 하

서 독상원 )는 
'

73 . 7. 6 동 법 을 비 준하 었다. 
'

73 . 9 . 28 Berl in주제 언 합국 점 렁군

사 령 부가 동 법 에 대 하여 견 해를 표 멍 (EK/O (73))하 었으며 드 디 어 
'

73 . I l . 16 공포

되 기 에 이 르 兎다. 
'

g

o 외 교사 절 단과 그 직 코 에 대 한 특권 과 먼제부여 를 위 해서 는 정 상 적 인 겅 우

외 고 관게 에 관한 비 엔 나 헙 약을 적 용한다. 그 러나 서 독 정 부는 동독과 진 정 한

의 미 의 외 고 관계 수립 을 원치 않 았다. 따라서 비 엔나 헙 약이 직 접 적 으로 적 용될

수는 없 었으므로 동독샹주대표부에 대한 쩐 의 , 흑권 . 먼제 보 장에 관한 법 률 제 정 .

을 꽁한 새로운 법 률 적 근거 가 조 성 되 어 야만 했다. 이 와 같은 의 미 샹 법 안 상 정 에 대 한

근거 는 바로 동 법 이 서 독 에 있는 외 고사 절 단의 모든 외 국 인 에 게 주어져 았는 먼제

사 안이 동독상주데표부의 직 원 에 거1 적 용될 수 없기 때 문 이 었다. 동독측과 관 런

하여 볼때 독 일 내 에 있는 동 . 서 독 이 라는 2개의 국가갸 
'

61 . 4 . 18자 외 고괌계 에

관한 비 엔나 헙 약의 처] 걸 국이 라는 사실자체 반으로 양국간에 비 엔나 헙 약읕 직 접

적 용해 야 한다는 동독의 요구는 근거 가 미 약하다.

o 이 와 같은 것은 시 간적 으로 볼때 유 엔 에 가 입 문서 제출이 전 에 양국은 외 고

사 절 단이 아니 라 상주대표부를 설치 한다는 양독간의 합의 가 이 루어 진 결과이 기 모

하다. 동 . 서 독 기 본조 약이 동독의 비 엔나 헙 약 가 입 문서의 제출이 후에 비 로 소

동 . 서 독간 에 그 효 럭 을 말아게 되 었닥는 샤실 아나 만으로 동독이 기 본조 약 헙 상

당시 의 태 도와 모순되 게 비 엔나 헙 약의 직 접 적 용의 정 당성 주 장을 도출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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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 었다 . 기 본조 약 제 10조 에 따븐 Note의 고 판 및 그 에 다른 이 기 본조 약의
궁

양국 간 꾜 럭 발셍은 동 . 서 독 이 외 교사 절 단을 교 찬하는 것 이 아니 라 샹주대 표 부를

설 지 한다는 삶 :t 간 합의 블 칙 으 로 히· 변 서 이 룩 칠 - ·은 있 었 던 것 이 다 .

o 상주대표부 설치 는 비 나 헙 약이 의 미 라는 정 상 적 외 고 관계 수 립 이 아니 기 떼문에

동 법 骨제 1 조 비 엔나 헙 약의 긴 접 식 - 만을 용 ([] 아그 있을 y이 다 . 편 의 , 븍권 ,

변 제 보 장와 걀은 것 은 
"

외 고 괸 게 에 안 비 엔나 헙 약에 따 라 외 고사 절 단과

2 직 원 에 게 허 용되 는 정 도 로 보 장필 수 있다", 따라서 외 고 괌 게 에 괌한 비 엔나

헙 약을 일 반 적 으 로 잡조하는 대 신 . 동 헙 약 의 흑 권 , 면 제 보 쟝에 괸' 한 규 정 만을

법 안으로 수용해 보 려 던 안은 
'

73 . 3 . 23 서 독 상코 을 骨과할 수 없 었다. 이 와 같은

이 유 는 서 독상원 은 동독과의 외 고 긷 게 수 립 은 전 언 거 이 필 수 없을 뿐 만 아니 라,

그 걸 과 서 독에 있는 외 교 사 절 딘'의 외 국 인 직 원 들 에 게 적 용퇴 는 흑 권 , 면제가 동목

상주대표부의 직 s인 에 게 적 용될 수 없 다 2 보 았기 때 문 이 다 , 따 라서 동독상주

대 표 부의 법 적 지 위 는 외 교 판 게 또 는 외 국 대 표 부 라는 인 상이 걸 고 엾도록 해 야 한다는

것 이 었다 .

'

o 이 와 갈은 논 쟁 에 괸 하어 서 독 정 부 는 동 법 률 제 1 조 가 단지 비 엔나 협 약의 규 정 중

편 의 , 권 , 면제의 보 장 에 만 갇 런 현 다 는 견 해 를 꾜 방賀다 . 따 라서 동 법 에 내 포

되 어 있는 권 한부여 는 그 내 용 , 목 적 , 정 도 어1 따 래 숭분하게 규 정 되 어 있다는

것 이 다. 즉 어 떠 한 경 우에 어 떠 한 컹 도 로 동 법 을 적 용해 야 할지 가 에 결 할 수

있 도 록 성 안되 어 있다는 것 이 다 . 또 란 서 독하원 으 로 하여 금 서 독 정 부가 동법

제 1조 에 규 정필 한개를 준수하그 앴는지 용이 하게 감독상 수 있 도 록 동 법 제 1조의

시 행 렁 은 오 로지 서 독상 이 동의 할때 만 입 안될 수 있도록 하 었다 .

o 서 독상원 에 의 한 동의 의 필 요 성 은 주 정 부나 지 자 단제 로 유 입 될 조세 에 대 해 법
,

율

시 해 렁 을 봉해 면세조치 을 해 주기 위 한 법 적 근거 가 있어 야 하기 
· 

때 문에 발새한다.

이 와 같은 규 정제 정 의 필 요 성 은 기 본 법 제 105조 제3*J-에 곤거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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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 법 제3조에는 Berlin규 정 이 내 포돠 어 았다 .

'

73 . 9 . 28자 BK/O (73)를 꽁해

연 합군 사 렁 부는 동 법 이 
"

서 독내에서 , 그 리 그 6erlin에 확대" 적 용핀 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 건 부로 공표하 였탁. 
'

. 12. 12자 법 률을 통해 동독 상주대표부에 대한

쩐 의 , 특귄 , 쩐제보장에 관한 법 률은 서Berlin에도 적 용될 수 있 었다.

Ill . 동독상주대표부에 대 한 편 의 , 륵고 , 면제보쟝에 판한 시 헝 렁 (' 74 . 4 . 24)

o 동 . 서 독 회 답대 표 들 이 
'

74 . 3 . 14 양국 정 부소재지 에 상주대표부 설치 에 관한 천 안

문제갸 내 조된 의 겅서 에 서 명 할 이 후 ,

'

74 . 4 . 5 서 독상원 은 동독상주대표부에

대 한 껀 의 , 흑섄 . 먼제 보 장 에 관한 시 헹 령 에 동의 하 었다. 동 시 헹 렁 은 
'

73 . 1 1 . 16자

법 률에 근거 하는 겻 으 로서 , 동 법 률에 상주데표부 설치 를 위 한 시 행 렁 의 제 정 이

위 입 되 어 있다. 이 와 같은 시 헹 령 은 동 . 서 독이 
"

외 고 콴 계 에 관한 비 엔 나헙 약"의

직 접 적 용이 아니 라 단지 준용(entsprechend8)에반 합의 하 었기 때문에 쩔 요하 었던
I

것 이 다. 그 러 나 이 시 헤 렁 은 그 내용상 실제 걱 으로 비 엔나 헙 약의 제 규 정 에 그

촛 점 이 맞추어져 있고 양국간 고류 에 롱 례 적 이 그 필 요불가걸 한 여1 외 조치 (Exemtion)

의 정 도 를 규 정 하그 있다. 동 시 해 령 초 안에는 동독상주대 표 부와 그 직 오 이

고 한을 주 쟝할 수 있는 예 외 조지 의 종류를 일 목요 언 하거] 나 얼 해 높 았다 .

o 동 시 헤 렁 에 는 비 엔나 헙 약을 벗 어 나는 일부 규 정 이 내 포 되 어 있다 . 이 에 대 한

법 적 근거는 비 엔나 협 약 제47조 제26항과 언 게될 
'

73 . 1 1 . 16자 법 률 제 1조 이 다.

o 이 와 갈은 예외 는 양국간 관계 에 았어서 상려] 적 이 었으며 , 동독과 상호주의 에 근거

하그 있 었다. 그 상세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

- 제3조 제 1항 2 상주대표부 대표 및 그 직 이 주거 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

대한

기 타 공과금의 변제

- 제3조 제3항 : 동독에 대 한 대지 구 입세의 먼제 . 동.서 독은 부속 의 정서서

제5에서 이 와 같은 면세 조지 를 멍 확하게 표현 해 높았음.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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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제4항 및 세6항 C 자량세 및 보 입 세 번 제 . 이 와 갈은 사항은 양국간
J

고류에 있 어 서 상 례 적 이 며 동독 억시 서 독상주대 표부

애 게 이 화 갑은 먼 세 조치 를 보 장하었음 .

- 제 15조 2 비 엔나 헙 약 제38조 규 정 이 외 의 가사종사자에 대 한 규 정 임 . 이

규 정 을 롱해 동독 상주대 표 부의 직 원 으 로서 서 독 에 상용거 주지 를 갖고

있지 않을 겅우 벙 억 의 -7 수 해 을 해 야 합 . 그 와 반데 로 서 독상주

대 표 부의 직설들에게는 그 와 같 은 규 정 이 불필 요 했던 바, 독 일 인 으로

서 서 독에 거주지 를 갖고 있는 자는 동독으로부터 외 국 으 로 간주

되 었기 때문 일 .

- 제 15조 제 1항 r
"

상주데표부 건 물의 건 설 또는 개 축에 사용되 거 나 물과 빌 접

하)]l 연 게젼 시 설 2과 괸 던 로 
"

지 骨-S-과금 변재 (Eingangsabgaberl-

freiheit)의 데삶 일 검 우 에 한히·어 비 엔나 넙 약 제36조 제 la)fy

의 규 정 은 에 외 가 인 정 됨 . 동독 억시 호혜성 을 보 쟝하 었음.

o
'

74 . 4 . 5 서 독상원 은 시 헹 렁 의 걸 에 즈 음히·어 
"

동 . 서 독은 회 고 판계 를 교 관하는

것 이 아니 라 외 고 관게가 성 립 펼 수 없 도 복 특수한 헝 태의 상주대표부를 고 환한다"

라는 사실을 재자 확 인 하 楚음.
된

고

IV . 동독 주재 서 독. 상주디로부 근무 요오 의 뜩수복무에 따르는 제 문제 에 관안 씹 률

o
'

. 3 . 22 서 독 까원 은 동독 주재 서 독상주대 표 부 근무요천 의 특수복무에 따르는

제 - 제 에 관한 법 률을 제 정 하 었으며 
'

74 . 4 . 1 부 로 효 럭 이 받)L되 었다 . 동 법 令

동 . 서 독 이 뾔 국 이 아니 었으므로 외 교 대 표 부 근무요원 에 게 적 용되 는 
'

규 정 을 적 용

할 수 없 었기 때 문 에 밀 요불가걸하 었다 . 몽 법 에는 공무코 의 잡 정 퇴 직 조치 ,

공무원 봉급 (퇴 금 가산과는 무괌한 보 조 ·4), 사대 리 권 . 이 사비 용 등관 은

상세 한 내 용이 포합되 어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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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상주대표부 설지 에 관한 의 정서 및 부속의 정서

o 의 정서 는 어 려 운 헙 상을 거져 
'

74 . 3 . 14 Sonn에서 서 쩡 되 었다 .

동.서 독 기 본조 약 제8조 에 근거 하여 양측은 부속 의 정서 의 효 럭 발효와 더 불어 상주

대표부를 개 설 할 것 에 합의 하였다 . 의 정서 는 
'

74 . 5. 2에 효 럭 을 발세 했댜 .

대 표부의 멍 칭 은 각갹 
"

독 일 언 방공화국 상주대표부" 및 
"

독 일 민 주공화국 상주

대 표부t'었다. 대 표부 대 표의 (Leiter der Staendige Vertretung) 직 함은 갹갹

"

독 일 언 방공화국 상주대 표부 대표" 및 
"

독 일 민 주긍화-A 상주대표부 대 표"이 었다.

상주대표부 부 장의 신 임 장 제 정은 갹갹 양국 국각원 수에 의 해 수헹되 었다 .

o
'

61. 4 . 18자 외 고 관계 에 안산 비 엔나 헙 약이 상주대표부, 그 직 원 , 가족 , 가사

종사자들에게도 적 용되 었다. 의 정서 제5에 규 정 된 샹주대표부의 임 무는· 다음과
T

같다.

- 파견 국의 이 익 을 접 수국에서 데 변하머 인 적 인 지 원 과 보 조 를 함 .

- 동 . 서 독 간 정지 , 겅 제 , 문화 및 기 타 분야에 걸 친 정 상 적 인 선 린 괌계의 촉 진

및 확장

0 서독상주대표부에 대한 동독의 주무관정은 동독 외 무성 이 었으며 , 동독 상주대표부에

대한 서 독의 주무괌 정은 서 독 수상실 이 었다. 상주대 표부의 직 원 수는 상호간 동의

하에 확 정되 었다.

0 6개 에 달하는 부속 의 정서 (Protoko11vermerk)와. 더 불'어 추가규 청 이 걸 정 되 었다.

제 1의 정서 갹서 는 상주대 표부 대표의 no te 고 판을 통한 동의 , 기 탸 직 오 의 서 면 을

통한 임 쩡 , 접 수국 정 부의 대 표 및 기 타 직 원 의 소찬고 이 규 정) 어 있다 . 제 2

의 정서 각서 에는 하시 를 막론안 출 입 국 권 한이 규 정 되 어 있다. 제3 의 정서 각서

에는 상주대표부의 통신 시 설 설치 및 쟉동에 관한 권 한이 규 정 되 어 있다. 제4

의 정서 각서 와 더 불어 서 독 정 부는 Duesse1dorf 주재 동독 대 외 무 억 부 사무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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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상주대 표 부 무 억 정 친% 실 지 소 로서 변 겅 ·됨 에 흐[ 의 아 었 다 . 이 에 동독은 일

서 독 정 부가 이 에 부응아는 규 정 과 더 불어 신 성 서 를 제출할 겅 우 동의 할 용의 가

있음을 선 언 하 었 다 . 제5 의 정 서 각서 는 까 견 국의 대 표 부용 대지 구 입 및 기 타 공용

대지 구 입 시 세 A 과 기 타공과금을 먼 제 할 것 을 규 정 하그 있다 .

o 제 6 의 정 서 각서 는 서 Berl in 꼬 할 에 연' 한 규 정 이 설 정 되 어 있 다 . 이 규 정 에 따 라

서 독 상주데 표 부는 
" '

7 1 . 9 . 3자 4대 전 숑국 헙 정 에 따라 서 BeIrin의 이 권 을

대 번 하도록 되 었탁. 그 러 나 동독 정 부 외 시 BeIrin 시 정 부 와 *J의 사항은 이 에

무괌하 었다 . 이 의 정서 갹서 는 그 내 용상 
'

72 . 12 . 21자 기 본조 약 서 벙 을 기 해

있 었 서 Berl in에 관한 양측의 선 언 과 일 지 b'(는 것 이 기 도 하 었다 .

o 서 독 정 부는 의 정 석 의 법 뷸 적 성 걱 에 관 하 어 의 정 서 가 기 본 조 약 제a조에 대 한 후 속

헙 정 (FoIgeabkommen)이 아니 라 시 해 *Jk의 (0urchfuehrungsverelnbarung)
나

하 먼 서 
"

시 합의 는 동 . 서 독 간 의 정 지 적 관 게 가 이 미 기 본조 약 에 규 정 되 어 있기

때 %·에 입 법 기 괌의 동의 를 쩔 요 로 하지 않는다"그 하 었다.

o 이 에 반해 참그문헌 상에 는 부 속 의 정 서 가 기 본조 약 제B조에 의 한 후속 합의

(FoIgevereinbarung)라는 견 해 가 있다 , 부속의 정 서 는 서 독힌 법 재 판소의 기 본

조 약에 판 한 확 정 짠 걸 에 구속 되 므 로 당시 까지 기 ·본조 약 해 석 에 관 한 모 든 사항 이

의 미 상 제7조에 따은 7가의 정서 의 제 걸 도 의 미 상으로 적 용되 는 것 이 다 . 따라서

의 정 서 는 기 본조 약의 수해 에 고 려 필 수 있는 동독과의 후속조 약 (FoIgevertpag) 및

후속 합의 (foIgevereinbaruns)로 용된 다 . 또 한 의 겅서 가 일 종 의 불왐 젼 한 해 정

헙 정 (Verwa1tungsabkommen)으로서 기 본 법 제84조 제 2링 및 제65조 제 2항과 언 게

하· 여 볼때 제59조 제2항 제2먼 의 제 규 정 으 로 인 아여 입 법 기 판의 동의 를 필 요 로

하는가라는 문제 가 대 두 되 었 던 바 , 당시 야 당이 다수 었 딘 서 독 상원 이 의 정서 의 
.

시 해 을 자 단시 킬 가능성 도 앴 었댜 . 그 러 나 그 와 같은 문제 점 은 의 정 서 에 관한

의 최 거 리 과 정 중 실제 적 으 로 대 두일 바 없 었 다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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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I . 륵수관계

0 일부 참그 문헌 상에는 상주대 표부 설지 에 관한 의 정서 가 동 . 서 독 관게 의 븍수한 성 걱 을

반 영 하는 것 이 라는 사실 에 의 문이 제기 되 었다. 서독정 부는 잘 알려 진 바대로 이 에

반대되 는 관 접 을 표 방했다. 서 독 정 부의 관 점 에 따르면 동 . 서 독 관개의 븍수한

성 격 은 이 미 기 본조 약중 다음과 같은 규 정 과 함께 그 근거 가 제시 되 었다.

-

"

4대 전승국의 코 한과 책 임 
"

이 존속한다는 사실에 대 한 일치 필 건 해

- 외 교사 절 단 데신 상주대표부를 고판한다는 합의

- 동 . 서 독간의 기 존무 역 이 대 외 무 역 (Aussenhandel)이 아 닌 내 독무 역 (inner-

deutscher Handel)이 라는 성 걱 을 상실 하지 않는다는 사실 에 대한 합의

- 국 적 문제 를 기 본조 약상에 규 정 하지 않는다는 양측의 합의 도 출. 이 는 서 독측의

渚 佯出松 南 後 列 . 
.

- 상이 한 법 적 입 장 (Rechtsposltion)으로 인 하여 재산권 문제가 기 본조 약에 규 정필

수 없다는 사실 에 대한 합의

0 민 족문제 (Nationale frage)에 관한 번 함 없이 지 속되 는 견 해자이 가 있음이 기 본

조 약의 전 문어1 멍시 되 었음. 
"

민 족문제를 조합한 근본 적 인 문제 에 대한 상이 한

건해에도 불구하그 양독국가 국민 의 복지 증 킨 과 협 럭 을 위 한 전제조건 을 창출

하기 위 해' 이 조 약을 게결한다그 되 어 있음.

o
'

73 . 7 . 3 1자 연 방헌 법재 판소의 기 본조 약에 갇한 판걸과 할계 기 본조 약은 흑수

관계를 규 정 짓 는 조 약 임 이 확 인 되 었다 . 언 방헌 법제 판소는 기 본조 약이 일 반적 인

국제 법 의 질서 로부터 분리 되 는 것 이 아니 면서 도 흑히 기 본조 약과 합께 조성 된

대상 벌로 제한적 인 흑 별 법 절서 (Sonderrechtsordnung)에 속함을 강조하였다.

"

즉 기 본조 약은 일 증의 이 중성 걱 을 띠 고 있는 바 , 그 종류로 볼때 일 종의 국제 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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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약 이 지 만 그 븍수한 내 용으 로 볼때 는 무 엇 보 다 도 양자긷게 (Inter-se-6eziehungen)
M

를 규 정 짓 는 조 약이 다" 동 . 서 독 상소 맞물 러 있는 븍수한 법 적 접 근은 제8조 (상주

대표부)로부터 도 骨되 며 또 한 비 준 절자의 븍수성 과 조 약의 전 받 적 검 향으로부터

도출되 는 것 으 로서 국겅 을 초 월 한 인 적 고 류의 개 선 을 목표로 조 약당사국갼 쇠 대 로

긴 밀한 헙 럭 을 하그 내독무 억 이 대 외 무 억 으 로 간주되 지 않음에 합의 힌' 사실 로부터

도 술된 다 .

o 서 독 정 부의 관 정 에 따르 번 상주대 꾜 부 설 지 에 관한 의 정 서 는 다음과 갈은 뜩 수성 이

강조되 그 있 다 .

- 공식 멍 칭 
"

샹주대 표 부" (Staendige Verrretungen)

- 공식 직 멍 
"

상주대표부 대 표" (Leiter der 8faendigen Vertretungen)
보

-

'

61 . 4 . 18 외 교관계 에 판안 비 엔나헙 약 이 단지 
"

준용"됨 에 괌한 합의

- 서 독 상주대 표 부에 데 한 관할권 이 서 독 수상실 이 라는 사실

o 이 와 같은 것 이 바로 - 기 본조 약의 뜩 수 한 외 헝 의 이 먼 에 숩겨져 있는 - 사실 상의

특수성 으 로서 기 본조 약이 그 내용상 여 타 겅 우를 먁론하그 곧 동 . 서 독간의 기 존

븍수관 게 로부 터 슬 발한다는 걸 혼을 인 정 하는 것 이 다 . 다른 말로 登 헌 아자먼 기 본

조 약과 상주대표부 설치 에 굄'한 의 정 서 가 이 외 같은 흑수관 계 를 조 성 한 것 이

아니 라 , 단지 이 와 같은 뜩 수간 계 骨 확 정 시 키 그 명 확하게 했다그 하겠다 . 이 와

같은 갇 접 은 - 었 방헌 법재 판소가 선 택 힌 문 장헝 식 의 의 미 표 현 과 더 불어 - 독 일과

독 일 민 족의 븍수한 상태 , 패 전 과 무 조 건 힝'복 및 그 로 인 한 피 점 렁 상태

(occupatio bel l ica)를 비 롯한 최 종 적 으 로 독 일 진 제 에 데 한 4 데 전 승북의 최 후 최
g

책 임 이 란 고 한 으 로부터 언 유하는 것 이 다 . 독 일 제 에 대 한 4 대 전 승 국의 쇠 그

식 임 은 
'

73 . 12 . 2 1자 서 신 고 환과 합께 4 대 전 승국으로부티 확 인 연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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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바로 위 와 같은 상태 로 부터 기 본조 약과 의 정서 는 출 발하는 것 이 다 . 이 와 같은

상황에 받대하면서 서독과 동독이 국제 법 적 걸속럭 이 없이 단지 흑 벌 법 질서 하에

그 와 같은 조 약을 제 걸 함에 합의 할 수는 없 였던 것 이 다 . 아무른 그 러 나 동독에

그와 같은 의 지 가 걸 여 되 었 었다. 기 본조 약의 성 걱 만 갖그 특수한 관계가 조 약상

으 로 근거 가 지7는 주 장은 이 와 같은 괌 점 을 곡해 합에 지 나지 않는다 . 이 미 이 와

같은 특수관 게는 기 본조 약상에 네 포되 어 있고 뱌로 기 본조 약 이 이 와 갈은 븍수 계

의 존속을 원 칙 으 로 하먼서 체 걸되 었기 때문에 흑수7계의 입 법 화 (Konst1tuierung)

에 관한 *J의 도 출 (Konsens)은 필 요-지 않 았다 .

va . 신 임 장 제 정 (Akkreiditierung)을 둘러 싼 논 란

o 상주대 표부 설지 에 관한 의 정서 제 3항에 의 하면 각 상주대표부 데 표 는 각 국가

원 수에 게 신 입 장을 제 정 하게 되 어 있다. 신 임 잠 제 정 이 란 접 수국의 국가원 수로부터

회 고사절의 대 표가 공식 적 으로 인 정 을 방는 절자를 말한다. 신 입 쟝 제 정 의 절 자는

파건 국에 의 한 대 표 의 입 멍 으로부터 접 수국의 국가원 수 에 게 신 임 장(Beg1aubigun8s-

s c hreiben, lettre de creance )을 전 달하는 일 련의 과 정 을 총 칭 한다.

o 정 부 여 당 (SPD)과 야당 (CDU) 사이 에 각 국가 수 에 게 신 임 쟝 제 정 문제 에 관 아여

걱 럴 탄 논 젱 이 벌 어 졌다 . 야당측은 언 방헌 법재 판소 법 제32조와 기 본 법 제93조

1항 1 절 에 따른 기 관 젱송을 헌 법재 판소에 신 청 하여 샹주대표부 설지 에 간한 합의

에 반대하려 그 시 도 하기 흐· 하 였다 . 야 당측 주 장의 *-1 십 은 동독 상주대표부 대 표의

신 임 쟝 제 정 은 걸 국 특수안계의 법 적 성 걱 을 배제시 키 는 걸 과를 가져 온다는

것 이 었다. 즉 , 신 임 장 제 겅을 통해 동 . 서 독음 외 고관계 를 수 립 하게 되 는 것 이 나

촉 같은 것 이 이 들의 주 쟝이 었다. 외 고관계 수 럽 은 쩡 백 히 동독을 압 管리 에 외 국

으로 정 하는 것 이 되 며 이 것은 기 본조 약에 관한 연 방헌 법 재 판소 판걸 에 위 배

현 다는 겻 이 다. 구제 적 으 로 논하여 동독상주대 표부 대표의 신.임 쟝 제 정 은

기 본 법 제 59조 1 향 3 절 의 요 견 에 해 당하는데 , 이 것 은 멍 백 히 국제 법 적 인 정 으로서

동독은 결 코 외 국 이 아니 므 로 걸 코 국제 법 적 인 인 정 을 하는 것 은 아니 라는 이 제

까지 의 연 방 정 부 주 장에 배치 되 는 것 이 라그 주 장했다 . 또 한 이 것 은 
"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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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독관게"와 괌 아여 언 방헌 법재 판소 판 이 멍 시 적 으 로 부 여 한 의 무를 언 방

정 부는 t-l 선 을 다하여 이 해 해 야 아는 것 과도 )게지 되 는 것 이 다 . 따라서 언 방

대 렁 에 게 신 입 장 제 정 은 기 본 난1 을 위 반아그 기 본 법 과 기 본조 약에 대 한 헌 법

재 판소의 코 위 적 인 해 석 에 도 배치 된 다는 것 이 다 .

o 이 에 대 해 언 방 정 부는 동독 상주대 표 부 대 표 에 의 한 신 임 장 제 정 해 위 가 걸 코 헌 법 에

위 반되 지 않는다고 주 정'荒다 . 긱 - W 59조 1 1항 3 절 에 따르떤 언 방대봉령 은

"

꽈 린 자" (die Sesandten)를· 엉 접 하 고 신 임 장을 받도록 되 어 있 다 .

"

파전 될

자"란 문자 그 대 로는 의 미 상 보 통 외 국으로부터 외 고사 절 (diep1ornatische Vertreter)

로 이 해 한다. 그 러 나 동독상 대 포· 부 데 표 는 이 의 미 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의 정서 문 안에 상 주 대 표부의 흑수성 을 구 제 적 으 로 표 현 해 높 았으므로 걸 코 동독은

외 국 이 아니 기 때문이 다. 다른 한 편 으 로 는 그 러 나 동독도 한 국가이 며 기 본조 약의

이 중 적 성 걱 상 양국가긴'의 관 계 상 각 상·주대 표 부 대 표 가 상대 방에 게 신 임 쟝읕

제 정 할 수 도 있으며 , 이 러 안 신 임 장 제 정 이 꼭 외 고 관게 수 립 아에서 만 이 루 어 질 수

없 그 , 또 한 국제 법 의 제 규 정 의 아 
t

견 양 국가 의 상호 합의 에 의 헤 그 런 관계 는

얼 마든지 성 립 칠 수 있다는 것 이 정 부측 7 장 이 玆다 . 기 본 법 59조 1항 3 절 은 단지

"

파견 연 자"吾이 언 방대 렁 에 게 신 임 장을 제 정 할 수 있다는 사실 만을

규 정 한 것 이 라그 주 장했다 . 상 . 대 표 부 설 지 에 괌한 의 정 서 의 서 벙 시 정 부 성 벙 을

봉해서 언 방 정부는 기 본조 약을 몽 해서 정 부 간 , 국가간의 관 게가 걸 정 되 었다는

사실 이 국가원 수에 대 한 신 입 장 제 정 을 위 해 결 정 적 으 로 중요아므로 , 신 입 장 제 정

의 형 식 은 대 표 부의 성 걱 을 님 어서서 걸 정 되 는 것 은 아니 라는 입 장을 표 벙 荒다 .

o
'

74 . 4 . 5 동독대 표부에 y 펀 PJ 
, 특고 , 먼 제 Y 장에 관한 시 해 렁 의 결시 연 방

상원 은 상주대표부 대 표 의 연 방대 骨 령 에 대 한 신 입 장 지 정 이 걸 코 동독에 대한

2 1 교 % 2 승 인 o] e]-i는 T V-를 21-져 M서 는 RI c]- 그 y p 했q .

o},·J은 % 종 % 으 호

연 방헌 법 재 판소에의 제 소 를 철 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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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 . 상주대 표부 설지 에 판 의 정서 규 정 을 근거 로 외 고관 게 수 럽 이 라 주 쟝할수

있는가

o 신 임 장 제 정 문제 뿐만 아니 라 의 정서 규 정 전제가 외 고관계 수 립 으로 귀 결되 는 것 이

아니 냐는 의 문 이 계 속 제기 되 었다. 정 부의 계속 적 인 부 인 에도 불구하그 학자들에

의 해 국제 법 문헌 을 꽁해 이 러 한 외 고 안 계 수 립 문제 에 데 헤 많 이 언 급이 되 그 있다 .

"

상주대표부 대 표" 란 직 명 이 중요한 것 이 아니 라 상주대죠부와 그 부 장의 팔동

내용과 그 기 능 때 문 에 학자들은 그 것 을 외 고 관계 수 립 여 부로 논 쟁을 벌 었다.

즉 , 비 엔나 협 약에 의 하먼 파견 될 자의 장 (117ssionschef)의 임 무를 꼭 한 정 할 수는

없지 만. 그 수요기능상 외 고사 절의 대 표 로서 접 수국에서 마견국의 이 익 을 대표하는데

있다그 한다. 이 때 외 고사 절의 대 표 는 항상 
"

대사" (Botschafter)라그 불리 우지

않는다. 만 약 상주대 표 부 대 표의 벙 칭 이 
"

대사"가 되 지 않 았다 하더 라도 
"

파견 된
d

자의 장" (14issionschef)으로서 그가 임 무를 수헹 하는 한 그 기 능을 번 하지 않는

다그 한다 . 더 구나 비 엔나헙 약 제 14조 1향 1 절 에 는 
"

그 밖에 동 일 한 지 위 에 상응

하는 파견 된 자의 창"의 직 멍 에 괌한 규 정 이 앴다그 한다. 더 구나 동독이 
"

데사"

라는 직 명을 그 수 하며 외 고 잗게 수 립 을 걍조하는 마 당에 
"

상주대 표부 대 표' (Leiter

der Staend1gen Vertretung)란 직 병 반으로 내독괌게의 흑수성을 주 장할 만한

근거 가 약하다는 컷 이 다. 또 한 의 정서 4항의 회 고괌게 에 관한 비 나 협 약의 규 정

들이 
"

준용되 어 
"

적용딜 다는 규 정 도 비 록 양 당사자가 알 전 한 외 고 관게 수립 을

원치 않는다그 합의 한 멍 확한 증거 가 되 긴 되 지 만, 이 조항만으로 양국간 사이 의

법 적 성 걱 을 명확히 할 수는 없다는 것 이 다 . 그 러므로 의 정서의 내용과 헙 약

제 걸의 목 적 을 좀더 연 구해 보아야 하는 바. 외 고 적 흑귄 . 먼제에 괌한한 양국가들

은 
"

상주대표부"에 외 고사 절 적 지 위 를 허 용하 었으므로, 
"

사실상" (de facto)

외 고 사 절과 동 일하다는 것 이 다. 아울러 어 느 정 도로 국제 법 이 양국간의 흑 별

헙 약에 의 거 하여 
"

준용"될 수 있으며 또 한 국제 법 적 인 주요 멍제들이 유사한

적 용에 의 해 기 속당할 수 있는지 에 데 의 믄 이 제기 된 다그 주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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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J 정서 5*J에 규 정 편 상주대 표 부의 임 무가 비 엔나 헙 약 제3조에 규 정 과 유사하다는

주 장이 있 다. 의 정서 상의 표 헌 이 
"

정 상 적 인 선 린 7 게" (noraale gu01achbarlich

Bez iehungen)로서 비 인 나 *J 약상의 
"

우 호 괌 게" (Freundschaft11che lieziehungen)

와는 다른다. 헙 상시 양국간 관 계 의 성 격 제 와 관 런 한 -t 젱 에서 동독측은

"

정 상 적 인" (normale)인 성 격 을 강조貸그 , 서 독측 Y 
"

우 호" (gutnachbar15che)

괌 게를 걍조荒다. 헙 정 서 싱 에 두 딘 어 를 득 같 이 벙 기 했다는 사실 이 걸 코 양국간

판계 의 흑수성 을 대 변 할 수는 없다고 산다 . 따라서 헙 컹서 문 않상의 표 한 으 로써

양국관계 의 븍수성 에 찬한 어 떤 근거 를 도 출해 넬수 없다는 것 이 그 주 장의 요지 다.

0 갹 상주대표부의 접 족 상대 와 관 런 한 문제 가 이 러 한 외 교괌게 수 럽 여부와 판 련 ,

거 론 이 되 었 다 . 동독 상주대 표 부 는 예 외 적 으 로 연 방수상실 과 접 촉을 아게 아도록

하 었 으 나 양국가간의 접 촉 에 서 완 전 히 외 고 관 게 를 배제 하는 규 정 으 로 볼수 엎다는

주 장이 있다 . 왜냐하변 비 엔나 첩 약 제41조 2항에서 는 멍 시 적 으 로 외 고 적 업 부 접 폭

은 외 무성 이 나 
"

상호 동의 하 에 그 밖의 접 수룩·의 븍 정 부저"와 허 용되 도 록 되 어 있기
t

[대 문이 다 .

"

의 정서 삶의 이 러 한 규 정 때 문 에 따라서 양국간 괌 게 의 븍수성 걱 을

논할 수는 없다"는 것 이 다 . (Weber, D iploma t ische 8eziehungen zw ischen

Bundesrepubl ik Deutsch1and un d der DOR , in : Pol i tische studi

P. 346)

IC

o 의 정서 주석 1항의 상주데 표 부 대 표 임 멍 동의 에 관한 규 정 또 한 일 반외 교사 절

대 표 의 아그 레 망 (Agrement) 절사와 다르지 않다는 주 쟝이 있다. 규 정 에 따르먼

정 부 간 Note 고 찬으로 이 러 한 절차가 이 루 어 진 다. 비 엔 나헙 약 제4조에 의 아 면

피- 견 국 은 접 <q으로 부터 외 고사 절 대 표 의 아그레 망을 씩 득라도록 되 어 있다.

또 한 그 밖의 외 고 관들도 서 로서 입 명 이 되 그 접 수국으로부티 소 관 이 요구될 수도

있는 바 , 이 러 한 합의 는 국제 법 의 주 2 내 용에 해 ·J%)cIT는 것 ·1 다 .

- 4내 A 으 로
이

1 적 규 정 제 정 을 봉해 입 법 촤 貸다는 샤 실 만으로 양국 간 관 게의 성 걱 을 번 겅 시 킬
고

수 없다는 것 이 주 장의 요지 다 .

4

o 연 빙 정 부의 7 장 에 데 해 국제 법 적 인 제 규 정 과 관 행을 얼 거 하며 회 의 적 인 반응을

보 였 던 이 러 힌 건 해 를 롱해 양독간 합의 서 의 전제 적 인 성 걱 이 보 다 ·본멍 이 설 쩡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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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 게 되 었다. 의 정서와 의 정서 주석 에 는 어 적든 전제 적 으 로 보 면 외 고 판게

수 립 을 허 용하지 않는 일 런의 븍수성 이 앴다. 또한 언 방헌 법제 판소의 상세한

설 벙 이 괌게의 븍수한 성 걱 을 이 미 멍 팍히 해주고 있다. 재삼 얻급하건데 이 미

기 본조 약에 특수관계가 내 포 되 어 있 그 기 본조 약이 흑수관 계의 지 속이 란 기 본적 인

입 장하에 체 걸 되 었기 대문에 특수관게의 입 법 화를 위 한 벌 다른 콘센서 스 헝 성 이

필 요하지 않다 . 이 러 한 사실 은 상주대 표 부 설지 에 괌한 국제 법 적 해 석 과 펑 가에

있어서도 똑갈이 적 용된 다.

0 결론적 으 로 국가간의 외 고 관계 수 립 은 외 고 관계 수 립 을 맺 그자 원 하는 양국가간의

상호 동의 아에서 만 가능하다. 이 것은 외 고 관행의 기 본멍제 로서 외 고관계 에 괌한

비 엔나 협 약 제2조에도 멍시 적 으 로 규 정 되 어 있다 . 이 러 한 외 고 관계 수 립 에 갇한

샹호 동의 가 동.서 독 간에는 걸 코 한 번 도 있 어 본 적 이 없다 . 서독 정 부는 늘 동독과

외 고괌계를 수 립 할 의 도 가 없음을 강조해 왔다. 이 러 한 기 본 입 강하에 기 본조 약

제8조의 합의 가 있었그 그 에 따라 상주대표부 설지 에 관한 의 정서가 합의 된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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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獨以彼 提起된 問題點 解決을 위한

獨逸政府 機構改編
('Sl. 기

o 통독이후 동독지역 ( 신설 5 개주와 베를린지역 > 에서 발생된

문제와 동서독 지역간 실질적 격차해소 문제는 더 이상

내독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문제로서 각 기존부처에서 헌법

이 명시한 소 관 관할업무의 법위내에서 처리하고 있음.

- 통독적전 동독지역의 재건과 同化문제를 총괄하는 
"

재건성"

과 같은 특빌부처설치 필요성이 논의되但으나. 각부처 업무

와 중복문제가 있고 발생문제들이 과도기적 사안들입을

감안하여 해당 각 부처내에 전담기구를 신설하거나 거존

조직을 활용하여 처리키로 방첩을 정한 바 있읍.

o 현재 각 부처가 통독이후 제기된 문제접과 관련하여 처리하

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면 다읍과 같을.

- 수상실 ( BI< >

· 동독지역 신설주문제 관련 내각소위편회 운영
· 각 주정부 주지사실과 수상실간의 업무 협조 · 조정

- 외무성 ( AA >

· 소 련군 철수 문제와 관련된 제반 실무협상

· 동독이 제3국과 맺은 외교. 영사관계, 열약처리
- 내무성 ( BMl )

. 신설 동독지역주들의 행정체겨 설럽 지읜

· 동독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

. 양독 지역 문화 · 체육분야 통합관련문제 지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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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성 ( B니 >

· 신설 동독지역 주들의 사법체계 설립지읜
· 구동독 공산당의 피해자들에 대한 복린 · 보상
· 반법치국가적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 동 · 서독 법률체계 동화

- 재무성 ( Bi」IE >

· 구동독지역 몰수재산진의 반환 . 보상

· 구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와 재편 ( 신탁청普동)
· 신설 5개주 재정지원과 통독비용 조달

- 경제성 ( B飜1 >

· 구동독지역 경제재건 필 경기부양책 실시
· 신설 5개주에 대한 외국투자 유치 필 기업신설 장려

- 농립수산성 ( BI」IlL >

· 농업생산협동조합의 구조 개편. 자영농 육성
· 농업 생산수단의 사유화

- 노동 · 사외성 ( BMA >

· 구동독지역 실업대책
· 각종 사회보광제도 동독지역 확대 실시

- 보건성 ( Bill0 )

· 구동독지역 의료체계 전환
· 의료보험체계 동독지역 획·대 실시

- 교통성 ( 8111iV )

· 구동독지역 교통분야 사회간접자본시설 왁충
- 환경성 ( 8罰 )

조

· 동 · 서독간 환경보호체계 통합
· 구동독지역 특수오겹지대에 대한 특별대책'

- 420-



- 국방성 ( BMV1 >

· 구동독 인민군의 독일연방군 통합
- 부녀 · 청소년성 ( BMFJ >

· 구동독 청소년들의 동촤문제
· 동 · 서독간 낙태제도 통합문제

- 가족 · 노인문제 당당성 ( BMFS )

· 구동독지역 연급생활자 복지체계 확럽
- 체신성 ( BIl」IF7 >

· 구등독지역 우편 · 통신분야 사획간접자본시설 확충

- 건설성 ( BMBAU )

·, 구동독지역 주거현대화 필 주택경기 활성화 추진
p

- 교 육성 ( 8118W >

· 신설 5개주의 교육개혁

· 공산체제 관련학과 · 연구기관 철폐 필 종사자 해고
- 과학기술성 ( BYFT )

· 구동독지역 핵발전소 기술안전 및 방사선 보호

- 경저]협력성 ( BME )

· 과거 동독의 제3세게 지왼사엽 인수문제
- 공보처 ( BPA >

· 통독후 밟송 · 언론 재편

o 또한, 각부처는 베를린에 지소 ( Au e ns tel l e > 를 설치하고 갹

부처 장관 책임하에 구동독 중앙부처의 청산 ( Abwick lung )

작업을 진행시킴.

- 구동독 중앙행정 해당기관의 인력 인수여부 결정. 건물

접수 ·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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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독과정과 통일이후에 통합관련 주요업무룔 담당하고 있는

수상실. 내무성. 법무성의 세부기구개편 내억은 다음과 같음.

( 구

o 통독이전

- Abi,, 2 ( 외교 · 안보 · 통일정책담당실 ) 밑에 Arbeitssf,ah Oe[It

s c h1 a n dpol i t ik ( 통일정책답당관설 > 이 있었음.
- 국장급 ( Min, D irig > 이 담당관이며. 3 개과로 구성됩.

· Ref, 221 : 상주대표부 관할. 내독관계중 환경, 연구 ·

언론분야, 베를린문제 담당
· Ref, 222 : 내독관계중 사법 · 교통 · 가족상봉분야 담당
· Ref, 223 : 내독관계중 경제 · 문화분야 담당

o 통독이후

- Ab{,, l ( 국내 · 법률문제 담당실) 로 이관되고. 그 밑에

신설 5개주문제 담당관실 ( Gruppe 4 > 설치

- 국장급 당당관 밑에 2 개과로 구성됨.

· 국장 ( Mill, Di r i g ) : Herr Sterm

· Ref, 141 : 통합조약 및 신설 5개주 문제 담당

( 답당자 : Germe 1111311[1과장>

· Ref, 142 : 베를린에 소재하며 본과의 연락기능.

구동독 수상실의 기구청산작업

당당 ( 담당자 : PerIl1ant i e r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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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o 동독지역 신설 5개주문제 관련 내각 소위읜회

( 6abilIettausschu Neue 8undesIa[lder > 구성 · 운영
- 참여부처

t

· 내무, 법무. 재무, 경제. 농수산. 노동. 가족. 청소년. 보건.

교통. 환경. 체신. 건설. 과기. 교육

- 수상실 장관 주재로 사안발생시 수시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각 주정부 주지사실 장관들과 공동회의 개최

( . 曆

w

o 통독이전

- Abt,, G ( 국내기븐정책담당실) 밑에 Arbe itsgru17])8 in[lerdeut,-

s c he Beziehungen ( 내독관계답당관실 ) 을 두고. 동독과의

통합조약 ( Enini8ungsvertrag ) 협상을 주도함.
- Abt, SM ( 스포츠 · 언론관계당당실> 의 2 개과가 내독간의

문제를 다吾.
· Rel, Sli2 : 

' 

내독간 체육교류

· Re{, S141 : 내독간 언론분야교류

o 통독이후

- 구동독지역의 재건문제와 관련. 주정부 지밟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지꾄과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과거 내독관계성

인력을 흡수하여 Arbeitsstab Neue Lander ( 동독지역 신설

주 재건 자문단) 이라는 전담기구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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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문단은 전내독관계성 차관이었9 Or, Pris[liti가

내무성 차관으로서 단장이 되고. 그 밑에 l 명의 차관 
'

보 ( Or, Schmi d : 전내독관계성 베를린문제 당당차관보>

와 5 개 분과로 구성됨.

- 각 분과에는 과거 내독관계성 잔류직인이 나뉘어 배속되

며. 각 분과는 동독지역 l 개주 필 특정 행정분야에

대해 자문역할 수행 ( 괄호안은 당당국장)

· 1 분과 : 작센안할트주 필 재정 · 투자문제 ( Rosen >

· 2 분과 : 튀링겐주 밋 공보 · 홍보문제 ( Bit7 )

· 3 분과 : 작센주 밋 고 용창출조치문제 ( Poeh1e )

· 4분과 : 브란덴부르그주 필 인사행정문제 ( StuberratlCh >

. 5분과 : 메클렌부르그포어퍼머른주 필 소유린 문제

( Plewa >

- 아울러 기존 조직중 Abt, G의 기능을 보강, 내무행정과

정치교육당당을 담당토록 Unf,, Abt, G U ( 정치교육 · 동구운

제연구音당국> 을 신설
· Ref, G U l : 일반내무행정, 정치교육문제 기본정책담당

( 담당자 : Wif,zlau 과장)

· Re{, G D 4 : 정치교육, 동구연구답당

( 담당자 : Leo[1hardt 과장>

. Ref, G D 5 : 통독과 관련한 정치교육音당'

( 당당자 : Fi[111과장)

· Ref, G D 5 : 통독과 관련한 연구당당

( 담당자 : stutB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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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 ( 문화담닯설 > 을 기존의 Abt, %l ( 실향민운제당닯실 >

로 부터 분리하고, 동서독 지역간 문화분야에 었어서

이질성 해소 문제를 전답하는 2 개과릍 신설

‥ Ref, i< D 4 : 문화분야의 분단 후유증 해소 문제

( 당당자 : Dr, Ackermann 과장>
· Re{, K U 5 : 션설 5개주의 문화시설확충 문제담당

( 당당자 : StielIlke 과장>

- Abt, V7 ( 실향면운제당당실 ) 은 계속 존속하면서 동구지역

으로부터 이주하는 독일민족에 대한 문제를 담당합.

( 磬

o 통독이전

- 통독 1년전부처 사법 · 법骨체계 통합 준비를 위해 Abt,

Offent 1 iches Rech[ ( 공법답당실 ) 산하에 Arbei tsgr딕pe

I n n e r deul」,schs BeziehUP,sen < 내독관계담당 taskforce ) 을

설치昔.
·, 이 거구는 과장급 ( lilR ) 이 팀장이 되고 그 밑에 9 명

의 념骨전문가로 구성욉. ( 답당자 : Or, Vi e hl[[infl과장)

o 통독이후

- 기존의 Abt. 2 ( 형법닿당실 ) . Abf, 3 ( 민법답당실 > .

Abt, 4 ( 공법音당설 ) 에서 각각 동 · 서독간의 법률체겨

통합의 문제를 당당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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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독체제하의 피해자에 대한 복진 · 보상문제를 다루는
로

Abt, 5 )lehab i l i ( i e r u [18 ( 복킨 · 보상문제답당실 > 을 신설합.

- 이 신설실은 8 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 개과가 베를린

에 소재합.

· Re{, 5, l : 기본정책 및 구속자 지읜 · 보상문제 당당

( 답당자 : Or, Eberbach과장)

.

· Ref, 5, 2 : 직업상 받은 피해 복진 · 보상문제 당당

( 담당자 : Leh111311[1 과장>
· Ref, 5, 3 :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의한 피해 복진 ·

보상문제 답당 ( 담당자 : st,urI11hofe1과장>

· Ref, 5, 4 ; 형사처벌에 의한 피해 복권 · 보상문제답당

( 당당자 : Bru[IS 과장>

· Ref, 5, 5 : 미해결 재산진본제 당당 ( 1 >

( 담당자 : Fieberg 과장>
‥ Ref, 5, 6 ; 미해결 재산진문제 담닯 ( U )

· Ref, 5, 7-8 : 베를린 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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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m

o 統-獨逸 政1容는 統獨9後에 發生하는 聞題에 대해 해당 各

SE處向에 專擔機構를 新設하거나 刷存 組纖을 活用하여 處理

하고 있음.
- 統獨直前 束獨地域의 再建과 聞化聞題를 總播하는 特焉[/部處

新殺 {g,要·注이 論議되었으나. 各 畜11處 業務와의 重複聞題와

發生問題들이 過渡期的 事案들일을 강안하여 設置하지 않았

읍.
團

o 이와함께 各 
' 

部處는 베를린에 支南를 設置하고 A)y[受.

建物 接受 · 移轉 등 舊束獨 中央畜6施의 청산작업을 進行시키

고 있음.

o 統獨過程과 統-g後에 統合몇m 主要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肯相室. p
[%]務省. 法務骨의 細혈機構改編 p[Q譯은 다읍과 같各.

團

o 統獨6前 : 外交 · 安係 · 銃-政策 擔當室 수 r 3 개과로
w

構成되는 統-政策擔當官室에서 處理
辱

統獨6後 : 隨向 · 法律聞題擔當室 밀에 2 걔과로 構成되는

新殺 5 개주 聞題 擔當官室 設置

o [Iq務省등 15개 部處가 參興하는 束獨地域 新設 5 개주 問題

관련 j)19閣/]%業員會 構成 · 運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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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舊束獨地域의 再建問題와 關聯. 께政府 필 地겨自治團體에

대한 行政支援과 路問을 위해 5 개분과로 構成되는 
"

束獨

地域 新設$+l 再建誥聞圈" 設置

- 소i)9獨閨係省 吹官 Dr, Pr isl1i f,Z가 肉務省 (火官으로서 霜問

廳長에 任命묍.

o 아울러 [)l%務行政 銃습과 政·治敦育을 擔當하는 政治敦育 · 束敵

問題硏究擔當局 ( 4 개과> 과 束'西獨 地域聞 文化分野에 있어서

異質性解消 問題를 擔當하는 文化擔當室 ( 2개과> 新殺

o 銃獨 l 년전부터 束 · 商獨聞의 (송律體系 統合을 위한 刑法 ·

民法 · 公法 등 3 개 擔當室을 設置

o 銃獨2(後에는 기존 3개 擔當官室과 함께 舊束獨儒制1의 被害

4에 대한 復權 · 報償問題를 다루는 8 개과로 構成뵌 復權 ·

報償問準擔當官室을 新設하여 統-ty後 聞題를 處理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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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聯邦州의 行政健系 改編
('92. 7)

새로 펀입된 언방 주 구 동독 지역 주)들에 효율쩍인 헹정체제를 건설하

는 것은 가장 절뱍한 과제들 중의 하나이다. 그 것은 동시에 언방과 주들의

프로그램 전환을 빨리 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새로운 언방 주들의 행정제제 건설을 위헤 언방정부는 세가지 차원에서 도
夢

움을 주어야 한다2 언방 정부의 차원에서CA.). 주 정부의 차원에서(E.).

그 리고 시군 엥정부의 차원에서(C.)

A 으크 녀r 브 -

x

R. 省빵의 부시暑

- 동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 지역에는 총 4, 183개의 언방관칙이

있다. BMf1M에 l.240 걔. m 얘 l.353개. 우채국에 1.300기.

acs에 91개. 그 밖에 190걔의 언방관직(예를 들면 세무직,

수자원직. 항하관런직. 일기관런직) 등이다.

IL 셸원

- 1992 년 4훨 24 일 현재2 13,S29떵의 서독지억 훌신 언방공무원

이 가입지역의 언방형정부에서 일하고 있다. 그중에는 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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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 명이다.

- 그중에 4,637명의 공무원/군인은 전입자이고. 9,042명·은 파 근

무이다.

( 도표 1 )

nIL 31i축 懷 계유즈샥

1. 교 육

연밍4은 1991년에 청소넌 실업울 먁기 위해 구동독 지역 술신

청소닌 10,000여명읕 언방 행정부에 채옹하있다.

2. 계속교육

- 연방 행쩡부에 채옹된 대략 15.000명의 구동독 지역 출신

공무킹이 1990년에 게속교옥 과정에 힘여하있다.

- 1991년 맬 전체 수자는 대략 30,000멍에 달·했다.

- 언방 -f체국 관할의 대략 35.000명이 여기 딧불여진다.

- 일반 내부 엠정부서에서5

s 고 위직의 교 옥( 공공 행정을 위한 언방 아카데미

(BAlCOV)에서 실시

고급직의 교 육은 브란엘부르크 주의 비선할 소재 언방

전문대학에서 실시

중간급의 교 육·은 메骨헨부료코 포어폼메븐 주의 드 란제

소 재 언방 행정국에서 실시

- 전문 행정부서에서3

언방은 새로운 직원을 해당 전문 분야에서 교육시 (에룔

들면 세무행졍의 분야률 위해서는 BMF가, 천금헹쩡 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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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BMA가).

- 실습 2

연방정부는 새로 채용한 연방공무원들이 서독 지역의 관공

서에서 실습과 청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오로써 정보를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

B 臧

I. 형쟁부의 쳰셸
T

1. 연방의 인적 지원

- 1992넌 4윌 30일 헌%t 1.322멍의 연방 공무원들이 주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다.

- 그중 299명은 전입이고 l,023명운 파건근무이다.

(도표 2>

- 예를 들면 1991넌 4뮐 f7 일자의 BMl 원칙에 따라 경비

보상을 승인한다거나 하는 일을 홍해 공무원들의 사기

를 돋운다. 언방 하원의 에산위원회는 1991닌 11윌

14 일에 다음의 사향을 걸정하였다. 즉 1992넌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경비에 CA 서는 보상액을 헌저하거1 샥감

한다는 것이다 c예를 들면 최고 2,500 마르쿄에서 최고

1
. 750 마르크로). 이러한 걸정은 1992년 장윌 4 일자 BMl

의 지시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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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 인적 지원

- 1992년 4월 30 일 현재3 3.375맹의 서독 지역 뚤신 주 공무

원이 구 동독 지역 주쩡부에서 일하고 있다.

- 그 중에서 1, 159 멍은 전입이고 5
, 380명은 파건-E무이다.

(도표 3)

- 구 서독 지역의 주에서는 장차 더 않은 공무원을 파견근무

보다는 전입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은 재

이 청씬 분멍해 진다).

3. 인원 확보

a ) 언방의 팔동

- 언방관할 부서들 흑히 BMl는 관대한 방식으로 언방 관리

들을 새로운 주들에 파견합으로서 인쩍 지칭을 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검비에 대해서. 파견하는 부서가

담당하는 <겅비로 1992년에는 s천만 마르크의 예산이 핵

정되어 있다 (1991넌에는 1억 3천만 마르쿄).

- 나아가 인방은 언방 공무흰이 새로 편입린 주들에 전입

되거나 거기서 새로 채용횔 겅우, 새 주의 언적 겅비의

일부룔 보전(補墳)해 준다. (1991넌 B훨 4 일자 BMl의 인

적 겅비 보조원칙); 이블 뮈해서 1992던에는 2언만 마르

크 의 예산을 사웅할 수 있다 (199102천만 마르크).

b) 주의 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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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중개하거나 촉은 직원을 구하는 일을 말고 있다.

- 파건 공부쳔들의 재졍적 보호는 갹 주에 따라 독자적

요로 조 정;된다.

c ) 인적 행정보조에 있어서 언방과 주의 협동(정산직雲

Clearin gss te11e) .

- 1990년 s훨 29 일자 언빙과 주의 행정수반들의 길정에 따

라 헙동기구로서 행정보조를 위한 정산직이 測1에 신설

되었다.
4

- 1991닌 5윌 17일자 정산직 회의의 걸과2

.

구동독 지익의 섀로운 주들. 구서독 지역의 엣 주들.

연방간에 하나의 인적 자원 플랜의 합의를 보기로 걸

정하었다. 그에 의하면 구동독의 주들. 그 리고

가능하다 - 시군들의 인적 수요와 그 충족은 앳.주

들과 면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전처1 합의에 이로지는 못51다. 오 직 쟉센 주만이 장

래 쟉섈의 파트니 주들과 연방과의 전체적인 헙동울

논의할 것을 쟤안하였다.

- 1091년 10욀 16 일자 정산칙 회의 걸과 e

구동독 지역 주들은 계속적인 인적 자원 행정보조가

1992년 이후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계속적인 인적 자왼 행정보조는 정산직을 홍한 중앙

집중식의 헙동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 디1신
'

주

관할 부서 對 주 광할 부서 혹은 언방 간할 부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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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방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m 구시독 지역 주듈·은 1993넌 1절 1일 이후의 인쩍 자

뭔 행정보조를 위한 후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

을 지적하몄다 (1991넌 2펄 26일자 MP 피의의 갹(角)

,
결징은 1992넌 밀'까지의 보조 조 치율만을 다루고 있

다). 1991닌 12월 30 일자로 구서독 주들에게 보낸

서힌에서 EM1는, 1992넌 12월 31 일 이후에L됴 행정보

조 를 언장하기 위한 전제)·d.骨율 주 차원에시 만율

필JiL성을 강조하或다. 주들의 이러한 걸정을 이용하

어 BMI는, 지금까지는 1992년 12될 31 일까지의 시점

오로 제한되이 있는 조치들의 언장에 관한 언상내긱

의 걸정을 -7도하러는 리도이다.

·g구시독 지역 주들-t, 새로운 주들이 인적 자원 보조

에 재정적으Y 상당한 정도의 함어를 해줄 힐을 기대

하고 있음을 알兎다. 다른 한펀요로 새로 편입된 주

들은. 구서독 지역 주들과 언밤이 전입된 공무원의

연큐부管을 나 퍼 감당해 줄 짖을 요구慷다. 1991

10펄 25 일자 Flint의 결쩡에 따료먼 연방, 구 연방주,

시군구 자치 단체들은 공무원, 판사, 교수들의 겸우

에 50년 뒤부터 그 것을 적용할 81정이다.

- 1992넌 3욍 12 일 정산찍 회의 걸과2

1992년 12윌 31 일 이후에도 인적 자원 엥정보조률·근

본적으로 지속한다는 심에 대해시는 합의가 이루어

쪘다. 세부사힝은 1992년 중간의 정산직 최의에서.

현재 눈앞에 다가와 있는 네7 및 재무 장관들의 회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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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걸과를 참고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내무 및 재무

장관들의 회의는 1992년 3윌 12일자 주지사 회의 걸

과에 의거하여 형정보조의 전채범위조전들을 확정지

을 예정이다. 또 한 구서독 지역 주들과 언방의 보조

는 가능한 한 조 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세로은 주들은 시군자치구들이 1992년 1월 1일 이후

로는 동쪽 직원들 (e구동독 骨신 직원)에 대해서도

연방의 인적 경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엉

한다 (C v, 향 참조).

4. 쟝비(裝備) 보조

- 사무실 장비. 특수한 毛믄업무를 수엥하기 위한 장비물품

들 (도로전설 앵정을 위한 건설장비, 토지등기소를 위한'

적들의 인계(91繼). 鹽1는 류히 구 동독 지역 주에 속한 무

든 군과 시 및 읍 먼 들에 연방법전집을 베포하였다. 그를

위해 대략 4백만 마르크가 지骨되었다. 섀로운 주들의 경

찰관들을 위헤서눈 1990넌 가을의 긴급조치로 약 30만 마

르크 상당의 업무규정집과 法該解集들을 베포하있다. 세로

운 주들의 기동경잘대가 연다적인 휴대용 릴 출동시의 쟝

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DMl IS92넌 예잔에 2, 100만 마

료코 가 책정되었다. 1993년에서 1995년까지의 애산안에는

. g 천만 마르쿄 이상이 책정되어 았다.

5. 기타 조 직상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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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들의 최고위 및 차위 관공서듈의 인적 수요에 대해서 정

산직이 추천.

- 군과 윱 자치구들읗 위한 조 직모델들 (언방의 재정지원율

받는 XGSt 의 문가들).

- 

급 재7감독국 r}l 재무부서들의 건설에 대해서는 B靜 가

조 직
'

의 수천.

- 주 롼경 행정의 설과 조 직毛성율 위해시는 BMU의 추천

- 힌해증. 화물자동차 허가, 벌긍관리 식骨의 징비에 있어

서는 SMk「의 보조.

- 도 량힝 관리 행성, 물질시힘관리 부서, 주의 카르텔 감독부

시. 광고 감독-7-서의 건설에시는 BMW1와 그 산하 관청율

(어1骨 듣면 언앙 물리학 기술 언구소) 의 추천.

- 주와 자치구들에게 행정업무률 쉽게 만들어주기 위한 륵정

한 전문분야롤 위해서는 R 빙' 관힐 부서들의 엄·7-지도 (예

를 들연 자치구의 재산 이양율 위해서는 BMI의 지도, 시

군 자치구들울 위한 재산빕 3{ a 양의 직용과 투자법의 식

옹을 위해서는 머J 의 지도)

x

n. 흐수 i am영0얠행의 息蟲

1. 사벱브의 전셜

- 언g은 1991닌부터 1993넌까지 매넌 1억3 B0만 마르크료

가입지으(의 사법부 건설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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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B隱는 노 동제판소와 사회복지재판소의 건설을.

BMJ 는 기타 제판소의 설을 지도한다.

구 서독 지역 주들의 판사 파견에 의한 재정적인 보조,

새 주들을 동한 신규채용과 되직자 재활용.

1991닌 11월애 새로운 주들의 제판소를 위하여 구서독

지억메서 파견한 공무원 수자는 1.500명 이샹에 이로兎

다. 그 중 715명이 판사와 겁사였고. 574영은 법률가를
t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이었다.

아직 새로운 주에서는 광범위한 신규채옹이 필요하다는
霧

사실을 볼 수가 있다. 서쪽의 
"

판사층"어1 따르 새로윤

주들에는 대략 4,500기의 추가 판사자리가 남아있다.

- 추가t 언방과 구 서독지역 주들은 세로운 주의 사법부

직원 양성을 보죠한다.

2. 측량 및 호지41장 제도의 건설

- 측량에 관련된 업무를 수영하기 위헤. 톡히 구조적응과

필요한 찍원 骨킬 (공적으로 위탁받은 측량기사의 平입)

의 측먼에서 조 직화룔 보조헤야 한다는 것율 BMl 의 보고서
亂

가 쯔함하고 있다. 1990년 12윌 10일자의 토지대쟝과

토지 측량 지두 분야에서. 섀로운 주들의 측량공무원

v



릴 見지대정' 공·7원리 입무능력 향싱'을 위한 것이다.

- 1991 닌 10필 23/29일 양일간에 트리이에서 얼린 갹주의

죽량엥싱 실무 헙동체 최의(AdV)에서 세로 펀{1핀 주-趾피

대표들은 다읖과 갑이 JA고 %다. 측량 및 見지대%l- -제도의

영역에서 약하되고 있는 난제들·울 제거해야 한다t ·실이다,
g

무엇보다도 平자시욕어] 일어서의 블리한 성과iL 인하어 AdV

의 최원인 BMI<< 다음 사항·을· 요청하었다. 구두로 이-7어진

뵤고를 시떤Mo-y- R-약해 줄 것파 이 뵤고를 Y대료 실

부단에서 해겊 을 모섹헤 주기를 요 심하있다. 이 제안윤

전체%2Y 동의를 일있r·]-. 실무音은 1992닌 3펑 13일에 회

합을 가섰다. 어기서 실무서류가 만骨어戒고 그 것은 내무싱

관 회피에 제脅·되었다. 그 짓음 현재 헙의중에 있다.

- 33재는 히 파으니 -T骨이 쟝비면에시 (어1를 들먼 겅작지

측량기. 당차량 등) 측량 및 토지대장 제h도를 지원하고

있다. BNVg 는 쟘비띤에서의 추가 보조를 약속하몄다.

3. 도지대장 제도외 S설

a ) 인린

- 구서독 지역 주·普시 인진보죠2 대락 200멍 정도거 파

긴 법률가 (서부지역의 종 수자는 대락 2
,
000 멍)

- 그중에는 바쇼도르프(fhsdorf 에서

� 

파트니 주 뵤란멘

부見쿄의 토지대장 업무 쟉업을 하고 있는 N爾(노로느

라인-베스트팔런 주7) 소 속의 법롤가 38명이 포함唱다.

- 기본적으로 제공쇤 인적 보조는 재판소 파트너 관계를

- d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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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세로운 주들의 토지대쟝 공무원들에게 EDV 절차를 도 입

A

법무장관들과 판사들의 협의회의 위임을 발고 사법부의 
.

정
구

보처리 및 합리화를 위한 연寺 즈위편최는 새로 펀입퇸

주들에서 토지데장 . 공무원들에게 罷2 투입을 하려는 광범

위한 계획을 수립하었다. 중요한 입안자료는 다음과 갈다2

- 새로운 주들 (독자적 계획을 세우려 하는 메클랜부르

쿄 포어폼메른 주를 제외 (고)의 토지대장 공무원들의

펑지용 장비공급은 l.460 개의 일자리를 그 토대로 삼

는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대락 4선9백 20

만 마르쿄이다.

- 발전 및 시험경비 펴이 즉시 인수받을 수 있는 SOLUM

내지는 111ACE 가 얘견唱다.
.

- 헌실화는 단계개님의 昏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1995

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 새로운 주들에 의해서 이미 상당한 교육 짖 게속교육비

와 하드巷어와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한 경비가 충당

되었기 때문에. 연땅정부는 필요한 물자의 중요한 부분

을 공급하는 가능셩을 검토하고 있다.

nl. 葛骨 및 계4고육

1.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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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료은 주들은 1991닌 가을에 다음세대 교육을 시쟉했다.

전믄대학들. 행정학교 등이 전설 중에 있다. 파트너 주뫄

언방외 보조는 흑히 강사를 구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2. 계속고윽

- 인방3
삐

a 주듣의 행쩡요원을 위힌 BAl[DV 피 연간 쟉업 $로그

램 개시

t 주 공무원과 자치구 공답원들을 위한 BAIXV 의 르별

연수 (1991넌e 대략 600 석. 1992년A 대학 l.000석).

t 뜩수분야에서는 언방 간할 부서들에 의한 계속교육.

- 주2

w 시로운 주듈은 독자적인 계수교육실시룰 시작省다.

언방과 파트너 주들의 후원.

w 파트너 주들에 의한 주 공무원읕 위한 계속교육 실시.

C -니 현 벙 臧

m

L 40헹

- 새로운 주에는 7,291 개의 시군 자치구가 있다. 시군 자치단제

장 연합의 정보에 따르먼 언방보1아 출신리 직린 2.000멍 이)g-

이 거기서 할동하고 있다.

- 파건기간2

서부지역의 직원들은 대부분이 싱4기간동안 파건되어 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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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비 보조 원칙 (아리 Il. 번 참조)은 최소 e걔를의 꽈건을

전제로 한다.

n. 엔방의 인적경폘星墨

- 인원파 의 毛비는 대부분 파견하는 주와 시근 자치구가 부담

한다.

주들은 물품 및 인적경비의 종계 상香 조치를 이용한다.

叫 하는 시군 자치구의 경비는
1

상香된다.

- 그러나 연방도 또 한 at1의 인적경비 보조 원칙에 근거하여 인

원파견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정지원한다. 원칙적요로 관런겅비

의 빅분의 40 수준의 - 뢰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백분의 25 - 겅
錢

비보전 및 부대비용을 감당한다 (1991년 3월 26 일자. i/d.F,

1991년 12월 12일자의. 읍먼자치구와 기타 공적 법인 단체들에

대한 인쩍경비지원의 승인 원칙).

주의 법규들과는 달리 이 정우는 파견하는 시군 자치구가

아니라 인원을 발아들이는 시군 자치구에 지불된다.

이 원칙은 공무원의 파건. 毛입. 신규채용 등에 적옹퇸다.

지금까지 연방행정부의 승인을 받았거나 혹은 아직 정산되

지 않은 겅우에는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은 2 1
, 631건

1992넌 5윌 25 일 헌재).

m 1991넌. 1992닌어1 갹갹 원칙의 한계는 1억 마르크; 적절

한 제목으로 이 역시 지원해야 하는 교 육 및 겨1속고육비를 .

공제합 tV1. 3 管조).

s 시군 자치구는 보조 가능셩을 신중하게 o]용한다.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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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2 시균 자치구에는 더 유리한 조 건을 갓춘, 주듈의

경젱적인 인적 정지원 (시군 자치구의 벌도의 인적경비

부담이 없다); 파건빈'은 인원이 니무 않울 경우 시군 자치

구는 60%까지 경비를 부합하게 되는데 (1990닌 7필 1일 이

흐의 , 봉급인상분) 이것은 많은 시군 자치구의 형毛요로는

너부· 높은 깃이다.

au. 省管내J타a항著 懷 세교 자치단체할 옙방협判체렉 옐骨에 레管

인원 骨쟤쇼

- 시군 자치구에 있어시 인원확보骨 위한 톡수 기구는 공동의

적원중개소이다. 지궁까지의 언방영역$] 구직자와, 직원을 구

하고 있는 시군 자치구를 위한 중암 중개소이다.

- 1992 년 5월 말 이 중개소에는 2, 94B멍의 구직자와 시군 자치구

를 충원하게 될 536 개의 자리가 있다. 중개소는 이 자리를 兮

원하기 위해 l . 103건의 제안을 했다.

- 罷1叫 시군 자치단체쟝 언방협의체는, 인원 중개소의 보다 강

· 

럭안 활동을 위해서 시군 자치구에 홍보를 걍회.하戒다.

勝. 昏하시gl 앤민헤 옐산윷 세묘움 주 찬叫 세군 자치t구a에 이향하는

뿐야에얠흐 等省 省혀 수具.
b

- 제산정리법 - VZOG - 은 홍일헙정 21.22 조 항의 칩행율 위한

법적 의문을 해명하었다. 그 러나 중대한 문제점들이 VZOG 피

집 시에 드러나고 있다2



- 최근에 인지된 사실에 따르먼 예측되는 신청건수가 350,000건

이다 (원리는 130,000전이 예건覺었다).

- 특빌조치 었이 쟉업소요시간은 5 내지 10년이m 원래의 예상

시간은 1 - 2년이었다.

- 신청건수의 3/4은 세로 편입퇸 주들의 샹급 재무감독국(OFOen)

들이 구성한 쟤산정리위원회에 의해서 처리된다.

- 상급재무 감독국 산하 재산정리위원희를 위태서 323 걔의 자리가

인가되었다.

- 쟉업이 지연되는 중요한 이유는 시군 자치구의 骨충분하고 불완

전한 신청서들 때문이다. 勝11가 지도하고 모 범신청서를 발행
4

하고 시군 자치구 정보 서비스에서 거듭 충고를 해 주어도

그 렇다.

- 상급 재무감독국들은 시군 자치구들에 보충지시를 내려야 할

입쟝이다. 길{ 공무원들은 졍리를 한다는 본래의 업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 상급 재무감독국의 부담을 뎔기 위해 50,000멍 이상의 주민을

가진 시군 자치구들은 추가의 전문요원을 (계수 100) 고용핵야

한다. 세부사항은 그사이 시군 자치단체장 언합과 EMl 사이어11

분명하게 되었다. 헙동 기능을 위해서 (측히2 문제가 되는 경

우들의 적졀한 처리 곽보. 통일唱' 처리 및 쟉업 기준의 확정을

위한 쟉업회의의 조 직叫. 득벌 계속교육 실시의 조 직화 및 상급

재무장독국 대표들. 신탁판리청의 대표들. 시군 자치단쳬장들과

실무진간의 자극과 협동) 섈로운 주들은 실무대표부를 이용할

수 있다.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자극2 언방은 인적겅비보조원칙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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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인섈 검비의 90X 롤 떠밉'고 있다. 이것은 1991 10 윌 1

일자로 발흐된. 읍먼 자치단체 릴 기타 공공 법인에 대한 인적

겅비보조 승인에 대한 게정쇤 원칙에 의거하여 가능하다.

%r. 세모운 주T께 511에 2떼꺌핼에 叫暑 제합렉 이얄 및 督戰判 작정에
龜

네n타나뇨 q다w함 f흐1T

- 주 산하 관청이 설립되기까지 쟤산법상의 업무들은 군청이나 시

정이 말고 있다 (제싼법 28조).

- 이 자리에는 - 財産局(VermCi涉0戚1ter) - 현재 2
.
350명 쩡도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그 들운 110만이 넘는 신청자들이 신청管,

대략 210한전의 독럽적인 재산권 청구를 다루고 있다. 현재의 인

적 상황 하에서 소요시간은 6 이상이 된다.

- 상당안 수준의 중원이 요 청된다. 4,000명 까지로 인원을 7배

성도로 늘리는 것이 바曾직하다.

- 1992년 1월 1 일 이래로 인적경비보조에 있어서 연방의 실적이

개선되옜다. 언방은. 재산법의 업·분를 위해 군단위에 투입된 직

원들에 CI愈1서. 또 한 에전의 언민의 재산을 시군 자치구에 이양
'

하는 영핸1에서 활동하t 직원들에 대해서 인적경비의 90%를 답당

한다. ISSw 3 청 26 밀자 인적경비보죠원칙은 1991닌 12철 12 일

에 지1로 작성되었다.

- 새로윤 보죠가능젊어1 근거하먼. 지금까지 재산법 처리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50 명의 변호사 수를 300 명오로 중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 91피1 100명의 서쪽 전문가들율 이 분야에 유치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미 시군 자치구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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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원들을 그 들의 업무영억을 적절하게 번경함으로서 새로운 보조 법

안에 포합시킬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좀더 기다려 봐야 한다.

- 추가로. 인력강화법에 따라 조기 제대한 언방방위군인이 입시로

재산국(財産局)에서.일할 수 있다. 이 인력충에서 연금수렁자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인적경비보조가 정된다.

- 나아가. 연방정부에서 최소 B개윌 기간오로 중간급 및 고 위급 공

무원을. 叫견하는 부서의 겅비부담하에 갹 재산국요로 파견해아

한다. 연방정부는 구서독 지역 주들에게 그쪽에서도 250헝의

공무뭔을 파견해즐 첫을 요청하였다.

1992년 4륄 1일 이후로 연방은, 새로
'

재산국에 재용퇸. 가입지역

의 500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밀어주기 재정지원으로 B개월간 인

적 경비 90%를 담당한다.

- BX는, 추가見 가입지역출신의 공무원을 재산국에 체옹헤 骨 7을
새로운 주들에 호소하었다.(tEK;연방수상 )

- 재산국의 능률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대팩안들을 입안하기 위해

서 BMl1를 의쟝으로 하는 부처간 헙의채가 만들어쩠다.

지금까지의 성과2

인적경비의 백분의 90을 담당 (위의 항을 볼 것).

쟤산국에서 찰동하고 있는 변호자의 수를 節에서 300으로 증

원하는대 필요한 조치와 쟤정적 전제를 확보. 특히 변호사들

과의 계약을 내용적으로 갱신하고. 번호사비를 게산가(a算

.

慣) 월 7,500 마르코로 인상.

g 재산국에 유리하도륵 의도된 홍보활동.

@ 재산국과 균등분답국(Au聰1elchsirnter)의의 상호 인적교류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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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9균등분담 · 동서간거 부답율 균등하게 조 정하는 것)

$ 공적인 제산뭇제거 죠 정을 위한 언방부서. 언방재부 아가뎨

미. 언방행정국 등을 동해 재산국 직뭔을 위한 계촉교육 실

시.

t 균등분담국이 자발적요로, 승인된 분납조정에 대해 해당 재산
4

국어1 정보를 제공하고, 개벌사안 치리를 계속 후원해 주도록

할 목적으로 균등분당법을 개정.

·X 공무뭔들에 대管 손해배삶 성구권율 표기하도록 새로윤 주들

ell 권고.

$ 쟤간국들에 피해 .원선적오로 처리되어야 할 경우듈을 추천하

고 있는 -Y-선순위묵복의 쟉성.

s 재산국들을 1직촤 하기 우]한 방첵들을 입안하기 위해 전문가

그 뭅의 平입.

- 부처간 업력체에 있어 미래의 업무상 주안점骨@

공적인 쟤산문제를 조 정하기 위한 법과 재산국들의 구죠적인

문제들.

m

wa. 교상 및 yi뉴墓국

1. 교욕

세로운 주들과 시군 자치구 띤합체들과의 힙동쟉업요로 성과를

얻는다.

2. 계속고육

- 446-



- 1991년도 시군 자치단체장 연합들. 시군 자치구의 교 육시

설. 행정 및 경제 아카뎨미 등을 통해서 e 대략 25,000 석

- 공공 행정을 위한 언방 아카대미를 몽해서

- 전문영역들에 있어 언방의 전문관할부서들을 롱핵서. 예를

들먼 파IF를 통해서2 공적인 재산 문제의 조 정
광

- 파트너 자치구들. 혹은 주 관청. 언방 관청들에서의 실습을

통해서

3. 재정보조를 롱한 교 육 및 계속교육 제안의 보충

연방운 1991넌 7욀 1일자 BMl 원칙에 근거하여 - 읍면 자치구

와 기타 공공 법인들에 대한 교 육 및 계속교육비 보조 승인의

원칙 - 교 육 s 계속교육비 보조금을 지급한다2

- 지금까지 연방영억에서의 연방행정 교육담당관들의 경우.

현지 행정 차세대의 교 육 입안

- 계속교육 입안

- 연재의 언방엉역에서 연방관청. 주, 읍먼 자치구. 읍먼자'

치단체 연합체들. 군, 시 행정공동체 등의 관청에서의

독자적인 실습

- 재원은 인적경비보조의 명목요로 된 1억 마르크에서 지급된

다.

vn. 시푼 자치 행뀁부히 깼얠을 朝管 언빵정보의 기叫 왼조

- BMl 에 의해서 
'

Infodienst Xommmal e 자치단체를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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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m라는 액자가 빌간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주에 속한

묘든 자치구들과. 자치구의 전권수탁자가 지방자치의 실제에서

낭민하게 되는 의문늘에 대해 됴움말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다 (격주간 37,500부).

- 행쩡부 이 전설에시. 특히 시군 자치구 차원의 헹정부 건설에

나타나는 업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방내무장관이 주관하는

자치구 업의회들이 이응되고 있다. 이것은 연방과 새 7의 시

군 자치구간의 정보교환이라는 중요한 억할을 하고 있다. 이

험의회는 특히 언방의 촉진첵들을 실현함에 있이 나타나는 족

구, 적자. 난점들의 질언성을 인식시키고 장애骨울 제기하는

억할울 하도콕 되이 있다.

- 언 운 직쩝적인 행정업무를 위해서 연방소.7의 부동산을 75X

까지의 할인가걱으로 읍먼 자치구가 사용하도록 한다.

(주叫 군들을 위해서는 soxr q 할인가)

D -서 -공 드으즉흐므-l 쿠측3흐/옮등고113라- 죽로

t a -ll -l-孤1- l- 으 보스 R그 느 y

- 주 행성부듈에서는 직원교骨는 7로 파르니 주 단위로 이루어진다.

- 게省직으로는 
"

서쪽 공무원들'r도 다론 새로운 주들에 파전된다.

그 렬 겅%. 파견하는 주의 겅비보천이 개省적오로는 지급되지 않

는다는 것이 난제이다.

- 언방과 CI991넌 12 뮐 31 일까지는 비교적 높은 익수) 구서독 지역의

여러 주듈 사이의 경비보전이 갹기 다르다. 언%r법과 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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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연방과 노료트라인-

베스트팔헨 주 사이의 인적경비보조의 영억).

- 나아가2 인적 헹정보조에 괌해서는 어뇨 주의 법도 (특히 인적경비

보조 승인에 관한 법) 시군 자치구 출신의 공무원이 새로운 주로 전

근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지 않다.

- 파견 및 전입에서 발생하는 경비보전 승인은 
"

서쪽 공부원들"의 이

해관계에 부딪 다. 상당한 규모로 그 리고 서쪽 헝정부어1 후임을 충

원하지도 않은 채 공무원들이 새로운 주들의 헹정부로 이동함으로서

그 사이에 애로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다.

- 동쪽 헹정관청의 업무에 
"

서쪽 공무원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점들은

다읖과 길은 근거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2

2% 급여의 헌저한 차이

m 지출신 공무왼들의 냉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로서. 대부분

이 관청의 상층부로 毛입되는 것

5& 서쪽 공무원들의 둔감한 처신

;g 새로 펀입된 주들의 억사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

- 새로운 주들의 심갹한 주텍난이. 필요한 서쪽 공무원의 유언한 투입

을 어럽게 한다. 섀로운 주에서는 주텍문제가 서쪽 직원들의 
"

퇴갹"

을 유도한다는 인샹이 더욱 커지고 있다.

E 므 으f

헹정보조의 영억에서는, 연방, 구서독 지억 주들. 구동독 지역 주들.



시군 자치구들 사이에 강력한 헙동과정 % 보조과성이 毛개되어 致다.

이러한 공동쟉업은 앞요료도 7로운 주들에 있어 앵정력의 강화를 위한

중요안 전저1조건이 될 것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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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束獨政權의 被害者 補償問題
- 복권법, 판결무효화법, 구속자 지원법 -

(Deuctsch!andArchiv'91. 3)

통독亭 독일에서는 동독이라는 營短정권이 막을 내리자 피해자 처우 문재가 대두되고 있다.

晋괴해 버 린' 동독의 잔재들 저리하는 정산인營은 근거가 된 傷일조약(Einigungsvertra9)

제17조얘 
"

정치적 동기에 기인하는 공소均기나 盟지주의국가에 위배되고 위현적인 법원핀결

대문애 피해자가 된 모든 사람들이 복권됨수 있도톡 하는 법量적 기吾원직이 즉각적으로

수립되도叫 하는 으1도"와 
t'

이尙같은 구동독 暫盟공산정권(SED-UnrechtN-Regime)의

피히1자에 대한 븍권은 꺽정한 보상규정(Entschaedigungsregelung)으로 처리되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롱일조약은 이블 위해 실제로 아무런 기여도 지공하지 畏했다. 즉, 暴일조약營 刻결한

동.서독의 당사자들이 원용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Gesetzesfundus)로서는 단지 동·呵의 복권법

O(ehabilitierungsrecht)과 판결무효화법(KossaUonsrecht)의 면린이 서독의 사최법tSozlalrecht)

괴 원吏(Versorgungsrechtl)의 만편과 조習留에 營과하기 때문이다.

이로서 피해자 보상의 길은 명명백백하게 營었지만. 당사자들은 이들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營惱 대문이 수난을 치루면서 자아의 손상普 강수해야 했던 사랑들과 명여暑지 옷하게
4

느껴지는 사회부조惱(Sozia1hilfegesetdz)에 의 한 미지근한 촤해의 시도(y/iedergut1Dachun9sversuch)

사ol이 있는 상위성0l 너무니 크기 [대문0lSl라.

그럼判도 불구하고 대중의 관심은 다든 테아에 쏠리고 있는데 소유권 문체가 국민경제적 의의와

稻判 백여만이 冠히는 긍정적0;든 부뎡q이든 召련되어 있는 당사자들 대문에 더욱 22+ 부각되d

W다. 그 반뎐샛 생즌을 파열시키그 품격울 奮어뜨려 버리는 구금형이라는 권령 때문例 고통받는

피55들긔 · 2·譜 怪 /· l 해 Y려는 노력은 대중의 괸싱사가 되어 f 적이 경코 없었다. 더구나

피해자들 C만이 합그 
"

. t:는 c·1 질성 剡便例 荒營%인 조%은 營돈 대외 적 영향력을 이질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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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 01 방해營 w 있다. 다라서 피히자 보상의 테마에 관한 공개 인 논의2[

전국적인 일간지의 독자의 편지 란에서 주로 주1급되고 있다뇬 사실이 그리 이상헌 일만은 아니다.
I

더구나 법조계의 논의아져 명료하지 못하다. -<일연방정부 역시 법규'하어1서는(Notmonla9e)

통일조약 11조의 의지인 
"

적쩡한 보상규쩡"므로 복권0! 01둑되어야 할 약속이 헌헴 법규.하에서는

충족될 수 22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으며 각 부宙로 새로·운 규정올 입인吾어1 있다. 任 기고와

營어 현행 법營상테(Gesetzes1age)悟 이느정도 선명해 보면서 그와 같은 법營상태으1 명백한

불합리 성과 외1곡퇸 상태가 7{속해서 악克[되·시 旻히도독 D I연에 방지 哲·게 기여+코서 하는 바이다.

I . 169B년도부터 1%a년에 이르는 독일의 법營선暑

첫判로 吾일조약 세곁시 두개의 독잎이라눈 국가(이하 편의상 동.서독 )가 원용했딘 입법과정상의
%

불법성의 전게과정에 관한 선례營 일밸해 보는 것이 의의 있뇬 일일 것이다. 그와 같믄 선려1營은

독잎의 국가직 법營문화CRechtsku1tur)중 법營제정의 전통으로 정작되어 있는 해결가능 방안을

세시헤 준다. 이와 같은 선피들 조웡한다는 사실이 입법권자에게는 그리 수월한 입이 아니며

거부할 수도 없는 노旻이다. 반대로 이와 같은 가Al관의 핸디 烈(WeI·t,vorgabe)01나 해결방안의

핸디 캡(Loesungsvorgahe) 자차1로부터 벗어 난다는 것은 입법자로 하여금 叫수한 법營적 HI 난이

아닌, 정치적.도 덕적 비 난으로부터 모 면할 수 없거1 만營어 버 링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관정하에서 동.서독어1서는 제헌이전의 독잎세국법CReichsr,80ht)이 우선 적용 1었는배,

1096년의 
wt

재심과정애서 무죄한留을 받은 사랑에 대한 보 상에 관한 법·贈'+ (Oeset,z, bet,l·effend

die Entsd]gedigun9 der it11 Wiederaufnahme%·erfahI·on 5·BI9esprochenen Personen) 및 1904년의

부당란 구속애 대한 보상0{. 관힌 범腸1f (Geoetz, beLra[(eud die Bltsd1aedigun9 fuel· unsc hu]di9

oc li[[eue Uut,el·suchungshaft)이 라로 그돠 같은 것이다. 이도( 븐 儒은 민사법21 기본원직G]l

6라 구급2反 인한 풀칠척 손해悟 보 싱찻 ·7.도·呵 대비허는 것인 비 , 액수에 저!한이 없으며
.

상실되0]딧 킨 01득이나 쟉업승진의 2애로 조래된 미해액 悟과 같은 것01 모함되어 있다.

구곰으로 인한 el器질5U. 죽 자뮤듸 뱍할은 Y 삼의 대상이 될 수 2>C'0.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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譽

1968년어1 동독은 입법과정에 있어서 상기 두가지 법營書 형사소송법(제263조 이하)에 수용하였는바,

구금으로 인하여 발생린 재산적 피해(제33조 1항)O]l 대해 보상하도똑 되어 있다. 이와같은

것으로 - 자구샹으로는 - 광벙하고 문명국가다운 피해의 개녕에 기준한 손해배상의 길은 열리게

되었으나 구금으로 인한 HI儒질적 손상은 - 구제국법에서나 마산가지로 - 법營상 규정이 없다.

w

w

서독은 1971 년 공소제기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법營(Gesetz ue ber die Ent+schaedigung fuer

Strafverfo1gungsmassmahmsn : Str EO)을 C[[르게 되었는 뱌-, 그 목표설정으로 보0[ 2진법지

주의 국가011서도 실저1법적 내지 習사법적연 공안기구營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인사법상 이와같은 營법어! 대'해 보상읓 刻주도측 규정하는 것0(었다. 만사벙적 기븐

원직에 a라 물질적 손상0) 액수에 있어서 광범하고 무제한으로 보상될 것과 마잔가지로

재판상의 01해가 習진적으로 개진되는 배경하에서- 법권에 의하1 晋뱁적으로 감헴된 자유의 박랄判

대해A)도 저음으로 개인의 H!물질적인 법적권리가 보상이 되도독 하였다. 처음에는 보상액이 구금

일당 16 야1이다가 1367년 이래 잎당 20 DbI이 적용되그 있다.
니

된

이와 같은 획정적이그 개별적인 조목이외에 불법으로 저 질러 진 자유의 박탈 밋 그 보상을 주제로

하는 집합적 형태의 또다든 규정의 영역이 있는 바. 이는 민A>법적인 범위들 핀선 초奮하는

독일앤방01해보상법(Bundesentschaedigungsgesetz : BEG)인데 민족사뢰주의(나치스)의 營법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피해의 실상을 규정젓는 광벙한 동법의 규정중에서 단지 직억習.

경제적 발전에 대한 U1해의 처리' 및 자유의 박탈에 대합 피해의 서리와 같은 두가지 만 주1급해

보그자 한다. 본 법은 일별할[대, 원적적으로 일시금 보상(Kapitalentschgedigurlg), 즉 특정

상태하에서 연금선핵권(Rentenvr·ah1rect,)과 필적하도독 되어 있는 H[, 그 계산방법은 매우 통괄적

O(다. 공무원의 원호吾(Versorgungobezuege)과 결早시켜 지營을bI 보 장되어 당사자의 직업상

지우1어1 따라 비고가 든다. 이때 일시금 보·상은 상한선으로 저1한되는 바 동법의 원인判서는

25,OOG D!·1 이 었21J 현재 40,L)C]O DM으로 되어 았다. 그 반대로 . 구금피해보상

(Hafter,tccheediguug)은 ·證변인 바, 구긍궝당 150 D%으로서 상한선이 설정되지 %그 일당 5 0Mol다.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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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들어)게는 이자리어1서 독일연방구속자지 원법(HaeftlillsshllfogeoeLz : HHG)이 刻 논란되지

24나 의문스긔營 것이나 왜 동법이 보 상의 성격울 띄지 21고 있나들 피 력해 보겠다.

a

0 . 통일비용의 중립성 디1 피해자 보상 7
고

독일연방의
'

공소제기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범營(St,r LG)에 따라 만 설사가 71해진다면 들림

S/이 당사자悟로부터 비 만은 일지 앞儒 수도 었다. 그 面에도 營구하그 傷잎조약은 그와 같은

방법율 가로 악아 버 렸다. 그 발단이 바로 통일조약 저1B조 1 항인데, 01 조 함은 1990년 10월

3일 이 선의 동독법원의 딘결일자1어 디1한 豆 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그 있다. 다만 치주의 국가이

우!배되는 모든 결정은 ·叫권(톰일조약 꺼17조)01나 판결早豆患1(暴일조약 제13조 2항)와 항께

留 수 있다. 구동독 재판의 독일연방어1의 수용01라는 관접하에 당사자듭이 만결취소營 위히1

Str EG에 따라 어마어마한 신정권한을 행),[할 수도 있다는 정營 배저!暫 수 없다. 동법에 대해

민법권자는 동일과정의 비용의 중립·성(막대한 HI용 고러 )[대문에 우뢰하여 菩잎조약에 따라 Str EO애

세16조 a 들 삽입시켰다. 동 조항에 따르면 吾독재한의 피해자營은
'

공소제기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법營어1 따든 호혜자의 권역에 속하지 22게 됨이 분명히·다. 반대로 피해자들은 복권과

핀철무豆 및 해당 수가규정에 따라서 만 판결되도 되어 있다.

悟독의 139B년 3월 IB일자 叫권법(RehabilitierungsgeseLz : RHG)은 
'f

사최복지적 조정급早"
a

(soziale AusgIeichsleist+un9ou)의 종류와 규모에 있어서 서독의 구속자 지원법(11HG)의' 제규정

을 도입하그 있다. (IIHG 저!7조). 만결무豆1[에 대해서는 01 결수 구금 밋 금그형에 대한 보상에

3한 동독의 구 형사소송법이 계속 적용되7 있는데 동독 형사소송법(StPO/DOR) 제369조 이하가

관련조항01다. 이미 전술한 LG와 길이 01 조항-語은 원식적으更 물짙허 피해어1 대하여 광벙한

보 상금을 지情하도독 보 칭하는데 St1· EO와 릴적)는 것이다. 이 쟁·거1 있>서는 
· 

만경무豈촤가

t' ·7리fi한 旻 진디, [ 3서 SLI· EGS 스<항인 A·i:16조a는 국그-7 담을 준이22자 구2사지원법

(HHG)에 [0든 x쩨한적 곱부와 연겨1된 끽급
,

한도제(l(appurlgsgrou2G)-譜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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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이로꺼 새또둔 득앞벌믄 199B년 10월 3일부터 SE0정권의 U)해자에 대하여 RHO/HHG와 StRO/DOR의

처31조 이하 및 제369조 이하어i 마든 만결早豆규정의 두가지의 방법으로 營법을 처리하게 되 었다.

그러 나 이 01외에 구서독의 HHG 역/,j 신설 5개주어1서 적용되그 있는 바 그 재한적 급부가 복권

聖자 및 만결무효촤 절차의 수習고[ 무관하게 신청3한이 부여되고 있다.

이와 같은 3가지 항윽은 27[지 동일한 노력과 연계되어 었다. 즉 조정금 지불은 사례와 관계

없이 단일한 지급 상한선이 적용하도톡 되어 었으며 010+는 당사들에 대한 지글액을 대등하거1

하려는 경향이 내포돠0] 있다. 개별경우011 있·3]서 관결무효확 규정 잊 복권규정 또 는 HHG의

규정중 어느 것을 1용탈 것이L[ 뜯71는 연어1 말기그 Al다. 그臼나 자/d i 관칠해 볼t대
m 

w

이와 갇은 대등취를21 긱본원칙은 상한선의 도입에도 불구 증즉되Ai 
'앞음을 

일수 있다.

게다가 톰일조약011는 신정권자011게 旱그[2으로 션정절차어1 았C]서의 애로라는 요인이

내포되어 었다.

J

그 결과는 가장 낮은 수준의 급부의 균등촤, 즉 그 업법과정이나 그정내용에 있어 당면합 위

보상문재에 관한 해당조랑이 었는 HHS들 적욤한 가장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첫재로 대등추1급 문제에 대하여서는 여하한 지급한도도 營가피하게 불균등의 요소가 내채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된다. 피해의 과정이 상01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최고액으로 처리

되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보상액의 다양성을 그려해0[ 한다.

불평등은 또한 지급한도의 이하 수준의 피하에 있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대등주1급으1 대상으로

서는 한편으로는 자유박할의 상태暑, 그리그 다든 한편으로는 직장인이 구금기 간 동안의

임긍이 수반되는 <.동력의 손실읕 주안덩으로 파악하3그 한다. 
'

이에 덧붙여 수탈은

경早 걸쳐 국가7[ g발/.! <1유권 손 싶 및 구금과 2련된 신체피해가 宙-앵e다. 이 논岳
T

0]:서논 - 다-語吏0];사3 뒤간가5; 로 - 건을한 두가지 문제를 중적므로 다루게 된0.

營질서는 차뮤의 박할를 d i晋질적 톼해로 분류하그 있다. RHO는 그2[ 같은 손상을 HHG틀

2그햐0] 파악) 득 도! ,:,j V L( 旱든3[7(로 co. 관烈무豆효 규정0]i 였어서 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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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저1는 없다. 그 럼에도 晋구하고 HH0가 보 란적01 면서, 더우기 자세적인 법營로서 적용될수

도 있다. 만순한 자유의 박탈에 대한 상과 관련하여 보 면 3가지 항목은 모두 당분간 동일한

결7-1들 나타낼 수 있다 .

직업任야어1 있어 구금으로 인한 피히1(Haftfolgeschaeden)의 양샹은 다르다. HI-lG는 - 자제적인
4

t營로서너 RHO의 g우1내의 법器상의 豆과更서 적信된다 하더라도 대吾하거1 -
ty

버런 린 이 익ff

O]l 대한 피해보상의 규점01 없다. 그와 반대로 su· LG의 ), 11로운 저16조 3 에는 단결早豆촤悟

우!히여 지금까지 ·區응되고 있는 동독의 StoPO/DDR 세369조 01하01 LL[든 
"

피해구재의 구HI2건.

岳류, 액수"에 기준랖 것을 시)J하그 있다. G-1규/l 이[액예도 HHG에 의 한 쇠그액의 급부한도 
-

어느것을 성 司하게 의01하눈저 명 획하시는 않7x: {그 
- 

를 적욤%[도측 하면서도 01와 같은 상한선의

이하어1서 두가지 걸자0]l 대한 전혀 상이한 결과들 도줄함이 A[실로서 증명되고 있다. 다음과

갈이 실례둘 들어보자. 공학사로서 聖프,i,:f의 실패로 2년간 구금생 촹을 했어아만 했먼자로서

·聖 1
,
000 동독 Mark들 벌었던 자는 복권법에 의 란 신청으로 자유의 

· 

박탈에 대해서 HFlG의 적용

으르 소1그 1,020 서독 014을 
l'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 만 안일 그가 판결무鬼촤의 방법暑

그수하면 소측곁손을 그려 한 보상을 받게되어 - 1:2의 H!율어1 으1한 고 환·을 고려할때 12,066 DM이

되는더1 이때 규쩡상 약간의 공제액은 배저1할 수 없다. 또 합 이 01외도 그는 HHG에 따라 전會한

1,920 마11어1 해당하는 구금중의 h11물질적 피해액을 적용받올 수 있다. 이로써 그는

HHG의 상한선인 최저수준의 보상을 받던가 아L1 면 그가 만일 자유의 박탈을 만순히 복권留사다

직접 HHG에 [다랐을 [J보다 무려 7s 나 더 유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아주

희귀하지 만 많은 01와 갇은 실례로부터 입법·권자가 기도하는 대등추1급의 생각은 현실에 있어서는

기존하는 규 범과 함꺼1 달성될 수 없음01 증명퇸다.

暴일'rn<갹그CI 형·칙꼭":2 V역o-Ii 7)C·!/,]도 -芒 문저1 - 譜 내재하그 였는 ·거

이해儒 듭기윔하여 ·語.독(기서'는 단결무豈泉[가 원리( 겅찰과 법원의 수되들이 7, 핀을 우1.코부터

7L점히기 A·.; 한 목 <2'2호 /·J용되3d岳普 미리 밀判두P.l c·v2면 안되 7:다 . 19002 6웝 26잎자
싣

거꿉법(:dI [0르 면 C 무豆空[가 . 만긱 소그법듣의 겅 으송장1:dI q하여, 그리고 g조 된결營 받은자

기1연吾 으하여·H 깔 
· 

N留 A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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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걸旱夏촤에 대한 이유저줄기 간 
- 뫈결早豆르 신정은 사실어1 입각, 법적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 은 3개월르부터 1개월로 만죽되었다.

菩잎조약과 함께 이제부터 유죄 관결을 선고들 빌은 사람營에게도 완결早豆呵 신정권이 부여되었

으나 1개월간에 걸친 단결무豆화에 대한 O!wi{출기 간의 압박에 러하게 되었리 .
그 나 이와

같은 것믄 통일조약의 해당규정에 [[[르면 구동독 형사소송법(StRO/DOR)중 만결무寬호[ 규정의 계속

받은 사耐에게는 위 習부탈0l 아닐 수 없다.

통g 조약은 ·상그심여 
있어 包격한 상고제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왼으로 하여금 구두

변돈을 거치지 24그 단순한 결정으로서 그 신정을 기 각시 킬 수 었는 가능성을 허용하그 있다.

동독 법전에 舍겨져 였는 )개留2의 이유제즐기 간을 놓져버리 면 0101 이로써 완결早회촤 션청은

早적법으로 기 각될 수도 52다.

뫈결무르空[Oil 대한 지극히 엄격한 요구조건은 그 권한이 직업법관의 수중에 있었던 기구인 한

정당한 것01 었다. 그런더( 유죄 선그들 받은자에게 대하여는 그0{ 대한 판결이 법지주의 국가의

기본원식에 일)i;!하는지 검토되어야 하는더1, 우1와 같이 동일하게 엄격한 부당을 지우는 것은

모순된 일일 뿐더러, 이는 단결 무豆촤의 장애적 기구임이 실증되는 것이다.

이점어1 있어서는 왜 복권법의 우유부딘한 조항이 직권조사주의(Atntsermitthingsgrundsatz)가

행·정재안習차의 특색을 나타L 는 것서컹 콴聖무荒화 절차에도 유용하게 되시 않는7<l, HI관적인

의문0( 제기되도독 한다. 기술한 hi[와 같은 콴걸무豆르의 어려웅 때문에 추1소절자의 대종은
a

RHO督 통해 처리 릴 것이라고 Ct상해書 수 71다 .

통일조악의 가1결/ l 2언 1090년 8-'弱 31·길 芒3, 1996년 3웜 16일자의 븍권범tRHG)은 C」[U도

저;儒퇸 상태7[ (가LI V다. RHGq 진習태는 형/J短%잇 E] 뿐인 아L1라 習정법적0)그 
'

L !·' 적

의깃드 광범한 복권01 내포되어 있6다.

f
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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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9웡 10일자 통일조약 주가합의사항 - RHG 발효뫄 동시 
- 에는 구성요건으( 2/3가 삭세되어

형사법적 복권만 남아 있게 되었다. 복권온 
"

법치주의국가적 관심사와 앤도주의적 갛망어1 따라

형사법 상의 ·R죄 선고의 오점으로 피해받은 지悟. . . 해빙하그. . .

"

,
고 리그 복3은

"

적정한 보상규정으로 저리되어야 한다".

겅세로 징발된 재산애 대하여서는 
"

DI해결 제신문저 규정에 관한 법營" (Gesetz zur .

Rege lur,g o (fener Verl11089ensfragen : 2 Abs. 3 RHO)을 짐조하도독 되어 있다. 자유박탈로

언하여 발생된 신차1상이나 -贈질적 및 기타 -贈01 
익" (吾일조약 AIT조)에 대해서는 만지 

"

사회

복지 적 조정급早" (RHS A+T조)안으로.서 
· 

g공적 복권의 근거營 갑읕 수 았다.

이와 같은 조정급부의 종昏와 규모에 [防[여서는 RHO는 구속자 지 원법(HHG)을 적용하도윽 돠어

있다. 신세상의 피해의 찬정으로 書刺 이는 독일연방원吏법(Bundesversorgungogesetz : BVG)의

지속적 적용을 의비하는 것으로서 c I는 일쫑의 급부의 - 晋역성을 실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

부터 SED 營법정·권의 피M자와 쩐쟁피해자어1 대한 대등관계 설정이 [[[르게 되는 H[,

營철적으로는 당사자들이게 이계근사최(Zvi·ei-k1assen-GeseIlsohaft)가 런개되는 것0!다. 즉

1396년 5웝 IS일 (경세.통화.사호1통합에 괸한 조약 : Vertra g ue her Wlrtschafts-, Wahrungs-

un d Sozia1union) 이전에 돔독지 역吾 떠나버 린 자는 BV0에 의한 완전무결한 급부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그와 반대로 상기 결정일에 동독에 살고 있먼자는 동일조약에 명시 된대로 동.서독으1

평균연긍보다 웜선 절감된 액수에 만족하저 않으면 인된다.

HHG의 적욤와 함께 조정방안을 모·색되어야 하며 별로 자세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은 
"

營질적 및

기타 ·물·끼익"조건어1 당사자 대다수의 생존에 증대한 2가지 복잡한 2.소가 숨겨져 었다. 족,

첫째로 2사자들은 구금으로 안하여 노-粉력을 샤岳·>뇨2, 개인의 생존을 위해 결실를 이용·칼

u

버 렸다. 즈.다든 오소중0]1는 비물'칠적 포!해, 측 자음박말에 대한 보 상이 바更 그 5]이다.

0101 이오[ 같01 -茫宙력이 있눈 구뿐은 벌-써 독일2방보상법(Bundesentschaediaungsgese·tz :

BEG)어1서도 · 

갑지되그 있으나 구속자 지 린 (HHG)은 교 2信 중 시 키시 
' 

못하그 인다. 다 만 309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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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3일 이후 결정된 절자에 대하여서는 그 규정으로부터 HH0의 처9조 a 로부터 C 절에 의한

적응 보조곰만이 낭 되며, 그 액수는 구금기 간에 의해 결쩡된다. 적응보조금은 기회들 높져

버 린 노동소특0!나 2업상의 승진의 피해 같은 것을 그려하지 않는다. 즉. 적응보조금은 그

결과로 보아 u!營질적 자유박탈에 대한 손실자처)의 대타라는 시도라고 가장 근접적으로 비교할수

있다.

HHG 제8조 a 로부터 C에 이르는 계산상의 결과치는 다음괴 같이 표현된다. 즉, HHG 재9조 a 으1

근任적 규범3 CC[3[ 32구금연도들 모 항하여 일당 1 014의 적응보조금이 보장된다. 이 액수는

제3 구금년도의 개/,!와 항께 일당 2 DM으로 증갸되94다가 
·길2 또}그액 15,420 OM에 c 1르2

團

제한린다. 이01 13 어 개인적.개별적인 정치동기更 인하여 구금도1었던 자는 매 구금4간

5B OM식, A]13 구금연도부터 애월 153 014, 저15 구금년도부터 매월 210 DM을 더 받게 되는데 01와
譽

갈은 추가적응 보조금은 20
,
271 Ok으1 자처1적인 보 상한겨1에 도 달되도윽 하고 있다. 주가적

적음보조긍의 혀택을 향유할 수 없고 다만 HHG 재9조 a 에 적을되어야 暫 사람은 HHG 제9조에

따라 장기구속자일 경우, 처5 구금년도의 개시와 함께 매월 20 DM의 또다톤 적응보
'

조금을 산정

할수 있는데 이 엑수는 구금2도가 매 P, 4
,

6년이 경과함에 따라 각각 20 014의 또다믄 쩍응

보조금을 선정暫 수 있는煩 이 액수는 구금년도가 애 2, 4
,

6 01 과함에 따라 각각 20 DM식

증가된다. 이여도 보상한도 15,420 DM은 적용된다. 분명치 암은 등급기준을 가정해 법營규정에

의한 보상규 원 과 岳동해서는 안될 일이나, 전 간0]l 관 해 書때 부 개 인 산례에
있어서는 매 구금일당 쇠고 7 ONOl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딜씬 그보다 하최하고 있다.

0101 HHG l g/,! A! ,
2 % 곧 

M

이외에서 정치 적 근거로 구금되었던 사람어1 대한 지원대책이 괸한·법튤WT CGesetz ue he1·

Hilfs!nacousl]rncn fusr Pc,roonell
,

die aus prJliticcllGn Gruendeu in GebieLerl aucce d1alb dcr

Bundecrepublik Deuctsch]aud ullr ] Berlin 0;/est) iu Gev,shrsmngenommeu 1855년도의

岳법 저i 1일안든 C가 냄[信 ·산차12 피5]들 g한 길;개%.[t네 대한 보 잉,:l 저12깝 /,3

으로 딕힙儒 2한 t : V자로서 선거1적 Ul해· ]l 기2한 측일연방원更 (E;VG)리 보상여 읏):

개진될 수 있는 C 고려하였다. 구AM 치 원번애HO)의 져9a로부터 C os V]는 q응보조긍은

- 겸5으-



헤

훗날에 곁정된 것인데 이營 위해 벌어진 의최니1 논쟁은 구금기 간과 연계된 보조금의 채택여부 및

방법 때문에 입법권자의 동기 유발에 많겨두고 있는 상태다.

1953년 5웝 17얼, 동독에서 언민悟기가 발셍한 이早 1954넌 여悟, 정早즉으1 언립1네각과 야당즉

은 공히 독일연방의司(悟정 7 하원)에 인민吾기 전압早.의 저1포선풍어! 의한 피해자어 대하여

團

지원을 보장랍 의안믈 A-11줄하였다. 이011 독일연방정부에게 그에 年悟히·는 법營압을 작성하여

특일연방의최에 결의안으로서 A l營칼 W早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와 財은 임무는 
"

담당전문

부서의 곤경 [데吾"에 1 낸旱에나 수행돠었던 리· 해당 연방기관-芒 다음긔 같은 표헌으로 )C暑

직성하였다. 
"

吾법과 함께.... 득일연방공촤국근 자유의 획신에 [C[라 자신書 吏1 생楚던 독일인에

대하여 전독입쩍 의早-7헹자의 히나로 평가될 A 있도독.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청구권 소송세기

가능성은 사민당(SPD)즉으로부터 구금피해 보 상에 대란 법적 청구권에 의한 쪽구가 제기되었음에도

營구하고 고려되지 21있는대 일연방정1큰는 / (
. [민당어1 대하여 

"

뱁적 청구권 문재는 원적쩍으로

재吾일된 이후에나 비로서 최暑규성이 결吾留 수 있다"는 논점으更 밋섰던 것01다. 그렁에도

營구하고 1955년도 목잎연방정부의 여1산營에는 1,C100만 0M이리.는 기금이 있었른 
"

C: A吾

으로 독일연방 실향민.피난민. 전젱피예자부는 곤궁에 처해 있는 구정치구속자들 걸對 지원

盲 수 있거) 되었다't. 1957년 3월 13包부 개쩡법과 더營어 이와 같은 임의급年(Kann-Leigun-

gen )는 11HO 저13조 a 에 따래 일최성 지營어1 대한 법석 정구귄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및요성을 겅토하지 21고도 보장되도폭 하였다. 이DI 그 2년이 지난旱, 부족한 급 %은

제2사 법營개정음 하·치 22을 수 없게 만들었으L! 1959년 여悟 3PD 원내교업단처1는 독일연방

의司·괴 의안書 재줄하였는 바. 이 의안은 
"

叫잃연방보상번의 해당규정피 to라..... 소련쩡렁지구

· 꿇C]으로서 정지적 구속자로 인정된 자에 대한 청구3 규정"을 원욤하자는 것01 %다. SPO는

L[A!스 정 린 띠해0悟 71 한 구 정의 적·:移書 -騷 한 01와 갑은 상크쩡·구에 D하여 
"

독일애는 인긴

22 3·24 3 22·.1 5rn27/,i S%S S W27!C,{ CE[0] ‥%SAl 2수 WE% W <는 %營0 Pd는C-l!,

2 ]O! 바로 다儒 5·[닛 01 短이0. 피 %히1·차라뇬 nc·1:시 보 현 
'2任 

군2·끼라고 營·V 있다"·

의 안 窘의 근7]營 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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譽

그러나 독일연방정부는 01와 같은 SPD의 돔일登[COleichsetzung)에 대하여 재정상의 이유 및

법뮬상의 근거로 빈다하였다. 그 결과 日지 구속자지원宿(HFlG)의 제3조 b민이 도입되었으며,

독일연방 CI해보상법(BEG)에 대한 흰입은 독잎연방의흐내 정부여 당의 다수 때문에 좌절되고

暫았다. 제3차(1957년) 득일연방의호1 증선에서 절대다수들 자지한 COU/OSU 원내교섭단제 및

이로 구성司 독일연방정부는 구속자 지원법과 독일연방보샹법의 병習司들 거부하였다.

"

독 제국 1 승계국 독 2 공 국은 국가사 주 (나%l ) 독%7<1하에 g YI M

범죄에 대한 조1%은 器돈 없지 만, 독일1족과 전세겨1 안방에게 2와 같은 최가에 대해 대리잭임을

칠 의두營 갖그 있으므更 특수한 W營로서 그 피해자들 보 상해 주어야 한다.... (그러 ) 독일

연방공%극은 소 련習習지역(吾독)에서 일어 난 營법향우1어i 대하여서는 그와 같은 머리잭임을 질수

없으0], 이는 宿營적으로L[ 도덕적으로도 그 정당성을 가칠 수 없다. 다라서 정지적 명확성에
x

관한한 보상과 지원이리는 두가지 분제는 분리되어야 하며 법적 규정3 있어서도 01를은 구별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적는 재菩일의 날01 닥아올 막연한 미래로 미루어져 버 렸다. 즉, 정치적 구속자는

"

가능衍 범위내에서 곤궁극복지원(Ueherbl·uckorl9shilfe)괴 생계재개지원(Start+hilfe)이 지공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것은 수난받은 모든 피해나 손실과 관련된 문재 대하여 전독입법핀자營

통한 죄종적인 규정껄이 이리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어1트 刻세例 의해 판결된 정;i;1 적

' 

구금이 대한 조1종적인 평가는 전독 입법권자의 걸정사항으로 유보된다. 독일연방공화국의
4

4

구속자 지원법은 의도적으로 잠정적이면서 보 상이 아니라, 사회복지적이그 경저1적인 적응을

우1한 생계개재지원에 이바시하는 임시 규정이다".

0 1돠같은 두가지 R보사哲은 쇠근 수개奮 이래로 무효과 되었는 바, 전독 입법권자도 겼고

0 1펙 독일연방공르국은 그속으尼(書수되어) 소 望된 동특의 권리승겨!자가 留드로써 구돔득 재묀은

舍인(Nc,strifikaUc,n)를 署해 
·co되W[[. 

(菩일조약 JBT 7링) 2:라서 잎/,l 법인 l·lBG논

RHO例 수信.되·w거나 그8에 기속 유직가 t]를돠
'

었어0[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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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동일조약 대 인권협정

지금까지 구속자지원법다1HG)이 그 취지 상 복권법(RHO)의 보상문제營 보충할 소 명을 부어될 수는

없다고 설영하였다. 따라서 HHG에게 판결무豆空1의 추가.규정으로 엑수營 한해o[ 할 추가적인

과제가 부여될 것이 그려되고 있다는 섬은 디욱 경탄해 마지 않을 얼01다.

그러나 O !에 반대되는 법적 사고가 전연 다芒 관첩하어서 나타 난다. 독일언방공촤국 역시

서 명국인 2럽인권習정(EtIropaeische Mencchenrechtckonventioll : MRD)의 져5조 5항은 불법

자유박할어 대한 a!해보상을 으무촤하그 있는0, 서부독일의 宿營학 밋 법조계는 O )와 같은

으i早들 구금중의 營질쩍. Ell營질적 피해어 대한 완벽한 보 상으로서 받0[들01그 있다. 그 한데

동독01 언권협덩의 서 영국이 O[너 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 만 돔독의 많결무효뢰법 ·후가규정중

구금으로 인한 營질쩍 피해에 관련, 인권割정과 매早 일치하그 있다는 점을 획인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뫄 갚은 권한이 잘 실현되시 24았음은 틀림없지 만, 현재 도입된 지급한도서1와

HI추어 書刻 다응과 같믄 便제정을 설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制정당사국인 독일연방공화국

및 그 E법권자가 자통일 과정애서 
- 

긍정적인 법營로서 간주되며 인권협정과 일)i[1하는 -

동독2! 보 상규정을 01제 결과 적으로 악촤시키고 있을 뿐더러 유럽인권협정 저5조 5항에 대한

독일의 이해와 전연 粉惱어진 규범으로 대저1함·芒 물돈, 인권협정과 일치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곰소제기로 언한 교해보상에 관한 법營(Str EO)보다 킬씬 두1지게 한다먼, 이는 인권割정의 의의와

목적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고

IV. 어덥기 할것인가 7

지금까지 
· 상舍힌 것은 기존규잘이 귀:':i 흐상한 숲속의 미로營 ID 는 듯한 지나친 취 약심01

d

V-認.吾 지 적람이 그 -可적c·i 있C[. 0]와 2은 2-血골- 주 피>과보 상규<

있 · ]서 그 결과 걸코 간거%/·.]는 C切 <舍기 習어1 
'2/'겼 

던 <이0. ·

' 

소로부터 
'깁법3자에

대한 2구사항과 고3·납항을 각<A해任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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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원직적인 문지, 즉 조정급부에 이르기 위 한 3가지 해聖방법(판결早豆司. 복권. 구속자 지원宿)이

꼭 유지퇴어야 할것인가라는 것이 대두되는디. 이와 같은 3중 달성방법은 결돈적으로 비현실적
T

임은 營든, 권과 만결무豆되간判 분명한 구분이 눈에 드지 잃는다. 단일한 해결방안을 주구해

볼만합 가치가 있으며, 그 것01 또한 법무분야 및 習정분야가 매우 열세한 신설 5개주의 능력을

豆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독 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단일한 해경방안이 전술란 3가Al 방법으로

이미 수없이 많은 사건 -1히회 
2奮중인 현실例 HI주어 營[O 실현될 수 었을든지는 의문스럽게

보인다.

해결규정의 3원촤가 31속 2지된0면 g사3어Pl:는 어떤 꽁법으로든지 르해핏의 길0! 모색되어
s 

부

짐으로써 진정한 균등확에 대한 요구가 일0]나 된다. 즉 다든 절차 선택·겟 따라 유),[한

사리에 대해 상이한 보상이 주어 진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Pl게 된다.

이오[ 같은 셍각은 01해보상을 물질적으로민 이해하도독 유도한다. 실적01나 승진피해는 지금끼지

과소평가퇴어 왔는 바, 01는 능들 본우1사로(Leistungsgeselhchaft)의 이상과 모순되며 현제세
錮

내애서 노동생산력에 BI해 소유권으1 가치 留상이라는 營균習 헌·상을 조라하게 된다.

기술한 바와 같이 지급한도는 공소제기로 언한 피해보상에 관한 법營(Str EG) 및 핀결무豈화법의

피해보상규정이 개별적으로 설習되그 있으므로 걸맞지 앞은 W이며, 손해배상법적 관점으로 볼때

'

에도 이와 같은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는 그와 같은 규정을 국가의 재정적 이유와
디

m

관련되어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 것이 비옥 제2사 새계대전직후 독일연방 피해보샹법의

제정시 긴舊留 수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날의 실상을 그려 할때 피해보상의 상한선 세정의

김수5[지 22을 A A'22 자유의 박탈0{ 더린 6 1營질적 프1하Y 상은 구吾득 교도소7>2: 괸
I

f대悟에 구속3치告꿀(HHG)의 ·읍·둔Cd)서 741속 수奮틸수 C)는 것0:라·c, 그 갤합0! 6[

인란 ma보 응0{ 긴한 법腸(St1· EO);게 았信은 으1문의 어지가 없으므로 독일연방피해보상법(BEG)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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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이하는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국가재 을 꼭 ] 하 한다2 5[S]] 한다5

부득01하게 BEG와 Str EG 사이의 평E치는 고리해 書 수도 있다.

01미 소 송留자의 분0[어1 있어서도 기존구조悟 
'해처합j는 

것은 쉬운 일이 아L]다. 헌시점에서

기존구조營 극복하려 면 약셕절자吾 통란 수 많은 사 견書 감당할 수 있을든지 철저하게 겅토해

부아야 한다.
'

이로써 형백하거 정% 적 ·측 색을 띄는 A/죄 핀.결 잇 자유의 빅틸과 길은 사려는

0든 A [건과 구분할수 었7]l 되며' H I교적 신3하거1 피리 할 -;·. 있다. 그 렁거1 된다면 특히 법원의
디

업무부담-芒 ·눈에 드 i게 줄게될 것0!지 만, [그 렇지 C'j을 경무0+는 므든 개별사건을 가1별A 留%[ 및

구재적 절자로 처리하>,l 않을 수 없게 된다.

소송절사 자처는 그 진칙상 당사자로 하여급 營만족스 럽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며 기큰 복권법의

조항으로부터 강력하거( 직권조사주의로 개방되어야 촨다. 이와같은 것은 변空.사플 몽한 개별
로

사건의 지원이 바로 신설 5게주0-11서 장기 간에 걸져 보 장틸 수 없다는 헌실적 내지 營질적 근거

[d문에 더욱 밀요한 것이다.

지금까Al 구동독지역넷서 사법저1계 획립01 지언되고 있기 [대문에, 결국 신정기 간 및 이유

저)출기 간을 연징랄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아직까지 신설 5개주의 만 한주에서도 관할

법원L11에 계획된 복권만결부가 설치되지 旻하그 있는 바, 그 결과 형법상의 복권 일 피해

보상에 권한 언식은 당분간 다중의 여돈은 憎돈 사법기 관을 지나쳐 버리고 A!다.

단순한 국가재정적 동기로 인해 소송철자 구성이나 피하보 상금 액수가 결정되는 헌실은

기여코 저지퇴어야 한0. 왜냐하먼 어재의 피해자가 오늘날에 또다시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되 겄]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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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束獨地域 司法慢系 確立과 法官 再任命問題

('91. 7)

1 , 基本法에 따른 y]事의 地俊

o 西獨은 1345 年1d,彼 나치 스政權에 의 해 폐지 되 었 던

法官 獨立111生의 復渚을 통해 法治主義國家의 基本

原則인 2權分立의 原買11을 確立하였는 바 , 基本法

제 B장에 이 에 해당하는 廣範한 內容을 規定하고

있 다 .

J

-

- 이 와 같은 背4T에 法官職을 建行하는 자는

專門知識은 물론 /,格的인 面에서 特別要件읕

갖추2 實任惑이 있 억 야 한다는 結論이 導出된 다 .

- 따라서 法官은 糖運한 專門知議을 갖고 있는 엘

리 툐로 서 A格이 高遍해 야 하며 , 合法性을 쟁취

하 려는 Th民의 마지 막 保護者라는 使命惑이 루

철한 사람이 어야 하며 , 懼솜il에 )頓應하는 機會소

義者여서는 안된 다 .

o 이 에 반해 東獨政權은 피法權의 獨立을 無橋했는

비- , 法官들은 懼制에 예속된 指導屬으로서 SED라는

國家政黨의 - 般路線을 偏頗的으로 盲從하였고 , 휴

의 
"

햅級認識 觀點" 에 유리 하게 法律을 적용하였

으 며 , 이 는 西獨의 法律秩序 및 法律認識과는 正反

對되 는 것 이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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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s-El]의 
'統治機補루, 

서 의 (·I-會 
-J·.AG<) 

法{l<0敗

o Lel) i11은 T[f民.吐-倉的 A院慷核를 破墳하M',l, 새 . 로 운

tI'倉1義(l{) 法院요 로 代.替'0]-는 <] 이 
"

a

%
프 롤레 티-리

아 -畢:·命의 絶對的 袁.'·f% 
" id]-d '

,·t 7. 현 이.였 r}. 
,

o
.

'J 
에 ·7-응히- 여 束偏에 서 뇬 法治.J[義國補:[에 대한

면.想은 뭏론 自 由民主1義固)의 栢互 康刺 d %l·<2衡

을 維持 시 키 는 裝'置로 서 獨 自 7j 이 k
)t 不催//p黨 f 立.

法 ·

'0敗 
· 비法의 -2

. 權- w立의 原則 이 曉1리 었 12]- 
,

O i:,]>果的. · V
로 東·燭의 미法府는 마르/f,스 레 년 :t.義

幹部政黨인 SE.U의 [소導權下에 있 었 ·

t u] 
, 미·法府

가 행 위 를 하 기 위 
'$色對的 

으 e
로. 필 . .

i'/ 한 基本原則

C- SliD 가 
'決定'하머 

, 3']'>·r!/디/xI 의 黨組'織은 , 法 ([<

1"j'政機圍이 黨의 決定享]'1"]: . A >·r·<·no·敢 에 서 r도 
·直1見

< .

' 

;'· 있 게 되 도 록 監督을 省 1,J 
,

o / ·
l

, 리 o]- 여 法쌉IA[剡家리-4는 계<質에 恨가해·5 .

·t·
w 로

l111外漠 인 指導聰이 大法院은 . 론 法1· 郞 에 서 7 차

法·'fl<'0政을 遂 0 荒 딘 바 , 이 들 51<U 追從省·들에 의 해

決定핀 原則吾이 모 는 
·法1洗에 ' 

게 
"

기.2상 效]·it·펴AJ 인 指
'針 

이 요 法律規範의 . H를 政'治的 適用 
"

.

.

·l a로 서 ><
환

布되 었 1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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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
. y偏의 

'法1-En·敗에 
있 어 서 의 SE-u의 幹郞充 罔政[豪

o [최宗機圍을 비 롯하여 
'法-H<0政에 

있 어 서 의 SEU

政策의 ·技·c·은 幹部充展政康이 었 다 .

"

(
. 黨 )幹部'가 모 든 -<1을 決定한디-" 라 :·'·t 스 달린 은

.-V 7 히 力說하었·으 며 , 이 에 따라 처 리 VI 었 1J 
.

5td l iu 에 따료먼 . 幹部는 . 31- 선 勞勤·z- 1합'級의 敗策

을 파악해 야 하머 , 이 와· ·7<은 敢康을 자신 의 것1으

4
로 만든 . . %l

}

'

- 正確하 게 盲1'H,할 能 0 :·E 態勢 가 꾀 어

있 어 야 3'<다는 ·<! 이 니- ,

.

.

" 

( 
'h3果 

幹郞業-務는 組'織的 , 技術7) 手段의 i直兩 을

. % ·苟 하는 ·것 이 었요 머 , 득히 黨의 1導罷 碩保s 위

한 敗景9%) · %t[織的 手段이 % 1과 
,

o 났院·分耐 幹部政康의 組織은 . 束·燭 法務部가 ·판77

하였·요 며 , l·3享는 [來·燭의 大{·>2宗庭.이 ·판管하었 니- ,

TI]享1-l- 檢享의 採用 은 물 났律擧 專攻 大學生

唐拔을 위 한 엄 걱 한 1'削이 確立뇌 어 있 었 q ,

'法務部가 
幹部業務 )-滄'行上 充旦해 야 할 i聘級(l<)

(壬15는 
'

<d'法幹部의 G5"‥0 가 勞면9·昔階級 出,[1이 어 야

한디-는 사 실 이 었 디- . 이 외· ·甘은 사실 은 法學志荒

大學生으로 하 여급 大學에 入·拏·파 려 만 大學추業前

에 l:,'場에 셔 2 을 하지 않으면 안.VI 니-는 ·깃 을 의

미 하는 -9 이 {겼 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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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t分布 역시 幹部政策의 特徵이 었 다 , 地區法醜

및 郡法院의 
-%fBf布는 55Pd 였으 며 , 幹部級3 女

lit分布는 약30%나 되 었 다 ,

많은 %y]事와 女檢事들이 燈産婦 保護施策으로 缺

勤이 잦아지 자 女性<,j-J 增興을 위 해 法科大學生

選拔時 男女fb率이 0 : 1에 서 彼에 2 : 1로 번 경 되 었 다 ,

IV . 東獨에 있 어서 法曹)l,의 敎育

o 東獨의 E]事와 檢事 敎育과 관련 하 여 大學6 法律

뿌은 소위 찬會主義的 單-敎育懼制와 직 접 關驅이

있 었 다 , 1858 年度 7'i會主義 敎育려(革과 함께 大

學외 法律學 硏究는 71會主義的 法曹)L을 養成管

任務가 부 여된 뒤 勞動者·햅級의 階級的 觀點을 자

신 의 것으로 만든 Y 政權의 幹部政策의 對象이 되

됴 록 하였 다 .

法曹)[,의 
"

鷗級的 敎育의 目極" 는 判事 , 檢事 ,

國家公證),에 있 어 서 득히 다음과 같은 特性이 敎育

읗 통해 習得되도록 指示하고 있 다 .

( 當時 法務鄒艮官 Kurt Wuensche )

- 獨逸民主主義푯+[]國에 대한 忠誠과 勞8者 ·

農民 權力의 완벅한 强化를 위 해 모든 能7]과

소力을 動肩'할 겆 ,

- 어 떠한 경우에 있 어서나 확고한 杜會主義 原則
' 

遊守 省 政治的 信賴性 維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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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吐-倉主義 建設에 지 장을 ·;초 래 하는 ·모 든 項象에

대 하 여 非 妥協的 姿勢 臺持

- 勤勞·s-와 긴 밋 한 ·관계 維持 , /1 들의 經驗을 이 용
·과 여 [吐-倉主農的 集圍主義치 ·()y進 開·發

- 찬會소義的 1 0大 道値.<'F에 立脚하 여 . tI-倉生 后]Il%

政治活'影)에 있 어 서 ·뚜럿 한 ·題117과 模範的 
'0動

o 大學敎 肖'-은 基礎專攻 l- 專[xr]專攻:ty ·分類되 었으 며 ,

4年間의 專攻 陵 Ui p lom 學·f立가 ·
-
·f 여 되 었 디- ,

필

70넌.초 이 래 東獨의 法律'行政의 專攻11<]容은 다음과
- 간 니- ,

k

- . - 보礎專攻
. 마르3A 레닌主義 哲擧
. 資本主義와 :·吐會主義의 政治經'濟學 ,

. 來獨

:'tI-會主義의 經濟制度
. ·獨逸 勞動運動m史 . 現-(% 勞動·昔階'級의 歷史的

(조務와 黨의 1導(l+) 役肖1]

專jIt-]專I%
. 刑'法 모1 刑車訴訟法
· 民法 및 民車訴訟法
- 家]iE녔
· 勞勤法
. 員業生産組-·A ( LPO) 法 .

· 土地 밋 公證 /·,法

51 其他科 에 ·판한 基礎知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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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 와 같은 大學敎'育3 P<1 容과 水準은 西獨의 法律學

專攻-敎育과는 전 언 比較할 수 없는 겆 이 2 다 .

m

決定的인 差異點은 專攻1/{]容에서 뿐만 아니 라 法律

學的인 硏究水準이 나 , 學術書籍의 出版量 , <1 리 고 시

험 의 %·준에 있 었 다 , 지法'6' 試補 비 교 만한

實務訓練과 7業試驗인 第 2次 考試와 같은 것 이 東獨

에는 없 었 다 . 단지 지 난 數年間 判事나 檢事로서

거 쳐 야 할 1넌 간의 實習期間이 고 작이 었 다 ,

V , 統合條約소의 y]事와 檢事에 관한 審査慷次

1 , 統合條約上의 審査慷次

o 東獨 法曹)l,들은 전 언 다른 法律文/[b속에 있 었으

며 , SRI) 의 道具化骨 먼 치 못懷는 비- , 黨派的인

fl1決을 통한 容疑者'와 被告)t에 데한 裁判節次上

의 權+Il 暈11奪 등으로 被害를 입 은 東獨(i民들은

쉼 게 그 것을 잊 지 묫하고 있 다 ,

o L( 러 나 民소1義的 法治1義國家에서는 基本法上

3 法治國家的 基本價値骨 守護할 수 있는 사람만

이 %1享나 檢事로서 게속 勤務할 수 있 기 때문에

統合條約은 法官.으로 계속 勤務할 수 있는 東獨法
4

曹/%,에 대해 法官選拔委與會를 통한 審査節次를

規定하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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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獨判事中 響査彼 廳拔된 者는 우선 新設 되國州

에서 試補判事 또는 時眼隋判事료서 勤務하게 되

며 , 최소 2年 , 최장 5年閨의 勤務以彼 終身判事

로 서 任命苟 수 있다 .

o 統습條約에 따르면 判事選拔委展會 栢動 및 檢事

再任用 審査를 1 331 년 4월 15 일 까지 슛T하도록

되 어 있다 , 그 러나 이 홴眼 遊守는 審査가 실 제

進行되 면 서 實現不可能한 겆요로 立證되 었다 ,

왜나하면 審査받아야 할 判 · 檢事들이 審査橋周會

樂展으로 選出되 었었기 때문이 다 ,

눔

2 , 各 州의 法曹)E, 審査 實態

o 13B0 년 2월 81이1row 政府는 東獨政權의 判事와

檢事에게 政治的 부담이 될 만한 經歷을 제 거 하고 ,

그들의 幹部書類를 좋게 고 칠 수 있도록 指置하였
w

는 데 , 이 겆 이 m 다른 問題點으로 登場하였 다 .

y]事와 檢事에게 송부묀 幹部書類中 일 부는 履歷書

마저 없 어 져 버 렸으며 , 대다수-의 書類는 1 3B%0年以彼

의 經歷만 記錢되 어 있 었 다 .

o 또 한 驕邦 權遺로 인 하여 親設 허編 各께1는 判事 選

拔과 檢事任用을 위한 自懼 檢討基準 毁定時 相異

한 基準을 設定하여 問題點이 壹生하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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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開輿論에 서 各 州 間의 /7[言點 l.tv<.! . 강.,i:/ )/] 었
지 만 , /;Irn늘까지지 달 성 )J] : 봇 하N../+, 있 1,[ 

,

"

/i'1 身地域 恩憲" 이 라 .

·

,

-t 
/ 

·<21 
어 :x] 는 (, 1 러 한 

'

언
d1은 한 께1에 서 시 에 

. 

>格한 자가 qs 州에 서
는 엄 ·격 한 要求條11-.때문에 T 

, 

h格할 , 수 %
7. 있x으 며 .

또 한 %

'

( 反對現象도 임 어 V - ,,f 3. 음 읕 뜻한다 ,

3 ,

<g센州의 
E]享 選拔 밋 檢-事 (+用基準

O 檢 J%가 가라 1바르게 신 척 되51 었는 Sachsen 州 Il

判事 憲拔 밋 檢事9[用委周.倉 委涓 艮은 다음과
·7wt-)< ·-7- 가지 問項에 기 岳 하/,< 있 다 ,

- - 

申 諸名-가 과 거 의 經歷에 비 추 어 
-市民%a로부더

'法治1義國家的 ' 
司法府 ·<-c表%서 

信159 8
할 수 있 는지 여·Y.

- 申 諸--t-가 1또用-될 경 . L[‥- 
,

:燭逸聯邦共和國 ] 價鏡
懼系와 法律秩序1 w

. 부 더 導/.{l av] 는 t·g.>m [ 
·[j<.律

f略 . (에 J&誠할 것 인 지 여·부

o t 志댕 ·首骨7부 더 上[i 와 . 갇은 74된 實問에 대 한
'

3辯 個別的.으y, 聽寂되 며 , J,7定 y]h 1基準에 의
한 

'複·>問項
.

은 設定되 지 않았다 ,

- 4 2-



VI , 展 望

o 各 州政府의 이 와 같은 多機11t요艮 인 하여 審査
結果가 어 멓 게 나올지 事前豫測을 전 연 할 수 없는
형 편 이 다 .

申請書가 600 건 이 나 接受毛 Sachsen 州가 가장 발
리 일 을 진 행시 키 고 있다 . 즉 Sachsen +l%1에서는
檢討者의 1/3 이 不適格者로 判明되 어 있요며 , 2/3

.

는 계속 任用의 肯定的 判斷을 管은 것으1 되 어
있다 . ( 7월말 처음으로 完고된 追彼 選拔結果는
50% 에 이 르고 있음 ) 東.獨法官中 EO%가 심 사에 서
不습格할 것 이 라는 30%1末 81年,初에 앵한 驕邦'法務部의 

國務次官의 壹言을 려한다면 (춤東獨
出身法官으로 구성된 ) 選拔樂興會가 당시 에 에상
했 딘 것보다 훨 엄 격 하지 않게 처리 하2 있음이
분명 해진다 .

o 이 와 같은 추세는 新毁 5個州에 대 하여 과거 pso
政權1에서 시 너와 다름없 던 法曹)1들에 의 해
대부분의 判決 또 다시 이루어진3는 9을 意味
한다 .

이 것은 곧 Sachsen 州의 Heit1nanh 法務長官이 말한
것 처 렴 

"

평화 럽 게 進5된 革命의 裏而‥ 이 라7rn
하겠다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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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나치 쇼懼飾11가 崩壞된 Id,彼와 比載해 보 면 1 945 年

직 7 나치 스 黨,展 이 었 h]事와 檢事는 모두 公飜

오로부더 파면 되 었 다가 일 단 說나치 스化가 遂行핀

이 후 다시 금 y]事나 檢事로 採用되 었다 , 이 에

대 해 西獨의 各·界 各屬은 西獨휘法府에 대 해 멩 럴

한 비 난을 앴요나 , SEl]政權이 崩壞毛 오늘낳 ,

당시 의 실 정 에 대 하여 가장 강력한 批判읕 雙 던

者·들이 It默을 固守하)< 있 다 .

오늘날에 와서는 나치 A 가 아니 라 共産主義者들이

기 때문인 가 , 아니 면 그들이 이 와 같은 問題點읕
"

나치 쇼法官의 컵 백 
"

에 반대 했 던 것과는 무엇 인

가 다르다고 廳識雙 기 때문인 가 
'

l

이 와 같은 나치 스法官3 복귀는 基本法소의 司法

懼系 確立을 g]한 적지 않은 擔保였으며 , 이 제 우리

는 L'/-와 같은 擔保와 또 다시 살아가지 않을 수

없 게 되 었 다 .

o 1-]-치 스 와 비 슷한 方法으로 SE끼t,1 스 템도 1368 년 에

敗 하게 뇌 엎 다 , 3 러 니- 나치 스懼飽11가 根本的으
로 否定되 었 기 때문에 說나치 TfK 以後 再任用핀 y]事

와 檢事中 비 록 나치 스黨,調 이 었 던 者들됴 民소的 法
治1義國家의 改善에 忠誠을 다 했다 , 그 러나 SE0 는

비 록 彼繼政1t形式이 지 만 급지 되지 않은 채 아직 까지

살아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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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DS라 改名한 후 거 대한 財産을 계속 維持하면서

驕邦政府가 政黨과 議輿에 게 보장하는 特惠를

누리 고 있다 . 再任用되는 y]事나 檢事는 스스로

자신읗 과신 하지 말아야 한다 ,

따라서 그들은 基本法이 提示하는 까觀소의 法官

職貴에 맞는 自 由民主主義的 基本秩序를 P 的으로

確信化 해 야 한다 .

이 와 같은 過去의 渚算과 未來에 대한 方向設定에는

政治敎育의 役割이 중요하다 ,

o 또한 專門411免의 提高에 있 어서도 할일 이 많이 있다 .

舊束獨地域 出身 y]事듣이 라 할지 라도 0境 fl事로

보 아서는 안될 사람도 있 기 는 하나 統숍悔約 規定은

專門的인 職能이 주 어 져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

食]想을 現實로 만드는 것 이 將來의 任務이 다 ,

東獨의 法律懼系와 西獨3 法律文化鬪의 差異가 얼

마나 컸었 던 가를 考盧할 때 , 新設 되國州에 있 어서

法治國家的인 히法懼系 確立은 아직 도 많은 時間을 
.

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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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 國防大學院生의 訪問에 즈음하여 -

('Sl. 10)

o 독 일의 평화적 인 통 일은 독일 군 벙 럭 에 한 전 할점 이 되 었음.

1990. 10.3 일부로 전 동독의 인 민 군(NVA)이 더 이 상 존재하지 않게,

됨 으로써 독 열 연 방군은 1955 넌 군창설 이 후 군조 직 을 대규모로 재 조 직

해 야하는 임 무에 직 먼 하게 되 었음.

언 방군은 19S4넌까지 군 벙 럭을 370, 000멍꺄지 감축시 킵 과 동시 에 전 동독

인 민 군의 일부분을 인수 방아 구동독지 억 에 배지 해야 되 는 과제갸 있음.

군 벙 럭 을 감축시 켜 야하는 정 첵으로 인 하여 동독 인 민 군중 있 수될자들의
A

수모 매우 한정되 어 있 었음. 극적 인 독 일통일은 관계 군인 들이 나

군속 인 들로 하여 금 새로운 상황에 대처 할 한 시 간적 인 여유를 주지 못했음 .

o 1990. 10 . 3 일자로 연 방군은 새로 편 입 됨 5개주에 다음과 같은 주요 임 무를

수혀해 야. 했음.

- 전 동독 인 민 군으로부터 통수고 을 인 계 발은후., 짧은 시 간내 에 새 로운

지 휘 조 직 을 설치 하는 것

- 새 로운 언 방군 조 직 을 위 한 전 동독 인 민 군의 선 발 및 곡보

- 대 량의 무기 및 탄 약의 인 수

- 전 동독 인 민 군이 사용했던 부동산의 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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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구 동독지 억 에 지 휘 (조 직 을 구 성 아는 순 비 기 ]1이 ·%l-주 哲 았음 .

주재국 수상 콜이 1990 . 7 에 Y 런 수샹 그 르 바쵸프와 독 일 의 봉 일 에 대 하여

헙 의 했을때 롱 일 날사는 정 해지 지 않 았음 . 대 부분이 그 당시 에 통 일 이

1990넌 에 성 취 되 리 라 그 는 믿 지 않 았음 . 8월 에서 야 일 이 조 만간

이 루어 질 것 이 에 측되 그 심 지 어 는 9월 이 라는 애 기 도 었 었음. IO . 3 에

몽 일 이 되 玆을때 연 방군은 몇 주 내 에 조 직 과 인 사먼 에서 준 비 를 아여 야 했음 .

o 국 방장관은 전 동독 국 방부가 소재 했던 베를린 . 끈고 Strausber에

� 

세 개 의

근무소를 설 립 키 로 합 .

- Schounbohal 중 쟝 에하에 동부 연 방군 사 령 부를 설시 하여 9 개월 간 동부

독 일 에 군 벙 력 의 재조직 작 업 에 착수했음. 7. 1부로 동 사렁 부는

갹 군으로 소속되 어 해제되 었그 , 이 에 대제하여 육 , 공 , 해군 사렁 부가

설지 되 었음.

- 장기 간의 과도기 적 인 행 정처 로 갈은 위지 에 국 방부의 파건 소 로 설지

하 었음.

- 제7지 억 벙 무 싱 이 구동독지 억 에 지 방 벙 무 청 을 설지 할 목 적 으 로 설 립 .

샹기 분야에서 는 전 혀 새롭게 시 쟉해 야 힘 으 로 난접 이 맙 았음 .

전 동독 인 민 군 에서 는 군 인 이 벙 무행 정 도 담당吟 었으나, 이 제 이 를

민 간 인 으 로 대체 하여 야 되 었읍 .

o 옹 일 후 12개월 이 지 난 현재 , 언 방군의 조 직 개 쩐 이 성 공 적 으 로 이 루어 졌음을

·획4 인 하게 됨 . 19SO . 10 . 3 이 후에 2 , 500벙 의 
"

구" 언 방군 인 이, 구 동독지 역 에

파건 되 었 그 . 이 들은 지 휘 갇 직 잭 을 인 게 받거 나 지 휘 관을 보 좌하는 R] 무 를

말 았읍. 연 대 장급은 서 독군 ] 으 로 대지 된 받번 에 대대 나 중대 장은

전 동독 2 민 군 %신 44 서 -% 언 tg-군 %신 ·] ·-]-·1 거 의 1수를 A l-Al %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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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웠던 사실 은 1 년 전 까지 만 아더 라도 적 과 적 으로 대지 되 었 던 군 인 들이

놀라울 청 도 로 헙 동을 챨 했다는 접 입 . 1990 . 12 . 3 1 일 부 로 전 역 하는

전 동독 민 민 군들도 전 억 시 깍지 임 무에 충실 하 었음 .

o 동부 언 방군 사 렁 부 예하에 있는 군대시 설 이 나 군부대가 해제되 는 과정 은

신 속히 이 루 어 졌음. 떨 군데 부대 도 1990 . 10 . 3 이 전 에 페지 되 었는데

이 들은 군사재판소, 군 법 무괌, 선 전 부대 등 임 . 재까지 400 여 개의

부대 빛 군사기 구 가 해체되 었음 . 이 와 벙 행하여 잔류하는 군부대는

조 직 을 변 경 하여 언 방군과 일치 하게 하었음. 판단히 말해서 한 사단이

여 단으로, . 언 대가 대대 수준으로 축소되 었음.

], 判

0 동부 언 방군 사 령 부 예하에 있는 군 벙 럭 감축은 많은 진 보가 있 었고,

옹 일조 약에서 취 급한대로 실시 되 였음. 1990. 12 . 3 1자로 전 역 한 장고나

하사괌들은 근무 년 한에 따른 퇴 직 금을 수렁 하 였음. 뎅시 에 12, 700명 의

쟁교와 8, 500명 의 하사관이 전 역 하어 상기 와 같은 혜 텍 을 받았음.
x

군 병 럭 의 기 능은 상기 와 같은 전 엌 오 로 벌 로 손상이 없 었으나, 당분간

구서 독 연 방군안 들이 구동독지 억 에서 지 휘 를 맡아야 했음.
m

o 군 병 럭 갑측은 지 난 1 년 동 안 다음과 같이 실시 퇴 玆음.

- 통 일 전 동독 인 민 군 벙 럭 은 170 ,
000멍 이 었읍 .

- 동독의 컨 환기 과정 에서 군복무기 간이 12 )1윌 로 단축되 었그 , 통 일

모 든 장성 들과 50세 이 상된 장고들은 퇴 역 하었음.

- 1990 . 10 . 3부로 연 방군은 89 , 000명 의 군 벙 력 과 47 , 000명의 군속 인 을

인 게 밭 았음 .

- 1991 년 도 초 에 동부 연 방군 사 렁 부 예하에와 제7지 억 벙무 정 에 S9, 000멍 의

군 병 럭 과 4 1 . 000 멍 의 민 간 인 이 근무아 었음 . 5만명 의 벙 억 의 무자들은

19sl . 1 . 2자로 구서 독 에서 복무하게 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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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기 적 으 로 구 동독지 억 에 는 5반벙 의 현 억 과 1 9 , 500 벙 의 군속 인 이 근 무 아 게 됨 .

군 인 의 절 반 ] 2S. 000 벙 이 장고 및 까사판으로 구성 됨 . 이 는 헌재 쟝기

복부하그 있는 군 인 들이 계 속 해서 언 방군에 편 입 될 전 망이 양호 함.

장교들도 수요에 비 하여 다수이 나 하사간들은 반대의 현 상이 나타 남.

- 통 일 조 약에 따르면 사 벙 들은 우선 2 년 기 간으로 언 방군어1 편 입 $ .

동 2 넌 중 에 직 업군 인 으 로 인 수 살 것 인 가 걸 정 이 . 한 쟝고가 직 업

- E 인 으 로 쩐 입 되 기 위 해서 는 한 독 6] 적 인 위 원 회 에서 적 성 검 사를 하게

되 어 있음 . 2년 간의 관 管기 간중에 6 , 000명 의 장교중에 4 , 000멍 만

언 방군에 인 수되 었음 .

- 군벙 럭 내 조 직 변 겅 은 구동독내 에 증가하는 실 업자와 상판하여 고 려 하여 야

합. 그 래서 언 방군은 전 억 군 인 들의 직 업 교 육을 지 원 하고 있음.

언 방 그용 정 에서 상기 고 육을 위 임 밤아서 실시 하그 있음 .

o 전 동독 인 민 군의 장고와 하삭판들

"

노동자와 농민 의 국가"란 모 토 로 실시 한 구몽독내 사회 주의 가 붕괴 됩 과

동시 에 동독 인 민 군의 지 도자적 인 위지 도 사라지 게 되 었음. 과도기 중에

당시 국 방장괌 인 tppe1mann은 새 로운 목표를 설 정 할 수가 없 옜음. 
-

이 와는 반대로 사기 와 질서 가 흐 트 러 졌음 . 현 역 군 인 들(사병 )은 상괌에 게

순종지 않고 장교들도 이 들을 순종케 할 멍 분이 분벙시 않 았읍 .

다른 한면 으 로 는 진 동독 인 민 군 잠교들의 쟈제 , 규율 및 군 민 들로서 의

자부심 도 있 었음. 이 와 갈은 자세와 의 지 로 새로운 언 방군에 편 입 펼

준비 가 되 어 있 賃음. 지 시 에 따라 해동하는 군대의 질서 대로 
w

90 . 10. 3 .

롱 일시 에는 마 할 없이 언 방군에 펀 입 되 었읍 .

당 연 히 장고들이 나 하사관들은 급 적 이 번 화하는 상기 와 갈은 일 을

내 먼 적 으 로 다 소화할 수 는 없 었읍 . 이 는 다소 시 간이 필 요 아나,

그 럼 에모 불구하그 기 십 넌 이 나 , 적 대의 식 으 로 훈 런 밥은 구 동독 인 민 군들이 .

사상 적 으로 기 헝 아가 되 지 많은 것 은 놀 랄만한 일 임 .

- 4S2-



- 하사관들은 인 계 받은 사멍 을 완수할 자세가 갖추어 졌으나 지 휘 하는데로

겅 헙 부족과 자격 미 달로 고 억 을 지 루 었음 . 그 이 유로서 동독 언 민 군

하사관들에 게 지 휘 능럭 이 고 육되 지 않 았고 또 하사갇 군 단에 공통점 이

부재 하 었기 때 문 입 .

- 장교들의 대부분이 새 로운 것 을 배 우 그자 하는 얼 심 과 시 대 에 맞는

지 휘 능 력 을 습득코자 노 럭 하 였음. 눈에 뜨 이 는 것 은 최 대한 본 인 을

드 러 내지 않고 책 임 감을 
"

피 하려 는" 겅 향이 었음. 종종 불필 요 한

주의 와 주저 하는 자세들이 전 동독 인 민군들이 감시 국가에서 익 힌

습관으로 대두되 었음.

지 휘 능럭 이 투트러저 걸 핍 되 었음. 무 엇 보다도 이 는 대화능럭 의

결 과 사병 들을 솔해야 하는데. 필요한 감수성 이 걸핍 되 어 있
,

었음.

한 병사화 대화시 에 도 멍 렁후로 언급하였음 . 서 독군의 군사교육
4

지 침 을 적용시 키 는데 도 어 려 움이 더 욱 많았음.

l, %8](라)

0 구동독 군벙 럭 이 조 반간 연 방군에 편 입.되 기 위 하여 는 대 량의 물자. 무기 ,

탄약을 회 수하여 층콸하여 보관하는 문제가 해 걸되 어 야 荒음.

- 연 방군은 약 2, 300대의 전 화, 6,850대의 장갑자, 2 . 500분의 대조,

390대의 전후기 와 120만정 이 상의 소총을 인 맨 군으로부터 인 수하였음.

다량의 무기 들을 총괄하여 보관하여 야 했음. 샹기 무기 들을 감시 해야할

군 인 들의 부답이 먁대하였음. 그 래서 우선 적으로 장비 숫자를 감소

시 키 고자 하며 , 무기 판매는 엄 걱 한 주재 국 정 부의 무기 수출 정 책 으 로

인 하여 현재 검 토중임 .

- 무릉거 리 가 되 그 있는 것 은 약 300 , 000혼 가 량의 탄 약 떼 기 문제 임 .

그 중의 소 량이 연 방군에 소 요 되 며 판겅 보호 를 고 려 하여 거 의 대부분을

펴]기 시 켜 야 함 . 연 방군이 나 동부 언 방군 내 에 도 이 를 폐기 할 시 설 이 나

전 문 기 술자들이 부제하므로 이 를 일 반회사에 위 탁하고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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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 픈$
m

쟝 비 나 탄 약을 일 정 한 곳 에 집 걸 시 켜 야 (i l-는 이 유 는 이 를 감시 해 야 할 f제

뿐 아니 라 군부대가 소유 했던 부 동산을 민 갼용으로 이 양해 야 되 기 때 문 임 .

구동독에 관 청 을 새 로 건 측하는 중이 나 당 장 견 물이 펼 요 하그 , 또 기 업 들 이

이 전 하는데 필 요 한 토지 들을 소유고 으 로 인 하여 지 언 하지 않기 위 하여

상기 대 책이 건 급히 요 청 됩 . 국 방부 에서 는 작 년 1 1월 에 800 여 개의 군 소유

부동산은 제공하 玆읍 .

언 방군에서 계속 사용코자 하는 부동산은 수 리 가 필 요 상. 특히 위 새 및

부 엌시 설들이 우선 적 으 로 수 리 가 되 어 야 하며 , 이 를 위 한 먁대한 재 정 이

소 요되 게 되 었음. 몇 년 후변 구동독지 억 에 배치 될 병 엉 도 구서 독지 역 의

수준과 동 일 한 벙 엉,시 설 로 갖주어 질 것 임 , 중기 적 으로 약 160 억 먀j의

겅 비 가 소요됩 .

,

i

전 동독 인 민 군을 인 수하는 작 업 은 아주 성 공 적 이 었음. 헌재 중 접 을 두는

것 은 구동독지 역 에 군 부대를 설지 하고 이 블 교육시 키 는 일 임 . 2 년중으로

연 방군에 편 입 될 전 동독 인 민 2들의 위 지 는 연 방군과 동 일하게 됩 .

각자 자신 의 걸 정 에 대하여 색 입 을 지 게 됨 .

언 방군내 에 일 휴나 이 류급의 군 인 이 존재 하여서 는 않되 며 , 무 엇 보 다도 자유

민 주 주 의 의 기 본가치 를 위 하어 군에 입 대 아는 것 이 기 대됩 . 상기 목 적 을

달성 아기 위 하여 는 많은 수의 군 인 들이 그 들의 사그 방 법 을 고져 야 . 팁 . 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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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표

-吟일롱일 1주넌 기념일인 1901넌 10 월 3 일 독일언 군은 骨일된 %일의 공동성쟝을

위해 처음으로 다음과 갈이 연황보고를 하었다.

-吟일언방-C 소속 군인들은 이o] 19%넌 JO 월 3 일 독일이 동일되기 오 래 전부터, 그

리고 동일된 직후에도 동함독일·곤의 셩성 및 동일毛 조국의 건설에 헌신석으로 잠

여하였던 억군들이있다.

동일된지 일년이 된 오늘 지난 냘을 쟘시 뒤돌아보며 연방군의 구축은 물론 신 언

방주의 전반적인 발전에 관런된 독일 연방군의 기여를 살펴 본다. 1991넌 4 월 21 일

리햐르트 푠 바이체커 대통렁은 포츠답에서 개최펀 사렁관 회의에서 다음과 갈이

연설하었다.

"

독일 언兮군은 1넌이 지난 오늘 지급까지 쇠대의 도 전을 쿠복하或습니다. 자유와

정의의 정신에 입 하여 서독군과 동독군은 어느 정도로 인방균으로 롱합되었습니

까 우리는 독일언방군의 몽일독얼의 공동성장을 위해지금까지 기여한 바를 인정하

고 경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이점을 독일언 군이 이S 우리 국민 전체에게도 말하

고 싶습니다. 사회의 억동적 변천과정에 대하어서는 아식 그 어느 누구도 완전히

꽈약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귀관들의 혀임은 더욱 먁중합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여러분들에 갑사를 표합니다.

본인은 여러분들이 노 럭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옹기를 가질 것을 당부

합니다. 우리는 인내와 신중을 요 합니다. 분단 독일의 흔적은 도 시와 촌락의 모습

에만 납아 있는 것이 아니고 독일의 잉쪽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생각과 정서 속에

도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와 갈은 관점에서 볼 때 독일연방군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벙사들에 대안 지휘와 훈런은 내적 지f-] 및· 제복을 입은 국민으로서 모

범을 동해 걸정뒵니다. 군인은 곰 우리 사회 질서에 데한 정치적, 윤리적, 법률적

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반잉해 줍니다. 이와 더불어 군인이라먼 사회절서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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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으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일샹 근무시에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어야 합

니다. 그 렇다번 과언 그 가 방어해야 알 것이 무엇인지 알게 묄 것입니다. 이와 갈

은 것을 몽해 그는 군인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내적 태세를 갖추게

될 입니다."

w

2. 새로운 시쟉

통독과 관련된 과제는 억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이기도 하였지

만 도 전적인 것이었다. 시간이 초박했음에도 통일조약의 제 규정을 준수하먼서 지

금까지 바르샤바 조 약기구에 소속되어 있던 군을 인수한 후 해체하지 않을 수 없었

다. 이叫 동시에 연방군이 새로이 구축되어야 했으며 동합뒨 군인들은 궁극적으로

전독쳔방군의 일원이 되기 위해 과도기를 거쳐야 했다. 전술한 바와 갈이 이와같은

것은 독일언방군 창설이래 최대의 과제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

이와 갈은 임무는 이DI 통독의 냘 수주일전부더 착수되있다. 독일 언방국방성의

언락군부대가 스트라우스베르코 소 재 동독국방성으로 파건되었다. 육군, 해군, 공

군부대가 동독인민군부대와 근무처에서 최초의 헌왕마악에 돌입恨다. 이와 동시

에 독일언방군 소속 군인과 군속 2,000엉이 신언방주의 독일언방군 구축에 참여 
.

하겠다고 자진신고했다.

4

통독후 제 1차 단계에 걸쳐 다음과 갈은 과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했다. 즉

지휘능력과 안보의 왁보, 민주주의의 가치와 내적 지휘를 무엇보다 구 동독인민군

소속 절은 군인들에게 습득시킴, 서독측이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구 동독군의 무기

와 탄약에 대한 감시, 구 동독지억의 영공 주권의 이수 및 비행안전의 팍보, 소 런

군 서부주둔군과의 헙력을 위한 조직체계의 구축, 구 동독인인군의 구체적인 헌황

파악등이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제는 중앙군사기휘기구인 독일언방군 동독사렁부, 제 VII 국방

지억행정청, 독일얜방국방성 동베를린사무소에 의해 관장되었다. 1991 년 7윌 1일자

. 독일언캅군 동부사렁부의 폐기에 즈음하여 독일언방국방성장관 게어하아트 스톨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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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엑 박사는 다음과 갈이 먈恨다.

" ·위리나라의 내적 동일을 달성한다는 것은 주인들의 권0q·을 위히1 경제적, 사회복지

적으i즈 동일한 생활조건을 시급61 실헌하는 것임은 플립없으나 H]딘· 이것만을 ·뜻하

는 것은 아닙니( 인깐을 무시하던 독재체제가 납긴 잔재를 극복하는 것o] 더욱

중요합니다. 정신적 잔재로서는 동독 인민군이 처]제의 안정과 보전을 위$]] 사용하

던 수단이자 방펀이었던 이데올로기적 7장과갈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骨

발의 초기 단계가 성공하였다는 점은 01]우 %이 평가해 u}·지 않을 일입니다. 이와

은 것 중에는 특히 구 언방주출신 군인파 민간 근무자들의 모 범쩍인 근무-趾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첫날부터 개인적 부담과 불편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필요로 하

는 지억으로 가서 o ]지의 조 하어1 어려운 점이 많았지안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었

습니다. 그 러나 본인은 또 한 구 동독인민·곤 술신 대다수 군언들의 업적과 기여가

없었더라언 최초의 공동보조란 불가능하었을 것입을 팍신힙-니다. 번혁과정과

로운 구축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먼서 엽 럭힙-에 있어 그들이 보 어 준 준비태세

와 솔직대담성은 새로운 骨발과 공동발전을 위한 중대한 전제조건이었습니다."

3. 신뢰조성

독일군 체 벙럭수를 1994낸 말까지 370. 000명으로 감축시키기로 한 骨 총리와 고

로바쵸프 대동령 간의 하의 내용 兮에는 다음과 갈은 것도 배포되어 있다. 소 런은

1994넌 말까지 독일지억 주둔군 벙력을 설군한다. 소 런군 설군은 여러가지 이유때

문에 소 런이 감당하기 {-1운 문제가 아니므로 독일언방군은 
"

독일 주둔 소 런군 독일

연락사렁부"와 d밤께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사렁관은 
"

주둔 및 철군조9뀌에 합의

되어 있는 대로 독일언방정부의 전권수임자로서 
"

소 런군 철군에 일요한 대책의 척·

정 및 엽조"라는 입무를 수행한다. 독일면락사령부는 모든 독일관런기관의 요구사

항을 지원하며 비군사적 영태의 전문적·분제에 포J·하여서도 상답에 응한다g· 완경오

엄, 사고, 재난과 같은 것이 발6했을 때를 대비 군사기구, 겅찰기구, 기타 기구와

소.런군간의 관계를 수립하고 부동산문제와 소유권문제가 해명되어야 한다. 마지먁

으 1 독일언락사렁부는 소 런군 철수헌팡을 파약하여 Y%T알 의무가 있다. 이와

은 것은 소 련과 독일 앙측에게 신뢰를 조 성해는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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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럭

독일언방군은 의무병억기간이 15개월로부터 12개월로 탄축묍으로써 430,000 멍으로

축소되었다가 문자 그 대로 하뭇 밤새에 구 동독인민군 90,000 영을 인수함으로써

유사이래 처음으로 531,000 명으로 늘어났다. 그 컨뎨 이꽈 같은 사실은 전독군 벙

럭수가 370,000 명으로 감축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배겅 속에 일어난 것이

다.

초과인력은 다시 감축되지 않으면 안된다. 통일된지 4 개월만인 1991넌 1월 얄까지

구동독인민군의 장기근속자 중 58%, 심지어 장교의 67X가 전억히-었다. 독일연방군

동부사령부 예하의 인럭은 1991넌 7월까지 약 48%가 감축되었다.

숫적으로 볼 때 구동독인만군 90,000멍 중 
'

직업군인 및 단기 지윈벙 수는 51·,000

멍, 의무병은 39,000 멍이었다. 장기근속자중 30,000 영이 전억했는데. 그 중

24,000 명은 자의에 따라 전역하였다.

인럭감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구 동독인민 군인 출신을 포함한 전독군의 구축이

었는데 그들은 독일언방군에 근무할 자세를 갖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정정당당한

기회가 부여되었다.

동일조약에는 구 동독인민군 출신 단기 지원벙과 직업군인에 대한 득빌규정이 포할

되어 있다. 이에 따로먼 톡일연방군에 인수되지않은 인럭은 대기상태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약 900명의 벙사가 이와 갈은 조 치를 당앴다. 1991년 7월초에 마지막

벙사가 전역하었다.

L1머지 벙사들은 특수한 지위하에 
"

게속 근무 (Weiterverwender)"로 보직외어 입시

로 독일연방군 계굽장이 부여되었다. 이들은 대기상태에 처한 병사들과 함개 한시

적 군인으로 2넌간 유예근무 (SAZ 2)를 할 수 앴다. 장교 12.400 멍과 하사관과 일

반벙 13.400 명이이와 같은 기회를 管용하였다. 장교 s,000명과 Porte pee 가 있는

하사관 7, 800 멍과 Porte pee 가 없는 하사관 3,300 명이 2 간의 한시적 군인(SAZ

2)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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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의 인력수요로 인하어 Port-.e pee 가 없는 하사관과 하사관 지원병 및 일반병은

이미 6개월이 지나먼 SAZ 2의 상태로 장기간에 걸처 근7할 수 있다.

m

헌재 독일연방군의 신앤방주 내 인럭조직 구축상태는 대체적으로 완료되었다. 스트

라우스베르크 소 재 독일연방극방성 사무소 내에는 장교의 인럭관리를 위해 업무반

이 설치되었다. 하사관과 일반벙의 인력관리를 위해 포츠답, 스트라우스 르쿄 에

거스도르프, 로스토쿄 에 사무소가 -개설되었다. 이에 추가하여 베를린 그 뤼나우에

자원선고소가 개설되었는데 벌써 성과를 거 얼.다. 1991년 4월초 부터 하사관과 일

5벙으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지뭔병은 2, 500 엉에 달兎다. 그 중 1 , 000 명 이상이

1-]사피었으며 700 명 이상이 이o] 단거근무벙이 되었거나 앞으로 단기 근무tg으로

근무하도록 계픽되었[다.

장교지망생들에 대한 전망은 필씬 족아效다. 
o-f 1 , 200 멍이나 되는 설은이들이 쟝

교로 서의 겅럭을 쌓기 위하여 지원하였으며 그중 300 멍은 이미 선발되었다,

독언방군은 구동독인민군 출신 헌억 및 뢰억군인들의 사회복지상티]를 개선하기 위

하여 초기부터 많은 노 렉을 하或다.

5. 인간어1 대한 지원

수 선멍에 달하는 구 동독 출신 직업군인과 단기지원병에 대안 전억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에 대처하여 독일앤방군은 직업장려 서비스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롱

한 적업천환대책을 마련해 놓았다.

독일언방군은 직업장려서비스룔 홍해 각 지액 고옹성과 첨조하 서 직업훈런교육과

재교육기·능성에 관안 안내앵사룔 번갈아 히v서 직업전완시 구체적으로 지원하었

다.

여러가지 충에서 다음과 曾은 두 가지 실례를 들어 본다. 1990넌 10월 3일 이래

642 개 고]4졍에 9, 600 멍이 참여하었는폘 중점분야로는 전기기술, 차량기'술, 기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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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자동제어기술, 전자정보처리, 경영학과 같은 과목이었다. 독일언방군 전문대

학에는 구 동독인 군 출신 군인들의 적업계속교육을 위한 680 개의 교육과정이 마

런되어 있다.

지금까지 59명의 사회복지 상담자 및 사회복지 봉사원이 신 언방주에 파견퇴었다.

이들은 생계보장법에 따라 벙억의무자들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도와 주고 있

다. 이와 동시에 생계보장담당기관으로 하여금 이 법의 운용에 익숙하여 지도록 지

원하고 있다.

이와 갈은 것은 인간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독일언방군의 신 언방주에 대한

광범한 사회복지적 찹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로

6. 해체 및 창설

구 동독인민군의 해체 필 이와 동시적인 독일연방군 동부사렁부 예하부대의 지휘

능럭 및 기능확보의 준비기간은 단지 6주 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무런 마찰없이 진

행되었는데 독일언방군의 헌억과 민간근무자들이 수행한 을릉한 업적으로서 높이

펑가되고 있다. 
.

구 동독인민부대수는 873개 (총 1,460 개의 단위 근무처)로 부터 358개로 축소되떴

다. 주둔계획은 계획기간에 어김없이 완료되었다. 이로써 독일언방군 동부사령부

의 임무는 종결되였으며 1991넌 7월 1 일자로 지휘색임이 단위부대로 이관되었다.

새로운 부대와 근무처의 구축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잇다. 싣 언방주내 독일언방군

은 그 새로운 엉럭구조와 함께 새로운 먼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써 전군에 대한

모 범이 되고 있다. 구 서독내 자매부대의 적극적이고 비관료적인 지윕이 없었더라

면 모든 것이 그토록 신속하게 달성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서독의 지휘부대와 지원부대는 롱독의 날부터 구 동독인민군 단위부대와 대부대에

대한 통일퇸 지휘체계를 확보하고 부대의 해체 및 재펀에 전력했다. 서독의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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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팀 (헌재 392 멍이 근무 중입)이 지휘부대와 지원부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육

군의 겅우 장교 664 명, Porte pee 가 있는 하사진· 9갑 t껑이 신 연방주에 배속되었

으뗘 그 중 장교 133명은 부대쟝으로 근무하고 있다.

신 얜방주에 있는 단위부대에는 장교와 하사관이 항샹 1 , 500 영이 근무하고 있었는

뎨 헌재 이 수치는 3, 500 에 달하고 있다.

구 동독인민군이 해체된지 骨과 멸 주일만에 갹 부대의 교 육훈런시설과 서독내 갹

부대의 교- A-훈련시설의 갹종 교육奇련과정은 독일연방군의 지휘원칙과 제복을 입은

모 범적 국민이라는 내쩍지휘의 기본원칙이 배0/됨올 가장 시骨한 목표로 설정하여

진행되었다. 이에 관한 몇 가지 통계치를 살퍼보맨 199t넌 6월 까지 구 동독인민군

출신 잡모쟝교 약 730 껑이 합부르코 소재 독일연방국 삼모대%-f의 교육과정을 이수

하었으며 1991넌 말까지 육군의 겨우 상교 악 1 , 300 멍과 하사관 약 1, 400 엉이 교

육 q.정을 마치고 배출되있다.

신 연방주출신 신벙익 대다수가 서독에 있는 기초운런과정을 이수하었는뎨 이와

갈은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동부지역에 있는 단위부대들

은 군인들로 하여금 점점 더 - 일언방 의 기본원칙, 제규정에 따라 교육훈먼을 받

을 수 있는 싱'f. 에 있다. 1991년 1/4 분기 중 신 방주 출신 신벙의 75%가 구 언.

방주에서 교육훈런兮 받았음에 131해 오늘냘에는 7,400 명의 49%인 3, 640 멍 만이

구 연방주에서 교 육奇런을 반고 있다.

구 언방주에서 기초운런교육을 마친 신벙들이 신 얜방주로 돌아가먼 선배들보다

I/3의 위 벙근무만 하도록 피어 있다. 시설에 대한 위빙근무는 현재 군사적 위벙근

무로 부터 민간인 감시근무로 변경되어 쩔대적으로 骨어 들었다. 이다 은 방법

으로 제 5 공정사단의 겅.은 600 영에 달하는 민간인 근무처가 새로 생겨났다.

7. 장비처리문제

구 동독인민군은 도 의 장비를 갖춘 군이었다. 15,000 개의 무기체제 중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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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대, 장갑차 7, 800 대, 대포 2, 500 문, 전투기 400 대, 함선 70 척, 전투용

헬기 50 대, 갹종 차량 100,000 대. 소총등 l , 200,000 정, 탄약 300,000 톤이 인수

할 것이었다. 이에 추가적으로 구 동독인민군의 급걱한 감축으로 어려움이 뒤따랐

다. 이로 인하여 쟝비보존에 관한 전문지식의 걸핍이라는 걸과가 초래되었다.

장H]는 식별된 후 파악되어야 했고 분류가 필요했다. 이와 같은 쟉업은 1991년 먈 
·

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언방군이 계속 사용하게 될 제1종 장비로서는 지금

까지 l, 300 가지 무기체제가 분류되었는뎨 그 중에는 장갑차 BMP 1형 763대, MIG -

29 전투기 24 다, 수송기 및 벙럭수송용 항공기 14 대. 트럭 20,000 가 포함되어

있다. 사용하지 않게 될 제2종 장비로서는 5,300 개의 장HI가 분류되었다.
디

독열언방군은 제2종 쟝비에 대한 처리기구를 설치하었다. 이와같은 장비는 55개의

처리용 보관장에 집중적으로 보관하여 병럭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전차의 98%,

장갑차의 75%, 대포의 85%가 이와 같은 보 관장에 보관되었다.

독일연방군은 300,000 톤의 탄약중 악 lOt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 통독이후 35,000

톤의 탄약이 독일 연방군 안전기준에 o ]달하여 부대를 떠나 저장고에 보관되었으

며 15,000 톤은 공업적으로 제독처리되였고 5,000 돈은 군 자체에 의해 분해된 후

부분적으로 제독처리되었다.

독일연방군의 구축이 일단 완료되연 장비, 공급재, 서비스헝태로 200억 마르코가
x

신언방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 중 적지 않은 금액이 동독지억의 겅제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응하게 될 것이다.

s. 벙영시설

구 동독인민군의 막사, 위생시설, 주방, 식당, 난방시설은 거의 대부분 불량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신속한 처리가 시급했다. 군인의 먁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다른 언방부서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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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1992넌 말까지 건축방법을 대대적으로 단순하하V다. 1990년 하반기중 이미 칙

수된 건설조치 및 즉갹조치의 계속 7진위해 1 억 4,370만 o]-르크가 지출되었다. 금

년중 지출엑은 4억 2,000 만 마르크에 달할 것이다. 인프라 스트럭쳐의 정비를 위 
'

해 W 160억 마르크라는 거액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공규식 난방시설에 문제점이 있었다. 구 동독인민군의 중앙공급식 난방시

설·믄 거의 대부분 공해를 유발하는 유왕V·유 길'탄으로 운옹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시설은 에외없이 불랑한 상태었으며 겅제성이 없으므로 탄경보호적인 언료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연겅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언방군은 구 동독인민군 보유 난방시설 1 , 400 개 중 약 240 개를 인수하없다.

그 중 이미 172 개가 정비계왹에 들어 ·갔다. 1991넌 먈까지 50개의 새로운 보일

러 시설이 운옹될 것이며 1993넌 말에는 새로운 보일러 시설에 관한 프로그램이

완료될 것이다. 난방용 배관과 건·물내 시설은 1999 년 까지 정bI]하도록 되어 있다.

난방시설의 정비에 대한 필요한 금액만 10억 마르크가 소요 된다.

인프리·스트럭처 분야의 멀 가지 언함파 자료를 들어보 다음과 갑다. 총 2, 250

개의 부동산 중 이미 53
.
000 ha 에 달하는 대지 1 , 400 개가 매갹할 수 있도록 되

었다. 독일연방군 재산성은 연재 552 개의 부동산읗 일반 부동삽으로 인수한 후 기 .

티- 공공행정기구나 기업제에게 인수알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주정부와 지방자

치단체 및 기타 사외북지단체가 원하는 부동산 구입은 부분적으로는 잠정 사용계

약을 통하는 등 수 많은 사례에 걸친 급부 억시 매우 다앙하다. 1990던 10 월 3 일을

기해 구 동독인인군의 모든 위생시설울 우선 잡정적으로 인수한 후 계속 운용하옜

는뎨 그 중에는 17개의 중앙위생시설 (예: 군인벙원, 요 양원, 종압벙원)이 있다.

현재 그 중 대부분은 해체되었으며 부동산은 독일언방군 제신·청으로 이관되었다.

도처에 걸처 지자단체와 같은 민간기구에 의한 부동산인수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악 2, 100 만 매르코에 달하는 위셍(상비가 인계되었다. 베를린과 라입치히에 있는
u

군인벙원은 독일언뱅군 종합병원으로 계속 운용되고 있으며 고 타, 위커륀뎨, 노 이

스 타트 글레베에 있는 군인벙원은 독일언방군 전문의료센터로 계속 운옹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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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o ]와 갈은 시설의 개선을 위해 1. 900 만 마르크가 두자되었다. 군인과

기타 치료를 받을 권한이 있는 민간인을 위한 치료서비스의 일管으로 약 I , 300 만

마르코에 달하는 약품과 붕대가 공급되었다. 이와 같은 물질적 급부에 벙행하여 2

개의 위생실습병 대대가 창설되었는뎨 S1멍의 간호보조벙과 20 멍의 의료보조직을

위한 훈런과정이 진행되었다.

10. 독일언방군 소 개

구 동독인민군에게 군의 언론 옹보팔동이란 毛언 생소한 일이었다. 군이 시민으로

부터 평가될 필요가 었었기 때문이( 비록 그 초기단계가 어렵기는 하였지만 이

와 같은 것은 통독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번겅되었다. 구 동독인민군에 대한 시

들의 불신은 너무나 컸다. 
'

인내와 사랑에 넘치는 방지휘관들의 기초과업, 이에 청넌장及들과 홍보할동담

당 참모장교들의 헙조, 시.동장을 비롯한 공공기판 단체장을 방문하고 교육훈런서

- 이와 같은 것들은 독일언방군의 올바른 상을 바로 세우는뎨 기여하었다.

신 언방주의 37개 쟝소에 걸쳐 개설된 기동홍보팀은 남녀시민의 상담자로서 꽐동

하먼서 1990넌 중 불과 3개월만에 20,000 명과 대담을 나누었다. 기본법과 
"

독일
4

얜방군 소 개"라는 책자가 최고의 인기를 차지했다.

11. 언방군행정

신 연방주에 있어서의 지역 국방앵정의 구축은 5개의 신 연방주 수도 어1 갹각 주립

국방지역행정청, 주둔지 행정처 19개, 군단위병럭보충처 24개로 조 직되었다. 베를

린에 2개의 군단위벙럭보충처, 국방지억급앙처 1개, 국방지억 피복처 1개 및 그 지

소 3개소. 전산본부 1개, 자료처리청의 지소 1개, 언방언어청의 지소 1개, 국방지

역 급식처 지소 1개도 개셜되었다. 또한 앞으로 국방행정 국방기술 아카뎨미 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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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의 개설을 비롯하여 3개의 연방군 전문대학 힐 언방군 행정약교 1개를 신 앤방

주로 이전할 것도 계획되어 있다. 구 동독인RJ군의 겅우 불편 부당한 국 영정이란

전언 없%딘 사실에 비추어 이와 람은 것o] >단시간에 수행되었다는 것은 0 우

자량스런 성과이다.

각종 지웬사향을 살펴보R/ 
"

언장지도"의 rd무 분야에 있어서 구 동독지억 동료들로

하어금 근무에 익숙할 수 있도록 구 서독지억 출신 
"

지도원"들이 4 내지 3 주간

에 걸쳐 신 언방주로 배속되어 연지의 과업을 암께 처리합을 비롯히퍼 법진이나

법骨히1설 또는 사무용품 삼은 시형한 애로사향이 수월하게 되었음을 들 수 있다.

신 연방그·딘·1 독일언방군 헹정에 대한 개척자적 과업 중에는 카몰릭 군종처의 기1

설, 현재 4개의 주둔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l-강의, 소 련주둔군의 법률관게에 대

한 지원과 랑은 것을 들 수 있다.

12. 시먼·울 위한 언방군

독일얜방군의 신 언방주인을 위한 급부제공은 u{1우 다앙하다. 45개의 난방센터를

실레로 들 수 있는데 이와 더-沙어 벙엉뿐만 아니라 일반 거주지억, 약교, 유치

원, 병원도 함깨 난방이 제공퇴고 있다. 전력공급과 음료수 공급 역시 이와 비숫

한뎨 독일연방균은 일반 시인용을 합께 공급히고 있다. 1991년중 이와 같은 비용

으로는 3, 900만 마르크가 설정되었다. 공군은 신 앤방주의 9 개 도 시에 대한 구조대

를 권·리하고 있으며 해군과 암께 생엉구조대frAR 의

� 

운용을 인수히-였다. 전체출동

의 95%는 민간분야에 걸신 것이다.

총 2, 500 멍의 직장인을 망'라하는 유치뭔, 약교, 체육단체, 사피복지시설, 지자

단체, 소 년벙뭔. 직업전핀.훈련 교 육시설, 갹종 거업체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독

일 앤방군의 비용으로 운영이 지원되고 있다. 1991넌 6월 30 일 까지 민간인

100,000 명이 독일언방군의 갹 히]당기관을 동히1 무샹으로' . 의료서비스·룰 받앴다.

베를린에 去는 독일언방군 종합병원에서는 이미 통독이전에 시쟉된 61 의 간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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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과 20명의 의료보조직 지도원에 대한 교육훈런과정이 계속되고 있다. 법정 의

료보험제도가 확보되기까지 매윌 약 2, 500 멍의 민간인 谷자들이 치과 서비스를 방

고 있다.

독일언방군의 동신병들은 독일언방체신성의 유선시설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독일군은 군사통신앙을 경살, 세관, 형정, 신탁성과 같은 비군사적 사옹

자들로 하여금 송수신시설을 사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동독 국경수비대원 4, 200 명은 국경봉쇄장치가 철거되먼서 독일언방국방성의 입

무분야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 국방성 소 관사항이 아닌 임무로서는 베를린

쟝벽 철거, 구 동서독국경에 있는 국경봉쇠]장치의 철거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

지 국경봉쇄장치의 40 %가 철거되었다. 아직도 약 170 Km에 달하는 구 동서독국경

에 대한 지뢰탐색이 필요하다. 1991넌 10월 1 일까지 소요된 인 H]는 5850 만 마트

크이나 그 이후부터 과거 내독 국경에 대한 철거쟉업은 민간인회사가 수행하고 있

다.

즉각프로그램의 일촨으로 신언방주 출신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직업훈런교육이 서

독에 있는 공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신 얜방주에 있어서의 독일연방군의 구축과 민간행정의 구축에는 유능한 전문가에

의한 출발지원이 필요하다. 언방공군의 샤믈 운항을 동해 이와 같은 毛문가들이 만

숨에 현장으로 걀 수 있게 되었다. 그 중 베를린 왕복 샤틀 운당은 독일언방군이

갹 얜방부처와 언방군 자체가 필요로 하는 항공운수업무를 위해 실시하는 공중수

송업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3. 겅제요소로서의 연방군

독일언방군은 동부독일지역에 있어서도 중대한 경제요소로서 발전되고 있다.

1991넌도 예산을 실례로 들어 보먼 다음과 같다. 인건비로 25억 마르코, 특히 견

- 4으 -



물유지와 갈은 자재보전에 3억 600인' u>르쿄, 기타 운용비용으로 10억 마르쿄가

지출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추가하어 투자용 지줄떡이 4으1 , 300 미-르코로 색정

되어 있다. 1992넌도 군사시설 프로그 램을 위해 6 억 2, 500만 o]-르크가 계획되어

있는데 기존 건설능럭이 구조변겅을 동하여 10억 마르크에달하는 금엑이 축적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91 년 중 동독의 갹 기업체는 독일언방정부 또는 언방국방기술 조달성과 같은 중

양관서를 통해 4,400만 마르코의 수주를 받았고 엥정 또는 현지부대와 은 지방

분권관서롤 통해 1억 4,350만 마르쿄의 수주를 받았다. 금년과 내년 중 동독겅제

를 위해 흘러 들어 갈 엑수는 총 2억 1, 800만 01r르크에

� 

달한다.

이와 갈은 발주가 모두 100 o]-르쿄대를 상회할 필요는 없다. 비록 소 액의 수주

로도 대부분 기업체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 문이다. 그 와 갈은 소액 발주로는 30

만 매르크 상당 냑하산 포장대, 7만 마르크 상당 차랑 티·이어, 37,300 마르크 상당

삽자루, 28, 000 마르코 상당 프린터용 언속급지, 18,000 마르크 샹당 체조용 늑목

시설과 갈은 것을 들 수 있다.

14. 결른

현황파약7-14 재펀과정의 대부분은 완료되었다. 1990년 10월 3 일부로 착수된 신연

방주내 독일 방군 구축운 완걸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갈은 걸산으로부터 독일연방군이 1991년 9월 연재 독일의 내적롱일을 위한

장기간에 걸친 어려문 과정이 또 납이-있다는 사실율 얄 수 있다. 우리들은 앞으로

도 어마 어마한 노력을 아끼지 먈애야 할 수 많은 고]-제에 이제 착수兎을 뿐이다.

그 러나 우리 독일언방군에 대한 사샹 최대의 도 전에 찹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급
a

까지 수헹한 바에 대하여 다소나마 긍지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디

"

독일군은 우리 사외의 그 어느 이질체보다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주장과는 반

대로 시민 1 군대로써 독일군은 사회리 의석 속에 깊이 정착되고 인정합지 않는다

團 49S-
'



면 그 존립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복을 입은 국민이라는 사상의 발단은

독일 군사 역사의 중대한 업적 중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프로이쎈

제국의 군사개뎔가 였 샤른호스트어( 의해 전개되었던 것인데 다음과 같은 유멍

한 멍제에 근거합니다. 
"

한 국가의 모든 주민은 태어냘 때부터 그 국가를 위한

방어자이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와 갈은 사샹에서 이탈했턴 구동독이라는 억사
고

의 땅에 서있습니다. 이곳 동부독일에서 이와 갈은 사상이 잡시나마 먕갹에 처해

있었습니다. 구 동독군은 시민세계로 부터 동떨어져 생존하고 있으면서 인민군이

라고 자청했지 사설상 인민의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시민의 의

식속에 있는 이와 같은 재를 극복해야 합니다. 신 언방주에 있는 기존 고 립성

을 극복하고 동서독군들이 함께 주국가의 독일언방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과업입니다. 지난 수십넌간 독일언방군 소속 군대들은 평화를

보장하고 동구권 이웃나라들과 이해를 촉진시키는 길을 마련함에 커다란 기여를 앳

습니다. 독일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몽일된 i링으로 이를 계속 추진해야 함은 당언

한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과업은 위대하고 해 볼만한 일입니다".1)

陰

醉團

團

1 1991넌 4윌 29 일 포츠답 지휘관 회의시 앵한
'

리햐르트 폰 바이체커 대몽렁의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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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턱

- 병 럭 z

구 동독인민군으로서 독일연방군의 책임 하에 인수된 벙력

총 90,000 명, 그 중

단기지원벙 및 직업군인 51 , 000 멍

의무벙 39,000 멍

·h 동독국겅수비대원 3,000 멍 (륵수 지위로 인수)

안시적 군인오로 인수 1994년도 목표 1993넌도

醫

m

陰隆野 管 醉

장교 6,000 멍 4,000 멍 3, 100 명

하사봔(Portepee 있는) 7, 700 명 8, 120 명 1 , 100 멍

히-시롼(Portepee 없는) 3, 100 멍 7,050 멍 -

일반병 600 멍 5, 830 멍 800 멍

계 17,400 멍 25,000 명 5,000 명

의무벙 35, 500 멍 25,000 멍

신빙 
.

1, 100 멍

계속 근무 6,000 멍

w

댜 霧 醫 野

송계 60,000 멍 50,000 멍

物國 霧 醫

琴 

隱

w隆團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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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언방주내 교육 훈련 헌황 c

g 찹모 장교 730 멍 ( 1991년 6윌 까지 찹모대학에서 )

g 장교 1,300 멍 ( 1991넌 말까지

하사관 1 , 400 멍 육군에서 )

H& 교육훈련셍 16.642 명에 대한 교육훈런장 준비 ( 1991넌도 동부지억

신병 총 27, 112 멍중) ,

- 군속 2

R 민간 근무자 48,300 멍

m 87b 병사에 준하는 민간 근무자 2,000 명

%· 베를린 군인종합벙원 600 명

총 인수인원 51,000 멍

g 장기고용계약 15,000 명

s 기고용계약 IS.000 멍

m 1991년 7 윌 1 일부로 40
, 000 명의 고용계약이 체걸됨. 3,000 멍은 공무원

으로 될 가능성이 있음.

- 인럭지원 2

g 동독의 가입이후 15,000 멍 이상의 장교와 하사관이 구 동독 가입지역에

투입됨.

헌재 3, 500 명의 군속이 파견/배속 됨.

연방 언방국방성으로부터 45멍이 국방부 버]를림 지소로 파건.

산하기관으로부터 539명이 독일언방군의 갹 근무처로 파건.

II. 쟝비

- 인수대샹쟝비는 약 15,000 가지 샹이한 무기체제 었음.

. 대형장비등 약 10,000 가지 분류목록 (공급번호 참조)으로 분류됨.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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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 2,300 대 
.

k

쟝갑차 7, 800 대

대포 2, 500 문
'

전투기 400 대

전투용 기 50 대

갹종 차랑 100,000 대

소 회.7] 1, 200,000 정

탄약 및 기E.l- 부속장비 
o-P 300, 000 론

1卽1년 말까지 분류가 완·료됨.

- 장비처리소 55개증,

1開1넌 말까지 인수 z VREC / MDSG 를 통해 15 개소 인수

1992년 중순까지 인수 2 ttDSG 를 롱해 니-머지 인수

- 언료연왕 잠정자료

r:· 서독체제로 계속 사용얄 수 있는 연료의 재저장 (신 언방주로부터 FARCE

저장탱크로)e 악 2, 700 만톤

>h 서독체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언료의 식 벌 (헌지에 저장)t 악 2, 300 만론

W· 계속 사용할 수 없어 페기처분하기로 된 연효의 식별2 악 2, 100 만론

- 균사옹 운송수단2 빙럭수송용 차랑 61S대와 철도객실 F07대룔 교 옹 기술적으로

수리.

Ill. 인프라 스트럭쳐2

w

- 지금까지 구 동독인민군 소유 부동산 2, 250 개중 1,385개 (53,000 ha)룔 민간용

매갹대상으로 길정. 552 개는 독일언방군 재산처리청으로 이관. (1991넌 8월

26일 언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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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겅 잔재2 오 엄이 추정되는 적 920개, 신 언방주의 기업체에 의해 검토 및

평가에 관한 144개의 계약 체결.

e 1991넌도 발주액2 2,000만 마르코, 최초의 확보작업 및 정비작업을 위해

1991넌중 추가적으로 2,000만 마르크 필요

- 20개의 벙엉에 대한 독일언방군의 디지탈식 전화망가설에 7, 500만 마르코의

HI용이 필요합. 1993넌 중반부터 가동

- 1993넌까지 신 연방주에 대한 독일언방군의 자동톼 텔렉스 숑수신망 및

뎨이터 송수신먕 설치에 2, 500만 마르코

- 독일언방군이 인수한 난방시설 (1,400 개중 240 개)의 정비에 10 억 마르코

(그중 1991넌중에 1억 4000만'마르코)

IV, 의무시설 2

- 지억단위 위생시설의 계속운용

W 베를린 군인벙원은 독일언방군 종합벙원으로

g 라입치히 군인벙원은 독일언방군 종합병원으로

m 고 타 군인병원은 전문치료센터로 (고타 군종합벙원을 몽한 인프라

스트럭쳐의 한시적 일부 사용 - 계약체결 준비중)

Re 위커뮌데 군인벙원은 전문치료센터로 (군종합벙원의 공동사용을 위한

"

해방도로"의 일부로서 언방행정아카데미에 이관됨)

m 노 이스타트 글레베 군인병원은 전문치료센터로 (루트빅스루스트 군을 위해
I

후엘레 유한회사와 공동사용을 위한 병동신축의 일부로서 이관됨)

- 병역조달제도의 의료 서비스 170만 마르코

- 위생벙에 대한 직업훈련교육과 승진교육, 1990넌 10월 3 일 이전에 실시된

61멍의 간호보조병과 20명의 의료보조직에 대한 직업훈런교육의 계속 추진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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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급개선을 위한 투자2 약 l , 900민· 미-르크

- 의료용 소비품의 공骨2 악 1 , 300만 마르크

V, 지억 국땅엥정치제의 구축

- 인적지원 z

4 일간 악 so,000 엉

7 심리 서비스의 구축 (1995년까지 조달비용 % 660만 미x로크)

- 자재지원 2

$ 급식조달 (지뱅분권식): 주둔지억내 제조업계는 1991넌도에 s, 500 만 마르크

에 상당하는 발주를 밤을 것으로 예상묍.

·:· 급식조달에 대한 추가2 악 2, 500멍에 달하는 급식대상자 (사회복지적 이유:

악교, 유치원, 언금생찰자, 종합벙원)

H· 피복 : 약 S9.000엉에 대한 총액 악 2 억 1 , 400만 01-르쿄

지2까지 62개의 새업이 신 R/방주에 있는 기업에게

총 5천 40만 마%코로 발주됨. 
.

'

·h 급양분야 2 1991넌도 지불엑 약 22억 4,000 만 마르쿄

VI. 해당부서으 무관한 굽부제공

- 인럭

신언방주에의 파건

m (군인) t 장교 6멍

(군속) r 언방국방성 산하기관 군속 59멍 
.

- 쟝비 및 인프라스트럭쳐

4 국겅봉쇄장치 철거 잇 지뢰제거에 관한 지금까지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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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겅봉쇄장치중 4OW 철거

지뢰제거는 q 170 kin 에 대한 추가탑색을 제외하넌 완료됨.

인건비지불: 구 동독국겅수비대원 3,000 멍에 대하여 5.850 마르쿄 지불

1991년 10 윌 1일 부터 언방국방부와 민간기업간의 계약체걸로

간단체에 의해 수행됨(발주액 1992넌 말까지 1억 5,000만

마르크)

·h 민방위 해체 사렁부의 해체

4 비행장의 민간인 검용

5· 卷경오엄 파악에 대한 지원

fy 인간분야에 대한 SAR 요 원의 출동 95%

s 신언방주를 통해 인수될 때 까지의 항공구조대 서비스의 보전

공무원용 샤骨항공기 운용 필 서비스운항

m 먼간롱신분야의 전화공급

4개의 건설부대 (38멍의 군인2 1991년 4월부터 8 윌까지) 민간사옹자

(경잘, 세관, 행정, 선탁청)를 위한 송수신시설의 사용 허가.

지금까지 사용자 10,000멍, 사업만료2 1992넌 말로 예상팁.

C SAR 및 항공구조대를 위한 전지역 망라 몽신망의 구축

- 지출

>h 6개의 위성시설로부터 언방재산청에 대하여 총 3,000만 마르코에 해당하는

위생자재

g 민간운용자에 대하여 약 2, 100만 마르크

m 위셍시설로부터 지자단체의 기관 및 공익단체에게 총 35 만 마르쿄에

삼당하는 무상공급:

45개의 난방센타가 제3자에게 난방열 공급, 지억 분리식 수행,

불가능할 겅우 언방재무부가 해당비용을 지불 (언방임차주택)

제3자에 대한 전기에너지와 급수 공급2 아직 계량기가 없음.

.

- 1991닌도 급부제공총엑 2 3, 690만 마르코 (약 1,240만 마르크)가 언방재무부의

급부능럭으로 배당되어 일반 부동산이 됨). 헌재 구 동독인민군이 체걸한 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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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악에 대한 정산이 진형중임.

VII 
. 신 언방주에 있어서의 겅제요소로서의 -%일언방군

- 지출 c

신 인1'J주에 있이서의 지출의 중점은 운용비 중 특히 인건비 지을입.

투자분야에 있어서 인프라소트턱쳐 지줄에 대한 의의가 점점 커지고 있음.

- 1991년도 분야벌 지출 질 1992넌도 분야럴 지출안 < 탄위 100 마르코)

w 習

w

團

1991 1992

團

團

1 
. 운용비 지출

4 인건비 2, 498 2, 230

2:· 자재보전 306 269

·:f 기타 운용 1 , 076 1, 126

운용비 계 3, 880 3, 625

4

11 . 투자옹 지출

et FEE 43 -

·:r 군사적 조 달 255 117

4 인프라스트럭쳐 100 305

W 기타 투자 20 20

w 習

I w隆 w

隆

윈團

투지·용 지출 계 423 442

靜 野 醫 野

金

霧

구 동독지억에 대안 지줄총계 4,303 4,067

蟲

k

트 野

은

w로

- 신언뱅주내 독일언방군의 구축 z 총비옹 악 200억 마르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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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언방주내 제조업은 접흥일로에 었는 단위부대 및 근무처의 지왼발주에 적극

배려되고 있음. 벙옇과 서비쇼시설의 위샘시설개선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쳐

구축에 예상되는 비용z 160 억 마르크

- 약 7,000만 마르코에 상당하는 운옹재가 각갹 1/3씩 서독 시스템에 알맞게

적용되며, 신 언방주내에서 계속 사용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합.

- 신 언방주내 기업체에 대한 군수분야의 발주2 2억 1,S80만 마르코.

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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趾 含 . 文 化 分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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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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束·西獨 盟育統合에 따른 諸問題
( Deutsch1and Archiv 

'

91. 5 )
m m

i ·-] l
1

o
'

so. 12. 15 신 설 5개주의 주립 체육협회가 독일 체육연맹 <DS8) 에 가입 함으로써 45 년 ,

이 래 분단되 었 던 독일 체육계는 드 디 어 통일 이 되 었음.

- 최 대의 회원을 자랑하는 체육분야 최고기관인 독일 체육연 맹은 구동독의 신 입

회윈 200만과 디불어 회윈수가 2, 350만명 이 되 었으며, 총재 에 HallS Hansen 이

재선唱.

o
'

91. 3. 21 독일 연방내무성 Schaenble장관은 연방의회 에 제줄한 제7차 연방체육

보고서를 통해 51 년도 체육예산을 2억 4. 800만 DM으로 책정되 었는 바, 그 중

1 역 3, 500만 DM이 신 설 5 개주릍 위 헥 사용묄 것 이 라고 언급함.

o 통독이후 스포츠분야 역시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 로 동. 서독의 공동성장을

워 해서는 연 방정부의 재정 적 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 문제 이 상의 문제점 이

내재하고 있음.

- 동. 서독 스포츠의 기 구적 통합은 일 단 거의 완료되 었으니 도핑 읕 무릅쓰고서

라도 스포츠를 이 데을로기의 교 련장으로 보 던 SEE의 독재정권의 ·잔재에 심 하게

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유기 적 공동성장이 가능하기 위 해서는 장기 간이 소요묄

것임.

o 스포츠 통합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해결과제와 비 용의 증가는 단순한 만족감으로만

가 려져 있 어 문제점은 잘 드 러나지 않고 있는 바, 연방의회 체육분과위원장 Ferdi

Ti 1 1mann의 원은 
"

상이 한 동. 서독 스포츠의 통합은 단순한 숫적 인 합산을 의미 하는

겆 이 상" 이 라고 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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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8 30 Schaeuhl e 연 방 내 무장관은 
"

동. 서 독 스 포 츠 통일 로 신 설 5 개平의

신 선한 역동력 이 구서독 스포츠의 구 각을 暴 어 버 리 게 횔 것 
"

이 라는 희 밍·을

피 력한 바 있으나 이 와 같욘 희 망의 실 연 에는 어마 어마한 재정 이 소요됩 .

유지 되 어 야 할 가치 가 있 다고 보 는 구 동독 스포츠 의 
"

업 적 
"

으로 지 칭 되 는

초 정 상급 선수의 능 럭잡재 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기 위 해서는 어마 어마한

비 용을 펄요로 하 며, 35, 000개의 구동독 체육시 설의 확장과 개축에 필 요한

돈은 8억 011인 것으로 나타남.

. 현 재 신 설 5개주를 위한 연 방정부외 12 억 DM 프로그 랩이 현 재 마련중에 있음.

r t

o 정상급 스포츠는 연방겅 부의 국가지 원으로 안정되 어가고 있음.

- 스포츠의학, 트 레이 닝 진 단법, 교육학적. 심 리학적 상담 등을 포합한 완벽한

서비 스 릍 갖춘 15개의 올림 픽 지 원 기 지 에 구동독의 6 대 스포츠 骨럽 이 합류

하 여 정상급 스포츠 인 육성의 중심 지 가 쉽 .

- 통합에는 인 력갑축이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 나 동. 서 베를린의 스포츠 통햅으로

Ser 1 1 o 이 독일의 최 대 올립 픽 지 원 기 지 촤 하였으며, 포츠당 소 재 구동독군

스포츠骨 럽 은 독일 연 방군 체육학교의 분교가 됨 .

- 구동독의 스포츠 엘 리 트 骨 육성 하던 24개의 구동독 청소년 스포츠학교는 통독

후에 도 계속 유지 존속되 고 체육장 려 김 나지 움이 나 실 습학교의 귀 갑이 되 도 록합.

- A1 tenberg 소 지 구동독 봅슬레 이 코스는 막대한 거금 (8, 000만 내지 3억 동독

마르크)으로 Stas i 부장 Er i c h Mi e lke 가 권위 를 자랑하기 위 해 건 설 했다고 하나

동. 서독팀 이 각각 1 최 씩 세계신 기 록을 수립 한 바 있으며, 철껄 에 따른 연 간.

비 용이 2, 000만 DM이 필 요 하기 대문 에 게속 유지 . 존속시 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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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SB는 동독 스포츠 시 스 팀의 와해로 인 해 신 설 5개주의 주립 체육협최 가 안고 있는

문제접을 해 결하고 새로운 체계릍 양성 하기 위 하 여 업부전담반을 구 성 하였음.

- 정상급 스포츠의 통합과 92년도 A]hertvi l le 동계 및 Barce lona 하계 올림 픽 읕

위한 전독 선수단의 구성 이 우선 최 대 과제 임.

- 연방정부가 이 미 그 때까지의 과도기 재원을 확보해 놓았으나 애초 게획 엑

1억 2, 000 EM읕 필쎈 초과할 것임. 
'

o 구동독에서 주업으로 종사하던 5. 000명의 트 레이 너의 진로문제가 심 각함.

- 그 중 260명은 계속해서 주임 트 레 이 너로 근무할 수 있으며, 300명은 명 예

拳 科收 討.

- 이 들의 인 수 및 채용에는 아무런 문제점 이 없으나, 구서독 트 레 이 너의 능력과
고

고

비 고 할때 구서독 트 레 이 너의 직 장의 위 협 이 되고 있음.

- 구동독 체육협최 (ET8E)의 유명 트 레이 너들은 한북, 오스트리 아, 뉴짙 랜드 등

외국에서 촬동하고 있기 도 함.

l 叫장 육 화 l

o 통합조약 제39조에 명 기 되 어 통일 독일 이 인수하기로 묀 구동독의 3태 체육기 관 :

1. 라이 프치 히 의 인 체문촤 체육연구소 (FKS : Leipzi
'

ger Forschungs institut fuer

Eoerperku lter un d Sport)

2. 베를린 의 체육기자재 연구개발처 (Forschungs un d Bntwicklungsstel le fuer

Sportgeraete in EerI in)

3. Ere ischa의 도핑 겅사 실 험실 (Doppingkontro11abor i n ][re is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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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 기 괌은 신 비 에 차 있고 1 0C로부 티 인 정필 정 도 여 서 구 서 독 체육지 도 계는

인 수를 반가 았으나 학會지 식 욜 초월 하는 직 판 력 을 강조하는 등 너무나

신 촤적으로 과장되 어 있으며 인 수(%Il 따른 부담이 매우 큼.

- 구등독 스포츠의 발전과 지 석 수준은 이 들 3 대 기 관으로부터 제공되 었음은 플립

없으나 체육학적 의미로본 구동독의 스포츠 심 릭 학 등 에는 문제첩 이 많음이

들 어남. (스위스의 체육학자 Arturo l{0-tz가 기 고 한 91. 2. 22자 l%eue Zuer icher

Ze itung 제44면 
"

Sportpsycho logie-Streng ve r- trau 1 ich" 제하의 기 사 참조)

- 구동독 스포츠는 언제나 인 간능력의 한계 에 대한 연구에 우선권을 두었으며

묵회 도 핑 의 극복이1 관한 연구에 커다란 성과가 있 었음.

o Leipz,ip에서는 비 공식 걱으로 알 려 져 증명 하기 힘 들었으나, 구동독이 독일 식 의

정확성읕 강조하며, 광범위한 도 펑 방법을 학술적으로 개발하였음이 통독후에

드 러남.

- Le ipzig 출신 구동독의 저명 체육학자 Sper l ing교수는 서독교수들의 추천으로

Eayreuth에서 체육학부장이 깁 .

- 라이 프치 히 인 체분화. 체육연구소는 
"

응용 트 레 이 닝 학 연구소" (Institut fuer

aogewan dte Trait1;fIgswissenschaft)로 개명 하도록 되 어 있으나 이로써 과거가

청산펼 른지 의문입.

O 크 라이 샤의 도핑 검사 실험실은 분석 연구소로서 계속 유지 되도록 하고 있음.

- 이 실 험실 %시 조작 문제가 말썽 이 되 어 미 래가 위 태로景으나 책 임자가 조 기 에

Bonn의 관계기 관에게 과거의 사실 을 보고 하여 구제가 가능하게 핑.

- 이 와 같은 사실은 독일 연방 도핑 전 담위원이 Eon ike교수가 도 이 칠 란트풍크의

방송인 티'뷰이)서 인 겅합.

- 514-



o 도 펑 과 관련 해서는 
'

91. s초 에 해체된 구동독 체육의학근무처 (SMI) : Sportmedi z i n i-

s her I)ienst)의 부처장이 었 던 Boeppner박사가 밝힌 사건 등, 수많은 사건 이 있음.

- 회프너 박사는 국제육상연 맹의 공식 적 인 도핑 전문의 였으며 함부르크의 주간지 에

10 여만 DM을 받고 도핑 퐁로을 위한 비 밀 문서를 전달한 장본연 임 .
J

u

0 Le ipzig의 독일 인 체문화대학 (DRfK : 
- 

Deutsche Hochschule fuer Koerperku 1 tur)의

장래는 아직 붙확실함.

- Sachsen주는 so. 12. 31부로 동 대학의 페쇄를 결정한 바 있으나, 정상급 체육인

의 간부양성소였던 동 대학에는 아직도 1. 500 여명의 대학생 이 잡정 걱 이 나마

계속 연구하고 있음.

- 래 동 대학은 페쇄후 라이프치 히 대학이 개편된 후 체육학부로 신 설되도록

하였으며, 현쟤 DHfK를 새로운 방안과 함께 자립 적 인 대학으로 계속 유지 하 려는

논 가 전 행중임.

- DEf는

� 

과거의 간부를 확보하 려는 전략에 사로 잡힌 채 재정 결핍 이 겹 쳐 대학

으로서의 전반적 인 수준의 상실 로 한때 트 레이 L-] 양성소로서의 명성을 잃 었음.

l 
- 

l

o 구동독의 체육학 연구소는 동독체육의 국제적 명 성 에 다대한 기 여를 했음은 의문의

여지 가 없으나, 정치 적으로 완전히 도구화 되 어 사회주의 우월성을 입증학기 위해

기 여하였 던 점을 감안하면 이 들 기관읕 과장한 과거 체육지 도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대두묍 . 
.

- 동. 서독 NOC만이 유일 한 통일 (Vereinigung)을 달성 雙 던 반면 기 타 체육단체는

구동독단체가 구서독단체에 가입 (Seitritt)한 형식을 취 있는데 구동독 l@OC의

총재였 던 J. Weiskopf (라이프치 히시 치 과의사)는 통일독일 SOC의 부총재가 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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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C 최원인 Guenther He i nze 는 공식 적으i 독일 NOC에 소속되 어 있 기 는 하나

50 년 대초부터 
"

육상의 제자"로 통하모1 liwal d의 맹우로서 0TSB의 부총재 및

Ev」,aId 후임 으로 구동독 110C의 총재를 임 한 바 있 는 데 그 의 미 래는 과 거전 력 에

대한 해 멍 과 함께 
"

체 제의 잘못인 가 게조가 불가능한 인 불" 인 가가 곁 정필

것 잉 .

- 구동독의 막강한 체육협회 (DT816) 의 청산인 으로 서 de Maiziere 수상시 졍무차관

이 었 던 Horst Joke는 구동독 NOC의 Ewal d 총재시 대 밴 인 이 었으며 구동독 FDJ의

"

청소년 세 계 
"

라는 단체의 책 임 자였 던 Volker l(l ige와 합께 전독 1400의 회원이 묍 .

o 일 체육언 맹 (DSB) 에 읍수핀 구동독 출신 들의 활동이 주목쉽 .

- 

동. 서독간의 균옅 이 가능한한 메워지 도록 해 야凍으나 스포츠 분야의 인사문제는

계속해서 난제로서 남 있으며, 체-a분아에서 새로운 체제구축의 시 도 에도

불구 눈에 띄 지 않는 과거라는 잔재가 청산이 안되고 있음.

- 이 들은 과거릍 은폐 하기 위 해 스포츠 인 이 아닌 정치 인 이 되 어같지도 모르고,

구서독인 들의 우월 감에 대한 보복심 리 로 신 설 5개주의 체육분야 새로운 체제

건설 에서 骨륭한 기 량을 발휘할 수도 있음.

l 구동독 체육시 설을 위한 수십 억 DM l
J

o 구동독지 역 에서 체육은 더 이 상 아무런 특수역할을 하지 못하게 묍 에 따라,

경 제. 문촤분야 에서 치 럼 체육도 그 임 무설정 과 문제 해 결 에 있 어 단순한 과거 청 산

을 필쎈 초월 하고 있옴.

- 각종 체육단체의 민주적 체육구조 구축은 구서독에. 의한 출발금융, 노 우하수

이 전 및 주단위, 시 . 군단위, 엽 최 단위 로 연 대적 파트 너쉽과 합께 실 제적 으로
.

지 원되도록 해 야하나, 이 와 같이 긴 급하고 긍정 적 인 역동력 이 여론어] 미 미 하게

반영되고 있음.
- 516-



- 기 초 적 스포 츠는 절은이 들이 많이 가입 한 협최 가 자생 력 이 있 어 야 하나 인사

및 물질 적, 재정 적으로 공고한 기 반은 아직 도 조 성 되지 않아 생존문제가 매우

심 각합.

- 지 금까지 Lotto-Tot.to (복권) 법 규가 없으므로 구서독석 모 틸 에 따른 주립

체육엽회의 수입 이 조 성틜 수 없으며, 서독지 역의 Lotto 수입 에 의한 지 의

가능성 조차 현재 많은 기 관들이 신 탁청의 관리 하에 있 어 연 대의식 적 재 건

지 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o 이 미 Swald 총재 당시 소홀하게 방치 된 체육시 설의 정비 역시 기 간이 만료되 어

전반적으로 재정부담에 시 달리는 지 자단체에게 과중한 부담거리 입.

- 구동독정권의 체육도시 라는 간판이 붙었 던 Le ipzig의 경우 중앙구장의 현 대화

에만 6 억 f)M이 필 요 하며, 체육관은 91년도 보수유지 비 에 겨우 4. 000만

9M밖에 없음.

- 그 러나 Le ipzig시 는 루자자에게 체육면적 이 희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저항하고

있으며, 추가비용의 확보가 없 더라도 가능한한 체육시 설이 존속되도록 노 력하고

있음.

. 이 와 같은 것은 지 자단체가 체육용 면적 에 대해서 신 탁청과의 투쟁 없이 유지

할 수 있는 극히 드문 실 례 임.

- EST6산하 다른 체육학고는 매각 대상임.

[ 且 ]

o 훌륭한 체육인의 유전자에 의 한 
" 

혈 액고환"으로 체육계의 강대국이 되고자 蠻

과거의 정상적 인 체육정신 에 입 각하지 않는 위 험스런 발상은 다행 이 사라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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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thl o n ,
스 피 도 스 케 이 팅 경 기 , 여지·송구, 레·숨링 , 설 매 겅 기 , 볼슬 레 이

경 기 등에 서는 동. 서독간의 체육선수는 훌륭한 통합 이 이 룩되 어 서독인 들과피

접촉공포와. 동독인 들간의 
"

강제 결온" 에 따르는 공포증이 사라지 고 지 금까지 의

적 이 한립 으로 용해되 었음.

- 유명선수가 프로진출로 시 장촤 (Heike Drechs ler, Ear l tl l<rabI]e 등) 되 었으나,

서독식 체육장 려 등으로 과거 처 럽 서독의 돈줄을 향하는 선수유출은 감소되 었음.

-

'

91 년 초 봄까지 교 체묄 것 이 라는 위 혐 이 도 사리 고 있 었으나, 이 미 트 레 이 닝 과

경 기 에 있 어 기본인식 의 차이 절 이 사라지 고 
,

트 레 이 Ld의 숨겨진 과거가 더 이 상

장애물이 안되고 있음.

- 대부분 구동독 체육인들은 어마 어마한 변촤에 직 면 하 여 과거의 전체주의라는 환경

으로부터 책 임 감이 충만한 자유체제 에 적응하고 있음.

동. 서독 체육통일 의 심 리 적 잔재는 체육계 자체가 길 어져 야 합. 과거 독일 내 체육

단체가 언제나 국경을 무시 해 버리 면서, 동. 서간의 분단을 극복하 려고 노 력 懷듯이 ,

오늘날 독일 체육인은 독일의 거 대화에 대한 외 국의 공포심 을 완화시 켜 주면서 어 려운

과제 인 통일 독 일 의 정 체성 (Identihy) 모 색을 위 한 긍정 걱 기 여를 해 아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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束·西獨 赤+字社 統合問題
('01. 12)

1. 동독이 전 구동독의 적십 자사 (0eutsches Rotes kreuz der D[)}l)

o 전후 
'

46 에 해체되 었 던 구동독의 적십 자사는 
'

52에 재조직 되 었으며 
'

54 국제

적십 자연 맹의 가맹국이 되 었음.

o 동독의 적 십 자사는 서독과 달리 민 방위 업무에서 중요한 위 생. 구급. 구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 었기 때문에 보 건성의 지 도. 감독을 받지 않고 내무성 에 소속되 어

있 었음.

- 중앙적십 자사, 지 구 (Bezirk) 및 시 . 군 (l(reis) 적십 자사지 부 주요간부는

공산당 (SED)의 동의 하에 선출되 었으며 당에서 부 여된 임 무를 수행하는 하나

의 당외w팍 조 직 이 었음.

- 가입 회원수는 통독이 전 14세 이 상 65만명 이 었는데, 그 중 43만명 이 여성 이 었

으 며, 2만명의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 3만 5 천명 의 
"

첨소년 적십 자 구급

요원" 이 포합되 어 있 었음.

o 동. 서독이 통일 되 기 전까지 주민 에 대한 구조봉사활동은 주로 국립 보 건 제도와

함께 동독 적십 자사릍 통혀 수앵되 었음. 동독 적십 자사는 이 에 상응한 조직

구조 및 인 프라스트럭 쳐를 총망라 하고 있었 던 바. 환자운송소는 전적으로 동독

적십자사가, 그 리 고 신속 의료지 원은 동독 적십자사와 보 건제도가 공동으로

운용하였음.

- 국가를 위 해서 임 무를 받은 활동기 관인 동독 적십 자사는 서독처 럽 의료보험

애 관한 사용료 지 불 제도왁는 달리 국가에 의 해 재원 이 조 달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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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독 적십 자사의 주요 임 무는 다음과 같음.

- 국영구호소에서의 구븝치 료

- 정치 적. 사회적 집 회 및 운동경 기시 구급요원으로 활동

- 

노 약자 가정 방문 간호

- 정 거장에서 갹종 봉사활동

- 해변 가. 호수가에서 구조 활동

- 산악지 역 에서 구조. 봉사활동

2. 동. 서독 적십 자사 통합

o 독입 적십 자사 (Deutsches Botes Ereuz : 마(E) 의 통합 또한 국가통일 방식 인 동독

각주의 서독연방 가입 방식 에 따라, 
'

90. 1 1. 9 일 개최된 DBI( 언방전체회 의 에서

신 섣 5개주의 각 주지 부가 
'

91. 1. 1을 기 해 연 방 EBK에 가입 읕 선 언합으로씨

이 루 어짐 .

- 이 로 써 Ell11는 5 백 만의 회원을 갖는 세계 에서 가장 큰 구호. 구급 기 관이 .

- 이 중에는 60만의 명 예봉사요원과 5만의 적십 자사 정식요원이 있음.

o 연 방전체최 의 에서 Botho Pr i n z Sayn-Wi ttgenste i n 이 제4대 총재 이 자, 첫 통독

적십자사 총재로 피 선되 었으며, Saden 지 방 적십 자사 지 부 총재 인 Dr, Josef

Grossmann 이 통독 첫 집 앵위원최 위원장 (Praesidialratvorsitzender) 에 피 선뒵.

- 국제적십 자위원최 <Internationale l(0111i ttee vom ]{0ten Kreuz)는 
'

91. 5. 1

새로운 독일 적십 자사가 제출한 독 일 적십 자사 정 관과 연 방정부의 확인 서를

검토한후 새로운 통일 편 SRI(를 통독의 독일 적십 자로 받아들입 .

고

- 이 것은 
'

56 국제걱섭 자 위원회 가 민 족적 구玄기 관으로서 Df[It를 인 정한 겆 이

독일. 통일 이 후에도 그 대로 유효하여, CBl[의 활동이 신 설 5개주에도 확대

적용뒵 을 의미 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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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수상 ICoh] 은 DRK 총재에 게 서신을 보 내 동독지 역까지 포합한 연방군의

위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

l l

l 총 재 단 l

l

l ,,2,, ... . . .... .u,, , ... j
구동독 )

l,., 2副%P 製,, l

- 연방 DIll(에 가입한 신 설주 (구동독지 역)의 주단위 적십 자사의 명청과 그

소재지 는 다음과 같음.

. Meck1enburg-Vorpomaem주 적십 자사 (Schwerin 소재)

. 6randenburK주 
"

(Potsdam 
"

)

. Sachsen-Anhalt주 
"

([laIle 
"

)

. Sachsen주 
"

(Dresden 
" 

)

. Thueringen주 
"

(Erfu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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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독이 후 적십 자사 주요활동

o 현 재 신 설 5개주 지 부와 동베를린 지 역 의 적십 자사는 어 려운 촨경속에서

일 하고 있은데 재정 적, 인 력상의 애로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구동독지 역 에서

앵하던 구제기능 체제는 그 대로 유지 하면 서, 서독에서 별도로 시 영되 던 새로운

입 무를 서독의 각 자매주의 도움으로 수행 하고 었는 바, 주요한 촬동은 다음과

같음.

- 다수의 군단위 지 부는 사회 복지 구호소와 급식 소 시 설을 구축합.

. 사최복지 구호소 22개소, 급식 소 41개릍 연 방보건 성과 독일 은넨재 단의

지 원을 받아 신 설합.

- 약 so개의 장애자 운송서비 스 의 설치

. 모 든 주단우1 적십 자 지 역 내 에 장애자 보조 재 상담실 및 대 여실 이 설치

. 현재 게획중인 10개의 장 자 근로분야에 대한 입 원시 섭중 이 미 4게는

DI[K가 그 운영주체로서 근무가 개시 뒵 .

. 연재 0111(가 운 영 하는 2개의 소 년원 및 약 90개의 양노원이 긴급대 책의

일 촨으료 겅비 되 었 거나 새로운 양노방안 및 서비 스 방안읕 롱해 상담에

응하고 있음.

- 지 급까지 신섣 5개주에 60개소 이상의 외국인 과 정주민 상답소를 섭치 하고

망명신 청자와 정주민 수용소에 기 숙하고있는 자들에 대한 서비 스와 급 양을

첵 입 지 고 있음.

. 이 와 같은 시 설 에 근무하는 100명 이 상의 인 력 (본업) 은 주로 직 장조성

대 책 재3원으로 DIllf의 서비 쇼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 현재 64걔011 당하는 DIlK의 역구내 구호소 (구동독지 역 내 구동독 국철 (이0 역)

는 응급치 료 시 설로서 확보되 었으며 여 앵 객들읕 위 해 팡법한 사회복지 적

서비 스를 수3하고 있는가 하면 통과 여 행 색 에 대한 숙박가능셩을 제공하고
4

았는데 이 는 주로 동구권 출신 여 앵 객들이 이 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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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ll(는 현 재 주민 의 상이 한 고 충해소를 위해 광범한 상담망을 구축하고 있음.

. 임 신부 상담소

. 가정상담소

. 고 액부채자 상답소 ,

. 마약중독자 상담소

- 군단위 적십 자는 일 반적 인 사회복지 상당읕 초월 하 여 Aids 상담 및 정 주먼,

피 난민, 외국인, 이 민 을 위 한 상담을 수행하고 있음.

- 가정교육 및 보 건촉진의 지 원은 신설된 주단위 적십자지 사의 협 력 하에 다수

군단위 적십 자지 에서 강화되고 있는 바 DIll(의 각종 교 육과정중에는 다읍과

같은 것들이 즉각적으로 설치 되고 재원이 마련뒵 .

. 신생 아돌보기 , 부모와 자 녀의 놀이 그룹, 부모와 자녀간의 접촉그룹,

베 이 비 시 팅 , 가정 내 촨자서비 스, 노 인 깁 내스틱 , 수중김 내스틱 ,

땐스교습, 긴장해소, 요가, 정신위생 등임 .

o 90년초부터 구서독의 각주 및 지 방자치 단체 적십 자는 동독 앵 정 체계 구축시

서독측의 앵정지원 방식 인 자메 결연을 통해 대상주에 대해 각종 지 원을 하고 있음.

- 각주로 부터 총 360명의 직 원이 신 설 5걔주에 파견되 어 공동으로 활동에

참여하고있음.

- 인 력의 자질 향상을 위 해 구서독의 각주는 신설 5개주 적십 자 주지 부의 요원

들을 초 청 하여 
"

사회사업 활동의 입문" 애 대해서 전
,

문성 . 제고를 위 해

세미 나를 개최 하였고, 병원응급처치 적 사회봉사촬동 체게 구축 지 원합.

- 또한 새로이 설립틘 신 설주 적십자 지부에서는 자체 내에서 개최 하는 전문가

학숱회의와 재교육을 통해 각 요원들의 자질향상읕 꾀 하고 있는 바, OBl(

사무처요원들과 걱 십 자 자매주의 지 부요원들이 파견되 어 강의 릍 방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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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방 내무부는 신 설 5 개주에 80량의 위 생 얼차를 운용할 계획 인 바, 그 중

DRI(가 45량읕 운용할 것을 수주받음.

. DRI[가 운용함 45량의 위 생 얼차는 이 미 맺 어진 구서독지 역 DR}(의 군단%위

적십 자사와의 자매 곁 연을 활용하면 서 적극적 인 서독 자메 지 방 앵정 기 관

의 지 원을 받고 있음.

- 구서독지 역 내 독일 적십 자 주단위 자매적십 자사 및 사무국을 통한 부단한

계속교육 및 승진 교육과 합께 신 설 군단위 적십 자와 주단위 적 십자의

근무원들을 위 해 펄 요한 기 초지 식 이 전 달되고 있으며 이 로 써 새로운 임 무가

새로운 전 제조건 에 부합하고 적 정하게 수앵될 수 있게 팁.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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束·西獨 메쇼컴 統合事供]
. ('01.10)

1 . 統獨直前西獨의 統獨을 위한 新聞 · 放送 ·

弘報施策은 어 떤 것 이 었는지

o 이 問項에 대한 答霧을 위 해서는 다음 享項이 ·우선

고 려되 어 야 함 ,

- 첫 째 , 獨逸統-은 東獨이 西獨聰邦에 加91[,하는

形態 , 즉 西獨이 東獨을 平+D的인 方法으로 -fr·f井

.

한 形態 로 이 루 어졌다는 정 .

- 둘째 , 西獨은 聯邦制 國家이 므%로 -各 州政府가 放)쓰
' 

에 대한 管輔權과 新聞 · 雜誌 登錄에 관한 業務를

管拳하고 있으1-]- 新聞은 完企한 自 由1昔場 輕濟原則

에 따라 私쇼業에 의 해 設立 運營되고 放送은 公營

放遇)]g 商業放送이 共存하는 形態였다는 점 .

m

- 째 , 東獨은 國家가 新聞과 放送에 대한 管輔權

을 갖고 있 었으며 新聞과 放送이 흐과 國家에 의

해 직 집 設立 . 運營되는 形態를 가졌 었 다는 접 .

o 統獨直前 西獨政府의 新聞에 대한 政策은 特異한 것

이 없 었음 . 즉 統-I).彼 東獨의 新聞은 西獨에서와

마찬가지 로 自 由布場 
'經濟懼制1에 

曾게 再編되 기 만

하먼 되 었 기 때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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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放-)$의 경·- 에 旣存 東-獨의 國晋放送杜를 解懼

(銃-條約 第 3 더載 )시 키 31 -E 州 또 는 
-

· - 部 州들이

푯[6]요로 公營放-送[·tI骨 
'設立하는 

基礎·作業을 雙음 ,

o
'

l'V放)%의 경-7 西·s은 PAL方式이 jL 東獨은 SECA%Il -

051 )j'式이 었으나 , 東獨·(i民의 90% 이 상이 PAL方式714

SECAAl- OST方式을 受f言할 수 있 는 
'

l'V受倣機吾 f무有

( 東獨은 동시 受1'猶 31能한 ·검 용 TV 生産 · 輸/:l[[ )하;고.

있 었.EP ·로 범·도의 
'>j&策은 

필 il 없 었 음 ,

o 西獨의 統-直前 對東獨 弘報施策은 西獨2報處가

驕邦特別豫算을 支援받아 東獨외 TV · 라디 오放送 ,

新聞에 有料廣13· 推進 , 각종 弘報資料 i 布: . 業 등을

통해 -各種 制度와 法律의 變化에 따라 새로운 懼刺에

適應하는 데 펄 요한 情報提供과 統-에 따-른 T安惑을

해소시 키 는 데 盡力 있 음 ,

2 ,

· 

統습彼 舊東獨의 國營新聞 , 放送은 民營·化
되 었는지 또·는 國營으로 存編하%며 登刊되는지

o 舊東獨에는 0이固의 D 干11紙가 있 었요며 이 들은 묘7

黨機園紙 또 는 大衆組織의 iS聞이 었음 ,

이 들·중 1서國 新聞은 f3[:IL庭 (舊束獨의 黨.과 大衆組織의

財産을 +l%有·fK·시 키 기 7 해 
'統-‥淡 

設立된 機橋 )의 管理

T에 있으며 信 [庭은 이 들 新聞들을 責却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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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되國 新聞은 舊東獨-의 黨과 大衆組織-읗 承繼한

새로운 黨과 大衆組織이 그 所有權을 主張하고 있음 .

이 들 3 어國외 H fll紙들은 
-發行部數는 

城/f,되 었지 만 侵

刊은 계속 進'行中임 .

o 舊東獨의 通信杜는 國營으로 運營되 던 ADN運信 하나

만 存在있었음 , 同 通·f言杜는 현 재 信涯應 管理1에

있으며 株式會71 形態·로의 實却읗 위한 準偏·作業이

進行中임 ,

o 舊束獨에는 固의 國5TV(DFF)와 너固의 國俯 라디 오

放遇杜만이 存在했 었음 . 放矯은 新聞 · 通信과는 달리

放送71 解懼 專權姜展 이 任命되 어 放送71를 解懼하는

W作業이 進行中임 , 過去 14 , 000 명 의 放遇71 從享禍중

半以上이 사실 상 푯産主義者들이 라는 理由로 해직 되 었고
5

있 , 12 . 01 일 放送杜 解8fE業이 完7되는 時期까지 는

技術職調 중심 요로 4 , 000 여 명 만을 豫濟하 여 適應訓練읕

시 킨 다음 새로이 設立되는 放遇271에 서 勤務하게 될

것 이 라 함 ,

o 西獨의 方式에 따라' 舊東獨의 되國의 쌔政府가 새로이

/id送局 ( Lanrfesstu&io 을

� 

設立하였으며 , 放)送局들은

獨 自 的요로 또 는 다른 放送局과 푯同으로 放送·公杜

( RLtndfunkanstalL )를 設立中임 . 이 미 
'

"

中部獨逸放送"

이 라는 放送公71가 
-設立되 

었으며 
'

31 . 12 . 01까지 는 하나

또는 2偏의 放送·公71가 追加로 設立될 豫定임 ,

6 舊束獨 TV放送은 현재 초 저녁프로 ( 2시 간 )만을 製作

放送하고 있으며 , 기 타 저 녁시 간대 채 널은 西獨 제 1

TV인 AED-TV 가 리受 . 放映하고 있음 ,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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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舊東獨의 國俯新聞 . 通信 . 放送의 7<h長을
비 롯한 幹部들·을 西獨出身 )%,1로 交替하여
國普오로 게속 運皆하는지

o 舊東獨의 國俯新聞 . )溫13의 杜長 , 幹部 , 職罰들은

交替되 지 압고 ·</(대v로 勤務하)[( 있음 , CJ, 러나

新聞 · )溫信杜가 금닌 말이 나 내 넌초 f츰旣庭에 의 해

서 資111되 어 西獨의 新聞:7+가 引受할 경·E- 대 규모

A車交·替'가 이 · . 름 어<필 禍望임 ,

o 舊東獨 放送 ( 1'y · 라디 오 )의 경 J[- /i(C送:杜·의 解懼가
·進行中 이 b 므 로 放送11의 :杜長과 幹-部陣이 解職되 었
으 며 , /1 대신 放)S:杜 解懼를 위 한 專'權代埋)[, , 기

타 幹部-吾을 西獨1.l.1身 
.

/,-1·로 任命 解懼·fE業에 입

하·j( 있음 .

고

, 촘東獨의 國俯新聞 · 放送 . 通信杜 職展 에
대해서는 統獨彼 어 떻 게 處理하고 있는지

o 舊東獨의 新聞 · 通·f3의 경.(- . . - 般職局들이 交替되

거 나 解臟되지 曾2L( 있 음 ,

旣 面'及雙듯이 新聞 · 放)프의 私쇼業化 ( f'猶 t庭에 의 해

實1;f] ) 가 進行中 이 므료 , 西獨의 新聞]1가 舊東獨의

新聞 · 通信杜骨 렴A할 % . - 대규m묘 A展滅縮 및

交替가' 豫想·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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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멍 에 이 르고 있으며 , 이 중 반수인 7 , 000 명 이 이 미

解職되 었.고 , 解형ifS業이 完成되는 
'

있 , 12 , 01 일 까지 는

3 , 0 00 여 멍 이 더 解職되 어 주로 技術職要 禍 4 , 0 00 여 명

만이 남게·필 것 이 라 함 ,

5 , 舊東獨 言論機關 從事者들에 대하여 統獨直彼
自 由民主懼制 , YE場經濟原理에 立脚한 敎育을
시 켜 栢用하·는지 7

o 舊東獨 言'論)[,에 대한 敎育은 實施되지 않고 있으나

解懼作業이 完成된 후 새로운 放送懼制와 自 由言論

에 適應하기 위한 訓練을 實施할 것 이 라 항 ,

5 . 西獨新聞의 東獨支杜 設置 許容 與否

o 西獨의 4대 企國紙 ( 
"

- Die Welt" ,

"

Sue&deutsche

Ze i tun g
"

,

"

Frankfurter Al 1ge]lIe ine Zeitun g
"

,

"

Frankfurter ftuDt1schau" ) 밀 主要遇刊誌 ( Sp ie ge l )

가 70年代末 이 래 東베骨딘 에 소규모 支71骨 設置

運營해왔으며 , 銃·-彼에는 
"

Frankfurter Al l gen)e ine

Ze i tun 
"

만 에르平르트 ( Erf'urt. ) 에 支71를 毁置循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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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統獨彼 放送倦11度의 改善 . 改編온 없 었는지
西獨의 放遇이 東獨에 서 模麻할 수 있도록
東獨에 送信塔·을 新設하었는지 , 東獨의 旣存
送信施設을 建結 . 栢用하 여 西獨放送을 東獨
에서 橋應할 수 있도록 하는 制度的인 改善이
이 아] 느 y ] 7
)M% A)l, k 기 *

o 獨逸 驕邦遍信部 산하 電氣)穀信·公杜 ( Telecom) 와

독일 제 2'l'V인 UI-4'-TV는 統獨直彼 舊束獨地域에 .

- [퍼固의 中繼所 ( Grun(lenLzse)1Cler )設置·를 
' 

f晝1]하였 는
t'Il-i 

, 이 T 머國는 完成피 였고 버國는 T.享中 이 라 함 ,

o 獨逸 第 1TV인 AIl,D는 舊束獨의 國俯放),츠인 1)FF의 第
1채 닐을 引受받아 同 채 넘로 표로/( 렘을 放映하고

있 음 ,

o 득히 獨-逸 電無通1'盾·公杜 ( 1'e lecorn 는

� 

31年初·부더

舊東獨地域에 케 이 骨을 架'設하고 었는 바 , 32年부
ILl 東獨 - 部地域에 서 는 케 이 骨이 나 衡星안테니-를

통해 서 商業放送읕 損廳할 수 있 게 필 A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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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相互 異質的인 放送制度를 어 떻 게 調+D시 키
는 放送施策과 制度를 펴나가고 있는지

o 舊東獨의 放送은 
'

31 , 12 , 31 일 까지 解懼될 豫定이 므로

[放送制度를 調tn시 키 는 Iii策은 없 었 음 ,

o 舊東獨地域에는 2- 버固의 公營放送·公杜 ( TV , 라디 오 )와

散個의 
'商業放送杜가 

32年以·煥에 設立 · 運營힐 豫定

임 ,

'

31 , 3-월 現在 
"

g」11016(中部獨逸放送公:fl )" 의 毁

立協定에 舊東獨地域의 펴國 州政府가 g名한 狀態이

며 , 이 放送局은 
'

32 , I . 1일 放送을 目 標로 ·作業中임 
.

o
'

81 , 3월 現在 獨-逸 第 2TV인 ZI]F-TV( 獨逸 第2'rv放送 )가

舊東獨의 7·煙] 
-部1fl-에 

寂材記者를 常驗·시 키 는 支2i를

設置하고 있요며 , 第 1TV인 All,0는 支71가 없음 . ZUF-TV

支:11는 韓國의 )idi邑分局과는 性袍이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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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 . 統獨彼 弘報施策 >·后動은

가 , 對東獨비R 弘報栢動

o 獨逸政府는 懼刺變·fE에 따른 舊束獨 國民들의 動

搖와 負擔惑 , 平 려움을 安定시 키 기 위한 目 的요로

%[]途의 弘報對策을 세위 :X規模 弘報事業을 展開

하고 있지 는 VI음 ,

o 다만 ,

'

31 , 8月 末부더 대 거 rH스骨 改遺하여 統獨이
·Y 變化된 -E種 法令과 飽11度 등 주로 國民生渚과

直結된 ]접을 담온 案1)[·]-b)l-T-와 案[-A]調을 - 싣 고 東

獨 -各 地域에 서 移動弘報를 實施할 豫定이 며 , 득

일 히 考案毛 問答式 弘報資料 등 -各種 弘報物을

大量製·作 , 舊東獨地域의 地))' 自治團懼나 대규모 
'行

車骨 契機·로 集中 配布하)[( 있음 ,

나 , 新聞 . Ii>ti垂 · )禮1'盾읗 통한 機動弘報渚動 技法

o 獨逸에서 新聞과 通信은 친·전 히 침%쇼業에 의 해 서

運營3d]2 있으므로 政府에 서 公式的으로 어 떤 技

法71T 施策요로 機動弘報活動음 할 수 있는 立場에

있지 못함 .

o 放送의 경%.도 自 律的요로 運營하는 公營放送懼制

骨 갖추고 있요며 , 거 의 모든 放送]吐가 +)政府 管

輔/에 았으묘로 聰邦政府의 影響을 받지 曾5W 獨

自 的으로 放送하)< 있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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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獨逸 第2'rv인 ZUF-TV 의 경우 66 인으로 구 성

되는 TV/it送+皇謹會에 聰邦政府<-t表 0인 이 포함되

고 , 3인 요로 橋成되는 運營柔 禍會는 1인 이 驕邦敗

府에 의 해 서 (壬命되고 있으므로 이 들을 통해 서 포

로2 렘 編成에 間接的인 影흙을 미 치 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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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束·西獨問 放送1皇力에 관한 合意書圍唱醫ww 
霧 隱 島 國

<l ] 悔

l. , 契約協'享·A' 쌍방은 相互 31 데 빙·의 TV프로2 램을 買A한다 .

相互買(의 對象이 피는 프q로//. ks 은 原則1){)으료 모든 m分野

의 TV포로그 24 을 포 팔하나 , 득히 IV 드 라마 , TV엉 최. , 언

극 ,
. 음약표로 , 오 락프로 , 기 록·趾 , 스포[츠프 로 , 1소년프로 ,

문최·V%프로 등 이 /( 對象이 편 다 ,

2 ,

'昌'事·省' ·쌍방은 자신 들의 TV프로 2 唱 에 판한 販實提議書 ,

카타룬a 및 기 타 적 당한 貴f-J를 定期的으%로 交換한다 ,

契約'昌'事者- 일 1짱은 상대 방의 代表들을 위 해 1年에 1回 또 는

回 프로Cf 렘 試富-會를 開·f·區한다 , 契約當事者 일 방의 希望

에 따라 득벌 試富會도 開催현 다 , 프로51 렘 買A條件은 매

W 相흐 
-%意에 

의 해 서 確定된 나 ,

J , 契約상대방 쌍빙·에 의 서 場 )i - P·]容 . 時間的으로 制眼을
T산지 않는다는 條(T으로 買)[,되 지 21는 한 普·fb權은 保護시

어 야 한디- . 資料販資時 프 료L'( A 을 交·fl'하는 契約當事者는
프로그 을 受領하는 契約'昌'享-·A'에 게 現存하는 普作權上의

의 무骨에 관한 恒報를 提供하 여 이· 한다 . a 밖에는 성 립 된

프로3. 렘 賜買契約의 範圍[A] 에 서 필 요한 著·f%權上피 約定이
·適用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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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契約當事者 썅방은 綿結된 프로그 렝 契約의 範圍[t]어] 서

아울 러 該當 普作權法上의 約定을 考盧하 여 買)[,한 프로

/7 렝을 自 身의 裁量에 따라 使用할 權眼을 가전 다 ,

즉 , 契約'昌'享·s- 쌍방은 . 作1 의 P<] 容과 意味가 至曲되지

3는다먼 프로/[( 唱을 短縮.시 킬 수 있rc]- . 契約言享者 쌍

방은 상대 방의 同意없 이 는 受領한 프로<1 唱의 숯部나 -

-部-骨 第 3者에 게 謂渡할 수 없 다 ,

5 , 契約當車·省- 쌍방은 ]放映 0 추에 ·광한 事項-을 包·숨하 여4

프 로 그 렘 의 使用 에 대 해 . 서 相互 情報를 提洪하여 야 한다

第 2 f略

側約當享者 쌍방은 兩國間의 法律規定과 이 에 相應하는 可能
11tv]- '權眼을 ·잡작하 여 常散特·派 鬪 ,

- · - 時訪問 特派民 , 펜記者·

키-메 라딤 을 支援한디- .

'3'i 
3 f載

-

. [f%로비 전 ( Eurovis ion )59- 인 더비 젼 ( Inter'vis iou )간에 旣)y의

. 領行과 合意에 의 해 서 相互소義 夏則에 따라 費用負擔없 이

提供되 는 서1-)] A 가 아닌 한 , 契約領'享·s- 
' 

71-방은 政'治 · 

[文化 ·

Q스 포츠單件의 敢材에 있 어 서 -6意·핀 謝·祖骨 
'

jk拂하51 相互

서비 ·스 (直接 衛易中繼 包·숨 )를 提供昔는다 .

- 536-



A'i 
·1無

%約'昌'事·'8· 쌍방은 共1'al製·fP읕 圓謨할 것 이 다 ,

‥습意에

의 한 共同製·ff을 위 해 서 特%11 共同製·作 契約을 綿結한디- ,

Ah 5 條

契約當享·쌈- W%은 상대 방의 時享/프·로니- 기 타의 ·프로2:f 렘

내 용의 잎 부를 자신 의 ·프 %-/l- 唱 에 編賴하 여 使用管 례· 았

디- , 이 에 는 現存의 領0이 適用 f 다 ,

(l 6 條

gy)當車·함· %방은 法的요로 可能한 範圍 ] 에 서 ·相흐 希望

에 따라 獨逸語로 편 第 3國의 프 로21 램 읕 구입 한다 , 細部

(l{) 인 享페(은 
·5意에 의 해 서 確定된 디- , 原.作<첩'에 대한 著

fh權料 支f弗과 原普·作·E-로·7-터 의 
'放[映權 

買)[,은 이 에 의 해

影響읕 받지 %는다 ,

A"% 7 
·條

벌約當車名· 쌍방은 서로 상대 방에 게 L>요한 情報나 프%로·C7rn

에 관한 TIl'0物을 提供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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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契約當車者 쌍방은 相互 情報旅行 , 博覽會 , 展示會 ,

그 밖의 行事에 代츙者들읗 派遺할 ·수 있다 , 細部

享1酉은 개 개 의 겅 우 벌도로 合意한다 ,

a

2 , 製2fP技術上의 經驗 交換은 도 의 約定에 의한다 ,

第 9 條

契約當享者 쌍방은 TV競壞大會니-. TV模祭行事에 관한 사

항읗 告知한다 , 契約當事者 - 쌍방은 ·fE品 出品 및 ·W式

代表團 派遺 등 行事參加 패能與否에 대 매서 Af意的으로

檢討한다 ,

'

第 1 0 悔

契約當事者 쌍방의 /(-c表骨은 더 이 상의 協力 에 관한 基本

的인 協謹와 調整을 위 해 서 時閨的으s로 서로 合意하여
·r.시 로 만난다 , 이 러한 會合은 契約當事者 쌍방의 地域

에 서 交1'V로 開催된 다 ,

第 1 1 慷

兩{멤은 本 合意를 實現.시 키 는 데 있 어 慢生되 는 모든 紛爭

을 法的인 f]決에 ·依存하지 曾·고 平和的으로 解'決하도록

努力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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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1 2 條

1 , 本 協約은 3年間 有效하며 署·온,5+{, 1司時에 效力을
· 

發生한다 .

2 , 本 tI,約은 契約當享-·省- - -

'

) 5' 이 ·적 어도 有效期間 測了

세 11 前에 [%書%로 解IL하지 2f는 한 年間-씩 延長毛

다 ,

0 , )b 協約의 變更이 나 補完은 契約當事者 ·W방의 ->意

가 있 어 야 하며 , [%書形式을 필 요로 한다 ,

1 987 년 54린 6일 표 랑크푸르트에 서 原本 平통음 ·作成한다 
,

獨)'論放送協'會 (AltU )所屬 州放送A:吐들을 위 하 여

빌 리 발4트 힐 프 (Wi l l ibalcl Hi lf )

東獨國務醜 TV委 罔會骨 하 여

하인 ·츠 아다멕 ( he inz Atlalneck )

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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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統獨前 雨獨間 交流·協力分野

고

團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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雨獨問 國境委員含 設置 및 活動
團

('92. 1)

1 , 國境委展會 設置根據

兩獨國家는 I 373 넌 1월 31 일 基本條約 第 퍼繼에 대한

( I E72 넌 12월 21 일 署名 , 1373 년 6칠 21 일 발효 ) 耐屬議

定書에 따라 兩獨間 國境委調會 ( Grenzk010rniss ion 를

� 

구

성함 ,

o 基本悔約 이載 :
"

國際聰습의 憲章에 따라 東 . 西獨은

兩國間의 紛爭을 平和的인 方法으로 處理하고 , 武力 에

의한 威脅이 나 武力의 使用을 ]f[]制한다 , 雨國은 現在

와 未來에 있 어 兩國間에 現存하는 國境線의 T페f受을

再確認하며 , 雨國의 領土保企을 尊호할 義務를 진 다"

o 基本條約 퍼祭에 대한 追)][1謹定書 ( Zusatzpro-tokoll > :

"

兩國은 兩國 敗府가 f조-命한 者로 橋成된 柔展會를

設置하기 로 合意한다 . 1司 柔展會는 兩國間에 現存하

는 國境線의 確定을 再檢討하고 必要에 따라 國境標識

를 改定 또는 補完하며 , 同時에 國境線 通過에 관한

f%要한 文書를 fb成한다 . 同 柔屛.會는 國境線 建過와

관런 하 여 登生하는 問題 , 에 컨 대 水資渥 , 에 너지 供給 ,

災뽐防1L-와 같은 問題處理에 寄與한다 . 柔展會는 悔

約의 署名과 同時 栢動을 開始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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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國]·竟委局-舍 f希b兄 및 
' 

會 義開催

西獨測에 서는 il·] 務省 職肩 을 團 1춥요로 , l:)q] 獨開係省 ,

財務省 , 東獨과 國'j[竟음 접한 세61州 (비·이 에른 , 니 더삭y ,

헤 -셴 
, 슐레<비 히 - 흘스타인 )의 代.表로 +'傳成되 어 았 었 음 ,

0 東獨測에 서는 까務省 職展을 團-IA으로 , 國防省 (國境

守備隊 ) 
, 1보境 d d水資'(原保護省 , P]務省 臟展오로 구

성 립 ,

o 國'境委洞'會의 會議는 認11竟l;f·]'近의 都布에 서 東 · 西獨을

1 갈아가 며 開催되 었 는 데 , 1. 9 8년 t I 월 政府間 議定書

에 의 해 1넌 에 定期7)으로 4최 開催 습意時까지 , 닐통

이 들간 계속되 는 
' 

會議가 45 回 開催·되 었음 ,

3 . 삐j竟委展-會의 1조務

國境委禍'M의 ·注務는 基本條約 비割 대한 追)][1謹定書에

서 규정·된 대로임 .

o 現存하는 國境線을 再檢討하[:A 필 요 하다면 國'境標識를

dd<定 yE 는 :補完하며 
, 國境線 ).溫).蟲에 관한 文書를 作成합 ,

- 기 존 國境線 標識의 났的인 根1慮는 4大 戰勝國이 合意

한 t944 년 3월 1 일 자 獨)魚"과 베 를딘 ,:5領에 판한 런

딘議定書임 ,

o 國境線 通過叫 관'련 하 여 · 發生되는 雨.國間의 問題 특히

8資'源 , 에 니지 供'給과 災害防1L 問題의 處理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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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境問題에 판번한 푯同 最旋文書 P<] 容

6年間의 雨獨國境委展會의 共同·作業 끝에 雨獨政府는

i378 넌 1 1월 23 일 
"

敗71間 義定書" (Rwierun s pro to -

koll ) 形式요로 國境問題와 관련한 共同 最旋文書 fP成

에 습意함 ,

o 同 議定書 第 시割에 서는 2 간 兩獨間의 1 , 2B7KIll 예 달하

는 國境標識의 確認作業 結果에 관하 여 規定하고 있음 ,

- 다만 엘 베>l.流域의 - 部區間에 대 해 서는 , 런 던議定書

自 懼가 T明確하 여 , 國境線이 엘 베>쪼 동쪽 河岸線인

, 서쪽 
'

河岸線 에 대 해 [ 意를 보 못雙다
2

規定함 ,

- 일 배(I 國境確定問題는 계속하여 兩獨間에 爭點으로

남게됨 .

o 1례 議定書 第 러祭애 서는 國境線 通過와 標識 및 國境地

圓 fP成에 관한 文書 ( Orenzclol<Ull]entrnat ion 에

� 

판해 . 규 
.

정항 ,

a

o 第 허割에서는 이 재 까지 國境通
'

過와 關聰하여 登生毛

問題點 解決을 위 해 國境委展-會가 습意한 1 의 政府

間 合意와 議定書 柱釋의 效力登生에 아해 서 規定함 ,

- 1 373 넌 3월 20 일 雨獨間 國境에서 災害防1L에 대한

政府間 습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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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t 875 넌 IT 讓 1 1잎 
·洪水에 

관한 11省報交換에 대한 政府

間 合意
고

- 1 373넌 3칠 8일 상대 핀 國境을 넘 어 서는 에 너지 渥

採'寂禁쇼에 대한 政府間 
·o意

- 1 373넌 3칠 20 일 國境水資渥 保存과 水資渥 管理施毁

設置에 관한 政府間 合意

- . 1 878넌 3꿜 14 일 永資渥 管理.施設 運營에 관한 議定

書 波釋 ·

, .

- 1 37 넌 12욀 6일 地籍‥'土地臺帳 및 계량기 關驕書類

交換에 관한 議定書 注釋

- 1 376 넌 2필 3일 國境171近의 山林資源 管理業務에 관

한 議定書 注釋

a

濯渥路에 관한 議定書 柱釋

- 1 378 넌 5칠 18일 國境471 路인 배라 (Werrtr)와와 살레

( Salle )간의 스 포츠 용 Y·% 와 다른 梅上運送手段

의 越境에 판한 議定書 弦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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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第 허割에 서는 國墻委展會의 業務處理方法에 관해 규정합 ,

- 國境柔洞會 會議는 통상 1년 에 4回를 開催하며 , 雨測

의 요구로 )브]l][l-倉議를 開催할 수 있음 ,

- 國境委興會는 한시 적으로 일 정 한 地域謂査를 위 해

實務委調會나 專門家들을 委藝할 수 있음 ,

- 國墻委展會에 서 決定된 事項들은 벌도의 規定이 없는

한 署名과 동시 에 效力읗 발함 ,

雨獨政府는 이 國境柔興-會 最旋[文書 形態·와 ·판련하여

立場을 3- 게 달리 하었음 .

o 東獨f베은 완전 히 國際法的으로 유효한 國家悔約 (Sta-

a Lsver trag )形態로 이 를 綿結하고 , 國際驕合憲章 第

10 러秦에 따라 國際驕-Cc草務處에 登·錄하여 명실 공히

外國과의 條約綿結로 西編: j! 이 받아들이 게 하 려고 시

-

T
도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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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면 西'獨圍은 ·條約形態骨 처 음부더 拒i:色하./A 政}i(y問

議定書 ( Re g ierull 8'S'pro [ 0 kol l ) 形態骨 1張荒으 며 ,

만약 東獨이 J;-y 에 이 最終 文書를 提l:l[[하먼 - ·

' 

)I的인

1[i·'獨만의 行動이 필 9 이 
'라/,-!- 

警].!,;·하였음 ,

된

a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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雨獨聞 通行問題 關聯 委員含 設置 및 活動 
'

('82. 2)

1 , 雨獨閣 通5問題 關聰 委濁會 設置와 栢動

o 兩獨間에는 基本悔約綿結以彼 設置된 T 國境柔展會 l

이 외 에도 基本條約 綿結k),首부터 通h問題를 14謹하기

위한 T 通過旅行樂禍-會 1 ( 1'ralASitkonlrniss iort 와

� 

f 通

行委濁會 1 (Verl<ehrskolfrnlission 등

� 

2개의 樂肩會를 設

置하여 運營하였음 .

가 ,
[(通過旅行姜展會4

o T 建過旅行姜興會 1 는 1 871넌 12월 17 일 자 f 東獨地域

을 경-7하여 西獨 - 西베骨런 間읕 往來하는 民間)L들의

運行과 民間物資 通過에 판한 兩獨間 協定2 (일 명

Transitabk01111fIen) 第 1러割에 依據하 여 1372년 7월' 穫獨

間에 設置되 었음 .

-

o 同 協定 第 1러載에 의 하면

- 1項 :
"

協定當事者인 雨測은 本 協定의 解釋 또는

施行過程에서 일 어나는 어 려움과 見解差를

解決하기 위하여 柔調會를 設置함"



- 2項 :
"

이 姜脚.會에 參)Ju할 兩測 代表團외 ·代表는

西獨交通省 -IA'自'요로부버 소權을 委任받은 者

와 東獨交通省의 소權을 委任받은 者가 각갹

맡음 .

"

- 3]:s :
"

柔調會의 E集은 tA/,定當事者' 雙方中 - · 

方의

要請에 의 헤 이 ·7 어짐 
"

- 41夷 :
"

會議3dc에 관한 具懼的인 事項은 委肩會

會議에서 確定합"

- 51員 :
"

만약 委禍-倉가 CI-들 게 委f조·된 問題에 대

한 보解差를 調整하지 못할 때는 雙)7은 이

問題를 각자의 政府로 委任합"

o 이 f 通過旅行姜禍會 1 會謹는 본 (Bonn)A( l% 東베를런을

번 갊아가며 開催되 었음 ,

- 1366 넌 월에도 약 30 回가 開催되 었음 ,

- 兩測의 會識春11[1者는 交通省 職調을 代表로 關聯部處

가 參與하었으며 , 西獨測은 [j%l 獨關係省 識展읗 參庸

시 킴 ,

- 西獨測은 7로 西獨地域으로부ILl 西베를린 地域을

fi來하는 ti民들로부터 東·獨地域 )猶過旅行11승의 不便

한 事項을 聽寂하여 東獨測에 전 달하였고 , 특히 東獨

機關의 反復되는 檢問 · 檢索과 通過慷次의 복잡셩 등

에 抗謹하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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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먼 , 東獨測은 東獨地域 腦出을 기 도 하는 東獨住民들

이 이 運過道路를 惡用하고 있 다고 主張하며 이 를

防1L하 여 骨 것을 要請함 .

- 

그 러 나 이 러한 東獨測-의 抗謹에 대 해 西獨測은 모든

獨逸)%,의 旅行 自 由權 保障은 基本權에 속하는 問題로

看做하 여 이 를 反騷함 ,

나 ,
l( )蘆'行委展會 l

o f 通行委屬會1 (Verkehrskomlnission) 는 1372 年 5月

12 H 추 T 兩獨間 通行問題에 관한 備約 1 (Verlcehr-

sver tra ) 第 3려繼에 따라 1372 年 1 1月 設置핑 .

o 同 ·條約 3러祭에 의 하면

- 1項 :
"

本 備約의 적용이 나 解釋上 雙方閣에 異見이

대두되는 경우 雨 條約當事國이 參與하는 姜展

會에서 解決함"

- 2項 :
"

이 柔展會에 春Irn할 雨測代表圍의 代表는 西

獨交遍省으로부터 숯權을 樂任받은 者와 東獨交

運省으로부터 숯權을 姜任받은 者가. 각각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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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項 :
"

柔肩'M의 召集은 當事者 雙方中 - 方의 要謂

에 의 해 이 .V- 어심 
"

- 4項 :
"

會'議節A에 관한 y:l.懼的인 享]:N은 委脚.會 會

.

'議에 
서 t/i定함"

- 5]:買 :
"

만약 姜脚.-會가 C/t 들 에 게 柔任린 問題에 대한

見解差를 調整하지 못할 경.Y- 雙方은 이 問題를
-E 自 피 政府에 委任합"

o 아울 러 21%條約 3러載에 대한 謹定:爵 波釋에 의 하먼 ,

"

第 0저繼에 의 하 여 橋成피 는 姿興-倉는 旅客이 니- 貨物

運送의 簡素化 및 
-6理的인 運營의 問題에 대 해 誥問

하도록" 되 어 었음 ,

o 이 通行委展會 會議도 뵨 ( Conn )과 束1-}]]를린읗 1 갈아

가며 開催되 었으며 , 1 97 年부1<1 1 336 年까지 45 1互1 가

開催되 었음 .

- 이 姜禍-倉에서는 兩獨間 國境에 서 A的 또는 物的있

相互 交1'鍾往來 밋 第 國으료의 通過交通과 關聰하여

提超된 問題들을 다骨 ,

u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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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去 束·西獨問 旅行·訪問問題

1 , 西獨地域 화 東獨地域 (뺐 3 )

)

가 . 通47條約 登效IS,首

o 西獨地域 (西方 t領地域 )으로부CI] 束獨地域 (蘇驕 t領

地域 )에로의 旅行 · 訪問은 비 록 東獨測이 끊입 없 이 制

眼錯置를 가하여 어 렵 기 는 雙으나 分斷以彼 항상 可能

雙음 .

o 東獨測은 )<,的交塊가 가져올 波及效果를 變慮하여 처

음에는 ]-年에 한번 4遇間의· 漏留期間을 겅 하 여 京獨에

親戚이 있는 경우에만 許容했음 ,

-

.

여기 서 親戚의 範圍는 租父暈 , 父暈 , 구息 , 묘,弟 · 舞

妹 , 異腹묘弟 · 姉妹

o IE68 年 6月 부터는 東獨 旅券法을 改正하여 東獨 A國

을 希望하는 西獨)[k들도 旅券을 所持하고 A,國비 자를

받아야 했으며 , 아울러 비 자手數軻를 徵收함 .

o 1364 年 1 1月 부터는 訪問客들이 旅6 B數에 따라 義務

的으로 西獨 마르크를 東獨 마르크로 換錢해 야 雙는데 ,

IE64 年에는 I H 當 5rnl , IE6R 年에는 10rnl, 1370 年에는

2001il, 1開4 年에는 25DIll 까지 Si上되 었음 ,

o 동독측은 旅行制眼 指置의 하나로 所持하는 물건 에

대해서 - 定品 目은 아예 通關을 禁쇼시 켰으며 , 나머지

品 目 은 - 定量까지 만 통관을 許容하고 , 초과되는 액수

에 대 해서는 高額의 通關料를 매 기 는 方法을 사용하기 도

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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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361 年 J] I H부더 東獨읗 旅5하는 西獨)삡들은 體物의

겅우 1 , 0 00 東獨 마르Ci까지 만 ( 5일 이 내 旅行일 겅우 하

T당 00 東獨 마르크까지 ) 東獨으로의 蠻)1이 許容되고 ,

0 0 東獨 마르크까지 만 許可없 이 蠻出할 수 있 었음 ,

o 이 때 價格보準은 東獨의 商1fl.l價格읗 基準으로 하었는

바 , 生必1%Il , 電-子製品 , 春·f·y品 , 기 호식 품 등의 價格이

西獨에 비 해 엎 청 나게 비 쌌기 때문에 거의 물건읗 鑑出

할 수 없는 것 이 니- 마찬가지 였으며 , 通關軻 또한 초과

되 는 수의 10 - 15 % 에 이 르 러 상당한 負擔이 되 었음 ,

o 西獨에 서 東獨으로의 2A멸JL 品 目 : 銃罷 · 彈藥類 ,

放送 
-送受信機 

. 單事的인 섹 채를 띠 는 어 린 이 장난감 ,

44

文化建産으로 볼 수 없 거나 $는 現在의 文化的 價

値를 담 고 있지 않은" 카세트 에이 포 및 音盤 ,

"

杜會

主義國家와 國民의 +11害 상반되는 P 容읗 담고 있는"

印刷物과 映畵필 름 , 東獨 서의 配布가 許容되지 않는

新聞 . 時事雜誌 , 地圓 , 郵票 (및 郵票 目 錄 ) , 銅錢 , 衣類

와 신 발·름骨 除끼,한 中古物品 
·

o 東獨에 서의 蠻出禁1L 品 目 : 
'放送 

送受·信機 ,

"

東獨·의

이 익 읗 해치 는" 戰畵필 름 , 富1寬 , 書籍 , 原稿 , 銅錢 ,

께票 , 文化財 , 카세月.테이 프 ( 音盤은 許容 ) , 陶森罷類 ,

特定 - H-리 製品 , 光學機'械 , 고 기

a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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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通行條約 登效以彼

1372 年 1 0月 17 H 運行條約 (Verkehrsvertra g )이 慢한된

以彼 , 同 條約文 耐屬文書인 Af言交損을 통해 束獨政府

는 旅行. · 訪問에 있 어 서 대폭 緩+D指置를 約束했으며 ,

그 以彼 旅5 · 訪問이 劃期的으로 수월 해졌음 .

o 이 전까지 는 東獨地域에 親戚이 있는 경우에만 旅行 .

訪問을 許容循으나 ,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1년 에
00 일 의 범위 내 에서 1년 에 한번 이 아니 라 여 러번 訪問

을 허용함 .

- 1384 年度에는 總旅5 B 數가 30 H 에 서 45 H 로 늘 어남 .

o 親戚 · 親知 訪問 이 외 에도 - 般)<,들은 商業 . 文1fE . 懼

育 · 宗敦的인 理由로 東獨의 機關이 招請하는 경우 東

獨을 訪問할 수 있 게 핑 .

o 雨測 旅行杜閨의 숍意로 團懼觀光旅行이 許容되 었오며 ,

漏留許可는 旅行표로그렘 에 明示된 場所에 眼定함 ,

o 基本條約 傲效似彼 國境隋近의 56 개 都市와 마을의

西獨 住民들은 東獨의 54 개 國境都布와 마을을 하루

濯留骨 條件으로 訪問할 수 있 었음 ,

o 이 러한 하루漏留 訪問은 親戚 · 親知 訪問 , 觀光 등을

막론하고 모두 許容되 었음 .

-553-



O 每年 平均 45 만 정도 (國境11{·l-近에 사는 西獨)x, 450만중

1036 정도 ) 가 이 하7漏7 訪問을 찌벼 循는데 , 1 845넌

이 牛 이 곳에서 자란 T·{"C는 親戚이 나 이 읏이 國境 니 머

에 일료 없 었고 , 특히 비 지-추敵料 5'URI , 道路使用與 10

DNl , 義1%推錢額 등이 經濟(l<J인 貸.擔으로 쟉용雙 기 때문

이 었음 ,

o 西1 를딘 住民들도 4大國 
- 

協定과 더불 어 ][37 年 6月

일 믹 어 진 旅5 · 찹問의 容易化와 條件'改善에 관한

西 베를린 政府와 
'東獨政府間의 -h意 

, 그 u,彼 彼編+g

定 등에 f衣據하 어 東獨파 束베骨린을 1年 4,5B 範圍1A]

에 서 어 러 번 訪問管 ·7· 있 었음 ,

- 이 터한 旅行은 )%,道的인 家事事31 7 는 宗敎 · 文化 ·

觀光의 目 的으로 許4J되 었으머 , 45 H 을 다 써 버 린

)l.81-에도 緊愈한 慶弔事의 경- - 는 許容되 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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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東獨地域 -p 西獨地域

o 1346 年 가을以彼 모든 旅行客들이 西獨地域 (다른 占領

地域 )읗 訪問하기 위 해 서는 처 음에는 蘇驕의 占領敗權

이 , 彼 에는 東獨이 登5한 旅券을 所持해 야만 雙음 ,

o I350 年 6月 17 B 東獨에 서 民衆蜂超가 일 어 나기 전 까

지 극히 極少數만이 西獨地域의 親舊와 親戚을 訪問

할 수 있 었요며 , 西베를린으로의 訪問은 자유스러웠음 .

o 1357 年 Ii%券法 改正과 6政的인 指置骨 통해 擧生 ,

束獨 育少年 團懼 (FDJ ) 圍展들'의 西獨 旅行이 禁쇼되

었으며 , 베를린 최鎖가 시 작도] 1 35B年까지 訪問客의

數는 급격 히 줄 어들었고 단지 東베를린 T[1民만이 西베

를린 地域을 訪問할 수 있 었음 ,

o IE61 年 B月 베를런障壁 設置以彼 단지 公푯目 的의 旅

行만이 , I364 年에 야 비 로소 年쇼生栢者만이 西獨의 親

戚을 訪問할 수 있게 힘 ,

- 

그 以彼 年金生栢者을은 每年, 平均 14만정도가 西獨

地域·을 訪問함 .

o 1372 年 通0條約의 登效以彼 대폭 續和錯置가 취 해械음 ,

.

- 年金生栢者들은 1年에 여 러번 소懼 30 H 의 . 範圍안에서

西獨과 西베를린을 訪問할 수 있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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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득히 年쇼生栢者가 아닌 東·'燭3 fi民들도 緊요한 家

事莘fl-l의 겅 E , 許可骨 얻 어 西獨地域을 찹問함 수

있 게 폄 ,

- 여 기 서 緊急한 家事事 B I : 出生 , 洗禮 , 壁振聖事 ,

뽀養式 , IL鬼洗禮 , 結婦 , 結婦紀요 H , 60세 , 65세 ,

70세 밀 a Id,彼의 生 D , 生命이 危篤한 疾荊의 荊

問安 또는 臨旋

- 旅行許페 申'請資格이 있는 親戚의 範圍 : 조부모 ,

부모 , 자식 , 겨 제 · 자매 간 , 이 복 헝 제 - 자매간

- 1 384 年 3月 부더는 親戚뿐만 아니 라 아는 사람까지 範

圍가 擴大되 었오며 , 60 H 의 範圍內에서 訪問할 수 있

게 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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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去 束·西獨聞 國境을 통한 脫昌·移住問題

1 , 西獨側 國境線 狀態
('92. a )

o 1 , OB31(10에 닿하는 雨獨間 國境을 舊 西獨測에서는 전

적으로 얼 어놓은 狀態나 마찬가지 였음 .

o 西獨測 ·住民들은 아무런 제한없 이 東獨測 境界線까지

갈 수 있 었고 , 東獨測에서 더 이 상 갈 수 없도록 毁置

해 놓은 각종 國境統飾11施設까지 가서 각종 現況을

상세하게 招掘할 수 있 었음 w ,

o 西獨測 國境地域에는 아무런 制眼區域이 나 銃制施設

이 없요며 , 단지 
"

停쇼 , 여 기 서부터 가 國境임 
"

(Halt , Hier Grenze )라고 쓰 인 注意標識板만이 國境附

近에 세워 져 있 었음 ,

- 

그 標識板 바로 뒤 에 東 · 西獨閨 境界를 표시 하는

境界石 ( Grenzste in) 이 - 定間陷으로 박혀 있 었음 .

2 . 東獨의 國境封鎖政策

o 그 러나 舊 東獨測의 國境地域은 廣範圍하게 制眼區域

이 設定되 어 엄중한 警儒를 렬으며 , 說出者에게는
T 푯和國 逃定者 2 로 規定하여 銃罷使用命令까지 내

려 져 있 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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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國境 3 - 5Km fA]에 T 統制區域 1 ( Sperrzone )이 設置되 어

이 地域의 IA에는 마을사람들도 特%[]한 許페'證이 필

요 循음 .

- 이 統制區域 %에 서 東 . 西獨 國境까지 100 - 2 , 0001[Iph]

의 區城은 디物鄭.區域 )] ( SchuLzs'Lre ifen )으로 지 정 되

어 -各種 說出1物쇼,裝'置가 設置되 어 있 었음 ,

3 , 東獨의 國境閉鎖 過程

o 兩獨間의 國境이 -인·전 히 蓮斷핀 理由는 東 · 西獨間에

戰爭읗 겪지 는 않았지 만 東獨測이 西獨에 대 해 늘 正

統性의 不在骨 L 찌 고 있 었j]( , 많은 東獨·[i民들이 西

獨으로의 移·1[i를 希望하었으므로 東獨指導部가 11會主

義 토 대의 喪失을 ·7 려 하 여 國境統刺骨 점차 强化해

나간데 있음 .

O t345 年 V),彼 蘇1[% r-5 領地域으로부터 專門)%,j] 이 계속

빠져 나가자 蘇聯 15領 當局의 要謂으료 聰合國側은

t346 年 兩 Lh領地域間의 單事分·까線을 暫定的요로 차

단하기 로 決定하였음 ,

o 冷戰이 <회-로1 딘 1952넌 5월 東獨測은 西獨과. 西方測

間3 獨逸條約이 署名v] 뎐 낳 , 閣廉會謹 決定으로 國境

에 관한 lith令을 刺定하 여 雨獨間 單事分界線사이 의

通行읕 완전히 制眼-시 킹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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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52 年 5月 國境警宗에 내 려진 命令에서는 國境腦1出

者에 대한 敍器使用 이 許容되 어 있 었음 .

o 1 361 年 B月 12 H 閣燈會議는 베를런 障壁 設置 ( 8 , 13 )를

決定하고 그 때까지 Ib較的 자유로웠던 베를린 (i民돌

간의 往來마저 遼斷함 , 그 以彼 雨獨閨의 國境에는

각종 遼斷施設이 設置되 기 시 작함 .

o 1372 年 兩獨關係가 正常·fE되고 交塊 · tI)] 이 시 쟉되 었

음에도 불구하고 懼制의 不安을 느 낀 束獨指導部는

國境에 더 많은 遼斷指置를 謂究함 ,

- 1 371 年에 이 미 建斷地域內 에 電子惑應 自動登射器가

毁置되 기 시 작雙고 , 1375 年에는 더 많은 地雷가 매설

되 었음 ,

o IE82年 0月 25 B 國境法 ( Orenzpsetz )의 制定으로 服

出者에 대한 銃罷使用 命令이 法制化 되 었음 .

o 이 러한 東獨指導部의 制眼錯置에도 不拘하고 東獨·住民

들은 y준히 死線을 뚫고 屢出을 敢行해 景으며 , 또한

經濟 . 杜會的인 不+il益 甘受에도 T拘하고 西獨으로의

습法的언 移住申請을 넜는대 , 이 것은 東獨의 杜會主義

懼驕가 內部的으로 崩壞하고 있다는 證據이 기 도 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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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說出者 現淺,

o 1 343 年부ILl I33() 年 6)J oH 까지 東獨으로부더 西獨요

로의 總境)<)1111,D (合法 移f主 , 說出 · 避難 5항 )는 E0 만

명 이 었으 며 , 西獨에서 東獨으로 境出毛 )v,G는 47만정

도로 이 를 除하먼 東獨은 國家가 존립 하는 동안 西獨에

대 해 470 - 4B0만정도의 移住民 損失이 있 었는데 , 이 는
4

핀 한3인 구와 맞먹는 숫x'l·임 , (닌도일 移1i民 現塊 찹

Z )

o 이 중 東獨 官廳이 許可한 合法移住者는 7로 高勸의

年쇼生栢者나 老弱者 , 또는 西獨政府의 득벌한 努7]으

로 移住가 許容毛 T 
'離散家族 

合境者 )l 들이 었음 ,

o 說出 · 避難폿으로 記錯된 者들은 死線을 뚫고 雨獨間

國境을 넘 어온 사람 , 第 키面을 거 쳐 說出한 사탐

( 88 넌 여름의 헝 가리 , 체코를 거쳐 說出한 사람 포함 )
x

家族의 慶弔 . 에 황席하기 위 해 合法的오로 西獨에

여 헹景다가 되돌아가지 않은 사람 , 謁出읗 기도하거나

反懼制運動을 하다 刑事處罰읗 받고 있 던 중 西獨側의

秘密協商에 의 해 釋放되 어 西獨測에 인도된 사람을 포

함함 ,

o 이 중 베름련 障壁이 楊築毛 1361 年 B月 부더 1388 年末

까지 겄]만 5천 멍 ( 이 期間동안 총 f%ti民의 .

38 % )이

許可를 방지 않고 東獨음 脫出앴음 ,

- 이 說법者중 4만멍 ( 이 期閣동안 移ti民 총수의. 5, 5% )

이 重武裝毛 國境의 死線읗 뚫고 西獨으로 說出懷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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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西獨測의 敢治犯 釋放去來를 통해 33 , 700 명

( 이 期閨동안 移住民 총수의 5%정도 )이 西獨으로

移][i함 .

o IE4B 추부더 1330 年 6月 30 H 까지 國境 (東 . 西 베를린

包含 )을 說出하다가 東獨測의 銃擊으로 죽은 사람은

총 1B7명 (國境에서 1 13 명 , 베를련 주변 애 서 78명 )으로

공식 集 f되 어 있음 ,

o 國境에서 說出을 기 도 하다가 東獨 國境으로부터 총격

이 나 地當 또는 自動登射裝置에 의 해 腦出이 捕折毛

에는 Srflz g i-t-ter 所在 舊東獨 暴力事例 記錄保存所

(Erf.,,.. .. 1,. IIe )가 記錯한 바에 의 하면 1361넌부터

IE30년 6월 00 일 까지 총 4 , 444건 에 이 르고 있음 .

5 . 西獨의 國境開放政策

o 西獨政府는 이 國境地帶를 分斷現場 見學 및 政治敎育

의 場所로 栢用하기 위 해 國境마을 46 개소에 國境地域

案[A]센타 ( Orenzinformarnt ionsstel le )를 設置하여 , 國境

地域 現場見學을 장려하별으며 , 
. 國境地域에서 統-政

策에 관한 세미 나를 開催하였음 .

w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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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 案1犬]d 타는 소 재지 끼1 · 郡 , 驕邦國境守偏警察 ,

驕邦關稅廳의 建物 및 AjJ 提供으로 運營되 었으며 ,

驕邦內獨關係省이 이 를 財政支援하였음 ,

- 이 案內$타에는 謂義室 , 映富室 , 東獨地域 國境施

찼에 관한 展示場이 마변되 어 있 었·고 , 각종 案內

資料를 - 臭儒하고 訪問客에 게 國境地城과 分斷의 실

상에 대한 客觀的 情報를 提供함 ,

o 現場묘學旅1i은 이 案[)q] 샌 타를 포함하여 國境地域

손所를 訪問하도록 피 어 았는데 , 주로 學生 · 育少年 ·

까國 /,들에 대 해 分斷에 대한 請識을 판기 시 키 는 데

目 的이 있 있오머 旅行期間은 t - T 정도었음 ,

- 企獨問題硏究所와 P 獨關係省이 外國/,과 成)[,들의
'訪問읗 

周旋냈요며
- 각 州政府에서 學生 , 省·少年 , 大學生들에 대한 旅行

을 周旋합 .

o 國境地域에서의 統-政策에 판한 세미 나는 國家機關

에 서 直接 周族하지 않2 각 政黨의 學術財團 , 育少年

團懼 , 布民大學 및 갹 답f究機關이 開催하고 驕邦[A]獨

關係省은 이 러한 세미 나實施 團懼에 財政 補助만 합 ,

- 對象은 學生 . 職業育<y·年 , 大學生 , 敦師 , 言論)L ,

學者 , 갹 政휴의 黨展 , 췌益團懼 會禍들이 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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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6H 까지 다양한 코소 가 있 었으며 , 國境附近의 有名

地域 文)(b觀표을 포함하 여 H 程이 까여짐

- 세미 나 主題는 民族의 統- , 東獨과의 關係 , P 獨關

係의 問題點 , 西獨의 統-政策 , 兩獨懼制 fb載 등이

A%, m *

a

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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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去 國境附近에서의 束·西獨問 tI%j1事業고고 
고 圈 

團

('92. 4)

1 , 協力事業 槪要

o 國境이 東獨 測에 의 해 접차 章固化도1 어 가게 q자 , 西獨

政府는 國境을 通過하는 旅行 · 訪問의 容易/fE 이 외 에도 ,

國境地1或에 살고 있는 fl民骨의 ·分斷에 따른 普痛續和를

目 (l{)요로 國-境地域에 서 東 · 西獨間 t泉力事業을 損索합 ,

- 國境地域에서 상대방 地域에 까지 影학을 미 칠 수 있는

問題가 壹生하 여 臭懼的으로 f소民들에게 被害를 준 겅

우 , 東 · 酉獨은 서로 t>%議骨 통해 解決합 ,

- 基本悔約에 따라 設置毛 國境委展會 ( GrenzkOIOlni88ion)

에 서 自然災害 [物쇼 , 水資渥 管理 , 潔境渚染 , 國土의

利用 , 道路絹의 建結問題가 廣範圍하게 討議되 었고 ,

ti定이 省 어 械으며 , 特定分野3 겅우는 雨 政府의 代表

團이 나 經濟團懼의 代表끼 리 슴意를 한 경우도 있음 .

2 , tA力事業3 事例

o 國境에서의 東 . 西獨 協力事·(쩨의 臭懼的인 경우를 살

펴WIst면 다음됴나 같음 .

- 國境오로 인 해 住宅 , 1場 또는 道路를 完소하게 사

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 協商을 통해 상대 편의 讓步

를 일 어 한펀 이 완전 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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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共同災難防1L協定

o 가장 팔목할 만한 겆으로는 1373 . 3, 20 國境委調會에서

兩測이 습意한 國境地域에서의 푯同災難 防1L에 관한 協

定읗 들 수 있음 ,

- 同 協定에 의 하먼 國境地域에서 火災가 傲生하거나 ,

洪 h · 산사태가 登生하거나 , )Q,閨이 나 家畜에게 해를

주는 傳染病이 登生하거나 , LU林이 나 農耕地에 병충해

가 발 하거 나 , 永資源이 汚染되 거나 , )&,閣이 나 家畜 ,

農+)g物에 被寄를 誘登하는 媒煙이 放出되 거나 , 폭발물

사고 등이 있 거나 , 國境地域에서 交通事故나 放射線

누출사고가 있 어 상대편 地域에 影響을 미 치 게 될 경

우 , 이 를 상대 펀 에게 신속히 알리 고 푯同對處키 로 함 ,

- 위와 같은 災難이 登生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상대쩐 常粧代表部 (常驗代表部 毁置以前에는 國境靈

調會 )에 사전 建絡키 로 함 ,

- 災難이 이 미 登生하였 거 나 狀況이 愈迫하여 즉각 應

愈惜置를 통해서만 상대 편 地域에서의 災難을 防쇼

할 수 있다고 判斷될 경우는 즉각 서로 G頭나 電話

로 關聯事項을 矯報키 로 함 ,

. 이 러한 國境에서 災難防쇼 電話通話를 可能케 하기

위 해 雨測은 14개소에 國境俯報交換所(Orenzinfo-

rma t ionsste11e )를 設置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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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水資渥 管理 · 利用 A意

o 國境으로 인 해 水資渥 管理 · 利用 에 支陣을 초 래할 겅

우 , f主民들의 食水 利用 이 나 1휴用水 利用 에 支障이

없도록 兩測이 合意한 겅우도 있 었음 ,

- 137a , 9. 0 國境委禍會에서 兩測은 國境地域에서

水資渥과 管理施設 設-置 및 保存에 관한 協定읗 맺

음오로써 基本事項에 合意한 바 있음 .

- 특히 國境地域에 서 ti民들의 食水 供給을 위한 水渥

捕와 上水道管이 分斷以首에는 푯同요로 使用되 다가

國境으로 인 해 斷絶毛 겅우가 많아 이 를 國境樂禍會

에서 協議管 .

- 西獨政府는 舊 東獨地城 水資渥 管理施設 設置 및

補修維持에 經濟的인 支援을 하고 , 그 水資渥의 共

g]께用權을 確保하는 
'方式을 

7압 ,

o 天然資渥이 國境地域을 넘 어 상대 인 地域까지 매장13-] 어

있 어 상대 地域의 天然資渥까지 採渥해야만 技術的

으로 이 쪽 天然資渥이 開慢되는 겅우 , 상호 맬T越境의

許容과 情報交換에 合意함 .

- 갈빤의 겅우 1376년 , 천 연 가스의 겅우 1378 넌 , 칼리
4

의 겅우 1884 년 에 각갹 會杜代表閨에 습意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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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다 . 環境河染 對處 t泉謹

o 國境에 판계 없 이 상대 편 地域에 被害를 주는 潔境簿染

에 대해 雨測이 푯同으로 對處하기 위한 協謹도 있음 .

- 舊 東獨地域의 고場이 나 層殺場 , 牧場에서 廢水가

西獨地域으로 흘러들어 河]il 이 나 水渥滄를 渚染시 키

는 경우 , 東獨測이 費用問題로 淨化施設읗 마련 하지

않자 , 酉獨驕邦政府와 州政府가 費用을 푯同 負擔하

여 淨化施設을 마련해주는 경우도 있 었음 ,

- 舊 東獨地域에서 原因이 慢生毛 大氣渚染의 경우 ,

득히 겨울철 氣壓이 낮을 때 障壁이 나 철조망에 관

계 없 이 西獨地域에까지 커다란 影響을 미 쳐 西獨政

府는 環境保禮協定을 練結하여 共同요로 對處하도록

努7]함 .

'

라 . 國境 通過路에 관한 協謹

o 國境運過路가 직 접 建結되지 못하여 많은 國境地域에

居住하는 사람들이 時閨을 浪費하여 멀리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았었는데 , 西獨政府는 이 러한 運過路 建

結에 많은 努力을 기 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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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分斷12,首에 40 개의 鐵道路線 ,
(]0개의 高速道路와

國道 , 140 개의 地方道路 , 수천 개의 -各 地域間 通過

道路가 있 었요나 , 東獨測의 遼斷指置에 의 해 極少數'

만 許접킵 .

- 統獨以首 兩獨鬪에는 10개의 國境通過 國道 ( o] 중

4개는 고 속도로 ) , H개의 國境通過 鐵道 , 2개의 p/Q]陸

運河 , 3개의 航空路만이 허용되 었음 ,

- 東 · 西 t-苟를 간에는 3개의 通過路가 開設되 어 있었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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束·西獨 60歲以上 離散家族 再含問題

(l) 競 競 肺
('90. 2)

아) 背 景 -

o 2 차대전후 國士分斷 材來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東 · 西獨間의 人

的交流는 東 · 西陣營閨의 정치기상, 특히 美 · g大國 臧 데땅트 혹은

緊張錢歸와 두 當事局內의 政治算圍氣에 따라 交流의 熱氣가 기복

을 나타내면서도 人的交流가 꾸준히 계속되었음.

o 分斷國인 東 · 西獨間의 人的交流는 자연스럽게 t散家族들의 相互訪.

問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 西獨人들의 졍우는 東獨 當局으로부터 비
4

자를 교 부받아 離散家族이나 친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주종을 이루 
'

였고 특히 東獨으로부터 西獨을 訪問하는 사람의 경우는 대부분
w

.

60세이상의 노언들이었기 때문어'l r'연금자 방문1 으로 불리워짐.

o 즉, 1960 년대말까지 東罪의 交流抑1E政策은 基本的으로 변하지 않

았으나 西獨의 노 력에 의해 西獨人은 年 l 回에 4 주간 . 東獨親戚訪

問, 동베를련 1 일 潛임. 東獨博覽會 參觀 등 제한된 범위에서 년
4

간 약 9 만명이 東獨으로 旅行할 수 있었고, 盲獨人은 東獨의 體

制維持에 부담이 되지 않는 年쇼受惠泰에 한하여 西獨을 訪問할 수

잉었음.

- 東獨은 r 年쇼生活者 東獨訪問 許容1 을 法令으로 公血 (1964. 9.

9 )하고 노동력이 없는 노 인 ( 남자 65 세 , 여자 60 세 이상 ) 둥의

確獨訪問을 許容하였음.

o 197 Q 년대에 이르러 交通條約( 1972. 5 ) 과 基本條約 ( 1972. 12)이 체

결됨으로써 兩國 eo세이상의 離散家族들의 Ai 이 制度的으로 確立

되고 條件도 크 게 완화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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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人的往來 制度 
·沿革

< 東 · 西獨 >

o 1946. 10. 29 W合國 管理委員會수 第 56 號에 의해 通行證制度 實施,

地域間의 制限된 通行 許可

o 1963. 12. l'7 서베를린當局 · 東獨內閣, 第 1 次 通過證明에 관한 協定

練結

-

i

63. 12. 19 -
1

64. 1 . 5 71C )(-]tIl)를6 )%W의 X-Ill]를8. a i 訪(I

許容

o 1964. 9. 9 東獨內閣, 年金受惠 東獨國民의 西獨訪問 許容

· 

o 1964. 9. 24 서베를린시 당국 · 東獨內閣, 親戚訪問을 위한 通行證

發給 協定練結

o 1971 . 12. 30 東西獨間 通行論定練結, 人的交流 節次 緩和

O 1972. 5. 26 東西獨間 交通協定練結, 非年쇼受惠 東獨)t의 西獨 家

族訪처 許容

o 1972. 9. 3 美 · 英 · 中 · 蘇 4 
'大國 

베를린 協定練結에 의해 西獨

. 側의 동버1暑린 通行權利 保障

o 1979. 10. 31 東西獨間 텀 由通行協 i i審結

o 19S9. Il . 9 東獨, 國境開放掃置 斷行

o 1989. 12. 24 東西獨間 무비 자 通過 습意

豪 參考 c 中 國

o 198'/. IO. 15 臺調 行政院, 臺調住民의 大陸家族訪問 許容 ( 年 約 40

萬 訪問 )

o 19韶. 12 臺濁 行政院, 臺濁地區 住民과 大陸地區 住못.關係 臨

時條例 마련

o 1990. l . 16 臺濁 行政院, 公務員 포항 大陸親戚訪問 擴大 推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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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的交流에 대한 陰獨의 호楊

人的交流를 진작시키는데 있어서의 東 · 西獨의 기존의 基本立楊은 
'

다

음과 같음.

이-) 論獨의 호湯

o 西獨은 東獨에 대하여 經濟支援을 하면서 交流를 원활히 한다는

원척하에 A的交流를 적극 推進하였음.

o 西獨은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없는 統-에 집착하기보다는 國

q

民間의 활받한 교류를 통하여 分斷이 가져다준 불편을 제거하고 통

일 이후에 나 달성할 수 있는 상태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추진되는 對東獨 接近政策의 결실이 ·人的交流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임.

o 또한 西獨은 人的交流 增進을 통해 東獨에게 經濟的 惠澤을 줌으

見3%] 독w민$8식을 앙·j/%]y)4 M였음. n]-EP-l 西獨은 總 2億 g

러의 음軟을 東獨에 提供하뎐서 주로 人的交流 규정의 緩和推置를

취하도록 條件을 提示하였으며 이는 交流 振作에 크 게 작용했음.

(나) 東獨의 立楊

o 한편 , 東獨은 對까이미지를 改善하고 實利를 獲得하는 것을 的으

로 西獨의 人的交流 노 력에 호응하였음.

o 실제로 東獨은 ),道主義的 事項에 無通性있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對外이미지를 개선하고 있었으며 또한 A的交流 條件緩+[1와 關聯하
4

여 西獨으로부터 獲得되는 經濟利得은 國家開發計劃의 資源이 되었

으며 對外信用度를 높여주었는데 , 설례로 1985 년 2 월 美國銀行 콘

소시움으로부터 5 억달러 까貨獲得時 西獨의 潛在保證))이 유리하게

작용한 
'사실도 

있음.

o 東獨은 人的交流에 融通性을 보임으로써 종종 다른 問題에 대한 對

西獨 協商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w보하였고 國民들의 念願을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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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줌으로써 이 탈을 뱅지하고 政治的 安定과 자신감을 보여줄 뿐

만 아니 라 뷸만충을 西獨에 移住시킴으로써 魏制抵抗歸力을 축소시

킬 수 있다는데 착안하였음.

o 위와 같이 東 · 西獨間의 人的交流는 두나라가 동기는 다르지만 각

기 말성 
'

l-고자 하는 목적올 충족시커 추옜다는 점에서 7 規模가

계속 확대되었으며 , 다만 東獨은 지 나친 자유사상의 유입이 政·治禮

制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西獨訪問者·를 주'로 60歲이삼

의 年쇼受惠者로 制限, 상한선욜 섣정한 것이며 西獨도 이를 인식

하여 과열올 피하고 조용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피하였옴.

(a) 60 歲 以上 離散家族의 兩國 往來
미

%y]-) 東激·으로부터의 5S 族行

l 東獨의 對勸獨 人的交流政策 l
. 圖1

o 東獨은 1953 년부터 年쇼受惠者에 대한 旅行을 허용하였으며 , 2972

년부터는 緊急家事問題로 인한 旅行도 許容하였고, 1981 년 r 移住에
團

관한 協定 1 을 縮結함에 따라 매년 2 만 5 천명 정도의 東獨住民이

'

西獨으로 移住하였음.

o 東獨住民이 酉獨을 訪問할 때에는 미리 東獨政府의 카可를 받아야

하나, 訪問期闢도 l 년에 30 일로 제한하던 젓을 최근 60 일로 연

장했고, 緊急한 家事問 가 발생했올 경우, 애경사에는 制限없이 訪
t

問할 수 있도록 r 중요한 가족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행편의규정 1
m

을 만들어 訪問機會를 . 대 폭 확대시켰음.

- 東獨은 西프居住 家族의 생'일 , 영세 , 결혼, 사망 및 금·은흔식 참

석과 年金受惠者들의 
' 

旅行 둥 제한된 뵨야에서의 西獨訪問만을 許

容종'14여 연간 l 백 60 만명 ( 1985 년 )이 惠澤올 받았는 바, 이는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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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主義的인 事項을 外面함으로써 제기될 
' 

國民의 불만을 해소하려

는 東獨政府의 최소한의 조치였음.

. l 西獨訪問 旅行 l

o 年金受惠者의 旅行

- 1961 년 8월 13 일 東獨이 封鋼擔置를 취한 이래 체음에는 모든

東獨國民의 西獨訪問이 금지되었음. 그후 1964 년 11 월 2 일부터 年

. 쇼受惠者들은 연중 1 회 4 주동안 西獨과 서 r 베를린 l거주 친척

을 訪問할 수 있었음.

聚 65세 이상의 남자와 60세 이상의 여자가 年쇼受惠者에 해당
4

되고 불구자와 사고에 따른 早期退職者도 年쇼受惠者에 포함됨.

가족중 한 사람이 사망賓거나 위독한 경우에 年金受惠者는 추

가로 旅行許可롤 받을 수 있였음.
.

- 交通6iS이 발효한 이후 년간 1 회 혹은 수회에 걸친 여행이

許可되었음. 東獨 年쇼受 者의 酉獨과 서 r 베를린 1 訪問回數는

'

1974 년 이래 매년 약 l 백 30 만건에 말骨.

o 緊急한 家庭事情에 따른 旅行

.

- 東獨이 채택한 1972 년 10월 17 일자( 문서 I /46 ] 및 1973 년

6 월 14 일자( 문서 1/66 ) r 東獨市民의 旅行交流 規程 1에 의하면

東騰에 居住하는 조부모, 부모, 자식 , 형제 및 이복형제 ( 동일모)

는 西獨의 親威이 출생 , 결혼, 은혼식 , 금혼식 , 결혼 60주년, 65

주년. 70 주년 紀슴E ,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 사망 등을 당한 경

우에 그들을 訪問할 수 있었음. 특히 급한 용무일 경우에는 승

용차로도 여행할 수 있게 되
.

었음.

- 위와 같이 東獨이 離散家族들의 再會를 年쇼受惠者나 緊急한 가
고

정사정의 발생시에 한하여 罷휴訪問을 제한없이 허가해 주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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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

· 非勞動]l)이 西獨에 머물러 經濟的인 면에서 年金支給을 하지 않

)]'l 되기를 은근히 기대한 점과

· 특히 우월한 체제인 西獨訪問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體

制崩壞 危險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었으며

· 부모사망, 위독, 자녀결혼 등 人道主義的인 면에서의 旅行希望을

거부할 수 없었기 . 때문이었음.

- 또 한가지 離散家族 再 勸에서 특이한 사실은 東獨이 슴法·的으

로 西獨移住를 허용한 깃임 . 東獨人家族이 西獨에 이주토록 허용

반는 일은 동독의 政策方向과 東 · 西獨間 政治關係에 따라 그

規模가 좌우되었는데 , 1984 년 한해 동안 최고 3 만5천명을 기록

한 바도 있음.

l 謂刺 祈練 it雌 1
1

O 西獨은 西獨訪問 東獨)%%T에 Ci]하여 飛行楊 · 驛 · 接境都市 양u 등어'l

서 赤+字社 · 宗敎團體 · - 般有關機關 등이 영 접과 안내 를 맡아서 편

의를 제공하였으며 , 政府機關에서는 당시 1 인탕 50 마르크의 補助쇼

을 支給하는 등 ( 현재는 100 마르크) 社會健制가 다른 곳으로의 여

행에서 느 낄 불안과 긴장을 해 소 하기 위 하어 노 력하였음.

o 東獨人은 비자를 빌을 省요가 없었으며 本人이 원하면 西獨國民證

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바, 서독이 동독 거 주자에게 西獨國籍取得 權
v

4

限을 부여하는 것은 基本法 ( 16 條 및 116 條 ) 의 단일 獨逸國籍原

剡 때문이었음.

o 西獨旅行중 疾病이 발생健을 경 우에는 無懼論懼를 받을 수 있고 年
뵤

金受惠者[ 남 65 세 이상, 여 60 세 이상 )들에게는 다음번의 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航空料 提供 ( 년간 2 회 ) , 訪問對象인 西獨親戚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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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극빈자 혹은 擊爭暢物救護金 受惠者일 경웃에는 동독으로의 귀가차

표가 제공도1였음.

o 東獨은 1963 년부터 東獨內 불평불만이 · 많은 不純勢力, 反體制 人

士를 西獨側에 인도하는 한편 , 그 대가로 1 인당 최 하 3 천달러부

터 s 만달러를 r敦育費 返還l 名 으로 西獨側의 經濟支援을 받았

음.

西獨은 東獨에게 移住者의 r 敎育費 返還 1 및 r swin g 借軟 1을

해마다 제공해 왔음.
자

聚 r 敎育費 返還1 C 東獨에서 西獨으로 移住해 온 者의 學歷에 따

라 東獨에서 支給한 敎育費를 西獨흰 苟育費로 환산하여 東獨에

게 반환해 주는 것을 말함.

形 r Sw,in 9 借軟 1 r 일정기간 元金과 h子를 연기해 주는 借軟으旦
4

서 r 無利子 無償還 借軟 1 을 말합.

西獨은 7 年을 l 기로 삼고 10 엌 DM 의 s%zin g 借敦을 提供해

致음.

豪 統計寶料

< 東獨 年쇼受惠者( 남 : 65 세 , 여 2 60 세이상 ) 의 西獨訪問>

( 單位 2 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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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l , , , · .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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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鉅4으로부터의 東獨訪問

l l

o 誥獨은 完소路放을 위해 모든 分野의 人的交流를 推進하여 東獨의

親威, 親知訪問은 물론 觀光. 境界線 附近 住民의 險時訪問, 동베를
l

린 l 일 潛留 등 많은 프獨人이 東獨을 旅行하였음.

崇 西獨은 특별히 60 세이상 이산가족들의 再會推進보다는 모든 分

野의 人的交流를 적극 주진하였음..

.

o r 交通條約1이 勸力을 발생하기 전까지 西獨 愼土에 살고 있는 東

獨人들은 私的인 이유로는 다만 규정상 r l 촌과 2 촌의 친척 l.
t

즉, 부모 · 형제자매만 l 년에 한번 4 주일간까지 東興으로 Wi 할 수

있었음.

o 西猶 
' 

儉土의 住못들은 하루동안 동베를린에 체류하는 것이 페能하

였고 商用旅行이나 라이프치히 博覽當' 또는 東獨 公共機關으로부터

의 초청에 의한 旅行은 이와 관계엾이 許諾되었음. 이러한 旅行條

件의 緩孝[1는 東獨과 西獨사이에 이루어진 交通條約의 체결 이후에

이 루어졌음.

o 東獨은 交通條約 練結以後 西獨領土에 居住하는 住民들의 東獨旅行

을 가까운 친척들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

아니 라 역시 가까운 친지

들에게도 許諾2'F였고, 1 년에 한번만이 아니라 여 러번, 총 30 일간

旅行할 수 있던 
' 

것을 60 일로 연장하였으며 ,
그 밖에도 商業 · 玄化 ·

스포츠
,

· a光, 그리고 종교적인 이 유로 東獨 該當官廳으로부터의 초

청장이 있으면 旅行許可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음.
'

o 이와 같이 西獨住民의 東獨訪問은 미리 東獨政府의 許페를 받아야

했는데 東獨政府의 許패만 받으면 訪問目的, 訪問地域에 따라 東獨 
.

訪問을 할 수 있고 家族과 親威을 자유롭게 상봉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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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비자( VIS/k ) 발급시 5 마르크( DM ) 의 수수료와 訪問地 거

리에 [Ci라 일정 한 통@ 료를 qi 야 하고, 東獨011서의 i帶在 日 數에 따

라 1 일에 25 마르크씩 서독화페로 바꾸는 이른바 r 强制換錢 1

을 반드시 해야 하며 , 남는 동독촤폐는 환전을 해주지 않았음.
x

臺 r 强制換錢1 c 東西論의 화폐가 같지 않으므로 ( l c 4 의 途庫 )

서독화폐를 동독촤폐 로 강제적으로 환금하는 것읗 말하는데 換
i

車에 관계없이 1 : 1 로 환전합. 그 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

러한 강제환금 조 치가 면제되었음.

- 16 세이하의 미성년자

- 연굼수헤여 행자 ( 여 60 세 .

Id- 65 세 이상)

- 불구자 및 사고연금수헤자, 즉 70 4이상의 就業能力減少 判定

을 받은 彭(業不能者와 事故로 인한 早期年쇼受惠者 및 業務
고

處理不能으로 兒,職된 公務員

o 또한 東獨은 西獨人에게 他까國4,과 동일한 규정 들을 적 용, 일반

西方國家國籍 所有者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 訪問텀的審査 · 訪問地

域制限 · 面談抑制 둥 엄격 한 규정을 적용받았음.

'

o 독일의 分斷으로 많은 가족이 이산되어 있고 수많은 東獨住民들이

부분적으로는 이 미 수넌전부터 동독국적을 해제하고 서독과 서 T 베

를린 1에 居住하는 가족들과 합류하려 고 노 력하였음.
.

o
'

西獨政府는 지 난 수년동안 이러 한 경우에 대한 解決策을 찻기 위

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는데 이러 한 노 력의 결과 이산

가족의 합류를 위해 1970 년이후 약 26,500 명이 東獨當局으로부터

ib國許페를 받아 家族과 슴流하였옴w

o 聯邦政府는 離散家族再會努力올 경추함에 있어 특히 兩獨이 關係正

- 680-



當化의 일환으로 실제적이고 人道的인 問題를 조 정한다는데 슴意한

基本無約 第 7 倫에 근거를 둠. 急1部事項은 同 1染約發勉와 더불어 적

용되는 家族슴流에 관한 交換公輪속에 포함되어 었음.

o 西獨政府는 東獨의 政治犯 
-호援努力을 

포항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도와 방책에 콴한 . 公開한論어1서 과거 정부의 經驗

에 비취ti 人4的인 別問題를 公開的으로 처리하는 것은 직접 간

접으로 관계되는 사람의 이익에 위배된다는 그들의 관점을 밝히고

있음.

o 따라서 西獨政府는 지난 수년동안 수쳔명이 구조된 것과 비밀리에

非公開的 方法으로 儉別問6를 해결하가 위해 노 력하고 있으며 이

러한 방법을 A'1속 준수하고 있음.

聚 韓計資科

< 西獨人의 東獨訪問 >
' 

( 單位 0 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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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E 및 I H 以 1-- 潛 1 l

i 19V7 l 2 , 987 , 000 l 443 , ooo i

l …* i · . … , … l … , … l
l 1 979 l 2 , 純3 . 000 l 4 1 6 .

000 l

l ‥‥ · , … , … l … . … l

l ,·, , l , , ,,, . ·,· l ,,, , ,,, i
i 1982 l 2 . 21S , ooo l 299 , 000 l

i 1983 i. z . 219 , 000 j 31 0 , 000 l
l ‥‥ [ . · . ‥‥ . … l … , … i
l 1985 l 2 . soo . 000 l 318 , 000 l
i 1986 l 3 , 790 . 000 l 325 . 000 i

<서베를린 居住者의 동베를린 및 束獨訪問 >

( 뽀位 : 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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束·西獨閨 )L的交浦 掃置 經韓

(1) yE
. ('90. T)

o 東 ·

'西獨間에는 
분단이후에도 인적교류가 지속되었으나 東獨住民의

서독여행시 증명서 소 지 ( 53.2 ), 베를린 장벽 구축 ( 61.8. 13 ) 등

으로 인해 60 년대말까지 박람회 참관, 친척방문 등 제 한된 범위

내에서 年間 약 9 만명의 서독인이 동독을 방문한 반면 . 東獨人은

年金 수혜자에 한해 西獨을 訪問할 수 있었음.

o 그러나 일반통행협정 ( 72.5 )과 基후條約 ( 72. 12 ) 練結로 ),的交流

가 제도화됨으로써 年問 약 1,000 萬名2] 相호前問하게 되었음.
x 4

t

(기 東 · 西獨 )<的交流 조치 경위

o 1948 . 7.18 - 1949. 5.12 東 · 西獨 교통 단절

( 베를린 봉쇄期問 )

.

- 1 , 39치bz의 東 · 西獨 경계선 연결 鐵道 32 개
,

,

3 個의 高速道路, 31 個의 順道, 其他 共公道:路들

이 완전 차단 .

臧 1949. 5. 12 봉쇄해제 결정
'

(뉴욕협정 ,
5.4 >

.

l

o 1951 年부터 東獨은 r 道路使用첨T I 徵收 및 여행자. 검색

. 1955.. 9.20 r 蘇1g . 東獨 3F. 條+9·」e]1 43 , 蘇1es r B]]를d

행 관리권 2 이 東8에 위임됨.

. 

- 西獨 . 西베를린問의 통행규제가 東獨側의 자의적'

運營으로 轉換
'

. 1968 년 초. 東獨側, 經濟 . 玄化部分을 除까한 西獨의 各部 장관
w

등 고 위관리 및 서베를린시장 등의 베를린 往來

禁止 推置

團 6S3迦 
·

"



- - 般)<둘의 세베 를린 이행 에 영권 · 비자 및 昏

행세 要求 ( 비자수수료 包含 )

O 1 70 년 東 · iIB'獨問 교 苟 장애 ·선] 지-

- 束獨은 AIL%졍체 推置를 對西獨 各種 協商에서

의 카드로 活用

O 1 72. 5.크6 4< · 西 獨 f &通條 ·JJ 肺結

( 70 여 최의 兩獨 國務次'l:(·會談 2
l

- 1 7 년 10 월 17 일 弟力 發生

- 兩獨間 최 초의 國家 條7J

豪 주요내용 : 鐵道, 히.초1, 자동차 개통, 苟운 骨의

교 통수딘울 규정

豪 유럽국제열차 및 鐵道問題 때문에 東 · 西獨은

鐵道問題에 관한 實務會談이 중단엾이 계속3

어 옴.

O 1972.10 f 基本條約 ] 練結

O 1973 . 6.u f 基本條約 J 勉%發生 , 4 개의 새 도로 월경구역

추가설치 合意

豪 西獨에서 東獨으로 合法的으로 들어갈 수 있

는 道路地點 18 個

聚 東獨의 월경지역 , 管%[(事務所에서 비자발급, 검

문소에서 비자 제시 , 숭용차는 차량번호 <]재,

기차는 여권 및 비자 제시

豪 비 자대금, 도로 사용료, 施設 유지비 둥 費用은

西獨 政府가 매년 2 억 DM 이상 總額 지 불

( 
'

71 . 12. 17 , 통행협정 )

- 684-



4

< 束獨 - 西獨 >

o f 交通條約 l 勉力 發生 ( 
'

72 . 10.17 9 억전

- 西獨 住民들은 r 1 쵬과 2 촌 j , 즉, 부모. 헝제자매 만 1 년에 한번

4 주일간 이내의 동독여행 許容

- 하루동안의 동베를린 체류 메能

- 상용여행 , 東獨5적 共公行事 參席 或은 동독 공공기관의 초청 에 의 한

여행 도 許容
]

o r 交通條約4後,

- 친척뿐 아니 라 가까운 지인 前問도 許容 , )朝間도 1 년에 이 러 차례

60 일간으로 延툐 
'

- 商業, 文化, 스포츠 , 觀光, 종교적 이유로 동독관청의 招請狀이 있으면

여행 허락

- 특수한 경우(- 한 용무, 유아동반 등 ) 는 승용차여행 허가서 發給 
'

豪 西獨/,의 東獨觀光은 동독관청으로부터 입국사증 사무를 위탁받은

西獨內 r 어헹사 1 를 통해 이행허가 신청

豪 1972.1 1 - 1 973.12 까지 동독어 헹 西獨人數는 250 만명

( 전년대비 60 %증가 )
m

o 1973 . 11 . 5 東獨政府, 동독체류 의무환전액 ( IC OM / 일 )을 200M / 일로

증액

동베를린 체류 의무환전 ( 5 DM/일 )을 10 DM / 일로 증액

( 14 세 o
'

l 하는 제외 )

< 旅行者數 ( 西獨-束獨 ) >

o
1 69 년 110 만. 

4
70 년 . 125 만. 

t
73 년 227 만.

'

84 년 250 만, 110 만 (서베를린-동베를린 1 일 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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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년 550 만

< 束獨 . . - ‥ 西獨 >

걸

O 1 961 . 8.13 東獨의 깅기1선 봉쇄조치 이 / 모召 束獨)t의 西獨旅行

금지

o 1%4 . 1 1 . 2 연骨수헤자-A의 西獨 및 西베를린 訪問 許
'

容

( 1 노{ 4 / p ]

- 친잔1 의 중병 , 사망시 추가여헹 許容

i 인금수헤 대상 : 남 65 세 , 여자 60 세 , 상이군인 둥

O 197 . 10.27 r 交通條約 1 勉낮J 發 IJM 後

- 연금수혜지-이외에 모든 東獨2에게 f 긴骨가족용건 4

경우 서 독친히 방문 허 용( 1 월 30 월 ]

i 197 닌 9평 6i4 100 만명 연금수혜자들이 r 喪通

條約 4 發表 ( 
1

7 . 1 0. 17 ) W,後 
' ·73 

年 末까지
龜

비연)수혜 束獨人吾의 런i獨 旅行者는 6 만 3 천명

i r 긴骨용무 ] 란 出生, 길혼, 위독, 금혼식 , 은혼식

등

i Si獨側은 束獨側의 여헹자들이 원할 경우, 즉석에

서 서 독이권 발급, 西獨內 정착 주선 , 정착굼 제

공 ( 1981 년 r 이주협정 J ,
1983 넌 이후 1 2 만명

서 독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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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西베를린 市民들의 束獨 및 康베를린 旅行 >

'

o 1952 년 이 래 東獨 어헹 불가능

o 1961 년 이후로는 東베를린도 봉쇄

臺 예외적 경 우 : 1963 년- 1 964 년, 크리스마스 및 신년방문 허용 (63 년

12 월 18 일2 64 년 I

'

월 5 일 9
T

1965 년 . 1966 년 부활절 및 성 령강림제떼에 東베 를린

친척 방문 허용
4

o 1966 년 , r 긴급가족용무1 동베를린 방문 허가

- 1969 - 1971 년동안 f 긴급기-족용무J 연평균 9 만명 서베를린 시민의

동베를린 방문

o 1971 년 9 월 3 일 r 4 대국 베를린협정 l 에 따라 인도적 · 가족적 · 종교적

. 사업 . 관광 . 문촤적 이 유로 1 년에 60 일간 동독 및 동베를린
,

어

헹 허용

o 1972 년 부촬절 ( 3 월 29 일- 4 월 5 일 ) 및 성 령강림제 ( 5 월 17 일- 5 월

24 일 )에 동독 및 동배를린 여행 허가( 115 만떵 )

臺 西베를린 시민들의 東獨 · 東 를린 旅行者 數

1972 年 330 萬

'

1980 年 260 萬

1985年 190 萬

1987 年 194萬

o 1982 9 9 i 20 9, 西獨 r 연방칭소년연맹 l 東獨의 r 자유독일청소년회

의 1 간에 청소년 交流計劃 合意

東獨 k西$g 2 1 , 220 7 . 西獨-·-束獨 c 22,000 y, ( 1982 年 )

-5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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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斷期閨中 西獨의 束獨에 대한 g濟支援 內譯

(1) 槪 觀 ('90. 10)

o 束 · 西獨問에는 基本條[l{J이 姉結 ( %. 12 )
.

이전에도 소-If모의 經濟交

流를 지속헤 왔으머 , y,D히際約姉4·,Ii 이 후에는 f 1)'(-經濟單位原則 J하에

까國貿易이 아0 1저Pa交易으로 v-정하고, f 關係稅原則 ]] 을 바탕으로

한 經濟交流 가 본걱화 되었음.

o 西獨은 유류, 십유제품, J 산骨, 길·텬- 동을 비롯한 에너지윈과 원자재

를 東獨에서 수입하고, 束獨은 진강, 화학제품, 공업셍산제 ,

'

유리 . 세

라믹 , 내수용 소비재, 기게 및 시선 投資財 등을 西獨에서 수입해

왔음.

o 특히 西獨은 東獨에게 Swin 9 치·관을 비 롯하어 借軟에 대한 政府保

證 등 많온 特惠를 제공하는 한펀, 道路通行料 支給 동 직 · 간접

적 지원도 개속해 왔음.

(기 東 · 西1'獨間 交易實積

o 東 · 西獨問 年間 交易量各 매년 00 億마르크 ( 120 q g )에 달해 束

獨의 劇睡[쌔去來規模에 있어서 西獨이 차지하는 비중은 8 - Il 98로

서 蘇聯 다음의 주요 %易/B對國이었음.

o 반먼 西8i의 總劉싸去來規模에 있어서 東獨이 차지 하는 비중은 1 . 5

%정도로서 l4 위의 갠易相對國에 틸과하였음.

o 그러나 v-모에 상관없이 區1'獨은 일찍부터 兩獨交易의 政治的 重要性

을 認識. 쿼터대상품목의 축소, 비관세 , 부가가치세의 겅감 또는 떤제 ,

精算計定을 통한 代金決濟, Swin g 합의 , 金融支援 둥 어러가지 交易

擴大推置를 시행해 왔흠.

- Swin 9 은 兩獨間의 交易促進을 
' 

위 한 制度的 裝置인데 Frankfurt

協 i( 1949.IO ] 과 Berlin 協定( 1951.7 ) 에서 합의한 것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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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쪽의 상품구입 이 상품공급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한 상한선

까지 계속 구입 할 수 있도록 하며 구입초과된 부분은 상품대금

은 추가물품의 공급이 완료될 때까지 無11]子로 M'fl]을 供與하는

것임. (사실상 외상구매 ] 최초 Swin g 限度額은 1949 년도에 1 천

6 백만 VE 었으나 1986 년부터 1990 년까지의 Swin 9 限度額은 8 억
A

.

5 천만 VE ( - DM ] 에 달하였음.

< 束 · 罷 獨 호易 實 積 >

c뿌位 c 백만VE . 95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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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束獨의 Swing 戱度額 소진實積 >

( 拏位 : 백만VE , W 3
r 

暢

l 年 度 別 l S·i· 9 [·IA度額 l < 5 實積 l 진 율 k) l
[---醉---l------- - - - - l--------l

l 195· l 10· l ·2 l ‥ l

(s) 各種 經濟支援 施策

btl-) -般關 t 및 4·h計關8t의 見除

o 束 · 西獨交易은 베를린Abi 의 원 에 따라 國內交易으로 간주되어

非關脫原則을 고 수하고 있으떠 , 농산품을 공급할 겅우에도 EC 시장

내에서 적용되는 相計關稅義務가 먼제되는 등 東獨은 사실상 EC

회원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었는 A지임.

이러한 특혜조치에 힘입어 
'束獨商品은 

誥獨市楊內에서 비 EY 국가들

로부터 수입되는 商品에 비해 相對>J으로 우월 한 價格競爭力을

가지 고 있였음.

(나) 附加價値稅 輕滅

o 킹i獨政府는 1967 넌 附加價値稅制를 도 입 할 떼부터 東 · 반i獨 交易의

촉진을 위해서 東獨商品에 대해서 는 品 目別로 일정하게 2.s %-

-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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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 1 %까지 附加價値稅를 면제 · 경감해주고 있음.

(4) 西獨이 東獨에 대한 直 · 問接的 財政支援

o 兩獨問에는 經 F[的 交流외 에도 相互 交流를 촉진 하기 위 한 非商業的

交流도 촬발하였으며, 이에 따료는 끼용은 상대적 으로 西獨이 주로

부답하었고, 이 비용은 東獨의 對西獨 負債償還 등에 필요한 財源이

되었음.

- 에킨대 西獨住民이 東獨을 訪問할 경우, 비자발급시 5 마르크의 수

수2와 방문지 거리에 따 
' 

통행 료를 내야 할뿐만 아니라, 東獨

潛在 數에 따라 1 있당 25 마르크씩 함算 c 실제 환을 1 : 4 이 지 만

1 : 1로 1하여 東獨貨弊로 强制 換金해야 하 璘음.

- 또 한 東獨住民이 西獨을 방문할 떼에는 西獨政府는 東獨往民 1 人

當 100 마르크씩 支援金을 주었으며 . 西獨으로의 移住를 희망하는

c대부분 정치범 등) 자에게는 r 敦育費 返還 1 명목으로 수넌 수억

마르크씩 東賀·에 支拂해 왔음.

<酉獨에서 束獨으로 直 · 問接的으로 玄拂된 寶用內譯 (1982年 >

( 뿌位 : 백만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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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隣

i 支 給 l% 譯 l 金 額 l 備 考 l
l- - -------i -i

l · 를Q·J·R 昏파수旦 7)설 l 60.6 l l

l . .S,.. l ,,.‥ l l
l . .巷.. ... .W, . ..,·罰, i ,,.· l l
l .. .. ..,L l' l l
l . ,,..,. .·,.7]., . - .., l ,., I Z, ,, .. ·]시
l .后 l l. 判 相 1
l . ..判 ·l]{, . l.l... l ,,., j ,9,, - ,,9, 創시
l l 1 列 ·料 , 1
l .3 , . . 피
l l l -a-. l
l . .登 l ,,,., l. . l
l · ‥‥ *‥ l ….· l‥ i
l · A신 동·<셕-< 11 -S- . 지 l 500.o 1 추 격 l

l … l ) l
l i ·出 17 .. j ·l

l l 1 劍 絹 세

o 이 처럼 Ei獨政)(·1[ 對束獨 經濟支援을 위해 메년 약 40 億마르크를

제공해 致음.

- 즈i獨과 東베暑린 간 道路建設 및 補修에 投資

( 
'

75 -
'
89, 20 억 DM )

- 政7dB 釋放代價 및 
"

直獨住民의 西獨移住 호援

( 20 - 30 억 DM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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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農

- 西獨政府는 對束獨 借軟保證에도 政府의 - 播支給을 담보로 하고,

地雷除去 등 조 건을 
' 

달아 비교적 愼重히 推進 ( 83 년 10 억 DM ,

84 년 9,5 억 DM 등 )

< 麗獨의 家獨에 대한 支援內譯 ( 
'

75 -
'

88 ) >

( 單位 c 10 億 DM /VE ]
다

資料 t Monthly Re port o f the Deutsche Bundesbank
,
Jan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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